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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머리말

1. 본 규칙은 2015년 7월 1일 발효하며, 다음의 규칙을 대체한다.
• 2012년 7월 이중선체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 2012년 7월 산적화물선 공통구조규칙 

2. 다음 표는 2014년 1월 1일 규칙의 개정이력을 나타낸다.

개정유형 / 번호
(Amendment Type / No.)

승인일자
(Adoption Date)

규칙버전일자
(Rule Version Date)

시행일자
(Effective Date)

1 Rule Change Notice 1 22 DEC 2014 01 JAN 2014 01 JUL 2015
2 Urgent Rule Change Notice 1 22 DEC 2014 01 JAN 2014 01 JUL 2015
3 Corrigenda 1 20 JAN 2016 01 JAN 2015 01 JUL 2015
4 Urgent Rule Change Notice 1 (2016) 09 DEC 2016 01 JAN 2015 01 JUL 2017
5 Corrigenda 1 (2017) 27 APR 2017 01 JAN 2017 01 JUL 2017
6 Rule Change Notice 1 (2017) 10 JAN 2018 01 JAN 2017 01 JUL 2018
7 Rule Change Notice 1 (2018) 17 DEC 2018 01 JAN 2018 01 JUL 2019
8 Corrigenda 1 (2018) 17 DEC 2018 01 JAN 2018 01 JUL 2018
9 Corrigenda 2 (2018) 17 JAN 2019 01 JAN 2018 01 JUL 2018
10 Rule Change Notice 1 (2019) 15 JAN 2020 01 JAN 2019 01 JUL 2020
11 Rule Change Notice 1 (2020) 24 DEC 2020 01 JAN 2020 01 JUL 2021

㈜ 본 국문규칙은, 참고를 위한 영문 원본의 번역이다.

이 공통구조규칙의 판권은 2012. 7. 1일자로 각 IACS 정회원 선급에 있다.
Copyright © IACS 1st July 2012.

이 규칙에서 언급된 “IACS 정회원 선급”은 IACS 정회원 선급, 그 부속 및 자회사, 그 임원, 직원 또는 대리인(판권이 주어
진 자를 대신하는)을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지칭한다.  IACS 정회원 선급은,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로, 본 문서상의 정보
나 조언의, 그것이 어떻게 제공되었던 간에, 신뢰성에 기인한 어떠한 손실, 손상 또는 비용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해당 IACS 정회원 선급과 이 정보나 조언의 제공을 위한 계약을 맺지 않은 한, 책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 경우라 할지라도 어떠한 책임이나 책무는 전적으로 그 계약서상의 명시된 조항과 조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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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적용

1. 적용범위

1.1 일반사항 

1.1.1   
이 규칙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a) 산적화물선 및 이중선체 유조선
b) 항해구역의 제한이 없는 자항선 그리고
c) 2015년 7월 1일 이후 건조 계약된 선박

비고 1. “항해구역의 제한이 없는” 이라 함은 빙해 항해에 대한 선박의 능력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
떠한 지리적 제한(예 : 해양제한, 계절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고 2. “건조계약”이라 함은 예정된 선주 및 조선소간의 건조계약 서명일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IACS PR No.29를 참조한다.

1.1.2   
이 규칙은 용접 강구조물로 건조되고 보강 패널로 구성된 선박에 적용한다. 선박구조는 횡격벽 및 특설늑골에 의해 
구성된 종식 또는 횡식구조이어야 한다.
 
이 규칙을 적용하는 선박의 전형적인 배치는 다음의 구조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 협약요건에 적합한 깊이를 가지는 이중저 구조 
• 기관실이 화물탱크/화물창 구역의 후방에 위치한 구조   

1.1.3   
이 규칙에 적용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우리 선급의 관련 규칙에 따른다.

1.2 산적화물선에 대한 적용범위

1.2.1   
이 규칙은 길이  이 90 m  이상인 단일선측 및 이중선측 산적화물선의 선체구조에 적용한다. 
산적화물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화물창 구역 내에 단일갑판, 이중저, 호퍼탱크, 톱사이드 탱크를 가지며, 단일 또는 
이중선측 구조로 건조되고 주로 건화물을 산적의 형태로 운송하는 선박을 의미한다. 산적화물선의 전형적인 횡단면
의 형상은 그림 1과 같다. 
적어도 한 개의 화물창이 호퍼탱크 및 톱사이드 탱크를 갖고 다른 화물창은 이들을 가지지 않는 하이브리드(hybrid) 
산적화물선(그림 2 참조)은 이 규칙에 강도요건을 따라야 한다. 이 규칙은 다음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광석운반선 
• 겸용운반선
• 우드칩 운반선
• 10톤 이상의 그랩, 동력삽(power shovels) 및 화물창구조에 빈번히 손상을 주는 다른 수단에 의해 적재 및 적

하하지 않는 시멘트, 비산회(fly ash) 및 설탕운반선  
• 자체 하역 기능을 가진 내저판 구조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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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산적화물선의 전형적인 배치

그림 2  하이브리드(hybrid) 산적화물선의 횡단면 예

1.3 유조선에 대한 적용범위

1.3.1 길이 및 구조배치의 적용  
이 규칙은 길이  이 150 m  이상의 이중선체 유조선의 선체구조에 적용한다. 유조선이라 함은 MARPOL 73/78 부
속서 1을 적용받는 선박을 의미한다.
이 규칙을 적용하는 유조선의 횡단면의 전형적인 배치는 그림 3과 같으며, 다음의 구조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
한다.

• 협약요건에 적합한 폭을 가지는 이중선측 구조 
• 평판 횡격벽, 파형 횡격벽 또는 이중 선체구조(double skin)의 선측 종격벽 , 중심선 종격벽 또는 횡격벽
• 단일갑판 구조

 
그림 3의 단면은 전형적인 예이며, 그림 3과 다른 크로스타이 및 특설늑골의 배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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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중선체 유조선의 전형적인 배치

1.3.2 화물온도 적용
이 규칙에 있어서 화물의 설계온도는 다음과 같다.

a) 최고 설계온도 : 80 °C
b) 최저 설계온도 : 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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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칙 적용

2.1 규칙 설명

2.1.1 규칙 구성
이 규칙은 2부로 구성된다.

• 1부 : 일반 선체 요건
• 2부 : 선종 

각 부는 규칙의 목적을 만족하기 위한 상세한 적용 및 요건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는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1.2 번호 부여
번호 부여 시스템은 표 1에 따른다.

순서 등급 예 약자

1 부  1부 –일반 선체 요건 Sub 1

2 장  1장 규칙의 일반원칙 Ch 1

3 절  1절 적용 Sec 1

4 조항  1. 일반사항 [1]

5 하부조항  1.1 적용범위 [1.1]

6 요건  1.1.1 이 규칙은 .... 적용한다. [1.1.1]

표 1  규칙 번호 부여 및 약자 

2.2 규칙 요건

2.2.1 1부 
규칙의 1부는 다음과 같이 모든 선종에 대한 공통적인 요건을 제공한다.

• 1장 규칙의 일반원칙
• 2장 일반배치설계
• 3장 구조배치설계
• 4장 하중
• 5장 선체거더강도
• 6장 선체국부 구조치수
• 7장 직접강도해석
• 8장 좌굴
• 9장 피로
• 10장 기타 구조
• 11장 선루, 갑판실 및 선체의장
• 12장 건조
• 13장 운항 - 신환 기준

1, 2, 3, 4, 5, 6, 8, 12, 13 및 10장 4절의 조항은 선박 길이 전체에 적용된다. 7, 9, 10장 및 11장은 적용범위가 정
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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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2부
이 규칙의 2부는 1부의 요건에 추가하여 각 선종별 특정 요건을 제공하며, 다음의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1장 : 산적화물선
• 2장 : 유조선

2.2.3 규칙의 적용
선박 배치 및 치수는 그림 4와 같이 이 규칙의 관련 부 및 장에 따른다.

1부 선체일반요건
주제

규칙 일반원칙
일반배치 설계
구조설계 원칙

하중

1
2
3
4

2부 선종
주제

주제

주제

주제

장 장

장

장

장

산적화물선
유조선

1
2

10.2
10.3

5
6
7
8
9

10.4

12
13

11

10.1

선루, 갑판실
및 선체의장

선미부 & 
기관실

화물 
구역

선수부

선수부
기관실
선미부

선체 종강도
선체국부 구조치수

직접강도해석
좌굴
피로

슬로싱을 받는 탱크
선루, 갑판실 및

선체의장

건조
선박 운항

        그림 4  규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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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일반 기준
선박 배치, 제안된 상세 및 제공된 치수(순 치수 또는 총 치수)는 규칙의 해당 요건 및 최소 치수에 적합하여야 한
다.

2.3 구조 요건

2.3.1 재료 및 용접
이 규칙은 3장 1절의 규정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는 강으로 만들어진 용접 선체구조에 적용한다. 또한 이 규칙은 선
루나 소형 창구덮개와 같은 선체구조의 일부를 강 이외의 재료이지만 3장 1절에 적합한 재료로 된 용접구조 선박에
도 적용한다. 
선체 재료가 상기 요건과 다른 선박은 이 규칙에 규정된 원칙과 기준을 근거로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4 선박 부분

2.4.1 일반사항
이 규칙의 적용에 있어서, 선박은 다음의 다섯 부분으로 구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 선수부
• 화물창 구역
• 기관구역
• 선미부
• 선루 및 갑판실

2.4.2 선수부
선수부는 선수격벽 전방에 위치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말한다. 

• 선수부구조
• 선수재 

2.4.3 화물창 구역
화물창 구역은 화물창, 화물탱크 및 슬롭탱크를 포함하는 선박의 부분을 말한다. 선수격벽과 화물창 구역의 후방 횡
격벽에 위치한 선박 부분의 전 폭 / 깊이를 포함한다. 펌프룸은 화물창 구역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2.4.4 기관구역
기관구역은 일반적으로 선박의 선미격벽과 화물창 구역의 후방 격벽사이의 부분을 말하며, 펌프룸을 포함한다.

2.4.5 선미부
선미부는 선미격벽 후방에 위치하는 구조를 말한다. 

2.4.6 선루 및 갑판실
선루는 건현갑판 상에 설치된 상부에 갑판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로서, 선측에서 선측까지 달하거나 선측외판에서 너
비  의 4 % 를 넘지 아니하는 위치에 그 측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갑판실은 건현갑판 또는 선루갑판 상에 설치된 상부에 갑판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로서 선루의 정의에 맞지 않는 구
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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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하역장치에 대한 적용의 제한

2.5.1 정의
선체구조와 일체형으로서 고려되는 하역장치의 고정부는 선체구조와 용접에 의하여 영구적으로 연결된 구조로써 선
체와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부분만을 말한다(예로서 크레인 페데스탈(pedestal) 마스트, 킹 포스트, 데릭받침대 
등이며 크레인, 데릭붐, 로프, 부속품 및 일반적으로 분리 가능한 부분은 제외).

2.5.2 하역장치에 대한 규칙 적용
선체구조에 설치되는 하역장치의 고정부 및 연결부는 하역장치에 대한 우리 선급의 규칙을 만족 및 / 또는 요구 시 
하역장치증서(특히, 선박의 하역장치 및 하역기기의 등록증서 발행)에 의하여 대신할 수 있다.

2.5.3 고정식 하역장치를 지지하는 구조물
고정식 하역장치를 지지하는 구조물 및 이동식 하역장치를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은 조선소 또는 하부 계약자에 의하
여 지정되는 작동 및 환경조건으로 인한 부가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6 새로운 설계 

2.6.1
새로운 특성 또는 특이한 선체 설계의 선박에 대해서는 3절 [6.2]를 따른다.

3. 선급부호

3.1 선급부호 CSR

3.1.1 적용
이 규칙에 적합한 선박은 CSR 부호를 부기하며, 추가하여, 선급부호 및 특기사항과 용도상의 특기사항과 아래의 추
가 선급부호를 부기한다. 

3.2 산적화물선에 대한 선급부호

3.2.1 용도상의 특기사항 BC-A, BC-B 및 BC-C 
다음의 요건은 [1.2.1]에 정의하는 선박으로서 길이  이 150 m  이상인 선박에 적용한다.  
이 규칙을 적용받는 산적화물선은 다음 특기사항 중 하나를 부기한다. 

a) BC-A : BC-B 의 조건에 추가하여 최대 흘수에서 지정된 화물창을 공창으로 하여 화물밀도가 1.0 tm 이상
인 산적 건화물을 운송하도록 설계된 산적화물선에 부여한다.

b) BC-B : BC-C 의 조건에 추가하여 화물밀도가 1.0 tm 이상의 산적 건화물을 모든 화물창에 균일하게 적재
하여 운송하도록 설계된 산적화물선에 부여한다.

c) BC-C : 화물밀도가 1.0 tm 미만의 산적 건화물을 운송하도록 설계된 산적화물선에 부여한다.

설계 시에 적용된 설계 하중조건의 결과에 따라 운항 중에 준수되어야 할 제한 사항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하여 추가적인 용도 상의 특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부기하여야 한다.

• 최대 화물밀도가 3.0 tm 미만인 경우, 특기사항 BC-A 및 BC-B 부호에 대하여 {Maximum cargo density
(tm)} 를 부기(4장 8절 [4.1] 참조)

• 4장 8절 [4.2.2]에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 여러 항구에서의 적하 및 양하에 대한 설계를 하지  않은 선박인 경우, 
모든 특기사항에 대하여 {No MP} 를 부기

• 특기사항 BC-A 부호에 대하여 {Holds a, b, …may be empty} 를 부기(4장 8절 [4.1] 참조)
• 특기사항 BC-A 부호에 대하여 격창 블록 적재조건이 있는 경우 {Block loading} 을 부기(4장 8절 [4.2.3] d)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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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추가 선급부호 GRAB [X]
[3.2.1]에 따라 부기부호 BC-A 또는 BC-B 를 갖는 선박은 강제적으로 추가 선급부호 GRAB [X] 를 가져야 한다. 이
러한 선박의 경우, 2부 1장 6절에서 규정하는 GRAB [X] 요건은 화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랩 중량 X 가 아래의 중량
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 길이  이 250 m  이상인 선박의 경우 : 35 톤
• 길이  이 200 m  이상 250 m  미만인 경우 : 30 톤
• 길이  이 200 m  미만인 경우 : 20 톤

부기부호 BC-C 를 갖는 선박의 경우, 추가 선급부호 GRAB [X] 는 선택사항이다.

4. 선급규칙의 적용

4.1 이 규칙에 규정되는 않는 구조 

4.1.1
설계자는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구조 부분은 우리 선급의 관련 규칙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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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규칙 원칙

1. 일반사항

1.1 규칙 목적

1.1.1   
이 규칙의 목적은 인명, 환경 및 재산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요 구조적 손상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설계수
명 동안 선체구조의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급 최소요건을 정하는데 있다.

1.1.2   
각 하부 절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일반적인 가정 : 선박의 설계, 건조 및 운항과 관련되며 선급, 선주, 조선소, 설계사의 가정된 역할에 관한 정보
를 제공

• 설계 기초 : 규칙을 기초로 하고 설계인자 및 선박 운항 상의 가정에 대한 전제
• 설계 원칙 : 하중 및 구조강도와 관련한 규칙의 구조적 요건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원칙을 정의
• 규칙 설계방법 : 설계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며, [1.1.1]의 관점에서 기준을 어떻게 적용되는 가를 기술

2. 일반적인 가정 

2.1 국제 및 국내 규정

2.1.1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에 의하여 규정되고 주관청 또는 선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설계, 건조 및 운항
되어야 한다. 건조자는 주관청 또는 선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관련 요건에 의하여 구조설계 및 
배치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1.2
이 규칙은 해당되는 협약요건을 만족한다는 가정 하에 적용한다.

2.2 규칙의 적용 및 시행

2.2.1 
선급은 선체구조 및 필수 시스템에 대한 최소 요건을 포함하는 규칙을 개발하고 발간한다. 선급은 주관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선박의 설계, 건조과정 및 선박의 운항 중 선급규칙 및 해당되는 국제협약을 만족하는지를 검증한다.

2.2.2
이 규칙은 선급의 선체구조 부문에만 규정하며 건조 및 운항 중 이 규칙에 대한 적합성 검증과 관련된 요건은 포함
하지 않는다. 규칙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안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박의 설계, 건조 및 운항과 관련한 많은 사
항들이 규칙의 적용 및 시행에 관여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지켜지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러한 가정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a) 일반 관점 :
• 건조자와 선주가 동의한다면 설계, 건조 및 운항에 관련된 정보 및 문서는 건조자, 설계자, 선급 및 선주 간

에 전달된다. 이 규칙의 요건에 따른 설계문서가 제공된다.
• 규칙의 요건에 적합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주 및 다른 관련 당사자들에 의한 설계, 건조, 운항 및 정비 활

동에 대하여 품질 시스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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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설계 관점 :
• 선주는 선박의 용도를 명확히 정하며, 선박은 규칙에서 주어진 구조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운항요건에 따라 

설계된다. 
• 건조자는 선박이 운항 제한범위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항될 수 있도록 운항 제한사항을 식별하고 문

서화 한다.
• 건조자는 국내 및 국제협약에 추가하여 규칙에 포함된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의 검증을 수행

한다.
• 설계는 적합한 자질,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에 의하여 수행된다. 
• 선급은 선박이 선급규칙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설계도면 및 관련문서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수행한다.
• 구역에 조명 및 통풍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조자는 SOLAS 및 MLC2006 Reg. 3.1-거주설비 및 오락시

설과 같은 관련 국제협약 및 선급규칙의 관련 요건에 따른 구조설계 및 배치상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상된 안전성 및 생산성을 포함한 인적요소 고려사항은 IACS Rec. No.132 또는 우리 선급에 의하여 승인
된 인체공학 기준을 사용하여 고려될 수 있다.

• 구역이 지속적인 유인 구역으로서 소음이 최소화 되어야 하는 경우, 건조자는 SOLAS Ch II-1, Reg.3-12 및 
MSC.337(91)에 채택된 “The Code on Noise Level Onboard Ships"의 관련 요건에 따라서 구조설계 및 배
치상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구역이 지속적인 유인 구역으로서 진동이 최소로 되어야 하는 경우, 건조자는 MLC2006 Reg.3.1-거주설비 및 
오락시설과 같은 관련 협약요건에 따라서 구조설계 및 배치상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상된 안전성 및 
생산성을 포함한 인적요소 고려사항은 IACS Rec. No.132 또는 우리 선급에 의하여 승인된 인체공학 기준을 
사용하여 고려될 수 있다.

(c) 건조 관점 :
• 건조자는 건조 중에 적절한 감독 및 품질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건조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정렬 및 공차를 포함한 공작은 인정 가능한 조선소 기준에 따른다.
• 선급은 건조 및 품질 관리가 승인된 도면 및 절차에 관한 선급 사항이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하여 검사를 수

행한다.

(d) 운항 관점 :
• 운항에 참여하는 자는 선박의 운항 제한사항을 인식하고 준수한다.
• 운항자는 구조에 가해지는 하중과 그에 따른 응력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선박을 적절히 다룰 수 있도

록 충분한 교육을 받는다.  
• 선박은 적절한 상태로 유지되고 선급의 검사계획, 국제 및 국내의 협약 및 요건에 따른다. 
• 선급은 선박이 선급의 검사계획에 따라 선박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검사를 수행한다.

3. 설계 기초

3.1 일반사항

3.1.1   
이 하부 절에서는 규칙의 설계 원칙의 기초로서 사용되는 선박운항에 관한 설계인자 및 전제조건에 대하여 규정한
다. 

3.1.2
선박은 적절한 적하상태에서 설계수명 동안 예측되는 [5.3.2] 및 [5.3.3]에서 정의되는 비손상시의 환경조건을 견디도
록 설계되어야 한다. 구조강도는 좌굴 및 항복강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최종강도 계산은 판과 보강재의 최종
강도 및 최종 선체거더능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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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잔존강도
길이  이 150 m  이상인 선박은 손상상태(즉, 충돌, 좌초, 또는 침수)로 인한 하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예비강도
를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잔존강도 계산에는 1부 5장 3절에 따른 영구변형 및 좌굴 후의 거동을 고려하여 선체거
더의 최종 예비강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3.1.4 유한요소 해석
길이  이 150 m  이상인 선박의 화물창 구역 내에 구조부재의 치수는 1부 7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3.1.5 피로수명
길이  이 150 m  이상인 선박은 1부 9장의 규정에 따라 설계수명이 평가되어야 한다.

3.1.6
이 규칙은 명시된 설계 기초에 적합한 선박에 적용한다. 이 설계 기초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은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3.1.7
건조자에 의하여 선주에게 전달된 각 선박의 설계에 사용되는 설계 기초는 문서화되어 선급에 검토 및 승인용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설계 기초의 모든 변경 사항들은 선급 및 선주에게 승인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송부되어야 한다.

3.2 선형 제한 

3.2.1
이 규칙은 환경하중과 관련하여 다음의 선형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   500 m

•   0.6
•   5
•  2.5

길이가 350 m 를 넘는 선박 또는 상기의 선형과 상이한 선박의 경우, 파랑하중에 대하여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지침 참조)

3.3 설계수명

3.3.1
선박 설계인자의 결정을 위하여 설계수명을 25년으로 가정한다. 명시된 설계수명은 선박이 운항에 종사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공칭의 기간이다.

3.4 환경조건

3.4.1 북대서양 파랑환경
이 규칙 요건은 전체 설계수명 동안 북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3.4.2 바람 및 조류
구조강도에 대하여 바람 및 조류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3.4.3 빙
빙 및 착빙의 영향은 이 규칙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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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설계온도
이 규칙은 다음의 설계온도에 대한 선체강도부재의 구조평가가 유효한 것으로 가정한다. 

• 대기 중 일일 평균(daily average) 온도의 최저 평균(mean) -10 °C
• 해수 중 일일 평균(daily average) 온도의 최저 평균(mean) 0 °C

일일 평균 온도보다 낮은 평균 온도의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즉, 북극 또는 남극해역을 겨울동안 정기적으로 운항
하는 선박은 선급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상기 요건에서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평균(Mean) : 관찰 기간(최소 20년)동안 통계적 평균
일일 평균(Daily Average) : 하루 낮과 밤 동안의 평균
최저(Lowest) : 연간 최저

계절적으로 제한된 운항의 경우에는, 운항 기간 내의 최젓값을 적용한다.(지침 참조)

3.4.5 열하중
이 규칙에서는 열하중 및 잔류응력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3.5 운항조건

3.5.1
이 규칙은 평가되어야 하는 최소 적하상태(loading condition)를 규정한다.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것 이외의 적하상태의 사양서는 선주의 책임이다. 이러한 기타의 적하상태 또한 평가되어야 
한다.

3.5.2
규칙은 다음을 가정한다.

• 산적화물선의 평형수 화물창은 항해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적재하지 않는다. 
• 기상상태가 나쁠 때에는 산적화물선 평형수 화물창의 평형수 적재 및 배출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3.6 운항흘수

3.6.1
설계 운항흘수는 선주의 동의하에 건조자 / 설계자에 의해 지정되며, 적절한 구조부재 치수계산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적하지침서 상의 모든 운항 적재상태는 정해진 설계 운항흘수에 적합하여야 한다. 최소한 다음의 설계 운항흘
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구조평가를 위한 강도계산용 흘수(scantling draught)
• 구조평가를 위한 선체 중앙에서의 최소 평형수 흘수(minimum ballast draught)
• 산적화물선 구조평가를 위한 최소 황천 평형수 흘수(minimum heavy ballast draught)
• 평형수 탱크를 채우거나 비운상태    와    에서 슬래밍 하중을 받는 선수 선저부 평가를 위한 최소 선

수 흘수(   와    는 4장 5절 [3.2.1]에 따른다.)
• 유조선의 경우 : 다음 각 조건에 대한 선체 중앙부 최대 흘수 

• 모든 화물탱크가 공창상태
• 중앙 화물탱크 공창상태 및 선측 화물탱크 만재상태
• 중앙 화물탱크 만재상태 및 선측 화물탱크 공창상태

• 강재코일을 운반하는 산적화물선의 경우 : 강재코일 적재조건의 선체 중앙부 최대 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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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내부환경

3.7.1 강도평가를 위한 화물유 밀도
밀도 1.025 tm 또는 설계자에 의해 명시된 경우 이것보다 높은 값은 모든 관련 탱크구조의 강도평가 시 화물유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7.2 피로평가를 위한 화물유 밀도
화물탱크 구조의 피로평가 시 평균밀도는 0.9 tm 또는 설계자에 의해 명시된 값 중 높은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3.7.3 건화물 밀도
산적 건화물의 밀도는 4장 6절 [2.3]에 따른다. 

3.7.4 평형수 밀도
평형수의 밀도는 1.025 tm 로 한다.

3.8 구조물의 건조 및 검사

3.8.1
이 규칙의 구조 요건은 선박 건조 및 수리에 대한 기준 및 공차를 만족한다는 전제를 근거로 개발된다. 우리 선급에
서 구조의 주요 구역에 대하여 건조 중에는 조선소에게 그리고 선박 인도 후 수리 시에는 선주에게 구조적으로 취약
부에 대한 추가의 주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3.8.2
선박은 필요 시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통제된 품질 생산기준에 따라서 건조되어야 한다.

3.8.3
이 규칙은 각 구조부재에 대한 신환기준을 규정한다. 이 구조 요건은 선박 운항 시 선주에 의한 적절한 감시 및 우
리 선급의 규칙과 규정에 따른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3.8.4
탱크 강도시험 및 밀폐시험은 규칙 1편 부록 1-16에 따른 검사계획의 일부로서 시행되어야 한다.

3.8.5
재료의 제조, 조립, 결합 및 용접절차, 강재 표면처리 및 도장에 관한 사양은 선박건조 품질 절차서에 포함되어야 한
다. 이 절차서에 대하여 선주가 조선소의 승인을 동의하여야 한다.

3.9 최대 운항속도

3.9.1
최대 운항속도는 설계 시방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선체구조 검증기준이 운항속도를 고려하고 있지만, 이것이 황천 상
황에서 선박을 적절히 운항하고, 감속 또는 진로 변경을 하여야 하는 선주 및 운항자의 의무를 경감하지는 않는
다.([2.2.2], (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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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선주의 추가요구

3.10.1
일반적인 선급규칙 또는 협약요건에 추가하여 선주의 특정 요건이 구조설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선주의 추가사
항에는 다음의 요건을 포함할 수 있다.

• 진동해석
• 고장력강 사용 비율의 최대치 
• 규칙의 요구치를 상회하는 추가의 구조치수
• 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하중에 대한 추가의 설계여유
• 설계 피로수명에 대하여 설계수명의 중가 또는 그것과 동등한 방법에 의한 피로강도의 개선 

선주의 추가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검증 및 명시하지 않는다. 선주의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 구조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주의 추가사항은 설계문서에 확실히 기재되어야 한다. 

4. 설계 원칙

4.1 전반적인 원칙

4.1.1 서론
이 하부 절에서는 하중, 구조능력 모델 및 평가기준 그리고 건조와 운항 측면에서 규칙의 근본적인 설계 원칙을 정
의한다.

4.1.2 일반사항
이 규칙은 다음의 전반적인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 선박이 운항하중, 환경하중 또는 환경조건의 영향을 받는 경우, 그 구조 안전성은 잠재적 구조 붕괴 모드에 의하
여 평가될 수 있다.

• 설계는 1장 3절의 설계기초에 따른다.  
• 구조 요건은 산적화물선 또는 유조선에 대한 적합한 운항 모드를 포함하는 일정한 설계하중 유형을 기초로 한

다. 

선박구조는 다음과 같이 설계된다.

• 선박구조는 잉여강도를 가지도록 설계한다. 선박구조는 계층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하방에 
있는 구조 요소의 손상이 계층의 상방에 있는 구조 요소의 연이은 손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충돌, 좌초 또는 침수와 같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손상조건에서 파랑 및 내부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
분한 잉여 강도를 가져야 한다. 잔류응력 계산은 영구 변형 및 좌굴 후의 거동을 고려한 선체거더의 최종 보유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 특히 구조의 건전성 또는 안전설비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위치, 구조 또는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위치 
또는 검사 및 수리가 어려운 위치는 운항 중 크랙의 발생 가능성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한다.

• 구획의 침수를 유발하는 작은 충격과 같은 손상상태에서도 생존하기 위한 적절한 잉여강도를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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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한계상태 설계 원칙
이 규칙은 한계상태 설계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한계상태 설계란 파악된 설계 시나리오와 관련한 잠재적 손상 유형에 대하여 각 구조 요소를 평가하는 체계적인 접
근법이다. 각각의 파손 모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한계상태와 연관될 수 있다. 모든 관련 한계상태를 고려한 구조 
요소의 한계하중은 모든 관련 한계상태에서 발생하는 최소 한계하중으로 확인된다. 3장 5절에서 정의한 한계상태는 
다음의 4개 범주로 나뉜다.

• 사용성 한계상태(SLS)
• 최종 한계상태(ULS)
• 피로 한계상태(FLS)  
• 사고 한계상태(ALS) 

이 규칙은 선체구조의 여러 부분과 관련한 한계상태에 대한 요건을 포함한다. 

4.2 하중

4.2.1 설계하중 시나리오
구조평가는 선박이 조우하는 설계하중 시나리오를 기초로 한다.(4장 7절 참조)
설계하중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이 정적 및 동적하중을 기초로 한다.

• 정적 설계하중 시나리오(S) 
관련 정적하중 및 일반적으로 항내, 보호수역, 탱크시험에서의 하중 시나리오.

• 정적 + 동적 설계하중 시나리오(S+D)
관련 정적하중 및 동시에 발생하는 동적하중 및 일반적으로 운항 중의 하중 시나리오

• 충격 설계하중 시나리오(I)
운항 중 조우하는 선저 슬래밍과 선수충격과 같은 충격하중

• 슬로싱 설계하중 시나리오(SL)
운항 중 조우하는 슬로싱하중

• 피로 설계하중 시나리오(F)
관련 동적하중

• 사고 설계하중 시나리오(A)
일반적으로 운항 중 발생하지 않는 우발적 하중

4.3 구조능력평가

4.3.1 일반
구조설계의 기본원칙은 요구되는 구조치수를 검증하기 위하여 정의된 설계하중을 적용하고 잠재적 파손 모드를 식별
하며, 적절한 능력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다.

4.3.2 ULS, SLS 및 ALS 를 위한 능력 모델 
강도평가 방법은 요구되는 정확도를 고려하여 파손 모드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능력 평가방법은 규정된 형식 또는 유한요소 해석법과 같은 한층 진보된 계산의 사용을 요구한다. 
응력, 변형 및 능력 결정에 사용되는 식은 선택된 능력평가 방법 및 설계하중의 유형과 크기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4.3.3 FLS 를 위한 능력 모델
피로평가 방법은 피로손상으로부터 구조 상세를 평가하기 위해 규칙요건을 제공한다. 
피로능력 모델은 설계 S-N 곡선, 참조응력 범위 및 가정된 장기응력 분포 곡선을 조합한 선형누적손상법칙
(Palmgren-Miner 법칙)을 기초로 한다. 피로능력 평가 모델은 규정된 형식 또는 유한요소 해석법과 같은 한층 진
보된 계산법의 사용을 요구한다. 이 방법은 전선 및 국부 동하중의 조합된 영향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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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순 치수 방법
순 치수 방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신조 단계에 있어서 강도 계산용 두께 및 운항 단계에서의 허용 최소 두께 간의 관계를 제공한다.
• 선박의 수명동안 부식에 대한 구조의 상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순 치수 방법에 있어서 국부부식과 전체부식의 차이를 구별한다. 국부부식은 판부재 또는 보강부재와 같은 국부 구
조부재의 균일부식으로 정의한다. 전체부식은 주요 구조부재 및 선체거더와 같은 광범위한 범위의 전체적 평균부식
으로 정의한다. 국부부식과 전체적인 부식 둘 다를 신조선 검토의 기본사항으로서 사용하며, 선박의 운항 중에 평가
되어야 한다. 도장 또는 유사한 부식방지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구조능력의 평가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구조능력 평
가에 대한 순 치수 방법의 적용은 3장 2절에 명시되어 있다. 

4.3.5 비손상구조
ULS, SLS 및 FLS 에 대한 모든 강도계산은 구조물이 비손상이라는 가정을 기초로 한다. 구조적으로 손상된 상태에
서의 선박의 잔존강도는 ALS 로 평가된다. 

5. 규칙에 의한 설계방법

5.1 일반사항

5.1.1 설계방법
구조치수 요건은 다양한 구조 부분에 대하여 필수사항으로서 관련된 한계상태(ULS, SLS, FLS 및 ALS)에 대하여 명
시되어 있다. 구조치수의 평가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설계방법 중 하나를 기초로 한다.

• 작용응력 설계방법(WSD) 또는 허용응력방법
• 부분 안전계수방법(PSF) 또는 하중 및 저항계수설계(LRFD)

WSD 및 PSF 에 대하여, 두 설계 평가조건 및 상응하는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조건들은 조합하중 A 와 B 의 
확률수준과 관계가 있다.

• 작용응력 설계방법(WSD)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 조건 A
   ≤  : 조건 B

 : 동시에 발생하는 정적하중(또는 응력의 측면에서 하중의 영향)
 : 동시에 발생하는 동적하중, 동적하중은 일반적으로 국부 및 전체 하중요소의 결합이다.
 : 특성 구조능력(예, 특정 최소 항복응력 또는 좌굴능력)
 : 허용 사용계수(저항계수), 사용계수는 하중, 구조능력 및 손상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 부분 안전계수방법(PSF)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 조건 A

       ≤ 

 : 조건 B

 : 정적하중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한 부분 안전계수
 : 동적하중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한 부분 안전계수
 : 구조능력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한 부분 안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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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응력 설계방법(WSD) 및 부분 안전계수방법(PSF)의 허용기준은 정적 및 동적하중 효과의 모든 조합에 대하여 일
정하고 수용 가능한 안전수준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요건에 대해서 교정되어야 한다.

5.2 최소요건

5.2.1 
최소요건은 모든 다른 요건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최소 구조치수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최솟값 이하의 두께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최소요건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형식 중 하나이다.

• 명시된 최소 항복응력과 무관한 최소 두께
• 좌굴 파괴 모드를 기초로 한 최소 강성 및 치수비

5.3 하중 - 능력에 기반한 요건

5.3.1 일반사항
일반적으로 작용응력 설계방법(WSD)은 부분 안전계수방법(PSF)이 적용되는 선체거더 최종강도 기준 이외의 요건에 
적용한다. 부분 안전계수는 정적하중, 동적하중 및 구조능력 공식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주요 손상유형에 적
용한다. 식별된 하중 시나리오는 표 2에 주어진 설계하중, 설계형식, 허용기준에 대한 규칙에 따른다. 이 표는 개략적
이며 단지 개요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규정된 요건을 기초로 한 하중은 모든 판, 국부 지지부재, 1차 지지부재 및 선
체거더에 대한 구조치수 요건을 따르며, 갑판실, 갑판의장품의 지지대를 포함한 모든 구조 요소를 다룬다. 일반적으
로 이 요건들은 명확하게 하나의 특정 손상유형을 관리하며, 따라서 여러 가지 요건이 하나의 특정 구조부재를 평가
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다.

5.3.2 SLS, ULS 및 ALS 를 위한 설계하중
격벽 등과 같은 구획 경계의 구조평가는 선종 및 선박 운항과 관련된 하중조건을 기초로 한다. 방법의 일관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 ,  및  와 같은 인자들에 대한 표준화된 규칙 값이 규칙 하중 값 계산에 적용되어야 
한다. 동적 전체하중과 국부하중 및 충격하중의 확률수준(표 1 참조)은  이고, 장기 통계방법을 사용하여 구한다. 
슬로싱 하중의 확률수준(표 1 참조)은  이다. 구조검증을 위한 설계하중 시나리오는 동시에 작용하는 국부 및 전
체 하중요소를 적용한다. 관련 설계하중 시나리오는 4장 7절에 따른다. 동시에 발생하는 동적하중은 4장에서 주어진 
동적하중 값에 동적하중 조합계수를 적용하여 명시된다. 동적하중 상태를 정의하는 동적하중 조합계수는 4장 2절에 
따른다. 선체거더 최종강도에 대한 설계하중 조건은 5장 2절에 따른다. 

5.3.3 FLS 를 위한 설계하중
9장에서 주어진 피로요건에 대하여, 하중평가는 예상하중 이력에 기초하며, 평균방법(average approach)이 적용된
다. 설계수명에 대한 예상 하중 이력은 동적하중 값의  확률수준으로 특정되어지고 각 구조부재의 하중 이력은 
상응하는 응력의 와이블(Weibull) 확률분포로 나타난다.
고려되는 파랑에 의한 하중은 다음을 포함한다.

• 선체거더하중(즉, 수직 및 수평 굽힘 모멘트)
• 동적 파랑압력
• 화물로 인한 동적압력

하중 값은 하중조건에 상응하는 규칙 인자(예를 들어,  ,  와 선체 중앙부에서 적용하는 흘수)를 기초로 한다. 
동시에 발생하는 동적하중은 다양한 동하중 성분으로 인한 응력의 조합으로 고려된다. 응력조합 절차는 9장에 따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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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구조응답 해석
일반적으로 적용된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구조응답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이 적용된다.

a) 보 이론 
• 규정 요건(prescriptive requirement)을 사용

b) 유한요소 해석
• 화물창 모델 : 성긴(coarse) 요소분할  
• 국부 모델 : 상세한(fine) 요소분할 
• 피로평가 : 매우 상세한(very fine) 요소분할 

운항 하중 설계하중 시나리오 허용기준

항해상태

운송

거친 해상에서 정하중 및 동하중 S + D AC-SD

거친 해상에서 충격하중 충격(I) AC-I

내부 슬로싱하중 슬로싱(SL) AC-S

주기적 파랑하중 피로(F) -

넘침 또는 순차적 
방법에 의한 평형수 

교환
거친 해상에서 정하중 및 동하중 S + D AC-SD

항내 및 피항지

적하, 양하 및 
평형수 적재

적하 양하 및 평형수 조작 상태에서 대표적 최대 
하중

S AC-S

탱크시험 탱크시험 중 대표적 최대 하중 S AC-S

항내에서의
특별 조건

항내의 특별 조작(예, 프로펠러 검사 부양상태 또는 
입거 하중조건) 중의 대표적 최대 하중

S AC-S

사고상태 

 침수상태
사고에 의한 침수로 내부 수밀구획구조에 

미치는 대표적인 최대 하중
A

AC-SD

AC-S

 표 1  하중 시나리오 및 규칙요건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1 장 규칙의 일반원칙 1 부 1 장 2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21

5.4 허용기준

5.4.1 일반사항
허용기준은 3가지의 허용기준으로 분류된다. 그 설명은 아래와 같고, 표 2 및 표 3 에 나타나 있다. 규칙 요건에 적
용되는 특정 허용기준은 특정 조합하중의 확률수준에 따른다. 
허용기준 AC-S 는 정적 설계하중 조합과 슬로싱 설계하중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런 하중에 대한 허용응력은 다음의 
영향을 고려하는 극한하중의 허용응력보다 작아야 한다.

• 반복항복
• 동하중의 허용
• 제한적으로 선정된 오작동에 대한 여유

허용기준 AC-SD 는 고려하는 하중이 낮은 발생확률을 가지는 극한하중인 경우에는 정적 + 동적 설계하중조합에 적
용된다.
허용기준 AC-I 는 일반적으로 선저 슬래밍 및 선수 충격하중과 같은 충격하중에 적용된다. 

허용기준
판 및 국부 지지부재(1) 1차 지지부재(1) 선체거더부재

항복 좌굴 항복 좌굴 항복 좌굴

AC-S
AC-SD

허용응력 :
6장 4절,
6장 5절

강성 및 
치수비의 조정 :

8장 2절

허용응력 : 
6장 6절,

2부 1장 4절
2부 2장 3절

강성 및 
치수비의 조정 :

8장 1절,
8장 2절

필러 좌굴

허용응력 : 
5장 1절

허용 좌굴 
사용 계수 :
8장 1절 [3]

AC-I
소성기준 :

10장 1절 [3]

강성 및 
치수비의 조정 : 

8장 2절,
10장 1절 [3]

소성기준 : 
10장 1절 [3]

강성 및 
치수비의 조정 :

 8장 2절,
10장 1절 [3]

N/A N/A

(1) 기타구조는 10장을 선루, 선실 및 선체의장은 11장을 참조하여야 한다.

표 2  허용기준원칙 - 규칙요건

허용기준
화물창 해석 상세 유한요소 해석

항복 좌굴 항복

AC-S
AC-SD

허용응력 :
7장 2절 [5]

허용 좌굴 사용계수 :
8장 1절 [3]

허용 Von Mises 응력 :
7장 3절 [6]

심사 기준 : 7장 3절 [3.3]

표 3  허용기준원칙 - 유한요소 해석

5.4.2 허용기준
작업 응력 설계 요건에 적용된 명시된 허용기준은 5장부터 8장, 10장과 11장 및 2부 1장과 2장의 요건에 따른다.
허용기준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하여, 항복 및 좌굴 파괴 모드에 대한 이 규칙의 다양한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대하여 표 2 및 표 3 을 참조한다. 항복 기준에 대하여, 허용응력은 재료의 최소 항복응력에 비례한다. 좌굴 파괴 모
드에 대하여, 허용 기준은 강성, 치수비 및 좌굴 사용계수의 조절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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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설계검증

5.5.1 설계검증 - 선체거더 최종강도
선체거더의 최종강도에 대한 요건은 부분 안전계수방법(PSF)을 기초로 한다. 안전계수는 기본변수, 정수중 굽힘 모멘
트, 파랑 굽힘 모멘트 및 최종능력의 각각에 대하여 지정한다. 안전계수는 구조 신뢰성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되
고, 파랑 굽힘 모멘트의 장기하중 이력분포도는 극한파 굽힘 모멘트를 결정하는데 적합한 선박운동해석을 사용하여 
구한다. 선체거더 최종강도 검증의 목적은 선박의 가장 중요한 손상유형 중 하나가 관리되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5.5.2 설계검증 - 전체(global) 유한요소 해석
전체(global) 유한요소 해석은 선박구조부재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복합적인 국부구조의 기학학적 특성, 두께 및 
구성부재의 성질뿐만 아니라 정확한 복합적인 하중상태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규정된 요건에 기초한 하중-능력에 
따른 치수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선체거더 및 1차 지지부재의 구조적 응답을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그리고 
1차 지지부재의 부재치수 요건을 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화물구역(3개의 창의 FE모델 길이가 요구된다)의 선
형 탄성 삼차원 유한요소 해석이 수행된다. 유한요소 해석의 목적은 1차 지지부재의 응력 및 좌굴능력이 적용되는 
설계하중에 대하여 허용한계 내에 있는지 검증하기 위함이다.

5.5.3 설계검증 - 피로평가
주요 구조상세의 피로수명이 적절한지 검증하기 위해 피로평가가 요구된다. 간이피로 요건이 실제 상세 형상을 반영
하는 기학학적 응력집중계수(SCF)가 사용되는 종방향 보강재의 끝단 연결부와 같은 상세에 적용된다. 기하학적 구조
상세의 실제 핫스폿(hot spot)응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사용하는 피로평가 절차는 선택된 상세에 적
용된다. 두 방법 모두에서 피로평가 방법은 Palmgren-Miner 선형손상 모델을 기초로 한다.

5.5.4 규정 구조치수 요건과 유한요소 해석과의 관계 
규정 요건에 의하여 정의되는 구조치수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면, 유한요소 해석과 같은 대체 계산 방법의 어떠한 
형식에 의해서도 경감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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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적합성 검증

1. 일반사항

1.1 신조선

1.1.1   
신조선에 대하여 [2]의 승인용 제출도면 및 문서는 선박 또는 선박 길이에 따라 부여되는 용도 상의 특기사항 및 선
급부호와 같은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이 규칙에서 적용되는 요건을 따라야 한다. 

1.1.2
선박이 제조 중 등록검사를 받는 경우 우리 선급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규칙에 따라서 제출되는 도면 및 문서의 승인
•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재료 및 의장품의 설계승인 및 조선소에서의 검사
• 승인도면에 대하여 부재치수 및 구조가 규칙요건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검사를 시행하거나, 적절한 증

거의 확보
• 규칙에 따른 시험 및 시운전에 입회
• 선급 부기부호의 부여

1.1.3 
우리 선급은 제조중 등록검사를 받는 선박의 건조에 사용되는 재료 및 의장품은 원칙적으로, 그 재료 및 의장품의 
사양에 따라 설계에 대한 승인 및 제품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특정한 규칙에 명시한다. 

1.1.4
선박 건조 중에 검사원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 선박의 규칙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의 실시
• 규칙에서 요구하는 경우 건조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검사
• 규칙 요건에 해당되는 선택 항목에 대한 확인
• 적용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 및 시운전에 입회

1.1.5
선박 건조의 모든 단계에서 건조자는 승인된 배치로부터 변경 또는 수정을 할 경우 우리 선급에 신속히 통보해야 한
다. 건조자는 어떤 경우에도 규칙의 요건 또는 승인도면으로부터 변경할 경우 우리 선급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운항선

1.2.1   
운항선에 대해서는 이 규칙 13장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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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문서

2.1 문서 및 자료 요건

2.1.1 적하정보
선장이 규정된 운항 제한범위 내에서 선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 적하지침 정보가 선상에 비치
되어야 한다. 적하지침 정보는 1장 5절의 요건에 따라 승인된 적하지침서와 적하지침기기에 대한 시험자료를 포함하
여야 한다.

2.1.2 계산자료 및 결과
이 규칙의 절차에 따라 계산을 수행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다음 정보에 대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사용된 계산절차 및 기술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
b) 구조 모델링의 설명
c) 적용되는 경우, 직접해석을 위한 특성 및 경계조건을 포함한 해석 매개변수의 요약
d) 적용되는 경우, 직접해석을 위한 적하상태의 상세 및 하중적용방법
e) 계산결과의 전체적인 개요
f) 적절한 계산 예제

오류가 없는 사양, 프로그램 자료 입력 및 차후의 정확한 출력 전환에 대한 책임은 설계자에 있다.
유한요소 해석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는 7장 1절 [4.1]을 참조한다.  

2.2. 도면 및 보충 계산자료 제출

2.2.1 도면 및 보충 계산자료가 승인용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 규칙 적용을 위하여 선급에 제출하여야 할 승인용 도면 및 보충 계산자료는 표 1과 같다. 
도면은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로 제출되어야 한다. 종이문서로 된 도면 3부와 함께 보충 문서 및 계산자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로, 우리 선급이 설계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도면 및 문서를 요구
할 수 있다. 구조도면은 각 부분의 연결 상세와 구조치수를 나타내야 하며, 일반적으로 등급, 제조공정, 용접 절차 및 
열처리를 포함한 설계 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13장에 명시된 신환 두께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용접 요건에 대하여 12장 2절 및 12장 3절에 따른다. 설계 기초와 차이가 나는 경우, 이는 문서화되어 우리 선급에 
제출되어야 한다. 

도면 및 계산자료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앙단면도, 횡단면도, 외판전개도, 갑판 구조도 및 
측면도, 이중저 구조도, 필러 배치도, 늑골 구조도, 
디프탱크 및 평형수 탱크의 격벽/제수격벽도, 구조상
세 기준도면

선급부호, 주요치수, 최소 평형수 흘수, 늑골간격, 최대 운항
속도, 화물밀도, 갑판 및 이중저의 설계하중, 강재등급, 방식
보호, 갑판 및 외판의 개구 / 개구 보강, 선저와 외판에 있어
서 평판부의 경계, 구조적 보강부 및 / 또는 불연속부의 상세, 
빌지 킬 및 선체 용접부와의 연결부 상세

수밀격벽구조도, 수밀터널구조도 개구 및 폐쇄장치(설치한 경우)

선수부 구조도  -

선미부 구조도  -

표 1  승인용 제출도면 및 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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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및 계산자료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관실 구조, 주기 및 보일러의 거치대 구조
주기관의 형식, 출력 및 회전수, 기관 및 보일러의 질량 및 
무게중심

선루 및 갑판실, 기관실 케이싱 알루미늄 합금의 범위 및 기계적 성질(적용한 경우)

창구덮개 및 창구코밍
창구덮개의 설계하중, 밀폐 및 고정장치, 고정 볼트의 형식 
및 위치, 하기 만재흘수선 및 선수단으로부터의 창구덮개까지
의 거리

횡추진기 일반배치(설치된 경우) : 일반배치, 터널구
조, 터널 및 선체구조와 횡추진기와의 연결부

-

불워크 및 방수구
건현갑판 및 선루 갑판 상에서 불워크 / 방수구의 배치 및 치
수

창 / 현창의 배치도 및 구조상세 -

갑판배수구 및 위생배수구 -

계선 및 예인 장치 -

계선 및 예인작업에 사용되는 선체 의장설비의 지지
구조 및 지지대

설계하중 및 하중작용방향, 무어링 윈치의 정격 인장력(rated 
pull) 및 유지부하(holding load), 반력, 갑판상 지지대의 연
결부 상세(무어링 윈치의 거치 볼트 사양포함), 재료 사양 및 
용접 사양

윈들러스 및 체인 스토퍼에 대한 지지구조 및 지지대
설계하중 및 하중작용방향, 반력, 갑판상 지지대의 연결부 상
세(윈들러스의 거치볼트 사양 포함), 재료 사양 및 용접 사양

선미재 또는 선미포스트, 선미관 프로펠러축 보스 및 
브래킷(1) -

수밀문 도면 및 관련 조종장치도 조종장치, 동력제어 및 위치지시 회로에 관한 전기계통도

수밀 또는 외측문 및 화물창구 도면 -

하역설비에 대한 지지구조
설계하중(힘 및 모멘트), 하역설비의 안전사용하중(SWL) 및 
자중(self weight), 해상작업 시 최대 해상상태(해당될 경우), 
선체구조와의 연결부

시체스트(sea chests), 
스태빌라이저실 리세스(stabiliser recesses)

-

맨홀 배치도 -

구역의 접근 및 탈출 설비도 -

통풍기 및 탱크 벤트를 포함한 통풍장치도 각 구획의 용도, 각 구획의 통풍관 위치 및 높이

탱크시험 계획서 각 구획의 시험절차, 시험용 파이프의 높이

의장수 계산서

계산에 필요한 기하학적 요소
의장품 목록
와이어로프의 제조 및 파단하중 
합성섬유로프의 재료, 구조, 파단하중 및 연신율

표 1  승인용 제출도면 및 계산자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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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및 계산자료  포함되어야 할 사항

묘박설비  -

호저 파이프  -

적하지침서 및 / 또는 트림 및 복원성 자료  -

(1) 다른 조타 또는 추진장치(예로서 노즐식 조타장치 혹은 선회식 추진장치)가 설치된 경우는 관련 장치의 배치 및 
구조치수를 나타내는 도면이 제출되어야 한다. 

표 1  승인용 제출도면 및 계산자료 (계속)

2.2.2 참고용 제출도면
[2.2.1]에 추가하여, 다음의 도면이 참고용으로 우리 선급에 제출되어야 한다.

a) 일반 배치도
b) 모든 구획 및 탱크의 용적과 무게중심이 표시된 용적도
c) 선도(선급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d) 배수량 등곡선도
e) 경하중량 분포도
f) 입거계획서
g) 하역설비 배치도

2.2.3 선박에 제공되어야 하는 도면 또는 자료
최소한으로, 다음의 도면 또는 자료가 선박에 제공되어야 한다.

a) 각 구조 항목에 대한 신조 및 신환 두께를 명시하는 다음의 도면 1부를 선박에 제공하여야 한다. :
중앙 횡단면도, 강재배치도, 외판전개도, 횡격벽, 선수 / 선미 구조도, 기관구역 구조도 

각 구조 항목에 대한 신조 두께를 나타내는 다음의 도면 1부를 선박에 제공하여야 한다. :
선루 구조도, 갑판실 구조도, 기관실 위벽 구조도 및 케이싱 구조도

b) 최종 승인된 적하지침서 1부([2.1.1] 참조)
c) 최종 승인된 적하지침기기에 대한 시험자료 1부([2.1.1] 참조)
d) 용접에 대한 자료
e) 고장력강의 범위, 위치, 사양, 기계적 성질 및 용접 / 작업 / 취급에 대한 권고사항
f) 선체 건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강과 같은 특수 재료의 사용에 대한 상세 및 자료
g) 예인 및 무어링 배치도면(제11장 제3절 참조) 
h) 선체구조 접근지침서 
I) 용접 후처리 방법이 적용되는 곳의 위치 및 구조 상세 

기타 도면 또는 기기를 우리 선급에서 요구할 수 있다.

3. 승인범위

3.1 일반사항

3.1.1
우리 선급 요건에 추가되거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구조적인 측면에 영향을 주는 요건을 다루는 국제, 국내, 운하 
및 기타 당국의 규정에 대하여는 선주, 설계자 및 조선소에서 직접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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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상기 [2]에 명시된 문서, 도면 및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우리 선급은 이 문서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
다.

3.1.3
도면, 보고서 또는 문서가 규칙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검토되었음을 나타내는 적절한 표시가 우리 선급의 절차에 따
라 사용되어야 한다.

3.2 국제 및 기국 규정의 요건

3.2.1 책임
설계가 선박에 적용되는 기국 및 국제 규정에 적합함을 보증하는 것은 설계자의 책임이다. 우리 선급은 일반적인 선
급 승인 절차의 일부로서 국제 및 기국 규정에 적합함을 평가하는 책임은 없다. 다만, 우리 선급은 명시된 규정에 따
라 선박 설계의 검토 및 승인을 하기 위해 명확히 설명하는 업무 협정을 할 수 있다.

4. 공사

4.1 제조자가 준수해야 할 요건

4.1.1   
제조공장은 재료, 제조공정, 구조 요소 등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조공장은 충분
히 숙련된 인원이 배치되어야 하며, 모든 감독자 및 프로젝트 관리자의 명단과 책임 범위를 우리 선급에 알려야 한
다. 

4.2 품질관리

4.2.1   
요구되고 가능한 한, 제조자는 제조 중 및 제조 완료 후에 완성도, 치수의 정확성, 제작기술의 만족도 및 양호한 조
선 기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모든 구조 요소를 검사해야한다. 제조공장에 의해 검사 및 수정이 완료
된 후에, 구조 요소는 일반적으로 도장이 안 된 상태 및 검사를 위해 적절한 접근설비가 설치된 상태에서 적절한 단
면이 우리 선급 검사원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검사원은 공장에서 적절히 검사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불합
격 처리 할 수 있으며, 점검 및 수정 완료 후에 재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구조상세

5.1 제조문서의 상세

5.1.1   
관련 구조 요소의 품질 및 기능에 관한 주요한 상세는 제조문서(예 : 공작실 도면)에 기재되어야 한다. 제조문서에는 
부재치수뿐만 아니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표면상태(예: 가스 절단면 및 용접선의 마무리), 검사 및 허용요건과 관
련된 특별한 제작법 그리고 관련이 있는 경우 허용공차와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규격(예 : 작업표준 또는 국제표준)
이 사용되는 경우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접 이음 상세는 12장 2절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조문서에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상세로 인하여 구조물 요소의 품질 또는 기능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우리 선급은 
제작자에게 제출문서에 대하여 적절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는 도면승인 시 요구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보
충적 또는 추가적인 부분(예를 들면 보강)의 항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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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등절차

6.1 규칙 적용

6.1.1 
이 규칙은 통상적인 형태, 특성, 속도 및 구조 배치를 가지는 선박에 적용된다. 가정을 정의하는 관련 설계 인자는 
이 규칙 1장 2절 [3]에 따른다.  

6.1.2
1장 2절 [3]의 규정에 따른 설계기준 이 외의 설계인자를 포함하는 규칙의 적용에는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예
를 들면, 피로수명 연장)

6.2 새로운 설계

6.2.1
새로운 설계의 선박, 즉 1장 2절 [3.2]에서 명시된 것 이 외의 특수한 형태, 특성, 속도 및 구조 배치를 가지는 선박
은 [6.2.2]부터 [6.2.4]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6.2.2
새로운 설계의 구조 안전성이 규칙에서 의도한 것과 적어도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우리 선급에 제
출되어야 한다.

6.2.3
그러한 경우, 우리 선급은 규칙의 적용성 및 추가 제출자료를 정하기 위하여 설계공정의 초기단계에 관여하여야 한
다. 

6.2.4
변경의 특성에 따라, 규칙과 동등한 자료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

6.3 대체 계산방법

6.3.1
이 규칙의 특정 절에서 나타나 있는 경우, 규칙에 명시되어있는 것에 대한 대체 계산방법은 부재치수 및 배치가 규
칙을 사용하여 유도된 것과 적어도 동등한 강도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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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기호 및 정의

1. 주요기호 및 단위

1.1 일반사항 

1.1.1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호 및 단위는 표 1에 따른다.

기호 의미 단위

A
면적 m

일반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단면적 cm

C 계수 -

F 힘 및 집중하중 kN


선체거더 단면 2차 모멘트 m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단면 2차 모멘트 cm

 굽힘 모멘트 kNm

 질량 t

Q 전단력 kN

 선박의 흘수([3.1.5] 참조) m


선체거더 단면계수 m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단면계수 cm

 ‘ ’ 영향을 받는 가속도 ms

b
부착판의 너비 m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 면재의 너비 mm

 중력 가속도로서 9.81 ms ms


높이 m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높이 mm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길이/스팬 m

n 항목의 수 -

r
반지름 mm

판부재의 곡률 반지름 또는 선저 만곡부 반지름 m

t 두께 mm

x 배 길이 방향축의 X 좌표([3.6] 참조) m

y 배 폭 방향축의 Y 좌표([3.6] 참조) m

z 수직 방향축의 Z 좌표([3.6] 참조) m

 허용사용계수(사용계수) -

 안전계수 -

표 1  주요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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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의미 단위

 처짐/변위 mm

 각도 deg

 해수 밀도로서 1.025 tm tm

 직 응력(normal stress) Nmm

 전단응력 Nmm

표 1  주요기호 (계속)

2. 기호

2.1 선박 주요자료

2.1.1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규칙에서 사용된 선박 주요자료에 대한 기호 및 단위는 표 2에 따른다.

기호 의미 단위

 규칙 길이 m

 건현 길이 m

 수선 간 길이 m

 규칙 길이로서 110 m  이상으로 한다.( ≥ 110 m ) m

 규칙 길이 250 m  이하로 한다.( ≤ 250 m ) m

 규칙 길이 300 m  이하로 한다.( ≤ 300 m ) m

 선박의 형 너비 m

 선박의 형 깊이 m

 형 흘수 m

 강도계산용 흘수 m

 평형수 흘수(선박 중앙부에서 최솟값) m

  황천 평형수 흘수 m

  비상 평형수 흘수 또는 게일(gale) 평형수 흘수 m

 고려하는 적하상태에서 선박 중앙부 흘수 m

   ,   

각각 선저 슬래밍 구역의 모든 평형수 탱크가 만재 또는 어느 탱크가 공창
일 때의 선저 슬래밍에 대한 선수 수선에서의 최소 흘수

m

∆ 흘수  에서의 형 배수량 t

 흘수  에서의 방형계수 -

 최대 운항속도 knot

 ,  ,  참조 좌표 시스템에 대한 계산 위치의 X, Y, Z 좌표 m

표 2 선박 주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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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료

2.2.1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기호 및 단위는 표 3에 따른다. 

기호 의미 단위

 영 탄성계수(3장 1절 [2] 참조) Nmm



전단계수

  
 Nmm

 최소 항복응력(3장 1절 [2] 참조) Nmm



전단 항복응력

  

 Nmm

 포아송 비(3장 1절 [2] 참조) -

 재료계수(3장 1절 [2] 참조) -

 규격 최소 인장강도(3장 1절 [2] 참조) Nmm

 공칭 항복응력으로서 235/ Nmm

표 3  재료   

2.3 하중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하중에 대한 기호 및 단위는 표 4에 따른다.

       표 4  하중

기호 의미 단위

 파랑계수 -

 횡동요 주기 s

 횡동요 각 deg

 종동요 주기 s

 종동요 각 deg

 공통가속도 인자 -

 수직 가속도 ms

 횡 가속도 ms

 종 가속도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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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의미 단위

 확률계수 -

 회전 반지름의 횡동요 진폭 m

 메타센터 높이 m

 파장 m

 정적 하중상태 -

 +  동적 하중상태 -

 전체 해수압력(4장 5절 [1.1] 참조) kNm

 

액체(4장 6절 [1] 참조) 또는 산적 건화물(4장 6절 [2.4.1] 참조)에 
의한 전체 내부압력 kNm

 정적 해수압력 kNm

  정적 탱크압력 kNm

 동적 파랑압력 kNm

  동적 탱크압력 kNm

 그린파랑 갑판압력 kNm

   슬로싱압력,  = 방향 kNm



갑판 또는 플랫폼 상의 분포하중으로 인한 전체압력(4장 5절 [2.3] 
또는 4장 6절 [5.2] 참조) kNm

 선저 슬래밍압력 kNm

 선수 충격압력 kNm

 정적 침수압력 kNm

 동적 침수압력 kNm

 탱크 시험압력(정적) kNm


갑판 또는 플랫폼상의 집중하중으로 인한 전체 힘(4장 5절 [2.3] 또
는 4장 6절 [5.3] 참조)

kN

   정수중 수직 굽힘 모멘트, =,  ,  (호깅, 세깅, 항내) kNm

 정수중 수직 전단력 kN

   파랑 수직 굽힘 모멘트, =,  (호깅, 세깅) kNm

 파랑 수직 전단력 kN

 파랑 비틀림 모멘트 kNm

 파랑 굽힘 수평 모멘트 kNm

표 4  하중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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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구조치수

2.4.1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이 규칙에서 사용된 구조치수 관련 기호 및 단위는 표 5에 따른다.

기호 의미 단위

   선체거더의 수직 순 단면 2차 모멘트 m

   선체거더의 수평 순 단면 2차 모멘트 m

,  갑판 및 선저에서의 선체거더의 수직 순 단면계수 m

 기선으로부터 수평 중립축까지의 수직거리 m

 3장 7절 [2.1.1]에 따른 요소판 패널의 길이 mm

 3장 7절 [2.1.1]에 따른 요소판 패널의 너비 mm

 보강재 간격(3장 7절 [1.2.1] 참조) mm

 1차 지지부재의 간격(3장 7절 [1.2.2] 참조) m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스팬(3장 7절 [1] 참조) m

 브래킷 암 길이 m

 부식감소가 완전히 진행된 순 두께 mm

 부식감소가 절반 진행된 순 두께 mm

 부식추가 mm

 총 두께 mm

   건조 두께 mm

   제공 총 두께 mm

   요구 총 두께 mm

 제공 순 두께 mm

 요구 순 두께 mm

   자발적 추가 두께 mm

 예비 두께 mm

 ,  구조부재의 양면의 부식추가 mm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높이 mm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두께 mm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면재 너비 mm

 보강재 높이 mm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면재 / 플랜지 두께 mm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부착판 두께 mm

표 5  구조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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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의미 단위

  형상에 대한 웨브의 상단에서부터 플렌지 상부까지의 거리 mm

 항복 및 피로강도를 위한 굽힘에서 부착판의 유효 너비 mm

 또는 


(너비  의)부착판을 가진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순 단면적 cm

  또는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순 전단면적 cm

   부착판을 포함한 보강재의 순 극 관성 모멘트 cm

 판에 평행한 중립축에 대한 부착판을 포함한 보강재의 순 관성 모멘트 cm

  또는   부착판(너비 )을 가진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순 단면계수 cm

표 5  구조치수 (계속)

3.  정의

3.1  주요 제원

3.1.1  , 규칙 길이
규칙 길이  (m ) 은 강도계산용 흘수  의 흘수선상에서 선수재의 전단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선까지의 거리이다. 
 은 강도계산용 흘수  의 흘수선상에서 최대 길이의 96 % 미만이어서는 아니 되며, 97 % 를 넘을 필요는 없다. 
타두재가 없는 선박(예: 선회식 추진장치 탑재선박)에서, 규칙길이  은 강도계산용 흘수  의 흘수선상에서 최대 
길이의 97 % 로 하여야 한다. 특수한 선수 또는 선미 배치를 가진 선박에서, 규칙 길이는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3.1.2  , 건현용 길이
건현용 길이  (m ) 은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측정한 최소 형 깊이의 85 % 에 있는 흘수선상에서의 길이의 96 % 또
는 그 흘수선상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단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까지 길이 중 큰 것을 말한다. 
타두재가 없는 선박의 경우, 길이  은 최소 형 깊이의 85 % 에 있는 흘수선 상에서의 길이의 96 % 로 한다. 
선수재의 윤곽선이 최소 형 깊이의 85 % 에 있는 수선 상부에서 오목하게 들어간 경우, 최대 길이의 전단부와 선수
재의 전면은 각각 선수재 윤곽선의(그 흘수선 상부의) 최후단에서 그 흘수선에 수직으로 내린 곳으로 하여야 한다.
(그림 1 참조)

그림 1  오목한 선수재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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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형 폭
형 폭  (m ) 는 선박의 중앙에서 강도계산용 흘수  에서 측정한 최대 형 폭이다.

3.1.4 형 깊이
형 깊이  (m ) 는 선박의 중앙에서 형 기선으로부터 선측에서의 최상층 전통갑판의 형 갑판선까지 측정한 수직 거
리이다. 둥근 거널을 가진 선박에 있어서,  는 형 갑판선의 연장선까지 측정하여야 한다.

3.1.5 흘수
흘수  (m ) 는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한 하기 만재흘수선에서의 흘수로서 선박의 중앙에서 형 기선으로부터 측정한다. 
이것은 최대 허용 하기 만재흘수보다 작을 수 있다. 
 (m ) 은 강도계산용 흘수로서, 선박의 부재치수에 대한 강도요건을 만족하고 만재 적하상태를 대표한다. 강도계
산용 흘수   는 지정된 건현에 상응하는 것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목재(timber) 건현을 가지는 선박의 흘수는 
목재 적하상태에 상응하는 건현이 지정되어야 하며, 우리 선급의 요건은 이 흘수에 적용되어야 한다.  (m ) 은 
선박의 부재치수에 대한 강도요건을 만족하는 선체 중앙에서의 최소 설계 평형수 흘수이다. 통상 평형수 흘수는 입
항 및 출항조건을 포함한 적하지침서 상의 평형수 교환작업(있다면)을 포함한 모든 평형수 적하상태의 최소 흘수이
다.   (m ) 는 선박의 부재치수에 대한 강도요건을 만족하는 최소 설계 황천 평형수 적하상태 흘수이다. 이 
황천 평형수 흘수는 황천 평형수 적하상태를 가지는 선박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3.1.6 형 배수량
형 배수량(t)은 밀도 1.025 tm 의 해수에서 흘수에 대한 배수량을 톤(ton)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3.1.7 최대 운항속력 
최대 전진 운항속력  (knots) 는 최대 운항흘수에서 최대 프로펠러 회전수(RPM)와 이에 상응하는 최대 연속정격출
력(MCR, maximum continuous rating)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의 최대 속력을 말한다.
 
3.1.8 방형계수 

강도계산용 흘수  에서 방형계수  는 다음과 같다.

 

∆

∆ :  에서 선박의 형 배수량(t)

3.1.9 경하중량
경하중량(t)은 화물, 연료, 소모품, 승객과 선원 및 그들의 소지품이 없는 상태 그리고 윤활유 및 액체 등과 같이 운
전 중인 기기 및 관 장치에 있는 것 이외에는 선상에 어떠한 액체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고려한 배수량이다.

3.1.10 재화중량 DWT
재화중량 DWT (t) 는 밀도 1.025 tm 의 해수에서의 하기 만재흘수선에 있어서의 배수량과 경하중량과의 차이 이
다. 

3.1.11 선수단 FE
규칙 길이  의 선수단(FE)은 선수재 전면에서 강도계산용 흘수선에 대한 수직선이다.(그림 2 참조)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1 장 규칙의 일반원칙 1 부 1 장 4 절

36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선체 중앙

그림 2  선수미단 및 중앙부

3.1.12 선미단
규칙 길이  의 선미단(AE)은 선수단에서 선미방향으로   거리에 있는 강도계산용 흘수선에 대한 수직선이다.(그림 
2 참조)

3.1.13 선박 중앙
선박 중앙은 선수단에서 선미 방향으로 0.5   거리에 있는 강도계산용 흘수선에 대한 수직선이다.

3.1.14 선박 중앙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선박 중앙부는 선박 중앙에서 0.4  범위이다. 

3.1.15 건현용 선수수선
건현용 선수수선  은 길이  의 전단에서 취하여야 하며,  이 측정된 수선 상의 선수재 전면과 일치하여
야 한다.

3.1.16 건현용 선미수선
건현용 선미수선  은 길이  의 후단에서 취하여야 한다.

3.2  위치 1 및 위치 2

3.2.1  위치 1
위치 1은 다음을 포함한다.

• 노출 건현갑판 및 저선미루 갑판 상  
•  으로부터 0.25   지점의 전방에 위치하는 노출된 선루갑판 상

3.2.2  위치 2
위치 2는 다음을 포함한다.

•  으로부터 0.25   지점의 후방에 위치하고, 건현갑판 상방으로 최소한 한 개의 표준 선루 높이에 있는 
노출된 선루갑판 상

•  으로부터 0.25   지점의 전방에 위치하고, 건현갑판 상부로 최소한 두 개의 표준 선루 높이에 있는 노
출된 선루갑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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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표준 선루 높이

3.3.1   
표준 선루 높이는 표 6과 같다.

 건현 길이  (m )
표준 높이  (m )

저선미루 기타 모든 선루 

90    125 0.3 + 0.012  1.05 + 0.01 

 ≥ 125 1.80 2.30

표 6  선루의 표준 높이

3.3.2
층(tier)은 갑판실 범위의 척도로서 정의된다. 갑판실 층은 한 개의 갑판과 외부격벽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첫 번
째 층은 건현갑판 상에 위치하는 층이다.

3.4 A형 및 B형 건현을 가지는 선박

3.4.1 A형 선박
A형 선박이란 다음과 같은 선박을 말한다. 

• 산적 액체 화물만을 운송하도록 설계된 것
• 강 또는 동등재료의 수밀 가스켓 덮개에 의하여 폐쇄되고 갑판에서 화물구획으로 통하는 작은 출입구만을 가지

는 노출된 갑판이 고도의 안전성을 가진 것
• 적재된 화물구획의 낮은 침수율을 가진 것

A형 선박은 국제만재흘수선협약(ICLL)의 요건에 따라 건현이 지정되어야 한다. 

3.4.2 B형 선박
[3.4.1]에서 명시된 A형 선박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선박은 B형 선박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B형 선
박은 국제만재흘수선협약(ICLL)의 요건에 따라 건현이 지정되어야 한다. 

3.4.3 B-60형 선박
B-60형 선박은 국제만재흘수선협약의 적용 요건에 따라 해당 선박 길이에 대한 “B" 및 ”A" 건현표 값과의 차이의 
60 % 까지 감소시켜 건현표 값이 지정된 길이  가 100 m  이상의 B형 선박이다.

3.4.4 B-100형 선박
B-100형 선박은 국제만재흘수선협약의 적용요건에 따라 해당 선박 길이에 대한 “B" 및 ”A" 건현표 값과의 차이의 
100 % 까지 감소시켜 건현표 값이 지정된 길이  가 100 m  이상의 B형 선박이다.

3.5 운항 정의

3.5.1 다항(multiport)
다항은 여러 항구에서 적재와 하역을 수행하는 단기항해에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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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보호수역(sheltered water)
보호수역은, 풍력이 뷰폿 스케일 6을 넘지 않는(즉, 항구(harbours), 어귀(estuaries), 정박소(roadsteads), 만(bays), 
함수호(lagoons)), 일반적으로 잔잔한 수역(calm streches of water)이다.

3.6 기준 좌표계

3.6.1
선박의 형상, 운동, 가속도 및 하중은 다음의 오른손 좌표계(right-hand coordinate system)에 따른다.
(그림 3 참조) 

• 원점 : 선박의 종 방향 대칭면,  의 선미단 및 기준선 사이의 교차점
• X 축 : 선수 방향이 양의 값인 종축  
• Y 축 : 좌현 방향이 양의 값인 횡축 
• Z 축 : 상방이 양의 값인 수직축 

그림 3  기준 좌표계

3.7 명칭

3.7.1 구조 명칭
그림 4에서 그림 8까지는 이 규칙에서 사용된 공통 구조명칭을 나타낸다. 

그림 4  이중선체 유조선의 파형 횡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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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이중선체 유조선의 평면 횡격벽

그림 6  이중선체 유조선의 중앙 화물탱크의 횡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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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중앙 화물창의 횡단면

그림 8  산적화물선의 횡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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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용어

3.8.1 용어 정의

용어 정의

거주구 갑판 
(accommodation deck)

주로 선원의 거주실로 사용되는 갑판

현측사다리
(accommodation ladder)

부두 또는 소형 보트로부터 승하선 시에 사용되는 선측사다리

선미피크(aft peak) 선미격벽 뒤쪽에 있는 구역

선미격벽(aftpeak bulkhead) 선미의 전방에 배치된 첫 번째 횡수밀격벽

선미피크탱크(aftpeak tank) 선미격벽 선미후방의 좁은 부분에 있는 구획

앵커(Anchor)
앵커 체인의 한쪽 끝단에 부착되어 있고 선박이 한 곳에 위치하도록 해저에 내려
지는 장치 ; 앵커는 바람 및 조류의 영향으로 떠밀리는 선박에 의하여 끌리는 경
우 바닥에 파지되도록 설계되며, 일반적으로 대형주물 또는 주물로 제작

평형수 탱크(ballast tank) 평형수의 저장에 사용되는 구획

베이(bay) 인접한 횡늑골 또는 횡격벽 사이의 구역

(빌지) 호퍼탱크
(bilge hopper tank)

산적화물선에서 특정화물 수송시 안정성 또는 평형수 적재를 위하여 사용되는 탱
크

빌지 킬(bilge keel) 횡동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곡부를 따라 선박의 외판에 직각으로 설치된 구조

만곡부 외판(bilge plating)

선저외판과 선측외판 사이의 굽은(curved) 판으로 다음과 같이 취한다 :

원통형 선체 부분 :
선저에서의 만곡부 곡선이 시작되는 부위에서부터 만곡부 상단에서 만곡부 곡선
이 끝나는 지점 

원통형 선체부분 바깥 : 
선저에서의 만곡부 곡선이 시작되는 부위에서부터 다음 중 낮은 곳까지 :
⋅기선 또는 국부저인 종단면의 중심선 상부 0.2  의 선측외판 상의 지점
⋅만곡부 상단에서 곡선이 끝나는 지점 

선저 만곡부 외판(bilge strake) 만곡부 외판의 하부판

보스(boss) 프로펠러 날개가 붙어있고 축 끝단부가 통과하는 중심부

선저외판(bottom shell) 평판용골을 포함하는 외판의 주로 평평한 선저를 형성하는 외판

선수(bow) 선박 전단의 구조배치 및 형상 

선수 앵커(bow anchor) 선박의 선수에 위치한 앵커

브래킷(bracket) 두 부재의 연결에서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추가 부재

브래킷 토(bracket toe) 테이퍼 된 브래킷의 가는 끝단

쇄파기(breakwater)
선수 위로 넘어오는 물의 흐름을 제지하고 편향하기 위해 노출갑판에 설치된 경
사 보강판 구조 

브레스트 훅(breast hook) 선수에서 우현과 좌현의 선측부재를 연결시키는 삼각형태의 브래킷

표 7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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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용어의 정의 (계속)

용어 정의

선교(bridge)
전방 및 양현에서 선명한 시야가 확보되고 조타가 이루어지는 선박의 상부에 위
치한 선루 또는 갑판실

좌굴 패널(buckling panel) 좌굴해석을 고려하는 요소 판 패널

건조자(builder)
규칙을 포함하는 시방서에 준하여 선박을 건조하기 위하여 선주에 의하여 계약된 
관련자

구형강(bulb profile) 분리된 플랜지를 대신하여 웨브 끝단에서 강 질량을 증가시킨 보강재

격벽(bulkhead) 선박의 내부를 구획으로 나누는 구조상의 격벽

격벽갑판(bulkhead deck) 횡 수밀격벽과 외판이 도달하는 최상층 전통갑판

격벽스툴(bulkhead stool) 파형 횡격벽의 상부 또는 하부에 위치하는 기초구조

격벽구조(bulkhead structure) 보강재 및 거더가 설치된 횡 또는 종 격벽판

불워크(bulwark) 노출갑판을 둘러싸는 선측의 상부에 설치된 수직판

연료고(bunker) 선박의 기관 장치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저장을 위한 구획

케이블(cable) 앵커에 연결되는 로프 또는 체인

캠버(camber) 선박의 양현에서 중심선 쪽으로 노출갑판이 상방으로 경사되어 올라간 형태

화물창 구역 
(cargo hold region)

1장 1절 [2.4.3] 참조

화물창(cargo hold) 액체 또는 산적 건화물을 적재하는 공간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

화물탱크(cargo tank) 화물을 적재하는 탱크

화물탱크 격벽
(cargo tank bulkhead)

화물탱크를 분리하는 경계격벽

칼링(carlings) 규칙적인 보강재의 구조배치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어진 보강재

케이싱(casing) 어떤 공간의 보호를 위하여 둘러친 격벽 또는 덮개

박판 구조
(cellular construction)

작은 구획을 형성하는 방법과 같이 배치된 2개의 근접한 경계 및 내부 다이어프
램 판이 있는 구조배치 

중심선 거더(centerline girder) 선박의 중심선에 위치한 종 방향 부재

체인(chain)
앵커를 매달거나 목재 화물 등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결된 금속 링 또는 
링크

체인 로커(chain locker) 앵커 체인의 보관 장소로서 선박의 전단에 위치한 구획

체인 파이프(chain pipe) 앵커 체인이 체인 로커로 들어가거나 나갈 때 통과하는 파이프

체인 스토퍼(chains topper)
앵커를 끌어 올릴 때와 호저 파이프에서 보관 위치에 앵커를 고정할 때 윈들러스
가 받는 하중을 완화하기 위해 체인을 고정시키는 장치

코밍(coaming) 창구 또는 천창의 수직 경계구조

코퍼댐(cofferdams) 2장 3절 [1] 참조

칼러판(collar plate)
트랜버스 웨브를 관통하는 종 방향 보강재에 대하여 뚫은 구멍을 부분적 또는 완
전히 막기 위해 사용되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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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용어의 정의 (계속)

용어 정의

선수격벽(collision bulkhead) 최전방 수밀 횡격벽

승강구실(companionway) 선박의 갑판에서 하부구역으로 유도되는 풍우밀 입구

구획(compartment) 격벽 또는 판으로 경계가 되는 내부 공간

상시 유인 구역
(Continually manned space)

일반적인 운항 기간 동안 지속적 또는 장기간 선원의 상주가 요구되는 구역
(20분 이상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포함)

파형격벽(corrugated bulkhead) 파형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상부/하부스툴을 갖는 격벽

파형(corrugation) 주름모양으로 배치된 판

크로스갑판(cross deck) 화물창구 사이의 구역

크로스타이(cross tie)
종격벽끼리 연결 또는 내측 종격벽과 종격벽을 연결하고, 유체 정역학적 및 유체 
동역학적 하중에 대하여 종격벽을 지지하는 큰 횡 구조부재

갑판(deck) 구획의 상부 또는 하부경계를 이루는 수평 구조부재

갑판실(deck house) 1장 1절 [2.4.6] 참조

갑판구조(deck structure) 보강재, 거더 및 필러를 포함하는 갑판(deck plating) 

갑판 트랜스버스
(deck transverse)

갑판에서 횡 방향 1차 지지부재(PSM)

디프탱크(deep tank)
2개의 갑판 또는 외판/내저판과 갑판상부 또는 그 이상까지의 사이에 도달하는 
탱크

설계자(designer)
승인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우리 선급에 제출하는 문서를 만드는 관계자. 설계자
는 건조자 또는 문서를 만들기 위하여 건조자 혹은 선주와 계약된 관계자 일 수 
있다.

선외 배출관(discharges) 빌지수, 순환수, 배수 등의 선외 배출을 위한 배관

도킹 브래킷(docking bracket) 입거 목적으로 선저구조를 국부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중저에 설치한 브래킷

이중저 구조
(double bottom structure)

내저판 하방의 외판과 그 보강재 그리고 내저판과 그 하방에 있는 각종 부재를 
포함한 구조

이중판(doubler)
보강이 요구되는 위치에서 판의 더 넓은 면적에 설치하는 작은 조각판. 일반적으
로 보강재의 취부 위치

이중선측부재
(double skin member)

이중선측부재는 웨브, 부착판에 의하여 형성되는 상하부 플랜지로 구성된 이상화
된 보와 같은 구조부재로 정의된다.

덕트 킬(duck keel)
판으로 형성된 상자형태의 용골로서, 화물탱크 그리고/또는 평형수 탱크를 통과하
고 선수 전방으로 연결된 평형수관 및 다른 관을 수용하는데 사용

폐위선루
(enclosed super structure)

풍우밀문 및 폐쇄장치가 설치된 전방 및/또는 후방의 격벽을 가지는 선루

기관실 격벽
(engine room bulkhead)

기관실 전방 또는 후방의 횡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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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용어의 정의 (계속)

용어 정의

요소판 패널(EPP)
보강재, 1차 지지부재(PSM), 격벽 등과 같은 구조부재에 의해 둘러싸인 가장 작
은 판 요소

면재(face plate) 웨브 끝단에 설치되고 부착판에 평행한 보강재의 구성요소

플랜지(flange)
웨브 끝단에 설치되는 보강재의 구성요소로 때로는 웨브를 구부려 형성함. 
일반적으로 부착판에 평행함. 

평강(flat bar) 웨브만으로 구성된 보강재

늑판(floor) 선저의 횡 부재

선수루(forecastle) 선수에 위치한 짧은 선루

선수피크(fore peak) 선수격벽 전방의 지역

선수갑판(fore peak deck) 선박의 선수로부터 후방으로 연장하여 한층 높인 짧은 갑판

건현갑판(freeboard deck)
일반적으로 모든 노출된 개구에 영구 폐쇄장치를 가지며 대기 및 해상에 노출된 
최상층 전통갑판

방수구(freeing port) 갑판 상에 있는 물을 배출하기 위하여 불워크에 설치한 개구

도교(gangway)
선수루와 선교간 또는 선교와 선미루간과 같은 선수루 간을 연결하는 한층 높게 
설치된 통행로

거더(girder) 1차 지지구조부재의 공통적인 용어

거전(gudgeon)
선미 포스트 상에 위치하며 타 핀틀을 지지하기 위해 중심에 구멍을 가진 블록으
로서 타가 회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지지한다.  

현단(gunwale) 선측의 상단 

거싯(gusset) 두 구조부재 사이의 강도 연결에서 힘을 분산하기 위해 부착한 판

창구덮개(hatch cover) 화물창으로 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창구 상부에 부착된 덮개

창구(hatchway) 통상 사각형으로서 구획 하부로 접근할 수 있는 갑판상의 개구

호저 파이프(hawse pipe)
선수 양현에 위치한 호저 또는 앵커 케이블을 통과시키기 위한 강관, 또한 서퍼링 
관(spurling pipe)이라고도 함

호저(hawser) 예인 또는 계류용으로 사용되는 강선 또는 섬유로프

호퍼탱크 경사판
(hopper plating)

내저판과 내측 종격벽 수직부 또는 선측외판 사이의 경사진 부분에 설치된 판

HP 네덜란드 형강규격에 따른 구형강

IACS 국제선급연합회

ICLL 국제만재흘수선 협약

IMO 국제해사기구

독립형 탱크(independent tank) 자립형 탱크

내부선체(inner hull) 외판으로부터 선내 쪽으로 두 번째 층을 형성하는 내부판

단절판(inter costals) 늑판 또는 늑골간의 불연속적인 보강재

JIS 일본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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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용어의 정의 (계속)

용어 정의

용골(keel)
선저 중심선을 따라 종 방향으로 배치된 선박의 척추 또는 중요 구조부재. 
일반적으로 외판 내부에서 중심선을 따라 수직으로 보강된 평판 

너클(knuckle) 구조부재의 불연속부

경감구멍(lightening hole) 무게를 경감하기 위하여 구조부재에 뚫은 구멍

오수구(limber hole)
물 또는 기름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늑골 또는 판에 뚫어놓은 작은 배수
구

국부 지지부재
(local support members)

단순 패널의 구조 건전성에만 영향을 주는 국부 지지부재(예: 갑판보)

중심선 종격벽
(longitudinal centerline
 bulkhead)

선박의 중심선에 위치한 종 방향 격벽

종 방향 선체거더 전단 구조부재
(longitudinal hull girder 
shear structural members)

선체거더의 수직 전단하중에 기여하는 구조부재 : 선측외판, 내측 종격벽, 호퍼 경
사판, 종격벽 및 이중저 거더

맨홀(manhole) 통행을 목적으로 갑판, 탱크 등에 뚫은 원형 또는 타원형의 구멍

마진판(margin plate)
내저판의 선외측 판 및 만곡부에 굴곡이 있을 때, 마진판은 이중저 구조의 경계를 
형성한다. 

MARPOL 해양오염방지협약 73/78

중앙 화물창(Mid-hold) 7장 2절 [1.2.2]에 따른 3-화물창 길이 유한요소 모델의 중앙 화물창

통상 무인 구역
(Normally unmanned space)

일반적인 운항 기간 동안 지속적 또는 장기간 선원의 상주가 요구되지 않는 구역
(20분 미만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포함)

노치(notch) 용접으로 인한 구조부재의 불연속부 

연료유 탱크(oil fuel tank) 연료유 저장에 사용되는 탱크

외판(outer shell) 외판(shell envelope)과 동일

선주(owner)
선박의 등록 및 운항에 관하여 모든 의무와 책임을 가진 관계자 및 선주를 위하
여 준비된 유효한 증서를 가지고 건조자로부터 선박을 인도 받을 모든 의무와 책
임을 위임 받기로 동의된 관계자

필러(pillar)
갑판이 외판 또는 격벽으로 지지되지 않은 경우 갑판 사이에 위치하는 수직 지지
부재

파이프 터널(pipe tunnel)
기관실에서 탱크로 유도되는 빌지, 평형수 및 다른 배관들에 대한 보호구역을 형
성하는 내저판 및 외판 사이에 선체 중앙의 전후방에서 설치한 보이드 구역

판 패널(plate panel)
보강재, 1차 지지부재(PSM), 격벽 등과 같은 구조부재에 의하여 둘러싸이고 지지
되는 보강되지 않은 판, 요소판 패널(EPP) 참조

판(plating) 보강재, 1차 지지부재 또는 격벽에 의해 지지되는 판

선미루(poop) 선박의 최후단에 위치한 폐위선루 하부구역

선미루 갑판(poop deck) 선박의 후단에 위치한 보호갑판 위의 첫 번째 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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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용어의 정의 (계속)

용어 정의

1차 지지부재
(primary support members)

선체외판 및 탱크경계(예, 이중저늑판 및 거더, 선측 횡구조, 갑판 트랜스버스, 격
벽 스트링거 및 종격벽에 대한 수직 웨브)의 전체 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 거더 또는 스트링거류 형식의 부재

프로펠러 포스트(propeller post) 보링되는 선미재의 전방 포스트

러더 포스트(rudder post) 타가 매달려 있는 선미재의 후방 포스트(또는 선미 포스트)

스캘럽(scallop) 판 용접선의 연속용접을 허용하기 위하여 보강재에 뚫은 구멍

스카핑 브래킷
(scarping bracket)

2개의 오프셋(off-set) 구조부재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브래킷

부재치수(scantling) 구조부재의 물리적 치수

갑판배수구(scupper) 갑판으로부터 직접 또는 관을 통하여 배수를 위한 개구

현창(scuttle)
어떤 구획에 접근하기 위한 갑판 또는 다른 곳의 작은 개구로서, 일반적으로 뚜
껑, 덮개 또는 문을 가짐

쉐더판(shedder plate)
파형격벽 구조에 있어서 잔여 화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파형에 접하여 설치되는 
경사판 

현측후판(sheer strake) 선측외판의 상부 판

스툴 정판(shelf plate) 격벽 스툴 상부에 위치하는 수평판

외판(shell envelope plating) 강력갑판을 제외하고 유효한 선체거더를 형성하는 외판 

선측늑골(side frame) 산적화물선에서 선측외판에 설치되는 수직 보강재

선측외판(side shell) 만곡부 외판 상부 외판 중 선측 부분을 형성하는 외판 

단일선측부재
(single skin members)

웨브, 부착판에 의하여 형성되는 상부 플랜지 및 면재에 의하여 형성되는 하부 플
랜지로 구성되는 이상적인 보 같은 구조부재

천창(skylight)
유리 원형창의 유무에 관계없이 기관실 또는 선원실 등을 위한 통풍통으로서 역
할을 하는 갑판개구

슬롭탱크(slop tank)
탱크세척 후 화물탱크로부터 나오는 유수 혼합물을 모으기 위해 사용되는 유조선
의 탱크 

SOLAS 해상인명안전협약 1974

구역(space) 탱크를 포함해서 각 개별 구역

스테이(stay) 불워크 및 창구코밍의 브래킷 

선수재(stem) 선수 전단에서 경계를 짓는 선체외판에서의 봉 또는 판

선미(stern) 선박의 후단부

선미재(stern frame)
선박의 선미를 형성하는 선체의 후단에 부착되는 고강도 부재들. 즉, 러더 포스트, 
프로펠러 포스트 및 프로펠러를 위한 구멍을 포함한다.

선미관(stern tube)
추진축이 통과하여 프로펠러가 이르도록 하는 관으로서 축계에 대하여 선미 베어
링 역할을 한다. 물 또는 기름 윤활방식으로 할 수 있다.

보강재(stiffener) 2차 지지구조부재에 대한 공통적인 용어

스툴(stool) 격벽의 지지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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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용어의 정의 (계속)

용어 정의

스트레이크(strake) 종/횡 방향으로 이어진 외판, 갑판, 격벽 등의 단위 판

강력갑판(strength deck) 최상층 전통갑판

스트링거(stringer) 수직 웨브늑골에 취부된 수평 거더 

스트링거 판(stringer plate) 갑판의 외측후판

선루(superstructure) 1장 1절 [2.4.6] 참조

SWL 안전사용하중

탱크(tank)
해수, 청수, 기름, 액체화물, FO, DO 등과 같은 액체를 운송하기 위한 구역에 대
한 일반적인 용어

탱크 정부(tank top) 화물탱크의 상부를 형성하는 수평 판

예인 페넌트(towing pennant) 선박을 예인하는데 사용되는 긴 로프

톱사이드 탱크(top side tank)
일반적으로 선측에 길이 방향으로 배치되며, 산적화물선의 화물창 상부 모서리를 
차지하는 탱크

트랜섬(transom) 선미 끝단을 형성하는 구조배치

트랜스버스 링(transverse ring)
이중저 늑판, 수직 웨브 및 횡갑판 거더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선체 횡단면에서 나
타나는 모든 횡 부재

트랜스버스 웨브
(transverse web frame)

선박의 종 방향 구조와 연결되는 횡 방향 1차 지지구조

트리핑 브래킷(tripping bracket) 비틀림에 의하여 압축을 받는 구조부재의 보강용 브래킷

트렁크(trunk) 갑판실과 유사하나 하층갑판이 없는 갑판 구조물

중간갑판(‘tween deck) 화물탱크에서 상갑판과 탱크정부 사이에 있는 갑판을 이르는 용어

얼리지(ullage) 탱크 내의 빈 공간으로 표시되는 양

보이드 스페이스(void) 선박에서 폐위된 빈 공간

제수격벽(wash bulkhead) 탱크 내의 부분 격벽 또는 개구를 갖는 격벽

수밀(watertight) 주위 구조에 대한 설계수압에서 누수를 방지하는 구조

노천갑판(weather deck)
모든 해치 및 개구에 풍우밀 잠금장치를 가지는 요소가 있는 햇빛 또는 파랑 등
에 노출된 갑판의 단면 또는 갑판

풍우밀(weathertight) 모든 해상상태에서 해수 침입을 방지하는 것

웨브(web) 부착판에 수직으로 설치되는 보강재의 구성요소

웨브 프레임(web frame) 갑판 트랜스버스를 포함한 횡 방향 1차 지지부재(PSM)

바람 및 물막이 스트레이크
(wind and water strakes)

평형수와 최고 만재흘수선 사이에 있는 선측외판의 스트레이크 

윈들러스(windlass) 앵커 체인을 내리고 올리는 윈치 

선측 탱크(wing tank) 내측 종격벽과 선측외판으로 경계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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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적하지침서 및 적하지침기기

1. 일반 요건

1.1 적용

1.1.1
이 절은 적하지침 정보에 대한 최소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1.1.2
승인된 적하지침서 및 승인된 적하지침기기가 선박에 제공되어야 한다.

1.1.3
적하지침서 및 본선 적하지침기기에서 정의된 종강도 및 국부강도에 대한 제한 및 해당 복원성 요건을 초과하지 않
는다면, 실제 운항에 있어서 선박은 적하지침서에 명시된 적재상태와 다르게 적재할 수 있다.

1.1.4
적하지침서에 관한 요건은 [2]에, 적하지침기기에 관한 요건은 [3]에 규정되어 있다. 

1.2 연차검사 및 정기검사

1.2.1 
각 연차검사 및 정기검사 시에, 승인된 적하지침서가 본선에서 사용가능한지 확인되어야 한다.

1.2.2
선장은 정기적인 간격으로 시험 적재상태를 적용하여 적하지침기기의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2.3
각 정기검사 시에 이러한 확인은 검사원의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2. 적하지침서

2.1 일반요건

2.1.1 정의
승인된 적하지침서는 선박의 최종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적하지침서라 함은 다음을 기술하는 문서이다. 

• 정수중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의 허용한계를 포함하여, 원양항해 및 항내 / 보호수역을 위한 선박설계의 기초가 
되는 적재조건 평형수 교환절차 및 입거절차에서 명시된 조건을 적하지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정수중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의 계산결과 및 해당되는 경우, 면외하중으로 인한 제한사항
• 해당되는 경우, 구조(창구덮개, 갑판, 이중저 등)에 대한 허용 국부하중
• 관련 운항 제한사항

2.1.2 승인의 조건
승인된 적하지침서는 선박의 최종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조가 선박의 주요 특성(예, 경하중량, 부력분포, 탱크 
용적 또는 용도 등)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적하지침서를 최신화하여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적하지침기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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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도 최신화하여 재승인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된 흘수, 정수중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과 원래 승인된 자료와의 
차이가 2 % 보다 작은 경우에는 새로운 적하지침 및 최신화된 적하지침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적하지침서는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일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 번역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2.1.3 적하조건
적하지침서는 4장 8절에 정의된 것과 같이, 선체 치수 승인의 기초가 되는 설계(화물 및 평형수)적재조건, 적절히 세
분화된 입출항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에 공통 적하조건이 4장 8절 [2]에 나열되어 있다. 

2.1.4 운항 제한사항
적하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운항 제한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 강도계산용 흘수 

• 선체 중앙부에서의 설계 최소 평형수 흘수 

• 전방 이중저 평형수 탱크 만재상태시의 전방 설계 슬래밍 평형수 흘수 

• 어느 전방 이중저 평형수 탱크 공창시의 전방 설계 슬래밍 평형수 흘수 

• 최대 허용 화물밀도 
• 적하지침서 상의 모든 적하조건에서의 최대 화물밀도  
• 설계속도
• 정수중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의 허용 값 및 포락선 결과(envelope result)

산적화물선은 원양 항해에서 평형수 겸용 화물창이 부분 적재된 상태로 운항할 수 없다는 것을 적하지침서에 반드시 
나타내어야 한다.

2.2 유조선에 특정된 요건

2.2.1
적하지침서는 4장 8절 [3]에 명시된 적하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2.1]에 추가하여 적용한다.

2.3 산적화물선에 특정된 요건

2.3.1
적하지침서에는 4장 8절 [4]에 명시된 적하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2.1]에 추가하여 적용한다.

2.3.2
적하지침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 4장 4절에 따른 화물창 침수상태에서 정수중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의 허용 값과 포락선 결과
• 만재흘수 시 공창이 될 수 있는 화물창 또는 이들의 조합. 만일 만재흘수 시 공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를 

적하지침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 4장 8절 [4.3]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각 화물창의 중앙부에서의 흘수에 대한 함수로서 각 화물창의 화물 및 이중

저에 적재된 내용물에 대한 최대 허용질량 및 최소 요구질량
• 해당 화물창의 평균흘수에 대한 함수로서 2개의 인접한 화물창의 화물 및 이중저에 적재된 내용물에 대한 최대

허용질량 및 최소 요구질량. 4장 8절 [4.3]에서 정의된 것처럼, 이러한 평균흘수는 2개의 중앙부 화물창에서 흘
수를 평균함으로서 계산될 수 있다.

• 산적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한 화물특성의 상세와 함께 탱크 정부에 작용하는 최대 허용하중
• 갑판 및 창구덮개에 작용하는 최대 허용하중. 선박이 갑판 또는 창구덮개 상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승인되지 않

은 경우, 이것은 적하지침서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 실행 가능한 평형수 교환율을 기반으로 하여 터미널과 합의된 적하계획과 최대 평형수 교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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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적절한 입출항 조건, 다음의 추가 적재상태가 적하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최대 흘수에서 경량화물 및 중량화물의 균일 적재상태
• 해당되는 경우, 최대 흘수에서 경량화물 및 중량화물의 격창 적재상태
• 평형수 적재상태. 상부 현측탱크, 호퍼 및 이중저 탱크에 인접한 평형수 화물창을 가지는 선박인 경우, 상부 현

측탱크, 호퍼 및 이중저 탱크가 공창인 상태에서 평형수 화물창을 만재할 때 강도상으로 만족되어야 한다.
• 단기 항해상태 즉 적절한 경우, 제한된 양의 연료유를 싣고 최대 흘수까지 적재된 선박의 항해상태
• 여러 항구에서의 적하 / 양하 상태
• 해당되는 경우, 갑판화물 적재상태
• 해당되는 경우, 해상에서의 전형적인 평형수 교환절차
• 적용되는 경우, 균일적재, 해당 부분적재 및 격창적재에 대하여 화물 적하의 시작으로부터 만재상태까지의 전형

적인 적하 절차. 각 상태에 대한 전형적인 양하 절차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전형적인 적하/양하 절차는 또한 
적용되는 강도한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전형적인 적하 절차는 또한 적하율 및 평형수 배출
용량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되어야 한다. 참고로, 그림 1은 적하 절차 요약서의 예를 나타낸다. 

3. 적하지침기기

3.1 일반요건

3.1.1 정의
적하지침기기라 함은 지정된 계측점에서, 임의의 적재상태 또는 평형수 상태에서 정수중 굽힘 모멘트, 전단력, 및 해
당되는 경우 면외하중과 같은 관련 운항 한계정보가 명시된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방식의 기기를 말한다. 
적하지침기기는 본선 장비에 대한 선박 사양이며, 계산결과는 승인된 선박에만 적용가능하다. 
승인된 적하지침기기는 승인된 적하지침서를 대신할 수 없다.

3.1.2 적하지침기기 승인 조건
적하지침기기는 우리 선급의 규칙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승인은 다음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해당되는 경우, 형식승인을 받았는지 확인
• 선박의 최종 자료가 사용되었는지 확인 
• 모든 계측점의 수 및 위치에 대한 수락
• 모든 계측점에서의 관련 허용 값에 대한 적합
• 합의된 시험조건에 따라 본선 장비의 적절한 설치 및 작동에 대한 확인, 그리고 작동 설명서 사본 1부의 본선 

비치 여부

개조가 선박의 주요 특성(예: 경하중량, 부력분포, 탱크용적 또는 용도 등)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적하지침서를 최
신화하여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적하지침기기 시스템도 최신화하여 재승인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된 흘수, 정
수중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이 원래 승인된 자료와 2 % 보다 작은 경우에는 새로운 적하지침 및 최신화된 적하지침
기기 시스템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 
적하지침기기에는 항상 작동 설명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적하지침기기의 작동 설명서 및 출력자료는 사용자가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만일 영어가 아닌 경우, 영어 번역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하지침기기의 작동은 설치 후 검증되어야 한다. 적하지침기기의 합의된 시험조건과 작동 설명서가 본선에 비치여
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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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산적화물선에 대한 특정 요건

3.2.1 일반사항
BC-A, BC-B 및 BC-C 선박인 경우, 적하지침기기는 다음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되어야 한다.

• 화물창의 중앙부에서 흘수의 함수로서 화물 및 이중저에 적재된 내용물의 질량
• 임의의 인접한 2개의 화물창에 대하여 이들 화물창의 평균흘수의 함수로서 화물 및 이중저에 적재된 내용물의 

질량
• 화물창 침수상태에서 정수중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이 명시된 허용치를 초과하지 아니함.

3.2.2 승인 조건
BC-A, BC-B 및 BC-C 선박인 경우, 승인은 다음 요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 모든 계측점에서의 선체거더 굽힘 모멘트의 허용 값에 대한 적합
• 모든 계측점에서의 선체거더 전단력의 허용 값에 대한 적합
• 흘수의 함수로서 각 화물창의 화물 및 이중저에 적재된 내용물의 질량의 허용 값에 대한 적합 
• 흘수의 함수로서 임의의 2개의 인접한 화물창에서 화물 및 이중저에 적재된 내용물 질량의 허용 값에 대한 적합 

4. 산적화물선에 대한 적하특성

4.1 적하 / 양하 절차에 대한 지침

4.1.1 적용범위
[4]의 요건은 길이  이 150 m  이상인 산적화물선에 적용한다.

4.1.2
대표적인 적하 / 양하 절차는 적하 / 양하율, 평형수 주입 / 배출용량 및 적용되는 강도 제한사항에 주의해서 작성되어
야 한다.

4.1.3   
대표적인 적하 / 양하 지침은 건조자에 의해 승인용으로 준비 및 제출되어야 한다.

4.1.4
대표적인 적하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경량화물 및 중량화물의 격창 적재상태
• 경량화물 및 중량화물의 균일 적재상태
• 제한된 양의 연료유를 싣고 최대흘수까지 적재된 선박인 경우 단기 항해상태
• 여러 항구에서의 적하 / 양하상태
• 갑판화물상태
• 블록적하(block loading)

4.1.5
적하 / 양하 절차는 항구에 따라 정해지거나 대표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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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적하 / 양하 절차는 화물의 적재 시작부터 만재시까지 단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하역장치의 위치가 새로운 화물
창으로 변경될 때가 하나의 단계가 된다. 각 단계는 문서화되어 우리 선급에 제출되어야 한다. 종강도에 추가하여, 
각 화물창의 국부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4.1.7  
각 적재상태에 대한 모든 단계의 요약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약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각 단계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가 강조되어야 한다.

• 각 단계에서 각 화물창의 적재량 
• 각 단계에서 각 평형수 탱크의 평형수 배출량
• 각 단계의 완료시점에서의 정수중 최대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
• 각 단계의 완료시점에서의 선박의 트림 및 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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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화물의 적하 / 양하에 대한 지침의 기재양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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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편 1부 2장

 일반 배치 설계

제 1 절  일반사항

제 2 절  격벽 배치

제 3 절  구획 배치

제 4 절  접근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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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일반사항

1.1.1  
이 장은 선박의 일반적인 구조배치 요건을 규정한다.

1.1.2
상시 유인 구역의 배치는 선급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표준에 따라 퉁풍장치, 조명, 소음 및 진동에 대한 고려가 포함
되어야 한다.(4절 [1.1.1]부터 [1.1.3]까지 참조)

1.1.3
통상 무인 구역의 배치는 선급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표준에 따라 정기적 점검, 검사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명 및 통
풍장치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야 한다.(4절 [1.1.1]부터 [1.1.5]까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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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격벽 배치

1. 수밀격벽 배치

1.1 수밀격벽의 수 및 배치

1.1.1
모든 선박은 최소한 다음의 횡 수밀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a) 한 개의 선수격벽
b) 한 개의 선미격벽
c) 기관구역 전방에 한 개의 격벽과 기관구역 후단에 한 개의 격벽, 단, 기관구역 후단의 격벽은 선미격벽으로 간

주할 수 있다.

전기추진설비(electrical propulsion plant)를 갖는 선박의 경우, 발전기실 및 기관실 모두 수밀격벽으로 폐위되어야 
한다.

1.1.2
[1.1.1] 및 [1.1.2]의 요건에 추가하여, 격벽의 수와 배치는 구획, 침수성 및 손상복원성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배치되
어야 하며, 기국의 요건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1.1.3
구획 요건을 따르지 않는 길이 150 m  미만의 산적화물선의 경우, 표 1에 의한 것보다 적은 수의 격벽이 설치되어서
는 아니 된다. 

길이 (m ) 선미부에 기관실을 가지는 선박에 대한 격벽의 수(1)

 90 ≤    105 4

105 ≤    120 5

120 ≤    145 6

145 ≤    150 7
(1) 선미격벽과 기관실 후단격벽은 동일한 것이다.

표 1  길이 150 m 미만 산적화물선에 대한 격벽의 수

1.1.4
화물창 구역의 격벽은 가능한 한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1.2 <Void>

1.2.1
<Void>

1.2.2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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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수격벽

2.1 선수격벽의 위치와 범위

2.1.1
선수격벽은 모든 선박에 설치되어야 하고 건현갑판까지 도달하여야 한다. 선수격벽은 주관청에 의해 허가되어진 것
을 제외하고 기준점으로부터 후방의 0.05   또는 10 m  중 작은 값과 0.08   또는 0.05  + 3 m  중 큰 값 
사이에 위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준점은 [2.1.2]에 따른다.

2.1.2
구상선수가 없는 선박의 기준점은  이 측정되는 수선 상에서 선수재의 전단과 일치하는  의 전단으로 한다. 
구상선수가 있는 선박의 기준점은  의 전단으로부터 선수 방향으로 다음에 의한 거리  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거리  는 다음 위치 중에서 최소가 되는 위치로 한다.  

(a)  로부터 구상선수 연장부의 전단까지 거리의 절반  
(b) 0.015 
(c) 3.0 m

2.2 선수격벽의 배치

2.2.1
일반적으로 선수격벽은 한 평면이어야 한다. 다만, [2.1.1] 및 [2.1.2]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계단부 또는 리쎄스를 설
치할 수 있다. 

2.2.2
문, 맨홀, 상설 출입구 또는 통풍 덕트는 건현갑판 하방의 선수격벽에 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선수격벽이 건현갑판 
상방까지 연장된 경우, 연장부 내 개구의 수는 설계 및 선박 고유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유지되
어야 한다.(1장 2절 [2.1] 참조)

3. 선미격벽

3.1 일반사항

3.1.1 일반사항
수밀구획 내에 선미관 및 타 트렁크를 폐위하는 선미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축계의 배치에 의하여 수밀구획 내에 
선미관을 폐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 배치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3.1.2
구획 분할과 관련하여 선박의 안전도가 저해되지 않는다면, 선미격벽은 건현갑판 하부에 계단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3.1.3
선미관 및 / 또는 타 트렁크의 설치가 요구되지 않는 기기에 의하여 추진 및 / 또는 조종되는 선박의 경우 선미격벽의 
위치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3.1.4
선미격벽이 최고 만재흘수선 상부로 확장될 경우, 건현갑판보다 낮은 격벽갑판에서 선미격벽의 경계를 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격벽갑판을 설치할 경우, 해당 갑판 또는 상부에서 러더 스톡은 수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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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구획 배치

1. 코퍼댐

1.1 정의

1.1.1
코퍼댐이라 함은 양측의 구획이 공통 경계를 갖지 아니하도록 배치된 빈 공간을 말하며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코퍼댐은 적절히 통풍되고 배수설비가 제공되며, 적절한 검사, 유지보수 및 안전한 탈출을 위한 
충분한 크기의 기밀구조이어야 한다. 

1.2 코퍼댐의 배치

1.2.1
코퍼댐은 액체탄화수소(연료유, 윤활유 포함)를 수용하는 구획과 청수(기관과 보일러를 구동하기 위한)를 수용하는 구
획 및 소화용 액체포말을 수용하는 탱크 사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1.2.2
사람이 소비하는 물을 저장하는 탱크는 인체에 위험한 물질을 포함하는 다른 탱크와 코퍼댐으로 격리되어야 한다. 
비고 1 : 일반적으로, 청수 또는 평형수 탱크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간주한다.

1.2.3
모서리가 접하는 경우, 이들 탱크는 인접한 것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1.2.4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러한 탱크를 포함하는 공간의 특성 및 치수와 관련하여 실행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 [1.2.1]에 따른 코퍼댐은 면제할 수 있다.

• 인접하는 공통 경계의 판 두께가 6장 4절에 의한 두께에 추가하여 각각 청수탱크 또는 보일러 공급수 탱크의 
경우 2.0 mm , 그 이외의 탱크의 경우 1.0 mm 를 증가시켜야 한다. 

• 공통 경계 판의 필렛 용접 각목의 합은 판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 1장 2절 [3.8.4]과 관련하여 1.0 m  증가된 설계압력으로 구조시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2. 이중저

2.1 일반사항

2.1.1
SOLAS II-I/9 에 규정된 선저 또는 선측 손상 시 선박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보통 크기의 건 탱크(dry tank)
를 포함하여, 수밀탱크의 부근에는 이중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 이중저의 범위

2.2.1
산적화물선의 경우, 이중저는 실행 가능한 또한 선박의 설계 및 고유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선수격벽으로부터 
선미격벽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유조선의 경우, 이중저는 화물창 구역과 펌프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펌프실 하방에 있는 이중저는 MARPOL, Annex I, Ch 4, Reg.22에 적합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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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이중저가 설치되어야 하는 곳에 있어서, 내저판은 선저를 만곡부까지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선측까지 도달하여야 한
다.

2.3 이중저의 높이

2.3.1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이중저 높이는 다음 값 중 작은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유조선 :  /15 또는 2 m , 단 어느 단면에서도 외판에서 수직으로 측정한 거리가 1.0 m  이상이어야 한다.
• 산적화물선 :  /20 또는 2 m , 단 용골선과 평행한 면으로부터 내저판까지 수직으로 측정한 거리가 0.76 m  

이상이어야 한다.

2.4 이중저 탱크 내의 작은 웰  

2.4.1
이중저에 설치된 작은 웰은 필요 이상으로 깊은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선박의 축로 후단에서는 외저까지 도달
하는 웰의 설치가 허용될 수 있다. [2.1]의 규정에 적합한 이중저에 의한 보호와 동등한 정도의 보호를 제공하는 배
치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 선급은 기타 웰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3. 이중선측

3.1 이중선측 폭

3.1.1 유조선
이중선측의 최소 폭  는 다음의 값 중 작은 것 이상이어야 한다. 단, 1.0 m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m )

   (m )

3.1.2 산적화물선
이중선측이라 함은 이중저와 갑판을 연결하는 종격벽과 선측외판으로 구성되는 선박의 측면 배열을 의미한다. 호퍼
사이드 탱크와 톱사이드 탱크가 설치되는 경우, 이중선측 구조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이중선측의 최소폭  는 선측외판에 수직으로 측정한 값이 1 m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3.2 이중선측 내부의 최소 간격

3.2.1 정의
최소 간격은 내/외부 선체에 설치된 보강재의 내부 표면을 연결하는 가정된 선 사이에서 측정된 가장 짧은 거리로서 
정의된다.

3.2.2 최소 간격 치수
이중선측 내부 보강재의 내부 표면 사이의 최소 간격은 다음의 치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내부 및/또는 외부 선체가 횡 늑골 방식일 경우 : 600 mm
• 내부 및 외부 선체가 종 늑골 방식일 경우 : 800 mm

화물창의 평행부 바깥에서의 간격은 감소될 수 있지만 600 m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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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4.1 <삭제>

4.1.1
<삭제>

5. <삭제>

5.1 <삭제>

5.1.1
<삭제>

6. <삭제>

6.1 <삭제>

6.1.1
<삭제>

7. 평형수 탱크

7.1 평형수 탱크의 용량 및 배치

7.1.1
모든 선박은 평형수 항해 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의 평형수 탱크를 가져야 한다. 평형수 용량은 
적어도 경하중량과 평형수 만으로 구성된 조건을 포함하여, 모든 항해 및 모든 평형수 조건에서, 선박의 흘수 및 트
림이 다음 요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 유조선의 경우, Ch 4, Sec 8, [3.1]
• 유조선의 경우, 추가하여, 호깅 또는 새깅에 대한 수정을 제외한 선체 중앙부 형 흘수,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m )

• 산적화물선의 경우, Ch 4, Sec 8,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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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접근 및 탈출 설비

1. 화물구역

1.1 일반사항

1.1.1 특별고려
향상된 안정성 및 생산성을 포함한 인적요소 고려사항은 IACS Rec. No.132 또는 우리 선급에 의하여 승인된 인체
공학 기준을 사용하여 고려될 수 있다.
접근에 대한 특별한 고려사항이나 요구사항(예: 의도하지 않은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CO2실의 보안 제한)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제한사항은 본 편의 규칙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신속히 선급의 검토를 위해 문제를 제기
해야 한다.

1.1.2 폐위구역
모든 폐위된 구역은 용이한 점검, 검사 및 유지보수를 위해 적절한 접근배치(개인 보호 장비를 포함한 적절한 복장을 
하고 필요한 모든 도구와 시험 장비를 사용하는 인원이 검사에 방해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접근)로서 접근이 가
능하여야 한다. 설계상 접근이 실행 불가능한 작은 밀폐된 공간에 대하여는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특별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선급에 의해 승인된 산업표준에 따라 검사 인력 또는 선원의 비상 대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준
비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1.1.3 SOLAS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구역
SOLAS Ch II-1, Reg.3-6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구역일 경우, 건조자는 우리 선급이 인정한 산업표준에 따라 
용이한 점검, 검사 및 유지보수를 위해 적절한 접근 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1.1.5] 참조)
또한 우리 선급에 의해 승인된 산업표준에 따라 검사 인력 또는 선원의 비상 대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준
비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설계상 접근이 실행 불가능한 작은 밀폐된 공간에 대하여는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특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4 통상 무인 구역의 통풍장치
규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통상 무인 구역은 자연 또는 강제통풍을 통해 환기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통풍장
치는 머쉬룸 통풍장치, 구즈넥 통풍장치, 풍우밀 덮개가 있는 통풍장치 등으로 되어야 한다.
환기는 상시 또는 임시 기계 통풍장치를 통해 되어야 하고 환기통 또는 탱크 개구나 통풍장치를 통해 적절한 환기가 
되어야 한다.

1.1.5 통상 무인 구역의 상시 접근수단
규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통상 무인 구역의 상시 접근수단은 SOLAS Ch II-1, Reg.3-6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
다.
SOLAS Ch II-1, Reg.3-6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밀폐구역일 경우, 가능한 한 관련 협약과 결의서를 적용하여
야 한다. 항해 중 접근하지 않는 구역으로 접근 또는 구역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하거나, 유지보수 또는 정기적 검사를 
위해 접근해야 하는 구역에 제공되는 개구의 크기는 난형(oval)이거나 우리 선급에 의해 승인된 산업표준에 따른 원
형인 경우 600 mm × 400 mm  이상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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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물구역 및 전방구역

2.1 일반사항

2.1.1 접근수단
각각의 구역에는 SOLAS, Ch II-1, Reg 3-6에 규정되어 있는 접근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아래의 선종에 
적용하여야 한다.

• 유조선
• 톤수와 상관없이 길이가 150 m  이상인 산적화물선  

 
2.1.2
모든 탱크는 용이한 검사를 위하여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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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편 1부 3장

 구조 배치 설계

제 1 절  재료

제 2 절  순 치수 방법

제 3 절  부식추가

제 4 절  부식방지

제 5 절  한계상태

제 6 절  구조 상세 원칙

제 7 절  구조의 이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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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재료

1. 일반사항

1.1 재료의 규격

1.1.1   
건조 중 사용되는 재료는 규칙 2편 1장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재료의 사양(예, 제조, 화학성분, 기계적 성질, 용접)을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경우, [1.1.1]에 따른 것 외의 
다른 재료도 허용될 수 있다.

1.2 재료시험 

1.2.1   
재료는 규칙 2편 1장의 관련 요건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1.3 제조법

1.3.1

이 절의 요건은 용접, 냉간 및 열간 제조과정이 IACS UR W 를 반영한 우리 선급의 규칙 및 / 또는 문서에 정의된 
현행 정상적인 작업관행 및 재료에 대한 규칙 2편 1장의 관련 요건에 적합하게 수행됨을 전제로 한다. 
특히,

• 모재 및 용접 방법은 재료의 사용 용도에 따라 규정된 제한조건을 따라야 한다. 
• 용접 전에 예열이 요구될 수 있다. 
• 용접, 냉간가공 또는 열간가공 후에 적절한 열처리 과정이 요구될 수 있다.

2. 선체 구조용 강재

2.1 일반

2.1.1 탄성계수(young's modulus) 및 포아송 비
탄소강의 탄성계수는 206,000 Nmm 로 하며 포아송 비(Poisson's ratio)는 0.3 으로 한다.

2.1.2 강재의 등급 및 기계적 성질
최소 항복강도가 235 Nmm 인 강을 일반 강도의 선체구조용 강으로 간주하며, 이를 연강 ‘MS’ 로 표시한다. 최소 
항복강도가 이보다 더 높은 강은 선체구조용 고장력강으로 간주하며 ’HT’ 로 표시한다.
선체구조용 압연강재의 재료등급(Material grade)은 다음에 따른다.

(a) A, B, D 및 E 는 연강의 종류를 표시한다.
(b) AH, DH 및 EH 는 고장력강의 종류를 표시한다.

선박 건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강재의 기계적 성질은 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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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의 강재등급
( ≤ 100 mm )

최소 항복응력
 (Nmm )

인장강도 
 (Nmm )

A, B, D, E 235 400 - 520

AH32, DH32, EH32, FH32 315 440 - 570

AH36, DH36, EH36, FH36 355 490 - 630

AH40, DH40, EH40, FH40 390 510 - 660

표 1  선체 강재의 기계적 성질 

2.1.3
표 1에 규정한 것 이외의 고장력강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지침 참조)

2.1.4 고장력강
선체구조에 최소 항복응력( ) 235 Nmm 이외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선체거더 강도 및 구조부재의 치수는 
[2.2]에서 정의되는 재료계수  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1.5 선박의 비치서류
선박에는 선체구조에 사용된 강재의 종류와 등급을 나타내는 도면이 비치되어야 한다. 표 1에 규정한 것 이외의 강
재가 사용된 경우, 해당 강재의 화학적 및 기계적 성질과 작업 기준 또는 권고사항이 도면과 함께 비치되어야 한다.

2.2 재료계수, 

2.2.1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선체 구조부재의 치수를 결정하기 위한 연강 및 고장력강의 재료계수  는 최소 항복응력
( ) 에 따라 표 2에 의한다. 최소 항복응력( ) 이 중간에 해당하는 경우, 재료계수  는 선형 보간법에 의한다. 
항복응력이 390 Nmm 보다 큰 강재의 경우,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최소 항복응력  (Nmm ) 

235 1.0

315 0.78

355 0.72

390 0.68

표 2  재료계수 

2.3 강재의 등급

2.3.1
다양한 강도부재에 사용되는 강재는 표 3에서 표 7에 규정한 재료의 사용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것이어서는 아니 된
다. 일반적인 요건은 표 3을 따르며, 길이가 150 m  및 250 m 를 넘는 선박, 길이가 150 m 를 넘는 단일선측 산적
화물선에 대한 추가 요건은 각각 표 4에서 표 6까지 따른다. 두께에 따른 각 구분의 선체 구조부재에 대한 재료등급 
요건은 표 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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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 구분 강재의 급별

○ 2차(secondary):
A1 종격벽 판(1차 강도부재 제외)
A2 강력갑판이 아닌 노출갑판(1차 강도부재 및 특급부재 제외)
A3 선측외판

- 중앙부 0.4   이내 : I
- 중앙부 0.4   이외 : A/AH

○ 1차(primary):
B1 선저외판(평판용골 포함)
B2 강력갑판(특급부재 제외)
B3 강력갑판 상부의 종통부재(해치코밍 제외)
B4 강력갑판에 접합되는 종격벽 판
B5 강력갑판에 접합되는 톱사이드 탱크 판(해치 사이드 거더) 및 경사판

의 최상부판

- 중앙부 0.4   이내 : II
- 중앙부 0.4   이외 : A/AH

○ 특급(special):
C1 강력갑판의 현측후판(1)

C2 강력갑판의 스트링거 판(1)

C3 이중선측 구조를 구성하는 종격벽에 접합되는 갑판의 강판은 제외한 
종격벽에 접합되는 갑판의 강판(1)

- 중앙부 0.4   이내 : III
- 중앙부 0.4   이외 : II
- 중앙부 0.6   이외 : I

C4 컨테이너선과 유사한 화물창구 형상을 갖는 선박의 화물창구의 선외측 
모서리부의 강판       

- 중앙부 0.4   이내 : III
- 중앙부 0.4   이외 : II
- 중앙부 0.6   이외 : I
- 화물창 구역 : III 급 이상

C5 화물 창구 모서리부의 강판 - 중앙부 0.6   이내 : III
- 화물창 구역의 기타구역 : II

C6 길이  이 150 m  미만인 선박으로서 전 폭에 걸쳐 이중저를 가는 선
박의 만곡부 외판 

- 중앙부 0.6   이내 : II
- 중앙부 0.6   이외 : I

C7 만곡부 외판(C6 이외의 선박)(1) - 중앙부 0.4   이내 : III
- 중앙부 0.4   이외 : II
- 중앙부 0.6   이외 : I

C8 길이가 0.15   이상인 종 방향 창구코밍(코밍 정판과 플랜지 포함)
C9 종 방향 창구코밍의 끝단 브래킷 및 갑판실 연결부분

- 중앙부 0.4   이내 : III
- 중앙부 0.4   이외 : II
- 중앙부 0.6   이외 : I
- D/DH 이상

(비고)
(1) 선박의 중앙부 0.4  사이에 III 급의 강판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 1조의 강판(single strake)의 너비는 

“ (mm )” 이상이어야 하며 1,800 mm 를 넘을 필요는 없다.

표 3  강재의 사용구분 (Class and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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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 구분 강재의 등급

종강도에 기여하는 강력갑판의 종 방향 판 중앙부 0.4   이내 : B/AH급

강력갑판 상부의 종 방향 판 중앙부 0.4   이내 : B/AH급

선저와 강력갑판 사이에 연속하는 내측 종격벽이 없는 선박의 단일선측 
외판(single side strake)

화물창 구역 내 : B/AH급

표 4  길이가 150 m 를 넘는 선박에 대한 강재의 최소 등급

구조부재 구분 강재의 등급

강력갑판의 현측후판(1) 중앙부 0.4   이내 : E/EH급

강력갑판의 스트링거 판(1) 중앙부 0.4   이내 : E/EH급

만곡부 외판(1) 중앙부 0.4   이내 : D/DH급

(비고)
(1) 선박의 중앙부 0.4   사이에 E/EH 급의 강판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 1조의 강판(single strake)의 너비는 

“ (mm )” 이상이어야 하며 1,800 mm 를 넘을 필요는 없다.

표 5  길이가 250 m 를 넘는 선박에 대한 강재의 최소 등급

구조부재 구분 강재의 등급

선측늑골의 하부 브래킷(1), (2) D/DH 급

빌지호퍼 경사판 또는 내저판과 외판과의 교차점의 상·하방 0.125   위치의 
두 점 사이를 전체 또는 일부 포함하는 선측외판(2) D/DH 급

(비고)
(1) 여기서 ‘하부 브래킷’이란 빌지호퍼 경사판 또는 내저판과 외판과의 교차점의 상방 0.125  위치까지의 선측늑골의 

하부의 웨브 및 하부 브래킷의 웨브를 의미한다.
(2) 늑골의 스팬  은 지지구조 간의 거리로 정의한다.(2부 1장 4절 표 5 참조)

표 6  길이가 150 m 를 넘는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강재 최소 등급

구분 I II III

건조 두께 (mm ) MS HT MS HT MS HT

 ≤ 15 A AH A AH A AH

15 <  ≤ 20 A AH A AH B AH

20 <  ≤ 25 A AH B AH D DH

25 <  ≤ 30 A AH D DH D DH

30 <  ≤ 35 B AH D DH E EH

35 <  ≤ 40 B AH D DH E EH

40 <  ≤ 50 D DH E EH E EH

표 7  I, II 및 III 등급에 따른 사용 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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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표 3 부터 표 6에서 규정하지 않은 강도부재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이 인정한 경우 A/AH 급 강을 사용할 수 있다.

2.3.3
일반적으로 선미재, 타, 러더혼 및 샤프트 브래킷의 강판은 II 등급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4 낮은 대기온도에 노출되는 구조

2.4.1
대기온도가 낮은 해역에서 운항하도록 설계된 선박의 경우에는 1장 2절 [3.4.4]를 참고한다.

2.5 두께 방향 특성

2.5.1
T 이음 또는 십자 이음부를 부분 또는 완전용입으로 용접하는 경우, 그리고 판재가 두께 방향(압연 면에 직각 방향)
으로 큰 변형응력을 받는 경우에는 규칙 2편 1장 310.에서 정하는 두께 방향 특성시험에 합격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승인도면 상에는 요구되는 재료기호의 뒤에 “Z” 를 부기하여 이들 강재를 지정하여야 한다.(예: EH36Z)

2.6 스테인리스 강

2.6.1 
온도 상승에 따른 스테인리스 강의 강도 저하는 재료의 탄성계수  와 재료계수  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스테인리스 강은 사안별로 우리 선급에 의하여 고려되어야 한다.(지침 참조)

3. 단강품 및 주강품

3.1 일반

3.1.1
구조부재로 사용되는 단강품 및 주강품(이하 주단강품이라 한다)의 화학성분 및 기계적 성질은 2편 1장의 관련 요건
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2
용접 구조로 사용되는 주단강품은 우리 선급이 목적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기계적 화학적 특성을 가진 것이어
야 한다.

3.1.3
사용되는 주단강품은 2편 1장의 관련 요건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3.2 단강품

3.2.1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 단강품 대신에 압연봉강(rolled bar)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 및 시험과 관련하
여 규칙 2편 1장 6절의 단강품에 대한 규정 대신에 규칙 2편 1장 3절 301.의 압연봉강에 대한 요건에 따르도록 요구
할 수 있다.



13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3 장 구조 배치 설계 1 부 3 장 1절

72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3.3 주강품

3.3.1
선수재, 선미재로 사용되는 주강품은 일반적으로 규칙 2편 1장 5절 501.의 관련 요건에 적합한 규격 최소 인장강도 
 = 400 Nmm 를 갖는 C 또는 C-Mn 계의 용접 구조용 주강재로 제조할 수 있다. 

3.3.2
선체 강도에 기여하는 주판(main plating)에 주강품을 용접하는 경우에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우리 선급은 이러한 주강품에 대하여는 추가의 특성 및 비파괴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그 주강품이 용접
되는 강판의 충격특성에 적합한 충격특성 및 비파괴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4. 알루미늄 합금

4.1 일반

4.1.1
선루, 선실, 창구덮개, 헬리콥터 플랫폼 또는 그 외의 국부요소에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
고자 하는 알루미늄 합금의 사양 및 제작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재료요건 및 구조 치수는 규칙 2편 1장 8절의 요건에 적합하여야한다. Al-Mn 계의 5000계열 알루미늄 합금과 
Al-Mn-Si 계의 6000 계열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4.1.2
저온에 사용되는 구조 또는 기타 특별한 용도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4.1.3
특별히 인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알루미늄 합금의 탄성계수(young's modulus)는 70,000 Nmm 그리고 포아송 비
는 0.33 으로 한다.

4.1.4
모든 알루미늄 합금과 강구조의 연결방법의 상세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 압출 판재(extruded plating)

4.2.1
압출 판재(extruded plating)라 불리는 판과 보강재로 구성된 압출 형재(extrusions)를 사용할 수 있다. 

4.2.2
일반적으로, 압출 판재의 사용은 갑판, 격벽, 선루 및 갑판실로 제한된다. 압출 판재를 다른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3
압출 판재는 보강재가 주응력의 방향과 평행하게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4.2.4
압출 판재와 주요 부재와의 연결부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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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용접 이음부의 기계적 특성

4.3.1
용접 입열은 가공경화(5000 계열 다만, O 상태 또는 H111 인 경우는 제외) 또는 열처리(6000 계열)에 의해 경화된 
알루미늄 합금의 기계적 강도를 국부적으로 저하시킨다.

4.3.2
5000 계열 알루미늄 합금의 용접 상태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O 상태 또는 H111 인 상태와 같다. 적절히 증명되는 경
우, 더 높은 기계적 특성치를 고려할 수 있다. 

4.3.3
6000 계열 알루미늄 합금의 용접 상태의 특성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재료계수, 

4.4.1
알루미늄 합금의 재료계수  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lim
′



lim
′  : 용접 상태에서의 모재의 최소 항복응력  

′ (Nmm ), 다만, 용접 상태에서의 모재의 최소 인장강도 
′ 의 70 %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 용접 상태에서의 재료의 최소 인장강도(Nmm ) 로 다음에 따른다.
    

′       
 
′  : 용접 상태에서의 재료의 최소 항복응력(Nmm ) 로 다음에 따른다.

    
′       

  : 출하 상태에서의 모재의 최소 항복응력(Nmm )
  : 출하 상태에서의 모재의 최소 인장강도(Nmm )
 ,  : 표 8에 따른다.

알루미늄 합금  

가공경화 처리를 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합금 
(어닐링된 O 상태 또는 어닐링된 평평한 H1111 상태인 5000 계열)

1 1

가공경화에 의해 경화된 알루미늄 합금 
(O 상태 또는 H1111 상태 이외의 5000 계열)

 
′ /  

′ /

열처리에 의해 경화된 알루미늄 합금(6000 계열)(1)  
′ /  0.6

(1) : 열처리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 계수  은 표 9에 정의한 야금학적 이음효율 계수  와 동등하게 본다.  

표 8  알루미늄 합금 - 용접 구조용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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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합금 성질상태 총 두께(mm ) 

6005A(개 단면 형강) T5 또는 T6
 ≤ 6 0.45

 > 6 0.40

6005A(폐 단면 형강) T5 또는 T6 전체 0.50

6061(형강) T6 전체 0.53

6085(형강) T6 전체 0.45

표 9  알루미늄 합금 - 야금학적 이음 효율계수   

4.4.2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알루미늄 합금을 용접하는 경우, 부재치수의 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계수  는 결합되는 
두 종류의 알루미늄 합금의 재료계수 값 중 큰 값으로 한다.

4.5 기타

4.5.1
기름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탱크, 코퍼댐 및 펌프실 내에는 알루미늄 부착품(fittings)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기름
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탱크, 코퍼댐 및 펌프실 내에 알루미늄 부착품, 장치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경우, 2부 2장 
2절 [1.2]에 규정하는 알루미늄 희생양극(anode)에 대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4.5.2
도교(gangways) 등과 같은 무거운 이동식 알루미늄 구조물의 밑면은 흠집(smear)의 생성을 막기 위하여 견고한 플
라스틱이나 목재 커버 또는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한 보호 장치는 구조물에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5. 기타 재료 및 제품

5.1 일반

5.1.1
주철제 부품(허용된 경우), 동 및 동합금 제품, 리벳, 앵커, 체인 케이블, 크레인, 마스트, 데릭포스트, 데릭, 부속품과 
와이어로프 같은 기타 재료 및 제품은 규칙 2편 1장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5.1.2
규칙 2편 1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혹은 기타 특수한 재료의 사용은 사안 별로 우리 선급에 의하여 고려되어
야 한다. 이러한 경우, 그 재료의 허용을 위한 요건이 승인되어야 한다. 

5.2 주철제 부품(iron cast parts)

5.2.1
회주철, 가단주철 또는 구상 흑연주철로 만든 부품은 일반적으로 응력이 낮은 2차 부재 요소의 제작에만 허용된다.

5.2.2
보통 주철은 창과 현창(side scuttles)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적합한 종류의 고급 주철의 사용은 사안별로 우리 
선급에 의하여 고려되어야 한다.(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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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순 치수 방법

기호
이 장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 참조

  : 순 두께(mm )
  : 부식추가(mm )
  : 총 두께(mm )
  :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높이(mm )
   :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높이(mm )
   :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두께(mm ) 
  :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면재 너비(mm )
  :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면재 두께(mm )
   :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 부착판의 두께(mm )
  :  형강의 플랜지 연장 거리(mm ) (그림 3 참조)
  : 웨브의 상단으로부터 L3 형강의 플랜지에서 상면까지의 거리(mm ) (그림 3 참조)
    : 건조 두께. 신조선 단계에서 주어지는 실제 두께(mm )      
    : 제공 총 두께(mm ), [1.2.2]에 정의된 두께
    : 요구 총 두께(mm ), [1.2.1]에 정의된 두께
  : 제공 순 두께(mm ), [1.2.3]에 정의된 두께
  : 설계 생산 여유(mm ): 설계 또는 생산 상황에 맞추기 위하여 설계자 또는 건조자에 의하여 적용된 치수 

결정의 결과로서, 제공 총 두께와 요구 총 두께 사이의 두께 차이(요구 순 두께와 제공 순 두께 사이에 
있는 두께 차이도 동일) 두께의 차이는 추가적인 부식여유로서 고려되지 않는다.

  : 요구 순 두께(mm ), [1.3.1]에 요구된 두께
    : 자발적 추가 두께(mm ),  에 추가하여, 부식쇠모를 위하여 선주 또는 건조자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추가

되는 여유 두께(mm )
  : 예비 두께(mm )로서, 0.5 mm 로 한다. 
 ,   : 3장 3절 표 1에 정의된 것과 같이, 고려되는 구조부재의 한 면의 부식추가(mm )

1. 일반

1.1 적용

1.1.1 순 두께 방법
구조 요소의 순 두께  는 설계기준에 따른 구조강도에 대하여 요구된다. 구조 요소에 대한 부식추가  는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순 치수 요건과는 독립적으로 구해진다. 이 방법에서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식을 다루기 위하
여 추가되는 두께와 순 두께는 명확히 구분된다. 이 방법에서는 선체 수명 동안 부식에 관한 구조의 상태를 명백하
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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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순 치수 방법 

1.1.2 국부 및 전체적인 부식
순 두께 방법에 있어서 국부 부식과 전체적인 부식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국부 부식은 판 부재나 보강 부재와 같
은 국부 구조부재의 균일한 부식으로 규정하며, 전체적인 부식은 주요 구조부재나 선체거더와 같은 광범위한 범위의 
전체적인 평균 부식으로 규정한다. 

1.1.3 총 치수의 예외
총 부재 치수의 값으로 직접 구해진 항목들은 순 두께 방법을 따르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다음 항목들은 선주 추가 
여유를 제외한 부식추가는 이미 포함하고 있다. 총 치수 요건은 “gr” 의 접미사로 식별되며 예시는 다음과 같다.

• 11장 1절에 정의된 선루 및 갑판실의 치수
• 단강 및 주강으로 만든 거대 부품의 치수

1.2 총 치수와 순 치수의 정의

1.2.1 요구 총 두께
요구 총 두께 _ (mm ) 는 요구 순 두께에 3장 3절에 따른 부식추가를 더하여 얻어지는 두께로서, 다음 식으로 
구한다.


   

1.2.2 제공 두께
제공 총 두께    (mm ) 는 신조선 단계에서 주어지는 총 두께로서, 다음과 같이 건조 두께로부터 자발적 추가 
두께를 빼서 구한다.


 _  _

1.2.3 제공 순 두께
제공 순 두께  (mm ) 는 다음과 같이 제공 총 두께로부터 부식추가를 빼서 구한다.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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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식추가의 적용

1.3.1
요구 순 두께  는 규칙에 따라 계산된 순 두께에 가까운 0.5 mm  단위로 반올림한 값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a) 10.75 ≤   11.25 mm 에 대하여, 규칙 요구 두께는 11.0 mm 이다. 
(b) 11.25 ≤   11.75 mm 에 대하여, 규칙 요구 두께는 11.5 mm 이다. 

1.3.2 
규정에서의 부식추가의 적용은 다음에 따른다.:

• 판의 제공 순 두께는 판의 요구 순 두께와 같거나 커야 한다.
• 국부 지지부재의 요구 순 단면계수, 관성 모멘트와 전단면적 특성치는 부착된 판, 웨브 및 플랜지의 순 두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국부지지 부재의 순 단면 치수는 그림 2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이 요구 단면계수 
및 웨브 순 두께는 끝단 브래킷이 없는 부분에 적용한다.

• 1차 지지부재와 선체거더의 제공 순 단면 특성치는 모든 구조부재에 적용되는 표 1에 나타나있는 적용 부식추가
를 뺀 제공 총 치수를 기준으로 하는 요구 순 단면적 특성치와 같거나 커야한다. 

• 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제공 총 치수에서 표 1에 따른 부식추가를 빼서 구한다. 부착판의 경우, 부식추가의 
절반을 부착판 양측에서 뺀다.  

• 부식추가는 3절 [1.2]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규칙에서는 설계자나 선주에 의해 추가된 추가 두께는 고려되지 않는다. 

구조 항목 특성/해석 유형 적용된 부식추가

최소 두께 (1차 지지부재를 
포함하는 모든 부재)

· 두께 

국부강도
(판, 보강재 및 창구 늑골)

· 두께 / 단면특성 

· 강성 / 특성 
· 좌굴강도



1차 지지부재(규정)
· 두께 / 단면특성 0.5 

· 강성 / 웨브 및 플렌지의 특성 
· 좌굴강도



FEM에 의한 강도평가 

· 화물탱크 / 화물창 0.5 

· 좌굴강도 

· 국부 상세요소 분할 0.5 

· 명확한 상세요소 분할 지역 0.5 

선체거더 강도
· 단면특성 0.5 

· 좌굴강도 

선체거더 극한강도
선체거더 잔존강도

· 단면특성 0.5 

· 좌굴강도 / 붕괴강도 0.5 

피로평가(간이 응력해석)
· 선체거더 단면특성
· 국부 지지부재

0.5 

피로평가(유한요소 응력해석)
· 소격격자 FE모델
· 매우 정밀한 요소 분할

0.5 

표 1  총 치수에 적용된 부식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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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강

형강

평강

그림 2  국부 지지부재의 순 단면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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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부 지지부재의 순 단면특성 (계속)

형강

형강

구평강 및 유사 형상

순 횡단면적, y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및 단면의 중립축 위치는 단면의 표면 두께에서 부식
두께 0.5  을 빼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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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부식추가   

기호

 : 총 부식추가(mm )
 ,  : 표 1에 따른 고려하는 구조부재의 한 면의 부식추가(mm )
  : 예비 두께(mm )로서, 0.5 mm 로 한다.

1. 일반

1.1 적용

1.1.1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부식추가는 C-Mn 강, 스테인리스 강, 스테인리스 클래드강 및 알루미늄 합금강에 적용한다. 
스테인리스 클래드 구조물의 노출된 탄소강 표면에 대한 부식추가는 표 1의 상응하는 구획에 따른다. 다른 재료에 
대한 부식추가는 우리 선급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부식추가 결정

1.2.1
구조부재 두 면의 각 면에 대한 부식추가    또는   는 표 1에 따른다.
구조부재의 각 면에 대한 총 부식추가  (mm ) 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다.

           

주어진 구획의 내부 부재에 대하여는, 총 부식추가  (mm ) 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다.

         

여기서   은 표 1에 규정한 값으로 그 구획에 노출된 한 표면에 대한 것이다.
   는  가 0.5 mm  올림 한 것을 의미한다. 
스테인리스 강 혹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구획의 경계부 및 내부재의 총 부식추가,  (mm ) 는 다음과 같이 구한
다. 

    

스테인리스 클래드강의 경우, 탄소강 표면의 부식추가    및 스테인리스 강 표면의 부식추가   는 각각 다음과 같
이 구한다. 

•    = 표 1에 따른 값
•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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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총 부식추가의 최솟값
일반 보강재의 웨브나 면재 및 1.5 mm 로 적용되는 건 구역 내부재를 제외하고 총 부식추가는 2.0 mm  보다 작게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부식추가의 최솟값은 스테인리스 강, 스테인리스 클래드강 또는 알루미늄 합금강으로 만들
어진 구조부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2.3 보강재
보강재의 부식추가는 부착판과의 접합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1.2.4 
국부 구조물의 부재 / 판이 두개 이상의 부식추가 값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 가장 두꺼운 부식추가 값을 전체 
판에 적용한다.

구획 종류 구조부재

 또는 

유조선
 ≥  m  
BC-A 또는 
BC-B 선박

그 외 
BC 선박

평형수 탱크, 
빌지탱크, 
드레인 저장탱크, 
체인로커(1)

1차 부재의 면재
탱크 정부에서 하방 3 m  이내(4) 2.0

상기 외 1.5

그 외 부재(2)(3)
탱크 정부에서 하방 3 m  이내(4) 1.7

상기 외 1.2

화물유 탱크, 
슬롭탱크

1차 부재의 면재
탱크 정부에서 하방 3 m  이내(4) 1.7

NA

상기 외 1.4

내저판 / 탱크 하부 2.1

그 외 부재
탱크 정부에서 하방 3 m  이내(4) 1.7

상기 외 1.0

산적화물창(5)

횡격벽

상부(6)

-

2.4 1.0

하부스툴 : 경사판, 수직판 및 정
부판(7) 5.2 2.6

그 외 부분 3.0 1.5

그 외 부재

상부(6)

1.8 1.0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선측늑골 
상단 브래킷의 웨브 및 플렌지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선측늑골 
하단 브래킷의 웨브 및 플렌지

2.2 1.2

그 외 부분 2.0 1.2

호퍼탱크 경사판, 내저판 3.7 2.4

대기에 노출
노출갑판의 판 1.7

그 외 부재 1.0

해수에 노출

최소 설계 평형수 흘수선과 강도 계산용 흘수선 간 사
이의 외판

1.5

상기 이외의 외판 1.0

표 1  구조부재의 한 표면에 대한 부식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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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구조부재의 한 표면에 대한 부식추가 (계속)

구획 종류 구조부재

 또는 

유조선
 ≥  m  
BC-A 또는 
BC-B 선박

그 외 BC 
선박

연료유 탱크 및 윤활유 탱크 0.7

청수탱크 0.7

보이드 구역(8)
통상 접근하지 않는 구역(예를 들어, 볼트붙이 맨홀만
을 통해 접근 가능한), 파이프 터널 및 산적 화물창 혹
은 평형수 화물창으로 사용되지 않는 스툴의 내부

0.7

건 구역 기관구역, 펌프룸, 창고, 조타기실 등의 내부 0.5
(1) 체인로커 바닥의 상면으로부터 상방 3 m  이내의 판 표면에는 1.0 mm 를 더한다.
(2) 평형수 탱크와 가열되는 화물유 탱크/슬롭탱크 사이의 판 경계의 경우 평형수에 노출되는 판의 표면에는 0.5 mm

를 추가한다. 평형수 탱크 내부의 평형수 탱크와 가열된 화물유 탱크 또는 연료유 탱크/윤활유 탱크/슬롭탱크 간의 
경계에 붙은 보강재의 면재와 웨브의 표면에는 각각 0.3 mm 를 추가한다. 가열된 기름탱크는 어떠한 형태의 가열 
기능(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가열코일)을 갖춘 탱크/슬롭탱크를 의미한다.

(3) 평형수와 가열된 연료유/윤활유 탱크 사이의 판 경계의 경우 평형수에 노출된 표면에는 0.7 mm 를 추가한다.
(4) 이 사항은 탱크 정부가 노천갑판인 화물탱크/슬롭탱크 및 평형수 탱크에만 적용된다. 3 m  거리는 탱크 정부와 평

행으로 수직으로 측정된다,
(5) 건 화물창은 산적 건화물 운송용 화물창으로서 평형수를 운송하는 화물창을 포함한다.  
(6) 화물창의 상부라 함은 톱사이드와 내측 종격벽 또는 선측외판과의 연결부 보다 상부에 있는 구역에 해당한다. 톱

사이드 탱크가 없는 경우, 화물창 상부는 화물창 높이의 상부 1/3 에 해당한다.(평면 격벽이 산적 화물창에 설치되
는 경우, 격벽의 상부는 같은 방법으로 정의된다.) 

(7) 만약 하부스툴이 없거나(즉, 기관실 격벽이나 선수 격벽) 평면 격벽이 설치된 경우, 이 부식추가는 창구 내의 반대
편 격벽 스툴의 높이까지 적용하여야 한다. 반대편 격벽에 스툴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수직 범위는 내저판으로부
터 해당 화물창의 호퍼탱크의 경사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3 m  이상일 필요는 없다.

(8) 외판에 대한 부식추가를 결정할 때, 파이프 터널은 평형수 탱크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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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부식방지

1. 일반

1.1 보호되어야 하는 구조

1.1.1 해수 전용 평형수 탱크
선박의 모든 해수 전용 평형수 탱크는 효율적인 부식방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1.1.2 화물유 탱크
화물유 탱크는 2부 2장 2절 [1]의 요건에 적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1.1.3 산적화물선
산적화물선의 이중 선측의 보이드 구역 및 화물창은 2부 1장 2절 [2.2] 및 2부 1장 2절 [2.3]에 각각으로 규정된 요
건에 적합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1.1.4 좁은 구역
비접근성으로 인해 검사 및 보수가 쉽지 않는 선수미 단의 좁은 구역은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보호 물질로 채워야 한
다. 

2. 희생 양극

2.1 선체에 양극 부착

2.1.1
모든 양극은 초기 및 운항 중 소진되더라도 완전한 부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에 잘 부착되어야 한다. 다음의 
방법들이 허용될 수 있다.

a) 연속 필렛 용접으로 구조물에 연결되는 강재 코어(steel core)
b) 멈춤 너트를 갖는 최소 두 개의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볼트에 의하여 별도의 지지물에 부착. 다만, 기타 기계

적 방법의 클램핑은 허용될 수 있다. 

2.1.2
양극은 평면 격벽판 상의 보강재 또는 보강재 부근에 나란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외판에 부착 되어서는 아니 
된다. 양극의 양 끝단이 상대 운동을 할 수 있는 분리된 부재에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2.1.3
강재 코어(steel core)나 지지물이가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에 용접되는 경우, 지지부재의 단부, 브래킷 토우부 
또는 유사한 고응력 발생부는 피하여야 한다. 비대칭 부재에 용접되는 경우 웨브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25 mm 이
상 떨어져서 용접하여야 한다. 면재가 대칭인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경우에는 자유단을 피해 웨브 또는 면재
의 중심선에 설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극은 고장력강 면재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1.4 화물유 탱크
화물유 탱크 내부에 음극방식 시스템이 설치된다면, 2부 2장 2절 [1]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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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한계상태

1. 일반사항

1.1 한계상태

1.1.1 정의
한계상태는 요건을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 구조물의 상태로 정의된다. 구조물과 관련하여 다음의 한계상태 범주로 
나눌 수 있다.

• 사용성 한계상태(SLS)는 규정된 요건을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 최종 한계상태(ULS)는 비 손상상태에서 최대 하중부담 능력, 최대 허용 변형율 또는 변형에 상응하는 상태를 말

한다. 
• 피로 한계상태(FLS)는 시간 변동(주기적) 하중의 영향으로 인한 강도 저하에 상응하는 상태를 말한다.
• 사고 한계상태(ALS)는 사고 상황에서 견디는 구조물의 능력에 관련된 상태를 말한다. 

1.1.2 사용성 한계상태
통상적인 사용에 관련한 사용성 한계상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 구조의 사용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구조부재/비구조 요소의 효율성 또는 외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부 손상
• 구조부재 또는 비구조 요소나 안전 장비의 기능의 효율적인 사용 및 외관에 영향을 주는 허용할 수 없는 변형

사용성 한계상태의 정의에서, ‘외관’의 의미는 외적미관이 아닌 과도한 처짐과 광범위한 균열과 같은 기준에 관련된
다. 

1.1.3 최종 한계상태 
최대 하중부담 능력 또는 일부 경우에는 최대 허용 가능한 변형율 또는 변형에 상응하는 최종 한계상태는 다음을 포
함한다.

• 파단이나 과도한 변형 또는 불안정성(좌굴)으로 인한 단면, 부재 또는 연결부의 최대 저항능력의 한계 도달
• 구조의 과도한 항복, 변형 혹은 일부가 소성 메카니즘에 들어선 상태

1.1.4 피로 한계상태
피로 한계상태는 주기적 하중으로 인한 구조부재의 피로능력이 설계 피로수명 이하인 상태를 뜻한다. 

1.1.5 사고 한계상태
사고 한계상태는 비정상적인 상황 또는 사고 상황에서 저항하는 구조물의 능력과 관련된다. 다른 구획으로의 계속적
인 침수가 진행되지 않는 어느 구획의 침수는 한계상태로 고려된다. 한계상태는 비정상적인 하중이나 사고하중을 받
는 다음의 비손상상태 또는 제한 시간동안 환경하중을 받는 손상상태와 관련된다.

• 안전수명
• 환경
• 재산(선박과 화물)

사고 한계상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 구획의 손실 없는 구조강도의 손실
• 구조강도 및 구획의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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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손상 유형     

1.2.1
발생 가능한 여러 손상 유형은 선체구조의 다양한 부분과 관련될 수 있다. 각 손상 유형은,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한계상태와 관련되어 있다. 표 1에는 한계상태와 관련하여 선체구조 안전성의 평가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손상 유
형이 나타나있다.

고려하여야 하는 가능한 손상 
유형

한계상태(1)

SLS ULS FLS ALS

항복(yielding) Y Y - Y

소성붕괴(plastic collapse) - Y - Y

좌굴(buckling) Y Y - Y

파단(rupture) - Y - Y

피로균열(fatigue cracking) - - Y -

취성파괴(brittle fracture)(2) - - - -
(1) "Y“ 는 구조평가가 수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2) 강재등급의 규칙 요건에 따라 조절된다.

표 1  고려하여야 하는 한계상태와 관련된 손상 유형

1.2.2 항복 
항복 손상 유형은 면내응력과 수직응력이 조합되어 고려하는 구조부재에 소성변형이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유형이다. 
국부 소성변형은 구조부재 내에서 유발된 응력이 허용치 이내로 유지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SLS, ULS, ALS 상태 내
에서 조절된다. 

1.2.3 소성붕괴
소성붕괴 손상 유형는 일반적으로 큰 면외 충격압력을 받는 국부 구조부재에서 발생한다. 이 손상 유형에서는 국부 
구조부재에 영구적인 면외 변형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유형은 통상적인 소성 설
계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ULS, ALS 상태 내에서 조절된다. 

1.2.4 좌굴
좌굴 손상 유형은 압축하중을 받는 구조부재의 불안정 현상이다. 구조부재의 응력이 탄성 좌굴응력에 도달하게 되면, 
압축하중을 받는 동안 탄성(복원 가능한)좌굴이 발생한다. 이러한 좌굴 손상 유형은 SLS 에 대하여 규제된다. 압축하
중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가장 약한 구조부재의 좌굴로 인하여 응력이 재분배되며 일부 구조부재는 항복응력에 도
달한다. 큰 탄성 변형을 포함한 이러한 좌굴 손상 유형는 ULS 또는 ALS 상태 내에서 조절된다. 압축하중이 가해지지 
않을 경우, 좌굴로 인한 손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구조부재내의 응력이 항복응력을 초과하게 되면 소성(복원되지 않는)좌굴이 발생한다. 그 결과 소성좌굴 때문에 
인한 상당한 영구변형이 나타난다. 이 복원되지 않는 좌굴 손상 유형은 선체거더 강도 관점에서 ULS 혹은 ALS 상태 
내에서 조절된다. 

1.2.5 파단
파단 손상 유형은 고려하는 구조부재가 재료의 항복응력을 넘어서는 큰 인장응력을 받아 파괴가 발생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손상 유형은 ULS 또는 ALS 상태 내에서 조절되지만, 이 손상 유형의 평가는 항복 손상의 정도를 규정함으로
써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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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취성파괴
취성파괴는 재료, 온도, 두께에 좌우된다. 그러므로 이 유형은 강재등급의 재료 규칙 요건에 따라 조절된다.

1.2.7 피로 균열
이 손상 유형은 위에서 언급된 손상 유형과는 다르며 FLS 상태 내에서 조절된다. 

2. 기준

2.1 일반사항

2.1.1
다양한 구조 요소에 대한 관련 한계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규칙에 포함된 강도평가는 
표 2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항복 검토, 좌굴 검토, 최종강도 검토, 피로검토로 정의된다. 

구조 요소(1) 항복 검토 좌굴 검토 최종강도 검토 피로 검토

국부부조
보강재 Y Y Y(2) Y

판 Y Y Y(3) -

1차 지지부재 Y Y Y(2) Y

선체거더 Y Y(4) Y -

(1) "Y“ 는 구조평가가 수행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2) 최종강도 검토는 좌굴 검토에 포함된다.
(3) 판의 최종강도 검토는 판의 항복 검토 식에 포함된다.
(4) 선체거더 강도에 기여하는 보강재 및 판의 좌굴 검토는 선체거더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으로 
  인한 응력에 대하여 수행한다.

표 2  구조강도 평가

2.2 사용성 한계상태

2.2.1 선체거더
선체거더의 항복 검토에 대하여, 응력은 확률 수준  의 하중에 대응한다.

2.2.2 판
1차 지지부재를 구성하는 판의 항복 및 좌굴 검토에 대하여, 응력은 확률 수준  의 하중에 대응한다.

2.2.3 보강재
보강재의 항복 검토에 대하여, 응력은 확률 수준  의 하중에 대응한다.

2.3 최종 한계상태

2.3.1 선체거더
선체거더의 최종강도는 부분 안전계수를 추가한 확률 수준  의 선체거더 하중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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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판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 사이의 판의 최종강도는 확률 수준  의 하중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2.3.3 보강재
보강재의 최종강도는 확률 수준  의 하중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2.4 피로 한계상태

2.4.1 구조 상세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와의 연결부 및 산적화물선의 창구 모서리부 갑판의 자유단과 같은 대표적인 용접 구조의 피
로수명은 휘핑-스프링잉(whipping-springing) 효과를 포함한 확률 수준  의 하중을 기본으로 한 장기분포하중
으로부터 평가된다. 

2.5 사고 한계상태

2.5.1 선체거더
산적화물선의 경우, 화물창 침수 및 손상조건에서 선체거더의 최종강도 및 항복강도는 5장 1절 및 5장 2절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유조선과 산적화물선의 잔존강도는 충돌 또는 좌초로 인한 손상에 대하여 5장 3절에 따라서 평가
되어야 한다.

2.5.2 이중저 구조
산적화물선의 경우, 화물창 침수조건에서의 이중저 구조는 2부 1장 3절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2.5.3 격벽구조
산적화물선의 경우, 화물창 침수조건에서의 격벽 구조는 2부 1장 3절 및 2부 1장 4절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2.5.4 판,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
판,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는 침수 시 6장의 항복강도 기준 및 8장 3절의 좌굴강도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3. 충격하중에 대한 강도 검토

3.1 일반사항

3.1.1
전방의 선저 슬래밍, 선수 충격 및 그랩 촉(grab chocks)과 같은 충격하중에 대한 구조응답은 하중면적, 하중크기 
및 격자 구조에 좌우된다.

3.1.2
격자를 구성하는 구조부재, 즉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 사이의 판 및 부착판을 포함한 보강재의 최종강도는 가해지는 
최대 충격하중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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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구조상세 원칙

기호
이 장에서 정의되지 않는 기호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1. 적용

1.1 일반사항

1.1.1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이 절의 요건은 선루와 갑판실을 제외한 선체구조에 적용된다.

2. 일반 원칙

2.1 구조적 연속성

2.1.1 일반
다음 부위는 구조적 연속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늑골 방식이 변화하는 부위
• 1차 지지부재 또는 보강재의 연결부 끝단
• 화물창 구역과 선수 / 선미 구역 및 기관구역 간의 전환(transition)구역 부위
• 선루의 측면과 격벽 끝단 부위

구조부재의 끝단에서는 적절한 지지구조를 설치하여 구조적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부재의 단면특성의 
급격한 변화는 피하여야 한다. 구조가 전환될 때는 부드럽게 되어야 한다.

2.1.2 종 방향 부재 
종 방향 부재는 강도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선체거더 종강도에 기여하는 종 방향 부재는 선박의 
선수미 방향으로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연장시켜야 한다. 특히 화물창 구역 내의 종격벽 부근에서의 구조적 연속성
은 화물창 구역을 넘어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종격벽과 일렬로 설치된 대형 트랜지션 브래킷(예, 스카핑 브래킷)이 
이러한 구조적 연속성을 달성 가능한 수단이다.

2.1.3 1차 지지부재
1차 지지부재는 강도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웨브 높이 또는 단면의 급격한 변화는 피하여야 
한다.

2.1.4 보강재
보강재는 강도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선체거더 종강도에 기여하는 보강재가 선체 중앙부 0.4
  구간 내의 1차 지지부재를 관통할 때는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선체 중앙부 0.4   구간 바깥까지 연
속시켜야 한다. 보강재가 큰 개구, 지지대 및 부분거더 부위에서 중단된다면, 끝단 연결부위의 구조적 연속성을 위하
여 보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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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판
서로 다른 두께의 판이 연결될 때, 판의 건조 두께의 차이는 하중전달 방향으로 두꺼운 판 두께의 50 % 를 초과하여
서는 아니 된다. 이 요건은 또한 국부 삽입판(이중저 거더, 늑판 및 내저판의 삽입판)에 의한 보강에도 적용한다.
(예: 이중저 거더, 늑판 및 내저판의 삽입판)

2.1.6 용접 이음
높은 응력집중 영역에서는 용접 이음을 피해야 한다.

2.2 국부보강

2.2.1 너클의 보강
a) 너클은 면외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보강재 또는 동등한 수단을 너클과 나란히 설치하여 보강한다. 
b) 주요부재(외판, 종격벽 등)에 너클이 있는 경우, 전단하중을 전달하도록 웨브, 브래킷 혹은 형강 형태의 보강이 

주요부재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림 1의 호퍼 경사판의 상부 너클에 대한 보강의 예를 참조한다. 
c) 종 방향으로 깊지 않는 너클의 경우, 너클의 상하 종통재 사이에 좁은 간격의 칼링을 너클에 가로질러 설치하

여야 한다. 갑판 캠버 너클과 같이 깊지 않는 너클에 높은 면외하중 및/또는 높은 면내하중을 받지 않는 경우 
칼링 또는 다른 형식의 보강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d) 일반적으로, 너클과 너클선을 따라 일직선상으로 설치되는 보강재 간의 거리는 50 mm  이하이어야 한다. 그렇
지 않다면, 설계자는 9장에 따른 피로해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1  너클 보강의 예

2.2.2 상설접근설비를 위한 부착물 부위의 보강 
상설접근설비를 위한 선체구조에의 부착물 부위에는 강도와 위치를 고려한 국부적 보강이 제공되어야 한다.   

2.2.3 집중하중을 받는 부위의 갑판구조 보강
윈들러스, 갑판기계, 크레인, 마스트 및 데릭 포스트 같은 집중하중을 받는 부위의 갑판구조는 보강되어야 한다.

2.2.4 삽입판에 의한 보강
삽입판은 최소한 용접되는 판과 같은 항복강도 및 등급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2.1.5]를 참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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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체거더 종강도에 기여하지 않는 종부재의 연결

2.3.1
5장 1절 [2.2.2]에 정의된 강력갑판 또는 선저에서의 선체거더 응력이 5장 1절 [2.2.1]에 정의된 연강의 허용응력보다 
큰 경우, 창구코밍, 거터 바(gutter bars), 강력갑판의 개구, 빌지 킬처럼 선체거더 종강도에 기여하지 않고 강력갑판 
또는 선저외판 및 만곡부 외판에 용접된 종부재는 강력갑판 또는 선저외판과 같은 규격 최소 항복응력을 갖는 강재
로 만들어져야 한다. 

2.3.2
[2.3.1]의 요건은 해치코밍, 스트링거 및 거더와 같이 선체거더 종강도에 기여하는 1차 구조 지지부재의 웨브 또는 
이러한 부재의 선체거더 응력이 연강의 5장 1절 [2.2.1]에 따른 허용응력보다 높을 경우의 내저판에 용접되는 불연속 
종 보강재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3. 보강재

3.1 일반사항

3.1.1
모든 종류의 보강재(웨브 보강재 제외)는 그 단부에서 연결되어져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스닙단(sniped 
ends)이 허용될 수 있다. [3.2]에서 [3.4]는 여러 형태의 연결(브래킷 단부, 브래킷이 없는 단부 또는 스닙단)에 대한 
요건이다. 

3.1.2
그림 2에 보여진 것처럼 보강재의 웨브와 판 사이의 각도가 50도 미만인 경우, 트리핑 브래킷이 설치되어야한다. 만
일 비대칭 보강재의 웨브와 판 사이의 각도가 50도 미만인 경우, 보강재의 면재는 웨브와 판의 결합각이 큰 쪽에 설
치하여야 한다.

그림 2  50도 미만인 각을 가지는 보강재

3.2 연속되지 않은 보강재의 브래킷 단부 연결

3.2.1
브래킷에 의하여 종부재 강도의 연속성이 제공되는 경우, 1차 지지부재의 양면에 배치되는 브래킷은 정확하게 정렬
되어야 하고, 브래킷의 치수는 결합된 보강재 / 브래킷의 단면계수 및 유효 교차 단면적이 해당 부재의 그것들보다 
작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  

3.2.2
브래킷 단부 연결에 있어서, 보강재와 브래킷의 연결부 및 브래킷과 지지부재의 연결부에서의 강도 연속성이 유지되
어야 한다.   

보강재 면재는 열린(큰)
각 쪽에 취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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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브래킷과 보강재 사이의 연결부는 연결부의 어떠한 부분에서도 그 단면계수가 보강재에 요구되는 단면계수 이상이 
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3.2.4 웨브 순 두께
브래킷 웨브의 순 두께  (mm ) 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13.5 mm  보다 클 필요는 없다.

 ≥    


  

  

 : 플랜지 또는 자유단 보강재가 있는 브래킷의 경우, = 0.2
           플랜지 또는 자유단 보강재가 없는 브래킷의 경우, = 0.3
  : 보강재의 순 요구 단면계수(cm ), 두 개의 보강재가 연결된 경우,   는 작은 보강재의 것으로 한다.
   : 보강재 재료의 규격 최소 항복응력(Nmm )
   : 브래킷 재료의 규격 최소 항복응력(Nmm )

3.2.5 불연속 보강재 단부의 브래킷
불연속 보강재 단부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해진 암 길이  (mm ) 를 갖는 브래킷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는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 1.8 : 보강재 웨브의 끝단이 지지되고, 브래킷이 보강재 웨브와 일직선상에 용접되는 경우나       
                       용접을 위한 불가피한 오프셋(offset)을 가지는 연결의 경우(그림 3 (c) 참조) 

  = 2.0   : 그 외의 경우 (그림 3 (a), (b) 및 (d) 참조)

  : 플랜지 또는 자유단 보강재가 있는 브래킷의 경우,  = 65
플랜지 또는 자유단 보강재가 없는 브래킷의 경우,  = 70

    : [3.2.4]에 따른 보강재의 순 요구 단면계수(cm )
   : [3.2.4]에 따른 최소 순 브래킷 두께(mm ) 

그림 3 (b)와 유사하지만 겹침이 없는 연결의 경우, 브래킷 암 길이는   ≥  이어야 한다.
그림 3 (c)와 (d)의 유사한 작은 보강재가 1차 지지부재 또는 격벽에 연결되는 연결의 경우, 브래킷의 암 길이는 
 의 2 배 이상이어야 한다. 

3.2.6 다른 암 길이를 갖는 브래킷
판에서부터 브래킷 토우까지 계측되는 암 길이는 그 합이 2   보다는 커야하며, 각각의 길이는 0.8   이상이어
야 한다.( 는 [3.2.5]의 정의에 따른다) 

3.2.7 브래킷의 자유단 보강 
자유단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자유단 보강재의 웨브 높이  (mm ) 는 다음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 [3.2.4]에 따른 보강재의 순 요구 단면계수(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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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불연속 보강재의 브래킷 암 길이

3.3 브래킷이 없는 연결부

3.3.1
브래킷이 없는 연결부는 변위 및 회전이 방지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3.4 스닙단

3.4.1
동적하중이 작은 곳에서 보강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판의 순 두께  (mm ) 가 다음보다 작지 않은 경우, 스닙단을 사
용할 수 있다.

  

  






   : 고려하는 설계하중에 대한 보강재의 설계압력(kNm )
  : 고려하는 설계하중에 대한 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 1.2, 허용기준 AC-S 경우
  = 1.1, 허용기준 AC-SD 경우

일반적으로 선미부의 프로펠러 추진 영역이나 기관구역의 기관 또는 발전기 부근의 구조에는 스닙 보강재가 사용되어
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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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브래킷 토우와 스닙 보강재 끝단은 인접 부재와 가까운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브래킷 또는 보강재가 판의 반대면 
상의 다른 부재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는다면, 최대 거리는 40 mm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스닙단의 테이퍼링은 3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단, 실행 불가능한 경우 대체 배치가 특별히 고려될 수 있다. 토우 또는 스닙단의 깊이는 일반
적으로 브래킷 토우 또는 스닙단 보강재의 두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15 mm  보다 작을 필요는 없다.

4. 1차 지지부재 

4.1 일반

4.1.1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 트리핑 브래킷 및 단부 브래킷은 [4.2]에서 [4.4]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구조 배치
가 이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대체되는 배치는 설계자에 의하여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4.2 웨브 보강 배치

4.2.1
1차 지지부재 상에 배치된 웨브 보강재는 8장 2절 [4.2]에 주어진 보강재의 구조치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3 트리핑 브래킷 배치   

4.3.1
트리핑 브래킷(그림 4 참조)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 트리핑 브래킷 간격 및 플랜지 종횡비에 대한 8장 2절 [5.1]의 기준을 만족하는 부재 스팬에 따른 위치 
• 단부 브래킷의 토우부
• 연속적인 곡선 면재의 끝단부
• 집중하중 부위
• 단면의 변경 부근

4.3.2
대칭 면재의 폭이 400 mm  보다 큰 경우, 트리핑 브래킷 위치에 이면 브래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4.3.3
1차 지지부재의 면재가 웨브의 어느 한 측으로 180 mm 를 초과하는 경우, 트리핑 브래킷은 그 면재를 지지하는 구
조이어야 한다. 

4.3.4 암 길이
트리핑 브래킷의 암 길이(m )는 다음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 그림 4의 트리핑 브래킷 높이(m )
  : 트리핑 브래킷의 간격(m )
  : 트리핑 브래킷의 순 두께(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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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재 부위의 트리핑 브래킷

           단부 브래킷 토우 지점의 트리핑 브래킷            연속적인 곡선 면재의 끝단 지점의 트리핑 브래킷 

그림 4  1차 지지부재 : 일반 보강재 위치의 웨브 보강재 트리핑 브래킷 배치

4.4 단부 연결

4.4.1 일반
브래킷 또는 이와 동등한 구조물은 1차 지지부재의 끝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단부 브래킷은 일반적으로 소프트 토우이어야 한다. 
면재와 결합되는 적절한 지지가 있는 경우에 브래킷이 없는 연결부를 사용할 수 있다.

4.4.2 단부 브래킷의 치수
일반적으로, 1차 지지부재에 연결되는 브래킷의 암 길이는 그림 5와 같이 부재의 웨브 깊이보다 작아서는 아니 되며 
웨브 깊이의 1.5 배보다 클 필요는 없다.
화물창 구역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브래킷의 두께는 브래킷이 붙은 1차 지지부재 웨브 판의 두께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화물창 구역 바깥에서의 브래킷의 두께는 1차 지지부재 웨브 판의 두께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단부 브래킷의 치수는 스닙된 면재를 제외하고 단부 브래킷을 포함한 1차 지지부재의 단면 계수가 1차 지지부재의 
스팬 중앙부에서의 값보다 작지 않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브래킷 면재의 순 횡단면적,  ( cm ) 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 브래킷의 자유단 길이(m ). 그림 5 참조. 곡선 브래킷의 경우, 브래킷의 자유단 길이는 자유단의 중간 지점에
서의 접선(tangent) 길이로 구할 수 있다.

 = [3.2.4]에 따른 브래킷 웨브의 요구 순 두께(mm )

또한, 면재의 순 두께는 브래킷 웨브 두께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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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단부 브래킷의 배치
브래킷의 자유단 길이  가 1.5 m 를 초과하는 경우, 브래킷의 웨브는 다음과 같이 보강되어야 한다.:

• 웨브 보강재의 순 단면적(cm ) 은 16.5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m ) 은 보강재의 스팬이다. 
• 트리핑 플랫 바가 설치되어야 한다. 대칭 면재의 폭이 400 mm 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의 이면 브래킷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림 5  브래킷 치수

단부 브래킷이 부재의 웨브에 결합되고 면재가 부재 및 브래킷의 자유단을 따라 연속되는 링 구조의 경우, 가장 큰 
면재의 전체 면적은 브래킷의 중간점까지 유지되고 작은 면재까지 점차적으로 테이퍼 되어야 한다. 면재의 맞대기 
이음부는 브래킷 토우와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 넓은 면재가 좁은 면재와 접합되는 경우, 테이퍼는 1 대 4 이
하이어야 한다. 브래킷의 토우는 보강되지 않은 판에 닿아서는 아니 된다. 토우 높이는 브래킷 토우의 두께보다 커서
는 아니 되지만 15 mm 보다 작을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1차 지지부재의 단부 브래킷은 소프트 토우이어야 한
다. 1차 지지부재가 고장력강으로 건조된 경우, 응력 집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부 브래킷 토우의 설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면재가 단부 브래킷의 끝단에 용접되거나 끝단에 인접하여 용접이 된 경우(그림 6 참조), 면재는 
스닙 처리되고 30도 이하의 각도로 테이퍼 되어야 한다. 

이 그림의 본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단지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
될 뿐, 설계 지침 또는 권고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림 6  브래킷 단부에 취부되는 면재



13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3 장 구조설계원칙 1 부 3 장 6 절

96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5.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의 교차

5.1 보강재 관통을 위한 개구(Cut-outs)

5.1.1
1차 지지부재의 웨브 사이로 보강재의 통과를 위한 개구 및 칼라(collar)의 배치는 개구의 주위 및 부착된 웨브 보
강재의 응력집중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1.2
개구의 깊이는 1차 지지부재 깊이의 50 % 이하이어야 한다. 

5.1.3
격벽 스툴 하부 늑판 및 크로스타이 끝단 주위 또는 고 응력부에서의 개구에는 완전 칼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그림 
7 참조)

그림 7  완전 칼라판

5.1.4
1차 지지부재의 토우 주위와 같은 고응력 집중지역 및 [5.2]의 요건의 만족이 요구되는 개구에는 러그형 칼라판이 설
치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러그의 배치는 그림 8을 참조한다. 

5.1.5
강도계산용 흘수   하방의 외판 종 보강재 및 내저판 종 보강재 연결부에서, [5.2]에 따라 계산된 법선응력 

가 허용 값의 80 % 를 넘는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 힐(heel)부분은 소프트 힐(soft heel)이어야 한다. 소프트 힐
은 그림 9 (c)와 유사한 형태로 키 홀(keyhole)을 가져야한다. 이면 브래킷이 부착되거나 1차 지지부재 웨브가 보강
재의 면재에 용접되었을 경우, 수밀격벽 및 1차 지지부재의 교차부에는 소프트 힐이 요구되지 않는다.
선저 슬래밍 또는 선수 충격하중의 법선응력  를 계산하는 경우, 4장 5절 [3.2] 및 [3.3]에 따른 설계압력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5.1.6
개구는 둥근 모서리를 가져야 하며 모서리 반지름,  은 가능한 한 커야 하며, 최소한 개구의 폭 b 의 20 % 또는 
25 mm  중 큰 것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50 mm  보다 클 필요는 없다(그림 7 참조). 기타 형상에 대하여는 동등한 
강도 유지 및 응력집중의 최소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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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 소프트 힐 부위의 키 홀의 상세를 위해 특정 치수가 명기된 것을 제외하고, 이 그림의 상세는 단지 기호 
및 정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설계기준 혹은 권고사항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비고)  
 이 그림에서의 상세는 단지 기호 및 정의를 설명하는 것으로 설계지침은 아니다.

그림 8  대칭 및 비대칭 절단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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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브래킷 없는 직선 힐                          (b)소프트 토우와 힐

   (c) 소프트 힐에 따른 기호                       (d) 대칭 소프트 토우 브래킷

(e) 보강제 면재에 직접 용접된 1차 지지부재 웨브

    :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 / 이면 브래킷의 순 두께(mm )
    :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 / 이면 브래킷의 최소 깊이(mm )
    :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 / 이면 브래킷 및 보강재와의 연결부의 길이(mm )
 : 플랜지의 순 두께(mm ), 구형강의 경우,  는 7절 [1.4.1]에 따른다.

그림 9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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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차 지지부재와 보강재의 교차부

5.2.1 일반사항
면외하중의 경우의 1차 지지부재와 보강재의 교차부에 대하여, [5.2.2] 및 [5.2.3]이 적용되어야 한다.
교차부의 단면적은 적절한 허용응력과 관련한 각 성분을 통하여 전달되어진 하중의 비율로부터 결정되어야 한다. 

5.2.2
전단 연결부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  (kN) 은 다음 식에 따른다. 
• 웨브 보강재가 관통 보강재에 연결되는 경우 : 

     

 
• 웨브 보강재가 관통 보강재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

  = 

  : 용접부를 통하여 1차 지지부재에 연결부를 통하여 전달되는 전체하중(kN)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sin sin

  

    

  
 

 ,  : 해당 교차부 양쪽에서 고려하는 설계하중 조건에 대하여 보강재에 작용하는 설계압력(kNm ) 선
저 슬래밍 또는 선수 충격하중의 경우,   과  는 4장 5절 [3.2]와 [3.3]에 따른 설계압력

 ,  : 해당 교차부 양쪽에서 고려하는 교차부에 인접한 1차 지지부재 사이의 간격(m )
 ,  : 해당 교차부 양측의 보강재의 간격(mm ) 
 : 패널의 종횡비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다만, 0.25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 각각 다음 식에 의한 값

 

  ,     
  

 : 3장 7절의 기호 및 10장 1절 그림 5에 따른 1차 지지부재와 부착판 사이 각도(deg)
 : 3장 7절의 기호 및 3장 7절 그림 14에 따른 보강재와 부착판 사이 각도(deg)

  : 교차부의 유효 순 전단면적(cm )으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그림 8 참조)
  =   + 

슬릿 형식의 슬롯 연결부의 경우   :   = 

일반적인 이중 칼라 교차부의 경우 :   = 

 : 칼라를 제외한 순 전단 연결면적(cm )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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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의 웨브 사이의 직접 연결부(용접부)의 길이(mm )
 : 1차 지지부재의 웨브 순 두께(mm ) 

 : 칼라를 포함한 순 전단 연결 면적(cm )으로 다음과 같다.
 =   

 

 : 칼라와 1차 지지부재 사이의 연결부 길이(mm )
 : 칼라의 순 두께(mm ), 인접한 1차 지지부재 웨브의 순 두께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전단 보강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대칭단면의 보강재인 경우, 1.0
   : 비대칭단면의 보강재인 경우, 단, 1.0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비대칭 보강재에 대한 개구 너비(mm )로서 보강재 웨브의 개구 쪽에서 측정한다.
    (그림 8 참조)

  : 그림 9와 같이 이면 브래킷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용접부에서의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의 유효 
순 단면적(cm ).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가 소프트 힐 엔딩(soft heel ending) 또는 소프트 힐(soft 
heel) 및 소프트 토우 엔딩(soft toe ending)과 결합되는 경우 그림 9와 같이  는 연결부의 목 부분
(throat)에서 측정한다.

 : 칼라 하중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대칭 단면의 관통 보강재 :

 ≤  일 때,                         
   ≤  일 때,       
   ≤  일 때,      

 ≥  일 때,                   

• 비대칭 단면의 관통 보강재 :

   



    : 연결부 길이로서 다음과 같다.
• 1차 지지부재에 단일 칼라로 연결된 경우 :    
• 1차 지지부재에 한 면이 직접 연결된 경우 :     
• 칼라가 추가된 직접 연결의 경우 :       

5.2.3
a)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를 통하여 전달되는 하중  (kN) 는 다음과 같다. 

• 웨브 보강재가 관통 보강재와 연결되는 경우 :

      

 

• 웨브 보강재가 관통 보강재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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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및  ,  의 값은 계산된 응력이 다음 기준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웨브 보강재에 연결되는 경우 :  ≤ 

• 웨브 보강재와 교차 보강재의 용접부 :  ≤ 

• 1차 지지부재 웨브와의 전단 연결부 :  ≤ 

  : [5.2.2]에 따른 하중(kN)
  : [5.2.2]에 따른 칼라 하중계수
  : [5.2.2]에 따른 패널 형상비

  : [5.2.2]에 따른 유효 순 전단면적(cm )
  : [5.2.2]에 따른 순 교차 횡단면적(cm )
  : 용접 연결부로부터 최소 브래킷 면적만큼 떨어진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의 법선응력(Nmm )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 용접선 부위의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의 법선응력(Nmm )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 1차 지지부재와 전단 연결부의 전단응력(Nmm )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 그림 9와 같이 웨브 보강재와 보강재 용접부에서의 웨브 보강재의 유효 순 면적(cm )
 : AC-S, AC-SD 및 AC-I 에 대하여 표 1에 의한 허용 법선응력(Nmm )
   : AC-S, AC-SD 및 AC-I 에 대하여 표 1에 의한 허용 전단응력(Nmm )

5.2.4 선저 슬래밍 및 선수 충격하중
(Void)

5.2.5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에 추가하여 이면 브래킷이 설치된 경우, 웨브 보강재와 정렬되어 배치되어야 한다. 브래
킷의 암 길이는 웨브 보강재의 깊이 이상이어야 하며, 브래킷의 목(throat)을 통한 순 횡단면적은 그림 9에 따른 
 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5.2.6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 또는 보강재와 트리핑 브래킷의 겹침 이음은 화물창 구역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5.2.7
웨브의 한 면에 용접된 면재를 가지고 있는 조립 보강재의 경우, 1차 지지부재에 대칭적으로 배열되어 연결되어야 
한다. 이는 1차 지지부재 또는 격벽의 반대 면에 이면 브래킷을 설치하면 가능하다. 화물창 구역 내의 1차 지지부재
의 웨브 보강재 및 이면 브래킷은 관통하는 보강재 웨브에 맞대기 용접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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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가 관통하는 보강재의 웨브와 연결되지 않고 평행한 경우,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
의 오프셋(offset)은 그림 10과 같이 슬롯 끝단에 근접한 곳에 있어야 한다. 웨브 보강재 오프셋의 끝단은 적절히 테
이퍼 처리되고 부드럽게 하여야 한다. 오프셋 방식의 웨브 보강재 배치는 그 위치 및 상세에 대하여 [5.2.2]에서 
[5.2.7]과 동등한 효과의 하중전달 능력을 기초로 하여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5.2.9
필렛 용접의 치수는 표 2에 주어진 용접계수를 이용하여 12장 3절 [2.5]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전단 연결부의 용
접 치수는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1차 지지 웨브 판에 요구되는 값 이상이어야 한다.

항 목

법선응력  (Nmm ) 전단응력  (Nmm )

허용 기준 세트 허용 기준 세트

AC-S AC-SD AC-I AC-S AC-SD AC-I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 
   - - -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와 관통
하는 보강재의 용접 연결부 :
   • 이중 연속 필렛
   • 부분 용입 용접

















-
-

-
-

-
-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와 관통
하는 보강재가 겹침 이음인 경우 웨
브 보강재

   - - -

칼라판을 포함하는 전단 연결부
   • 한면 연결부
   • 양면 연결부

-
-

-
-

-
-













(1) 루트면(Root face)은 1차 지지부재의 총 두께의 1/3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2)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가 소프트 힐인 경우 허용 응력은 5 % 증가시킬 수 있다. 

표 1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 간의 교차부에 대한 허용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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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허용 기준 용접 요인

웨브 보강재와 관통 보강재 연결부
AC-S

AC-SD
AC-I



0.38 보다 작아선 아니 됨

칼라판을 포함하는 전단 연결부
AC-S

AC-SD
AC-I

0.38

웨브 보강재가 관통 보강재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의 칼라판
을 포함하는 전단 연결부

AC-S
AC-SD
AC-I

 
0.44 보다 작아선 아니 됨

비고 
      :  [5.2.3]에 따른 전단응력(Nmm )
      :  [5.2.3]에 따른 응력(Nmm )
     :  허용 전단응력(Nmm )으로 표 1에 따른다. 
     :  허용 법선응력(Nmm )으로 표 1에 따른다. 
       :  [5.2.2]에 따른 하중(kN)
      :  [5.2.2]에 따른 유효 순 전단면적(cm )
      :  [5.2.2]에 따른 유효 순 횡단면적(cm )

표 2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 간의 연결부에 대한 용접계수

그림 10  오프셋 방식의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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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구

6.1 보강재의 개구 및 스캘럽

6.1.1
그림 11은 공기구멍, 배수구 및 스캘럽의 예를 보여 준다. 
일반적으로 그림 11과 같이  비율은 0.5 ~ 1.0 이어야 한다. 피로에 민감한 지역에서 개구 및 스캘럽의 상세와 배
치에 대해서는 더 깊은 주의가 요구된다.

6.1.2
개구 및 스캘럽은 브래킷 토우, 단부 연결부 및 기타 고 응력 집중부에서 보강재의 길이를 따라 스팬 중앙 방향으로 
적어도 200 mm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적어도 50 mm  이상 떨어져야 한다.(그림 12 참조) 전단응력이 허용응력
의 60 % 미만인 지역에는 대안 배치가 허용될 수 있다.

그림 11  공기구멍, 배수구 및 스캘럽의 예

그림 12  공기구멍 및 배수구의 위치

6.1.3 
종강도에 기여하는 보강재에는 가깝게 위치한 스캘럽 또는 배수구(즉, 그림 11과 같이 스캘럽 / 배수구 간의 거리가 
폭 b 의 2 배 보다 작을 경우)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보강재의 경우, 보강재의 끝단으로부터 보강재 스팬의 20 % 
이내에는 가깝게 위치한 스캘럽 또는 배수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응력 집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타원형 또는 동등
한 모양이고 용접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간격이 넓은 공기구멍 혹은 배수구는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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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차 지지부재의 개구

6.2.1 일반
맨홀, 경감 구멍 및 다른 유사한 개구들은 높은 전단력이 걸리는 구역 및 집중하중 부위를 피하여야 한다. 특히, 맨
홀 및 유사한 개구는 판 내의 응력 및 패널 좌굴 특성의 계산 결과가 만족되지 않으면 고응력부를 피하여야 한다.
다음은 고응력부에 대한 예이다. 

• 좁은 코퍼댐 / 이중판 격벽의 수직 또는 수평 판의 양 끝단부에서 그들 길이의 1/6 이내 범위
• 늑판 또는 이중저 거더의 스팬 단부
• 1차 지지부재 웨브의 단부 브래킷 토우 부근 
• 필러의 양단의 상 / 하단부

개구가 배치 될 때, 개구의 모양은 응력 집중이 허용된 한계 내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개구는 둥근 모양과 모서리
부를 부드럽게 하여야 한다.

6.2.2 맨홀 및 경감 구멍
아래의 웨브 개구는 보강을 요구하지 않는다.

• 단일선측 단면에서, 개구의 깊이가 웨브 깊이의 25 % 를 초과하지 않고, 개구의 끝단이 면재로부터 웨브 깊이의 
40 % 이상의 위치에 있는 경우 

• 이중선측 단면에서, 개구의 깊이가 웨브 깊이의 50 % 를 초과하지 않고, 끝단이 보강재의 통과를 위한 절단 구멍
으로부터 먼 곳에 위치한 경우 

• 개구의 길이는 다음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1차 지지부재의 스팬의 중앙부 : 인접한 개구 사이의 거리
   - 스팬 단부 : 인접한 개구 사이 거리의 25 %

단일선측 단면의 개구의 경우, 개구의 길이는 웨브 깊이나 보강재 간격의 60 % 중 큰 것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구의 끝단부는 관통 보강재의 개구로부터 개구의 길이와 같은 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 
브래킷의 경감구멍의 경우, 구멍의 둘레로부터 브래킷의 자유단까지 거리는 경감구멍의 지름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
다. 
상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개구는 [6.2.3]에 따라서 보강되어야 한다. 

6.2.3 개구 주변의 보강
7장에 규정된 해석방법에 따라 대안 배치가 만족스럽게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맨홀과 경감 구멍은 이 조항에 
따라 보강되어야 한다. 
종강도에 기여하는 보강재의 경우, 보강재는 개구의 수직축 및 수평축과 평행하게 개구의 자유변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만일 개구의 크기가 짧은 축이 400 mm  이하이면, 한 방향에 있어서, 양축이 300 mm  이하이면, 양 방향에 
있어서 보강재는 생략될 수 있다. 자유단의 보강은 보강재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그림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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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예2

예3

그림 13  개구를 갖는 웨브 판

1차 지지부재의 웨브에 큰 개구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이중저 내에 파이프 터널이 설치되는 경우), 개구 보강을 위
하여 1차 지지부재의 부가(2차)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한요소 해석이 수행되지 않았다면, 1차 지지부재의 순 전단면적    (cm ) 은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깊은 웨브 (1) 과 (2) 는 그림 14에 따른다.  

   

  

 
   

  


  

 
   

  

   ,    : 각각 깊은 웨브 (1) 및 (2) 의 부착판에 평행한 중립축에 대한 순 관성 모멘트(cm )
   ,    : 해당되는 경우, 일반 보강재의 관통용 개구의 깊이만큼 웨브 높이의 감소를 고려한 깊은 웨

브 (1) 및 (2) 각각의 순 전단면적(cm )
  : 3장 7절 [1.1.2]에 따른 깊은 웨브 (1) 및 (2) 의 전단 스팬(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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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1차 지지부재의 웨브내의 개구

6.3 강력갑판 개구

6.3.1 일반
강력갑판에는 개구를 최소로 하여야 하며 다른 개구 및 선루의 끝단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개구는 선측외판, 창구 모서리 또는 창구 측면 코밍과 같은 고 응력부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6.3.2 작은 개구 위치
개구는 일반적으로 다음에 따라 정해진 범위(그림 15의 빗금친 부분) 밖에 있어야 한다.  

둥근 거널 또는 외판의 굽은 지역
• 개구의 가장자리로부터   

•    또는   중 큰 값

  : 고려하는 창구의 폭(m ) (그림 15 참조)
 : 고려하는 모서리 부근의 두 개의 인접한 창구 사이의 크로스갑판의 폭(m ) (그림 15 참조)

그림 15  강력 갑판 내의 개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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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강력갑판 상의 타원 및 원형 개구

상기의 범위와 개구 사이의 횡 방향 거리 또는 창구와 개구 사이의 횡 방향 거리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그림 
15 참조)

• g  , 원형 개구의 경우
• g , 타원형 개구의 경우

개구 사이의 횡 방향 거리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그림 16 참조)
•   , 원형 개구의 경우
•    , 타원형 개구의 경우

  : 타원형 개구의 횡 방향 치수 또는 원형 개구의 지름
  : 타원형 개구의 횡 방향 치수 또는 원형 개구의 지름
  : 타원형 개구의 종 방향 치수 또는 원형 개구의 지름

개구 사이의 종 방향 거리는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    , 원형 개구의 경우
•    , 타원형 개구 및 원형 개구와 일직선상의 타원형 개구의 경우

개구 배치가 이러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선체거더 종강도 평가는 그러한 개구 면적을 제외하고 수행하여야 한
다.(5장 1절 [1.2.11] 참조)

7. 이중저 구조

7.1 일반

7.1.1 늑골 방식
길이 120 m 를 넘는 선박의 경우, 화물창 구역 내에서는 선저, 내저판 및 호퍼탱크(있을 경우)의 경사판은 종늑골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화물창 구역의 선수 및 선미 부분에 종 방향 늑골 형식을 선체 형상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
할 수 없는 경우, 횡 방향 늑골 형식으로 전환되는 부분에서 구조적 연속성을 제공하는 적절한 브래킷 및 다른 배치
가 적용된다면, 횡 방향 늑골이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 따라 허용될 수 있다.

7.1.2 이중저의 높이 변화
이중저의 높이 변화는 적절한 길이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내저판의 너클은 늑판 부근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부분거더, 종 방향 브래킷 등과 같은 적절한 종 방향 구조가 너클을 가로질러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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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내저구조의 폭
내저구조의 폭(m )은 화물창의 중앙부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그림 17 참조)

그림 17  내저판의 폭

7.1.4 탱크 정부의 배수
고체 화물을 운송하도록 설계된 선박은, 탱크 정부의 배수를 위한 유효한 배치를 하여야 한다. 배수를 위한 웰이 설
치되는 경우, 그러한 웰은 이중저 높이의 1/2 보다 연장되어서는 아니 된다. 

7.1.5 타격판
측심봉으로 인한 바닥 판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측심관 하부에는, 적절한 두께의 타격판 또는 동등한 배치를 제
공하여야 한다.

7.1.6 덕트 킬
덕트 킬이 배치되는 경우, 중심선 거더는 3 m  이하의 간격으로 배치되는 두 개의 거더로 대치할 수 있다. 그렇지 않
은 경우, 3 m 보다 넓은 간격에 대하여, 인접한 구조를 지지하는 두 개의 거더가 제공되어야 하며 우리 선급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늑판 부위의 구조는 덕트 킬 거더의 충분한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7.2 용골판

7.2.1
용골판은 배의 전 길이의 선저 평평부 판에 걸쳐 연장되어야 한다. 용골의 폭(m )은  (m ) 에 의한 값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되며 2.3 m 를 넘을 필요는 없다.

7.3 거더

7.3.1 중심선 거더
중심선 거더는 화물창 구역 내에 걸쳐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선수미 방향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선박 전 길이에서 
중심선 거더의 구조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중저 구획이 연료유, 청수 또는 평형수의 운송에 사용되는 경우, 
중심선 거더는 수밀이어야 한다. 다만 선수미단의 좁은 탱크의 경우나 중심선으로부터 0.25   내에 다른 수밀 거더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3.2 측거더
측거더는 화물창 구역의 평행부 내에 걸쳐 연장되어야 하고, 가능한 한 화물창 구역의 선수미 방향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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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늑판

7.4.1 웨브 보강재
늑판에는 종 보강재 위치에 웨브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웨브 보강재가 종 보강재와 용접되지 않는 경우, 9장 6
절 [2]의 설계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개구와 종 보강재의 연결부에 대한 피로강도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7.5 빌지 킬

7.5.1 재료
그라운드 바와 빌지 킬의 재료는 설치된 외판과 같은 항복응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또한, 빌지 킬의 길이가 0.15
  이상일 경우에는 그라운드 바와 빌지 킬의 재료는 외판과 같은 등급(grade)이어야 한다.

7.5.2 설계
단일 웨브 빌지 킬의 설계는 그라운드 바가 손상되기 전에 웨브의 손상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것은 빌지 
킬 웨브의 두께가 그라운드 바의 두께보다 두껍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18과 다른 설계의 빌지 킬은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7.5.3 그라운드 바
빌지 킬은 외판에 직접 용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라운드 바나 덧댐 판은 그림 18과 그림 19에서와 같이 선측외판
에 설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그라운드 바는 연속되어야 한다.  
그라운드 바의 총 두께는 만곡부 외판의 총 두께 또는 14 mm  중 작은 것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8  빌지 킬 구조

7.5.4 끝단 상세 
빌지 킬과 그라운드 바의 끝단은 테이퍼로 되거나 둥글게 하여야 한다. 테이퍼는 최소 3:1 의 비율로 점진적이어야 
한다(그림 19의 (a), (b) 및 그림 20의 (d), (e) 참조). 둥근 끝단은 그림 19의 (c)에 따른다. ‘A’ 구역 내에서 빌지 킬 
웨브의 개구는 허용되지 아니 한다(그림 19의 (b) 및 그림 20의 (e)참조). 
빌지 킬 웨브의 끝단은 그라운드 바의 끝단으로부터 50 mm  미만이거나 100 mm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림 
19의 (a) 및 그림 20의 (d)참조). 빌지 킬과 그라운드 바의 끝단부는 선체 내부의 횡 방향 또는 종 방향 부재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지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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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 방향 지지부재는 빌지 킬 웨브의 끝단과 그라운드 바의 끝단 간의 중간지점에 부착되어야 한다.(그림 19 (a), 
(b) 및 (c) 참조)

• 종 방향 보강재는 빌지 킬 웨브와 일렬로 부착되어야 하며 최소한 ‘A’ 구역 전후방의 가장 가까운 횡 방향 부재
까지 연장되어야한다.(그림 19의 (b) 및 그림 20의 (e) 참조)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 동등한 끝단 상세는 인정될 수 있다. 

그림 19  빌지 킬 끝단부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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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빌지 킬 끝단부 설계(계속)

7.6 입거 

7.6.1 일반
건식 입거의 배치 자체는 이 규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저구조는 선박의 입거에 의하여 부과되는 힘에 견딜 수 있
어야 한다.



13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3 장 구조설계원칙 1 부 3 장 6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113

7.6.2 도킹 브래킷 
중심선 거더와 선저판을 연결하는 도킹 브래킷은 인접한 선저 종통 보강재에 연결되어야 한다. 

8. 이중선측 구조

8.1 일반

8.1.1
선측외판 및 내측 종격벽은 일반적으로 종 늑골 방식이어야 한다. 선측외판이 종 늑골 방식 일 경우, 내측 종격벽도 
종 늑골 방식이어야 한다.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 다른 늑골 방식은 인정할 수 있다.

8.1.2
산적화물선의 이중선측 구획이 보이드 스페이스인 경우, 이 구획의 경계를 이루는 구조부재는 평형수 탱크로서 구조
설계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기관은 선측에서 건현갑판 상부로 0.76 m  연장된 것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부식추가
에 대하여는 이 구역은 보이드 스페이스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8.2 구조 배치

8.2.1 1차 지지부재 
이중선측 웨브는 호퍼탱크내의 트랜스버스와 일렬로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이중선측 웨브는 톱사이드 탱크의 대형 
브래킷이나 트랜스버스와 일렬로 설치되어야 한다. 수직 1차 지지부재는 산적화물선의 창구단 보 또는 대형 갑판 개
구를 지지하는 횡 방향 구조물 부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평 선측 스트링거는 선수단에서 후방으로 0.2
 까지 선수격벽의 후방에서 선수탱크의 스트링거 일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8.2.2 횡 방향 보강재
외판 및 내측 종격판에 횡 보강재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중선측의 높이 내에서 연속적이거나 단부 브래킷 과 연결
하여야 한다. 횡 보강재는 스트링거와 유효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횡 보강재의 상하 단에서, 외판 및 내측 종격판의 
횡 보강재는 지지 스트링거에 브래킷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8.2.3 종 방향 보강재
외판 및 내측 종격벽판에 종 보강재가 설치되는 경우, 이 보강재는 화물창 지역의 평행부 길이 내에서 연속이어야 
한다. 종 보강재는 화물창 격벽과 나란한 횡격벽 부근에서 소프트 토우 브래킷을 가져야 하며 이중선측 구조의 횡 
웨브에 유효하게 연결시켜야 한다. 선측외판의 종 보강재는 화물창 구역 바깥에서 가능한 한 전방으로 멀리 연장되
어야 한다.

8.2.4 현측후판
현측후판의 폭은   m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되고 1.8 m 보다 클 필요는 없다. 현측후판은 강력갑판의 스
트링거와 용접하거나 둥근 거널 형식으로 할 수 있다. 현측후판이 둥근 거널 형식인 경우, 그 반지름은 17  mm  
이상이어야 하며, 여기서  는 현측후판의 순 두께(mm )를 말한다. 용접된 선측후판의 상부 끝단은 부드럽고 둥글어
야 하고 노치가 없어야 한다. 불워크, 아이 플레이트와 같은 부착물은 선수미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측후판의 상부 
끝단에 직접 용접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 방향으로 매끄러운 형상 변화를 가지는 배수구는 허용될 수 있다. 둥근 거
널 형식 현측후판의 종 방향 이음 용접은 현측후판의 최대 순 두께의 5 배 이상의 거리를 두고 구부러진 부분 밖에 
위치시켜야 한다. 중앙부 0.6   내에서 둥근 거널 형식 현측후판에 갑판 의장품이 용접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선
루 배치와 관련하여, 둥근 거널 형식 현측후판으로부터 각진 현측후판으로의 변환부는 어떠한 불연속부도 없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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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판 연결
내측 종격벽판 및 내저판이 연결되는 위치에서는, 응력 집중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호퍼탱크 경사판과 
내측 종격벽판 및 내저판과의 연결부는 1차 지지부재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9. 갑판 구조

9.1 구조 배치

9.1.1 늑골 구조
종강도에 기여하는 갑판 구역은 종 늑골 방식이어야 한다.

9.1.2 스트링거 판
스트링거 판의 폭은   m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되며, 1.8 m 보다 클 필요는 없다. 둥근 거널 
형식 스트링거 판인 경우, [8.2.4]의 요건에 적합한 반지름을 가져야 한다.

9.1.3 선루 및 갑판실의 연결
강력갑판과 선루 또는 갑판실의 연결은 갑판하부 지지구조까지 하중이 전달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9.2 갑판 치수

9.2.1
갑판 보강재의 웨브 깊이는 60 mm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1차 지지부재의 웨브 깊이는 각각 탱크와 건 구역 내
에서는 굽힘 스팬의 10 % 및 7 %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되며, 만약 슬롯이 보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슬롯 깊이의 
2.5 배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굽힘 스팬은 3장 7절에 따른 굽힘 스팬 또는 복합 격자구조에서는 다른 1차 지지부
재까지 연결부 간의 거리이다.

10. 격벽 구조

10.1 적용

10.1.1
이 요건은 평면 또는 파형인 종 / 횡격벽에 적용한다.

10.2 일반

10.2.1
격벽에서 수직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갑판까지 점진적으로 테이퍼 되어야 한다.

10.2.2
갑판거더 부근의 갑판은 보강되어야 한다.

10.2.3
거더를 지지하는 격벽 또는 거더 대신에 설치된 필러 및 종격벽은 같은 위치의 스탠션(stanchion) 또는 필러에 요구
되는 것과 동등한 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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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화물 또는 평형수 관이 관통하는 격벽의 경우, 연결부 주위의 구조 배치는 관내의 유압에 의하여 격벽에 전달되는 
하중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10.3 평면 격벽

10.3.1 일반
평면 격벽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보강될 수 있다. 수평 보강된 격벽은 수직 1차 지지부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수평 
보강재로 구성된다. 필요시, 수직 보강된 격벽은 수평 스트링거에 의하여 지지되는 수직 보강재로 구성된다. 호퍼 및 
톱사이드 탱크 수밀격벽의 수직 보강재의 웨브는 경사판의 종 보강재의 웨브와 정열되어야 한다. 이중저 내의 늑판
은 횡격벽과 일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10.3.2 보강재의 단부 연결
수밀격벽을 관통하는 보강재의 관통부는 수밀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강재의 단부 연결은 브래킷으로 하여야 한
다. 선형 등으로 인하여 브래킷 단부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배치를 허용할 수 있다. 

10.3.3 보강재의 스닙 단부
[3.4]에 적합할 경우, 정수압을 받는 격벽에 스닙단이 사용될 수 있다.  

10.4 파형격벽

10.4.1 일반
형 깊이가 18 m  이상인 선박의 경우, 수직 파형의 횡 수밀격벽에는 하부스툴과 갑판 하부에 일반적으로 상부스툴이 
설치되어야 한다. 형 깊이가 16 m  이상인 선박의 경우, 액체압력을 받는(탱크 격벽 및 평형수 화물창 격벽) 수직 파
형의 횡 수밀격벽에는 하부스툴을 설치하여야 하며 갑판 하부에 일반적으로 상부스툴이 설치되어야 한다. 
상기 이외의 경우 파형격벽은 내저판부터 갑판까지 연장할 수 있다.

10.4.2 구조
그림 20은 파형격벽의 주요치수        는 그림 21에 따른다. 파형 각도 ϕ는 55도 보다 작아서
는 아니 된다. 굽힘 축과 평행한 방향의 용접이 굽힘 구역 내에 있는 경우, 용접 절차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R

그림 21  파형격벽의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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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파형격벽 깊이
파형의 깊이 (mm ) 는 다음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10.4.5]에 따른 고려된 파형의 스팬.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15, 탱크 및 평형수 화물창 격벽의 경우    
  = 18, 건 화물창 격벽의 경우 

10.4.4 파형의 실제 단면계수
파형의 실제 순 단면계수(cm )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  : 그림 21에 나타난 파형 판의 순 두께(mm )
 ,   ,    : 그림 21에 나타난 파형의 치수(mm )

격벽의 단부에서 웨브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파형의 실제 순 단면계수(cm )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하여야 
한다. 

         
 

10.4.5 파형의 스팬
파형의 스팬  은 그림 22에 나타난 거리로 구하여야 한다.  
 의 정의에 대하여, 상부스툴의 하부와 중심선에서의 갑판으로까지의 거리가 다음 값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 직사각형 스툴이 아닌 경우 : 파형 깊이의 3 배 
• 직사각형 스툴의 경우 : 파형 깊이의 2 배

10.4.6 구조 배치
파형격벽이 1차 지지부재 부근에서 절단되는 경우, 파형 플랜지는 1차 지지부재와 양측에서 정렬되어야 한다. 

10.4.7 격벽 단부 지지
파형 단부에서 파형격벽의 강도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하부스툴을 갖는 격벽의 경우, 늑판이나 거더는 하부스툴의 양측과 정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하부스툴을 갖지 않는 
격벽의 경우, 늑판이나 거더는 수직 파형 횡격벽의 양쪽 플랜지와 정렬시켜야 한다. 
지지 늑판 또는 거더는 적절히 설계된 전단 판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 
갑판에 상부스툴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횡 또는 종 보강재를 파형 플랜지와 정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내측 종격벽판, 외판, 종격벽, 트렁크 등과 같은 경계 구조와 인접하여 연결된 파형 플랜지가 일반 파형 플랜지 폭의 
50 % 보다 작을 경우는 연결부에 대하여 정밀한 해석이 요구된다.

10.4.8 격벽 스툴
스툴 측판은 파형 플랜지와 정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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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하부스툴
하부스툴이 설치될 경우 스툴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다음에 의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

• 산적화물선 : 3 개의 파형 깊이
• 유조선 : 1 개의 파형 깊이 

수직 평면에 스툴 측면 보강재의 단부가 설치되는 경우, 그 단부는 스툴의 상단 및 하단에서 브래킷과 연결하여야 
한다. 하부스툴 측면 수직 보강재 및 스툴의 브래킷은 내저 구조(종 보강재)와 정렬되어야 한다. 하부스툴 측판은, 내
저판과 스툴 정판 사이의 어느 곳에서도 너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스툴 정판의 자유단으로부터 파형 플랜지 표면까지의 거리  는 그림 23에 따라야 한다. 
하부스툴은 이중저 늑판 또는 거더와 정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에서의 폭은 다음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산적화물선 : 2.5 개의 파형 깊이
• 유조선 : 1 개의 파형 깊이 

na = 파형격벽의 중심축

(*) 상부스툴 높이
(**) 하부스툴 높이

그림 22  파형의 스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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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 플랜지

파형 플랜지

스툴 정판

스툴 정판

그림 23  스툴 정판 끝단으로부터 파형 플랜지의 표면까지의 허용거리 

스툴에는 이중저 거더나 늑판에 정렬시킨 다이어프램(diaphram)을 설치하여야 한다. 스툴 정판과의 연결되는 방향
의 브래킷이나 다이어프램에 스캘롭을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스툴의 측판은 완전 용입 용접 또는 부분 용입 용접에 의하여 스툴 정판 및 내저판과 연결되어야 한다. 지지 늑판은 
완전 용입 용접 또는 부분 용입 용접에 의하여 내저판과 연결되어야 한다.

10.4.10 상부스툴
상부스툴이 설치될 경우, 스툴의 높이는 다음에 의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

• 산적화물선 : 파형 깊이의 2 배 이상
• 유조선 : 파형 깊이

직사각형 스툴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창구 측 거더 위치 또는 실행 가능한 내부 선체에서 갑판으로부터 측정하였을 
때 파형 깊이의 2 배 이상이어야 한다. 상부스툴을 갑판 횡부재 또는 창구 단부 보에 연결하기 위하여 브래킷이나 
깊은 웨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횡격벽의 상부스툴은 인접한 창구 단부 보 사이의 갑판거더 또는 깊은 브래킷에 의하
여 적절히 지지하여야 한다. 상부스툴 하부 판의 폭은 일반적으로 하부스툴 정판의 폭과 같아야 한다. 산적화물선의 
직사각형이 아닌 스툴의 정판의 폭은 파형 깊이의 2 배 이상이어야 한다. 수직 평면에 스툴 측면 보강재를 설치하는 
경우, 그 단부는 스툴의 상하부에서 브래킷과 연결하여야 한다. 
스툴에는 창구 단 코밍 거더 또는 횡 방향 갑판 1차 지지부재까지 연장된 종 갑판거더와 정렬되고 유효하게 연결된 
다이어프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스툴 하부 판과의 연결된 브래킷이나 다이어프램에는 스캘롭을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0.5 비수밀 격벽

10.5.1 일반
일반적으로 제수격벽의 개구는 충분한 곡률반경을 가져야 하고 합계 면적은 격벽 면적의 10 %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비수밀 격벽의 면적은 탱크 경계에 이르는 한 개 평면의 전체 단면적을 말한다.

10.5.2 필러 역할을 하지 않는 비수밀 격벽
필러의 역할을 하지 않는 비수밀 격벽에 설치된 보강재의 최대 간격은 다음과 같다. 

• 횡 격벽의 경우, 0.9 m

• 종 격벽의 경우, 2 개의 늑골 간격, 다만 최대 1.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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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벽 보강재의 순 두께(mm )는 다음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평강의 격벽 보강재 깊이는 일반적으로 보강재 길이의 1/12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더 작은 깊이의 보강재는 6장 5절 및 8장에 적합한 계산을 근거로 허용될 수 있다. 

10.5.3 필러 역할을 하는 비수밀 격벽
필러 역할을 하는 비수밀 격벽에는 다음과 따른 최대 간격을 갖는 격벽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 늑골 간격이 0.75 m 를 넘지 않는 경우, 2 개의 늑골 간격
• 늑골 간격이 0.75 m 를 넘는 경우, 1 개의 늑골 간격

비수밀 격벽이 파형일 경우, 파형의 깊이는 100 mm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판 순 두께의 35 배 또는 보강재 길
이의 1/12 중 작은 값과 같은 판의 폭을 고려하여, 각 수직 보강재는 지지하여야 할 하중에 대하여 6장의 해당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0.6 트렁크 및 터널의 수밀 격벽

10.6.1
수밀 트렁크, 터널, 덕트 킬 및 통풍통은 상응하는 수준의 수밀 격벽과 같은 강도를 가져야 한다. 수밀을 위한 수단 
및 개구를 막기 위한 배치는 우리 선급이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1. 필러

11.1 일반

11.1.1
실행 가능한 한 필러는 동일한 수직선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불가능하다면, 하부 지지구조에 하중전달을 할 수 있도
록 유효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필러의 상단과 하단에서 하중을 분산시키도록 유효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필러가 편심하중을 지지하는 경우, 그에 발생하는 추가적인 굽힘 모멘트에 대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11.1.2
필러는 이중저 거더와 정열시키거나 또는 실행 가능한 한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필러의 상하부 구조는 하중이 
유효하게 분산이 되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내저판에 연결되는 필러가 늑판 및 거더의 교차점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필러 지지에 필요한 부분 늑판 또는 거더 또는 동등 구조가 설치되어야 한다. 

11.1.3
탱크 내에 설치된 필러는 폐 단면이어서는 아니 된다. 정수압이 필러의 인장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필러 및 
그 끝단 연결부의 인장응력은 재료의 규격 최소항복응력의 45 % 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11.2 연결

11.2.1
필요한 경우 두꺼운 이중판 및 브래킷으로 필러의 상하부를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 선급이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이중판의 대안을 인정할 수 있다. 필러가 인장력을 받는 경우, 필러의 상하부는 인장력을 견딜 수 있도록 유효하
게 고정시켜야 하고 이중판은 삽입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이중판의 두께는 필러 순 두께의 1.5 배 이상이어야 한
다. 필러의 상하부는 연속 용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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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구조의 이상화

기호
이 절에서 정의 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보강재나 1차 지지부재의 웨브와 부착판 사이 각도(보강재에 대하여 그림 14 참조 및 1차 지지부재에 대
하여 10장 1절 그림 5 참조) 각이 75도 이상일 경우  는 90도로 한다.

 : 보강재에 대해서는 [1.1.2] 그리고 1차 지지부재에 대해서는 [1.1.6]에 따른 유효 굽힘 스팬(m )
 : 보강재에 대해서는 [1.1.3] 그리고 1차 지지부재에 대해서는 [1.1.7]에 따른 유효 전단 스팬(m )
 : 1차 지지부재나 보강재의 전체 길이(m )
  : [1.2]에 따른 보강재 간격(mm )
   : [1.2]에 따른 1차 지지부재 간격(m )
 : [2.1.1]에 따른 EPP의 길이(mm )
 : [2.1.1]에 따른 EPP의 폭(mm )
 : 면재를 포함한 보강재의 높이(mm )
 : 보강재가 부착된 판의 순 두께(mm )
 : 웨브의 순 두께(mm ) (구평강 형상의 경우 [1.4.1] 참조)
 : 플랜지의 폭(mm ) (3장 2절 그림 2, 구평강 형상의 경우 [1.4.1] 참조)
 : 플랜지의 순 두께(mm )
PSM : 1차 지지부재
EPP : 요소 판 패널
LCP : 하중 계산점

1. 1차 지지부재와 보강재의 구조적 이상화

1.1 유효 스팬

1.1.1 일반
이 조항에 정의된 것과 배치가 다를 경우, 스팬 정의는 특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1.1.2 보강재의 유효 굽힘 스팬
보강재의 유효 굽힘 스팬  은 단일선측 구조에 대해서는 그림 1, 이중선측 구조에 대해서는 그림 2와 같이 측정
하여야 한다. 웨브 보강재의 끝단이 스닙 되었거나 고려하는 보강재에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 유효 굽힘 스팬은 1차 
지지부재 사이에 이면 브래킷이 부착되지 않았을 때의 전체 길이로써 정의된다.(그림 1 참조)
유효 굽힘 스팬은 브래킷이 보강재의 자유단이나 플랜지에 연결되는 경우 감소시킬 수 있다. 부착판에 대하여 보강
재의 반대편에 설치된 브래킷은 유효 굽힘 스팬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일선측 구조에서, 1차 지지부재의 한 면에 브래킷 또는 웨브 보강재에 의해 지지되는 보강재의 유효 굽힘 스팬은, 
그림 1의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지지부재 간의 전체 길이로 한다. 브래킷이 1차 지지부재의 양면에 설치되어 
있다면, 유효 굽힘 스팬은 그림 1의 (b), (c) 및 (d) 와 같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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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웨브 보강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보강재의 유효 굽힘스팬 (단일 선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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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웨브 보강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보강재의 유효 굽힘스팬 (이중 선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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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재의 면재가 브래킷의 곡선 자유단를 따라 연속되는 경우, 유효 굽힘 스팬은 브래킷의 깊이를 보강재 깊이 1/4
에 해당하는 점까지로 한다.(그림 3 참조)

그림 3  브래킷의 자유단에 연속적인 면재를 가진 경우의 유효 굽힘 스팬

1.1.3 보강재의 유효 전단 스팬 
보강재의 유효 전단 스팬  은 단일선체 구조에 대해서는 그림 4와 같이 이중선측 구조에 대해서는 그림 5와 같
이 측정 되어야 한다. 유효 전단 스팬은 브래킷이 보강재의 플랜지 또는 자유단과 연결되는 경우, 또는 보강재 부착
판의 반대편에 브래킷이 설치된 경우 감소시킬 수 있다. 브래킷이 플랜지나 보강재의 자유단과 연결되고 보강재 부
착판의 반대편에 브래킷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유효 전단 스팬은 긴 유효 브래킷 암을 사용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 
지지구조 상세와 관계없이, 보강재의 총 길이는 부재의 양 끝단에서 최소  m 에 의하여 감소 될 수 있으므
로 유효 전단 스팬  (m )은 다음 식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곡면 브래킷 또는 긴 브래킷(길이 / 높이의 비율이 큰 브래킷)의 유효 브래킷 길이는 그림 4의 (c), 및 그림 5의 (c)와 
같이 최대 1 : 1.5 의 직각 삼각형으로 취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보강재의 면재가 브래킷의 곡면 자유단에서 연속되는 
경우, 스팬 지점 위치의 결정을 위한 브래킷의 길이는 그림 6과 같이 브래킷 암의 길이의 1.5 배보다 커서는 아니 된
다.

1.1.4 보강재의 스팬에 대한 선체 형상의 효과
곡진 보강재의 경우, 스팬은 플랜지를 갖는 보강재의 경우에는 플랜지에서 측정된 스팬점 사이의 현(chord)길이이고, 
평강 보강재의 경우에는, 자유단에서 측정된 스팬점 사이의 현(chord)길이이다. 유효 스팬의 계산은 [1.1.2]와 [1.1.3]
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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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웨브 보강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보강재의 유효 전단스팬 (단일 선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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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웨브 보강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보강재의 유효 전단스팬 (이중 선체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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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브래킷 면재가 브래킷의 자유단에 연속인 보강재 유효 전단 스팬

1.1.5 스트럿으로 지지되는 보강재의 유효 스팬
길이가 120 m 를 넘는 선박에서는 스트럿으로 지지되는 보강재의 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1차 지지부재 사이의 중간에 부착되는 한 개의 스트럿으로 지지되는 보강재의 스팬  은 0.7  로 한다. 
1차 지지부재 사이에 1/3 및 2/3 지점에 두 개의 스트럿이 설치되는 경우, 보강재의 스팬  은 0.7  로 한다. 
 및  은 그림 7 및 그림 8 에 정의한 스팬이다. 

그림 7  한 개의 스트럿을 갖는 일반 보강재의 스팬

그림 8  두 개의 스트럿을 갖는 일반 보강재의 스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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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차 지지부재의 유효 굽힘 스팬
단부 브래킷이 없는 1차 지지부재의 유효 굽힘 스팬  (m ) 은 지지점 사이의 부재 길이로 구한다. 
1차 지지부재의 유효 굽힘 스팬  은 적절한 단부 브래킷이 설치된 경우 지지점 사이의 부재의 전 길이 보다 작
게 취할 수 있다. 
단부 브래킷을 갖는 1차 지지부재의 유효 굽힘 스팬  (m ) 은 그림 9의 (b)와 같이 브래킷 깊이가 1차 지지부재 
웨브 높이의 1/2 과 같은 지점 사이의 거리로 한다. 이러한 스팬 지점을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유효 브래킷은 [1.1.8]
에 주어진 것과 같이 구한다. 
그림 9의 (a), (c) 및 (d)와 같이 부재의 면재가 브래킷의 면재를 따라 연속인 브래킷의 경우, 유효 굽힘 스팬  은 
브래킷 깊이가 1차 지지부재 웨브 높이의 1/4 과 같은 지점 사이의 거리로 구한다. 이러한 스팬 지점을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유효 브래킷은 [1.1.8]에 주어진 것과 같이 구한다. 
길이/높이의 비가 1.5 보다 큰 직선 브래킷의 경우, 스팬 지지점은 유효한 브래킷에서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팬 지지점은 부착된 브래킷에서 구해야 한다. 
곡진 브래킷의 경우, 스팬 지지점은 부착된 브래킷 및 유효한 브래킷 사이의 접점 위의 스팬 위치에 대하여 부착된 
브래킷에서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스팬 지지점은 유효한 브래킷에서 구해야 한다. 
1차 지지부재의 면재가 브래킷의 역할을 하고 이면 브래킷이 부착된 경우, 스팬 지지점은 전체 깊이가 1차 지지부재 
깊이의 두 배가 되는 지점보다 클 필요가 없다. 그림 9의 (e) 및 (f)는 작고 큰 이면 브래킷 배치의 예를 보여준다. 
1차 지지부재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면재의 폭이 지지점을 향하여 증가되는 배치의 경우, 유효한 굽힘 스팬은 
면재의 폭이 공칭 폭의 두 배가 되는 지점으로 할 수가 있다.  

1.1.7 1차 지지부재의 유효 전단 스팬 
1차 지지부재의 유효 전단 스팬은 유효 굽힘 스팬과 비교하여 감소될 수 있고, 유효 브래킷의 토우가 그림 10과 같
다면, 지지부재의 유효 브래킷의 토우 사이에서 구해진다. 토우지점을 정의하는데 사용되는 유효 브래킷은 [1.1.8]과 
같다.
유효한 이면 브래킷이 면재에 인접한 유효한 브래킷보다 큰 배치의 경우, 전단 스팬은 그림 10 (f)와 같이 유효 브래
킷 토우간 거리의 평균값으로 구한다. 

1.1.8 유효 브래킷 정의
유효 브래킷은 부착된 브래킷 안에 길이/높이의 비가 1.5 인 최대 크기의 직각삼각형 브래킷으로 정의된다. (그림 9
의 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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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굽힘 평가를 위한 1차 지지부재의 유효 굽힘 스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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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전단 평가를 위한 1차 지지부재의 유효 전단 스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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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간격 및 하중 지지 폭

1.2.1 보강재
보강재의 유효 부착판의 계산을 위하여, 보강재 간격  (mm ) 는 그림 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다음 식으로 보강재 
간의 평균 간격으로 구한다.

 

      

 ,  ,  ,   : 보강재의 양단에서의 보강재 사이 간격(mm ) (그림 11 참조)

일반적으로 보강재에 의해 지지되는 하중 폭은  와 동일하다. 

1.2.2 1차 지지부재
1차 지지부재의 유효 부착판의 계산을 위하여 1차 지지부재 간격  (m ) 는 그림 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인접한 1차 
지지부재 간의 평균 간격으로 구한다. 

 

      

 ,  ,  ,   : 1차 지지부재의 양단에서의 1차 지지부재 사이 간격(m )

일반적으로, 1차 지지부재에 의해 지지되는 하중 폭은  와 동일하게 구한다.

1.2.3 곡진 판에서 간격
곡진 판에서 보강재의 간격   또는 1차 지지부재 간격  는 부재 사이의 평균 현(chord)길이로 한다.
 
1.3 유효폭

1.3.1 보강재
보강재의 항복강도 확인을 위하여 실제 순 단면 계수 계산 시 고려하는 판의 유효폭  (mm ) 은 다음 식에 의한다. 

• 판이 보강재의 양쪽으로 연장된 경우

     또는
 =  )

두 값 중 작은 값으로 한다.

• 판이 일반 보강재의 한 쪽으로만 연장된 경우(즉, 개구의 경계에 있는 보강재)

     또는
   

두 값 중 작은 값으로 한다.

다만, 부착판의 순 두께가 8 mm 미만인 경우에는 유효폭은 600 m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보강재의 좌굴 확인을 위한 고려하는 판의 유효폭  (mm ) 은 8장 5절 [2.3.5]에 따른다. 



13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3 장 구조설계원칙 1 부 3 장 7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131

그림 11  판의 간격

1.3.2 1차 지지부재
1차 지지부재의 관성 모멘트 및 / 또는 단면 계수의 계산을 위하여, 판의 유효폭 (mm )은 다음 식에 따라 구한
다. 

   ·min




 





 





 


≥ 인 경우

  





 인 경우

1.3.3 1차 지지부재의 부착판과 곡진 면재의 유효면적
(a)와 (b)에 주어진 유효 순 면적은 1차 지지부재가 부착된 곡면 부착판과 곡진 면재에만 적용된다. 이것은 면재에 
평행한 웨브 보강재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효 순 면적은 다음 계산을 위하여 1차 지지부재에 적용한다.

• 6장의 치수 요건과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실제 순 단면 계수
• 7장에서 사용된 보 요소로 모델링되는 곡진 면재의 실제 유효 순 면적

(a) 유효 순 면적   (mm ) 은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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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랜지 효율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단, 1.0 이하여야 한다.

  

 대칭 면재의 경우

  


 비대칭 면재의 경우

  

 상자형 거더의 부착판의 경우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대칭 면재의 경우

 cosh
  cos



sinh cosh  sin cos

• 두 개의 웨브를 갖는 상자형 거더의 부착판의 경우

 sinh   sin 

 sinh sincosh cos

• 여러 웨브를 갖는 상자형 거더의 부착판의 경우

 sinh sin

 cosh cos

          : 다음에 의한 값
     ,   인 경우
   ,  ≥ 인 경우

          : 다음에 의한 값

   

  ,  (rad)

 : 면재의 폭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 대칭 면재의 경우,         
• 비대칭 면재의 경우,    
• 상자형 거더의 부착판의 경우,         

 : 상자형 거더의 웨브의 간격(mm )
 : 1차 지지부재의 부착판 또는 면재의 폭(mm ) (그림 12 참조)
  : 순 웨브 두께(mm )

   : 순 플랜지 두께(mm ). 비대칭 면재의  및   계산 시,   는    보다 커
서는 아니 된다.

    : 1차 지지부재의 부착판이나 곡진 면재의 반지름(mm )으로 두께의 중간에서의 값으로 
한다.(그림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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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방사형 브래킷에 의하여 지지되는 곡진 면재 또는 원통형 보강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판의 유효 순 면적(mm

)은 다음 식에 따른다.

  






    



     
 




  

        :　웨브에 수직인 트리핑 브래킷, 웨브 보강재 또는 보강재의 간격(mm ) (그림 12 참조)

그림 12  곡진 외판 패널 및 면재 

1.4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기하학적 특성

1.4.1 구형강 단면을 갖는 보강재 형상
구형강 단면의 특성은 직접 계산에 의해 결정 된다.
특성의 직접 계산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구평강 단면은 조립 단면과 동등하게 구할 수 있다. 동등한 조립 단면
의 순 치수      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  

′
 (mm )

  ′ 

′
  (mm )

  

′
  (mm )

  ′ (mm )

′ , ′   : 그림 13에서와 같이, 구평강 단면의 순 높이와 순 두께(mm )
         : 다음에 의한 값

  

 ′  , ′ ≤ 인 경우

   , ′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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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보강재의 순 탄성 전단 면적
보강재의 순 탄성 전단 면적  (cm ) 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 [1.4.3]에 따른 보강재의 유효 전단 깊이(mm )
 : 3장 2절 그림 2에 따른 보강재의 순 웨브 두께

그림 13  보강재의 치수

1.4.3 보강재의 유효 전단 깊이
보강재의 유효 전단 깊이  (mm ) 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sin

   : 3장 2절 그림 2에 따른 보강재 높이(mm )
      : 3장 2절 그림 2에 따른 보강재 부착판의 순 두께(mm )
  : 3장 3절에 따른 보강재의 부식추가(mm )
    : 3장 3절에 따른 보강재 부착판의 부식추가(mm )
     : 그림 14에 따른 각도(deg)로서 75도 이상일 경우에는 90도로 한다.

1.4.4 보강재의 탄성 순 단면 계수 및 순 단면 2차 모멘트
보강재의 탄성 순 단면 계수 Z(cm ) 및 순 단면 2차 모멘트(cm )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sin

   sin


 : 보강재가 부착판에 수직하다고 가정했을 때(는 90°)의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cm )
   : 보강재가 부착판에 수직하다고 가정했을 때(는 90°)의 보강재의 순 단면 2차 모멘트(cm )
   : 그림 14에 따른 각도(deg)로서 75도 이상일 경우에는 90도로 한다. 

구평강 등가 L 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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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보강재 웨브와 부착판 사이의 각

1.4.5 보강재의 유효 순 소성 전단 면적 
충격하중에 대한 보강재의 순 소성 전단 면적    (cm ) 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 [1.4.2]에 따른 순 탄성 전단 면적(cm )

1.4.6 보강재의 유효 순 소성 단면 계수
충격하중에 대한 보강재의 유효 순 소성 단면 계수  (cm ) 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  ≤ 인 경우

 

 
  sin



    sin    cos 
  인 경우

   : 웨브 전단 응력 요소로서 다음과 같다.
•  = 1 또는 2 인 면재를 갖는 보강재의 경우, = 0.75
•  = 0 인 면재를 갖는 보강재의 경우, = 1.0
• 평강 보강재의 경우, = 1.0

 : 각 부재의 단부 지지의 소성 힌지 수로서, 0, 1 또는 2 로 한다. 

다음 경우에는 단부 지지의 소성 힌지를 고려할 수 있다.
• 지지점에서 보강재가 연속인 경우
• 끝단부에서 칼링(또는 동등한)에 의해 인접합 보강재에 연결되고 보강재가 지지판을 관통하는 경우 
• 보강재가 굽힘에 유효한 보강재(좌굴 보강재가 아닌)에 부착되는 경우 
• 보강재가 굽힘에 유효한 브래킷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브래킷이 다른 보강재(좌굴 보강재가 아닌)

에 부착될 때는 굽힘에 유효하다고 가정한다. 

    : 보강재 웨브의 깊이(mm ), 다음에 따른다.

•  , 형강(압연 및 조립), 평강 : 3장 2절 그림 2에 따른다.
• 2 및 3형강 : 3장 2절 그림 3에 따른다.
• 구평강 : [1.4.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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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수로서 다음에 의한 값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스팬 중간에 트리핑 브래킷이 없는 형강의 경우 다음 식에 의한 값. 단, 0.5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기타의 경우,   = 0.5  

     : 면재의 순 횡단면적으로 다음에 따른다.
•    평강 보강재의 경우 

•    (mm ) 다른 보강재의 경우 

    : 보강재 웨브의 두께 중앙으로부터 면재의 중간까지의 거리로 다음에 따른다.
•        압연 형강 및 구평강의 경우 
•     형강의 경우 

  : 면재의 두께 중간까지의 보강재의 높이로 다음에 따른다.
•      3형강 및 구평강을 제외한 직사각형 모양의 플랜지 형상의 경우
•         3장 2절 그림 3에 정의된 3형강의 경우

 : 3형강의 경우, 웨브의 상단부에서 플랜지의 상면까지의 거리(3장 2절 그림 3 참조)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 0.8, 단부 브래킷이 있고 1차 지지부재를 관통하여 연속되는 보강재의 경우
•  = 0.7, 단부 브래킷이 있고 1차 지지부재에서 스닙되거나 지지점의 반대 쪽에 정열되는 구조가 없이 지

지점에서 끝나는 보강재의 경우
•  = 1.0, 상기 이외의 경우 

 : 순 플랜지 두께(mm )
•  = 0, 평강 보강재의 경우
• 구평강의 경우,  는 [1.4.1]에 따른다.

1.4.7 부착판과 직각이 아닌 1차 지지부재 웨브
1차 지지부재가 부착판과 직각이 아닌 경우 실제 순 단면적 및 실제 순 단면 계수는 다음 식에 의한다.

• 실제 순 전단면적 :
   sin (cm ),     경우

   (cm ),  ≤  ≤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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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순 단면 계수:
   sin (cm ),    경우

   (cm ),  ≤ ≤ 경우
      : 부착판과 직각인 것으로 가정되는 1차 지지부재의 실제 순 전단 면적으로서, 다음 식

          에 의한 값
                  

  (cm )

     : 부착판과 직각인 것으로 가정되는 1차 지지부재와 부착판의 실제 단면 계수(cm ) 

1.4.8 웨브 개구가 있는 1차 지지부재의 전단 면적 
유효 순 전단 면적,    의 계산에 고려되는 유효 웨브 높이  (mm ) 는 다음 중 작은 값으로 구한다. 

    (mm )
     (mm )
      (mm )

                 :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높이(mm )
 ,  ,  ,   : 그림 15에 따른 치수  

고려하는 단면에서  이내에 개구가 있는 경우,  는 순 높이와 개구를 통한 순 거리 중 작은 값으로 한다. 
(그림 15 참조)

그림 15  웨브 개구 부위의 유효 전단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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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

2.1 요소 판 패널(EPP)의 이상화

2.1.1 요소 판 패널(EPP)
요소 판 패널(EPP)은 1차 지지부재 및/또는 보강재 사이의 판에 보강되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
요소 판 패널(EPP)의 길이(a)와 폭(b)은 그림 16과 같이 각각 판의 긴 변과 짧은 변으로 정의된다. 

2.1.2 스트레이크의 요구 두께
스트레이크의 요구 두께는 스트레이크 내의 각 요소 판 패널(EPP)에 대하여 요구되는 가장 큰 값으로 한다. 그림 17
과 같이 고려하는 스트레이크의 선택을 위하여 표 1의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스트레이크 내에서 최대 부식추가는 
3장 3절 [1.2.4]에 따른다. 

그림 16  요소 판 패널의 정의

a/b ＞ 2 a/b ≤ 2

a1＞b/2 모든 스트레이크(St1, St2, St3, St4) 모든 스트레이크(St1, St2, St3, St4)

a1≤b/2 스트레이크 St2 및 St4 모든 스트레이크(St1, St2, St3, St4)

표 1  주어진 요소 판 패널(EPP)을 고려하는 스트레이크 

  : 스트레이크 경계 용접선과 EPP의 경계의 거리로서 EPP 긴 변 방향으로 측정한다.(mm )

그림 17  주어진 요소 판 패널을 고려하는 스트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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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직접강도평가에서 요소 판 패널은 유한 요소 모델에서 요소 분할 배치에 이상적이다.

2.2 하중 계산점 

2.2.1 항복
항복강도 확인을 위하여, 국부 치수 요건의 계산에 사용되는 국부압력 및 선체거더 응력은 표 2에 정의된 x, y 및 z 
좌표를 가지는 하중 계산점(LCP)에서 구한다.

하중 계산점
좌표

일반(1) 수평판 수직 횡 구조 및 횡 스툴 판

종식 늑골
(그림 18)

횡식 늑골
(그림 19)

종식 늑골 횡식 늑골
수평 늑골
(그림 20)

수직 늑골
(그림 21)

x 좌표 EPP의 길이 중간 EPP의 길이 중간 y 및 z 값과 상응

y 좌표 x 및 z 좌표와 상응 EPP의 선측방향 y 값 z 높이에서 EPP의 선측방향 y 값(2)

z 좌표 EPP의 하단

EPP의 하단 
또는 

스트레이크의 
하단 중 큰 값

x 및 y 값과 상응 EPP의 하단
EPP의 하단 또는 

스트레이크의 
하단 중 큰 값

(1) 수평 판 또는 수직 횡 구조를 제외한 모든 구조
(2) 트랜섬 판의 경우 하중 계산점의 y 값은 외부 동압력 계산을 위한 하중 계산점의 z 값의 외판에 상응하는 y 값으로 한

다.

표 2  항복에 대한 하중 계산점(LCP) 좌표

그림 18  종늑골형 하중 계산점 (L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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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횡늑골식 하중 계산점

그림 20  수직 횡 구조에서 수평 늑골형 하중 계산점 

그림 21  수직 횡 구조에서 수직 늑골형 하중 계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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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좌굴
8장 3절에 따라 EPP의 좌굴평가를 위하여, 선체거더 응력 및 압력에 대한 하중 계산점은 표 3에 따른다. 유한요소 
해석에서의 좌굴 확인을 위하여는 8장 4절을 적용한다.

하중 계산점

선체거더 응력에 대한 하중 계산점(그림 22)

굽힘응력(1)

전단응력
비 수평판 수평판

x 좌표
항복에 대한 하중 

계산점과 
동일한 좌표
(표 2 참조)

요소 판 패널의 길이의 중앙

y 좌표 x 및 z 에 상응하는 값
요소 판 패널의 

내외부 끝단
(A1 점 및 A2 점)

요소 판 패널의 중간점
(B 점)

z 좌표
요소 판 패널의 상하부 끝단

(A1 점 및 A2 점)
x 및 y 에 상응하는 값

(1) 굽은 판의 굽힘응력은 A1 점과 A2 점에서의 응력 값의 평균으로 한다.

표 3  판 좌굴에 대한 하중 계산점(LCD) 좌표 

고려하는
횡단면

고려하는
횡단면

1차지지부재 1차지지부재

종 늑골 횡 늑골

그림 22  판 좌굴에 대한 하중 계산점 - 선체거더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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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강재 

3.1 기준점

3.1.1
보강재에 대한 단면 계수의 요건은 최소 단면 계수가 요구되는 기준점과 관련이 있다. 기준점은 일반적으로 그림 23
의 대표적인 형상과 같이 위치한다. 

그림 23  국부치수평가를 위한 단면계수 및 선체 거더 응력의 계산에 대한 기준점

3.2 하중 계산점 

3.2.1 압력에 대한 하중 계산점 
압력에 대한 하중 계산점은 다음에 따른다.

• 고려하는 보강재의 전체 길이  의 중간 지점
• 보강재와 부착판의 교차 지점

트랜섬에 위치한 보강재의 경우 하중 계산점의 y 값은 외부 동압력 계산을 위한 하중 계산점의 z 값의 외판에 상응하
는 y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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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선체거더 굽힘응력에 대한 하중 계산점 
선체거더 굽힘응력에 대한 하중 계산점는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 6장에 따른 항복강도 검증의 경우 :
고려하는 부재 전체 길이  의 중간 지점
그림 23에 따른 기준점

• 8장에 따른 규범적 굽힘 요구의 경우 :
고려하는 부재 전체 길이  의 중간 지점
보강재와 부착판의 교차 지점

3.2.3 비수평 보강재
면외압력  는 보강재 전체 길이의 중앙에서 구해진 값과 아래 식에 의해 구해진 값 중 큰 값으로 계산한다.

 

  , 수직 보강재의 상단이 압력 0 이 되는 높이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 



 , 수직 보강재의 상단이 압력 0 이 되는 높이보다 위에 있는 경우(그림 24 참조) 

 : 보강재의 하단과 압력이 0 이 되는 높이까지의 거리(m )
 ,  : 수직 보강재 스팬  의 상단과 하단에서 각각의 면외압력(kNm )

그림 24  수직 보강재에 대한 작용하는 압력의 정의

4. 1차 지지부재

4.1 하중 계산점 

4.1.1 
하중 계산점은 부착판과 1차 지지부재의 교차 지점에서 전체길이  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하지만, 화물창 구역의 
1차 지지부재는 산적화물선의 경우 해당된다면 2부 1장 4절 [4]에 따르고 유조선의 경우 2부 2장 3절 [1]에 따른다. 
트랜섬 판에 위치한 1차 지지부재의 경우 하중 계산점의 y 값은 외부 동압력 계산을 위한 하중 계산점의 z 값의 외
판에 상응하는 y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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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편 1부 4장

  하중 

제 1 절  소개

제 2 절  동적 하중상태

제 3 절  선박운동 및 가속도

제 4 절  선체거더하중

제 5 절  외부하중

제 6 절  내부하중

제 7 절  설계하중 시나리오

제 8 절  적하상태

부록 1  화물질량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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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소개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S : 정적 하중상태
S+D : 정적 + 동적 하중상태

1. 일반

1.1 적용

1.1.1 범위
이 장에서는 강도 및 피로평가를 위한 설계하중을 제공한다. 하중조합은 4장 7절에 정의된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따
라 유도되어야 한다. 이 절은 산적화물선 또는 유조선에 대한 모든 적절한 운영 방식의 일관된 설계 하중조합들을 
정의하기 위한 설계하중 시나리오의 개념을 사용한다.

1.1.2 등가 설계파 EDW
각각 동적 하중상태에 연관된 동적하중은 등가 설계파(EDW)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EDW 개념은 지배적인 하중 응
답이 요구된 장기 응답치와 동등하도록 선박에 작용하는 동적하중들의 일관적인 조합을 적용한다. 

1.1.3 강도와 피로평가에 대한 확률 수준
이 절에서 평가는 다음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

• 강도평가는   의 확률 수준에 해당하는 하중, 평형수 교환, 항구 접안 및 침수상태에 대하여 피로를 제외한 
강도 기준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피로평가는   의 확률 수준에 해당하는 하중에 대한 피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1.1.4 동적하중 성분
모든 동적하중 성분은 각 동적 하중상태에 대한 계산 값과 동일하여야 한다.

1.1.5 강도평가용 하중 
강도평가는 모든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대해 시행되어야 하며 최종 평가는 가장 불리한 강도 요건으로 시행되어야 한
다. 정적 및 동적하중이 고려하는 하중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 강도평가를 위한 각각의 설계하중 시나리오는 정
적 하중상태(S) 혹은 정적하중 및 동적 하중상태(S+D)로 구성된다.
정적하중은 다음 절에 정의된다.

• 4장 4절에서 정수중 선체거더하중 
• 4장 5절에서 외부하중 
• 4장 6절에서 내부하중 

선체거더하중에 대한 강도평가 및 동적 하중조합 계수에 대한 등가 설계파(EDW)는 4장 2절 [2]에 명시되어 있다.
동적하중 성분은 다음 절에 정의된다.

• 4장 4절에서 동적 선체거더하중
• 4장 5절에서 외부하중 
• 4장 6절에서 내부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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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피로평가용 하중
정적 및 동적하중이 고려하는 하중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 피로평가를 위한 각 설계하중 시나리오는 정적 + 동
적 하중상태(S+D)로 구성된다. 

정적하중은 다음 절에 정의된다.
• 4장 4절 : 정수중 선체거더하중 
• 4장 5절 : 외부하중 
• 4장 6절 : 내부하중 

피로평가를 위한 등가 설계파(EDW)는 4장 2절 [3]에 따른다.

동적하중 구성은 다음 절에 정의된다.
• 4장 4절 : 동적 선체거더하중
• 4장 5절 : 외부하중 
• 4장 6절 : 내부하중 

1.2 정의

1.2.1 좌표계
좌표계는 1장 4절 [3.6.1]에 정의된다.

1.2.2 선박 운동에 대한 부호 규약
선박 운동은 선박의 무게중심(COG)과 관련하여 정의된다.(그림 1 참조)

• 전후동요는 x 축 방향으로의 이동을 말한다.(전방을 양으로 한다.)
• 좌우동요는 y 축 방향으로의 이동을 말한다.(좌현을 양으로 한다.)
• 상하동요는 z 축 방향으로의 이동을 말한다.(상방을 양으로 한다.)
• 횡동요는 COG를 지나는 종 방향 축에 대한 회전을 말한다.(좌현이 내려가고, 우현이 올라가는 것을 양으로 한

다.)
• 종동요는 COG를 지나는 횡 방향 축에 대한 회전을 말한다.(선수가 내려가고, 선미가 올라가는 것을 양으로 한

다.)
• 선수동요는 COG를 지나는 수직 축에 대한 회전을 말한다.(선수가 좌현으로, 선미가 우현으로 움직이는 것을 양

으로 한다.)

                그림 1  선박 운동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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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선체거더하중에 대한 부호 규약
선체 횡단면에 수직 굽힙 모멘트 , 수직 전단력. 수평 굽힙 모멘트 및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부호 규약은 그림 2에서 
나타낸다. 

• 수직 굽힘 모멘트   및  은 강력갑판에 인장 응력을 발생시킬 때 양(호깅 굽힘 모멘트), 그리고 선저에
서 인장 응력을 발생시킬 때 음(새깅 굽힘 모멘트)이다.

• 수직 전단 응력    및   은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의 선미부에서는 하방으로, 선수부에서는 상방으로 작용
할 경우에 양이다.

• 수평 굽힘 모멘트  는 우현 측에 인장 응력을 발생시킬 때 양, 좌현 측에 인장 응력을 발생시킬 때 음이다.
• 비틀림 모멘트  는 횡단면의 선미부가  축의 음의 회전 방향으로 모멘트를 받고, 횡단면의 선수부가  축

의 양의 회전 방향으로 모멘트를 받는 경우에 양이다. 

그림 2  전단력   ,    및 굽힘 모멘트  ,  ,   및 

대한 부호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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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동적 하중상태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    ,  ,    ,         : 가속도 성분(4장 3절 참조)
 : 하중점의  좌표와  의 비율로서 다음에 따른다. 

  
   단, 0.0 이상 또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 적하상태 흘수와 강도계산용 흘수 사이의 비율(4장 3절 참조)
  : 고려하는 위치의 선박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계수로 다음과 같다.

   = 1.0,  ≤  인 경우
   = -1.0,     인 경우

    : OST 하중상태에 대한 비틀림 모멘트의 종 방향 분포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인 경우
      ,  ≤     인 경우
       ,  ≤     인 경우
      ,  ≤    인 경우
        ,  ≤   인 경우

    : OSA 하중상태에 대한 비틀림 모멘트의 종 방향 분포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인 경우
         ,  ≤     인 경우
       ,  ≤   인 경우

WS : 풍상 측, 오는 파도에 노출된 선박의 측면
LS : 풍하 측, 오는 파도에 노출되지 않은 선박의 보호된 측면
 :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kNm ) (4장 4절 참조)
  : 수직 파랑 전단력(kN) (4장 4절 참조)
  : 수평 파랑 굽힙 모멘트(kNm ) (4장 4절 참조)
 : 비틀림 파랑 굽힘 모멘트(kNm ) (4장 4절 참조)
 :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에 적용되는 하중조합계수 
  : 수직 파랑 전단력에 적용되는 하중조합계수
 :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에 적용되는 하중조합계수
 : 파랑 비틀림 모멘트에 적용되는 하중조합계수
 : 전후동요 가속도에 적용되는 하중조합계수
 : 종동요에 의한 종 가속도에 적용되는 하중조합계수 
  : 종동요 운동에 의한 종 가속도에 적용되는 하중조합계수
 : 좌우동요 가속도에 적용되는 하중조합계수
  : 횡동요에 의한 횡 가속도에 적용되는 하중조합계수
 : 횡동요 운동에 의한 횡 가속도에 적용되는 하중조합계수
  : 상하동요 가속도에 적용되는 하중조합계수
  : 횡동요에 의한 수직 가속도에 적용되는 하중조합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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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동요에 의한 수직 가속도에 적용되는 하중조합계수
  : 횡동요 경사각(deg) (4장 3절 [2.1.1] 참조) 
 : 종동요 경사각(deg) (4장 3절 [2.1.2] 참조)

1. 일반

1.1 동적 하중상태의 정의

1.1.1 
다음의 등가 설계파(EDW)는 구조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동적 하중상태를 생성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 HSM 하중상태 : 
HSM-1 와 HSM-2 : 선체 중앙부에서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를 각각 최소화 및 최대화 하는 선수파에 대한 

등가 설계파
• HSA 하중상태 :

HSA-1 와 HSA-2 : 각각 선수에서 선수파에 의한 수직 가속도를 각각 최대화 및 최소화하는 선수파에 대
한 등가 설계파

• FSM 하중상태 : 
FSM-1 와 FSM-2 : 선체 중앙부에서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를 각각 최소화 및 최대화하는 선미파에 대한  

등가 설계파 
• BSR 하중상태 : 

BSR-1P 와 BSR-2P : 좌현으로부터 오는 파도에 의하여 좌현의 상하 방향으로의 횡동요 운동을 최소화 및 
최대화하는 횡파에 대한 등가 설계파

BSR-1S 와 BSR-2S : 우현으로부터 오는 파도에 의하여 우현의 상하 방향으로의 횡동요 운동을 최대화 및 
최소화하는 횡파에 대한 등가 설계파

• BSP 하중상태 : 
BSP-1P 와 BSP-2P : 중앙부 흘수선에서 좌현의 동적 수압을 최대화 및 최소화 하는 횡파에 대한 등가 설계

파
BSP-1S 와 BSP-2S : 중앙부 흘수선에서 우현의 동적 수압을 최대화 및 최소화 하는 횡파에 대한 등가 설계

파
• OST 하중상태 :

OST-1P 와 OST-2P : 좌현으로부터 오는 파도에 의하여 AE 로부터 0.25   위치에 비틀림 모멘트를 최소화 
및 최대화하는 등가 설계 사파

OST-1S 와 OST-2S : 우현으로부터 오는 파도에 의하여 AE 로부터 0.25   위치에 비틀림 모멘트를 최대화 
및 최소화하는 등가 설계 사파

• OSA 하중상태 :  
OSA-1P 와 OSA-2P : 좌현으로부터 오는 파도에 의하여 종동요 가속도를 최대화 및 최소화하는 등가 설계 

사파
OSA-1S 와 OSA-2S : 우현으로부터 오는 파도에 의하여 종동요 가속도를 최대화 및 최소화 하는 등가 설계 

사파

주 1 : 1 과 2 는 각각의 등가 설계파에 대한 최대/최소 주요 하중 성분을 나타낸다.
주 2 : P 와 S 는 풍상 측이 우현과 좌현에 각각 있는 것을 나타낸다. 

HSA 와 OSA 하중상태는 피로평가에 대해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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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적용

1.2.1 
이 절에서 설명된 동적 하중상태는 4장 7절에서 설명된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의해 요구된 동적하중을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동적 하중상태는 다음 구조평가에 적용된다.

a) 강도평가
•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판재, 일반 보강재 그리고 1차 지지부재에 대한 강도평가
• 구조부재의 대한 직접강도해석 평가(유한요소 해석)

b) 피로평가
• 단순 응력해석에 의한 구조상세의 피로평가
• 유한요소 응력해석에 의한 구조상세의 대한 피로평가

2. 강도평가에 대한 동적 하중상태

2.1 동적 하중상태의 설명

2.1.1
강도평가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각각의 동적 하중상태에 해당하는 선체 운동의 응답 및 선체거더하중은 표 1에서 
표 3에 설명한다.

하중성분 HSM-1 HSM-2 HSA-1 HSA-2 FSM-1 FSM-2
EDW HSM HSA FSM
파랑 선수파 선수파 선미파
영향 최대 굽힘 모멘트 최대 수직 가속도 최대 굽힘 모멘트

VWBM 새깅 호깅 새깅 호깅 새깅 호깅

VWSF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HWBM - - - - - -
TM - - - - - -

전후동요 선미 방향 선수 방향 선미 방향 선수 방향 선수 방향 선미 방향



좌우동요 - - - - - -
 - - - - - -

상하동요 하향 상향 하향 상향 - -

 - -

횡동요 - - - - - -
 - - - - - -

종동요 선수 하향 선수 상향 선수 하향 선수 상향 선수 상향 선수 하향



표 1  HSM, HSA 및 FSM 하중상태에 대한 선박 응답 - 강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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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성분 BSR-1P BSR-2P BSR-1S BSR-2S BSP-1P BSP-2P BSP-1S BSP-2S

EDW BSR BSR BSP BSP

파랑 횡파 횡파

영향 최대 횡동요 수선에서의 최대 압력

VWBM 새깅 호깅 새깅 호깅 새깅 호깅 새깅 호깅

VWSF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HWBM 우현 인장 좌현 인장 좌현 인장 우현 인장 우현 인장  좌현 인장 좌현인장 우현 인장  

TM - - - - - - - -

전후동요 - - - - - - - -

 - - - - - - - -

좌우동요 우현 방향 좌현 방향 좌현 방향 우현 방향 좌현 방향 우현 방향 우현 방향 좌현 방향



상하동요 하향 상향 하향 상향 하향 상향 하향 상향



횡동요 좌현 하향 좌현 상향 우현 하향 우현 상향 좌현 하향 좌현 상향 우현 하향 우현 상향



종동요 - - - - 선수 하향 선수 상향 선수 하향 선수 상향

 - - - -

표 2  BSR 및 BSP 하중상태에 대한 선박 응답 - 강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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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성분 OST-1P OST-2P OST-1S OST-2S OSA-1P OSA-2P OSA-1S OSA-2S

EDW OST OSA

파랑 사파 사파

영향 최대 비틀림 모멘트 최대 종동요 가속도

VWBM 새깅 호깅 새깅 호깅 호깅 새깅 호깅 새깅

VWSF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HWBM 좌현 인장 우현 인장 우현 인장 좌현 인장 우현 인장 좌현 인장 좌현 인장 우현 인장

TM

전후동요 선수 방향 선수 방향 선수 방향 선수 방향 선수 방향 선수 방향 선수 방향 선수 방향



Sway - - - - - - - -

 - - - -

Heave 하향 상향 하향 상향 상향 하향 상향 하향



횡동요 좌현 하향 좌현 상향 우현 하향 우현 상향 좌현 하향 좌현 상향 우현 하향 우현 상향



종동요 선수 상향 선수 하향 선수 상향 선수 하향 선수 상향 선수 하향 선수 상향 선수 하향



표 3  OST 및 OSA 하중상태에 대한 선박 응답 - 강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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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중조합계수

2.2.1 
강도평가를 위한 선체거더하중 및 관성하중 성분에 대한 하중조합계수(LCF)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표 4 : HSM, HSA 및 FSM 하중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표 5 : BSR 및 BSP 하중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표 6 : OST 및 OSA 하중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하중성분 LCF HSM-1 HSM-2 HSA-1 HSA-2 FSM-1 FSM-2

선체거더하중

  -1.0 1.0 -0.7 0.7 -0.4-0.6 0.4+0.6

  -1.0 1.0 -0.6 0.6 -1.0 1.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종 가속도

  0.3-0.2 0.2-0.3 0.2 -0.2 0.2-0.4 0.4-0.2

  -0.7 0.7 -0.4-0.4 0.4+0.4 0.15 -0.15

  0.6 -0.6 0.4+0.4 -0.4-0.4 -0.2 0.2

횡 가속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수직 가속도

  0.5-0.15
0.15-0.5


0.4-0.1 0.1-0.4 0.0 0.0

  0.0 0.0 0.0 0.0 0.0 0.0

  -0.7 0.7 -0.4-0.4 0.4+0.4 0.15 -0.15

표 4  HSM, HSA 및 FSM 하중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 강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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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조합 LCF BSR-1P BSR-2P BSR-1S BSR-2S

선체
거더
하중

       

       

       

  0.0 0.0 0.0 0.0

종 
가속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횡
가속도

       

  1.0 -1.0 -1.0 1.0

  -1.0 1.0 1.0 -1.0

수직
가속도

       

  1.0 -1.0 -1.0 1.0

  0.0 0.0 0.0 0.0

표 5  BSR 및 BSP 하중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 강도평가

하중조합 LCF BSP-1P BSP-2P BSP-1S BSP-2S

선체
거더
하중

       

       

       

  0.0 0.0 0.0 0.0

종 
가속도

  0.0 0.0 0.0 0.0

       

      

횡
가속도

  -0.9 0.9 0.9 -0.9

  0.3 -0.3 -0.3 0.3

  -0.2 0.2 0.2 -0.2

수직
가속도

  1.0 -1.0 1.0 -1.0

  0.3 -0.3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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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조합 LCF OST-1P OST-2P OST-1S OST-2S

선체
거더
하중

     

     

  -0.9 0.9 0.9 -0.9

     

종 
가속도

     

       

     

횡
가속도

  0.0 0.0 0.0 0.0

      

       

수직
가속도

     

      

       

표 6  OST 및 OSA 하중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 강도평가

하중조합 LCF OSA-1P OSA-2P OSA-1S OSA-2S

선체
거더
하중

     

     

     

     

종 
가속도

     

  1.0 -1.0 1.0 -1.0

  -1.0 1.0 -1.0 1.0

횡
가속도

     

       

      

수직
가속도

     

       

  1.0 -1.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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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로평가를 위한 동적 하중상태

3.1 동적 하중상태의 설명

3.1.1 
피로평가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동적 하중상태에 해당하는 선박의 운동 응답 및 선체거더하중은 표 7부터 표 9에 
정의한다.

하중상태 HSM-1 HSM-2 FSM-1 FSM-2

EDW HSM FSM

파랑 선수파 선미파

영향 최대 굽힘 모멘트 최대 굽힘 모멘트

VWBM 새깅 호깅 새깅 호깅

VWSF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HWBM - - - -

TM - - - -

전후동요 선미 방향 선수 방향 선수 방향 선미 방향



좌우동요 - - - -

 - - - -

상하동요 하향 상향 - -

 - -

횡동요 - - - -

 - - - -

종동요 선수 하향 선수 상향 선수 상향 선수 하향



표 7  HSM 및 FSM 하중상태에 대한 선박 응답 - 피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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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상태

BSR-1P BSR-2P BSR-1S BSR-2S BSP-1P BSP-2P BSP-1S BSP-2S

EDW BSR BSR BSP BSP

파랑 횡파 횡파

영향 최대 횡동요 수선에서의 최대 압력

VWBM 새깅 호깅 새깅 호깅 새깅 호깅 새깅 호깅

VWSF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HWBM 우현 인장 좌현 인장 좌현 인장 우현 인장 우현 인장 좌현 인장 좌현 인장 우현 인장 

TM - - - - - - - -

전후
동요

- - - - - - - -

 - - - - - - - -

좌우
동요

우현 방향 좌현 방향 좌현 방향 우현 방향 좌현 방향 우현 방향 우현 방향 좌현 방향



상하
동요

하향 상향 하향 상향 하향 상향 하향 상향



횡동요 좌현 하향 좌현 상향 우현 하향 우현 상향 좌현 하향 좌현 상향 우현 하향 우현 상향



종동요 - - - - - - - -

 - - - - - - - -

표 8  BSR 및 BSP 하중상태에 대한 선박 응답 - 피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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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상태 OST-1P OST-2P OST-1S OST-2S

EDW OST

파랑 사파

영향 최대 비틀림 모멘트

VWBM 새깅 호깅 새깅 호깅

VWSF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선미(+)
선수(-)

HWBM 좌현 인장 우현 인장 우현 인장 좌현 인장

TM

전후동요 선수 방향 선미 방향 선수 방향 선미 방향



좌우동요 - - - -

 - - - -

상하동요 상향 하향 상향 하향



횡동요 좌현 하향 좌현 상향 우현  하향
우현 
상향



종동요 선수 상향 선수 하향 선수 상향 선수 하향



표 9  OST 하중상태에 대한 선박 응답 - 피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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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중조합계수

3.2.1
피로평가를 위한 선체거더하중 및 관성하중 성분에 대한 하중조합계수(LCF)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표 10 : HSM 및 FSM 하중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표 11 : BSR 및 BSP 하중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표 12 : OST 하중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하중성분 LCF HSM-1 HSM-2 FSM-1 FSM-2

선체거더하중

  -1 1  

  -1.0 1.0  

  0 0 0 0

  0 0 0 0

종 가속도

      

  -0.9 0.9 0.1 -0.1

      -0.15 0.15

횡 가속도

  0 0 0 0

  0 0 0 0

  0 0 0 0

수직 가속도

     0 0

  0 0 0 0

   -0.9 0.9 0.1 -0.1

표 10  HSM 및 FSM 하중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 피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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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성분 LCF BSR-1P BSR-2P BSR-1S BSR-2S

선체
거더
하중

      

      

     

  0 0 0 0

종 
가속도

  0 0 0 0

   0 0 0 0

  0 0 0 0

횡
가속도

     

  1 -1 -1 1

  -1 1 1 -1

수직
가속도

      

  1 -0 -1 1

  0 0 0 0

표 11  BSR 및 BSP 하중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 피로평가

하중성분 LCF BSP-1P BSP-2 BSP-1S BSP-2S

선체
거더
하중

      

      

     

  0 0 0 0

종 
가속도

  0 0 0 0

   0 0 0 0

  0 0 0 0

횡
가속도

  -0.95 0.95 -0.95 0.95

  0.3 -0.3 -0.3 0.3

  -0.2 0.2 0.2 -0.2

수직
가속도

  1 -1 1 -1

  0.3 -0.3 -0.3 0.3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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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조합 LCF OST-1P OST-2P OST-1S OST-2S

선체거더하중

  -0.4 0.4 -0.4 0.4

     

  -0.9 0.9 0.9 -0.9

  -   -

종 가속도

     

     

     

횡 가속도

  0 0 0 0

     

     

수직 가속도

  -0.05 0.05 -0.05 0.05

     

     

표 12  OST 하중상태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 피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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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박 운동 및 가속도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는 기호에 대해서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가속도 변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다.

    


 



 

 

 : 횡동요 주기( ) ([2.1.1]에 정의)
 : 횡동요 각도(deg) ([2.1.1]에 정의)
 : 종동요 주기( ) ([2.1.2]에 정의)
 : 종동요 각도(deg) ([2.1.2]에 정의)
 : 선박 회전 중심에 대한 수직 좌표(m )는 다음 식에 의한다.

  min





 

 

             및  : 하중조합계수(4장 2절 참조)
   : 횡동요에 의한 횡 가속도(ms ) ([3.3.2] 참조)
     : 종동요에 의한 종 가속도(ms ) ([3.3.1] 참조)
   : 횡동요에 의한 수직 가속도(ms ) ([3.3.3] 참조)
     : 종동요에 의한 수직 가속도(ms ) ([3.3.3] 참조)
 : 적하상태의 흘수  와 강도계산용 흘수  의 비로서 다음 식에 의한다.        

 

   단, 0.5 이상이어야 한다.

 : 고려된 적하상태에 대한 선체 중앙부 흘수(m )
   : 고려하는 위치의  X, Y 및 Z 좌표(m ) (4장 1절 [1.2.1] 참조)
 : 4장 7절에 규정된 적용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따른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1.0, 최대 파랑하중 설계하중 시나리오의 경우 
=0.8, 평형수 교환 설계하중 시나리오의 경우
=0.8, 항해중 사고 침수 설계하중 시나리오의 경우
=0.4, 항구/보호수역 설계하중 시나리오의 경우

 : 피로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다.
  

1 일반

1.1 정의

1.1.1
선체 운동 및 가속도는 사인 곡선(sinusoidal)이라 가정한다. 이 절에서 공식에 의해 정의된 운동 값은 단일 진폭이
다. 즉 파정에서 파저까지 높이의 절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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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체 운동과 가속도

2.1 선체 운동

2.1.1 횡동요 운동
횡동요 주기  ()로서 다음 식에 의한다.

 



횡동요 각  (deg)로서 다음 식에 의한다.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강도평가의 경우

     ×  , 피로평가의 경우

 : 다음과 같다.
  = 1.2,   빌지 킬이 없는 선박의 경우
  = 1.0,   빌지 킬이 있는 선박의 경우

 : 해당 적재 조건에서의 횡동요 회전반경(m )으로, 표 1 또는 표 2 에 따른다.
 : 해당 적재 조건에서의 메타센터 높이(m )로, 표 1 또는 표 2 에 따른다.

적재상태(1)(2)   

만재 적재상태   

  이상의 흘수를 
가지는 선택 조건 상태

실제 흘수 ≥   

부분 적재상태   ≤   

평형수 상태   

(1) 적하지침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0.6   와 0.9   사이의 흘수를 가지는 선택 적재상태 또는 강풍/비상 평
형수 상태에서의   및 GM 값은 실제 흘수에 기초한 0.9   선택상태와 0.6   부분 적재상태 사이에서의 선
형 보간법으로 구해야 한다.  

(2) 적하지침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침수 시의   및 GM 값은 만재 적재상태에서의 값을 사용한다.

표 1  유조선의   및  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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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재상태 (1)(2)(4) 적용 선박   

만재 적하상태

균일적재 모든 산적화물선



 

격창 중량 화물 BC-A  

격창 경량 화물 BC-A  

균일 중량 화물
BC-B, 
BC-A  

강재 코일 적재(3)
강재 운송을
하는 모든 
산적화물선

 

황천 평형수 상태 모든 산적화물선    

통상 평형수 상태 모든 산적화물선   

(1) 적하지침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0.9  이상의 흘수를 가지는 다항 적재상태에서의   및  값은 가장 적
절한 만재 적재상태의 값을 이용한다. 적하지침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와 0.9  사이의 흘수를 가지
는 다항 적재상태에서의   및 GM 값은 흘수에 기초한 황천 평형수 상태와 가장 적절한 만재 적재상태 사이의 값을 
선형 보건법으로 구해야 한다.

    보다 낮은 흘수를 가지는 다항 적재상태에 대하여, 황천 평형수 상태의   및  값이 사용할 수 있다.
(2) 적하지침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침수 시 적재상태에서의   및  값은 만재 적재상태의 값을 이용하여야 한

다. 
(3) 1장 2절 [3.6]에 따라 적하지침서에 강재 코일 적재상태가 있는 경우 이 적하상태의 흘수,   및  값을 이용하

여 평가하여야 한다. 
(4) 블록 적재상태는 이 표의 균일 중량 화물 적재상태 시의 흘수,   및  값을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표2  산적화물선의   및   값

2.1.2 종동요 운동
종동요 주기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 






  : 다음 식에 의한 값
    

종동요 각  (deg) 는 다음 식에 의한다.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 강도평가의 경우

  =       ×   , 피로평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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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게 중심에서의 선박 가속도

2.2.1 전후동요 가속도
전후동요에 의한 종 가속도  (ms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강도평가의 경우

       ×   , 피로평가의 경우

2.2.2 좌우동요 가속도
좌우동요에 의한 횡 가속도  (ms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강도평가의 경우

       ×   , 피로평가의 경우

2.2.3 상하동요 가속도
상하동요에 의한 수직 가속도  (ms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강도평가의 경우

       ×   , 피로평가의 경우

2.2.4 횡동요 가속도 
횡동요 가속도  (rads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  를 1.0 으로 하여 구한 횡동요 각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강도평가의 경우

      ×   , 피로평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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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종동요 가속도
종동요 가속도    (rads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  를 1.0 으로 하여 구한 종동요 각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강도평가의 경우

       ×   , 피로평가의 경우

3. 임의 위치에서의 가속도

3.1 일반

3.1.1 
임의 위치에서 관성 하중을 도출하기 위한 가속도는 선박 고정 좌표계에 관하여 정의된다. 따라서 [3.2]와 [3.3]에서 
정의되는 가속도 값들은 일시적인 횡동요 및 종동요 각으로 인한 중력 가속도 요소를 포함한다. 

3.1.2
4장 2절의 동적 하중상태에 적용하는 가속도는 [3.2]에 따른다.

3.1.3
[3.3]에 정의된 포락선(envelope) 가속도는 자문의 목적으로 제공되며 최대 설계 가속도 값이 요구될 때 다른 설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예: 크레인 거치대, 기관거치대 등.)

3.2 동적 하중상태에 대한 가속도

3.2.1 일반
4장 2절의 동적 하중상태에 적용하는 가속도는 [3.2.2]부터 [3.2.4]에 따른다.

3.2.2 종 가속도
각각의 동적 하중상태에 대한 임의 위치에서의 종 가속도(ms )는 다음 식에 의한다.

   sin         

3.2.3 횡 가속도
각각의 동적 하중상태에 대한 임의 위치에서의 횡 가속도(ms )는 다음 식에 의한다.

    sin        

3.2.4 수직 가속도
각각의 동적 하중상태에 대한 임의 위치에서의 수직 가속도(ms )는 다음 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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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포락선(envelope) 가속도

3.3.1 종 가속도
임의 위치에서의 포락선(envelope) 종 가속도    (ms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sin      







     : 종동요에 의한 종 가속도(ms ) 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3.3.2 횡 가속도
 임의 위치에서의 포락선(envelope) 횡 가속도    (ms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sin    



   : 횡동요에 의한 횡 가속도(ms ) 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3.3.3 수직 가속도
임의 위치에서의 포락선(envelope) 수직 가속도    (ms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 종동요에 의한 수직 가속도(ms ) 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 횡동요에 의한 수직 가속도(ms ) 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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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체거더하중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4장 1절 [1.2.1]에 정의된 기준 좌표계에 따른 계산 지점의 X 좌표(m )
 : 파랑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m ≤  ≤  m  경우

   ,  m   ≤  m  경우

   
  



,  m   ≤  m  경우

 : 파도의 진행 방향에 대한 수정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강도평가의 경우

  = 1.05, 최대 파랑 하중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대한 HSM 및 FSM 하중상태
  = 0.8, 최대 파랑 하중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대한 BSR 및 BSP 하중상태 
  = 1.0, 최대 파랑 하중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대한 HSA, OST 및 OSA 하중상태
  = 1.0, 항해중, 항구/보호수역 및 사고 침수 설계하중 시나리오에서 평형수 교환상태

• 피로평가의 경우
   = 1.0

 :  4장 3절에 따른 계수

BSR, BSP, HSM, HSA, FSM, OST, OSA : 4장 2절의 동적 하중상태

1. 적용

1.1 일반

1.1.1
정적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대한 선체거더하중은 [2]에 정의된 정수중 하중으로 나타낸다.

1.1.2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 설계 시나리오의 선체거더하중은 각 동적 하중상태에 따라 계산되며 [2]의 정수중 하중과 
[3.5]의 동적하중의 합으로 나타낸다.

2. 정수중 선체거더 수직하중

2.1 일반

2.1.1 항해중 및 항구/보호수역 조건
설계자는 항해중 및 항구/보호수역에 대해서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와 전단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수중 허용 선체
거더하중은 화물창 구역에서의 각 횡격벽, 화물창 중간. 선수격벽, 기관실 전단 격벽, 기관실 중간, 기관실 후단에서 제
시되어야 한다. 임의의 다른 위치에서의 허용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은 선형 보간법에 의해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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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초기설계 시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는 선박의 설계, 건조 단계에서의 증가 및 설계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
여 적하지침서 상의 정수중 최대 굽힘 모멘트의 최소 5 %, 허용 전단력은 적하지침서 상의 최대 정수중 전
단력의 최소 10 % 를 각각 증가시킨다.

2.1.2 침수상태
설계자는 침수상태에서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와 전단력의 포락선을 제시하여야 한다.

2.1.3 피로평가를 위한 정수중 하중
피로평가를 위한 정수중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 값과 분포는 선박의 일생 동안 선박이 운항하는 전형적인 적하상태
의 값을 이용하여야 한다. 전형적인 적하상태는 이중선체 유조선의 경우 통상 평형수 적재상태 및 균일 만재 적재상
태이며 산적화물선의 경우 통상 평형수 적재상태, 황천 평형수 적재상태, 만재 균일 적재상태, 만재 격창 적재상태이
다. 즉, 만재 격창 적재상태는 BC-A 산적화물선에만 적용 가능하다. 적하상태의 정의는 9장에 따른다.

2.2 정수중 수직 굽힘 모멘트

2.2.1 최소 정수중 굽힘 모멘트
호깅 및 새깅상태에서 각각 최소 정수중 굽힘 모멘트     m in  및     m in (kNm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호깅상태 :
    m in   

         

새깅상태 :
    m in    

          

     :   및  을 1.0 으로 하여 [3.1.1]에 따라 계산된 수직 파랑 호깅 모멘트
     :   및  을 1.0 으로 하여 [3.1.1]에 따라 계산된 수직 파랑 새깅 모멘트
 : 선박의 길이 방향에 따른 분포계수로서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  ≤  경우
   ,    에서
   ,  ≤ ≤   경우
   ,    에서
   ,  ≥   경우
 의 중간 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얻는다. 

그림 1  분포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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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항해상태 수직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
선박 길이 방향의 모든 위치에서 항해중 수직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     및    는 다음의 정수중 굽힘 
모멘트보다 큰 값이어야 한다. 

• 4장 8절의 항해중 적재 상태의 정수중 호깅 및 새깅 모멘트 중 가장 큰 정수중 굽힘 모멘트
• 적하지침서에 기술된 항해중 적재 상태의 굽힘 모멘트 중 가장 큰 정수중 굽힘 모멘트
• [2.2.1]의 정수중 최소 굽힘 모멘트

2.2.3 항구/보호수역 및 탱크 시험 상태의 정수중 수직 허용 굽힘 모멘트
선박 길이 방향의 모든 위치에서 항구/보호수역 및 탱크 시험 상태의 정수중 수직 허용 굽힘 모멘트       및 
     는 다음의 정수중 굽힘 모멘트보다 큰 값이어야 한다. 

• 4장 8절의 항구/보호수역 적재상태의 정수중 호깅 및 새깅 모멘트 중 가장 큰 정수중 굽힘 모멘트
• 적하지침서에 기술된 항구/보호수역 적재상태의 굽힘 모멘트 중 가장 큰 정수중 굽힘 모멘트
• [2.2.2]의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
• [2.2.1]의 정수중 최소 굽힘 모멘트를 25 % 증가시킨 정수중 굽힘 모멘트

2.2.4 항해중 침수 시 정수중 수직 허용 굽힘 모멘트
선박 길이 방향의 모든 위치에서 침수 시 정수중 허용 수직 굽힘 모멘트    는 다음의 정수중 굽힘 모멘트보다 
큰 값이어야 한다. 

• 4장 8절의 비손상 및 침수 적재상태의 호깅 및 새깅 모멘트 중 가장 큰 정수중 굽힘 모멘트, 평형수 교환 시 발
생하는 적재상태는 침수상태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 적하지침서에 기술된 비손상 및 침수 적재상태의 굽힘 모멘트 중 가장 큰 정수중 굽힘 모멘트
• [2.2.2]의 정수중 최소 굽힘 모멘트를 10 % 증가시킨 정수중 굽힘 모멘트

2.3 정수중 수직 전단력

2.3.1 유조선의 항해중 최소 정수중 수직 전단력
항해중 상태에 화물창 구역의 횡격벽 주위의 최소 정수중 수직 전단력   m in (kN) 은 다음 식에 의한다.

(a) 선박의 너비 방향으로 3개의 화물탱크를 가지는 유조선.

  m in  ±max    

        

       
화물/평형수 탱크의 경우 횡격벽의 전후부에서 계산된 값 중 최댓값으로 한다. 

(b) 선박의 폭 방향으로 2개의 화물탱크를 가지는 유조선

      m in  ±    

화물/평형수 탱크의 경우 횡격벽의 전후부에서 계산된 값 중 최댓값으로 한다. 

 : 강도계산용 흘수선 상에서 측정한 고려하는 탱크의 중앙부에서의 선박의 너비(m )
 : 고려하는 횡격벽 전후방의 화물탱크의 길이(m )  

 : 고려하는 횡격벽 전후방의 화물탱크의 중앙 화물탱크 체적(m )
 : 고려하는 횡격벽 전후방의 화물탱크의 선측 화물탱크 체적(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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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유조선의 항구/보호수역 상태 정수중 최소 전단력
항구/보호수역 상태에 화물탱크 사이의 횡격벽 부근의 수직 정수중 최소 전단력     m in (kN) 은 다음과 같다.

(a) 선박의 너비 방향으로 3개의 화물탱크를 가지는 유조선.

    m in  ±max    

        

화물/평형수 탱크의 경우 횡격벽의 전후부에서 계산된 값 중 최댓값으로 한다. 

(b) 선박의 너비 방향으로 2개의 화물탱크를 가지는 유조선

    m in  ±   

화물/평형수 탱크의 경우 횡격벽의 전후부에서 계산된 값 중 최댓값으로 한다. 

2.3.3 항해중 정수중 허용 전단력
선박 길이 방향의 모든 위치에서 유조선과 산적화물선의 항해중 수직 정수중 허용 전단력  은 다음의 정수중 전
단력보다 큰 값이어야 한다. 

• 산적화물선의 경우 전단력 수정 후에 4장 8절의 항해중 적재상태의 정수중 전단력 중 가장 큰 정수중 전단력
• 산적화물선의 경우 적하지침서에 기술된 항해중 적재상태의 전단력의 수정 후 값 중 가장 큰 정수중 전단력
• 유조선의 경우 [2.3.1]의 항해중 최소 정수중 전단력

2.3.4 항구/보호수역 및 탱크 시험 상태의 정수중 허용 전단력
선박 길이 방향의 모든 위치에서 유조선과 산적화물선의 항구/보호수역 및 탱크시험상태의 수직 정수중 허용 전단력 
   (kN)은 다음의 정수중 전단력보다 큰 값이어야 한다. 

• 산적화물선의 경우 전단력 수정 후에 4장 8절의 항구/보호수역 적재상태의 정수중 전단력 중 가장 큰 정수중 
전단력.

• 산적화물선의 경우 적하지침서에 기술된 항구/보호수역 적재상태의 전단력의 수정 후 값 중 가장 큰 정수중 전
단력

• [2.3.3]에 따른 정수중 허용 전단력
• 유조선의 경우 [2.3.2]의 항구/보호수역 상태 정수중 최소 전단력  

다음 값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 

      

   : [2.3.3]의 정수중 허용 전단력 

   : [3.2.1]에 정의된 파랑중 수직 전단력     및      으로서  는 강도평가에 대한 값 1.0 으로 
한다.

2.3.5 항해중 침수 시 정수중 허용 전단력
선박 길이 방향의 모든 위치에서 유조선과 산적화물선의 항해중 침수 정수중 허용 전단력    은 다음의 정수중 
전단력보다 큰 값이어야 한다. 

• 산적화물선의 경우 전단력 수정 후에 4장 8절의 항해중 침수 적재상태의 정수중 전단력 중 가장 큰 정수중 전
단력, 평형수 교환 시 발생하는 적재상태는 침수상태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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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적화물선의 경우 적하지침서에 기술된 항해중 침수 적재상태의 정수중 전단력의 수정 후 값 중 가장 큰 정수
중 전단력

• 정수중 허용 전단력은 [2.3.3]에 따른다.

3. 동적 선체거더하중

3.1 파랑중 수직 굽힘 모멘트

3.1.1
선박의 길이 방향 임의 위치에서 파랑중 수직 굽힘 모멘트(kNm )는 다음 식에 의한다.

호깅상태 :
        

 

새깅상태 : 
        



   : 호깅상태의 비선형 효과를 고려하는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1.0, 강도 및 피로평가의 경우

   : 새깅상태의 비선형 효과를 고려하는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강도평가의 경우

     , 피로평가의 경우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강도평가 :    ,

유조선의 피로평가 :       ×  

산적화물선의 피로평가 :      ×   

 : 선박의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파랑 수직 굽힘 모멘트에 대한 분포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  경우
   ,  ≤  ≤   경우
   ,  ≥   경우
중간 위치에서  값은 선형 보간법에 따라 구한다.(그림 2 참조)

      그림 2  분포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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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직 파랑 전단력

3.2.1
항해중 수직 파랑 전단력(kN)은 다음 식에 의한다.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강도평가의 경우

       ×   , 피로평가의 경우

  : 양(+)의 파랑 전단력에 대한 선박의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분포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   경우
       ,   ≤ ≤   경우
    ,   ≤ ≤   경우
       ,   ≤ ≤   경우
    ,  ≥   경우

중간 위치에서   값은 선형 보간법에 따라 구한다.(그림 3 참조)

    : 음(-)의 파랑 전단력에 대한 선박의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분포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   경우
        ,   ≤ ≤   경우
      ,   ≤ ≤   경우
        ,   ≤ ≤   경우
      ,  ≥   경우

중간 위치에서     값은 선형 보간법에 따라 구한다.(그림 4 참조)

   ,   : [3.1.1]에 따른 비선형 효과를 고려하는 계수

           
그림 3  양의 수직 전단력에 대한 분포계수     그림 4  음의 수직 전단력에 대한 분포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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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

3.3.1
선박의 길이 방향 위치에서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kNm )는 다음 식에 의한다.

    
   



 : 비선형 효과를 고려하는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강도평가의 경우
   , 피로평가의 경우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강도평가의 경우

  ∙        ×   , 피로평가의 경우

 : 분포계수로서 [3.1.1]에 따른다.

3.4 파랑중 비틀림 모멘트

3.4.1
기선에 대해 선박의 길이 방향 위치에서 파랑중 비틀림 모멘트(kNm )는 다음 식에 의한다.

     

 ,   : 각각 다음 식에 의한 값

  




 

    

 ,  :  분표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경우

  sin
  ,  ≤ ≤   경우

   ,     경우

   ,    경우

  sin
 ,  ≤ ≤   경우

   ,   경우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강도평가의 경우

       ×   , 피로평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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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동적 하중상태에 대한 선체거더하중

3.5.1 일반
4장 2절에 정의된 동적 하중상태에 대해 적용하는 동적 선체거더하중은 [3.5.2]에서 [3.5.5]에 따른다.

3.5.2 파랑중 수직 굽힘 모멘트
4장 2절의 각 동적 하중상태에 대하여 적용하는 파랑중 수직 굽힘 모멘트    (kNm ) 는 표 1에 따른다.

하중조합계수   

 ≥     

       

(비고)
  : 4장 2절에 따른 파랑중 수직 굽힘 모멘트의 하중조합계수
   ,     : 고려하는 설계하중 시나리오를 고려한 호깅 및 새깅 파랑중 수직 굽힘 모멘트([3.1.1] 참조)

표 1  동적 하중상태에 대한 파랑중 수직 굽힘 모멘트

3.5.3 파랑중 수직 전단력
4장 2절의 각 동적 하중상태에 대하여 적용하는 파랑중 수직 전단력    (kN) 은 표 2에 따른다.

하중조합계수   

 ≥    

       

(비고)
  : 4장 2절에 따른 파랑중 수직 전단력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      : 고려하는 설계하중 시나리오를 고려한 양과 음의 파랑중 수직 전단력([3.2.1] 참조)

 표 2  동적 하중상태에 대한 파랑중 수직 전단력

3.5.4 파랑중 수평 굽힘 모멘트 
4장 2절의 각 동적 하중상태에 대하여 적용하는 파랑중 수평 굽힘 모멘트    (kNm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 4장 2절에 따른 파랑중 수평 굽힘 모멘트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 적절한 설계하중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3.3.1]에 따른 파랑중 수평 굽힘 모멘트

3.5.5 파랑중 비틀림 모멘트
4장 2절의 각 동적 하중상태에 대하여 적용하는 파랑중 비틀림 모멘트    (kNm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 4장 2절에 따른 파랑중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 적절한 설계하중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3.4.1]에 따른 파랑중 비틀림 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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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외부하중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파장(m )
 : 고려하는 단면에서 흘수선에서 측정한 선박의 형 너비(m )
   : 고려하는 위치의 X, Y 및 Z 좌표(m ) (4장 1절 [1.2.1] 참조)
 : 4장 2절에 따른다.
  : 하중점의 Y 좌표와  의 비로 다음에 따른다.

 

 단, 1.0 이하이어야 한다.

   ,    일 때


: 하중점의 Y 좌표와  의 비로 다음에 따른다.




 단, 1.0 이하이어야 한다.

 : 파랑계수(4장 4절 참조)
 : 4장 3절에 따른다.
 : 고려하는 동적 하중상태에 대해 흘수선에서 파랑압력(kNm )으로 다음에 따른다.

   ,    이고    인 경우

  : 흘수선에서의 압력과 동등한 수두(m )로 다음에 의한다.

  



 : 4장 3절에 따른 강도평가 계수(4장 3절 참조)
 : 횡동요 각(deg) (4장 3절 [2.1.1] 참조)
 : 횡동요 주기() (4장 3절 [2.1.1] 참조)
 : 4장 3절에 따른 계수
 : 4장 4절에 따른 계수
 : 보강재 스팬의 중심점 또는 요소 판 패널의 z 좌표(m )

1. 해수압

1.1 전체압력

1.1.1
정적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대한 임의의 하중점의 외부압력  (kNm ) 은 다음 식에 의한다. 단, 0 이상이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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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및 동적하중 시나리오에 대한 임의의 하중점의 전체압력  (kNm ) 은 각 동하중상태로부터 계산되며 다음 
식에 의한다. 단, 0 이상이어야 한다.

   

  : [1.2]에 따른 정수압(kNm )
  : [1.3]에 따른 파랑압력(kNm )

1.2 정수압

1.2.1
임의 하중점에서 정수압  (kNm ) 는 표 1에 따른다. (그림 1 참조)

  

그림 1   정수압 

1.3 강도평가를 위한 외부 동적압력

1.3.1 일반
4장 2장 [2]에 정의된 각 동적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은 [1.3.2]부터 [1.3.8]까지 따른다.

1.3.2 HSM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 하중점에서 HSM-1 와 HSM-2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kNm ) 는 표 2에 따른다.(그림 2 및 그림 3 
참조)

위치 정수압  (kNm )

 ≤   

  0

표 1  정수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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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압력 (kNm)

하중상태  ≤    ≤      

HSM-1   max   

       

HSM-2   max   

(비고)
  : 다음에 의한 값

      




  

   : 비선형 효과에 관한 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 위치에서는 선형 보간법에 의한다.

 0 0.3 0.7 1.0
극심한 해수 하중 설계하중 시나리오 0.7 0.9 0.9 0.6

평형수 교환 설계하중 시나리오 0.85 0.95 0.95 0.8

   : 거스(girth) 분포계수로 다음에 의한 값

  


  

   :  계수로 다음에 의한 값 
    

  : 선박의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진폭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1.0

 ≥ 


 














.  

   : 동적 하중상태에 대한 파장(m )으로 다음에 의한 값
    

   : 표 3에 따른 위상 계수로서 중간 위치에서는 선형 보간법에 의한다.

표 2  HSM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0     1.0

    -1 1 1 -1 -1

 표 3  HSM 하중상태에 대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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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선체 중앙부에서 HSM-1, HSA-1 및 FSM-1 하중 상태의 동적압력의 횡방향 분포 

그림 3  선체 중앙부에서 HSM-2, HSA-2 및 FSM-2 하중 상태의 동적압력의 횡방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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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HSA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HSA-1 및 HSA-2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kNm ) 은 표 4에 따른다.(그림 2 및 그림 
3 참조)

파랑압력 (kNm )

하중상태  ≤    ≤      

HSA-1  max    

     

HSA-2  max    

(비고)
  : 다음에 의한 값

  




  

   : 비선형 효과에 관한 계수로서 표 2에 따른다.
   : 거스 분포계수로서 표 2에 따른다.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선박의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진폭계수로서 표 2에 따른다.
    : 동적 하중상태에 대한 파장(m ) 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 표 5에 따른 위상계수로서 중간 위치에서는 선형 보간법에 의한다.

표 4  HSA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0       1.0

    -1 1 1 -1 -1

표 5  HSA 하중상태에 대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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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FSM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FSM-1 및 FSM-2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kNm ) 을 표 6에 따른다.(그림 2 및 그림 
3 참조 )
   

파랑압력 (kNm )

하중상태  ≤      ≤       

FSM-1  max    

       

FSM-2  max     

(비고)
    : 다음 식에 의한 값

  




  

    : 비선형 효과에 관한 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 최대 파랑하중 설계하중 시나리오의 경우 0.9

    : 평형수 교환의 경우 0.95  

   : 거스 분포계수로서 표2에 따른다.
    : 계수로서 2.6 으로 한다.
   : 선박의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진폭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경우

   ,                                        ≤     경우

        ,                ≥   경우

   : 동적 하중상태에 대한 파장(m )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 표 7에 따른 위상계수로서 중간 위치에서는 선형 보간법에 의한다.

표 6  FSM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0     0.75  0.8 1.0

    -1 1 1 -1   

표 7  FSM 하중상태에 대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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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BSR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BSR-1 및 BSR-2 하중상태에 대한 파랑압력  (kNm ) 은 표 8에 따른다.(그림 4 및 그림 5 
참조)

파랑압력 (kNm )

하중상태  ≤    ≤     

BSR-1P  max    

     

BSR-2P  max     

BSR-1S   max    

BSR-2S  max 

(비고)
  : 다음 식에 의한 값

• BSR-1P 및 BSR-2P 하중상태

      sin  




  



• BSR-1S 및 BSR-2S 하중상태

       sin  




  


 
   : 비선형 효과에 관한 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 최대 파랑 하중 설계하중 시나리오의 경우 
   , 평형수 교환 설계하중 시나리오의 경우 

   : 동적 하중상태에 대한 파장(m )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표 8  BSR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그림 4  BSR-1P (좌) 및 BSR-1S (우)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압력의 횡방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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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BSR-2P (좌) 및 BSR-2S (우)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압력의 횡방향 분포 

1.3.6 BSP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BSP-1 및 BSP-2 대한 파랑압력  (kNm ) 은 표 9에 따른다.(그림 6 및 그림 7 참조)

파랑압력 (kNm )

하중상태  ≤    ≤      

BSP-1P  max    

      
BSP-2P  max  

BSP-1S   max  

BSP-2S  max   

(비고)
  : 다음 식에 의한 값

  




  

    : 동적 하중상태에 대한 파장(m )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 거스(Girth) 분포계수로서 표 10에 따른다.
  : 비선형 효과에 관한 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 위치에서는 선형 보간법에 의한다.

 0 0.3 0.7 1.0
극심한 해수 하중 설계하중 시나리오 0.6 0.8 0.8 0.6

평형수 교환 설계하중 시나리오 0 0.3 0.7 1

표 9  BSP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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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 방향 위치 BSP-1P - BSP-2P BSP-1S - BSP-2S

 ≥    


    








 

     





 


     


 

표 10  BSP 하중상태에 대한 거스 분포계수 

그림 6  BSP-1P (좌) 및 BSP-1S (우)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하중의 횡방향 분포

그림 7  BSP-2P (좌) 및 BSP-2S (우) 하중 상태에 대한 동적하중의 횡방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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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OST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OST-1 및 OST-2 하중상태에 대한 파랑압력  (kNm ) 은 표 11에 따른다.(그림 8 및 그림 
9 참조)

그림 8  OST-1P (좌) 및 OST-1S (우) 하중 상태에 대한 선체중앙부 동적압력의 횡방향 분포

그림 9  OST-2P (좌) 및 OST-2S (우) 하중 상태에 대한 선체중앙부 동적압력의 횡방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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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압력 (kNm )
하중상태  ≤    ≤      

OST-1P  max    

     
OST-2P  max    

OST-1S  max     

OST-2S  max    

(비고)
  : 다음 식에 의한 값

  




  

  : 거스(Girth) 분포계수는 표 12에 따른다.
 : 비선형 효과에 관한 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 0.8, 최대 파랑 하중 설계하중 시나리오의 경우

 = 0.9, 평형수 교환 설계하중 시나리오의 경우

  : 동적 하중상태에 대한 파장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 선박의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진폭계수로서 표 13에 따른다.
  : 표 14에 따른 위상계수로서 중간 위치에서는 선형 보간법에 의한다.

표 11  OST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횡 방향 위치 OST-1P - OST-2P OST-1S - OST-2S

 ≥  


  




   


 


 

표 12 OST 하중상태에 대한 거스 분포계수 

 

횡 방향 위치 종 방향 위치 OST-1P - OST-2P OST-1S -OST-2S

≥ 

 ≤         

   ≤ 1.0 1.0

  1.0   

  

 ≤         

   ≤ 1.0 1.0

     1.0

표 13  OST 하중상태에 대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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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 방향 위치  OST-1P - OST-2P OST-1S - OST-2S

 ≥ 

0.0 1.0 1.0

0.2 1.0   

0.4 -1.0  

0.5 -1.0  

0.7      

0.9   

1.0    

  

0.0 1.0 1.0

0.2    1.0

0.4   -1.0

0.5   -1.0

0.7      

0.9   

1.0    

표 14  OST 하중상태에 대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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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OSA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OSA-1 및 OSA-2 하중상태에 대한 파랑압력  (kNm ) 는 표 15에 따른다. (그림 10 및 그
림 11 참조)

파랑압력 (kNm )

하중상태  ≤    ≤      

OSA-1P  max  

     

OSA-2P  max 

OSA-1S  max  

OSA-2S  max 

(비고)
  : 다음 식에 의한 값

  




  
  

  : 동적 하중상태의 파장(m )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 비선형 효과에 관한 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중간 위치에서는 선형 보간법에 의한다.

 0 0.3 0.7 1.0
극심한 해수 하중 설계하중 시나리오 0.5 0.8 0.8 0.6

평형수 교환 설계하중 시나리오 0.75 0.9 0.9 0.8

  : 거스 분포계수로서 표 16에 따른다.
  : 선박의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진폭계수로서 표 17에 따른다.
   : 표 18에 따른 위상계수로서 중간 위치에서는 선형 보간법에 의한다.

표 15  OSA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횡 방향 위치 OSA-1P - OSA-2P OSA-1S - OSA-2S

≥  


   


 

   


  


  

표 16  OSA 하중상태에 대한 거스(Girth) 분포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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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  OSA-1P (좌) 및 OSA-1S (우) 하중 상태에 대한 선체중앙부의 동적 압력의 횡방향 분포

그림 11  OSA-2P (좌) 및 OSA-2S (우) 하중 상태에 대한 선체중앙부의 동적 압력의 횡방향 분포

횡 방향 위치 종 방향 위치 OSA-1P - OSA-2P OSA-1S - OSA-2S

≥ 

 ≤      
  

   

   ≤ 1.0    

   ≤ 1.0    

    
 
 

  

 ≤
  

    
     

   ≤     1.0

   ≤     1.0

 
 

  
  

(비고)
  : 다음 식에 의한 값

    

표 17  OSA 하중상태에 대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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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 방향 위치  OSA-1P - OSA-2P OSA-1S - OSA-2S

≥ 

0.0  0.75

0.2     

0.4 1.0  

0.5      

0.6      

0.85      

1.0       

  

0.0 0.75  

0.2     

0.4   1.0

0.5      

0.6      

0.85      

1.0       

표 18  OSA 하중상태에 대한  값

1.3.9 동적 압력의 포락선
임의의 하중점에서 동적 압력의 포락선   max 는 [1.3.2]에서 [1.3.8]에 따라 계산된 동적 압력 값 중 가장 큰 압
력을 취하여야 한다.

1.4 피로평가를 위한 외부 동적 압력

1.4.1 일반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 시나리오에 대한 선체 임의의 하중점에서 피로평가를 위한 외부압력  (kNm )는 각 피로 
동적 하중상태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다음 식에 의한다.

    단, 0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1.2]에 따른 정적 수압(kNm )
  : [1.4.2]에서 [1.4.6]에 따른 동적 수압(kN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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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HSM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하중상태 HSM-1 및 HSM-2 에 대한 동적 수압   (kNm ) 는 표 19에 따른다.

파랑압력 (kNm )

하중상태  ≤    ≤      

HSM-1  max   

 


   

HSM-2  max  

(비고)
  : 다음 식에 의한 값

  




  

    : 거스 분포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 선박의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진폭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1.0
 ≥       

    : 동적 하중상태의 파장(m )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표 20에 따른 위상계수로서 중간 위치에서는 선형 보간법에 의한다.

표 19  HSM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0.0 

0.3 - 0.1  -1.0

0.5 - 0.2  1.0

0.9 - 0.4  1.0
0.9 - 0.2  -1.0

1.0 -1.0

표 20  HSM 하중상태에 대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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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FSM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하중상태 FSM-1 및 FSM-2에 대한 동적 수압  (kNm ) 는 표 21에 따른다.
 

파랑압력 (kNm )

하중상태  ≤    ≤      

FSM-1  max  

 


  

FSM-2  max  

(비고)
  : 다음 식에 의한 값

  




  

    : 거스 분포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계수로서 2.6 으로 한다.
    : 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 선박의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진폭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1.0
 ≥  

   : 동적 하중상태의 파장(m )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 표 22에 따른 위상계수로서 중간 위치에서는 선형 보간법에 의한다.

표 21  FSM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0.0 

 -1.0

 1.0

0.75 1.0

 -1.0

1.0 

표 22  FSM 하중상태에 대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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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BSR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BSR-1 및 BSR-2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kNm ) 는 표 23에 따른다.

파랑압력 (kNm )

하중상태  ≤     ≤      

BSR-1P  max   

  


   

BSR-2P  max  

BSR-1S  max   

BSR-2S  max  

(비고)
  : 다음 식에 의한 값

•BSR-1P 및 BSR-2P 하중상태

   sin  




  
 

•BSR-1S 및 BSR-2S 하중상태

    sin  




  
 

    : 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 동적 하중상태의 파장(m )으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표 23  BSR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수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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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BSP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BSP-1 및 BSP-2 하중상태에 대한 파랑압력  (kNm ) 는 표 24에 따른다.

파랑압력 (kNm )

하중상태  ≤    ≤      

BSR-1P  max  

  


   

BSR-2P  max  

BSR-1S  max  

BSR-2S  max  

(비고)
  : 다음 식에 의한 값. 

  




  

   : 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 동적 하중상태의 파장(m )으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거스 분포계수로서 표25에 따른다.

표 24  BSR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횡 방향 위치 BSP-1P - BSP-2P BSP-1S - BSP-2S

≥   


   








 

     








   




표 25  BSP 하중상태에 대한 거스(Girth) 분포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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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OST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임의의 하중점에서 OST-1 및 OST-2 하중상태에 대한 파랑압력  (kNm ) 은 표 26에 따른다.

파랑압력 (kNm )

하중상태  ≤    ≤      

OST-1P  max   

  


   

OST-2P  max  

OST-1S  max   

OST-2S  max  

(비고)
  : 다음 식에 의한 값

  




  

 : 표 27에 따른 거스(Girth) 분포계수 
 : 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 동적 하중상태의 파장(m )으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선박의 길이 방향 위치에 따른 진폭계수로서 표 28에 따른다. 
 : 표 29에 따른 위상계수로서 중간 위치에서는 선형 보간법에 의한다.

표 26  OST 하중상태에 대한 동적 수압 

횡 방향 위치 OST-1P - BSP-2P OST1S - BSP-2S

≥  


  


 

   


  


 

표 27  OST 하중상태에 대한 거스(Girth) 분포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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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 방향 위치 종 방향 위치 OST-1P - OST-2P OST-1S - OST-2S

≥ 

 ≤
  

 
   

  

   ≤ 1.0 1.0

  1.0   

  

 ≤
   

  

 

  

   ≤ 1.0 1.0

     1.0

표 28  OST 하중상태에 대한   값

횡방향 위치  OST-1P - OST-2P OST-1S - OST-2S

≥ 

0.0 1.0  

0.2 1.0  

0.4 -1.0   

0.5 -1.0   

0.7      

0.9   

1.0  -1.0

  

0.0   1.0

0.2   1.0

0.4    -1.0

0.5    -1.0

0.7      

0.9   

1.0 -1.0 

표 29  OST 하중상태에 대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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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출갑판에서의 외부압력

2.1 적용

2.1.1
노출갑판의 외부압력 및 힘은 강도평가에만 적용한다.

2.1.2
[2.2]에 따른 노출갑판의 그린파랑압력은 [2.3.1] 및 [2.3.2]에 따른 화물 또는 기타 설비에 의한 분포/집중하중과는 
다른 별도의 독립적인 하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2 그린파랑하중

2.2.1 노출갑판의 압력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 설계 시나리오에 대한 노출갑판의 임의 지점에서 그린파랑하중으로 인한 외부 동적압력 

(kNm ) 는 각 동적 하중상태로부터 구해지며 [2.2.3]에서 [2.2.4]에 따른다. 
정적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대한 노출갑판의 임의 지점에서 그린파랑하중으로 인한 외부 동적압력은 0 이다.

2.2.2
노출갑판에 쇄파기가 설치된 경우, 쇄파기 후방에 위치한 노출갑판의 지역에서의 그린파랑압력의 경감은 허용되지 
않는다.

2.2.3 HSM, HSA 및 FSM 하중상태
노출갑판의 임의 하중점에서 HSM, HSA 및 FSM 하중상태에 대한 외부압력  (kNm ) 는 다음 식에 의한다.(그
림 2 및 그림 3 참조)

  

    : 다음에 따른다. 단,   m in  이상이어야 한다.

     

     : [1.3]의 HSM, HSA 및 FSM 하중상태에 대한 선측에서의 노출갑판의 압력(kNm )
  m in  : 노출갑판의 최소 압력(kNm ) 으로 다음과 같다.

• 7장에 따른 화물창 해석을 하는 경우 :   m in  

• 상기 이외의 경우 : 표 30에 따른   m in

       : 표 31에 따른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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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노출갑판 최소 압력   m in (kNm )

 ≥ m   m

 ≤  34.3  14.9 + 0.195

  


 

 






(비고)
a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a = 0.356,   A, B-60 그리고 B-100형 건현을 가지는 선박인 경우
       a = 0.0726,  B형 건현을 가지는 선박인 경우
  : 건현용 길이   후단에서 측정한 하중점까지의 X좌표

표 30  HSM, HSA, FSM 하중상태에 대한 노출갑판의 최소 압력

노출갑판 위치 

건현갑판 1.00

선수루갑판을 포함한 선루갑판 0.75

제1층 갑판실 0.56

제2층 갑판실 0.42

제3층 갑판실 0.32

제4층 갑판실 0.25

제5층 갑판실 0.20

제6층 갑판실 0.15

제7층 및 상부 갑판실 0.10

표 31  노출갑판의 압력계수

2.2.4 BSR, BSP OST 및 OSA 하중상태
노출갑판의 임의 하중점에서 BSR, BSP, OST 및 OSA 하중상태에 대한 외부압력  (kNm ) 은 다음에 따른다. 
다만, 선박 너비 방향의 위치에 따라 선형 보간법으로 구하여야 한다.(그림 4, 그림 6, 그림 9 및 그림 10 참조)

    

    

   : [1.3]에 따른 BSR, BSP, OST 또는 OSA 하중상태에 대한 우현 갑판 단부에서의 압력
   : [1.3]에 따른 BSR, BSP, OST 또는 OSA 하중상태에 대한 좌현 갑판 단부에서의 압력
 : 표 31에 따른 계수

2.2.5 노출갑판에서 동적압력의 포락선
노출갑판의 임의 지점에서 동적압력의 포락선   m ax 은 [2.2.3] 및 [2.2.4]에 따른 하중 값 중 가장 큰 압력으로 
한다.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4 장 하중 1 부 4 장 5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201

2.3 노출갑판에 걸리는 하중

2.3.1 분포하중에 의한 압력 
갑판 화물 또는 기타 장비와 같은 노출갑판에 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분포하중에 의한 정적압력 및 동적압력은 
고려하여야 한다.
정적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대한 분포하중으로 인한 전체압력  (kNm ) 은 다음 식에 의한다.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 설계 시나리오에 대한 분포하중으로 인한 압력  (kNm ) 은 각각 동적하중 및 정적하중에 
대해 구하여야 하며 다음 식에 의한다.

       

     : 설계자에 의해 정의된 분포하중으로 인한 정적압력(kNm ). 단, 일반적으로 10.0 kNm 이상이어야 
한다. 

     : 분포하중에 대한 동적압력(kNm )으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4장 3절 [3.2.4]에 따른 고려된 하중상태에 대해 분포하중의 무게 중심에서의 수직 가속도(ms )

2.3.2 단위하중에 의한 집중하중
노출갑판 상에 단위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예를 들면 갑판 화물), 단위하중에 따른 정적 및 동적하중을 고려하여야 한
다. 
정적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대한 집중하중에 의한 힘  (kN) 는 다음 식에 의한다.

    

정적 및 동적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대한 집중하중에 의한 힘  는 각각의 동적 하중상태로부터 구하여야 하며 다
음 식에 의한다.

       

   : 작용하는 단위하중에 의한 정적 힘(kN)으로서 다음에 의한 값
     

   : 작용하는 단위하중에 의한 동적 힘(kN)으로서 다음에 의한 값
      

 : 작용하는 단위하중의 질량 t
 : 4장 3절 [3.3.4]에 따른 고려된 하중상태에 대해 단위하중의 무게 중심에서의 수직 가속도(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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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수부의 외부 충격압력

3.1 적용

3.1.1
선수부에 대한 충격압력은 강도평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선저 슬래밍압력

3.2.1
선저 슬래밍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대한 선저 슬래밍압력  (kNm ) 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
다. 

• 경우1 : 선저판과 접하는 공창 평형수 탱크 또는 보이드 구역

         m인 경우

      
  ≥  m인 경우

• 경우2 : 선저판과 접하는 만재 평형수 탱크

               m인 경우

       
        ≥  m인 경우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m인 경우

        m인 경우

  : 공창 평형수 탱크 또는 보이드 구역의 슬래밍 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만재 평형수 탱크의 슬래밍 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종 방향 슬래밍 분포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중간 위치에 대하여는 선형 보간법에 의한
다.
   ,  ≤   경우
   ,      경우
   ,      경우
   ,  ≥   경우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단, 0.35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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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P 에서의 설계 슬래밍 흘수로서, 슬래밍 범위 내의 평형수 탱크가 공창인 모든 항해 적하상태
에서 적하지침서 상의 최소 흘수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순차 평형수 교환 방법(sequential)을 
사용하는 경우, 선저 슬래밍 범위 내의 탱크의 모든 적하상태를 포함한다.

   : FP 에서의 설계 슬래밍 흘수로서 슬래밍 범위 내의 평형수 탱크가 만재인 모든 항해 적하상태
에서 적하지침서 상의 최소 흘수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넘침 평형수 교환 방법(flow- 
through)을 사용하는 경우, 선저 슬래밍 범위 내의 탱크의 모든 적하상태를 포함한다.

  : 작은 창구코밍을 제외한 탱크의 가장 높은 Z 좌표(m ), 이중저 늑판의 강도평가의 경우 이중저 
높이보다 높을 필요는 없다. 

3.2.2 적하지침서
적하지침서에는 각 평형수 탱크의 평형수 교환 방법 및 설계 슬래밍 흘수가 있다면 명확히 나타내어야 한다.

3.3 선수 충격하중

3.3.1 설계압력
선수 충격 설계 시나리오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선수 충격하중  (kNm )은 다음 식에 따른다.

     
 sin 

 : 종 방향 선수 플레어 충격압력 분포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  경우
     ,    ≤  경우
     ,    ≤  경우
   ,    경우

  : 충격 속도(knots)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sin  

  : 선수 방향 속도(knots)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다만, 10.0 knots 이상이어야 한다.
  

 : 고려하는 위치에서 수선 각(deg). 단, 35도 이상이다.(그림 12 참조)
 : 선수 충격 각으로서 고려하는 위치에서 외판과 법선인 수직 단면에서 측정한 플레어 각(그림 12 참

조). 다만, 50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값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식에 의한다.

  tan cos

tan 

 : 고려하는 위치에서 수평선에서의 플레어 각(deg). 단, 35도 이상이어야 한다.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고려하는 위치가 흘수  과   사이인 경우 

  

cos






   


 고려하는 위치가 흘수   상부에 있는 경우

 : 흘수  에서 수선으로부터 선측에서 측정한 최상갑판까지의 수직 거리(m ) (그림 12 참조)
 : 흘수  에서 수선으로부터 고려하는 위치까지의 수직 거리(m ) (그림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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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선수 형상의 정의

4. 선루 및 갑판실의 외부압력

4.1 적용

4.1.1 
선루와 갑판실에서의 외부압력은 강도평가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이 압력은 동적압력으로서 고려되어야 하고 어떠한 정적압력 하중 성분 없이 적절한 구조에 적용되어야 한다.

4.1.2 
동적 하중상태 개념은 선루와 갑판실의 외부압력에 적용되지 않는다.

4.2 노출된 조타실 상단

4.2.1
노출된 조타실 상단 면외압력  (kNm ) 은 다음 식에 의한다.

 =12.5

4.3 선루 측면 

4.3.1
선루의 외부 측면에 대한 설계압력  (kNm ) 은 다음 식에 의한다.

      



   : 표 32에 따른 분포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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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은 0.1 보다 작지 아니할 것

 ≥  1.0

표 32  분포계수 

4.4 선루단 격벽 및 갑판실

4.4.1
선루 및 갑판실의 전방 및 후방 외부 격벽에 대해 외부압력  (kNm ) 은 다음 식에 의한다. 단,   m in  이상
이어야 한다.

       

 : 표 33에 정의된 계수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단, 0.475 이상이어야 하고 기관실 케이싱의 노출부인 경우,  는 1.0 이상

이어야 한다.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m  경우

  


  ,  m ≤    m  경우

   ,  ≥  m  경우
 : 고려하는 위치에서 갑판실의 폭
 : 고려하는 위치에서 노출된 노천갑판에서의 선체의 폭
 : 표 34에 정의된 계수 
  m in : 표 35에 정의된 최소 면외압력(kN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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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벽의 종류 위치 

보호되지 않는
전단격벽(1)

최하층(2)




제2층 



3층 이상 



보호된 전단격벽(1) 모든 층 



측면 격벽 모든 층 



선미단 격벽
선미 중앙부 






선수 중앙부 






(비고)
(1) 다른 선루단 또는 갑판실 뒤  보다 작은 곳에 위치할 때 그리고 고려하는 전단 격벽의 폭이 해당 선루/갑판실 

전방의 선루/갑판실의 후단 격벽의 폭보다 작은 경우, 선루단/갑판실의 전단 격벽은 보호된 것으로 고려 할 수 있
다.  는 전단 격벽 위치에서의 선박의 너비이다.

(2) 최하층은 형 깊이  를 측정하는 최상층 전통갑판의 직상에 위치한 층이다. 그러나  가 수정하지 않은 최
소 표정건현(ILCC에 따라 수정된)을 표준 선루 높이만큼 초과하는 경우(1장 4절 [2.2]에 정의) 이 층은 제2층으로 
정의될 수 있고 그 상부의 층은 제3층으로 정의된다. 

표 33  계수 

격벽의 위치(1) b



  

 




≥  

 


(비고)
  : 방형계수로서 다만, 0.60 이상 0.80 이하이어야 한다. 선체 중앙부 앞쪽에 위치한 갑판실 후단의 경우 0.8 로  

    한다.
(1)   갑판실 측면의 경우, 갑판실은 각 0.15  을 넘지 않는 간격의 같은 간격으로 구획되어야 하고,  는 고려하는 

각 부분의 중심 X 좌표이다.

표 34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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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min (kNm )

보호되지 않는 최하층 기타(1)

   ≤  






   50 25

(비고)
(1)  제4층 및 이상인 경우, min 는 12.5 kNm 으로 한다.

표 35  최소 면외압력   m in

5. 창구덮개에 작용하는 외부압력

5.1 적용

5.1.1
창구덮개에 작용하는 외부압력은 오직 강도평가에만 적용하여야 한다.

5.2 그린파랑하중

5.2.1
창구덮개의 임의 위치에서 그린파랑하중은 다음에 따른다.

∙ 7장에 따른 화물창 해석의 경우 : 
       단, 0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를 1.0 으로 하여 [2.2]에 따라 계산된 고려하는 창구덮개 위치에서의 갑판의 그린파랑압력(kNm )
  : 창구덮개의 정부의  좌표(m )

∙ 상기 이외의 경우 : 
    m in  (표 30 참조)

5.3 창구덮개에 걸리는 하중

5.3.1
창구덮개에 분포하중 또는 단위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하중은 [2.3]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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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내부하중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3절 [3.2]에 따른 무게 중심    에서 종, 횡 및 수직 가속도(ms )
 : 호퍼탱크 상부 및 톱사이드 탱크 하부 사이의 중앙 높이와 화물창 길이의 중앙에서 측정한 화물창의 

폭(그림 1 참조)
 : 화물창 길이의 중앙에서 측정한 내저 구조의 폭(m ) (그림 1 참조)   
 : 선박 중앙의 선측에서 기선으로부터 건현갑판까지의 거리(m )      
  : 강재코일의 지름(m )
 : 액체 화물 밀도 및 설계 수명 25년 내의 최대 해상상태의 발생 결합 확률에 대한 계수 

• 액체 화물로 채워진 화물탱크의 유한요소 해석의 강도평가
   ,    1.025 tm 경우
   ,    1.025 tm 경우

• 상기 이외의 경우
         

 : 건화물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 1.0  강도평가의 경우 
 •  = 0.5  피로평가의 경우

 : 4절에 정의된 계수
 : 탱크정부 상부의 공기관 또는 넘침관의 높이(m )
 : 내저판에서 산적 화물의 상부 표면까지의 높이([2.3.1] 또는 [2.3.2] 참조)
 : 화물창 길이의 중앙에서 측정된 선체 중심선에서의 이중저 높이(m ) (그림 1참조)
 : 고려하는 화물창 길이의 중앙에서 측정된 호퍼탱크와 선측 외판의 교점 또는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의 

경우 내측 종격벽과 호퍼탱크와의 교점까지의 내저판으로부터 수직 거리(m )로서 선체 중심선에서 측
정한다. 호퍼탱크가 없는 경우에는 0 으로 한다.(그림 1 참조)

 : 고려하는 화물창 길이의 중앙에서 측정된 톱사이드 탱크와 선측외판의 교점 또는 이중선체 산적화물선
의 경우 내측 종격벽과 톱사이드 탱크와의 교점까지의 내저판으로부터 수직 거리(m )로서 선체 중심선
에서 측정한다.(그림 1 참조)

  : 내저판으로부터 측정한 하부 스툴의 평균 높이(m )
max : 최대 허용 수위(m )로서 다음에 따른다.

• 평형수 탱크의 경우 : 최대 탱크 높이, 
•  와 동일한 화물 밀도를 가지는 화물탱크의 경우 : 최대 탱크 높이 
• 부분 적재에 대응하는 중량 액체 화물 밀도  의 화물을 적재하는 화물탱크의 경우 : 

10장 4절 [1.2.1]에 따른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내저판, 호퍼탱크, 횡격벽 및 종격벽, 하부스툴, 수직 상부스툴, 내측 및 선측외판 : 
       cos   sinsin   
톱사이드 탱크. 상갑판 및 경사 상부스툴 :         

   : 계수로서 다음에 의한 값

    tan 
 

 : 늑판 사이의 거리(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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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체 중심선에서 측정한 횡격벽 사이의 화물창 길이(m ). 파형격벽의 경우 파형 깊이의 중앙에서 측정
하여야 한다.

  : 선박 길이 방향으로 측정한 각 EPP내에서 가장 바깥쪽 화물 깔개 사이의 거리(m ) (그림 10 참조)
  : 강재코일의 길이(m )
 : 고려하는 산적 화물의 질량(t)
 :    또는 1.0 tm 중 큰 값의 화물이 창구코밍의 상단까지의 적재에 상응하는 한 개의 화물

창의 화물 질량(t)
                     다만,   이상이어야 한다.
  : 50 % 소모품인 최대 흘수에서 균일 적재상태에 상응하는 한 개의 화물창의 화물 질량(t).
 : 해당 화물창의 최대 허용 화물 질량(t)으로서 다음의 적하상태시의 허용 화물 질량을 말한다.

• 화물구역 내의 모든 평형수 탱크가 공창
• 소모품이 50 % 소모된 상태
• 상기 적하상태시의 최대 흘수

  : [4.3.1]에 따른 내저판 강재코일의 등가 질량(t)
   : [4.3.2]에 따른 호퍼탱크 경사판 강재코일의 등가 질량(t)
 : 강재코일의 적재 단수
 : 내저판의 각 EPP당 하중점의 수([4.1.3] 참조)
 : 1개의 강재코일을 지지하는 화물 깔개의 수
 : 평형수 교환 중의 주수 또는 초과 주수에 의한 공기관 또는 넘침관에서의 초과압력(kNm ) 으로 설계

자에 의해 제시되어야 한다. 단, 25.0 kNm 이상이어야 한다.
 : 설계 증기압력(kNm ). 단, 25.0 kNm 이상이어야 한다.
perm : 화물 침수율로서 다음에 따른다.

• 철광석, 석탄화물, 시멘트 : 0.3
• 강재코일, 포장된 강재 제품 : 0.0

 : 선박의 회전 중심의 수직 좌표(4장 3절 참조)
 : 파형의 간격(m ) (3장 6절 [10.4.2] 참조)
 : 횡동요 주기(s) (3절 [2.1.1] 참조)
 : 창구코밍 상단까지 화물창의 부피(m ) 로서 다음에 의한 값
                    
 : 창구코밍에 둘러싸인 부피를 제외한 창구코밍과 상갑판이 교차하는 높이까지의 화물창 용적(m ) (그

림 1 참조)
 : 창구 측 코밍과 주갑판이 교차하는 높이로부터 해치코밍 상단까지의 용적(m ) 으로, 선체 중앙부의 화

물창에서의 값으로 한다.(그림 1 참조)
 : 화물창 길이   및 호퍼탱크 경사판 안쪽의 횡격벽 하부스툴의 용적(m )   
 : 강재코일 한 개의 질량(t)
   : 1절에 정의된 기준 좌표계에 대한 하중점의 X, Y, Z 좌표(m )
       : 고려하는 탱크의 또는 완전히 채워진 화물창의 무게 중심의 1절에 정의된 기준 좌표계에 대한 X, Y, 

Z 좌표(m ). 즉  에 대한 X, Y, Z 좌표. 부분적으로 채워진 화물창의       는 다음과 같
다.

   ,   : 화물창에 대한 무게중심 체적
       

   : 작은 창구를 제외한 탱크의 가장 높은 지점에 대한 Z 좌표(m )
 : 기선으로부터 하중점의 화물창 상부 표면까지의 높이(m)로서 다음에 의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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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하는 패널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도(deg)
 : 종동요 각(deg) (4장 3절 [2.1.2] 참조)
 : 산적 화물(수분이 제거된)의 추정 안식각(deg)으로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경우 : 30°
               철광석 : 35° 
               시멘트 : 25°
 : [2.3.3]에 따른 산적 화물 밀도(tm )
 : 탱크 내의 액체 밀도(tm )로서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 강도평가의 경우 :
                - 화물유를 포함하는 모든 액체 : 1.025
                - 액체 밀도가 1.025 를 넘는 화물을 98 % 까지 적재하는 경우 : m ax    
              • 피로평가의 경우 :
                - 화물유 : 0.9    
                - 상기 이외 모든 액체 : 1.025 
m ax   : 선박의 적하지침서 또는 설계자에 의해 명시된 값에서 어떤 하중조건으로부터 98 % 의 만재 탱크에 해

당하는 최대 액체 화물 밀도(tm )
 : 부분 적재 화물탱크의 최대 허용 액체 화물 밀도(tm ) 로서 강도평가 시 고려하는   이상이어야 한

다. 
 : 슬로싱 평가에 사용되는 액체 밀도(tm ) 로서 다음과 같다.
            부분 적재되는 화물탱크의 무거운 액체 화물 밀도 :     
            상기 이외의 경우 :    
 : 강재의 밀도(tm )로서 7.85 로 한다.
 : 3절 [2.1.1]의 횡동요 각(deg)
 : 내저판과 호퍼탱크 경사판이 이루는 각(deg)으로 일반적으로  는 다음에 따른다.

tan   



1. 액체로 인한 압력 

1.1 적용

1.1.1 비손상 시 강도 및 피로평가를 위한 압력
4장 7절에 주어진 정적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대하여, 액체 하중으로 인한 탱크 경계의 임의 하중점에 작용하는 내부
압력(kNm ) 은 다음 식에 따른다.

     단, 0 이상이어야 한다.

정적하중 및 동적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대하여, 액체 하중으로 인한 탱크 경계의 임의 하중점에 작용하는 내부압력
(kNm ) 은 다음 식에 따른다.

       단, 0 이상이어야 한다.

   : [1.2]의 탱크 내 액체하중으로 인한 정압력(kNm )
   : [1.3]의 탱크 내 액체하중으로 인한 동적압력(kN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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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침수 시 강도평가를 위한 압력
4장 7절의 침수 시 정적 설계하중(S) 시나리오에 대하여, 화물창, 탱크 또는 그 이외 다른 구획의 수밀 경계의 임의 
하중점에 작용하는 침수로 인한 내부압력(kNm ) 은 다음 식에 의한다.

     단,    이상이어야 한다.

침수 정적 및 동적 설계하중(S+D) 시나리오에 대하여 화물창, 탱크 또는 그 이외 다른 구획의 수밀 경계의 임의 하
중점에 작용하는 침수로 인한 내부압력( ) 은 다음 식에 의한다.

      단,    이상이어야 한다.

  : [1.4]의 구획의 침수 시 해수의 정압력(kNm ) 
  : [1.5]의 구획의 침수 시 해수의 동적압력(kNm )

   : 거리(m )로 다음과 같다. 
   ,    m  경우
   ,  ≥  m  경우

산적화물선 화물창의 수직 파형격벽의 파형에 대하여는 [3]의 침수 시 압력 및 힘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정적 액체압력

1.2.1 해상 운항상태
해상에서의 일반적인 운항상태에 대한 탱크 및 평형수 화물창 내에서 액체로 인한 정압력   (kNm ) 은 다음 식
에 의한다.

             액체 화물로 채워진 화물탱크의 경우
             상기 이외의 경우

1.2.2 보호수역 운항상태
항구/보호수역 운항상태에 대한 탱크 및 평형수 화물창 내에서 액체로 인한 정압력   (kNm ) 는 다음 식에 의한
다.

              평형수 탱크의 경우
             액체 화물로 채워진 화물탱크의 경우
              가 0 인 평형수 화물창 및 상기 이외의 경우

1.2.3 순차 평형수 교환
순차 평형수 교환 방법의 경우 평형수 탱크 내에서 액체로 인한 정압력   (kNm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1.2.4 넘침 평형수 교환 
넘침 평형수 교환 방법의 경우 평형수 탱크 내에서 액체로 인한 정압력   (kNm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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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평형수 처리 장치를 이용하는 평형수 적재 
평형수 처리 장치를 이용하는 평형수 교환 시 탱크 및 평형수 화물창의 액체로 인한 정압력   는 [1.2.3]에 따라 
순차 평형수 교환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선박 설계자는 평형수 처리 장치가 [1.2.3]에서 정의된 압력 이외에 추
가로  와 같은 압력이 고려되어야 할 경우 우리 선급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2.6 피로평가를 위한 정적 탱크압력
피로평가를 위한 모든 탱크(화물창 및 평형수 탱크, 화물창 탱크 및 기타 탱크)의 액체로 인한 정압력   (kNm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1.3 동적 액체압력

1.3.1 
탱크 내 액체로 인한 동압력   (kNm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 탱크 및 평형수 화물창 내에서 액체 상부에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종 가속도 보정 계수 :
• 강도평가 :

     , 평형수를 포함한 어떤 액체로 채워진 탱크의 경우 
     , 그 이외의 경우

• 피로평가 :

     

  


 , 화물탱크 및 평형수 화물창의 경우

     , 그 이외의 경우              
단,    는 0.0 이상 1.0 이하이어야 한다.

 : 탱크 정부에서의 화물탱크 길이 또는 창구코밍에서의 평형수 화물창의 길이(m )

   : 탱크 및 평형수 화물창 내에서 액체 상부의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횡 가속도 보정계수
• 강도평가의 경우

     , 평형수를 포함한 액체로 채워진 탱크의 경우 
     , 그 이외의 경우

• 피로평가의 경우

      

  


 , 화물탱크 및 평형수 화물창의 경우 

     , 그 이외의 경우 
단,    는 0.0 이상 1.0 이하이어야 한다.

   : 탱크 정부에서의 화물탱크 폭 또는 창구코밍에서의 평형수 화물창의 폭(m ). 탱크 혹은 평형수 
화물창 해치코밍의 길이 중앙에서 측정한다.

  : 기준점의 X 좌표(m )  
 : 기준점의 Y 좌표(m )
 : 기준점의 Z 좌표(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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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은 탱크 또는 평형수 화물창의 상부 경계를 정의하는 모든 점에 대하여 계산된  의 최댓값으로서 다음 식
에 의한다.

                 

 : 탱크 또는 화물창의 상부 경계  점의 X 좌표
 : 탱크 또는 화물창의 상부 경계  점의 Y 좌표
  : 탱크 또는 화물창의 상부 경계  점의 Z 좌표

1.4 침수상태 시 정압력

1.4.1 침수 구획의 정압력
침수구획의 수밀 경계의 정압력  (kNm ) 은 다음 식에 의한다.

       단, 0.0 이상이어야 한다.

   : 고려하는 횡단면에서 선측에서 건현갑판의 Z 좌표(m ) 또는 손상된 상태에서 가장 깊은 평형상태의 수선 
중 큰 값

1.5 침수상태에서의 동압력

1.5.1 침수구획의 동압력
침수구획의 수밀 경계의 동압력  (kNm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 침수된 구획에 대한 유효 기준점의 Z 좌표(m )로써 다음과 같다.
  일 때,   

 ≤ 일 때,   

   ,    : 종 및 횡 가속도 보정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일 때, [1.3.1]에 따른다.
 ≤ 일 때, 1.0

2. 산적 건화물에 의한 압력 및 힘

2.1 적용

2.1.1
화물창의 산적 건화물에 의한 압력과 힘은 [2.4] 및 [2.5]에 따라 만재 및 부분 적재 화물창 모두에 대하여 결정하여
야 한다.

2.2 화물창의 정의

2.2.1 형상의 특성
그림 1은 산적화물선 화물창의 주 기하학적 요소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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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산적화물선의 화물창 변수의 정의 

2.2.2 만재 및 부분 적재 화물창
만재 및 부분 적재 산적 건화물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만재 화물창
산적 건화물 밀도는 화물창이 창구코밍 상단까지 채워진 상태에서의 값으로 한다.(그림 2 참조)
화물창의 상부 표면 및 화물창의 유효 높이  는 [2.3.1]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b) 부분 적재 화물창
산적 건화물 밀도는 화물창이 해치코밍의 상단에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값으로 한다.(그림 3 및 그림 4 참
조)
화물의 상부 표면이나 화물의 유효 높이  는 [2.3.2]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3 건화물 특성

2.3.1 만재 화물창에 대한 산적 건화물의 상부 표면의 정의
부등단면(Non-prismatic)의 화물창을 포함하여, [2.2.2]에서 정의된 만재 화물창에 대해, 화물의 유효 상부 표면은 
선박 중심선 상 내저판 상부  (m ) 높이에서 등가 수평 표면이다.(그림 2 참조) 
 값은 선체 중앙부 화물창 길이의 중앙에서 다음 식에 따라 계산된 값이며 화물창 구역에서 동일한 값을 적용한
다. 

    

  : 다음 식에 의한 값

  



  : 다음 식에 의한 값

   



  : 톱사이드 탱크와 선측외판 또는 내측 종격벽의 교점 상방으로부터 창구코밍과 상갑판의 교점까
지의 면적으로 선체 중앙부 화물창에서 결정한다.(그림 2의 빗금친 부분)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4 장 하중 1 부 4 장 6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215

  그림 2  만재 화물창에 대한 화물의 유효상부 표면에 대한 정의

2.3.2 부분 적재 화물창 내 산적 건화물 상부 표면의 정의
부등단면(Non-prismatic)의 화물창을 포함하여 [2.2.2]에서 정의된 부분 적재 화물창의 경우, 화물의 유효 상부 표
면은 3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내저판 상방 높이    (m ) 에서 폭   의 중앙부 수평 표면(m )
• 그림 3에 나타낸 것처럼 중앙 수평 표면과 선측외판 또는 내측 종격벽판과  각도를 갖는 경사 표면 또는 
• 그림 4에 나타낸 것처럼 중앙 수평 표면과 호퍼탱크 경사판과  각도를 갖는 경사 표면 

화물 표면의 높이  (m ) 는 고려하는 화물창의 길이 중앙에서 다음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며 화물창 내에서는 동일
한 값을 적용한다. 

≤

 의 경우,     




 ≤

 의 경우,      
  tan



 

 의 경우,   

  : 높이(m )로서 다음에 의한 값

  


 

    


 tan


 



• 그림 3과 같이  ≥ 인 경우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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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와 같이   인 경우
      

     

  
  




  tan 


  






 


  

   tan 

 






 


  
  

 ∙







tan



    : 선박 중심선에서 화물 표면의 높이(m ) (그림 3 및 그림 4 참조)
  : 화물의 최대 폭(m ) (그림 3 및 그림 4 참조)

    
그림 3   ≥ 인 경우, 부분적재화물창에 대한 화물의 유효 

상부표면에 대한 정의

         
그림 4    인 경우, 부분적재화물창에 대한 화물의  

유효 상부표면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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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질량과 밀도
화물창 구역의 건화물 질량과 화물의 밀도는 다음에 따른다. 

• 비손상 시 강도평가의 경우 : 표 1에 정의된 값
• 피로평가의 경우 : 표 2에 정의된 값
• 침수 시 강도평가의 경우 : 표 3에 정의된 값 

선박의 
종류

화물 질량
화물 밀도

균일 적재상태 격창 적재상태

만재 화물창 부분 적재 화물창  만재 화물창 부분 적재 화물창

하기 
이외

 

N/A N/A
 적하지침서에 명시된 최댓값

BC-C

 

N/A N/A


 



단, 1.0 이상이어야 한다.

BC-B

  

N/A


 



단, 1.0 이상이어야 한다.
  (1)

BC-A

      


 



단, 1.0 이상이어야 한다.
  (1)

 

    (1)

(1) 격창 최대 화물 밀도가 적하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3.0 으로 한다. 

표 1  비손상 시 강도평가를 위한 산적 건화물의 질량 및 밀도

선박의 종류 화물 질량/ 화물 밀도 균일 적재상태 (만재 화물창) 격창 적재상태 (부분 적재 화물창)

하기 
이외

 

N/A

 적하지침서에 명시된 최댓값

BC-C
 

   

 

BC-B
 

   

 

BC-A
  

   

     (1)

(1) 격창 최대 화물 밀도가 적하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3.0 으로 한다. 

표 2  피로평가를 위한 산적 건화물 밀도와 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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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종류

화물 질량
화물 밀도

균일 적재상태 격창 적재상태

만재 화물창
부분적으로
채워진 창

만재 화물창
부분적으로
채워진 창

만재 화물창
 ≤ tm

하기 
이외

 

N/A N/A


=적하지침서에 
명시된 최댓값

BC-C
 

N/A N/A
   

 

BC-B
  

N/A
   

    (1)

BC_A
     

   

    (1)
  


   (1)  

(1) 격창 최대 화물 밀도가 적하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3.0 으로 한다. 
(2) 밀도가 1.78 tm 이하인 화물을 운반하는 산적화물선에 적용한다.

 표 3  침수 시 강도평가를 위한 산적 건화물 질량과 밀도 

2.3.4 유한요소 해석 시 적용
다음 절차는 유한요소 해석에 사용되는 산적 화물 압력 하중에 대해 적용하여야 한다.

a) 만재 화물창의 경우 [2.3.1] 또는 부분 적재의 경우 [2.3.2]에 따른  의 결정
b)  를 사용하여 [2.4.2]의 정압력과 [2.5.2]의 정적 전단압력의 결정과 유한요소 모델에 적용 
c) 화물의 실제 질량  (t) 의 계산
d) 다음 식에 따른 유효 화물 밀도(tm ) 결정

 




e)   대신  사용한 최종 압력 분포 및 전단하중의 계산

2.4 산적 건화물 압력

2.4.1 전체압력
화물창 경계의 임의 하중점에 작용하는 산적 건화물로 인한 전체압력(kNm ) 은 다음에 따른다. 단, 0.0 이상이어야 
한다.

    4장 7절의 정적하중 설계 시나리오에 대한 비손상 상태의 강도평가 시
     4장 7절의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 설계 시나리오에 대한 비손상 상태의 강도평가 및 피

로평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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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2]에 따른 산적 건화물로 인한 정적압력(kNm )
 : [2.4.3]에 따른 산적 건화물로 인한 동적압력(kNm )

유한요소 해석 시, [2.4.2] 및 [2.4.3]의 정적압력 및 동적압력은  대신  사용하여 계산한다.

2.4.2 정적압력
산적 건화물 정적압력  (kNm ) 은 다음 식에 의한다. 단, 0.0 이상이어야 한다.

      

2.4.3 동적압력
각 하중상태에 대한 산적 건화물 동적압력  (kNm ) 은 다음과 같다.

                        ≤   경우
       경우 

2.5 전단하중

2.5.1 적용
유한요소 강도평가 및 피로평가에 있어서, 하중점 높이  가  이하인 경우, [2.4]에 정의된 산적 건화물 압력에 추
가하여 다음의 전단하중이 고려되어야 한다. 

• 4장 7절의 정적하중(S) 설계 시나리오의 경우 : [2.5.2]의 하부스툴 판과 호퍼탱크 경사판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
한 정적 전단하중   

• 4장 7절의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S+D) 설계 시나리오의 경우 :
        : [2.5.3]의 호퍼탱크 경사판 및 하부스툴 판인 경우
    : [2.5.4]의 종 방향 내저판인 경우
    : [2.5.4]의 횡 방향 내저판인 경우

2.5.2 호퍼탱크 경사판 및 하부스툴 판의 정적 전단하중
호퍼탱크 경사판 및 하부스툴 판에 작용하는 산적 건화물 중력으로 인한 정적 전단하중 압력    (판의 하방이 
양(+), kNm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tan

     

2.5.3 호퍼탱크 경사판 및 하부스툴 판의 동적 전단하중 
각 동적 하중상태에 대한 호퍼탱크 경사판 및 하부스툴 판의 산적 건화물 하중으로 인한 동적 전단하중 압력 
   (판의 하방이 양(+), kNm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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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유한요소 해석 시 내저판의 동적 전단하중
각 동적 하중상태에 대한 내저판을 따라 작용하는 산적 건화물 하중으로 인한 종 방향(선수 쪽이 양의 방향)의 동적 
전단하중 압력    (kNm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각 동적 하중상태에 대한 내저판을 따라 작용하는 산적 건화물 하중으로 인한 횡 방향(좌현 쪽이 양의 방향)의 동적 
전단하중 압력    (kNm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동적 전단하중 압력     및    는 유한요소 강도평가에만 사용된다.

3. 침수 시의 산적 건화물로 인한 압력과 힘

3.1 수직 파형 횡수밀 격벽

3.1.1 적용
이 규정에서 정의된 압력은 산적화물선 화물창의 수직 파형 횡수밀 격벽의 침수 시 강도평가에 적용한다. 각 화물창
은 개별적으로 침수된 것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그림 5, 그림 6 및 그림 7 참조)

3.1.2 일반
각 격벽에 작용하는 것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하중은 화물에 의한 하중과 고려하고자 하는 격벽과 인접한 하나의 화
물창 침수에 의한 하중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어느 경우에도, 침수 시 화물을 제외한 물 만에 의한 압력도 고려되어
야 한다. 
화물과 침수하중의 가장 극심한 조합은 각 격벽의 부재치수 결정에 사용되어야 하며, 적재 창과 공창 모두의 개별 
침수를 고려하는 적하지침서에 포함된 적재조건에 따른다.

• 균일 적재상태
• 비균일 적재상태

이 규정의 목적 상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설계하중 제한 : 
화물창에 대한 특정 설계하중 제한은 설계자가 적하지침서에 제시한 적재상태를 말한다. 

• 고려하는 최대 화물 질량 :
비균일 적재상태에서의 철광석 또는 산적 밀도가 1.78 tm 이상의 화물 만을 운송하는 선박이 아닌 경우, 화물
창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질량은 창구코밍 상부까지 적재하는 것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균일 적재상태 :
균일 적재상태란 각 화물창 화물의 최고 높이와 최저 높이의 비율이 1.2 를 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화물밀도
가 서로 다른 경우는 보정하여야 한다.

• 포장된 화물 :
포장된 화물(강재 제품과 같은)을 적재하는 창은 공창으로 고려된다.

• 고려하지 않는 적재상태 :
균일 적재상태를 위해 여러 항구에서의 적재 및 적하 작업과 관련된 비균일 부분 적재상태는 이 요건의 검증을 
위해 고려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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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침수 수위
침수 수위  는 선박의 기선으로부터 수직으로 측정한 거리(m )이며, 표 4에 따른다.      

산적화물선 종류 적하상태
파형 횡격벽

최전방 기타

 B형 건현을 갖는 
재화중량 50,000 t 
미만의 산적화물선

비균일 적하상태에서 산적 화물 
밀도 1.78 tm 미만인 경우

     

상기 이외의 경우      

상기 이외의 
산적화물선

비균일 적하상태에서 산적 화물 
밀도 1.78 tm 미만인 경우

     

상기 이외의 경우      

표 4  수직 파형 횡격벽의 침수 수위 

3.1.4 침수 형태
다음의 서로 다른 3가지 침수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 침수 수위가 화물의 상부 표면 아래인 경우(그림 5 참조,    )
• 침수 수위가 화물의 상부 표면 위인 경우(그림 6 참조,  ≤  )
• 침수된 창이 공창인 경우(그림 7 참조,    )

그림 5  침수 수위가 산적화물 상부표면 하부인 경우

그림 6  침수 수위가 산적화물 상부표면 상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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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공창의 침수인 경우

3.1.5 침수된 화물창의 수직 파형 횡격벽에 작용하는 압력과 힘
기선으로부터   높이에 위치한 수직 파형 횡격벽의 임의 점에서의 정적압력    (kNm ) 는 [3.1.4]의 각 침수 
유형에 따라 표 5에 따른다. 파형 횡격벽에 작용하는 힘    (kN) 는 [3.1.4]의 각 침수 유형에 따라 표 6에 따른
다. 
 

침수 상태 하중점 위치 압력    (kNm )

  

     

 ≥  ≥       

   ≥              

 ≤  ≤ 

     

 ≥  ≥       

   ≥          

표 5  침수된 화물창의 수직 파형 횡격벽에 작용하는 정적압력  

침수 상태 힘   (kN)

      

 


 






     


   

 ≥    











   


   

(비고)
     :     에 대한 표 5에 따라 계산된 정적 압력

표 6  침수 화물창의 수직 파형에 작용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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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침수되지 않는 화물창의 수직 파형 횡격벽에 작용하는 압력과 힘
침수된 화물창의 반대쪽의 침수되지 않은 화물창의 산적 건화물에 의한 기준선으로부터   높이의 파형 횡격벽 상의 
임의의 지점에서의 정적 압력  (kNm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단, 0.0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파형에 작용하는 합성력  (kN) 는 다음 식에 의한다.

    

     


   

3.1.7 침수된 화물창의 수직 파형 횡격벽에 작용하는 합성압력과 힘
파형에 작용하는 합성력   및 격벽의 각 지점에서의 합성압력  은 표 7에 따른다. 

하중조건 합성압력  (kNm ) 합성력   (kN) 적용 대상

균일 적재             모든 산적화물선

격창 적재           BC-A 산적화물선

(비고) 
        : [3.1.5]의 침수 화물창으로부터의 압력(kNm )
        : [3.1.6]의 침수되지 않은 화물창으로부터의 압력(kNm )
       : [3.1.5]의 침수 화물창으로부터 파형에 작용하는 힘(kN)
        : [3.1.6]의 침수되지 않는 화물창으로부터 파형에 작용하는 힘(kN)

표 7  침수 시 수직파형 횡격벽에 작용하는 합성압력  , 합성력 

3.2 침수 시 산적화물선의 화물창 구역의 이중저

3.2.1 적용
각 화물창은 개별적으로 침수된 것으로 고려된다.

3.2.2 일반
이중저에 작용하는 것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하중은 외부 해수압력, 그리고 이중저가 속한 화물창의 침수로 유발된 
화물 하중과의 조합에 의해 주어진다. 적하지침서에 포함된 적재조건에 따른, 화물이 유발한 하중과 침수하중의 최악
의 조합이 사용되어야 한다.

• 균일 적재조건
• 비균일 적재조건
• 포장 화물 조건(강재 제품의 경우와 같은)

각 적재조건에 대하여, 운송하는 산적 건화물의 최대 밀도를 화물창의 적재 허용하중 계산에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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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침수 수위
침수 수위  는 선박이 기선으로부터 수직으로 측정한 거리(m )이며, 표 8에 따른다.

산적화물선 종류
화물창

최전방 화물창 기타 화물창
B형 건현의 재화중량 

50,000톤 미만의 선박인 경우     

기타 산적화물선      

표 8  산적화물선의 화물창 구역에서의 이중저에 대한 침수 수위 

 
4. 산적화물선 화물창의 강재코일 하중

4.1 일반

4.1.1 적용
이 규정은 그림 8과 같이 목재 받침(던에이지, dunnage)상에 강재코일을 적재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모든 강재코일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강재코일이 2층 이상 적재되는 경우에는, 강재코일의 최
저층이 내저판이나 호퍼 경사판에 접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4.1.3] 및 [4.2]에서 규정하는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치수 요건은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림 8  강재코일이 적재된 내저판

4.1.2 내저판 상 강재코일의 배치
내저판 상 강재코일에는 다음 2가지 배열이 고려되어진다.

• 강재코일이 그림 9에서와 같이 늑판의 위치에 관계없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  
• 강재코일이 그림 10에서와 같이 늑판의 위치를 고려하여 배치되어 있는 경우

 그림 9  늑판의 위치와 독립적으로 적재된 강재 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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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늑판사이에 적재 강재코일

4.1.3  늑판 위치와 독립적인 강재코일의 배치
요소판 패널 당 하중점(목재 받침) 개수  는 표 9에 따른다. 요소판 패널 당 가장 바깥쪽 목재 받침 사이의 거리 
 (m ) 는 표 10에 따른다.





2 3 4 5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6   


≤    


≤    


≤    


≤ 

7   


≤    


≤    


≤    


≤ 

8   


≤    


≤    


≤    


≤ 

9   


≤    


≤    


≤    


≤ 

10   


≤    


≤    


≤    


≤ 

 표 9  요소판 패널 당 하중점(목재 받침)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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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1 목재 받침의 실제 폭

2    

3    

4    

5    

6    

7    

8    

9    

10    

 표 10  요소판 패널 당 가장 바깥쪽 하중점(목재 받침) 사이의 거리  (m )

4.1.4 늑판 사이의 강재코일의 배치
늑판의 위치를 고려하여 내저판에 적재된 강재코일,(그림 10 참조)

• 요소판 패널 당 하중점(목재 받침) 개수  는 다음 식에 의한다.
  

• 요소판 패널 당 가장 바깥쪽 목재 받침 사이의 거리  는 강재코일의 한 층을 지지하는 가장 바깥쪽 목재 받
침 사이의 거리로 한다. 

4.1.5 강재코일 화물의 무게 중심
고려하는 화물창의 강재코일 화물의 무게 중심은 다음 위치에 따른다.
 

a) 종 방향 위치
 는 4장 1절[1.2.1]의 기준 좌표계에 대한 고려하는 화물창의 무게 중심의 X 좌표(m )이다. 

b) 횡 방향 위치

  



c) 수직 방향 위치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1.0 좌현 구조 부재가 평가되는 경우
  = -1.0 우현 구조 부재가 평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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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체하중

4.2.1 내저구조에 대한 전체하중
내저구조에 대한 강재코일 화물로 인한 전체하중   (kN) 는 다음 식에 의한다. 단, 0.0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
다.

   cos cos         

   : [4.3.1]에 따른 내저구조에 대한 정적하중(kN)
   : [4.4.2]에 따른 내저구조에 대한 동적하중(kN)
  : 4장 2절 [2.2]의 하중조합계수

4.2.2 호퍼탱크에 대한 전체하중
호퍼탱크에 대한 강재코일 화물로 인한 전체하중   (kN) 를 다음 식에 의한다. 단, 0.0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
다.

  cos

cos    cos  
        

                                                    
    : [4.3.2]에 따른 호퍼탱크에 대한 정적하중(kN)
    : [4.4.3]에 따른 호퍼탱크에 대한 동적하중(kN)
  : 4장 2절 [2.2]의 하중조합계수

4.3 정적하중

4.3.1 내저구조에 작용하는 정적하중
강재코일로 인한 내저구조에 작용하는 정적하중    (kN) 는 다음 식에 의한다.

      

  : 강재코일의 등가 질량(t)이며, 다음과 같다. 

   

 ,  ≤  및  ≤  경우

    

 ,     또는     경우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1.4 강재 코일이 키 코일을 포함하는 1단 적재일 경우
  = 1.0 그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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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호퍼탱크에 작용하는 정적하중
강재코일로 인한 호퍼탱크에 작용하는 정적하중     (kN) 는 다음 식에 의한다.

     cos   ∙ 

   : 강재코일의 등가 질량(t)은 다음 식에 의한다.

   

 ,  ≤  및  ≤  경우

   

 ,     또는     경우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3.2, 강재코일을 2단 이상으로 적재하거나 혹은 강재코일을 1단으로 적재하고, 키 코일이 빌지 호

퍼 경사판 또는 내측 종격벽판에서 두 번째 혹은 세 번째에 위치한 경우
  = 2.0, 그 이외의 경우.

4.4 동적하중

4.4.1 접선방향 횡동요 가속도
접선방향 횡동요 가속도  (ms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 [4.1.5]에 따른 고려하는 화물창의 강재코일 화물의 무게 중심의 Y 좌표(m )
 : [4.1.5]에 따른 고려하는 화물창의 강재코일 화물의 무게 중심의 Z 좌표(m )

4.4.2 내저구조에 작용하는 동적하중
강재코일로 인한 내저구조에 작용하는 동적하중    (kN) 는 다음 식에 의한다.

      

 : [4.1.5]에 따른 고려하는 화물창의 강재코일 화물의 무게 중심에서 계산된 4장 3절 [3.2.4]에 따른 수
직 가속도(ms )

4.4.3 호퍼탱크에 작용하는 동적하중
강재코일로 인한 호퍼탱크에 작용하는 동적하중     (kN) 는 다음 식에 의한다.

       




  sintan 

     sin





    : 4장 2절 [2.2]의 하중조합계수
 : 4장 3절 [2.2.2]에 따른 좌우동요 가속도(ms )
 : [4.1.1]의 접선 방향 가속도(ms )
 : [4.1.5]에 따른 고려하는 화물창의 강재코일 화물의 무게 중심의 Y 좌표(m )
 : [4.1.5]에 따른 고려하는 화물창의 강재코일 화물의 무게 중심의 Z 좌표(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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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출되지 않는 갑판 및 플랫폼의 하중

5.1 적용

5.1.1 일반
[5.2] 및 [5.3]에서 정의된 하중은 노출되지 않는 갑판, 거주구 갑판, 플랫폼에서 적용한다.

5.2 분포하중으로 인한 압력

5.2.1 
갑판에 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분포하중으로 인한 정압력 및 동압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적 분포하중은 설계자가 제시하여야 하며, 거주구역 갑판에 대하여 3 kNm 이상, 기타 갑판 및 플랫폼에 대하여 
10 kNm 이상이어야 한다. 
4장 7절의 정적하중(S) 설계 시나리오에 대한 분포하중으로 인한 압력  (kNm ) 은 다음 식에 의한다. 

    

정적하중 및 동적하중(S+D) 설계 시나리오에 대한 분포하중으로 인한 압력  (kNm ) 은 동적 하중상태의 포락선
으로부터 구하며 다음 식에 의한다. 단, 0.0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분포하중으로 인한 정적압력(kNm )
    : 분포하중으로 인한 동적압력(kNm )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 4장 3절 [3.3.3]의 동적 하중상태에 대해 고려하는 하중점에서의 수직 가속도의 포락선(ms )

5.3 단위하중으로 인한 집중 힘

5.3.1 
내부갑판에 단위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1부 6장 5절 [1.2] 또는 6절 [3.3]에서와 같이 보강재와 1차 지지부재의 유
한요소 해석 수행 시 단위하중으로 인한 정적 및 동적 힘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적하중(S) 설계 시나리오의 경우, 집중된 하중으로 인한 힘  (kN)은 다음 식에 의한다.

    

동적하중 및 정적하중(S+D) 설계 시나리오의 경우, 집중하중으로 인한 힘은 동적 하중상태의 포락선으로부터 구하며 
다음 식에 의한다. 단, 0.0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단위하중으로 인한 정적 힘(kN)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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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위하중으로 인한 동적 힘(kN)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 단위하중의 질량 (t)
   : 4장 3절 [3.3.3]의 동적 하중상태에 대한 단위하중의 무게 중심에서의 수직 가속도 포락선 

6. 탱크 내의 슬로싱 압력

6.1 일반

6.1.1 적용
이 규정은 100 m 초과하는 용적의 모든 액체 화물, 평형수 및 기타 탱크에 적용하며, 산적화물선의 평형수 화물탱
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6.1.2 
이 규정에서 정의된 슬로싱 압력은 탱크 경계나 내부 구조에 대하여 높은 속력의 충격으로 인한 충격압력의 영향은 
포함하지 않는다. 최대 유효 슬로싱 폭  ([6.4.2] 참조) 가 0.56  를 초과하는 탱크 또는 0.05 max 에서 0.95
max ([6.3.3] 참조)까지의 모든 수위에서의 유효 슬로싱 길이  ([6.3.2] 참조)가 0.13  을 초과하는 탱크의 경
우, 우리 선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충격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6.1.3 탱크 경계 및 내부의 슬로싱 압력
4장 7절의 슬로싱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대한 탱크 경계 또는 내부의 임의 하중점에 작용하는 액체 운동으로 인한 
슬로싱 압력  (kNm ) 는 다음과 같다. 단, [6.2]의   m in  (kNm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ln , 횡격벽의 경우, [6.3.3]에 따른다. 
•      , 특설늑골 및 횡방향 스트링거의 경우, [6.3.4]에 따른다. 
•      , 종격벽의 경우, [6.4.3]에 따른다. 
•      , 종 방향 거더 및 스트링거의 경우, [6.4.4]에 따른다. 

6.2 최소 슬로싱 압력

6.2.1
유체 운동을 제한하는 내부 구조를 가지는 이중선체 구조와 같은 셀 구조의 탱크에 대한 최소 슬로싱 압력 
  m in은 12 kNm 로 한다. 화물 및 기타 모든 탱크에 대한 최소 슬로싱 압력,   m in은 20 kNm 로 한
다.

6.3 종 방향 액체 운동으로 인한 슬로싱 압력

6.3.1 적용
종 방향 액체 운동으로 인한 슬로싱 압력,   ln 는 탱크 전 깊이에 걸쳐 일정한 값으로 하며, 액체 높이를 0.05
max 에서 0.95 max 까지 0.05 max  간격으로 계산한 것 중 가장 큰 값으로 한다.

6.3.2 유효 슬로싱 길이 
유효 슬로싱 길이  (m ) 는 표 1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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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횡 제수격벽 계수 그림 12  횡 특설늑골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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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격벽 유형 

횡 수밀 격벽     

     

횡 제수 격벽     

     

(비고)
 : 탱크 내의 횡 제수 격벽의 수
 : 횡 제수 격벽 계수(그림 11 참조)로서 다음에 의한 값

     



 : 횡 특설늑골 계수(그림 12 참조)로 다음에 의한 값

      

     

길이에 따른 형상의 변화를 가지는 탱크 그리고/또는 다른 형상을 가지는 특설늑골의 경우, 횡 특설늑골 계수 
 는 다음과 같은 모든 특설늑골 위치의 가중된 평균으로 취할 수 있다.

 


  



      

    

 : 고려하는 유체 높이 하부의 제수 격벽 횡단면에서 개구의 총 면적(m )
      : 고려하는 유체 높이 하부의 총 횡단면적(m )
    : 고려하는 유체 높이 하부의 특설늑골 횡단면에서 개구의 총 면적(m )
 : 탱크 내부에서 횡 특설늑골 및 횡 제수 격벽의 수에 대한 계수로 다음 식에 의한 값

 



 : 탱크 내부에서 제수 격벽을 제외한 횡 특설늑골의 수
     : 고려하는 유체 높이에서의 탱크의 길이(m )

표 11  유효 슬로싱 길이 

6.3.3 횡격벽의 슬로싱 압력
종 방향 액체 운동으로 인한 제수격벽을 포함하는 횡격벽의 슬로싱 압력(kNm)은 특정 액체 높이에서 다음 식에 
따른다.

       




 

  
 




   : [6.3.2]에 따른 유효 슬로싱 길이(m )
  : 계수로써 다음과 같다.

   max

 


  : 탱크 저부로부터 측정한 액체 높이(m ) (그림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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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횡격벽 부근 특설늑골 또는 횡격벽 수평 스트링거의 슬로싱 압력
내부에 특설늑골을 가지는 탱크의 경우, 격벽으로부터 0.25   이내에 위치한다면, 종 방향 액체 운동으로 인한 횡
격벽 또는 횡 제수 격벽 근방의 특설늑골 또는 횡격벽 수평 스트링거에 작용하는 슬로싱 압력    (kNm ) 은 
다음 식에 의한다. 

      ln  
 



 : [6.3.2]에 따른 유효 슬로싱 길이(m )
   : [6.3.3]에 따른 횡격벽에 작용하는 종 방향 액체 운동에 의한 슬로싱 압력
 : 고려하는 횡격벽에서 특설늑골까지의 거리(m )

특설늑골과 횡 스트링거에 작용하는 압력 분포는 그림 13에 따른다. 

그림 13  횡 스트링거 및 특설늑골에서의 슬로싱 압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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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횡 방향 액체 운동에 의한 슬로싱 압력

6.4.1 적용
횡 방향 액체 운동으로 인한 슬로싱 압력    은 탱크의 전 깊이에 걸쳐 일정한 값으로 하며, 유체 높이를 0.05
max 에서 0.95 max 까지 0.05 max  간격으로 계산한 것 중 가장 큰 값으로 한다.

6.4.2 유효 슬로싱 폭
유효 슬로싱 폭  (m ) 은 표 12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단, 0.3   이상이다. 

종격벽 유형 

종 수밀 격벽     

     

종 제수 격벽     

      

(비고)
 : 탱크 내에서 종 제수 격벽의 수
 : 종 제수 격벽 계수로써 다음 식에 의한 값

                     



 : 거더 계수로써 다음 식에 의한 값

                    

    

 : 고려하는 유체 높이 하부의 제수 격벽 종단면에서 개구의 총 면적(m )
       : 고려하는 유체 높이 하부의 탱크의 총 종단면적(m )
     : 고려하는 유체 높이 하부 특설늑골의 종단면에서 개구의 총 면적(m )
 : 탱크 내 종거더 및 종 제수 격벽의 수를 위한 계수로써 다음 식에 의한 값

                 



 : 종 제수 격벽을 제외한 탱크 내 종거더의 수
   : 고려하는 유체 높이에서의 화물탱크의 폭(m )

표 12  유효 슬로싱 폭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4 장 하중 1 부 4 장 6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235

6.4.3 종격벽의 슬로싱 압력
횡방향 액체 운동으로 인한 제수 격벽을 포함하는 종격벽의 슬로싱 압력    (kNm ) 은 특정 액체 높이에서 
다음 식에 의한다.

      


  

 : [6.4.2]에 따른 유효 슬로싱 폭
 : 4장 3절 [2.1.1]에 따른 메타센터 높이

평형수 탱크의 슬로싱 압력 계산에 있어서, 유조선의 경우 '평형수 적재상태(ballast condition)'의 값
을, 산적화물선의 경우 ‘통상 평형수 상태(normal ballast condition)'의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유조선
의 화물탱크에서 슬로싱 압력 계산의 경우, ‘부분 적재상태’의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 [6.3.3]에 따른 계수

6.4.4 종격벽 부근의 거더 또는 종격벽 수평 스트링거의 슬로싱 압력
내부 거더 또는 스트링거가 있는 탱크의 경우, 이들이 격벽으로부터 0.25   이내에 위치한다면, 종격벽 및 종 제
수격벽 부근의 거더/특설늑골에서의 작용하는 슬로싱 압력    (kNm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 [6.4.2]에 따른 유효 슬로싱 폭
   : [6.4.3]에 따른 종격벽에 작용하는 횡 방향 액체 운동에 의한 슬로싱 압력
 : 종격벽에서 고려하는 거더까지의 거리(m )

스트링거에서의 압력 분포는 그림 14에 따른다.

 그림 14  종격벽 수평 스트링거 및 종거더의 슬로싱 압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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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탱크시험에 의한 설계압력

7.1 정의

7.1.1
강도시험은 1장 2절 [3.8.4]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구조평가를 위하여, 정적 설계압력을 적용하여야 한다.
탱크시험에 대한 설계압력  (kNm )은 다음 식에 의한다.

     

    : 설계 시험하중 높이(m ) (표 13에 정의)

구획 

이중저 탱크(1)

다음 중 큰 것 :
       

     

호퍼탱크, 톱사이드 탱크, 이중선측 탱크, 
탱크로 사용되는 선수/미탱크

다음 중 큰 것 :
       

        

탱크격벽, 디프탱크, 연료유 탱크

다음 중 큰 것 :
       

        

        

평형수 화물창        

체인로커(선수격벽 후방에 있는 경우)      

독립형 탱크
다음 중 큰 것 :
       

        

평형수 덕트 평형수 펌프의 최대 압력에 상응하는 시험 압력 수두

(비고)
 : 격벽갑판의 Z 좌표(m )
      : 창구코밍 상단의 Z 좌표(m )
      : 체인파이프 상단의 Z 좌표(m )

(1) 호퍼탱크, 톱사이드 탱크 또는 이중선측 탱크와 연결된 이중저 탱크의 경우, 호퍼탱크, 톱사이드 탱크, 이중선측  
탱크, 탱크로 사용되는 선수미피크 탱크 또는 코퍼댐의 상응하는  를 적용한다.

표 13  설계 시험하중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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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설계하중 시나리오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VBM : 설계 수직 굽힘 모멘트(kNm )
  : 4장 4절 [2.2.2]의 항해 시 선체거더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kNm )
    : 4장 4절 [2.2.3]의 항내/보호 수역 시 선체거더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kNm )
   : 4장 4절 [2.2.4]의 침수 시 선체거더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kNm )
   : 4장 4절 [3.5.2]의 고려하는 동하중상태에서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kNm )
  : 설계 수평 굽힘 모멘트(kNm )
   : 4장 4절 [3.5.4]의 고려하는 동하중상태에서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kNm )
  : 설계 비틀림 모멘트(kNm )
   : 4장 4절 [3.5.5]의 고려하는 동하중상태에서 파랑 비틀림 모멘트(kNm )
 : 설계 수직 전단력(kN)
  : 4장 4절 [2.3.1] 또는 [2.3.3]의 항해 시 선체거더 정수중 허용 전단력(kN)
    : 4장 4절 [2.3.2] 또는 [2.3.4]의 항내/보호 수역 시 선체거더 정수중 허용 전단력(kN) 
   : 4장 4절 [2.3.5]의 침수 시 선체거더 정수중 허용 전단력(kN)
   : 4장 4절 [3.5.3]의 고려하는 동하중상태에서 수직 파랑 전단력(kN)
  : 설계 외부압력(kNm )
  : 4장 5절 [1.2.1]의 고려하는 흘수에서 정수압(kNm )
  : 4장 5절 [1.3.2]에서 [1.3.8]의 고려하는 동하중상태에서 동압력(kNm )
  : 4장 5절 [2.2.3] 및 [2.2.4]의 고려하는 동하중상태에서 그린파랑하중(kNm )
   : 설계 내부압력(kNm )
  : 탱크시험압력(kNm ) (4장, 6절 [7.1.1] 참조)
   : 4장 6절 [1.2]의 탱크의 정압력(kNm )
   : 4장 6절 [1.3]의 고려하는 동하중상태에서 탱크의 동압력(kNm )
  : 4장 6절 [2.5.2]의 산적 건화물 정압력(kNm )
  : 4장 6절 [2.5.3]의 고려하는 동하중상태에서 산적 건화물의 동압력(kNm )
  : 4장 6절 [1.4.1]의 침수 시 구획 및 탱크의 정압력(kNm )
  : 4장 6절 [1.5.1]의 침수 시 구획 및 탱크의 동압력(kNm )
    : 4장 6절 [5.2.1]의 노출되지 않는 갑판과 플랫폼의 정압력(kNm )
   : 4장 6절 [5.2.1]의 고려하는 동하중상태에서 노출되지 않는 갑판과 플랫폼의 동압력(kNm )
    : 4장 5절 [2.3.2]의 화물, 장비 또는 무거운 중량물에 대한 지지구조와 고박장치에 작용하는 정하중(kN)
    : 4장 5절 [2.3.2]의 화물, 장비 또는 무거운 중량물에 대한 지지구조와 고박장치에 작용하는 동하중(kN)
  : 4장, 5절 [3.2]의 선저 슬래밍압력(kNm )
  : 4장 5절 [3.3]의 선수 충격압력(kNm )
  : 4장 6절 [6]의 슬로싱압력(kN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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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1.1 적용

1.1.1
이 절은 다음에 이용되는 설계하중 시나리오를 규정한다.

[2]에 따른 규정 및 직접해석(유한요소 해석) 방법에 의한 강도평가
[3]에 따른 규정 및 직접해석(유한요소 해석) 방법에 의한 피로평가

1.1.2
강도평가의 경우, 기본 설계하중 시나리오는 S(정하중) 또는 S + D (정하중 + 동하중) 둘 중 하나로 구성된다. 어떤 
경우에는 부호 ‘A’ 는 설계 사고 하중 시나리오를 나타내기 위해 S 또는 S + D 앞에 붙인다. 추가로, 충격하중(I), 슬
로싱하중(SL) 및 피로하중(F)에 관련되어 고려되어야 하는 추가적인 설계하중 시나리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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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중 시나리오
항내/보호수역, 

시험상태
최대 파랑하중 

항해 시
평형수 
교환(4)  침수 시(4)

하중 성분 정하중(S)
정하중 + 동하중

(S + D)
정하중 + 동하중

(S + D)
정하중
(A : S)

정하중 + 동하중
(A : S + D)

선체
거더

VBM         
  



HBM -       -   


VSF       -  


TM -       - -

국부
하중



외부 갑판(그린하중) -  - - -

선체 외곽(envelope)      - -

 

평형수 탱크(1)

Max     

    -

-액체 화물탱크 - -

기타 탱크 - -

수밀 경계 - - -
  

화물창    -



건조구역의 내부 갑판        - - -

외부 갑판(분포하중)        - - -

외부 갑판(단위하중)       - - -

(비고)
(1) 평형수 화물창은 평형수 교환 하중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평형수 탱크로 고려한다. 
(2)  는 수밀 격벽의 국부 치수에 이용한다.
(3) 길이 150 m  이상의 산적화물선의 선체거더 강도검토는 5장 1절에 따른다.
(4) 규정 요건 평가에만 적용한다. 

2. 강도평가를 위한 설계하중 시나리오

2.1 기본 설계하중 시나리오

2.1.1
기본 설계하중 시나리오는 표 1에 따른다.

표 1  기본 설계하중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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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추가 설계하중 시나리오

2.2.1
슬로싱, 선저 슬래밍 및 선수충격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설계하중 시나리오는 표 2에 따른다.

설계하중 시나리오
선수충격(1) 선저 슬래밍(1) 슬로싱(SL)

하중 성분

선체거더

VBM - - 

HBM - - -

VSF - - -

TM - - -

국부하중



외부 갑판(그린하중) - - -

선체 외곽(envelope)   -

 

평형수 탱크(1)

- - 액체 화물탱크

기타 탱크

수밀 경계 - -

화물창 - - -



건조구역의 내부갑판 - - -

외부 갑판(분포하중) - - -

외부 갑판(단위하중) - - -

(비고)
(1) 산적화물선의 평행수 화물창은 슬로싱 평가 대상이 아니다.

표 2  충격상태 및 슬로싱상태에 대한 설계하중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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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로평가를 위한 설계하중 시나리오

3.1 설계하중 시나리오

3.1.1
피로평가를 위한 설계하중 시나리오는 표 3에 따른다.

설계하중 시나리오
피로 : 정하중 + 동하중 (F : S + D)

하중 성분

선체거더

VBM    

HBM   

VSF    

TM   

국부하중



외부 갑판(그린하중) -

선체 외곽(envelope)  



평형수 탱크(1)

   액체 화물탱크

기타 탱크

수밀 경계 -

화물창  



건조구역의 내부 갑판 -

외부 갑판(분포하중) -

외부 갑판(단위하중) -

(비고)
(1) 평형수 화물창은 평형수 교환 하중 시나리오를 제외하고 평형수 탱크로 고려한다. 

표 3  피로평가에 대한 설계하중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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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적하상태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프로펠러 중심선에서 수선까지의 거리(m )
 : 프로펠러 직경(m )
 : 4장 6절에 따른 화물 질량(t)
 : 4장 6절에 따른 화물 질량(t)
 : 4장 6절에 따른 화물 질량(t)
 : 4장 부록1에 따른 블록 적하 상태에서 화물창 내의 최대 화물 중량(t) 
 : 각 하중 조건 시 고려하여야 하는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의 비율로서 표 2부터 표 9까지 그

리고 표 12부터 표 21에 따른다.
 : 각 하중 조건 시 고려하여야 하는 정수중 허용 전단력의 비율로서 표 2부터 표 9까지 그리고 

표 12부터 표 21에 따른다.
 : 유한요소 모델에서 화물창 중간으로부터 각각의 전후단 격벽까지의 거리(m )
EA : 격창 적하상태에서의 공창
FA : 격창 적하상태에서의 만재 화물창
      : 4장 부록1에 따른 항내상태에서의 최소 허용 흘수

1. 적용

1.1 길이가 150 m 이상인 선박

1.1.1
[2]에서 [5]의 규정은 길이 150 m  이상의 선박에 적용 가능하다.

1.1.2 강도평가를 위한 설계 적하상태
강도평가를 위한 설계 적하상태는 [2]에서 [4]에 따른다.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에서 공통의 설계 적하상태는 [2]에 따
른다.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의 특정 설계 적하상태는 [3] 및 [4]에서 각각 주어진다.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설계 항해 적하상태는 출항 및 입항 상태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1.1.3
이 요건은 계산서가 제출되어야 하는 적하상태가 적하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것은 아니며 또한, 
필요한 적하지침서/적하지침기기를 대체하려는 것도 아니다.

1.1.4
[2]에서 [4]에 없는 적하상태가 적하지침서에 있다면 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1.1.5 피로평가를 위한 표준 설계 적하상태 
피로평가를 위한 표준 설계 적하상태는 [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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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길이 150 m 미만의 산적화물선

1.2.1
적하지침서, 중앙단면도 또는 별도로 설계자에 의해 명시된 가장 가혹한 적하상태를 5장에 따른 종강도와 6장, 2부 
1장 3절 및 2부 1장 4절에 따른 판,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국부강도 확인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2]의 요건은 길이 150 m  미만의 선박에 적용한다.  

1.3 동하중상태

1.3.1 항해상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항해 시 적하상태는 모든 동하중상태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1.3.2 횡파 및 사파 동하중상태 
유한요소 해석의 경우, 좌현 및 우현에 대하여 계산된 횡파 및 사파의 동하중상태는 양현 모델에 적용하여야 한다. 
중심선에 대해 대칭인 구조를 가진 선박의 경우, 결과(항복 및 좌굴)가 대칭이라면 좌현에 대해 계산된 횡파 및 사파
의 동하중상태만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즉, 우현에 대한 동하중상태는 생략할 수 있다.) 

2. 공통 설계 적하상태

2.1 정의

2.1.1
일반적으로 출항 및 입항에서 연료유, 청수 및 저장품 양을 기초한 설계 화물 및 평형수 적하상태는 정수중 굽힘 모
멘트 및 전단력 계산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항해의 중간 단계에서 소모품 양 및 배치가 더 심각한 정도라고 간
주될 경우에는, 중간 단계에 대한 계산 자료를 출항 및 입항 상태에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항해 도중 평형
수 적재하거나 배출하는 경우 평형수 적재 또는 배출하기 직전 및 직후의 중간 상태에 대한 계산을 제출하여야 하고 
적하지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2.1.2 출항상태
출항상태는 연료유 탱크의 95 % 이상 적재 및 기타 소모품 용량의 100 % 로 가정하여야 한다. 

2.1.3 입항상태
입항상태는 연료유 청수 및 저장품의 최대 용량의 10 % 로 가정하여야 한다. 

2.2 부분 적재된 평형수 탱크

2.2.1 평형수 적하상태에서 부분 적재하는 평형수 탱크
모든 출항, 입항 또는 중간 상태에서 부분 적재되는 선수미 탱크 그리고/또는 기타 평형수 탱크를 포함하는 평형수 
적하상태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 적하상태로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입항, 출항 또는 및 중간 상태에서 탱크의 만재, 공창 및 의도된 높이까지의 부분 적재된 적하상태에서 5장 1절 
및 8장 3절의 종강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길이 150 m  이상의 산적화물선은, 모든 입항 및 출항 또는 중간 상태에서 탱크가 만재, 공창 및 의도된 높이까
지 부분 적재된 적하상태에서 5장 1절에 따른 침수상태 선체거더 종강도가 만족하는 경우

상응하는 만재, 공창 및 부분 적하상태는 정수중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의 계산을 위한 설계 적하상태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2.3.1], [3.1.1] 또는 [4.1.1]의 규정된 프로펠러 잠김 및 트림 요건에 적합할 필요는 없다. 
여러 개의 평형수 탱크가 부분 적재하는 경우, 만재, 공창 및 의도된 높이까지의 부분 적재에 대한 모든 조합을 검토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순차적 평형수 교환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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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화물 적하상태에서 부분 적재된 평형수 탱크
화물 적하상태에서 [2.2]의 요건은 선수미 평형수 탱크에만 적용한다.

2.3 항해 적하상태

2.3.1
다음의 항해 시 적하상태는 최소한 적하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a) 강도계산용 흘수에서의 적하상태를 포함하는 균일 적하상태. 균일 적하상태는 출항상태에서 평형수 탱크의 적재
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b) 평형수 탱크가 만재, 부분 적재 또는 공창인 평형수 적재 상태. 평형수 탱크가 부분 적재인 경우, [2.2.1]의 적
하상태가 만족되어야한다. 항해 시 평형수 운송에 적합한 화물탱크/화물창을 포함하여 모든 화물탱크/화물창은 
공창이어야 한다. 프로펠러는 완전히 잠겨야 한다. 트림은 선미 트림이어야 하고 0.015  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c) 평형수 교환 절차가 있는 경우, 모든 평형수 탱크의 평형수 적재 및/또는 직전 및 직후의 계산을 포함하는 적
하상태 

2.4 항내 및 보호수역 적하상태

2.4.1 
다음의 항내 및 보호된 수역 적하상태는 적하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a) 전형적인 완전한 적재 및 양하 작업을 나타내는 적하상태
b) 부상 중에 있어서 입거 준비상태
c) 프로펠러축 중심선이 프로펠러 부근의 수면 상방으로 최소한   인 프로펠러 검사 부양상태. 포드 추진 장

치를 가진 선박의 경우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적하상태

2.5.1 대안설계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구조 배치의 경우, 적재 경향, 상응하는 흘수, 정수중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을 포함하는 
적하상태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유조선

3.1 특정 설계하중 조건

3.1.1 항해 시 적하상태 
다음 항해 시 적하상태는 최소한 적하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a) 평형수 탱크가 만재, 부분 적재 또는 공창인 황천 평형수 적하상태. 평형수 탱크가 부분 적재 경우 [2.2.1]의 
적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선수 피크 평형수 탱크가 있는 경우 만재되어야 한다. 상방 및 하방의 선수 탱
크가 설치되었다면 하방 선수 탱크는 만재가 요구되고 상방 선수 탱크는 만재, 부분 만재 또는 공창으로 할 수 
있다. 항해 시 평형수의 운송에 적합한 화물탱크를 포함하여 모든 화물탱크는 공창이어야 한다. 선수 수선 FP
에서의 흘수는 통상 평형수 적하상태(Normal ballast condition)의 흘수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프로펠러는 
완전히 잠겨야 한다. 트림은 선미 트림이어야 하고 0.015  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b) 탱크 세정 또는 평형수 적재 상태와 확실히 다른 기타 작업과 관련되는 중간 항해 적하상태
c) 모든 특정 불균일(non-uniform) 적하상태
d) 해당되는 경우 최대 설계 화물 밀도를 포함한 고밀도 화물 적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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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화물탱크 지역 내의 모든 분리 평형수 탱크는 만재이고 연료유 탱크 및 청수 탱크를 포함한 기타 모든 탱크는 
공창인 설계 평형수 적하상태. 설계 적하상태는 선체 강도평가를 목적으로 할 뿐 선박 운항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적하지침서 내의 상응하는 적하상태가 오직 화물탱크 지역 내의 분리 평형수 탱크 내의 평형수 만을 
포함하는 경우, 이 상태는 또한 IMO 73/78 SBT 상태 요건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3.1.2 추가 적하상태 
선박이 다음의 적하상태에 대하여 특별히 승인 받고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적하상태는 추가로 적하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a) MARPOL Reg.18에 의하여 허용된 바에 따라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화물탱크
를 평형수로 채운 항해 평형수 적재상태

b) 이중저에 상방으로 작용하는 순 정하중이 화물창은 공창이고 평균 흘수가 0.9  일 때의 조합으로 주어지는 
하중보다 큰 항해 적하상태

c) 화물탱크는 25 % 미만으로 적재하고 평균 흘수가 0.9   보다 클 때의 조합인 항해 적하상태
d) 이중저에 하방으로 작용하는 순 정하중이 화물창은 화물 밀도 1.025 tm 이상인 화물로 만재되고 평균 흘수

가 0.6  일 때의 조합으로 주어지는 하중보다 큰 항해 적하상태
e) 중앙 화물탱크에 크로스타이가 설치된 선박인 경우, 좌우현의 현측 화물탱크의 적재 높이의 차이가 25 % 를 초

과하는 비대칭 적재 방식의 항해 적하상태

3.2 직접강도해석을 위한 설계 하중조합

3.2.1
유한요소 해석을 위한 설계 적하상태 조합은 다음 표 1과 같다.

선체 중앙
화물창 지역

선체 중앙부 바깥의
화물창 지역

최전방 화물탱크 최후방 화물탱크

두 개의 유밀 격벽을 
가지는 탱커

표 2에 따른다. 표 4에 따른다. 표 6에 따른다. 표 8에 따른다.

한 개의 중심선 유밀  
격벽을 가지는 탱커 표 3에 따른다. 표 5에 따른다. 표 7에 따른다. 표 9에 따른다.

주 1 : 선체 중앙부 바깥의 화물창 지역이란 최전방 및 최후방 화물탱크를 제외한 전방 혹은 후방에 위치한 화물창 구역
을 의미한다.

표 1  유조선에 대한 설계 적하상태 조합

3.2.2
두 개의 유밀 종격벽을 가지는 유조선으로서 화물탱크 길이가 0.15   미만인 경우에 표 2, 표 4, 표 6 및 표 8의 
흘수의 적용은 우리 선급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2.3
중심선 유밀 종격벽을 가지는 유조선으로서 화물탱크 길이가 0.11   미만인 경우에 표 3, 표 5, 표 7 및 표 9의 흘
수의 적용은 우리 선급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2.4
항해 시 각 적하상태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동하중상태는 표 2에서 표 9에 따른다. 동하중상태는 4장 2절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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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중심선에 대칭인 구조의 선박 
중심선에 대칭인 구조의 선박의 경우, 한쪽 현에 대한 계산결과(항복 및 좌굴)가 반대 현에 대한 결과와 대칭이면 다
른 현에 대한 적하상태의 적용은 생략할 수 있다.(표 2 A7b, A12b) 

3.2.6 현측 화물탱크에 크로스타이가 없는 두 개의 유밀 격벽을 가지는 유조선 
현측 화물탱크에 크로스타이가 없는 두 개의 유밀 격벽을 가지는 유조선의 경우, 횡 방향으로 한 쌍의 현측 화물탱
크의 동일하지 않은 화물 적재 높이로 인하여 더욱 심한 응력 응답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표 2, 표 4, 표 6 및 
표 8의 적하상태 A7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비대칭 해상 적하상태가 적하지침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하상태 A7의 해석이 요구된다. 적하지침서의 실제 적하상태, 흘수,   및 을 유한요소 해석에 사용
하여야 한다.   및 이 선박 적하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및 은 4장 3절에 따른다. 적하상태 A7
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해당하는 좌현 및 우현의 현측 화물탱크의 적재 높이 차이가 25 % 초과해서는 아니 됨을 기
술한 운항 상 제한 사항이 적하지침서에 추가되어야 한다. 현측 화물탱크 내의 크로스타이가 있는 유조선의 경우 적
하상태 A7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지 않다.

3.2.7 
두 개의 유밀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의 경우, 표 2, 표 4, 표 6, 및 표 8의 항해 시 적하상태 A3와 항내 적하상태 
A13과 같이 폭 방향의 모든 화물탱크가 비어있는 경우, 흘수를 각각 0.65   및 0.7  로 하여 해석하여야 한
다. 만일 적하지침서에 적하상태 A3 및 A13에 대하여 더 깊은 흘수가 명시되어 있다면, 적하지침서 상의 명시된 실
제 흘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3.2.8
두 개의 유밀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에 대하여, 항해 시 적하상태 A5와 항내 적하상태 A11과 같이 폭 방향의 모든 
탱크가 만재되는 경우, 흘수를 각각 0.65   및 0.6  로 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만일 선박 적하지침서에 적하
상태 A5 및 A11에 대하여 더 낮은 흘수가 명시되어 있으면, 적하지침서 상의 명시된 실제 최소 흘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3.2.9
표 2에서 표 9의 적하상태 A1, A2, B1, B2, 및 B3과 같이 화물탱크가 공창인 경우, 최소 흘수 0.9  를 해석에 
사용하여야 한다. 만일 선박 적하지침서의 상태에 화물탱크가 공창인 적하상태에 대하여 더 깊은 흘수가 명시되어 
있으면, 적하지침서 상의 명시된 실제 최대 흘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3.2.10 평형수 적하상태
한 개 이상의 화물탱크에 평형수를 적재하는 평형수 적재상태가 선박 적하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표 2 또는 
표 3의 적하상태 A8 또는 B7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적하지침서에 명시된 실제 적하상태가 A8 또는 B7과 다른 경우:

a) 실제 적하상태는 다음의 값을 사용하여 적하상태 A8 또는 B7로 대체될 수 있다. 

• 흘수는   를 사용
•       (새깅)
•      

• 평형수를 운송하는 화물탱크는 100 % 만재

b) 강도평가는 4장 2절의 모든 동하중상태에 대해 수행하여야한다.  
c) 해석 적하상태에 따르는 운항 상 제한 사항을 적하지침서에 추가하여야 한다. 

적하지침서 상의 실제 적하상태, 흘수,   및  을 유한요소 해석에 사용하여야 한다.   및  이 선박 적하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및  은 4장 3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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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
중앙 화물 구역

항해상태

A1 

100%  
(새깅)

100% HSM-1 BSP-1P/S NA

100%  
(호깅)

100%
HSM-2  
FSM-2

BSP-1P/S 
OST-2P/S 
OSA-1P/S

A2 

100%  
(새깅)

100% HSM-1  
BSR-1P/S 
BSP-1P/S 

N/A

100%  
(호깅)

100%
HSM-2  
FSM-2

BSR-1P/S 
BSP-1P/S 

N/A

A3 

100%  
(호깅)

100%(4)

Max SFLC HSM-2 N/A N/A

100%(5)

Max SFLC HSM-2 N/A N/A

100% N/A BSP-1P/S N/A

  0%

100%(6)

Max SFLC HSM-1 N/A N/A

100% N/A BSP-1P/S N/A

A4 
100%  
(새깅)

100% HSM-1
BSR-1P/S 
BSP-1P/S

OSA-2P/S

A5 

100%  
(새깅)

100%(4)

Max SFLC HAM-1 N/A N/A

100%(5)

Max SFLC HAM-1 N/A N/A

100% N/A BSP-1P/S N/A

0%  100%(6)

Max SFLC HSM-2 N/A N/A

A6 
100%  
(호깅)

100% HSM-2
BSR-1P/S 
BSP-1P/S

OSA-1P/S

표 2  2열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선체 중앙부 화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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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
중앙 화물 구역

A7a 
100%  
(호깅)

100%
HSM-2
FSM-2

BSR-1P/S 
BSP-1P/S

OST-2P/S
OSA-1P/S

A7b 
100%  
(호깅)

100%
HSM-2
FSM-2

BSR-1P/S 
BSP-1P/S

OST-2P/S
OSA-1P/S

A8  
100%  
(새깅)

100% HSM-1
BSR-1P/S 
BSP-1P/S

OSA-2P/S

항내 및 시험상태

A9 
100%  
(새깅)

100% N/A

A10 
100%  
(새깅)

100% N/A

A11 
100%  
(새깅)

100%(2) 
Max SFLC N/A

100%(3)

Max SFLC N/A

A12a
(1)  N/A N/A N/A

A12b
(1)  N/A N/A N/A

A13 
100%  
(호깅)

100%(2) 
Max SFLC N/A

100%(3) 
Max SFLC N/A

A14 
100%  
(호깅)

100% N/A

(1) 유한요소 모델에 국부하중을 적용하여 도출된 실제 전단력 및 굽힘 모멘트가 사용되어야 한다. 7장 2절 [4.4]에 
따른 조정 절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중앙 탱크의 후부 격벽의 전단력은 목표 값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3) 중앙 탱크의 전부 격벽의 전단력은 목표 값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4)    ≤   및   ≥ 인 중앙 탱크의 경우, 중앙 탱크의 후부 격벽의 전단력은 목표 값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5)    ≤   및   ≥ 인 중앙 탱크의 경우, 중앙 탱크의 전부 격벽의 전단력은 목표 값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6) 이 하중조합은       또는      인 경우의 중앙 탱크에서만 고려된다. 

표 2  두 개의 유밀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선체 중앙부 화물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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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
중앙 화물 구역

항해상태

B1 

100%  
(새깅) 100%

HSM-1  
HSA-1 BSP-1P/S N/A

100%  
(호깅)

100% HSM-2
FSM-2

BSR-1P
BSP-1P

OST-2P

B2 

100%  
(새깅) 100% HSM-1  

HSA-1 BSP-1P/S N/A

100%  
(호깅) 100%

HSM-2
FSM-2

BSR-1S
BSP-1S OST-2S

B3 

100%  
(호깅)

100%(3) 
Max SFLC

HSM-2
FSM-2 N/A N/A

100%(4) 
Max SFLC

HSM-2
FSM-2 N/A N/A

100% N/A BSP-1P/S N/A

0%  100%(5) 
Max SFLC

HSM-1  
FSM-1 N/A N/A

B4 
100%  
(새깅)

75% HSM-1 BSP-1P OSA-2P/S

B5 
100%  
(새깅)

75% HSM-1 BSP-1S OSA-2P/S

B6 

100%  
(새깅)

100%(3)  
Max SFLC HSM-1 N/A N/A

100%(4) 
Max SFLC

HSM-1 N/A N/A

100% N/A BSP-1P/S N/A

0% 100%(5) 
Max SFLC

HSM-2 N/A N/A

B7  
100%  
(새깅) 100% HSM-1 BSP-1P/S N/A

항내 및 시험상태

B8 
100%  
(새깅)

100%(1) 
Max SFLC N/A

100%(2) 
Max SFLC N/A

B9 
100%  
(새깅)

75% N/A

표 3  중심선 유밀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선체 중앙부 화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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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심선 유밀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선체 중앙부 화물탱크) (계속)

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
중앙 화물 구역

B10 
100%  
(새깅)

75% N/A

B11 
100%  
(호깅)

100%(1)  
Max SFLC

N/A

100%(2)  
Max SFLC

N/A

(1) 중앙 화물탱크의 후부 격벽의 전단력은 목표 값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2) 중앙 화물탱크의 전부 격벽의 전단력은 목표 값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3)   ≤   및   ≥ 인 중앙 화물탱크의 경우, 중앙 화물탱크의 후부 격벽의 전단력은 목표 값

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4)   ≤   및   ≥ 인 중앙 화물탱크의 경우, 중앙 화물탱크의 전부 격벽의 전단력은 목표 값

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5) 이 하중조합은       또는    인 경우의 중앙 화물탱크에서만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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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
후방 구역 전방 구역

항해상태

A1 

100%  
(새깅)

100%
HSM-1

BSP-1P/S
HSM-1

BSP-1P/S

100%  
(호깅)

100%

HSM-2
FSM-2

BSP-1P/S
OST-2P/S
OSA-1P/S

HSM-2
FSM-2

BSP-1P/S

A2 

100%  
(새깅)

100%
HSM-1

BSP-1P/S

HSM-1
FSM-1

BSP-1P/S

100%  
(호깅)

100%

HSM-2
FSM-2

BSP-1P/S
BSR-1P/S

HSM-2
BSP-1P/S

A3 

100%  
(호깅)

100% Max 
SFLC

HSM-2
HSM-2
FSM-2

100% BSP-1P/S
BSP-1P/S
OSA-2P/S

0% 

100% Max 
SFLC

HSM-1 HSM-1

100% N/A
BSP-1P/S
OSA-2P/S

A4 
100%  
(새깅)

100%
HSM-1

BSP-1P/S
BSR-1P/S

HSM-1
BSP-1P/S
BSR-1P/S
OSA-2P/S

A5 

100%  
(새깅)

100% Max 
SFLC

HSM-1
FSM-1

HSM-1

100% BSP-1P/S
BSP-1P/S
OSA-2P/S

0% 

100% Max 
SFLC

HSM-2 HSM-2

100% BSP-1P/S
BSP-1P/S
OSA-2P/S

A6 
100%  
(호깅)

100%
HSM-2

BSP-1P/S
BSR-1P/S

HSM-2
BSP-1P/S
BSR-1P/S
OSA-2P/S

표 4  2열 유밀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선체 중앙부 바깥 화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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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두 개의 유밀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선체 중앙부 바깥 화물탱크) (계속)

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
후방 구역 전방 구역

A7a 
100%  
(호깅)

100%

HSM-2 
FSM-2

BSP-1P/S
BSR-1P
BSR-2S

OSA-1P/S
OSA-2P/S
OST-2P

HSM-2
FSM-2

BSP-1P/S
BSR-1P
BSR-2S

OSA-2P/S

A7b 
100%  
(호깅)

100%

HSM-2
FSM-2

BSP-1P/S
BSR-2P
BSR-1S

OSA-1P/S
OSA-2P/S
OST-2S

HSM-2
FSM-2

BSP-1P/S
BSR-2P
BSR-1S

OSA-2P/S

항내 및 시험상태

A9 
100%  
(새깅)

100% N/A

A10 
100%  
(새깅)

100% N/A

A11 
100%  
(새깅)

100%(2) 
Max SFLC N/A

100%(3)  
Max SFLC

N/A

A12a
(1)  N/A N/A N/A

A12b
(1)  N/A N/A N/A

A13 
100%  
(호깅)

100%(2) 
Max SFLC N/A

100%(3) 
Max SFLC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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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두 개의 유밀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선체 중앙부 바깥 화물탱크) (계속)

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
후방 구역 전방 구역

A14 
100%  
(호깅)

100% N/A

(1) 유한요소 모델에 국부 하중을 적용하여 도출된 실제 전단력 및 굽힘 모멘트가 사용되어야 한다. 7장 2절 [4.4]에 
따른 조정 절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중앙 화물탱크의 후부 격벽의 전단력은 목표 값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3) 중앙 화물탱크의 전부 격벽의 전단력은 목표 값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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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
후방 구역 전방 구역

항해상태

B1 

100%  
(새깅)

100%

HSM-1
FSM-1

BSP-1P/S
OSA-1S

HSM-1
BSP-1P/S
OSA-2S

100%  
(호깅)

100%

HSM-2
FSM-2

BSP-1P/S
OSA-1P

OST-2P/S

HSM-2
FSM-2

BSP-1P/S
OSA-2S

B2 

100%  
(새깅)

100%

HSM-1
FSM-1

BSP-1P/S
OSA-1P

HSM-1
BSP-1P/S
OSA-2P

100%  
(호깅)

100%

HSM-2
FSM-2

BSP-1P/S
OSA-1S

OST-2P/S

HSM-2
FSM-2

BSP-1P/S
OSA-2P

B3 

100%  
(호깅)

100% 
Max 
SFLC

HSM-2
FSM-2

HSM-2
FSM-2

100%
BSP-1P/S
BSR-1P/S

BSR-1P/S

0%

100% 
Max 
SFLC

HSM-1
FSM-1

HSM-1
FSM-1

100% BSP-1P/S BSP-1P/S

B4 
100%  
(새깅)

75%
HSM-1

BSR-1P/S

HSM-1
BSP-1P/S
OSA-2P/S

B5 
100%  
(새깅)

75%
HSM-1

BSR-1P/S

HSM-1
BSP-1P/S
OSA-2P/S

표 5  중심선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선박 중앙부 바깥 화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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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하나의 중앙 유밀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선박 중앙부 바깥 화물탱크) (계속)

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
후방 구역 전방 구역

B6 

100%  
(새깅)

100% 
Max SFLC

HSM-1
FSM-1

HSM-1
FSM-1

100% OST-1P/S OSA-2P/S

0%

100% 
Max SFLC

HSM-2
FSM-2

HSM-2
FSM-2

100% OSA-2P/S OSA-2P/S

B8 
100%  
(새깅)

100%(1)  
Max 
SFLC

N/A

100%(2) 
Max 
SFLC

N/A

B9 
100%  
(새깅)

75% N/A

B10 
100%  
(새깅)

75% N/A

B11 
100%  
(호깅)

100%(1)  
Max 
SFLC

N/A

100%(2) 
Max 
SFLC

N/A

(1) 중앙 화물탱크의 후부 격벽의 전단력은 목표 값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2) 중앙 화물탱크의 전부 격벽의 전단력은 목표 값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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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
최전방 화물창

항해상태

A1 
100%  
(새깅)

100%

HSM-1, 
FSM-1

BSP-1P/S, 
BSR-1P/S
OSA-2P/S, 
OST-1P/S

A2 
100%  
(새깅)

100%
HSM-1

OSA-2P/S

A3-1 
100%  
(새깅)

100%
HSM-1

OSA-2P/S

A3-2(1) 

0%

100% 
Max SFLC

HSM-2

100%
BSP-1P/S,
OSA-2P/S,

100%  
(새깅)

100% 
Max SFLC

HSM-1

100% OSA-2P/S

A4(1) 
50%  

(호깅)
100%

FSM-1, 
BSP-1P/S,
OSA-2P/S

A5 

0%

100% 
Max SFLC

HSM-1

100% N/A

100%
(호깅)

100% 
Max SFLC

HSM-2

100% BSP-1P/S

A6(1) 
50%  

(호깅)
100% OSA-2P/S

표 6  두 개의 유밀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최전방 화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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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두 개의 유밀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최전방 화물탱크) (계속)

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
최전방 화물창

A7a 
100%  
(새깅)

100%

HSM-1, 
HSA-1
FSM-1

BSP-1P/S, 
BSR-1P/S
OST-1P/S
OSA-2P/S

A7b 
100%  
(새깅)

100%

HSM-1, 
HSA-1
FSM-1

BSP-1P/S
OST-1P/S
OSA-2P/S

항내 및 시험상태

A9 
100%  
(호깅)

100% N/A

A10 
100%  
(호깅)

100% N/A

A11 
100%  
(호깅)

100%(2)  
Max SFLC

N/A

100%(3)  
Max SFLC

N/A

A12-a(1)(4)  N/A N/A N/A

A12-b(1)(4)  N/A N/A N/A

A13(1) 
100%  
(새깅)

100%(2) 
Max SFLC N/A

100%(3)  
Max SFLC

N/A

A14 
100%  
(새깅)

100% N/A

(1) 모든 선수 피크 평형수 탱크의 100 % 만재
(2) 중앙 화물창의 후부 격벽의 전단력은 목표 값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3) 중앙 화물창의 전부 격벽의 전단력은 목표 값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4) 유한요소 모델에 국부하중을 적용하여 도출된 실제 전단력 및 굽힘 모멘트가 사용되어야 한다. 7장 2절 [4.4]에 

따른 조정 절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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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
최전방 화물창

항해상태

B1 
100%  
(새깅)

100%
HSM-1

BSP-1P/S
OSA-2P/S

B2 
100%  
(새깅)

100%
HSM-1
BSP-1P

OSA-2P/S

B3-1 
100%  
(새깅)

100%
BSP-1S/P 
OSA-2S/P

HSM-1

B3-2(1) 

0% 

100% 
Max SFLC

HSM-2

100%
BSP-1S/P
OSA-2S/P

100%  
(새깅)

100% 
Max SFLC

HSM-1
FMS-1

100%
BSP-1S/P
OST-1S/P
OSA-2P/S

B4(1) 
100%  
(호깅)

75%
BSP-1P/S
OSA-2P/S

B5(1) 
100%  
(호깅)

75%
BSP-1P/S
OSA-2P/S

B6 

0%
100% 

Max SFLC
HSM-1

100% OSA-2P/S

100%  
(호깅)

100% 
Max SFLC

HSM-2
FMS-2

100% OSA-2P/S

항내 및 시험상태

B8 

100%  
(호깅)

100%(2) 
Max SFLC

N/A

100%(3) 
Max SFLC

N/A

표 7  중심선 유밀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최전방 화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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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하나의 유밀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최전방 화물탱크) (계속)

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
최전방 화물창

B9(1) 

100%  
(호깅)

75% N/A

B10(1) 

100%  
(호깅)

75% N/A

B11-1 

100%  
(새깅)

100% N/A

B11-2(1) 

100%  
(새깅)

100%(2) 
Max SFLC N/A

100%(3) 
Max SFLC N/A

(1) 모든 전단 평형수 탱크의 100 % 만재
(2) 중앙 화물탱크의 후부 격벽의 전단력은 목표 값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3) 중앙 화물탱크의 전부 격벽의 전단력은 목표 값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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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

최후방 화물창

항해상태

A1 

100%
(새깅)

100%
FSM-1, 
HSM-1, 

BSP-1P/S

100%
(호깅)

100%

HSM-2,
BSP-1P/S, 
BSR-1P/S,
OSA-1P/S

A2 

100%
(새깅)

100%

HSM-1, 
FSM-1

BSP-1P/S,
OST-1P/S

100%
(호깅)

100%

HSM-2, 
FSM-1
FSM-2

OSA-1P/S

A3-1(1)(2) 

100%
(호깅)

100%
Max SFLC

HSM-2
FSM-2

100% N/A

100%
(새깅)

100%
Max SFLC

HSM-1, 
FSM-1

100% BSP-1P/S

A3-2(1)(3) 

100%
(호깅)

100%
Max SFLC

HSM-2

100%
BSP-1P/S
OSA-1P/S

100%
(새깅)

100%
Max SFLC

HSM-1, 
FSM-1

100%
BSP-1P/S, 
OST-1P/S

A4 

100%
(새깅)

100%
HSM-1, 

BSP-1P/S

100%
(호깅)

100%

HSM-2, 
FSM-1

BSP-1P/S
OSA-1P/S, 
OSA-2P/S

표 8  2열 유밀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최후방 화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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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열 유밀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최후방 화물창) (계속)

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

최후방 화물창

A5-1(2) 

0%

100%
Max SFLC

HSM-1, 
HSM-2, 
FSM-1

100% N/A

100%
(호깅)

100%
Max SFLC

HSM-2, 
FSM-1

100% BSP-1P/S

A5-2(3) 

0%

100%
Max SFLC

HSM-1, 
HSM-2

100%
BSP-1P/S, 
BSR-1P/S

100%
(호깅)

100%
Max SFLC

HSM-2, 
FSM-2

100% N/A

A6 

100%
(호깅)

100%

HSM-2, 
FSM-1, 

BSP-1P/S, 
BSR-1P/S, 
OSA-1P/S 

A7a 
100%
(호깅)

100%

HSM-2, 
FSM-1

BSP-1P/S, 
BSR-1P/S,
OSA-1P/S 

A7b 
100%
(호깅)

100%

HSM-2, 
FSM-1

BSP-1P/S
BSR-1P/S,
OSA-1P/S

항내 및 시험상태

A9 
100%
(호깅)

100% N/A

A10 
100%
(호깅)

100% N/A

A11-1
(2) 

100%
(호깅)

100%(5) 
Max SFLC

N/A

100%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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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열 유밀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최후방 화물창) (계속)

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

최후방 화물창

A11-2(3) 

100%
(호깅)

100%(5) 
Max SFLC

N/A

100%(6) 
Max SFLC N/A

A12a(4)  N/A N/A N/A

A12b(4)  N/A N/A N/A

A13-1(1)(2) 

100%
(호깅)

100%(5) 
Max SFLC N/A

A13-2(1)(3) 

100%
(호깅)

100%(5) 
Max SFLC

N/A

100%(6) 
Max SFLC

N/A

100%
(새깅)

100%(5) 
Max SFLC

N/A

100%(6) 
Max SFLC N/A

A14 

100%
(호깅)

100% N/A

100%
(새깅)

100% N/A

(1) 기관실 전단 격벽에 탱크 경계를 가지는 기관실 내 연료유 및 평형수 탱크의 100 % 만재로 한다
(2) 고려하는 화물탱크의 후부 격벽에서의 전단력의 조정은 슬롭탱크 전방 격벽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3) 고려하는 화물탱크의 후부 격벽에서의 전단력의 조정은 기관구역 전방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4) 유한요소 모델에 국부하중을 적용하여 도출된 실제 전단력 및 굽힘 모멘트가 사용되어야 한다. 7장 2절 [4.4]에 따

른 조정 절차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중앙 화물탱크의 후부 격벽의 전단력은 목표 값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6) 중앙 화물탱크의 전부 격벽의 전단력은 목표 값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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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

최후방 화물창

항해상태

B1 

100%
(새깅)

100%

HSM-1, 
FSM-1

BSP-1P/S 
BSR-1P/S

100%
(호깅)

100%
HSM-2

BSP-1P/S 
OSA-1P/S

B2 

100%
(새깅)

100%

HSM-1, 
FSM-1

BSP-1P/S, 
BSR-1P/S

100%
(호깅)

100%
HSM-2

BSP-1P/S, 
OSA-1P/S

B3-1(1)(2) 

100%
(호깅)

100%
Max SFLC

HSM-2

100% BSP-1P/S

100%
(새깅)

100%
Max SFLC

HSM-1
FSM-1

100% BSP-1P/S

B3-2(1)(3) 

100%
(호깅)

100%
Max SFLC

HSM-2, 
FSM-2

100%
BSP-1P/S
OSA-1P/S

100%
(새깅)

100%
Max SFLC

HSM-1
FSM-1

100% BSP-1P/S

B4 

100%
(호깅)

75%
HSM-2,

BSP-1P/S,
OSA-1P/S

B5 

100%
(호깅)

75%
HSM-2,

BSP-1P/S,
OSA-1P/S

표 9  중심선 유밀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최후방 화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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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중심선 유밀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최후방 화물창) (계속)

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

최후방 화물창

B6-1(2) 

0%

100%
Max SFLC

HSM-1

100% N/A

100%
(호깅)

100%
Max SFLC

HSM-2

100% N/A

B6-2(3) 

0%

100%
Max SFLC

HSM-1

100% N/A

100%
(호깅)

100%
Max SFLC

HSM-2

100%
HSA-2,

BSR-1P/S,
OSA-1P/S

항내 및 시험상태

B8-1(2) 
100%
(호깅)

100%(4)

Max SFLC N/A

100% N/A

B8-2(3) 

100%
(호깅)

100%(4)

Max SFLC N/A

100%(5)

Max SFLC N/A

100%
(새깅)

100%(4)

Max SFLC
N/A

100%(5)

Max SFLC
N/A

B9 
100%
(호깅)

75% N/A

B10 
100%
(호깅)

75%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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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중심선 유밀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최후방 화물창) (계속)

번호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

최후방 화물창

B11-1(1)(2) 

100%
(호깅)

100%(4)

Max SFLC
N/A

100%
(새깅)

100%(4)

Max SFLC N/A

B11-2(1)(3) 

100%
(호깅)

100%(4)

Max SFLC N/A

100%(5)

Max SFLC
N/A

100%
(새깅)

100%(4)

Max SFLC N/A

100%(5)

Max SFLC N/A

(1) 기관실 전단 격벽에 탱크 경계를 가지는 기관실 내 연료유 및 평형수 탱크의 100 % 만재로 한다
(2) 고려하는 화물탱크의 후부 격벽에서의 전단력의 조정은 슬롭탱크 전단 격벽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3) 고려하는 화물탱크의 후부 격벽에서의 전단력의 조정은 기관실 전단 격벽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4) 중앙 화물탱크의 후부 격벽의 전단력은 목표 값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5) 중앙 화물탱크의 전부 격벽의 전단력은 목표 값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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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적화물선 

4.1 구체적인 설계하중 조건

4.1.1 항해상태
다음의 항해 시 적하상태는 최소한 적하지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 [4.1.2]에서 [4.1.4]의 화물 적하상태
b) 평형수 탱크가 만재, 부분 적재 또는 공창인 경우의 황천 평형수 상태. 평형수 탱크가 부분 적재인 경우 

[2.2.1]의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프로펠러 잠김  는 최소한 60 % 이상이어야 한다. 선미 트림이어야 하
고 0.01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선수 흘수는 0.03   또는 8 m  중 작은 값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4.1.2 BC-C에 대한 화물 적재상태
모든 평형수 탱크가 공창인 강도계산용 흘수에서, 화물 창구를 포함한 모든 화물창이 100 % 만재되는 화물 밀도를 
갖는 균일 화물 적하상태는 적하지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4.1.3 BC-B에 대한 화물 적재상태
BC-C에 대한 요건에 추가하여 모든 평형수 탱크가 공창인 강도계산용 흘수에서 모든 화물창에 화물 밀도가 3.0
tm 인 경우 및 모든 화물창에 동일한 적재율(화물 질량/화물창 용적)을 적재하는 균일 화물 적하상태는 적하지침
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설계 적하상태 시 화물 밀도가 3.0 tm 와 다른 경우, 화물의 최대 허용 밀도는 적하지침
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최대 화물 밀도가 3.0 tm 보다 작은 경우 추가적인 특기사항으로{maximum cargo 
density x.y tm } 1장 1절 [3.2.1]에 따라 명기하여야 한다.

4.1.4 BC-A에 대한 화물 적재상태
BC-B에 대한 요건에 추가하여 다음의 적하상태를 포함하여야 한다.

• 모든 평형수 탱크가 공창인 강도계산용 흘수에서, 모든 적재 화물창에 화물 밀도가 3.0 tm 및 화물을 동일한 
적재율(화물 질량 / 화물창 용적)로 적재하고 지정된 공창 화물창을 가진 최소한 하나의 화물 적하상태

• 공창으로 지정된 화물창의 조합은 추가적인 특기사항 {holds a, b, .... may be empty}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 적용되는 설계 화물 밀도가 3.0 tm 과 다른 경우 허용된 화물의 최대 밀도는 적하지침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최대 화물 밀도가 3.0 tm 보다 작은 경우 추가적인 특기사항으로{holds a, b may be empty with 
maximum cargo density x.y tm } 1장 1절 [3.2.1]에 따라 명기하여야 한다.

4.1.5 추가 평형수 상태
다음 평형수 상태는 종강도 평가를 위하여 적하지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모든 평형수 탱크를 100 % 만재한 평형수 적하상태
• 모든 평형수 탱크를 100 % 만재하고 해당되는 경우 항해중 평형수를 운송하도록 지정된 화물창의 경우 100 % 

만재한 상태 황천 평형수 적하상태
  둘 이상의 화물창이 항해중 평형수를 운송하도록 지정된 경우, 둘 이상의 화물창이 동시에 100 % 만재되는 적

하상태는, 황천 평형수 적재상태에서 이러한 적하상태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한, 종강도 평가에 있어서 요구되지 
아니한다. 각 화물창이 개별적으로 검토되지 아니하는 한, 지정된 황천 평형수 화물창 및 다른 평형수 화물창의 
사용에 대한 모든 제한 사항은 적하지침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4.1.6 강재코일 또는 중량 화물
다음의 주의사항을 적하지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이중저의 국부강도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강재코일 또는 중량 화물을 운송하거나 적하지침서에 운송 화물로 명시되
지 않는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 화물의 최대 허용 질량과 최소 요구 질량은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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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직접강도평가를 위한 설계하중조합

4.2.1 적용하는 일반 적하상태
다음의 적하상태를 적용하여야 한다. 

a) 임의의 화물창이 강도계산용 흘수에서  로 100 % 만재한 상태이고 주위의 연료유 탱크는 만재, 이중저의 
평형수 탱크는 공창인 적하상태

b) 임의의 화물창이 강도계산용 흘수에서  의 50 % 부분 적재상태이고 화물창 주위의 모든 이중저 탱크를 공
창인 적하상태

c) 가장 깊은 평형수 흘수에서 임의의 화물창과 주위의 모든 이중저 탱크가 공창인 적하상태. 톱사이드 탱크와 이
중저 탱크가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아래의 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 톱사이드 탱크와 이중저 탱크가 공창
• 톱사이드 탱크와 이중저 탱크가 만재

4.2.2 다항 적하상태
다음의 다항 적하상태는 특기사항 {no MP}가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종류의 산적화물선에 적용한다.

a) 임의의 화물창이 강도계산용 흘수의 67 % 흘수에서  로 100 % 만재한 상태이고 주위의 연료유 탱크는 
만재, 이중저의 평형수 탱크는 공창인 적하상태

b) 강도계산용 흘수의 83 % 에서 임의의 화물창과 화물창 주위의 모든 이중저 탱크가 공창인 적하상태
c) 강도계산용 흘수의 67 % 에서 임의의 인접한 두 개의 화물창이  로 만재, 인접한 화물창은 공창이고 화물

창 주위의 연료유 탱크가 있는 경우 이를 100 % 만재하고 화물창 주위의 이중저 내의 평형수 탱크를 공창인 
적하상태. 또한 화물질량 및 화물창에 인접한 이중저 탱크의 연료유 질량에 대한 이 요건은 인접한 화물창에 
평형수를 적재하는 경우의 적하상태에도 적용된다.

d) 강도계산용 흘수의 75 % 에서 임의의 인접한 두 개의 화물창이 공창이며 인접한 화물창은 만재이고 화물창 주
위의 모든 이중저 탱크가 공창인 적하상태

4.2.3 격창 적하상태
다음의 격창 적하상태는 BC-A 산적화물선에만 적용한다.

a) 강도계산용 흘수에서 공창으로 지정된 화물창은 화물창 주위의 모든 이중저 탱크가 공창인 적하상태
b) 고밀도 화물을 적재하도록 지정된 화물창이 강도계산용 흘수에서 6절 표 1에 따른 고밀도 화물을 

  로 부분 적재하고 주위의 연료유 탱크는 만재, 이중저 내의 평형수 탱크는 공창인 적하상태 
c) 고밀도 화물을 적재하도록 지정된 화물창이 강도계산용 흘수에서 6절 표 1에 따른 저밀도 화물을 

  로 만재하고 주위의 연료유 탱크는 만재, 이중저 내의 평형수 탱크는 공창인 적하상태
d) 블록 격창적재가 계획된 선박의 경우, 강도계산용 흘수에서 임의 인접하는 두 개의 화물창이 그 설계 적하상태

의 최대 화물질량에 추가하여  의 10 % 를 추가로 적재하고 인접한 화물창은 공창, 주위에 연료유 탱크가 
있는 경우 이를 100 % 만재하고 이중저 내의 평형수 탱크를 공창인 적하상태. 운항 시, 최대허용 화물질량은 
설계 적재상태에 따른 최대 화물하중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4.2.4 황천 평형수 상태
다음의 적하상태는 평형수 화물창에 적용한다.

• 모든 황천 평형수 흘수에서 평형수 화물창으로 설계된 화물창이 평형수를 화물창구를 포함하여 100 % 만재하고 
주위의 모든 이중저 탱크를 100 % 만재한 적하상태. 톱사이드 탱크, 호퍼탱크 및 이중저 탱크가 공창인 상태에
서 그 평형수 화물창을 만재할 경우에는, 이 적하상태는 강도상으로 만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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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산적화물선에 대한 추가적인 항내 적하상태
다음의 추가 항내 적하상태는 모든 산적화물선에 적용한다.

a) 항내에서의 적하 및 양하 중에 감소된 흘수에서, 화물창의 최대 허용질량은 항해상태의 강도계산용 흘수에서 
허용되는 최대질량의 15 % 까지 증가시킬 수 있으나, 항해시에는 강도계산용 흘수에서 허용되는 질량을 초과하
여서는 아니 된다. 최소 요구질량은 동일한 양만큼 경감할 수 있다.

b) 임의의 단일 화물창이 강도계산용 흘수의 67 % 에서 항해시 최대 허용질량을 적재한 항내 적하상태
c) 강도계산용 흘수에서 임의의 인접한 두 개의 화물창이  로 만재하고 인접한 화물창은 공창, 화물창 주위

의 이중저 내의 연료유 탱크가 있는 경우 이를 100 % 만재하고 화물창 주위의 이중저 내의 평형수 탱크는 공
창인 항내 적하상태

4.2.6 직접강도평가를 위한 설계하중조합
산적화물선의 직접강도해석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적재상태는 표 10에 따른다. 각 적하상태에 대한 세부정보를 포함
하는 하중조합은 표 12부터 표 21에 따른다.

적하상태 요건
BC- BC- {no MP}

A B C A B C
균일 적재 만재상태 4.2.1. a × × × × × ×

부분 적재 4.2.1. b × × × × × ×
가장 깊은 평형수 적재 4.2.1. c × × × × × ×

다항적재 - 1 4.2.2, a × × ×
다항적재 - 2 4.2.2. b × × ×
다항적재 - 3 4.2.2. c × × ×
다항적재 - 4 4.2.2. d × × ×

부분 격창적재 4.2.3. a ＆ b × ×
만재 격창적재 4.2.3. a ＆ c × ×
격창 블록적재 4.2.3. d × ×

황천 평형수 적재 4.2.4. × × × × × ×
항내 상태 4.2.5. × × × × × ×

표 10  추가적인 특기사항에 따라 적용하는 적하상태

4.2.7

유한요소 해석을 위한 설계 하중조합은 다음에 따른다. 

중앙 화물창 지역
선박 중앙부 
바깥 화물창

최후방 화물창 최전방 화물창

BC-A - EA 표 12 표 15 N/A N/A

BC-A - FA 표 13 표 16 표 18 표 20

BC-B & BC-C 표 14 표 17 표 19 표 21

 (비고) 
 선박 중앙부 바깥 화물창은 최전방 및 최후방 화물창을 제외한 전방 및 후방 화물창을 의미한다.

표 11  산적화물선의 설계 하중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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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화물질량곡선

4.3.1
[4.2.1]부터 [4.2.5]([4.2.4]는 제외)까지 주어진 설계 적하상태에 기초한 임의의 인접한 두 개의 화물창뿐만이 아니라 
임의의 단일 화물창에 대한 화물질량곡선은 적하지침서 및 적하지침기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의 화물창, 또는 화
물을 적재하는 두 개의 인접한 화물창의 최대 허용화물질량 또는 최소 요구화물질량은 이중저에 작용하는 순 하중과 
관련된다. 이중저에 작용하는 순 하중은 이중저 탱크에 적재되는 연료유 및 평형수의 질량뿐만이 아니라 흘수와 화
물창내의 화물질량의 함수이다.

4.3.2
화물질량곡선은 항내에서의 적하 및 양하 중뿐만이 아니라 항해상태에서 흘수의 함수인 최대 허용질량 및 최소 요구
질량을 나타내며 4장 부록 1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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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
상태

항해상태

1(2) 만재상태
[4.1.3]



50%
(새깅)

100%
BSP-1P/S
OST-1P/S

2(1)
만재상태
[4.2.1]

a


50%
(새깅)

100% BSP-1P/S

3
부분적재
[4.2.1]

b
 0% 100% BSP-1P/S

4
부분적재
[4.2.1]

b
 0% 100% BSP-1P/S

5(3)(4)

가장깊은 
평형수 
적재

[4.2.1]
c



100%
(호깅)

100%
FSM-2 

BSR-1P/S
OST-2P/S

100%
(새깅)

100%
BSP-1P/S
BSR-1P/S
OST-1P/S

6
다항적재3 
[4.2.2]

c

0.67


100%
(새깅)

100%
HSM-1

OST-1P/S

7
다항적재3
[4.2.2]

c

0.67


100%
(새깅)

100%
HSM-1

OST-1P/S

8
다항적재4
[4.2.2]

d

0.75


100%
(호깅)

100%
HSM-2

OST-2P/S

100%
(새깅)

100%
BSP-1P/S
BSR-1P/S
OST-1P/S

9
다항적재4
[4.2.2]

d

0.75


100%
(호깅)

100%
HSM-2

OST-2P/S

100%
(새깅.)

100%
BSP-1P/S
BSR-1P/S
OST-1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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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
상태

10(2)

격창 
부분적재
[4.2.3] 
a, b



100%
(호깅)

100%(8)

Max 
SFLC

FSM-2

100%(9)

Max 
SFLC

FSM-2

100% OST-2P/S

0%

100%
BSP-1P/S
OST-1P/S

100%(10)

Max 
SFLC

HSM-1

11

격창 
만재적재
[4.2.3] 
a, c



100%
(호깅)

100%(8)

Max 
SFLC

FSM-2
HSM-2

100%(9)

Max 
SFLC

FSM-2
HSM-2

100% OST-2P/S

0%

100% BSP-1P/S

100%(10)

Max 
SFLC

HSM-1

12
ㅂ(2)(5)

(6)(13)

격창 
블록적재
[4.2.3] 

d



100%
(호깅)

100%
FSM-2

OST-2P/S

100%
(새깅)

100%
HSM-1

BSP-1P/S
OST-1P/1S

13
(2)(5)

(6)(13)

격창 
블록적재
[4.2.3] 

d



100%
(호깅)

100%
FSM-2

OST-2P/S

100%
(새깅)

100%
HSM-1

BSP-1P/S
OST-1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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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
상태

14(7)

황천 
평형수 
적재

[4.2.4]



0%

100%(10)

Max 
SFLC

FSM-2
HSM-2

100% BSR-1P/S

100%
(새깅)

100%(8)

Max 
SFLC

HSM-1

100%(9)

Max 
SFLC

HSM-1

100% BSR-1P/S

15(7)

황천 
평형수 
적재

[4.2.4]



0% 100% BSR-1P/S

100%
(새깅)

100% BSR-1P/S

항내상태

16

항내 
상태

[4.2.5] 
a, c

 

100%
(호깅)

100% N/A

100%
(새깅)

100% N/A

17

항내 
상태

[4.2.5] 
a, c

 

100%
(호깅)

100% N/A

100%
(새깅)

100% N/A

18

항내 
상태

[4.2.5] 
a, b

 

100%
(호깅)

100%(11)

Max 
SFLC

N/A

100%(12)

Max 
SFLC

N/A

100%
(새깅)

100%(11)

Max 
SFLC

N/A

100%(12)

Max 
SFLC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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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
상태

19(13)

격창블록 
항내 상태

[4.2.3]
d

 

100%
(호깅) 100% N/A

100%
(새깅) 100% N/A

20(13)

격창블록 
항내 상태

[4.2.3]
d

 

100%
(호깅) 100% N/A

100%
(새깅) 100% N/A

(비고)
(1) [4.1.4]의 최대 화물 밀도 및 화물 질량  인 적하상태 1 은 이 적하상태를 대신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2) [4.1.4]의 최대 화물 밀도는 건화물 압력의 계산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3) 평형수 화물창이 없는 경우,  = 100 % (Hog)을 가정한 통상 평형수 상태가 해석되어야 한다.
(4) 평형수 화물창의 위치는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5) 이 적하상태는 오직 적하상태가 적하지침서에서 포함되어 있을 때 요구되어진다.
(6) 적하지침서에서 주어진 실제 정수중 수직 굽힘 모멘트는 설계 값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해당되는 경우 이 적하상태는 평형수 화물창으로 지정된 공창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8)  ≤  및  ≥ 인 중앙 화물창의 전단력은 중앙 화물창 후방 격벽에서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9)  ≤  및  ≥ 인 중앙 화물창의 전단력은 중앙 화물창 전방 격벽에서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10) 이 하중조합은 오직    및   인 중앙 화물창에만 고려하여야 한다.
(11) 전단력은 중앙 화물창의 후방 격벽에서의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12) 전단력은 중앙 화물창의 전방 격벽에서의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13) 이 상태는 오직 블록 적하상태가 적하지침서에서 포함되어 있을 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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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방    중앙    전방 흘수
  




  

 


동적하중
상태

항해상태

1(2) 만재상태
[4.1.3]



50%
(새깅)

100%
BSP-1P/S
OST-1P/S

2(1)
만재상태
[4.2.1]

a


50%
(새깅)

100% BSP-1P/S

3
슬랙적재
[4.2.1]

b
 0% 100% BSP-1P/S

4(3)(4)

가장 깊은 
평형수 
적재

[4.2.1]
c

 

100%
(호깅)

100%
FSM-2 

BSR-1P/S
OST-2P/S

100%
(새깅)

100%
BSP-1P/S
BSR-1P/S
OST-1P/S

5

다항적재 
2

[4.2.2]
b

0.83


100%
(호깅)

100%(8)

Max 
SFLC

FSM-2
HSM-2

100%(9)

Max 
SFLC

FSM-2
HSM-2

100% OST-2P/S

100%
(새깅)

100%(10

)

Max 
SFLC

HSM-1

100%
BSP-1P/S
OST-1P/S

6

다항적재 
3

[4.2.2]
c

0.67


100%
(새깅)

100%
BSP-1P/S
OST-1P/S

7

다항적재 
3

[4.2.2]
c

0.67


100%
(새깅)

100%
BSP-1P/S
OST-1P/S

표 13  BC-A(FA)의 격창 상태시 적재 화물창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 – 선박 중앙부 화물창 구역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4 장 하중 1 부 4 장 8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275

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
상태

8

다항적재 
4

[4.2.2]
d

0.75


100%
(호깅)

100%

FSM-2, 
HSM-2

BSR-1P/S
OST-2P/S

100%
(새깅)

100%
BSP-1P/S
BSR-1P/S
OST-1P/S

9

다항적재 
4

[4.2.2]
d

0.75


100%
(호깅)

100%

FSM-2, 
HSM-2

BSR-1P/S
OST-2P/S

100%
(새깅)

100%
BSP-1P/S
BSR-1P/S
OST-1P/S

10(2)

격창 
부분적재
[4.2.3] 
a, b



100%
(호깅)

100%(10)

Max 
SFLC

FSM-2
HSM-2

100% OST-2P/S

0%

100%(8)

Max 
SFLC

FSM-1
HSM-1

100%(9)

Max 
SFLC

FSM-1
HSM-1

100%
BSP-1P/S
OST-1P/S

11

격창 
만재적재
[4.2.3] 
a, c



100%
(호깅)

100%(10)

Max 
SFLC

FSM-2
HSM-2

100% OST-2P/S

0%

100%(8)

Max 
SFLC

HSM-1

100%(9)

Max 
SFLC

HSM-1

100% BSP-1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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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
상태

12
(2)(5)

(6)(13)

격창 
블록
적재

[4.2.3] 
d



100%
(호깅)

100%
FSM-2
HSM-2

OST-2P/S

100%
(새깅)

100%
HSM-1

BSP-1P/S
OST-1P/S

13
(2)(5)

(6)(13)

격창 
블록
적재

[4.2.3] 
d



100%
(호깅)

100%
FSM-2
HSM-2

OST-2P/S

100%
(새깅)

100%
HSM-1

BSP-1P/S
OST-1P/S

14(7)

황천 
평형수 
적재

[4.2.4]

  

0%

100%(10)

Max 
SFLC

FSM-2
HSM-2

100% BSR-1P/S

100%
(새깅)

100%(8)

Max 
SFLC

HSM-1

100%(9)

Max 
SFLC

HSM-1

100% BSR-1P/S

15(7)

황천 
평형수 
적재

[4.2.4]

  

0% 100% BSR-1P/S

100%
(새깅)

100% BSR-1P/S

항내상태

16(2)

항내 
상태

[4.2.5] 
a, b

 

100%
(호깅)

100%(11)

Max 
SFLC

N/A

100%(12)

Max 
SFLC

N/A

100%
(새깅)

100%(11)

Max 
SFLC

N/A

100%(12)

Max 
SFLC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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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
상태

항내상태

17

항내 
상태

[4.2.5] 
a

0.67


100%
(호깅)

100% N/A

100%
(새깅)

100% N/A

18

항내 
상태

[4.2.5] 
a

0.67


100%
(호깅)

100% N/A

100%
(새깅)

100% N/A

19

항내 
상태

[4.2.5] 
a, c

 

100%
(호깅) 100% N/A

100%
(새깅) 100% N/A

20

항내 
상태

[4.2.5] 
a, c

 

100% 
(호깅) 100% N/A

100% 
(새깅) 100% N/A

21(13)

격창블록 
항내상태
[4.2.3] 

d

 

100% 
(호깅) 100% N/A

100% 
(새깅) 100% N/A

22(13)

격창블록 
항내상태
[4.2.3] 

d

 

100% 
(호깅) 100% N/A

100% 
(새깅) 100% N/A

(비고)
(1) [4.1.4]의 최대 화물 밀도 및 화물 질량  인 적하상태 1 은 이 적하상태를 대신하여 해석할 수 있다.
(2) [4.1.4]의 최대 화물 밀도는 건화물 압력의 계산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3) 평형수 화물창이 없는 경우,  = 100 % (Hog)을 가정한 통상 평형수 상태가 해석되어야 한다.
(4) 평형수 화물창의 위치는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5) 이 적하상태는 오직 적하상태가 적하지침서에서 포함되어 있을 때 요구되어진다.
(6) 적하지침서에서 주어진 실제 정수중 수직 굽힘 모멘트는 설계 값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해당되는 경우 이 적하상태는 평형수 화물창으로 지정된 공창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8)  ≤  및  ≥ 인 중앙 화물창의 전단력은 중앙 화물창 후방 격벽에서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9)  ≤  및  ≥ 인 중앙 화물창의 전단력은 중앙 화물창 전방 격벽에서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10) 이 하중조합은 오직    및   인 중앙 화물창에만 고려하여야 한다.
(11) 전단력은 중앙 화물창의 후방 격벽에서의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12) 전단력은 중앙 화물창의 전방 격벽에서의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13) 이 상태는 오직 블록 적하상태가 적하지침서에서 포함되어 있을 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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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
상태

18

항내 
상태

[4.2.5] 
a

0.67


100%
(호깅)

100% N/A

100%
(새깅)

100% N/A

19

항내 
상태

[4.2.5] 
a, c

 

100%
(호깅) 100% N/A

100%
(새깅) 100% N/A

20

항내 
상태

[4.2.5] 
a, c

 

100% 
(호깅) 100% N/A

100% 
(새깅) 100% N/A

21(13)

격창블록 
항내 
상태

[4.2.3] 
d

 

100% 
(호깅) 100% N/A

100% 
(새깅) 100% N/A

22(13)

격창블록 
항내 
상태

[4.2.3] 
d

 

100% 
(호깅) 100% N/A

100% 
(새깅) 100% N/A

(비고)
(1) [4.1.4]의 최대 화물 밀도 및 화물 질량  인 적하상태 1 은 이 적하상태를 대신하여 해석할 수 있다.
(2) [4.1.4]의 최대 화물 밀도는 건화물 압력의 계산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3) 평형수 화물창이 없는 경우,  = 100 % (Hog)을 가정한 통상 평형수 상태가 해석되어야 한다.
(4) 평형수 화물창의 위치는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5) 이 적하상태는 오직 적하상태가 적하지침서에서 포함되어 있을 때 요구되어진다.
(6) 적하지침서에서 주어진 실제 정수중 수직 굽힘 모멘트는 설계 값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해당되는 경우 이 적하상태는 평형수 화물창으로 지정된 공창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8)  ≤  및  ≥ 인 중앙 화물창의 전단력은 중앙 화물창 후방 격벽에서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9)  ≤  및  ≥ 인 중앙 화물창의 전단력은 중앙 화물창 전방 격벽에서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10) 이 하중조합은 오직    및   인 중앙 화물창에만 고려하여야 한다.
(11) 전단력은 중앙 화물창의 후방 격벽에서의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12) 전단력은 중앙 화물창의 전방 격벽에서의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13) 이 상태는 오직 블록 적하상태가 적하지침서에서 포함되어 있을 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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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
상태

항해상태

1(1)(3) 만재상태
[4.1.3]



50%
(새깅)

100%
BSP-1P/S
OST-1P/S

2(2) 만재상태
[4.2.1] a



50%
(새깅)

100%
BSP-1P/S
OST-1P/S

3
슬랙적재
[4.2.1]

b
 0% 100% BSP-1P/S

4(4)(5)

가장 깊은 
평형수 
적재

[4.2.1]
c



100%
(호깅)

100%
FSM-2 

BSR-1P/S
OST-2P/S

다항
적재 2
[4.2.2] 

b

100%
BSP-1P/S
BSR-1P/S
OST-1P/S

5

다항적재 
2

[4.2.2]
b

0.83


100%
(호깅)

100%(7)

Max 
SFLC

FSM-2
HSM-2

100%(8)

Max 
SFLC

FSM-2
HSM-2

100% OST-2P/S

100%
(새깅)

100%(9)

Max 
SFLC

HSM-1

100%
BSP-1P/S
OST-1P/S

6

다항적재 
3

[4.2.2]
c

0.67


100%
(새깅)

100%
BSP-1P/S
OST-1P/S

7

다항적재 
3

[4.2.2]
c

0.67


100%
(새깅)

100%
BSP-1P/S
OST-1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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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
상태

8

다항적재 
4

[4.2.2] 
d

0.75


100%
(호깅)

100%
FSM-2
HSM-2

BSR-1P/S

100%
(새깅)

100%
BSP-1P/S
BSR-1P/S
OST-1P/S

9

다항적재 
4

[4.2.2] 
d

0.75


100%
(호깅)

100%
FSM-2
HSM-2

BSR-1P/S

100%
(새깅)

100%
BSP-1P/S
BSR-1P/S
OST-1P/S

10(6)

황천 
평형수 
적재

[4.2.4]



0%

100%(9)

Max 
SFLC

FSM-2
HSM-2

100% BSR-1P/S

100%
(새깅)

100%(7)

Max 
SFLC

HSM-1

100%(8)

Max 
SFLC

HSM-1

100% BSR-1P/S

11(6)

황천 
평형수 
적재

[4.2.4]



0% 100% BSR-1P/S

100%
(새깅)

100% BSR-1P/S

항내상태

12

항내 
상태

[4.2.5] 
a

0.67


100%
(호깅)

100% N/A

100%
(새깅)

100% N/A

13

항내 
상태

[4.2.5]
a

0.67


100%
(호깅) 100% N/A

100%
(새깅) 100%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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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
상태

14

항내 
상태

[4.2.5] 
a, c

 

100%
(호깅) 100% N/A

100%
(새깅) 100% N/A

15

항내 
상태

[4.2.5] 
a, c

 

100%
(호깅) 100% N/A

100%
(새깅) 100% N/A

16

항내 
상태

[4.2.5] 
a, b

 

100%
(호깅)

100%(10)

Max 
SFLC

N/A

100%(11)

Max 
SFLC

N/A

100%
(새깅)

100%(10)

Max 
SFLC

N/A

100%(11)

Max 
SFLC

N/A

(비고)
(1) BC-B 선박에 한하여 적용한다.
(2) BC-B 선박에 대하여, [4.1.3]의 최대 화물 밀도 및 화물 질량  인 적하상태 1 은 이 적하상태를 대신하여 해석

할 수 있다.
(3) [4.1.3]의 최대 화물 밀도는 건화물 압력의 계산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4) 평형수 화물창이 없는 경우,  = 100 % (Hog)을 가정한 통상 평형수 상태가 해석되어야 한다.
(5) 평형수 화물창의 위치는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6) 해당되는 경우 이 적하상태는 평형수 화물창으로 지정된 공창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7)  ≤  및  ≥ 인 중앙 화물창의 전단력은 중앙 화물창 후방 격벽에서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8)  ≤  및  ≥ 인 중앙 화물창의 전단력은 중앙 화물창 전방 격벽에서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9) 이 하중조합은 오직    및   인 중앙 화물창에만 고려할 수 있다.
(10) 전단력은 중앙 화물창의 후방 격벽에서의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11) 전단력은 중앙 화물창의 전방 격벽에서의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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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상태

선미 구역 선수 구역

항해상태

1(2)
만재
상태

[4.1.3]


50%
(새깅)

100%
BSP-1P/S
OST-1P/S
OSA-1P/S

HSM-1
BSP-1P/S
OST-1P/S
OSA-2P/S

2(1)

만재
상태

[4.2.1] 
a



50%
(새깅)

100% BSP-1P/S BSP-1P/S

3

슬랙 
적재

[4.2.1] 
b

 0% 100% BSP-1P/S BSP-1P/S

4

슬랙 
적재

[4.2.1] 
b

 0% 100% BSP-1P/S BSP-1P/S

5(3)(4)

가장 
깊은 

평형수 
적재

[4.2.1] 
c



100%
(호깅)

100%

HSM-2
HSA-2 

BSR-1P/S
OST-2P/S

FSM-2
BSP-1P/S
BSR-1P/S
OSA-2P/S

100%(10)

(새깅)
100%

HSM-1
BSP-1P/S

HSM-1
BSP-1P/S
BSR-1P/S
OSA-2P/S

6(5)

다항
적재 3
[4.2.2] 

c

0.67


100%
(새깅)

100%
HSM-1

OST-1P/S
HSM-1

OST-1P/S

7(5)

다항
적재 3
[4.2.2] 

c

0.67


100%
(새깅)

100%
HSM-1

OST-1P/S
BSP-1P/S
OSA-2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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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상태

선미 구역 선수 구역

8(5)

다항
적재

4
[4.2.2] 

d

0.75


100%
(호깅)

100%
HSM-2

OST-2P/S

HSM-2
BSR-1P/S
OST-2P/S

100%
(새깅)

100%

HSM-1
FSM-1

BSP-1P/S
OST-1P/S

HSM-1
BSP-1P/S
OST-1P/S

9(5)

다항
적재

4
[4.2.2] 

d

0.75


100%
(호깅)

100%
HSM-2

OST-2P/S
HSM-2

OST-2P/S

100%
(새깅)

100%

HSM-1
FSM-1

BSP-1P/S
OST-1P/S

HSM-1
BSP-1P/S
BSR-1P/S
OST-1P/S

10(2)

격창 
부분
적재

[4.2.3] 
a, b



100%
(호깅)

100%
Max 
SFLC

FSM-2
HSM-2

FSM-2
HSM-2

100%
BSP-1P/S
OST-2P/S
OSA-1P/S

BSP-1P/S
BSR-1P/S
OST-2P/S
OSA-2P/S

0%

100%
BSP-1P/S
OST-2P/S
OSA-1P/S

BSP-1P/S
OST-2P/S

100%
Max 
SFLC

HSM-1
FSM-1

HSM-1
FSM-1

11

격창 
만재
적재

[4.2.3] 
a, c



100%
(호깅)

100%
Max 
SFLC

HSM-2
FSM-2

HSM-2
FSM-2

100%
BSP-1P/S
OST-2P/S

BSP-1P/S
BSR-1P/S
OST-2P/S
OSA-2P/S

0%

100% BSP-1P/S
HSA-1

BSP-1P/S

100%
Max 
SFLC

HSM-1
FSM-1

HSM-1
FS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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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상태

선미 구역 선수 구역

12
(2)(6)

(7)(11)

격창 
블록
적재

[4.2.3] 
d



100%
(호깅)

100%
FSM-2

BSP-1P/S
OST-2P/S

FSM-2
BSP-1P/S
OST-2P/S

100%
(새깅)

100%
HSM-1

BSP-1P/S
OST-1P/S

HSM-1
BSP-1P/S
OSA-2P/S

13
(2)(6)

(7)(11)

격창 
블록
적재

[4.2.3] 
d



100%
(호깅)

100%
FSM-2

BSP-1P/S
OST-2P/S

FSM-2
BSP-1P/S
OSA-2P/S
OST-1P/S

100%
(새깅)

100%
HSM-1

BSP-1P/S
OST-1P/S

HSM-1
BSP-1P/S
OSA-2P/S

항내상태

14

항내 
상태

[4.2.5] 
a, c

 

100%
(호깅)

100% N/A N/A

100%
(새깅)

100% N/A N/A

100%
(호깅)

100% N/A N/A

15

항내 
상태

[4.2.5] 
a, c

 
100%
(새깅)

100% N/A N/A

16

항내 
상태

[4.2.5] 
a, b

 

100%
(호깅)

100%(8)

Max 
SFLC

N/A N/A

100%(9)

Max 
SFLC

N/A N/A

100%
(새깅)

100%(8)

Max 
SFLC

N/A N/A

100%(9)

Max 
SFLC

N/A N/A

17(11)

격창 
블록 
항내 
상태

[4.2.3] 
d

 

100%
(호깅)

100% N/A N/A

100%
(새깅)

100%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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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상태

선미 구역 선수 구역

18(11)

격창 
블록 
항내 
상태

[4.2.3] 
d

 

100%
(호깅) 100% N/A N/A

100%
(새깅) 100% N/A N/A

(비고)
(1) [4.1.4]의 최대 화물 밀도 및 화물 질량  인 적하상태 1 은 이 적하상태를 대신하여 해석할 수 있다.
(2) [4.1.4]의 최대 화물 밀도는 건화물 압력의 계산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3) 평형수 화물창이 없는 경우,   = 100 % (Hog)을 가정한 통상 평형수 상태가 해석되어야 한다.
(4) 평형수 화물창의 위치는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5) 이 상태는 {no MP}부호가 부기된 경우 요구되지 아니한다.
(6) 이 적하상태는 오직 적하상태가 적하지침서에서 포함되어 있을 때 요구되어진다.
(7) 적하지침서에서 주어진 실제 정수중 수직 굽힘 모멘트는 설계 값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전단력은 중앙 화물창의 후방 격벽에서의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9) 전단력은 중앙 화물창의 전방 격벽에서의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10) 이 적재 상태는 평형수 화물창이 화물창 모델 내부에 위치해 있을 때 요구되어진다.
(11) 이 상태는 블록 적하상태가 적하지침서에서 포함되어 있을 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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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4 장 하중 1 부 4 장 8 절

286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상태

선미 구역 선수 구역

항해상태

1(2)
만재
상태

[4.1.3]


50%
(새깅)

100%
HSM-1

BSP-1P/S
OSA-1P/S

HSM-1
HSA-1

BSP-1P/S
OSA-2P/S

2(1)

만재
상태

[4.2.1] 
a



50%
(새깅)

100% N/A
BSP-1P/S
OSA-2P/S

3

슬랙
적재

[4.2.1] 
b

 0% 100%

HSM-2
HSA-1

BSP-1P/S
OSA-1P/S

HSM-1
HSA-1
FSM-2

BSP-1P/S

4(3)(4)

가장 
깊은 

평형수 
적재

[4.2.1] 
c

 

100%
(호깅)

100%
HSM-2
FSM-2

OST-2P/S
HSM-2

100%
(새깅)

100%

HSM-1
FSM-1

OST-1P/S
OSA-2P/S

HSM-1
HSA-1
FSM-1

BSP-1P/S
OSA-2P/S

5

다항 
적재

2
[4.2.2] 

b

0.83


100%
(호깅)

100%
Max 
SFLC

HSM-2 N/A

100% BSP-1P/S BSP-1P/S

100%
(새깅)

100% BSP-1P/S
HSA-1

BSR-1P/S

100%
Max 
SFLC

HSM-1 N/A

6

다항 
적재

3
[4.2.2] 

c

0.67


100%
(새깅)

100%
BSP-1P/S
BSR-1P/S

HSM-1
HSA-1

BSP-1P/S
OSA-2P/S

7

다항 
적재

3
[4.2.2] 

c

0.67


100%
(새깅)

100%
HSM-1

BSP-1P/S
OST-1P/S

HS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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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상태

선미 구역 선수 구역

8

다항
적재

4
[4.2.2] 

d

0.75


100%
(호깅)

100%

HSM-2
FSM-2

BSR-1P/S
BSP-1P/S
OSA-1P/S
OST-2P/S

FSM-2
OSA-2P/S

100%
(새깅)

100%
BSR-1P/S
BSP-1P/S
OST-1P/S

HSM-1
HSA-1

BSP-1P/S
OSA-2P.S

9

다항
적재

4
[4.2.2] 

d

0.75


100%
(호깅)

100%
HSM-2

BSR-1P/S
OST-2P/S

FSM-2
BSR-1P/S

100%
(새깅)

100%

HSM-1
FSM-1

BSP-1P/S
BSR-1P/S
OST-1P/S

HSM-1
HSA-1

BSP-1P/S
OST-1P/S

10(2)

격창
부분
적재

[4.2.3] 
a, b



100%
(호깅)

100%

HSA-2
BSP-1P/S
OSA-1P/S
OST-2P/S

BSP-1P/S
OSA-2P/S
OST-2P/S

100%
Max 
SFLC

HSM-2
FSM-2

FSM-2

0%

100%
Max 
SFLC

HSM-1
FSM-1

HSM-1

100%
BSP-1P/S
OSA-1P/S

BSP-1P/S
OSA-1P/S
OSA-2P/S

11

격창
만재
적재

[4.2.3] 
a, c



100%
(호깅)

100%
HSA-2

BSP-1P/S
OSA-1P/S

OSA-1P/S
OSA-2P/S

100%
Max 
SFLC

HSM-2
FSM-2
HSM-2

0%

100%
Max 
SFLC

HSM-1 HSM-1

100%
BSP-1P/S
OSA-1P/S

OSA-1P/S
OST-2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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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상태

선미 구역 선수 구역

11

격창
만재
적재

[4.2.3] 
a, c



100%
(호깅)

100%
HSA-2

BSP-1P/S
OSA-1P/S

OSA-1P/S
OSA-2P/S

100%
Max 
SFLC

HSM-2
FSM-2
HSM-2

0%

100%
Max 
SFLC

HSM-1 HSM-1

100%
BSP-1P/S
OSA-1P/S

OSA-1P/S
OST-2P/S

12
(2)(5)

(6)(9)

격창
블록
적재

[4.2.3] 
d



100%
(호깅)

100%

HSA-2
FSM-2

BSP-1P/S
OSA-1P/S
OST-2P/S

HSM-2
FSM-2

BSP-1P/S
OSA-2P/S

100%
(새깅)

100%

HSM-1
BSP-1P/S
OSA-1P/S
OST-1P/S

HSM-1
BSP-1P/S
OSA-2P/S

13
(2)(5)

(6)(9)

격창
블록
적재

[4.2.3] 
d



100%
(호깅)

100%
FSM-2

BSP-1P/S

HSM-2
FSM-2

BSP-1P/S
OSA-2P/S
OST-2P/S

100%
(새깅)

100%

HSM-1
HSA-1
FSM-1

BSP-1P/S
OST-1P/S

HSM-1
HSA-1

BSP-1P/S
OSA-2P/S

항내상태

14(2)

항내
상태

[4.2.5] 
a, b

 

100%
(호깅)

100%(7)

Max 
SFLC

N/A N/A

100%(8)

Max 
SFLC

N/A N/A

100%
(새깅)

100%(7)

Max 
SFLC

N/A N/A

100%(8)

Max 
SFLC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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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상태

선미 구역 선수 구역

15

항내 
상태

[4.2.5] 
a

0.67


100%
(호깅)

100% N/A N/A

100%
(새깅)

100% N/A N/A

16

항내
상태

[4.2.5] 
a

0.67


100%
(호깅)

100% N/A N/A

100%
(새깅)

100% N/A N/A

17

항내
상태

[4.2.5] 
a, b

 

100%
(호깅)

100% N/A N/A

100%
(새깅)

100% N/A N/A

18

항내
상태

[4.2.5] 
a, c

 

100%
(호깅)

100% N/A N/A

100%
(새깅)

100% N/A N/A

19(9)

격창
블록
항내
상태

[4.2.3] 
d

 

100%
(호깅)

100% N/A N/A

100%
(새깅)

100% N/A N/A

20(9)

격창
블록
항내
상태

[4.2.3] 
d

 

100%
(호깅)

100% N/A N/A

100%
(새깅)

100% N/A N/A

(비고)
(1) [4.1.4]의 최대 화물 밀도 및 화물 질량  인 적하상태 1 은 이 적하상태를 대신하여 해석할 수 있다.
(2) [4.1.4]의 최대 화물 밀도는 건화물 압력의 계산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3) 평형수 화물창이 없는 경우,  = 100 % (Hog)을 가정한 통상 평형수 상태가 해석되어야 한다.
(4) 평형수 화물창의 위치는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5) 이 적하상태는 오직 적하상태가 적하지침서에서 포함되어 있을 때 요구되어진다.
(6) 적하지침서에서 주어진 실제 정수중 수직 굽힘 모멘트는 설계 값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전단력은 중앙 화물창의 후방 격벽에서의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8) 전단력은 중앙 화물창의 전방 격벽에서의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9) 이 상태는 오직 블록 적재상태가 적하지침서에서 포함되고 있을 때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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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상태

선미 구역 선수 구역

항해상태

1(1)(3)
만재
상태

[4.1.3]


50%
(새깅)

100%

HSM-1
FSM-1

BSP-1P/S
OSA-1P/S
OST-1P/S
OST-2P/S

HSM-1
HSA-1

BSP-1P/S
OSA-2P/S

2(2)

만재
상태

[4.2.1] 
a


50%

(새깅)
100%

HSM-1
FSM-1

BSP-1P/S
OSA-1P/S
OST-1P/S
OST-2P/S

HSM-1
HSA-1

BSP-1P/S
OSA-1P/S

3

슬랙
적재

[4.2.1] 
b

 0% 100%

HSM-1
HSM-2
HSA-1
FSM-2

BSP-1P/S
OSA-1P/S
OST-2P/S

HSM-1
HSA-1
FSM-2

BSP-1P/S
OST-2P/S

4(4)(5)

가장 
깊은 

평형수 
적재

[4.2.1] 
c

 

100%
(호깅)

100%
HSM-2
FSM-2

OST-2P/S
HSM-2

100%
(새깅)

100%

HSM-1
FSM-1

OSA-2P/S
OST-1P/S

HSM-1
HSA-1
FSM-1

BSP-1P/S
OSA-2P/S

5

다항
적재

2
[4.2.2] 

b

0.83


100%
(호깅)

100%
Max
SFLC

HSM-2 N/A

100% BSP-1P/S BSP-1P/S

100%
(새깅)

100% BSP-1P/S
HSA-1

BSR-1P/S

100%
Max
SFLC

HSM-1 N/A

6

다항
적재

3
[4.2.2] 

c

0.67


100%
(새깅)

100%
BSP-1P/S
BSR-1P/S

HSM-1
HSA-1

BSP-1P/S
OSA-2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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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하중상태

선미 구역 선수 구역

7

다항
적재

3
[4.2.2] 

c

0.67


100%
(새깅)

100%

HSM-1
FSM-1

BSP-1P/S
OST-1P/S

HSM-1
BSP-1P/S

8

다항
적재

4
[4.2.2] 

d

0.75


100%
(호깅)

100%

HSM-2
FSM-2

BSP-1P/S
BSR-1P/S
OSA-1P/S
OST-2P/S

HSM-2
FSM-2

OSA-2P/S

100%
(새깅)

100%
BSP-1P/S
BSR-1P/S
OST-1P/S

HSM-1
HSA-1

BSP-1P/S
OSA-2P/S

9

다항
적재

4
[4.2.2] 

d

0.75


100%
(호깅)

100%
HSM-2

BSR-1P/S
OST-2P/S

FSM-2
BSR-1P/S

100%
(새깅)

100%

HSM-1
FSM-1

BSP-1P/S
BSR-1P/S
OST-1P/S

HSM-1
HSA-1

BSP-1P/S
OST-1P/S

항내상태

10

항내
상태

[4.2.5] 
a

0.67


100%
(호깅)

100% N/A N/A

100%
(새깅)

100% N/A N/A

11

항내
상태

[4.2.5] 
a

0.67


100%
(호깅)

100% N/A N/A

100%
(새깅)

100% N/A N/A

12

항내
상태

[4.2.5] 
a, c

 

100%
(호깅)

100% N/A N/A

100%
(새깅)

100% N/A N/A

13

항내
상태

[4.2.5] 
a, c

 

100%
(호깅)

100% N/A N/A

100%
(새깅)

100%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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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하중상태

선미 구역 선수 구역

14

항내
상태

[4.2.5] 
a, b

 

100%
(호깅)

100%(6)

Max
SFLC

N/A N/A

100%(7)

Max
SFLC

N/A N/A

100%
(새깅)

100%(6)

Max
SFLC

N/A N/A

100%(7)

Max
SFLC

N/A N/A

(비고)
(1) BC-B 선박에 한하여 적용한다.
(2) BC-B 선박에 대하여, [4.1.3]의 최대 화물 밀도 및 화물 질량  인 적하상태 1 은 이 적하상태를 대신하여 해

석할 수 있다.
(3) [4.1.3]의 최대 화물 밀도는 건화물 압력의 계산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4) 평형수 화물창이 없는 경우,  = 100 % (Hog)을 가정한 통상 평형수 상태가 해석되어야 한다.
(5) 평형수 화물창의 위치는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6) 전단력은 화물창 중앙부의 후방 격벽에서의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7) 전단력은 화물창 중앙부의 전방 격벽에서의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표 17  BC-B 및 BC-C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 – 선박 중앙부 화물창 구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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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상태

항해상태

1(2) 만재상태
[4.1.3]



80%
(새깅)

100%
FSM-1

BSP-1P/S
OST-1P/S

2(1)
만재상태
[4.2.1] 

a


80%
(새깅)

100% FSM-1

3

부분
적재

[4.2.1] 
b



100%
(새깅)

100%
FSM-1

BSP-1P/S
OST-1P/S

4(3)(4)

가장
깊은

평형수
적재

[4.2.1] 
c

 

100%
(호깅)

100%

HSM-2,
FSM-1

BSP-1P/S
BSR-1P/S
OST-1P/S
OST-2P/S
OSA-1P/S

5

다항적재 
2

[4.2.2]
b

0.83


30%
(호깅)

100%
FSM-1

OSA-1P/S

30%
(새깅)

100%
FSM-1

BSP-1P/S

6

다항적재 
3

[4.2.2]
c

0.67


50%
(새깅)

100%
BSP-1P/S
OST-1P/S

7(2)

격창
부분적재
[4.2.3] 
a, b



50%
(호깅)

100%
Max
SFLC

HSM-2

100%
BSP-1P/S
OSA-1P/S

0%

100%
Max
SFLC

FSM-1

100%
BSP-1P/S
OST-1P/S
OSA-1P/S

표 18  BC-A(FA)의 격창 상태시 적재 화물창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 - 선미 화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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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상태

8

격창
만재

[4.2.3] 
a, c



50%
(호깅)

100%
Max
SFLC

HSM-2, 
FSM-2

100%
BSP-1P/S
OSA-1P/S

0%

100%
Max
SFLC

HSM-1

100%
BSP-1P/S
OST-1P/S
OSA-1P/S

9
(2)(5)

(6)

격창
블록
적재

[4.2.3] 
d



50%
(새깅)

100%
BSP-1P/S
OST-1P/S

항내상태

10
(2)

항내
상태

[4.2.5] 
a, b

 

100%
(호깅)

100% N/A

50%
(호깅)

100%(7)

Max 
SFLC

N/A

100%(8)

Max 
SFLC

N/A

11

항내
상태

[4.2.5] 
a

0.67


50%
(호깅)

100% N/A

100%
(새깅)

100% N/A

12

항내
상태

[4.2.5] 
a, c

 

50%
(호깅)

100% N/A

50%
(새깅)

100% N/A

13(9)

격창
블록
항내
상태

[4.2.3] 
d

 

50%
(호깅)

100% N/A

50%
(새깅)

100% N/A

표 18  BC-A(FA)의 격창 상태시 적재 화물창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 - 선미 화물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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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4.1.4]의 최대 화물 밀도 및 화물 질량  인 적하상태 1 은 이 적하상태를 대신하여 해석할 수 있다.
(2) [4.1.4]의 최대 화물 밀도는 건화물 압력의 계산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3) 평형수 화물창이 없는 경우,  = 100 % (Hog)을 가정한 통상 평형수 상태가 해석되어야 한다.
(4) 평형수 화물창의 위치는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5) 이 상태는 오직 적재상태가 적하지침서에서 포함하고 있을 때 요구되어진다.
(6) 적하지침서에서 주어진 실제 정수중 수직 굽힘 모멘트는 설계 값을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다. 
(7) 전단력은 중앙 화물창의 후방 격벽에서의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8) 전단력은 중앙 화물창의 전방 격벽에서의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9) 이 상태는 오직 블록 적재상태가 적하지침서에서 포함되고 있을 때 요구되어진다.

표 18  BC-A(FA)의 격창 상태시 적재 화물창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 - 선미 화물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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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상태

항해상태

1(1)(3)
만재
상태

[4.1.3]


80%
(새깅)

100%

FSM-1
BSP-1P/S
OST-1P/S
OSA-1P/S

2(2)

만재
상태

[4.2.1] 
a



80%
(새깅)

100%
FSM-1

BSP-1P/S
OST-1P/S

3

부분
적재

[4.2.1] 
b



100%
(새깅)

100%
FSM-1

BSP-1P/S
OST-1P/S

4(4)(5)

가장
깊은 

평형수 
적재

[4.2.1] 
c

  

100%
(호깅)

100%

HSM-2,
FSM-1

BSP-1P/S
BSR-1P/S
OST-1P/S
OST-2P/S
OSA-1P/S

5

다항
적재

2
[4.2.2] 

b

0.83


30%
(호깅)

100%
FSM-1

BSR-1P/S
OSA-1P/S

30%
(새깅)

100%
FSM-1

OST-1P/S

6

다항
적재

3
[4.2.2] 

a

0.67


60%
(호깅)

100% BSP-1P/S

100%
Max
SFLC

HSM-2

0%
100%
Max
SFLC

HSM-1

7

다항
적재

3
[4.2.2] 

c

0.67


50%
(새깅)

100%
BSP-1P/S
OST-1P/S

표 19  BC-B 및 BC-C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 - 선미 화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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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상태

항내상태

8

항내
상태

[4.2.5] 
a, b

 

100%
(호깅)

100% N/A

50%
(호깅)

100%(6)

Max 
SFLC

N/A

100%(7)

Max 
SFLC

N/A

9

항내
상태

[4.2.5] 
a

0.67


50%
(호깅)

100% N/A

100%
(새깅)

100% N/A

10

항내
상태

[4.2.2] 
a, c

 

50%
(호깅)

100% N/A

50%
(새깅)

100% N/A

(비고)
(1) BC-B 선박에 한하여 적용한다.
(2) BC-B 선박에 대하여, [4.1.3]의 최대 화물 밀도 및 화물 질량  인 적하상태 1 은 이 적하상태를 대신하여 해석

할 수 있다.
(3) [4.1.3]의 최대 화물 밀도는 건화물 압력의 계산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4) 평형수 화물창이 없는 경우,  = 100 % (Hog)을 가정한 통상 평형수 상태가 해석되어야 한다.
(5) 평형수 화물창의 위치는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6) 전단력은 화물창 중앙부의 후방 격벽에서의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7) 전단력은 화물창 중앙부의 전방 격벽에서의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표 19  BC-B 및 BC-C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 - 선미 화물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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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상태

항해상태

1(2)
만재
상태

[4.1.3]


60%
(새깅)

100%

HSM-1
BSP-1P/S
OST-1P/S
OSA-2P/S

2(1)

만재
상태

[4.2.1] 
a



60%
(새깅)

100%
HSM-1

BSP-1P/S
OSA-2P/S

3

부분
적재

[4.2.1] 
b



100%
(새깅)

100%
HSM-1

BSP-1P/S
OSA-2P/S

4(3)(4)

가장
깊은 

평형수
적재

[4.2.1] 
c

 

100%
(호깅)

100%

HSM-1,
HSM-2

BSP-1P/S
BSR-1P/S
OSA-2P/S

5

다항
적재

2
[4.2.2] 

b

0.83


60%
(새깅)

100%

HSM-1,
FSM-1

BSP-1P/S
OSA-2P/S

6

다항
적재

3
[4.2.2] 

c

0.67


50%
(새깅)

100%
HSM-1

BSP-1P/S
OSA-2P/S

7

다항
적재

3
[4.2.2] 

a

0.67


60%
(호깅)

100% FSM-2

표 20  BC-A(FA)의 격창 상태시 적재 화물창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 - 선수 화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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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상태

8(2)

격창
부분
적재

[4.2.3] 
a, b



60%
(호깅)

100%
BSP-1P/S
OST-2P/S
OSA-2P/S

100%
Max
SFLC

HSM-2

0%

100%
Max
SFLC

HSM-1

100%
BSP-1P/S
OSA-2P/S

9

격창
만재
적재

[4.2.3] 
a, c



60%
(호깅)

100%
BSP-1P/S
OST-2P/S
OSA-2P/S

100%
Max
SFLC

HSM-2

0%

100%
Max
SFLC

HSM-1

100%
BSP-1P/S
OSA-2P/S

10(2)

(5)(6)(9)

격창
블록
적재

[4.2.3] 
d



50%
(새깅)

100%
HSM-1

BSP-1P/S
OSA-2P/S

항내상태

11(2)

항내
상태

[4.2.5] 
a, b



100%
(호깅)

100% N/A

50%
(호깅)

100%(7)

Max 
SFLC

N/A

100%(8)

Max 
SFLC

N/A

표 20  BC-A(FA)의 격창 상태시 적재 화물창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 - 선수 화물창 (계속)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4 장 하중 1 부 4 장 8 절

300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12

항내
상태

[4.2.5] 
a

0.67


100%
(새깅)

100% N/A

13

항내
상태

[4.2.5] 
a, c

 

50%
(호깅)

100% N/A

14(9)

격창
블록
항내
상태

[4.2.3] 
d

 

50%
(호깅)

100% N/A

(비고)
(1) [4.1.4]의 최대 화물 밀도 및 화물 질량  인 적하상태 1 은 이 적하상태를 대신하여 해석할 수 있다.
(2) [4.1.4]의 최대 화물 밀도는 건화물 압력의 계산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3) 평형수 화물창이 없는 경우,  = 100 % (Hog)을 가정한 통상 평형수 상태가 해석되어야 한다.
(4) 평형수 화물창의 위치는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5) 이 상태는 오직 적재상태가 적하지침서에서 포함하고 있을 때 요구되어진다.
(6) 적하지침서에서 주어진 실제 정수중 수직 굽힘 모멘트는 설계 값을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다. 
(7) 전단력은 중앙 화물창의 후방 격벽에서의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8) 전단력은 중앙 화물창의 전방 격벽에서의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9) 이 상태는 오직 블록 적재상태가 적하지침서에서 포함되고 있을 때 요구되어진다.

표 20  BC-A(FA)의 격창 상태시 적재 화물창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 - 선수 화물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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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상태

항해상태

1(1)(3)
만재
상태

[4.1.3]


60%
(새깅)

100%

HSM-1
BSP-1P/S
OST-1P/S
OSA-2P/S

2(2)

만재
상태

[4.2.1] 
a



60%
(새깅)

100%

HSM-1
BSP-1P/S
OST-1P/S
OSA-2P/S

3

슬랙
적재

[4.2.1] 
b



100%
(새깅)

100%
HSM-1

BSP-1P/S
OSA-2P/S

4(4)(5)

가장
깊은

평형수 
적재

[4.2.1] 
c

 

100%
(호깅)

100%

HSM-1
HSM-2

BSP-1P/S
BSR-1P/S
OSA-2P/S

5

다항
적재

2
[4.2.2] 

b

0.83


60%
(새깅)

100%

HSM-1
FSM-1

BSP-1P/S
OSA-2P/S

6

다항
적재

3
[4.2.2] 

c

0.67


50%
(새깅) 100%

HSM-1
BSP-1P/S
OSA-2P/S

7

다항
적재

3
[4.2.2] 

c

0.67


60%
(호깅)

100%
BSP-1P/S
OST-2P/S
OSA-2P/S

100%
Max
SFLC

HSM-2

0%
100%
Max
SFLC

HSM-1

표 21  BC-B 및 BC-C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 - 선수 화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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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하상태             후부   중앙   전부 흘수
  

 


  




동적하중상태

항내상태

8

항내
상태

[4.2.5] 
a, b

 

100%
(호깅) 100% N/A

50%
(호깅)

100%(10)

Max 
SFLC

N/A

100%(7)

Max 
SFLC

N/A

9

항내
상태

[4.2.5] 
a

0.67


100%
(새깅) 100% N/A

10

항내
상태

[4.2.5] 
a, c



50%
(호깅)

100% N/A

(비고)
(1) BC-B 선박에 한하여 적용한다.
(2) BC-B 선박에 대하여, [4.1.3]의 최대 화물 밀도 및 화물 질량  인 적하상태 1 은 이 적하상태를 대신하여 해

석할 수 있다.
(3) [4.1.3]의 최대 화물 밀도는 건화물 압력의 계산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4) 평형수 화물창이 없는 경우,  = 100 % (Hog)을 가정한 통상 평형수 상태가 해석되어야 한다.
(5) 평형수 화물창의 위치는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6) 전단력은 화물창 중앙부의 후방 격벽에서의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7) 전단력은 화물창 중앙부의 전방 격벽에서의 목표 값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표 21  BC-B 및 BC-C의 유한요소 해석용 하중조합 - 선수 화물창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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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로평가를 위한 표준 적재상태

5.1 유조선

5.1.1
9장 1절 [6.2]에 요구되는 피로평가를 위한 유조선에 적용되는 표준 적재상태는 표 22 부터 표 24에 따른다. 연료
유 탱크, 기타 기름 탱크 및 청수 탱크가 화물창 구역 근처에 배치된 경우, 9장 4절에 따른 간이 응력해석과 7장 및 
9장 5절에 따른 직접강도해석 시 적재 높이는 탱크가 가득 찬 것으로 한다. 

번호 설명 적하상태

정수중 하중
동적하중

상태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BM(1)

2열 유밀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

A1-F 만재적재 
60%
(새깅)

- All

A2-F
통상

평형수
적재


80%
(호깅)

- All

중심선 유밀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

B1-F 만재적재 
60%
(세깅)

- All

B2-F
통상

평형수
적재


80%
(호깅)

- All

(1) 정적 및 동적 국부하중을 유한요소 모델에 적용하여 구한 실제 전단력이 사용되어야 한다.

표 22  유조선의 피로평가를 위한 유한요소 해석용 표준설계 적하상태 - 최전/후방 화물탱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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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재양식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상태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BM(1)

2열 유밀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

A1-F 만재적재 
60%
(새깅)

- All

A2-F
통상

평형수
적재


80%
(호깅)

- All

중심선 유밀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

B1-F 만재적재 
60%
(새깅)

- All

B2-F
통상

평형수
적재


80%
(호깅)

- All

(1) 정적 및 동적 국부하중을 유한요소 모델에 적용하여 구한 실제 전단력이 사용되어야 한다.

표 23  유조선의 피로평가를 위한 유한요소 해석용 표준설계 적하상태 - 최후방 화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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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재양식

정수중 하중

동적 
하중상태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BM(1)

2열 유밀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

A1-F 만재적재 
60%
(새깅)

- All

A2-F
통상

평형수
적재


80%
(호깅)

- All

중심선 유밀 종격벽을 갖는 유조선

B1-F 만재적재 
60%
(새깅)

- All

B2-F
통상

평형수
적재


80%
(호깅)

- All

(1) 정적 및 동적 국부하중을 유한요소 모델에 적용하여 구한 실제 전단력이 사용되어야 한다.

표 24  유조선의 피로평가를 위한 유한요소 해석용 표준설계 적하상태 - 최전방 화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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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산적화물선

5.2.1
9장 1절 [6.3]에 요구되는 피로평가를 위한 산적화물선에 적용되는 표준 적하상태는 추가 운항 특기 부호 및 평가대
상의 세부 상세의 위치에 따라 표 25 부터 표 31에 따른다. 연료유 탱크, 기타 기름 탱크 및 청수 탱크가 화물창 
구역 근처에 배치된 경우, 9장 4절에 따른 간이 응력해석과 7장 및 9장 5절에 따른 직접강도해석 시 적재 높이는 
탱크가 가득 찬 것으로 한다.

번호 설명  적재 양식    선미, 중앙, 선수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1)

동적하중
상태

1-F(1) 균일
만재상태


40%

(새깅)
- All

2-F(2) 격창
만재상태


75%

(호깅)
100% All

3-F(1)
통상

평형수
적재


80%

(호깅)
- All

4-F
(2)(3)

황천
평형수
적재



75%
(새깅)

- All

5-F(2)(4) 

45%
(호깅)

- All

6-F(1)(5) 

45%
(호깅)

- All

(1) 유한요소 모델에 정적 및 동적 국부하중을 적용하여 생기는 실제 전단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유한요소 모델에 정적 및 동적 국부하중을 적용하여 생기는 실제 전단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단력이 목표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표 값까지 전단력을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수직하중을 조정하여야 한다.
(3) 평형수 화물창이 있는 경우, 평형수 화물창으로 지정된 공창에 대하여 이 적하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4) 평형수 화물창이 3개의 화물창 모델의 전방 또는 후방인 경우, 이 적하상태를 적용한다.
(5) 평형수 화물창이 3개의 화물창 모델의 바깥쪽에 있는 경우, 이 적하상태를 적용한다.

표 25  BC-A(EA) 의 피로평가를 위한 유한요소 해석용 표준 설계하중조합 - 최전/후방 화물창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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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설명 적재양식     선미, 중앙, 선수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

동적하중
상태

1-F(1) 균일
만재적재

 40% (새깅) - All

2-F(2) 격창
만재적재

 75% (호깅) 100% All

3-F(1) 통상
평형수

 80% (호깅) - All

4-F(2)(3)

황천
평형수

 75% (새깅) 100% All

5-F(2)(4)  45% (호깅) 100% All

6-F(1)(5)  45% (호깅) - All

(1) 유한요소 모델에 정적 및 동적 국부하중을 적용하여 생기는 실제 전단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유한요소 모델에 정적 및 동적 국부하중을 적용하여 생기는 실제 전단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단력이 목표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표 값까지 전단력을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수직하중을 조정하여야 한다.
(3) 평형수 화물창이 있는 경우, 평형수 화물창으로 지정된 공창에 대하여 이 적하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4) 평형수 화물창이 3개의 화물창 모델의 전방 또는 후방인 경우, 이 적하상태를 적용한다.
(5) 평형수 화물창이 3개의 화물창 모델의 바깥쪽에 있는 경우, 이 적하상태를 적용한다.

표 26  BC-A(FA) 의 피로평가를 위한 유한요소 해석용 표준 설계하중조합 - 최전/후방 화물창 제외 

번호 설명 적재양식       선미 중앙 선수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

동적하중
상태

1-F(1) 균일
만재상태

 40% (새깅) - 전부

2-F(2) 격창
만재상재

 75% (호깅) 100% 전부

3-F(1)
통상

평형수
상태

 80% (호깅) - 전부

4-F(1)(3) 
황천

평형수
상태

  45% (호깅) - 전부

(1) 유한요소 모델에 정적 및 동적 국부하중을 적용하여 생기는 실제 전단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유한요소 모델에 정적 및 동적 국부하중을 적용하여 생기는 실제 전단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단력이 목표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표 값까지 전단력을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수직하중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이 상태는 평형수 화물창이 3개의 화물창 모델의 바깥에 위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 27  BC-A(FA) 의 피로평가를 위한 유한요소 해석용 표준 설계하중조합 - 최후방 화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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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재양식       선미 중앙 선수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

동적하중
상태

1-F(1) 균일
만재상태

 40% (새깅) - 전부

2-F(2) 격창
만재상재

 75% (호깅) 100% 전부

3-F
(1)

통상
평형수
상태

 80% (호깅) - 전부

4-F(1)(3) 
황천

평형수
상태

 45% (호깅) - 전부

(1) 유한요소 모델에 정적 및 동적 국부하중을 적용하여 생기는 실제 전단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유한요소 모델에 정적 및 동적 국부하중을 적용하여 생기는 실제 전단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단력이 목표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표 값까지 전단력을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수직하중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이 상태는 평형수 화물창이 3개의 화물창 모델의 바깥에 위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표 28  BC-A(FA) 의 피로평가를 위한 유한요소 해석용 표준 설계하중조합 - 최전방 화물창

번호 설명 적재양식       선미 중앙 선수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

동적하중
상태

1-F
(1)

균일
만재상태

 40% (새깅) - 전부

2-F
(1)

통상
평형수
상태

 80% (호깅) - 전부

3-F(2)(3)

황천
평형수
상태

 75% (새깅) 100% 전부

4-F(2)(4)  45% (호깅) 100% 전부

5-F(1)(5)  45% (호깅) - 전부

(1) 유한요소 모델에 정적 및 동적 국부하중을 적용하여 생기는 실제 전단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유한요소 모델에 정적 및 동적 국부하중을 적용하여 생기는 실제 전단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단력이 목표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표 값까지 전단력을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수직하중을 조정하여야 한다.
(3) 평형수 화물창이 있는 경우, 평형수 화물창으로 지정된 공창에 대하여 이 적하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4) 평형수 화물창이 3개의 화물창 모델의 전방 또는 후방인 경우, 이 적하상태를 적용한다.
(5) 평형수 화물창이 3개의 화물창 모델의 바깥쪽에 있는 경우, 이 적하상태를 적용한다.

표 29  BC-B, BC-C 의 피로평가를 위한 유한요소 해석용 표준 설계하중조합 - 최전/후방 화물창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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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설명 적재양식       선미 중앙 선수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

동적하중
상태

1-F(1) 균일
만재상태

 40% (새깅) - 전부

2-F(1)
통상 

평형수
상태

 80% (호깅) - 전부

3-F(1)
황천

평형수
상태

 45% (호깅) - 전부

(1) 유한요소 모델에 정적 및 동적 국부하중을 적용하여 생기는 실제 전단력곡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30  BC-B, BC-C 의 피로평가를 위한 유한요소 해석용 표준 설계하중조합 - 최후방 화물창

번호 설명 적재경향       선미 중앙 선수 흘수
: % of
perm. SWBM

: % of
perm. SWSF

동적하중
상태

1-F(1) 균일 
만재상태

 40% (새깅) - 전부

2-F(1)
통상

평형수
상태

 80% (호깅) - 전부

3-F(1)
황천

평형수
상태

 45% (호깅) - 전부

(1) 유한요소 모델에 정적 및 동적 국부하중을 적용하여 생기는 실제 전단력곡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31  BC-B, BC-C 의 피로평가를 위한 유한요소 해석용 표준 설계하중조합 - 최전방 화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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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화물질량곡선

기호

 : 선체 중심선에서 내저판 상면으로부터 상갑판의 가장 낮은 위치까지 수직 거리(m )
 : 인접하는 두 개의 화물창 중 후방 화물창의 선체 중심선에서 내저판 상면으로부터 상갑판의 가장 낮은 위

치까지 수직 거리(m )
 : 인접하는 두 개의 화물창 중 전방 화물창의 선체 중심선에서 내저판 상면으로부터 상갑판의 가장 낮은 위

치까지 수직 거리(m )
 : 6절에 따른 화물 질량(t) 
 : 6절에 따른 화물 질량(t) 
 : 6절에 따른 화물 질량(t) 
 : 블록 적하상태시 인접하는 두 개의 화물창의 각 질량 중 무거운 화물창의 값으로서 적하지침서상의 값으

로 한다.(t)
 :  번째 적재상태에서 고려하는 단일 화물창의 중앙 또는 인접한 2개의 화물창의 중앙에서의 흘수(m )
 : 0.75   또는 인접한 2개의 화물창이 공창인 평형수 적재상태의 흘수 중 큰 것(m )
  : 항내상태에서의 각 인접한 2개의 화물창의  인 상태의 최소 허용 흘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No MP} 부호를 가지는 선박의 경우, 다음 중 작은 값
   

    





 


         
• {No MP} 부호를 가지지 않는 선박의 경우

    





 


         
  : BC-A 선박의 EA 화물창에서  을 가지거나 또는 BC-B 및 BC-C 선박의 어느 화물창에  을 

가지는 항내상태에서 최소 허용 흘수(m )로서 다음에 따른다.
• {No MP} 부호를 가지는 선박의 경우, 다음 중 작은 값

                               

    


 


         
• {No MP} 부호를 가지지 않는 선박의 경우

    


 
   

  : BC-A 선박의 인접한 2개의 화물창의 각각에서  을 가지고 블록적하를 하는 경우에 항내상태에서 
최소 허용 흘수(m )로서 다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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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A 선박의 FA 화물창에서  을 가지는 항내상태에서 최소 허용 흘수(m )로서, 다음 중 작은 값에 
따른다. 

           

    




 

 : 4장 6절에 따른 용적(m )
 : 창구 부분을 제외한 인접한 2개의 화물창 중 후방 화물창의 용적(m )
 : 창구 부분을 제외한 인접한 2개의 화물창 중 전방 화물창의 용적(m )
∑ : 인접한 두 개의 화물창의 질량의 합
EA : 격창 적하상태에서의 공창
FA : 격창 적하상태에서의 만재창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 부록의 요건은 길이가 150 m  이상인 선박에 적용한다.

1.1.2
이 부록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절차를 기술한다.

∙ 화물창의 중앙부에서 흘수의 함수로서 각 화물창 내의 최대 및 최소 화물 질량
∙ 임의의 인접한 2개의 화물창에 대한 평균 흘수의 함수로서 이들 화물창 내의 최대 및 최소 화물 질량

1.1.3 일반사항
[2]와 [3]에 정의된 항해 및 항내상태에서 단일 화물창 또는 인접한 2개의 화물창의 화물질량곡선은 4장 8절 [4.2]에
서 고려하는 적하상태를 기초로 한다. 다만, 선박 구조가 4장 8절 [4.2.7]에서 고려하는 적하상태보다 가혹한 적하상
태에 대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대 요구 화물 질량 및 최대 허용 화물 질량은 이에 상응하는 적하상태를 기초로 
할 수 있다.

1.1.4 항내에서 적하/양하 상태
모든 산적화물선에 대하여, 항내에서 적하/양하 상태에 대한 흘수에 상응하는 단일 화물창 또는 인접한 2개의 화물
창의 최대 허용 화물 질량 및 최대 요구 화물 질량은 항해상태에서 화물창에 대한 최대 흘수에서 최대 허용 질량의 
15 % 까지 증가 또는 감소 될 수 있다. 다만, 최대 허용 질량은 화물창 각각에 대한 설계 최대 하중 흘수에서의 최
대 허용 화물 질량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1.1.5 최대 및 최소 허용 질량 표현
여러 흘수에서 항해상태의 최대 및 최소 허용 질량max  m in , 항내상태의 최대 및 최소 허용 질량
m ax  m in 은 다음 선박에 대하여 [2] 및 [3]의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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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P} 부호를 가지지 않는 BC-A 선박
• {No MP} 부호를 가지는 BC-A 선박
• {No MP} 부호를 가지지 않는 BC-B 및 BC-C 선박
• {No MP} 부호를 가지는 BC-B 및 BC-C 선박

적재된 화물창 및 {No MP} 부호를 가지지 않는 BC-A 선박의 최대 흘수에서 공창이 될 수 있는 화물창의 질량곡선
의 예가 [2] 및 [3]의 표에 포함되어 있다.

2. 단일 화물창의 최대 및 최소 화물 질량

2.1 항해상태에서 단일 화물창의 최대 허용 질량 및 최소 요구 질량

2.1.1 {No MP} 부호를 가지지 않는 BC-A 선박

화물창 적하상태 최대/최소 곡선 곡선참고 참고

FA

항해

최대 :

max
     

   
≤

Ⅰ  4장 8절 [4.2.3]
b & c

최소 : 

min  

 
≥ 

Ⅱ
4장 8절 [4.2.2]

b

항내

최대 : 

max    max




 

 
≤

max  ≤

Ⅲ-1
Ⅲ-2

4장 8절 [4.2.6]
a

4장 8절 [4.2.5]

최소 :
min min  ≥ Ⅳ 4장 8절 [4.2.5]

표 1  {No MP} 부호를 가지지 않는 BC-A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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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창 적하상태 최대/최소 곡선 곡선참고 참고

EA

항해

최대 :

max    

  
≤

Ⅰ
 4장 8절 [4.2.2]

a

최소 : 

min  


≥ 

Ⅱ
4장 8절 [4.2.3]

a

항내

최대 : 
max  max ≤ Ⅲ 4장 8절 [4.2.5]

최소 :
min min  ≥ Ⅳ 4장 8절 [4.2.5]

표 1  {No MP} 부호를 가지지 않는 BC-A 선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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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No MP} 부호를 가지는 BC-A 선박

화물창 적하상태 최대/최소 곡선 곡선 참고 참고

FA

항해

최대 : 

max  

 
≤ Ⅰ

4장 8절 [4.2.3]
b & c

최소 :

min min







 
≥ 




≥

Ⅱ-1
Ⅱ-2

4장 8절 [4.2.1]
c

4장 8절 [4.2.1]
b

항내

최대 :

max max








≥

max  ≤

Ⅲ-1
Ⅲ-2

4장 8절 [4.2.6]
a

4장 8절 [4.2.5]

최소 :
min min  ≥

Ⅳ 4장 8절 [4.2.5]

표 2  {No MP} 부호를 가지는 BC-A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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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창 적하상태 최대/최소 곡선 곡선 참고 참고

EA

항해

최대 : 

max 


≤ Ⅰ 4장 8절 [4.2.1]

a

최소 :

m in   


≥ 

Ⅱ-1
Ⅱ-2

4장 8절 [4.2.3]
a

항내

최대 :

max max








≤

max ≤

Ⅲ-1
Ⅲ-2

4장 8절 [4.2.6]
a

4장 8절 [4.2.5]

최소 :
m in   m in   ≥  Ⅳ 4장 8절 [4.2.5]

표 2  {No MP} 부호를 가지는 BC-A 선박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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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상태 최대/최소 곡선 곡선 참고 참고

항해

최대 :

max  

 
≤

Ⅰ 4장 8절 [4.2.2]
a

최소 :

min  

 
≥  Ⅱ 4장 8절 [4.2.2]

b

항내

최대 :

max max ≤
Ⅲ 4장 8절 [4.2.5]

최소 :

min min  ≥
Ⅳ 4장 8절 [4.2.5]

표 3  {No MP} 부호를 가지지 않는 BC-B 및 BC-C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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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No MP} 부호를 가지는 BC-B 및 BC-C 선박

적하상태 최대/최소 곡선 곡선 참고 곡선

항해

최대 :

max 

 
≤ Ⅰ

4장 8절 [4.2.1]
a

최소 :

min  min







 
≥ 




≥ 

Ⅱ-1
Ⅱ-2

4장 8절 [4.2.1]
c

4장 8절 [4.2.1]
b

항내

최대 : 

max max







 
≤

max ≤

Ⅲ-1
Ⅲ-2

4장 8절 [4.2.6]
a

4장 8절 [4.2.5]

최소 : 
min min  ≥

Ⅳ 4장 8절 [4.2.5]

표 4  {No MP} 부호를 가지는 BC-B 및 BC-C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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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접한 2개의 화물창의 최대 및 최소 화물 질량

3.1 인접한 2개의 화물창의 최대 허용 질량 및 최소 요구 질량

3.1.1 {No MP} 부호를 가지지 않는 BC-A 선박

적하상태 최대/최소 곡선 곡선 참고 참고

항해

최대 :

max
 max






  




 
≤

 




 


 ≤ 






  I-1(1)

1-2

4장 8절 [4.2.3]
d

4장 8절 [4.2.2]
c

최소 :

m in   




   ≥  Ⅱ 4장 8절 [4.2.2]
d

항내

최대 :
max  max




max ≤

max ≤

  Ⅲ-1(1)

Ⅲ-2
4장 8절 [4.2.5]
4장 8절 [4.2.5]

최소 :
min min




min   ≥

min  ≥

 Ⅳ-1(1)

Ⅳ-2
4장 8절 [4.2.5]
4장 8절 [4.2.5]

(1) 블록 적하상태가 적하지침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이 한계곡선은 적용할 수 있다.

표 5  {No MP} 부호를 가지지 않는 BC-A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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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No MP} 부호를 가지는 BC-A 선박

적하상태 최대/최소 곡선 곡선 참고 참고

항해

최대 :

max
 max






  




 


 ≤

 




   ≤






  Ⅰ-1(1)

Ⅰ-2

4장 8절 [4.2.3]
d

4장 8절 [4.2.2]
a

최소 :

min min










  ≥ 






  ≥ 

Ⅱ-1
Ⅱ-2

4장 8절 [4.2.2]
c

4장 8절 [4.2.2]
b

항내

최대 :
max  max




max ≤






  ≤

max ≤

  Ⅲ-1(1)

Ⅲ-2
Ⅲ-3

4장 8절 [4.2.5]
4장 8절 [4.2.6]

b
4장 8절 [4.2.5]

최소 :
min minmin  ≥

min  ≥

  Ⅳ-1(1)

Ⅳ-2
4장 8절 [4.2.5]
4장 8절 [4.2.5]

(1) 블록 적하상태가 적하지침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이 한계곡선이 적용할 수 있다.

표 6  {No MP} 부호를 가지는 BC-A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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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No MP} 부호를 가지지 않는 BC-B 및 BC-C 선박

적하상태 최대/최소 곡선 곡선 참고 참고

항해

최대 :

max 




  ≤
Ⅰ

4장 8절 [4.2.2]
c

최소 :

min  




   ≥  Ⅱ 4장 8절 [4.2.2]
d

항내

최대 : 
max  max ≤ Ⅲ 4장 8절 [4.2.5]

최소 :
min min  ≥ Ⅳ 4장 8절 [4.2.5]

표 7  {No MP} 부호를 가지지 않는 BC-B 및 BC-C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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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No MP} 부호를 가지는 BC-B 및 BC-C 선박

적하상태 최대/최소 곡선
곡선
참고

참고

항해

최대 :

max 





 ≤

Ⅰ
4장 8절 [4.2.1]

a

최소 : 

min  min










   ≥ 






  ≥ 

Ⅱ-1
Ⅱ-2

4장 8절 [4.2.1]
c

4장 8절 [4.2.1]
b

항내

최대 : 

max max










  ≤

max ≤

Ⅲ-1
Ⅲ-2

4장 8절 [4.2.6]
a

4장 8절 [4.2.5]

최소 :  :

min min  ≥ Ⅳ 4장 8절 [4.2.5]

표 8  {No MP} 부호를 가지는 BC-B 및 BC-C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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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편 1부 5장

  선체거더 강도

제 1 절  선체거더 항복강도

제 2 절  선체거더 최종강도

제 3 절  선체거더 잔존강도

부록 1  전단흐름의 직접계산

부록 2  선체거더 최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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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선체거더 항복강도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을 참고 한다.

  : 4장 4절 [2.2.2]의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의 비손상 항해 시 수직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kNm )
    : 4장 4절 [2.2.3]의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의 항내/보호수역 운항 시 수직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

트(kNm )
   : 4장 4절 [2.2.4]의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의 해상에서 침수 시 수직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

(kNm )
  : 4장 4절 [3.1.1]의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의 비손상 항해 시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kNm )
  : 4장 4절 [3.1.1]의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의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kNm )
  : 4장 4절 [2.3.3]의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의 항해 시 정수중 허용 전단력(kN)
     : 4장 4절 [2.3.4]의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의 항내/보호 수역운항 시 정수중 허용 전단력(kN)
     : 4장 4절 [2.3.5]의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의 해상에서 침수 시 정수중 허용 전단력(kN)
   : 4장 4절 [3.2.1]의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의 비손상 또는 침수 시 항해시 수직 파랑 전단력(kN)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의 항해 시 고려하는 적하 상태의 수직 정수중 전단력(kN)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의 항내/보호 수역 운항 시 고려하는 적하상태의 수직 정수중 전단력(kN)
     :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의 항해 시 고려하는 적하 상태의 침수 시 수직 정수중 전단력(kN)
 : 1장 4절 [3.6]의 좌표계에서 고려하는 지점의 X 좌표(m ) 
  : [1.4.3]에 따른 동등한 갑판선까지의 수직 거리(m )
 : 1장 4절 [3.6]의 좌표계에서 고려하는 지점의 Z 좌표(m )
 : 1장 4절 [3.6]의 좌표계에서 [1.2]에 따른 순 선체 횡단면의 수평 중립축의 Z 좌표(m ) 
   : [1.5]에 따른 수평 중립축에 대하여 선체 횡단면의 순 관성 모멘트(m )
   : [1.5]에 따른 수직 중립축에 대하여 선체 횡단면의 순 관성 모멘트(m )
   : [1.4.1]에 따른 선체 횡단면의 임의 지점에서의 순 단면계수(m )
   ,     : 각각 [1.4.2] 및 [1.4.3]에 따른 선저와 갑판에 대한 순 단면계수(m )
 : Z 좌표(m )로서    으로 한다.
 : 4장 4절의 파랑계수
 : 해수 밀도로서 1.025 tm 로 한다.
 : 파도의 진행방향에 대한 수정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1.05, 항해중 상태
  = 1.0, 해상, 항구 및 보호수역에서의 평형수 교환상태 및 사고침수 설계하중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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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체거더 횡단면의 강도 특성

1.1 일반 

1.1.1   
4장 4절에서 규정한 선체거더 하중과 관련하여, 이 절에서는 [2]부터 [3]의 검토에 사용되는 선체거더 강도 특성 계
산을 위한 기준을 규정한다.

1.2 선체거더 횡단면

1.2.1 일반
선체거더 횡단면은 종강도에 기여하는 부재들만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즉 [1.2]부터 [1.2.13]의 요건
을 고려하여 [1.3]에 따른 강력갑판 및 강력갑판 하의 모든 연속 종 부재들로서 구성된다.

1.2.2 순 치수
선체거더 강도 특성에 기여하는 부재들은 제공 총 두께에서 0.5  를 감한 순 제공 치수를 갖는 것(또한 3장 2절 참
조)으로 고려하며, 선체거더 강도 특성은 [2]부터 [3]에 따라 선체거더 항복강도 검토에 사용된다.

1.2.3 선체거더 단면적에 기여하지 않는 구조부재
다음의 구조부재는 선체거더 단면적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계산에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강력갑판을 형성하지 않는 선루
• 갑판실
• 수직 파형격벽
• 불워크 및 거터판
• 빌지 킬
• 스닙되거나 비연속적인 종 부재
• 비연속적인 해치코밍

1.2.4 연속 트렁크 및 연속 해치코밍
종격벽 또는 1차 지지부재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지지되는 연속 트렁크 및 연속 종 방향 창구코밍은 선체거더 횡단면
에 포함할 수 있다. 

1.2.5 강력갑판상에 용접된 보강재 또는 거더
[1.2.4]에 적합한 트렁크의 갑판을 포함하여, 강력갑판 상에 용접된 종 방향 보강재 또는 거더는 선체거더 횡단면에 
포함하여야 한다.

1.2.6 종 격벽에 의하여 지지되는 창구 간 종 거더
종격벽에 의하여 유효하게 지지되는 종 거더가 창구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종 거더의 단면적은 선체거
더 횡단면에 포함하여야 한다.

1.2.7 수직 파형을 갖는 종 격벽
수직 파형을 갖는 종 격벽에 대하여, 수직 파형은 선체거더 횡단면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직 파형을 갖는 종 
격벽은 선체거더 굽힘에는 유효하지 않지만 선체거더 전단력에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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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강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부재

종강도에 기여하는 부재가 탄성계수가   × (Nmm ) 인 강 이외의 재료인 경우, 선체거더 횡단면에 포
함될 수 있는 등가 강 단면적(m )은 다음 식에 의해 구한다.

   
×


  

    : 고려하는 부재의 단면적(m )

1.2.9 개구의 정의
개구의 정의는 다음에 따른다. 

a) 큰 개구:
• 길이 2.5 m  또는 폭 1.2 m 를 초과하는 타원형 개구
• 지름 0.9 m 를 초과하는 원형 개구

b) 작은 개구(예, 배수구 등)란, 큰 개구가 아닌 개구를 말한다.
c) 맨홀
d) 격리된 개구란 선체의 종/횡 방향으로 1 m  이상 떨어진 개구를 말한다.

1.2.10 큰 개구
큰 개구 및 맨홀은 선체거더 단면계수 및 관성 모멘트에 사용되는 단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작은 개구가 선박의 
수직/횡 방향으로 큰 개구 및 맨홀과 1 m  미만 격리된 경우에는, 개구들의 전체 폭은 단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추가로 3장 6절 [6.3.2]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격리된 작은 개구는 선체거더 횡단면적에서 제외하여야한다.

1.2.11 격리된 작은 개구
다음이 만족되면, 강력갑판이나 선저부의 횡단면에서 격리된 작은 개구는 선체거더 횡단면적에서 제외시킬 필요는 
없다.

 ≤  

  : 고려하는 횡단면에서 강력갑판 또는 선저부에 있는 작은 개구들의 전체 폭(m )으로서, 그림 1에 따르며 
[1.2.10]에 따른 작은 개구는 횡단면적 계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 고려하는 횡단면에서 큰 개구들의 전체 폭(m )으로서, 그림 1에 따르며, [1.2.10]에 따른 큰 개구는 횡
단면적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작은 개구들의 전체 폭  이 상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폭의 초과분은 선체거더 단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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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및  의 계산

1.2.12 경감구멍, 배수구 및 단일 스캘롭
종 부재에 있는 경감구멍, 배수구 및 단일 스켈롭은 그 높이가 0.25  보다 작은 경우, 제외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는 종부재의 웨브 높이(mm )이다. 반면에, 초과분은 단면적에서 제외하거나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1.2.13 비연속적인 갑판 및 종격벽
비연속 갑판 및 종격벽의 부근에서 유효면적 계산 시, 유효 면적은 그림 2에 따라 구한다. 비 유효 면적을 나타내는 
그림자 부분은 선박의 종축에 15도 각도의 두 개의 접선을 그려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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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비연속 갑판 및 격벽 주변의 유효 면적

1.3 강력갑판

1.3.1 
일반적으로 강력갑판은 최상층 연속 갑판이다. 종강도에 기여하는 선루 또는 갑판실의 경우, 강력갑판은 그러한 선루 
갑판 또는 최상층 갑판실의 갑판이다.

1.4 단면계수

1.4.1 임의의 점에서의 단면계수
선체 횡단면의 임의 점에서의 단면계수(m )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1.4.2 선저에서의 단면계수
선저에서의 단면계수(m )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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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갑판에서의 단면계수
갑판에서의 단면계수(m )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동등한 갑판선의 수직거리(m)로서 다음과 같다. 
• 선측에서 강력갑판으로부터 연장되어 선체 중심선에서 중립축으로부터 ( - )/0.9 위치까지 연장

된 선위에 [1.2.4] 및 [1.2.5]에 규정된 유효한 종 부재가 위치하지 않는 경우

          

• 선측에서 강력갑판으로부터 연장되어 선체 중심선에서 중립축으로부터 ( - )/0.9 위치까지 연장
된 선위에 [1.2.4] 및 [1.2.5]에 규정된 유효한 종 부재가 위치하는 경우,

          
 ≥   

      : [1.3]의 선측에서 강력 갑판의 Z 좌표(m )
 ,   :  값이 최대가 되는 지점에서 측정된 연속 트렁크, 창구코밍, 종 보강재 또는 거더 상면의 Y 및 Z 좌

표

1.5 관성 모멘트

1.5.1
[1.2]에 따른 선체 횡단면의 관성 모멘트     및    (m ) 은 각각 수평 및 수직 중립축에 관하여 계산한 값
이다. 

2. 선체거더 굽힘강도 평가

2.1 일반

2.1.1
[2.3]에 따른 요구 단면계수 및 관성 모멘트에 기초한 선체거더의 모든 연속된 종부재의 치수는 선체 중앙부 0.4 L 
구간 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2.1.2
재료계수  는 [1]에 따라 종방향 강도에 기여하는 갑판 부재 및 선저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하여 정의되어야 한다. 
고장력강에 대한 재료계수는 [2.4]의 요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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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수직응력

2.2.1
수직 굽힘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  은 AE 에서 FE 까지 선체거더의 전체 길이를 따라서 호깅과 새깅상태에 대하
여 평가되어야 한다.   아래 선체 횡단면의 임의 지점에서의 수직응력  은 다음 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 

      : [2.2.2]에서 정의한 수직응력(Nmm )
   : 표 1에 따른 선체거더 허용 굽힘응력(Nmm )

2.2.2
수직 굽힘 모멘트에 의한 수직응력  (Nmm ) 은 표 2에 따른다. 

상태 설계하중
선체거더 허용 굽힘응력, 




≤  


 ≤ 


≤  


 


≥

항해상태 (S + D)  선형 보간법  선형 보간법 

항내/보호 수역 (S)  선형 보간법  선형 보간법 

길이가 150 m  이상인 
산적화물선의 항해중 

침수상태
(A : S + D)  선형 보간법  선형 보간법 

표 1  선체거더 허용 굽힘응력 

상태
수직응력, 

  아래 모든 점 선저(1) 갑판(1)

항해상태  


  


  




항내/보호 수역  


  


  




길이가 150 m  이상인 
산적화물선의 항해중 

침수상태
 


  


  




(1) 선저와 갑판에서의 수직응력   값은 임의 위치에 대하여 주어진 식의 적용에 따라 등가 갑판선 및 기선에서 계
산된다.  

표 2  수직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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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선체거더 횡단면에 포함되어 있는 강 이외의 재료가 적용된 부재의 수직응력(Nmm )은 다음 식에 따른다.

 
×




   : 부재가 [1.2.8]에 정의된 강 등가 단면적  을 갖는 것으로 고려되어 [2.2.2]에 따라 계산된 고려하는 
부재의 수직응력(Nmm )

2.3 선체 중앙부 단면의 최소 관성 모멘트 및 순 단면계수

2.3.1
선체 중앙부의 횡단면에서 수평축에 대한 순 관성 모멘트    (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3.2
선체 중앙부 횡단면에서, 갑판 및 선저에서의 선체거더 수직 순 단면 계수     및    (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4 고장력강의 범위

2.4.1 수직 범위
갑판 및 선저부에 사용되는 고장력강의 각각 선측에서의 형 갑판선 또는 기선으로부터 측정된 수직방향 범위   
(m ) 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그림 3 참조)

   
   

    : 각각 수평 중립축에서 형 갑판선 또는 기선까지 거리(m )
   : 표 1 및 그림 3에 주어진, 고려하는 강의 선체거더 허용 굽힘응력(Nmm )
    : 표 3에 따른, 각각 형 갑판선 또는 기선에서의 선체거더 굽힘응력(Nmm )

상태 기선 형 갑판선

항해상태  




  






항내/보호 수역  




  






길이가 150m 이상인 
산적화물선의 항해중 침수상태

 




  






     : 선측에서 측정한 기준선에서 형 갑판선까지의 거리(m )

표 3  기선 및 형 갑판선의 선체거더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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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장력강의 수직 범위

2.4.2 종 방향 범위
고장력강이 사용되는 경우, 그 적용은 종 방향 응력 수준이 연강 구조의 허용 범위 내에 있는 위치까지의 선박 전체 
길이에 걸쳐 연속적이어야 한다.(그림 4 참조) 

그림 4  고장력강의 종 방향 범위

고장력강

강재 1의 수직상부한계

강재 2의 수직상부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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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체거더 전단 강도평가

3.1 일반

3.1.1
선체거더 전단 강도 요건은 AE 에서 FE 까지 선체거더의 전체 길이를 따라서 적용한다. 

3.2 선체거더 전단능력

3.2.1
전체 수직 선체거더 전단능력  (kN)은 고려하는 횡단면의 선체거더 전단력에 기여하는 모든 판  에 대해 계산된 
최솟값으로 다음과 같이 구한다. 

 
min
 

 ∙ 
∙ 

       : 판  의 순 두께(mm ). 유조선의 화물탱크 내 종격벽의 경우,   은 적절히   ([3.4.1] 참
조) 및    ([3.5.1] 참조) 를 적용할 수 있다.

        : 0.5 가 차감된 순 치수를 기준으로 한 판  의 mm 당 선체거더 전단력에 대한 기여율(mm ) 로
서 5장 부록 1에 따른 얇은 빔 이론을 기초로 한 수치계산으로부터 구한 mm 당 단위 전단 흐름과 
동등하다. 

      : 표 4에 따른 판  의 허용 전단응력(Nmm )

상태 설계하중  선체거더 허용 전단응력,  

항해상태 (S + D) 

항내/보호 수역상태 (S) 

길이가 150 m  이상인 
산적화물선의 항해중 침수상태

(A : S + D) 

표 4  허용 선체거더 전단응력  

3.3 허용기준

3.3.1 허용 수직 전단력
수직 허용 전단력은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항해중인 상태 : ≤  

• 항내/보호수역에서의 운항상태 :   ≤

• 길이가 150 m  이상인 산적화물선의 항해중 침수상태 :   ≤  

  : [3.2.1]에 따른 전체 수직 거더 전단 능력(kN)

위의 기준에 사용된 전단력,  은 각각 고려된 전단력  , 및    와 같은 부호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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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수직 정수중 전단력
모든 하중상태에서의 수직 정수중 전단력(kN)은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항해중인 상태 :    ∆≤ 

• 항내/보호수역에서의 운항상태 :      ∆≤     
• 길이가 150 m  또는 이상인 산적화물선의 항해중 침수상태 :      ∆≤   

∆ : 고려하는 횡단면의 수정된 전단력(kN)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한다. 

• 산적화물선의 경우, [3.6.1]에 의한 값
• 유조선의 경우, ∆  

허용 전단력  ,    ,    은 각각 고려하는 전단력,    ,     ,     와 같은 부호를 
가져야 한다. 

3.4 유조선의 화물탱크 내 종격벽의 유효 순 두께

3.4.1
화물탱크 사이의 종격벽의 경우, 판  의 내저판 상부 판의 순 두께  (mm )는 다음 식에 따른다.

      ∆ 

∆  : [3.4.2]에 따른 판  에 대한 두께 감소(mm )

3.4.2
전단력 수정에 대한 두께 감소의 수직 분포는 그림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삼각형의 모습으로 가정된다. 전단력 수정
을 고려한 두께 감소 ∆  (mm ) 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   
 

 
   

   : 한 개 또는 두 개의 종격벽이 설치된 선박에 대하여 각각 [3.4.3] 및 [3.4.4]에 따른 종격벽에 
대한 전단력 수정(kN)

  : 화물탱크의 길이(m )
   : 내저판에서 격벽 최상부 갑판까지의 거리로 정의된 종격벽의 높이(m ) (그림 5 참조)
   : 고려하는 단면에서 가장 가까운 화물탱크 횡격벽까지의 종방향 거리(m ). 양의 값이어야 한다. 

다만, 0.5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판  의 하단으로부터 기선까지 수직 거리(m ).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이중저의 높이(m) (그림 5 참조)
    : 판  의 선체거더 허용 전단력(Nmm ) 으로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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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종격벽에 대한 전단력 수정

3.4.3 중심선 종격벽이 있는 선박의 전단력 수정
중심선 종격벽이 있는 선박에 대하여 횡격벽 부근의 전단력 수정  (kN)은 다음 식에 의한다. 

  

  : [3.4.5]에 따른 탱크의 이중저에 작용하는 최대 하중(kN)
    :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 횡격벽 사이 늑판의 수
    : 전단력 분포계수로서 표 5에 따른다.

3.4.4 화물탱크 사이 2개의 종격벽을 갖는 선박의 전단력 수정
화물탱크 사이 2개의 종격벽이 있는 선박에 대하여 전단력 수정  (kN) 은 다음 식에 따른다. 

  

  : [3.4.5]에 따른 탱크의 이중저에 작용하는 최대 하중(kN)
   :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 횡격벽 사이 늑판의 수.
    : 종격벽에서 이중선측까지 늑판 및 제수격벽에 의해 전달된 부분하중의 비율로서 다음에 따른

다.

 



     

  
   

×     






     : 선측 화물탱크에서 횡격벽 사이의 화물탱크 길이(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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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탱크 길이 중간에서 종격벽으로부터 내측 종격벽까지 길이의 80 % (m )
     : 선측 화물탱크 내의 바로 하부 이중저 늑판를 포함하는 횡 방향 제수격벽의 순 전단 

면적으로(cm ) 수직 단면에서 가장 작은 면적으로 구한다. 
   ,    ,     : 표 5에 따른 순 단면적(m )
     : 표 5에 따른 전단력 분포계수
     : 선측 화물탱크 내 제수격벽의 수
     : 선측탱크 내 횡 방향 1차 지지부재의 전체 효율(cm )로서 다음에 의한 값

  


 
  

 : 다음에 의한 값

    

 
   

     : 선측 화물탱크 내에 횡 방향 1차 지지부재의 순 전단 면적(cm ). 크로스타이, 갑판 
횡 방향 웨브 및 늑판의 순 전단 면적의 합. 순 전단 면적은 부재의 스팬 중앙에
서 계산한다.

     : 선측 화물탱크 내 횡 방향 1차 지지부재의 순 관성 모멘트(cm )로서 크로스타이 
및 횡 방향 웨브의 관성 모멘트의 합. 관성 모멘트는 1차 지지부재의 간격과 동일
한 폭의 부착판을 포함하며 그 부재의 스팬 중앙에서 계산한다.

선체 배열  요소

1개의 중심선 격벽

     

  
   

  

2개의 종격벽

     

  
   

  

   ,    ,     : 고려하는 단면의 한쪽 현에서 선측외판, 내측 종격벽, 또는 종격벽의 각각 순 두
께  을 기반으로 수직면에 투영된 순면적

    : 만곡부 외판를 포함하는 외판의 순 판 면적
    : 호퍼 경사판 및 하부 거더를 포함하는 내측 종격벽의 순 판 면적
    : 하부 이중저 거더를 포함하는 종격벽의 순 판 면적. 중심선 격벽의 면적은 감소시키지 않는다. 파형 

종격벽의 경우, [3.4.6]에 따라 파형의 등가 순 두께를 고려한다. 

표 5  유조선에 대한 전단력 분배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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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이중저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탱크 내 이중저에 작용하는 최대하중  은 표 6의 최소 조건에 의한 것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탱크 내 이중저에 작용하는 최대하중  (kN) 은 다음에 따른다.

       

    : 표 7에 따른 화물의 무게(ton)
   : 표 7에 따른 평형수의 무게(ton)
    : 표 7에 따른 폭(m )
   : 화물탱크의 길이(m )
   : 고려하는 적하상태에 대한 탱크 길이 중앙에서의 흘수(m )

구조배치 양/음의 하중,  최소조건

중심선 종격벽을 
가진 선박

양의 최대 순 수직 하중,  0.9  및 화물탱크와 평형수 탱크의 공창 

음의 최대 순 수직 하중,  0.6  및 만재 화물탱크와 공창 평형수 탱크

두 개의 종격벽을 
가진 선박

양의 최대 순 수직 하중,  0.9  및 화물탱크와 평형수 탱크의 공창

음의 최대 순 수직 하중,  0.6  및 만재 중앙 화물탱크와 공창 평형수 탱크

표 6  이중저에 대한 최소조건

구조배치   

한 개의 종격벽을 
가진 선박

최소 비중 1.025 ton/m

을 사용한 화물탱크 내의 
화물의 중량(ton)

좌우현 내측 종격벽 
사이의 평형수

중량(ton)

그림 5와 같이 탱크 길이의 
중간에서 내측 종격벽의 최대 

폭(m )

두 개의 종격벽을 
가진 선박

최소 비중 1.025 ton/m

을 사용한 중앙탱크 내의 
화물의 중량(ton)

중앙탱크 하부의 
평형수의 중량(ton)

그림 5와 같이 탱크 길이의 
중간에서 중앙탱크의 최대 

폭(m )

표 7 　이중저에 대한 설계조건

그림 6  탱크 폭 

중앙
화물
탱크

죄현
화물
탱크

우현
화물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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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파형의 등가 순 두께
유효 순 전단면적 및 단위 전단 흐름의 계산에 사용되는 수직 및 수평 파형격벽의 등가 순 두께     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


 

   : 파형 웨브의 총 두께(mm )
  : 파형 플랜지의 총 두께(mm )
 : 3장 6절 그림 21에 따른 하나 파형의 간격(mm )
 : 3장 6절 그림 21에 따른 파형 웨브의 폭(mm )
 : 3장 6절 그림 21에 따른 파형 플랜지의 폭(mmm)

3.5 유조선의 화물탱크내 종격벽의 유효 순 두께 – 횡 격벽 스트링거의 하중에 의한 수정

3.5.1
그림 8에 명시된 영역 내에서 횡 격벽 스트링거 연결부의 판의 등가 순 두께    (mm )는, 지수  가 스트링거의 
식별 번호를 나타낼 경우, 다음 식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종격벽 판  의 스트링거  부근의 스트링거 하중으로 인한 전단응력(Nmm )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 스트링거에 상응하는 높이의 횡 격벽에서 계산된 유효 순 판 두께(mm ). [3.4.1]의 정의에 따른다.

   : 판   선체거더 허용 전단응력(Nmm )으로 으로 한다.
      : 그림 7에 따른 스트링거의 연결 길이(m )
     : 화물탱크가 횡 방향으로 만재인 상태에서 스트링거로부터 종격벽에 작용하는 전단력(kN)으로 다음

과 같이 구한다. 

      
      

      : 종격벽 부근의 스트링거 지지 전체하중(kN)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한다. 

   

         

   : 스트링거()에 작용하는 압력( kNm ) 으로 다음과 같이 구한다.
       

 : 고려하는 스트링거()에서 하부 스트링거(  )까지 수직 거리(m ). 최저부의 스트링거에 
대하여는 내저판까지 평균 수직 거리의 80 % 로 한다.

   : 고려하는 스트링거()에서 상부 스트링거(  )까지 수직 거리(m ) 최상부의 스트링거에 
대하여는 상부 갑판까지 평균 수직 거리의 80 % 로 구한다. 

   : 그림 9 및 그림 10에 따른 스트링거()에 작용하는 하중의 폭(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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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저 높이(m )
    : 격벽의 높이로 내저판에서 격벽 상부의 갑판까지 거리(m )
    : 고려하는 스트링거의 Z 좌표(m )
     : 4장 6절에 따른 화물탱크 내의 액체 밀도 
    : 탱크 정부에서 스트링거() 하부 /2 지점과 상부   /2 지점 사이의 하중 영역의 중간지

점까지 높이(m )

그림 7  스트링거의 유효 연결 길이

선미 방향
첫 번째 늑골

횡격벽 선수 방향
두 번째 늑골

그림 8  3개의 스트링거를 갖는 가지는 선박의 경우, 스트링거 수정의 범위  

스트링거 연결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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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중심선 격벽을 갖는 가지는 선박의 경우, 스트링거의 하중 폭

그림 10  2 개의 내측 종격벽을 갖는 가지는 선박의 경우, 스트링거의 하중 폭

이 그림에서 :
 는 선측 화물탱크의 폭(m )이다.
 은 중앙 화물탱크의 폭(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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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상기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보강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대값     에 기초를 둔 보강 면적은 스트링거 연
결부의 전 길이에 걸쳐 그리고 격벽의 전방 및 후방으로 최소 하나의 늑골 간격만큼 종 방향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보강 면적은 스트링거 높이의 상부에서 스트링거 하부 0.5   지점까지 하방으로 수직 연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는 [3.5.1]에 따른 고려하는 스트링거로부터 스트링거 하부까지의 거리이다. 최하부의 스트링거인 경우 판 두께 요건 
   는 내저판까지 하방으로 연장되어야 한다.(그림 8 참조)

3.6 산적화물선의 전단력 수정

3.6.1
선체거더 강도 전단력 평가가 [3]에 적합하게 수행된 경우, 이중저의 종방향 거더에 의해 횡격벽에 전달되는 하중 부
분을 감안한 전단력 수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고려하는 화물창의, 고려하는 횡단면에서의 전단력 수정(kN)은 다음 식
에 의한다. 

∆   


 

 : 분배계수로 다음과 같다. 중간 위치에 대하여는 선형 보간법에 의한다.
•   = -1, 최후방 화물창을 제외하고 고려하는 화물창의 후단
•   = 1, 최전방 화물창을 제외하고 고려하는 화물창의 전단
•   = 0, 화물창 길이의 중간
•   = 0, 최후방 화물창의 후단 격벽
•   = 0, 최전방 화물창의 전단 격벽

     : 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다.  

  




   

 ,     : 고려하는 화물창의 이중저의 평탄부에서의 각각 길이 및 폭(m )으로  은 화물창의 길이 중간
의 선체 횡단면에서 측정되어야 한다. 

   : 다음 식에 의한 값. 단, 3.7 이하이어야 한다. 

   

  

 : 고려하는 적하상태에 대하여 고려하는 횡단면의 화물창 내 질량(t).  은 격벽 스툴 하부에 있는 경
우를 이 부분을 제외한 내저판의 평탄부 아래에 위치한 평형수 및 연료유의 질량을 포함하여야 한다. 

 : 4장 6절에 따른 화물창의 폭(m )
 : 4장 6절에 따른 화물창의 길이(m )
 : 고려하는 화물창 중간에서의 고려하는 적하상태의 흘수
∆ : 만재 화물창의 전단력 수정
∆ : 공창 화물창의 전단력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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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전단력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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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체거더 최종강도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    : 4장 4절 [2.2.2]에 따른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비손상 항해상태의 호깅 및 새깅 수직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kNm )

     ,      : 4장 4절 [2.2.3]에 따른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항내/보호수역의 호깅 및 새깅 수직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kNm )

   : 4장 4절 [2.2.4]에 따른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침수시 호깅 및 새깅 수직 정수중 허
용 굽힘 모멘트(kNm )

1. 적용

1.1 일반

1.1.1
이 절의 규정은 길이  가 150 m  이상인 선박에 적용한다.

1.1.2
선체거더 최종강도는 화물창 구역 및 기관구역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1.3
선체거더 최종강도의 굽힘 능력이 [2]의 검토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토 기준은 다음의 비손상 선박 구조
에 적용한다. 

 • 산적화물선 : 항해중, 항구/보호수역 및 침수상태
 • 유조선 : 항해중 및 항구/보호수역 상태

2. 검토 기준

2.1 일반

2.1.1
수직 선체거더 최종 굽힘 능력은 표 1에 따른 다음의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대한 호깅 및 새깅상태를 검토하여야 한
다.

 • 산적화물선 : 항해중, 항구/보호수역 및 침수상태의 경우, 설계하중 시나리오 A
 • 유조선 : 항해중 및 항구/보호수역 상태의 경우, 설계하중 시나리오 A
          항해가능 균일 만재 적하상태의 경우, 설계하중 시나리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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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중 시나리오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   

A
S + D     또는   

S       또는     

A : S + D   

B S + D 항해가능 균일 만재 적하상태의 최대 새깅 정수중 굽힘 모멘트(1)

(1) 최대 정수중 굽힘 모멘트는 최대 흘수로 균일 적재된 선박의 출항, 입항 및 항해중 상태로부터 구한다. 

표 1  설계하중 시나리오

2.1.2
모든 선체 횡단면에서 선체거더 최종 수직 굽힘 능력은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



     : [2.2.1]에 따른 수직 굽힘 모멘트(kNm )
     : [2.3]에 따른 선체거더 수직 최종 굽힘 능력(kNm )
     : 선체거더 수직 최종 굽힘 능력에 대한 부분 안전 계수이며 다음과 같이 구한다.

  =   

  : 재료, 기하학적 및 강도 예측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선체거더 수직 최종 굽힘 능력의 부분 안전
계수로 1.1로 한다.

  : 이중저 굽힘의 효과를 포함하는 선체거더 최종 수직 굽힘 능력의 부분 안전계수로 다음에 따
른다.

비손상
상태

호깅

BC-A 산적화물선의 격창 적재상태에서 공창 1.25
• 유조선
• BC-B 및 BC-C 산적화물선
• BC-A 산적화물선의 격창 적재상태에서 적재창

1.10

새깅 1.0
침수상태 호깅, 새깅 1.0

2.2 선체거더 최종 굽힘 하중

2.2.1
호깅 및 새깅상태에서 최종 강도 확인 시 고려하여야 하는 선체거더 수직 굽힘 모멘트  (kNm )은 다음과 같이 구
한다.

     

   : 표 1에 따른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호깅 및 새깅 시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kNm )
 : 4장 4절 [3.1]에 따른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 호깅 및 새깅 시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kNm )
 : 표 2에 따른 정수 굽힘 모멘트의 부분 안전계수
 : 표 2에 따른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의 부분 안전계수
 : 1절 기호에 따른 파도의 진행방향에 대한 수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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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중 시나리오  

A 1.0 1.2

B 1.0 1.3

표 2  부분 안전계수

2.3 선체거더 최종 굽힘 능력

2.3.1
호깅 및 새깅 시 선체거더 횡단면의 최종 굽힘 능력은 고려하는 횡단면의 곡률  에 대비한 굽힘 모멘트 능력 곡선
의 최댓값으로 정의한다(그림 1 참조). 곡률  은 호깅상태에서 양, 새깅상태에서 음으로 한다. 선체거더 최종 굽힘 
능력  는 부록 2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그림 1  곡률  에 대비한 굽힘 모멘트 용량

2.3.2
선체거더 최종 강도 능력 평가에 대한 유효한 단면적은 부록 2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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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체거더 잔존강도

1. 적용

1.1 일반

1.1.1
이 절의 규정은 길이  이 150 m  이상인 선박에 적용한다.

1.1.2
손상상태에서 선체거더 최종 굽힘 능력은 [2]에 따른 잔존강도 기준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해중 상
태를 검토하여야 한다.

1.1.3
선체거더 잔존강도는 기관실 및 화물창 구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검토 기준

2.1 일반

2.1.1
손상상태에서 선체거더 최종 굽힘 능력은 호깅 및 새깅상태에서 [2.2]에 규정된 손상상태를 검토하여야 한다. [2.2]에 
규정된 손상상태에 대한 설계하중 시나리오 A 는 표 1에 따른다. 

 

설계하중 시나리오 손상 시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트,   

충돌 A : S + D     또는   

좌초 A : S + D     또는   

표 1  설계하중 시나리오

2.1.2 
모든 선체 횡단면에서 손상상태의 수직 선체거더 최종 굽힘 능력은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  [2.3]에 따른 손상 상태의 수직 굽힘 모멘트(kNm )
   :  [2.4]에 따른 손상 상태의 수직 선체거더 최종 굽힘 능력(kNm )
    : 손상 상태에서 수직 선체거더 최종 굽힘 능력의 부분 안전 계수로서 1.0으로 한다.

    : 중립축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1.0 좌초의 경우
  = 1.1 충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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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손상상태

2.2.1 일반
[2.2.2]의 충돌 및 [2.2.3]의 좌초에 대하여 규정한 손상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2.2.2] 및 [2.2.3]에 규정된 손상 범
위는 선박의 형선으로부터 측정되어야 한다. 
보강재 요소는 보강재가 부착된 판이 손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한 비손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내저판의 판 및 보강재와 내측 종격벽의 판 및 보강재는 손상범위가 내저판 또는 종격벽으로부터 선체외판까지의 형 
거리를 넘지 않는 경우 비손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2.2 충돌
고려하는 손상 횡단면의 충돌평가에 대하여, 건현갑판을 포함한 한쪽 현의 손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충돌에 대한 손상 범위는 갑판과 선측외판의 형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다음의 위치로 한다.

• 수직방향으로는 하방으로  까지, 상방으로 무한대
• 횡방향으로는 선내측으로  까지, 선외측으로 무한대

 와  는 고려하는 손상 횡단면의 외판의 배치에 따라 표 2에 따른다. 둥근 거널을 가진 선박의 경우 교차점은 
선측외판과 갑판의 연장선을 교차점으로 한다.

손상 범위(m )
선측외판 배치

단일선측 이중선측 

높이,  0.75  0.60 

깊이,   /16  /16

표 2  충돌에 대한 손상 범위

손상된 횡단면의 능력은 직립상태를 유지하는 선박의 한쪽 현에서의 손상 범위를 고려하여 계산한다. 

그림 1  충돌에 대한 손상 범위

2.2.3 좌초
고려하는 손상 단면의 좌초평가에 대하여, 손상은 고려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불리한 횡 방향 위치의 선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좌초에 대한 손상 범위는 표 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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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의 범위 (m ) 산적화물선 유조선

높이,   /20 와 2 중 최솟값  /15 와 2 중 최솟값

깊이,  0.60  0.60 

표 3  좌초의 손상 범위

그림 2  좌초에 대한 손상 범위

2.3 손상상태의 선체거더 최종 굽힘 하중

2.3.1
손상상태에서의 선체거더 최종강도 확인 시 고려되어야 하는, 호깅 및 새깅상태에서의 수직 굽힘 모멘트  (kNm )
는 다음 식에 따른다. 

      

   : 표 1에 따른 고려하는 횡단면에서 호깅 및 새깅상태의 정수 허용 굽힘 모멘트(kNm )
 : 4장 4절 [3.1]에 따른 고려하는 횡단면에서 호깅 및 새깅상태의 파랑 수직 굽힘 모멘트(kNm )
 : 손상상태에서 정수중 굽힘 모멘트의 부분 안전계수로서 1.1로 한다.
 : 손상상태에서 파랑 수직 굽힘 모멘트의 부분 안전계수로서 0.67로 한다.

2.4 손상상태의 선체거더 최종 굽힘 능력

2.4.1
손상상태에서의 선체거더 최종 굽힘 능력은 부록 2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이때 손상 부분은 선체거더 강도에 기
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손상 선체 단면의 최종 굽힘 능력  을 평가할 때, 하중을 전달하지 않는 [2.2]에 
정의된 손상 구역은 하중을 전달하지 않으므로 능력 모델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2.4.2
선체거더 최종 강도 능력 평가에 대하여 비손상 부분의 유효 단면적은 부록 2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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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단 흐름의 직접계산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1. 계산 공식

1.1 일반

1.1.1 
이 부록은 선체거더 수직 전단력으로 인해 선체 횡단면을 따라 작용하는 전단 흐름의 직접계산 절차를 기술한다. 전
단 흐름  는 z 좌표의 방향으로 단위 수직 전단력, 1 N 이 횡단면에 작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그 횡단면의 각 위
치에서 계산된다. 
mm 당 단위 전단 흐름  (Nmm )는 다음과 같다.

    

   : [1.2]에 따른 확정 전단 흐름
    : [1.3]에 따른 닫힌 셀 주위를 순환하는 불확정 전단 흐름

단위 전단 흐름  의 계산에서 종 방향 보강재가 고려되어야 한다. 

1.2 확정 전단 흐름 

1.2.1
횡단면의 각 위치에서 확정 전단 흐름  (Nmm )은 다음 선 적분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 횡단면을 따라 움직이는 좌표의 값(m )
    : 횡단면의 관성 모멘트(m )
    : 판의 순 두께 또는 5장 1절 [3.4.6]에 따른 파형 판의 등가 순 두께(mm )

1.2.2
횡단면은 그림 1과 같이 선분 요소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확정 전단 흐름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   

 
     

 ,   : 각각 절점   및  에서의 확정 전단 흐름(Nmm )
    : 선분 요소의 길이(m )
 ,    : 그림 1에 정의된 선분 끝점의 Z 좌표(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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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횡단면이 닫힌 셀을 포함하는 경우, 확정 전단 흐름을 구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닫힌 셀은 가상 슬릿(slit)으로 
절단되어야 한다. 다만, 가상 슬릿은 경계가 되는 다른 닫힌 셀에 의해 막힌 곳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2.4
분기점에서 확정 전단 흐름의 계산은 그림 1 및 그림 2와 같이 물 흐름 계산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림 1  선분의 정의

진로

진로 진로

시작점

끝점

가상슬릿

그림 2  분기점에서 확정 전단 흐름의 계산

1.3 불확정 전단 흐름

1.3.1
불확정 전단 흐름은 닫힌 셀 주위에서 작용하며 동일한 닫힌 셀 내의 상수 값으로 고려될 수 있다. 불확정 전단 흐
름의 확정을 위한 다음 연립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이 식에서, 모든 닫힌 셀 주위의 여러 변수들에 대하여 폐곡선
에 관한 적분이 수행된다. 

 




 



 
 



 







 ,   : 각각 닫힌 셀  및   주위의 불확정 전단 흐름(N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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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그림 1에 주어진 선분 요소의 집합을 가정하여 [1.3.1]의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common wall with cell   

 



 







  

×   

 
  




  : [1.2.2]에 따라 계산된 확정 전단 흐름(Nmm ). [1.2] 및 하위 조항에 규정된 움직이는 좌표의 방향에서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공통벽

셀 i

셀 k

그림 3  닫힌 셀 및 공통 벽

1.4 횡단면의 여러 가지 특성의 계산

1.4.1
횡단면을 선분 요소의 집합으로 가정하는 경우, 횡단면의 특성은 다음 식에 따라 구할 수 있다. 

       

  
    

   


        

   



   

       

 ,  : 각각 횡단면 및 선분요소의 면적(m )
   ,    : 각각 기선에 대한 횡단면 및 선분요소의 1차 모멘트(m )
   ,    : 각각 기선에 대한 횡단면 및 선분요소의 관성 모멘트(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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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수평 중립축의 높이  (m ) 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1.4.3
수평 중립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m )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된다.

        
 

2. 단일선체 횡단면의 계산 예

2.1 횡단면 자료

2.1.1
횡단면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의 검정색 원으로 표시된 절점의 좌표는 표 1에 주어지며, 횡단면의 판 두께 및 선
분(그림 4에 원으로 표시된)은 표 2에 주어진다. 계산 예는 횡단면의 대칭의 이점을 가지고 수행된다. 

절점 번호 Y 좌표(m ) Z 좌표(m )

0 0.00 0.00

1 5.80 0.00

2 11.70 0.00

3 14.42 0.00

4 16.13 1.72

5 16.13 6.11

6 11.70 1.68

7 5.80 1.68

8 0.00 1.68

9 16.13 14.15

10 16.13 19.60

11 7.50 20.25

12 7.50 19.63

표 1  횡단면의 절점의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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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번호 절점  절점 

두께
(mm )

길이
(m )


(m )

  
(m )

  
(m )

1 0 1 17.0 5.80 0.099 0.000 0.00

2 1 2 17.0 5.90 0.100 0.000 0.00

3 2 3 17.0 2.72 0.046 0.000 0.00

4 3 4 17.0 2.43 0.041 0.035 0.04

5 4 5 18.0 4.39 0.079 0.309 1.34

6 5 6 19.0 6.26 0.119 0.464 2.00

7 6 7 21.0 5.90 0.124 0.208 0.35

8 7 8 21.0 5.80 0.122 0.205 0.34

9 5 9 18.0 8.04 0.145 1.466 15.63

10 9 10 21.0 5.45 0.114 1.931 32.87

11 10 11 24.0 8.65 0.208 4.139 82.47

12 11 12 24.0 0.62 0.015 0.297 5.92

13 12 9 15.0 10.22 0.153 2.590 44.13

14 2 6 15.0 1.68 0.025 0.021 0.02

15 1 7 15.0 1.68 0.025 0.021 0.02

합 1.416 11.686 185.138

표 2  횡단면 특성의 계산 

2.1.2
중립축에 대한 관성모멘트 및 수평 중립축의 Z 좌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8.255

          =   × = 177.34

그림 4  절점 및 선분의 번호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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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확정 전단 흐름의 계산

2.2.1
가상 슬릿은 그림 5와 같이 닫힌 셀의 벽을 절단하기 위해 추가된다. 그런 다음, 확정 전단 흐름  를 얻기 위하여 
[1.2.2]에 따라 선 적분이 수행된다. 계산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그림 5에 주어진 가상 슬릿의 위치와 선 적분의 경
로는 하나의 예이다. 이러한 정의는 쉽게 계산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 

진로 
번호

선 번호
절점 


절점   ×


(Nmm )
 ×



(Nmm )
비고

1
1 0 1 0.0 4.6 가상 슬릿에서 시작
15 1 7 4.6 5.6 -

2
2 1 2 0.0 4.7 가상 슬릿에서 시작
14 2 6 4.7 5.7 -

3
3 2 3 0.0 2.2 가상 슬릿에서 시작
4 3 4 2.2 3.9 -
5 4 5 3.9 5.8 -

4

10 9 10 0.0 -5.6 가상 슬릿에서 시작
11 10 11 -5.6 -19.2 -
12 11 12 -19.2 -20.2 -
13 12 9 -20.2 -27.7 -
9 9 5 -27.7 -29.2 -

5 6 5 6 -23.4 -20.5 진로 3 & 4의 끝단에서의  의 합으로 시작 

6 7 6 7 -14.8 -10.2 진로 2 & 5의 끝단에서의  의 합으로 시작 

7 8 7 8 -4.5 0.0 진로 1 & 6의 끝단에서의  의 합으로 시작 

표 3  확정 전단 흐림의 계산

2.3 불확정 전단 흐름의 계산

2.3.1
불확정 전단 흐름을 위한 연립 방정식을 구하기 위하여, 그림 6에 정의된 3개의 닫힌 셀 주위의 유한 길이를 갖는 
폐곡선에 관한 적분이 수행된다. 선체 중심선상의 이중저의 닫힌 셀은 대칭이므로 개방 형태로 고려된다. 닫힌 셀 주
위의 유한 길이를 갖는 폐곡선에 관한 적분의 계산 결과는 표 4에서 표 6과 같다.

선 번호 절점 i 절점 k  ×


(Nmm )


×

(Nmm )
비고

2 1 2 0.0 347.1 0.81 -

14 2 6 4.7 112.0 0.58 셀 2가 있는 공통벽

7 6 7 -14.8 281.0 -3.50 -

15 7 1 -5.6 112.0 -0.58 -

합 852.0 -2.68 -

표 4  셀 1 주위의 적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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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번호 절점 i 절점 k  ×


(Nmm )


×

(Nmm )
비고

3 2 3 0.0 160.0 0.17 -

4 3 4 2.2 142.7 0.43 -

5 4 5 3.9 243.9 1.22 -

6 5 6 -23.4 329.7 -7.32 -

14 6 2 -5.7 112.0 -0.58
셀 1이 있는 

공통벽
합 988.3 -6.07 -

표 5  셀 2 주위의 적분   및 

선  번호 절점 i 절점 k  ×


(Nmm )


×

(Nmm )
비고

10 9 10 0.0 259.5 -0.65 -

11 10 11 -5.6 360.6 -4.45 -

12 11 12 -19.2 25.8 -0.51 -

13 12 9 -20.2 681.5 -16.59 -

Total 1327.5 -22.19 -

표 6  셀 3 주위의 적분   및 

셀3

셀2
셀1

 공통벽

그림 6  닫힌 셀의 번호

2.3.2
각 닫힌 셀 주위의 유한 길이를 갖는 폐곡선에 관한 적분의 결과를 사용함으로써 다음 연립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 셀 1 :       × 

• 셀 2 :       × 

• 셀 3 :    ×
 

이 식의 답은 닫힌 셀 1에서 3까지의 불확정 전단 흐름으로서 다음과 같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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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합

2.4.1
횡단면의 모든 위치에서 전단 흐름  은 그림 7에서와 같이 확정 전단흐름   및 불확정 전단 흐름  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림 7  1 N 의 수직 전단력에 대한 전단 흐름  (Nmm ) 의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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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선체거더 최종능력

기호
이 장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5장 1절에 따른 수평 중립축에 대한 선체 횡단면의 관성 모멘트(m )
   ,    : 5장 1절에 따른 각각 선저와 갑판에서의 대한 단면계수(m )
 : 고려하는 보강재 재료의 최소 항복응력(Nmm )
 : 고려하는 판 재료의 최소 항복응력(Nmm )
   : 부착판을 포함하지 않는 보강재의 순 단면적(cm )
   : 부착판을 포함하는 판의 순 단면적(cm )
 :  번째 요소의 무게 중심의 수직 좌표(m )

1. 일반

1.1 적용

1.1.1
이 부록에서는 다음의 최종 종 굽힘 모멘트 능력을 구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  : 5장 2절에 따른 선체거더 최종 능력 검토에 사용
•  : 5장 3절에 따른 선체거더 잔존 강도 능력 검토에 사용

1.1.2
선체거더 최종 종굽힘 모멘트 능력   또는  는 선체구조 붕괴를 넘어선 선체거더의 최대 굽힘 능력으로 정
의 된다. 선체거더 파손은 종강도 부재의 좌굴, 최종강도 및 항복에 의하여 좌우된다. 

1.2 방법

1.2.1 증분-반복적 방법
선체거더 최종 굽힘 능력은 [2]에 따른 증분-반복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2.2 대안방법
이를 대신하여,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선체거더 최종 굽힘 능력의 계산하는 경우 계산 원칙
은 [3]에 따른다. 이러한 방법의 적용은 사전에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석방법 및 결과의 상세 비교 자
료를 검토 및 승인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부분 안전계수의 재조정이 요구될 수도 있
다. 

1.3 가정

1.3.1
최종 선체거더 능력 계산 방법은 모든 주요 종강도 부재의 심각한 파손 모드를 식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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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좌굴 한계를 넘어 압축을 받는 구조는 하중 부담 능력이 감소한다. 늑골 간의 가장 취약한 파손 모드를 식별하기 위
하여, 판 좌굴, 보강재의 비틀림 좌굴, 보강재 웨브의 좌굴, 보강재의 면외 및 전체 좌굴,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과 
같은 각각의 구조 요소에 대한 모든 파손 모드를 고려하여야 한다. 

1.3.3
수직 종 굽힘만을 고려한다. 전단력, 비틀림 하중, 수평 굽힘 모멘트 및 면외 압력의 효과는 무시한다.

1.3.4
5장 3절에 따라 선체거더의 잔존강도 확인에 사용되는 최종 종굽힘 모멘트 능력  의 계산 시, 손상 부분 주위
의 구조 부재는 고려하는 횡단면의 강도 부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증분-반복적 방법

2.1 가정

2.2.1
[2.2]의 절차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 최종강도는 인접한 두개의 횡 방향 웨브 사이의 선체 횡단면에서 계산한다.
• 각 곡률 증분 동안 선체거더 횡단면은 평면을 유지한다.
• 선체 재료는 탄소성(elasto-plastic) 거동을 한다.
• 선체거더 횡단면은 요소들로 나누어져야 하고, 독립적 거동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다음을 따른다.

• 횡늑골식 판 패널 및/또는 부착판을 포함하는 보강재의 구조 거동은 [2.3.1]에 따른다.
• 교차하는 판으로 구성되는 강체 요소(hard corners)의 구조 거동은 [2.3.2]에 따른다. 
• 반복 절차에 따라 각 곡률 값  에서, 횡단면에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  는 각 요소에 작용하는 응력  의 기

여분을 합하여 구한다. 각 곡률 증분에 대하여 요소의 비선형 응력-변형률 곡선(non-linear load-end 
shortening curve)  으로부터, 요소 변형률  에 해당하는 응력  를 구하여야 한다. 

요소의 손상 메커니즘에 대하여 이러한 응력-변형률 곡선을 [2.2]에 규정한 식들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응력  은 
고려하는 응력-변형률 곡선으로부터 얻은 값 중 가장 낮은 값으로 선택한다. 
이 절차는, 부과된 곡률 값이 호깅 및 새깅상태에서 다음 식으로 구한 값  (m ) 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  



  :   및   중 작은 값(kNm )

  
  

  
  

만약  값이 모멘트-곡률 곡선(    곡선)의 정점을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 절차는 부과된 곡률 값
이 곡선의 최대 굽힘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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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절차

2.2.1 일반
굽힘 모멘트-곡률 곡선은 그림 1 흐름도의 증분-반복적 방법에 의하여 구하여야 한다. 
이 절차에서, 최종 선체거더 굽힘 모멘트 능력  는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선체 횡단면의 수직 굽힘 모멘트  
대 곡률 의 곡선의 정점 값으로 정의된다. 굽힘 모멘트-곡률 곡선은 증분-반복적 방법에 의하여 구하여야 한다. 
증분 절차의 각 단계는 부과된 곡률  의 영향으로 선체 횡단면에 작용하는 굽힘 모멘트  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다. 
각 증분 단계에 대하여,  값은 이전 단계의   에 곡률 증분 ∆ 을 합하여 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곡률 증분은 
수평 중립축에 대한 선체거더 횡단면의 회전각의 증분에 해당한다. 
이 회전 증가분은 각 선체 구조 요소의 축 방향 변형률  을 발생시키며 그 값은 부재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호
깅상태에서 중립축 상부의 구조 요소는 인장이 발생하고, 중립축 하부는 압축이 발생한다. 새깅상태에서는 이와는 반
대의 변형이 발생한다. 
변형률  로 인한 각 구조 요소에 발생한 응력  은 비선형 탄소성 영역의 요소 거동을 고려한 요소의 응력-변형률 
곡선으로부터 구하여야 한다. 
응력-변형률 관계가 비선형이기 때문에, 각 단계에 대하여 선체 횡단면을 구성하는 모든 구조 부재에서의 응력 분포
는 중립축 위치의 변화를 유발한다. 고려하는 단계에 대한 새로운 중립축 위치는 모든 선체 요소에 작용하는 응력 
간에 평형 조건을 부과하는 반복 절차를 통하여 구하여야 한다. 
중립축 위치를 결정하고 단면 구조 요소의 응력 분포를 구한 후, 고려하는 단계에서 부과한 곡률  에 해당하는 단
면 굽힘 모멘트  는 새로운 중립축 위치에 대한 각 요소 응력의 기여분을 합하여 구하여야 한다. 

위에서 규정한 증분-반복적 방법의 주요 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a) 단계 1 : 선체 횡단면을 보강판 요소로 나눈다.
b) 단계 2 : 표 1과 같이 모든 요소들에 대한 응력-변형률의 관계를 정의한다.
c) 단계 3 : 다음과 같이, 증분 곡률 값(강력 갑판에서 항복강도의 1 % 에 해당하는 응력을 유발하는 곡률)을 가진 

최초 증분 단계에 대하여 곡률  와 중립축을 초기화한다. 

 ∆  

  



  : 1장 4절 [3.6]에 정의된 기준 좌표계에 대한 선측에서의 강력갑판의 Z 좌표(m )

d) 단계 4 : 각 요소에 상응하는 변형률     과 상응하는 응력  을 계산한다.
e) 단계 5 : 다음과 같이, 각 증분 단계에서 전 횡단면에 걸친 하중의 평형을 설정하여 중립축    을 결정

한다. 

         ( 번째 요소는 압축,  번째 요소는 인장)

f) 단계 6 : 다음과 같이, 모든 요소의 기여분을 합하여 상응하는 모멘트를 계산한다.

          

g) 단계 7 : 이전 증분 단계의 굽힘 모멘트와 현재 단계의 모멘트를 비교한다. 굽힘 모멘트-곡률 곡선의 기울기가 
음의 고정된 값보다 작으면 이 과정을 끝내고  의 정점 값을 정의한다. 그렇지 않으면 ∆ 의 양 
만큼 곡률을 증가시킨 후 단계 4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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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곡선     계산 과정 흐름도

2.2.2 선체거더 횡단면의 모델링
선체거더 횡단면은 선체거더 최종강도에 기여하는 부재들로 구성되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스닙된 보강재들은 
선체거더 강도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여 모델링되어야 한다. 
구조 부재들은 보강재 요소, 보강된 판 요소 또는 강체 요소(hard corner element)로 분류된다. 거더 또는 선측 스
트링거의 웨브 판을 포함하는 판 패널은 보강된 판 요소, 보강재 요소의 부착판 또는 강체 요소로 이상화된다. 
판 패널은 다음의 두 종류로 분류된다. 

• 종 방향으로 보강된 종 방향으로 긴 패널
• 횡 방향으로 보강된 횡 방향으로 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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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체 요소(hard corner element)
강체 요소란 선체거더 횡단면을 구성하는 강한 요소로서, 주로 탄소성 손상 모드(재료항복)에 따라 파괴된다. 이
러한 요소는 일반적으로 동일 평면에 있지 않은 두개의 판으로 구성된다. 
판의 교차점으로부터 강체 요소의 범위는 횡 방향 보강 패널의 경우 20  , 종 방향 보강 패널의 경우 0.5 
로 한다.(그림 3 참조)

 : 판의 순 제공 두께(mm ) 
 : 인접한 종 보강재의 거리(m ) 

빌지, 현측후판-갑판 스트링거 요소, 거더-갑판 연결부와 대형 거더의 면재-웨브 연결부가 일반적인 강체 요소
이다. 상설 접근 설비(PMA)로 사용되는 증강 보강재(enlarged)는 웨브 보강과 상관없이 대형 거더로 고려하여
서는 아니 되며 판과 웨브 연결부만이 강체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그림 4 참조)

b) 보강재 요소(stiffener element)
보강재 요소는 부착판을 포함한 일반 보강재 요소로 구성된다. 원칙적으로, 부착판의 폭은 다음과 같다.

• 보강재의 평균 간격(보강재 양측의 패널이 종 방향으로 보강되는 경우)
• 종 방향으로 보강된 패널의 폭(보강재 한쪽 측의 패널이 종 방향으로 보강되고 다른 패널은 횡 방향  

으로 보강되는 경우) (그림 2 참조)

c) 보강판 요소(stiffened plate element)
보강재 요소 사이, 일반 보강재 요소와 강체 요소 사이 또는 강체 요소들 사이의 판은 보강판 요소로 취급되어
야 한다.(그림 2 참조)

그림 3 및 4 는 선체거더 단면 모델링의 일반적인 예를 보여주며, 전술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상갑판, 현
측후판 및 창구 측 거더 부근의 모델링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림 2  부착판 폭의 범위 및 강체 요소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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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보강판 요소, 일반 보강재 요소 및 강체 요소의 형상 예

• 그림 5와 같이 너클 포인트의 경우, 30도 보다 큰 각을 가지는 판의 너클 주변의 판 구역은 강체 요소로 
정의된다. 강체 요소의 한쪽의 범위는 너클 포인트로부터 횡늑골식 패널의 경우에는 20 , 종늑골식 
패널의 경우에는 0.5 s 와 같게 취한다.

• 판 요소가 불연속 종보강재에 의해 보강되는 경우, 불연속 보강재는 판을 여러 요소 판 패널로 나누는 
것으로만 고려한다.

• 보강된 판 요소에 개구가 있는 경우, 개구는 5장 1절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다.
• 부착판이 두께 및/또는 항복응력이 다른 강재로 만들어진 경우, 다음의 식에서 구한 평균 두께 및/ 또는 

항복응력이 계산에 사용되어야 한다.

 

        
  

         

, , , , ,  와  는 그림 6에 따른다.

그림 4  부착판 및 강체요소의 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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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너클 포인트가 있는 판

그림 6  다른 두께 및 항복응력을 가지는 요소

2.3 응력-변형률 곡선

2.3.1 보강판 요소 및 일반 보강재 요소
선체거더 횡단면을 구성하는 보강판 요소 및 일반 보강재 요소는 표 1에 규정한 손상 모드 중 하나에 따라서 붕괴
될 수 있다. 

• 판부재가 불연속 종통 보강재로 보강되는 경우, 요소의 응력은 불연속 종통 보강재를 고려하여 [2.3.3] 내지 
[2.3.8]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 선체거더 최종강도 확인을 위한 전체하중 계산 시 불연속 종통 보강재의 면적은 
0으로 가정하여야 한다.

• 보강판 요소에 개구가 있는 경우, 선체거더 최종강도 확인을 위한 전체 하중의 계산 시 보강판 요소의 면적은 
판에서 개구부 면적을 제외하고 구하여야 한다. 개구는 5장 1절 [1.2.9] 내지 [1.2.13]에 따라 고려한다.

• 보강판 요소의 경우, 응력-변형률 곡선의 하중단절 부분(load shortening portion)에 대한 판의 유효폭은 판의 
전폭 즉, 다른 판 또는 종방향 보강재의 교차 부분까지(강체 요소 끝단부터 또는 일반 보강재의 부착판에서부터
는 아님)로 구하여야 한다. 선체거더 최종강도 확인을 위한 전체하중의 계산 시, 보강판 요소의 면적은 강체 요
소와 일반 보강재 사이 또는 강체 요소들 사이에서 구하여야 한다.

요소 손상 모드    곡선이 정의된 조항

인장을 받는 판 또는 일반 보강재 요소 탄소성 파괴 [2.3.3]

압축을 받는 일반 보강재 요소

보 기둥 좌굴
비틀림 좌굴
플랜지가 있는 형강 웨브의 국부 좌굴
평강 웨브의 국부 좌굴

[2.3.4]
[2.3.5]
[2.3.6]
[2.3.7]

압축을 받는 보강판 요소 판 좌굴 [2.3.8]

표 1  보강된 판 요소 및 일반 보강재 요소의 손상모드

2.3.2 강체 요소(Hard corner element)
인장 및 압축 상태의 강체 요소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은 [2.3.3]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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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구조 요소의 탄소성 붕괴
선체 횡단면을 구성하는 구조 요소들의 탄소성 붕괴에 관한 응력-변형률 곡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하여야 하며, 양(인장) 및 음(압축) 변형률 상태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그림 7 참조)

  

  : 고려하는 요소의 등가 최소 항복응력(Nmm )으로 다음 식으로 구한다.

      

     

  : 경계 함수(edge function)로서 다음과 같다.
  ,    인 경우
  ,   ≤ ≤ 인 경우
  ,   인 경우

  : 상대 변형률로서 다음과 같다.

  



   : 요소 변형률
   : 요소의 항복응력에서의 변형률로서 다음과 같다.

 



그림 7  탄소성 붕괴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

2.3.4 보 기둥 좌굴
선체 횡단면을 구성하는 일반 보강재의 보 기둥 좌굴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 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하여야 한다.(그림 8 참조)

       

     

   : [2.3.3]에 따른 경계함수
    : 임계응력(Nmm )으로 다음에 따른다.

  

 ,  ≤


 경우

   
  ,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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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하는 요소의 등가 최소 항복응력(Nmm )으로서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유효 면적(cm )으로서 다음과 같다. 
    

    : 폭 인 부착판을 갖는 보강재의 중립축으로부터 부착판의 하단까지의 거리(mm ) 
 : 폭 인 부착판을 갖는 보강재의 중립축으로부터 보강재의 상단까지의 거리(mm )
        : [2.3.3]에 따른 상대 변형률
         : 오일러(Euler) 기둥 좌굴응력(Nmm )

  

   



  
 

      : 폭 인 부착판을 포함하는 보강재의 순 2차 모멘트(cm )
     : 폭 인 부착판을 포함하는 보강재의 순 단면적(cm )
    : 부착판의 상대 변형율에 대한 수정한 유효폭(m )으로서 다음과 같다. 

  

 ,    경우

   ,  ≤   경우

 : 다음 식에 의한 값

  

 






        : 폭 인 부착판의 순 단면적(cm )으로서 다음과 같다. 
      

  : 부착판의 유효폭(m )으로서 다음과 같다. 

  






  ,     경우

   ,  ≤  경우

그림 8  보 기둥 좌굴의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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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비틀림 좌굴
선체거더 횡단면을 구성하는 일반 보강재의 굽힘-비틀림 좌굴에(flexural-torsional buckling) 대한 응력-변형률 곡
선 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다음 식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그림 9 참조)

       

     

   : [2.3.3]에 따른 경계함수
    : 임계응력(Nmm )으로서 다음과 같다.

  

 ,   ≤


 경우

  
  ,    


 경우

    : 8장 5절 [2.4.3]에 따른 오일러(Euler) 비틀림 좌굴응력(Nmm )
   : [2.3.3]에 따른 상대 변형률
 : 부착판의 좌굴응력(Nmm )으로서 다음과 같다. 

  






  ,    경우

   ,  ≤  경우

   : [2.3.4]에 따른 계수

그림 9  굽힘-비틀림 좌굴응력-변형률 곡선  

2.3.6 플랜지 형상 보강재의 웨브 국부 좌굴
선체거더 횡단면을 구성하는 플랜지 보강재의 웨브 국부 좌굴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  을 나타내는 방정식
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하여야 한다.

  
        

           

   : [2.3.3]에 따른 경계함수
    : [2.3.4]에 따른 부착판의 유효폭(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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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브의 유효 높이(mm )로서 다음과 같다. 

  






  ,   인 경우

   ,  ≤ 인 경우 

 : 다음 식에 의한 값

   

 






 : [2.3.3]에 따른 상대 변형률

2.3.7  평강 보강재의 웨브 국부 좌굴
선체거더 횡단면을 구성하는 평강 보강재의 웨브 국부 좌굴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  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하여야 한다.(그림 10 참조)

       

       

 : [2.3.3]에 따른 경계함수
 : [2.3.5]에 따른 부착판의 좌굴응력(Nmm )
  : 임계응력(Nmm )으로서 다음과 같다. 

   

  ,   ≤


인 경우

    
  ,    


인 경우

     : 국부 오일러(Euler) 좌굴응력(Nmm )으로서 다음과 같다. 

   
   



   : [2.3.3]에 따른 상대 변형률.

그림 10  웨브 국부 좌굴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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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판 좌굴
선체거더 횡단면을 구성하는 횡식 보강 패널의 좌굴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하여야 한다.  

   min

















 






    
 






 : [2.3.3]에 따른 경계함수
 : 다음 식에 의한 값

  

 






 : 판의 폭(m )으로서 보강재 간격으로 한다. 
 : 판의 긴 변(m ) 

3. 대안 방법

3.1 일반

3.1.1
굽힘 모멘트-곡률 관계(  )는 대안방법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그러한 모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한 비선형 응답
에 중요한 모든 관련된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a) 비선형 기하학적 거동
b) 비탄성 재료 거동
c) 기하학적 결함 및 잔류응력(판 및 보강재의 기하학적 면외 처짐)
d) 동시에 작용하는 하중 :

• 2축 압축
• 2축 인장
• 전단 및 면외압력

e) 경계조건
f) 좌굴 모드 간의 상호작용
g) 평판, 보강재, 거더 등과 같은 구조요소 간의 상호작용
h) 후 좌굴 능력(post-buckling capacity)
i) 판과 보강재에서 영구 국부 변형/좌굴 손상(예, 이중저 효과나 그와 유사한 것)을 초래할 수 있는 선체거더 횡

단면의 압축 측면에서의 과응력 요소(overstressed element)

3.2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

3.2.1
선체거더 최종 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진보된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모델은 [3.1.1]에
서 언급한 항목들을 고려한 비선형 응답에 중요한 관련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3.2.2
기하학적 결함의 형상 및 크기의 모델링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기하학적 결함의 형상 및 크기는 가장 심각한 손
상 모드를 유발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6 장 선체국부구조 치수 13 편 6 장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369

13편 1부 6장

  선체국부구조 치수

제 1 절  일반사항

제 2 절  하중적용

제 3 절  최소두께

제 4 절  판

제 5 절  보강재

제 6 절  1차 지지부재 및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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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일반사항

1. 적용

1.1 적용

1.1.1   
이 장은 선수단, 화물창 구역, 기관구역 및 선미단, 건현갑판 상방의 외판, 기관실 위벽, 선루 및 갑판실 내부를 제외
한 선루의 노출갑판 및 내부갑판을 포함하는 선박의 전 길이에 걸쳐 선체구조에 적용한다. 

1.1.2
이 장은 면외압력, 국부하중 및 선체거더하중을 받는 판, 보강재 및 1차지지부재의 평가에 대한 요건을 제공한다. 
요건은 다음에 대하여 규정한다.

• 2절에서 적용하중
• 3절에서 판,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최소 두께
• 4절에서 판
• 5절에서 보강재
• 6절에서 1차 지지부재 및 기둥

또한, 정의된 설계 하중조합과 관련이 없는 기타 요건을 제공한다.

1.1.3 요구 부재치수
제공 순 부재치수는 이 장에서 명시된 요건을 기초로 한 요구 부재치수 이상이어야 한다. 

1.1.4 추가적인 국부강도 요건
추가적인 국부강도 요건은 선수 충격하중, 선저 슬래밍 하중, 그리고 선수단, 기관실 및 선미단부를 고려하여 10장에
서 제공된다.

1.2 허용기준

1.2.1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계하중을 기반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 설계하중 S 에 대한 AC-S : 정하중
• 설계하중 S+D 에 대한 AC-SD : 정하중 + 동하중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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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하중적용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1. 하중조합

1.1 선체거더 굽힘

1.1.1 수직응력
고려하는 위치에서 수직 및 수평 굽힘 모멘트의 작용에 의한 수직응력  (Nmm ) 은 다음 식에 따른다. 이 응력
은 호깅 및 새깅상태에서  와의 조합과 관련하여 4장의 모든 동하중상태를 [2]에 따라 각각의 설계 하중조합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Nmm )

  : 4장 7절 표 1의 고려하는 설계 하중시나리오에 따라 4장 4절 [2.2]에 따른 정수중 굽힘 모멘트
(kNm )

    : 고려하는 종 방향 위치에 있어서 4장 7절 표 1의 설계 하중시나리오에 따라 4장 4절 [3.5.2]에 
따른 동하중상태의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kNm )      

    : 고려하는 종 방향 위치에 있어서 4장 7절 표 1의 고려된 설계 하중시나리오에 따라 4장 4절 
[3.5.4]에 따른 동하중상태의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kNm )

    : 고려하는 종 방향 위치에서 순 선체거더 수직 관성 모멘트(m )
    : 고려하는 종 방향 위치에서 순 선체거더 수평 관성 모멘트(m )
y : 고려하는 하중 계산점의 횡 방향 좌표(m )
  : 고려하는 하중 계산점의 수직 좌표(m )
  : 기선으로부터 수평 중립축까지의 거리(m )

1.2 면외압력

1.2.1 비손상 상태의 정압력 및 동압력
해수, 화물, 평형수 및 다른 액체들에 의해 발생되는 비손상 상태의 정적 및 동적 면외압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적용
하중은 고려하는 요소의 위치 및 인접한 구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1.2.2 침수상태의 면외압력
외판(shell envelope)을 제외하고, 액체를 적재하지 않는 구획의 수밀경계는 침수상태에서 면외압력을 고려하여야 한
다.

1.3 압력조합

1.3.1 외판의 요소
외판에 접한 구획에 액체를 적재한 경우, 고려하는 정적 및 동적 면외압력은 이에 상응하는 흘수에서 내부압력과 외
부 해수압의 차이이다. 외판에 접한 구획에 액체를 적재하지 않는 경우, 내부압력 및 외부 해수압은 독립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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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외판 이외의 요소
[1.3.1]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2개의 인접한 구획을 분리하는 요소에 대한 정적 및 동적 면외압력은 독립적으로 
적재되는 2개의 구획을 고려하여 구한 것으로 한다.

2. 설계하중조합

2.1 하중성분의 적용

2.1.1 적용
이 요건은 다음에 적용한다. 

• 선박의 전 길이에 걸친 판 및 보강재
• 화물창 구역 바깥의 1차 지지부재

2.1.2 하중성분
정적 및 동적 하중성분은 4장 7절 표 1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회전반경   및 메타센터  은 표 1에 따른 설
계 하중조합에서 명시된 고려하는 적재상태에 대하여 4장 3절 표 1 및 표 2에 따라야 한다.

2.1.3 판,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설계 하중조합
판,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에 대한 설계 하중조합은 표 1에서 따른다. 추가하여, 길이  이 150 m  이하인 산적화
물선 및 화물창 구역 내 기름을 적재하는 유조선의 1차 지지부재에 대한 설계 하중조합은 각각 2부 1장 4절 [4.2] 
및 2부 1장 3절 [1.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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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계 하중조합 하중성분 흘수 설계하중 적하상태

외판 및 
노출갑판

SEA-1  ,  S+D 만재상태(1)

SEA-2   S 항내상태(2)

평형수 탱크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

WB-1      (3)  S+D 통상 평형수 상태

WB-2      (3)  S+D
통상 평형수 상태. 
평형수 교환 상태

WB-3      (3) 0.25 S 항내/시험 상태
평형수 탱크

(산적화물선) 및 
평형수 화물창
으로 지정된
산적 화물창

WB-4      (3)   (7) S+D 황천 평형수 상태

WB-5(4)      (3)   (7) S+D
황천 평형수 상태 
평형수 교환 상태

WB-6(5)  - S 항내/시험 상태

화물탱크

OT-1   S+D 만재상태

OT-2  0.6 S+D 부분적재상태

OT-3  - S 항내/시험상태

산적 화물창

BC-1   S+D 균일적재 
만재상태BC-2  - S

BC-3   S+D  중량화물의 
균일 부분적재
(BC-A, B선박)BC-4  - S

BC-5   S+D 경량화물의 
격창 만재상태 
(BC-A선박)BC-6  - S

BC-7   S+D 중량화물의
격창 부분적재 
(BC-A선박)BC-8  - S

기타 탱크
(연료유 탱크, 

청수탱크)

TK-1      (3)  S+D 통상 평형수 적재상태

TK-2      (3) 0.25 S 항내/시험상태

액체를 적재하지 
않는 구획

FD-1(6)   S+D 침수상태

FD-2(6)  - S 침수상태

노출된 갑판, 
내부갑판 또는 

플랫폼

DL-1(8)   S+D 만재상태

DL-2(8)  - S 항내상태
(1) BC-A 및 BC-B 산적화물선의 경우, 만재 적하상태는 “중량화물의 균일적재”를 의미한다.
(2) 외판(보강재 포함)에만 적용
(3) 는 외판(보강재 포함)에만 대해 고려되어야 한다.  
(4) 평형수 화물창으로 지정된 산적 화물창은 적용하지 않는다.
(5) 산적 화물창에만 적용
(6) FD-1 및 FD-2는 외판 및 화물창 사이의 수직 파형 횡격벽에 적용하지 않는다. 파형 횡격벽의 침수상태에서     

요건은 2부 1장 3절 [3]에 따른다. 해당되는 경우, FD-1 및 FD-2는 강력갑판에 적용하여야 한다.
(7) 황천 평형수상태 중 최소 흘수가 이용되어야 한다. 
(8) 분포하중 또는 집중하중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그린파랑압력과 동시에 작용하는 조합은 고려하지 않는다.

표 1  설계 하중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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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최소 두께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1. 판

1.1 최소 두께 요건

1.1.1
판의 순 두께는 표1에 주어진 적절한 최소 두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요소 위치 지역 순 두께

외판

용골 -  

선저외판
선측외판

만곡부 외판

선수부분  

기관구역 선미부분  

그 외의 경우  

브레스트훅 선수부분 6.5

갑판

노천갑판, 강력갑판, 
내부탱크 경계

-  

플랫폼 갑판
기관구역  

그 외의 경우 6.5

내저판(1) -
기관구역  

그 외의 경우  

산적화물선의 
종격벽

내측 종격벽, 
호퍼탱크 경사판

톱사이드 탱크의 경사판
화물창 구역 



격벽

내부탱크 경계
횡/종 수밀격벽

-  

비수밀 격벽 제수격벽
건구역 사이 격벽

-  

선수미 필러격벽 - 7.5

기타 부재

하부/상부스툴의 
다이어프램

-  

기관실 위벽
(화물창 구역)

화물창 구역 5.5

기관실 위벽
(거주구에 인접한)

거주구 4.0

일반적인 기타 판 -  

(1) 수밀 및 비수밀 부재에 대하여 적용

표1  판의 최소 순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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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강재 및 트리핑 브랫킷

2.1 최소 두께 요건

2.1.1
보강재 및 트리핑 브랫킷의 웨브 및 면재(설치된 경우)의 순 두께(mm )는 표 2에 의한 최소 순 두께 이상이어야 한
다. 
또한 보강재 및 트리핑 브랫킷의 웨브에 대한 순 두께(mm )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6장 4절에 부착판의 요구 순 두께의 40 % 이상이어야 하며,
• 부착판의 제공 순 두께의 2배 미만이어야 한다.  

3. 1차 지지부재

3.1 최소 두께 요건

3.1.1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및 면재의 순 두께(mm )는 표 3에 의한 최소 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요소 위치 순 두께

이중저 중심선 거더
기관구역 

 

그 외의 경우   

기타 선저 거더

기관구역 
 

 ≥  m 인 선박의 선수부분 


그 외의 경우 및    m 인 
선박의 선수부분

  

덕트킬 경계 거더 기관구역 
 

선저 늑판
기관구역 

 

선수부분 


그 외의 경우 


선미 피크 늑판 - 


기타 1차 지지부재
선수부 / 선미부 



그 외의 경우
화물유 탱크 내   

기타의 경우 


표 3  1차 지지부재의 최소 순 두께

요소 위치 순두께

보강재 및 
단부 브래킷

수밀경계   

 기타 구조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화물창 선측늑골 웨브

최전방 선수창(1)   

상기이외의 창(1)   

트리핑 브래킷   

(1)  은 200 m  보다 클 필요는 없다.  

표 2  보강재 및 트리핑 브래킷의 최소 순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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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판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판 패널 형상비에 대한 수정계수로서 아래의 식에 따른다. 단, 1.0 이하로 한다.  

   а


а : 3장 7절 [2.2.2]에 따른 판 패널의 길이(mm )
b : 3장 7절 [2.2.2]에 따른 판 패널의 너비(mm )
P : 고려하는 설계 하중세트(2절 [2] 참고)에 대한 설계압력으로서, 3장 7절 [2.2]에 따른 하중 계산점에서 의 

값이다.(kNm)
 : 2절 [1.1]에 따른 선체거더 굽힘응력으로서, 3장 7절 [2.2]에 따른 하중 계산점에서의 값이다.(Nmm)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비손상 상태인 경우 :

= 0.70 : 산적화물선 화물창의 내저판 및 빌지 호퍼탱크 경사판인 경우
= 1.00 : 기타의 경우

• 침수상태인 경우 :
= 1.00 : 허용기준 AC-S 에 따른 선수격벽인 경우
= 0.95 : 허용기준 AC-SD 에 따른 선수격벽인 경우
= 1.15 : 구획의 기타 수밀경계인 경우

1. 면외압력을 받는 판

1.1 항복 검토

1.1.1 판
순 두께 t 는 다음 식에 의한 모든 적용 가능한 설계 하중조합(6장 2절 [2.1.3] 참조)의 값 중 최댓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mm )

       : 판의 허용 굽힘 응력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max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계수로서 표 1에 따른다.
        : 계수로서 표 1에 따른다.
 max   : 최대 허용 굽힘 응력계수로서 표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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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파형격벽의 판

1.2.1 냉간, 열간 가공 및 조립 파형
파형격벽의 웨브 및 플랜지 판의 순 두께  (mm ) 는 다음 식에 의한 모든 적용 가능한 설계 하중조합(6장 2절 
[2.1.3] 참조)의 값 중 최댓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mm )

    : 평면 파형 판의 너비로 다음에 따른다.
  = а, 플랜지 판의 경우(mm ) (3장 6절 그림 21참조)
  = с, 웨브 판의 경우(mm ) (3장 6절 그림 21참조)

  : 파형격벽 판에 대한 허용 굽힘 응력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횡 파형격벽 및 수직 파형 종격벽의 허용기준 AC-S 인 경우.

  = 0.75
• 횡 파형격벽 및 수직 파형 종격벽의 허용기준 AC-SD 인 경우.

  = 0.90
• 수평 파형 종격벽,   max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계수로서 표 2에 따른다.
 : 계수로서 표 2에 따른다.
  max  : 최대 허용 굽힘 응력계수로서 표 2에 따른다.

허용기준 구조부재   

AC-S
종강도 부재

종 방향으로 보강된 판 0.9 0.5 0.8

횡 방향으로 보강된 판 0.9 1.0 0.8

  기타 부재 0.8 0 0.8

AC-SD
종강도 부재

종 방향으로 보강된 판 1.05 0.5 0.95

횡 방향으로 보강된 판 1.05 1.0 0.95

  기타 부재 1.0 0 1.0

표1   ,   및  max  

허용기준 구조부재     m ax

AC-S 수평 파형 종격벽 0.90 0.50 0.75

AC-SD 수평 파형 종격벽 1.05 0.50 0.90

표 2   ,   및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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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용접구조의 파형
다른 두께의 플랜지 및 웨브 판을 가지는 용접 구조의 파형인 경우, 순 두께  (mm )은 다음 식에 의한 모든 적용 
가능한 설계 하중조합(6장 2절 [2.1.3] 참조)의 값 중 최댓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mm )

 : 플랜지 또는 웨브 중 두꺼운 판의 순 두께(mm )
 : 플랜지 또는 웨브 중 얇은 판의 순 두께(mm )
 : 플랜지 또는 웨브 중 두꺼운 판의 너비(mm )
 : [1.2.1]에 따른 허용 굽힘 응력계수

2. 특별요건

2.1 평판 용골의 최소 두께

2.1.1
평판 용골의 순 두께는 용골 후판의 가장자리로부터 인접한 2.0 m 너비의 선저판의 제공 순 두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용골의 너비는 3장 6절 [7.2.1]에 따른다. 

2.2 만곡부 외판

2.2.1 만곡부의 정의
만곡부의 정의는 1장 4절 [3.8.1]에 따른다.

2.2.2 만곡부 외판의 두께
a) 만곡부 외판의 순 두께는 인접한 선저외판 또는 인접한 선측외판의 제공 순 두께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b) 만곡부 외판의 순 두께  (mm )는 다음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mm )

 : 만곡부 하부에서 계산된 설계 하중조합 SEA-1(6장 2절 [2.1.3] 참조)에 대한 설계 해수압(kNm)
 : 유효 만곡부 곡률 반지름(mm )으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  

 : 곡률 반지름(mm ) (그림1 참조)
∆ : 만곡부 외판의 곡면의 하단(lower turn of bilge)으로부터 가장 외측의 선저 보강재까지의 거

리   (mm ) (그림1 참조) 가장 선외측의 선저 보강재가 만곡부 내에 있는 경우, 이 거리는 0으로 
한다.

∆ : 만곡부 외판의 곡면의 상단으로부터 최하단 선측 보강재까지의 거리(mm ) (그림1 참조) 최하단 
선측 보강재가 만곡부 내에 있는 경우, 이 거리는 0으로 한다.

 : 횡 방향 보강재, 웨브 또는 빌지 브래킷 사이의 거리(mm )

c) 종 방향으로 보강된 만곡부 외판은 규칙적으로 보강된 판으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만곡부 외판 두께는 [1.1.1] 및 
b)에 의한 값 중 작은 값 이상이어야 한다. 빌지 킬은 유효한 종 방향 보강재로서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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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횡 방향으로 연장된 만곡부 외판 최소 두께
판의 이음부가 선측 외판 최하부 보강재 바로 아래의 직선부에 위치하는 경우, 판의 이음부 위치가 최하부 선측 종
늑골 하방 /4 의 값 이하이면, 만곡부 외판에 대해 요구되는 어떠한 두께 증가도 빌지 상방의 인접한 판까지 연장 
할 필요는 없다. 유사하게 판의 이음부 위치가 선외측으로 선저 종늑골을 넘어서 /4 의 값 이하이면, 만곡부 외판
에 대해 요구되는 어떠한 두께 증가도 인접한 선저 외판의 평평한 부분에 대해 적용할 필요 없다.(  및   : 그림 
1 참조)

 

2.2.4 만곡부의 선체외판의 늑골 방식
횡 방향으로 보강된 만곡부 외판에 대해, 종 보강재는 만곡부 외판의 곡률이 시작하는 위치 가깝게 설치되어야 한다. 
종 보강재의 부재치수는 가까이 인접한 보강재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만곡부 외판의 곡면의 하단(lower turn of 
bilge)과 최외곽 선저 보강재 사이의 거리 ∆ 은 일반적으로 최외곽 선저 보강재 2개의 간격의 1/3 이하이어야 
한다. 유사하게, 만곡부 외판의 곡면의 상단과 최하부 선측 보강재 사이의 거리 ∆ 는 일반적으로 2개의 최하부 
선측 종통재 간격의 1/3 이하이어야 한다.(그림 1 참조)

2.3 선측외판

2.3.1 방현재 접촉구역 
[2.3.2]에 따른 방현재 접촉구역 내에 선측외판의 순 두께  (m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mm )

2.3.2 방현재 접촉구역 요건의 적용
적용 범위는 1장 1절 [2.4.3]에 따른 화물창 구역 내의 평형수 흘수  로부터   상방의 0.25   (최소 2.2 
m ) 까지이다.

그림 1  횡 방향으로 보강된 만곡부 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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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측후판

2.4.1 일반사항
현측후판의 최소 폭은 3장 6절 [8.2.4]에 따른다.

2.4.2 용접구조 현측후판
판 전체가 톱사이드 탱크 또는 이중선측 탱크 내에 위치하는 경우, 용접 구조 현측후판의 순 두께는 2.0 m  범위의 
선측외판의 제공 순 두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2.4.3 둥근 현측후판
둥근 현측후판의 순 두께는 다음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인접한 2.0 m  폭 범위의 갑판의 제공 순 두께, 또는
• 인접한 2.0 m  폭 범위의 선측 외판의 제공 순 두께 

2.5 갑판 스트링거판

2.5.1
갑판 스트링거판의 최소 폭은 3장 6절 [9.1.2]에 따른다. 

2.5.2
선체 중앙부 0.6   이내에, 갑판 스트링거판의 순 두께는 인접한 갑판의 제공 순 두께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2.6 파형격벽의 지지구조

2.6.1 일반사항
3장 6절 [10.4]에 따른 격벽의 배치에 대한 요건은 [2.6.2]에서 [2.6.4]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6.2 하부스툴
a) 스툴 정판의 순 두께는 부착된 파형의 요구 값 이상이어야 하고, 연결되는 파형과 최소 동일한 재료 항복강도

이어야 한다. 파형으로부터 스툴 정판의 끝단까지의 연장부는 파형 플랜지의 제공 총 두께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b) 스툴 정판으로부터 파형 깊이의 범위 내에서 스툴 측판의 순 두께는 하단에서 파형격벽 플랜지의 요구 순 두께
의 값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 동일한 재료 항복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c)에 따라 스툴 내부에서 파형 웨브와 
지지 브래킷이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측판의 순 두께는 파형 면재 두께의 90 % 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c) 유조선의 경우 파형 웨브 및 하부스툴 지지 브래킷 사이에 연속성은 스툴 내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대
신하여, 스툴 내부의 하부스툴 지지 브래킷은 파형 웨브의 모든 너클 위치에서 일치하여야 한다.

d) 지지 브래킷의 순 두께는 파형 웨브의 요구 순 두께의 80 %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 동일한 재료 항복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e) 지지 늑판의 순 두께는 내저판과 연결되는 스툴 측판의 요구 순 두께의 값 이상이어야 하며(2부 1장 6절에 따
른 GRAB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최소한 동일 재료 항복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다른 항복강도의 재료가 사
용되는 경우, 요구되는 두께는 3장 1절 [2.2.1]에서 정의된 두 재료의 재료계수  의 비율에 따라서 수정되어야
한다.

f) 하부스툴이 설치된 경우, 격벽 스툴과 내저판의 연결 부위에서 두께 방향 특성 및 강도의 연속성을 위한 배치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규정된 두께 방향 특성을 가진 판에 대한 요건은 3장 1절 [2.5]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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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상부스툴 
a) 스툴 바닥판의 순 두께는 연결되는 파형격벽에 요구되는 값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 동일한 재료 항복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파형격벽으로부터 스툴 바닥판의 끝단까지의 연장부는 파형격벽 플랜지의 제공 총 두께보다 작
아서는 아니 된다. 

b) 스툴 측판 하부의 순 두께는 다음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 [1.1] 에 의한 순 두께
• 아래에서 요구하는 격벽판의 상부 순 두께의 80 %

- [1.2]
- 동일한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2부 1장 3절 [3.1] 또는 2부 2장 3절 [2.2.1]

다른 항복강도의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요구되는 두께는 3장 1절 [2.2.1]에서 정의된 두 재료계수  의 비율에 
따라서 수정되어야 한다.

2.6.4 하부스툴이 없는 파형격벽의 지지구조
a) 파형격벽에 인접한 지지늑판 및 파이프 터널 보의 순 두께는 파형 플랜지 요구 순 두께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한 동일한 재료 항복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파형에 인접한 내저판 및 호퍼탱크는 연결되는 파형과 최소한 동일
한 재료 항복강도의 것이어야 하며, 두께 방향 특성이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지 않을 경우, 3장 1절 [2.5.1]에 
따른 Z 등급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b) 파형 웨브와 일치하게 배치된 브래킷/칼링은 파형 깊이의 0.5배 이상의 깊이를 가져야 하며, 순 두께는 파형 
웨브 순 두께의 80 % 이상이고 최소한 동일한 재료 항복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브래킷/칼링 대신에 쉐더판과 
거싯판에 의해 지지되는 경우, 2부 1장 3절 그림 5의 거싯판의 높이  는 최소한 파형 깊이 이상이어야 한
다. 거싯판은 파형 플랜지와 일치하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파형 플랜지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거싯판 및 쉐
더판의 순 두께는 파형 플랜지 순 두께의 각각 100 % 및 80 % 이상이며 최소한 동일한 재료 항복강도의 것이
어야 한다.

2.7 선미 격벽

2.7.1
선미관 관통부 부위의 선미 격벽의 순 두께는 격벽 요구 순 두께의 1.6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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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보강재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3장 7절 [1.4.3]에 따른 유효 전단 깊이(mm )
 : 3장 7절 [1.1.2]에 따른 유효 굽힘 스팬(m )
 : 3장 7절 [1.1.3]에 따른 유효 전단 스팬(m )
 : 6장 2절에 정의된 설계 하중세트에 대한 설계압력으로서 3장 7절 [3.2]에 따른 하중 계산점에서의 값이

다.(kNm )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비손상 상태인 경우 :
• = 0.90 : 산적화물선 화물창의 내저판 또는 빌지 호퍼탱크 경사판에 부착되는 보강재인 경우
• = 1.00 : 기타의 경우

• 침수상태인 경우 : 
• = 1.00 : 허용기준 AC-S 에 따른 선수 격벽인 경우
• = 0.95 : 허용기준 AC-SD 에 따른 선수 격벽인 경우
• = 1.15 : 구획의 기타 수밀경계인 경우

1. 면외압력을 받는 보강재

1.1 항복검토

1.1.1 웨브판
보강재의 최소 순 웨브 두께  (mm ) 는 다음 식에 의한 모든 적용 가능한 설계 하중조합(2절 [2.1.3] 참조)의 값 
중 최댓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단,  는 1.0 이하이어야 한다.

   : 전단력 분포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양단 고정단인 연속된 보강재 : 

  = 0.5 : 수직 보강재의 상단, 수평 보강재
  = 0.7 : 수직 보강재의 하단

⦁감소 고정단, 변동 하중 또는 격자구조의 일부인 보강재인 경우. [1.2]에 따른다.

    : 설계 하중조합에 대한 허용 전단 응력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0.75  : 허용기준 AC-S 인 경우
  = 0.90  : 허용기준 AC-SD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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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단면계수
최소 순 단면계수  (cm ) 는 다음 식에 의한 모든 적용 가능한 설계 하중조합(2절 [2.1.3] 참조)의 값 중 최댓값보
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cm ), 단,   는 1.0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굽힘 모멘트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양단 고정단인 연속된 보강재 : 

  = 12 : 수평 보강재 및 수직 보강재의 상단
  = 10 : 수직 보강재의 하단 

⦁감소 고정단, 변동 하중 또는 격자 구조의 일부인 보강재인 경우 [1.2]에 따른다. 

    : 설계 하중조합에 대한 허용 전단 응력계수로서 표 1에 따른다.

   : 6장 2절에 따른 선체거더 굽힘 응력 ( )으로서, 3장 7절 [3.2]에 따른 하중 계산점의 값이다.
    : 계수로서 표 2에 따른다.
    : 계수로서 표 2에 따른다.
  m ax  : 계수로서 표 2에 따른다.

선체거더 굽힘응력  의 부호 면외 하중이 
작용하는 방향

계수 

인장(+) 보강재 측
    

ㅣㅣ
max 이하일 것압축(-) 판 측

인장(+) 판 측
 max압축(-) 보강재 측

표 1  

허용기준 구조부재   max

AC-S
종강도 부재 0.85 1.0 0.75

횡 부재 또는 수직부재 0.75 0 0.75

AC-SD
종강도 부재 1.0 1.0 0.9

횡 부재 또는 수직부재 0.9 0 0.9

표 2   ,   및   m 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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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보강재의 그룹
[1.1.1] 및 [1.1.2]의 요건에 따른 보강재의 치수는 1차 지지부재 사이의 단일 보강된 패널에 대한 동일 치수의 보강
재가 순차적으로 배치되는 그룹화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결정될 수 있다. 
그룹의 치수는 다음 중 큰 값으로 하여야 한다.

• 그룹 내 모든 보강재의 요구치수의 평균
• 그룹 내 어느 하나의 보강재에 대한 최대 요구치수의 90 %

1.1.4 다른 재료의 판 및 보강재
보강재의 규격 최소 항복응력이 부착판의 규격 최소 항복응력을 35 % 이상 초과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Nmm )

   : 보강재 재료의 규격 최소 항복응력(Nmm )
   : 부착판 재료의 규격 최소 항복응력(Nmm )
 : 6장 2절 [1.1]에 따른 선체거더 굽힘응력(Nmm )으로서, 는 0.4     이상이어야 한다.
 : 보강재의 면재/자유단에서의 순 단면계수(cm )
 : 보강재의 부착판에서의 순 단면계수(cm )
 ,  : 표 2에 따른 계수

1.2 보 해석 

1.2.1 직접해석 
감소 고정단, 변동 하중 또는 격자의 일부가 되는 순 특성을 사용하는 보강재의 최대 굽힘응력   및 최대 전단응력 
 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직접 계산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정적, 동적압력 및 힘의 분포 
• 중간지지(예 : 갑판, 거더 등)의 수 및 위치
• 보강재의 양단 및 중간지지에서 고정조건
• 중간 스팬에서 보강재의 기하학적 특성

1.1.2 응력기준
계산된 응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  

 ,  ,   : 계수로서 [1.1.1] 및 [1.1.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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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1차 지지부재 및 필러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6장 2절에 따른 고려하는 설계 하중조합의 설계압력으로서 3장 7절 [4.1.1]에 따른 하중 계산점에서의 값
이다.(kNm )

 : 3장 7절 [1.1.6]에 따른 유효 굽힘 스팬(m)
 : 3장 7절 [1.1.7]에 따른 유효 전단 스팬(m)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비손상 상태인 경우 :
• = 0.90 : 산적화물선 화물창의 내저판 또는 빌지 호퍼탱크 경사판에 부착되는 1차 지지부재인 

경우
• = 1.00 : 기타의 경우

• 침수상태인 경우 : 
• = 1.00 : 허용기준 AC-S 에 따른 선수 격벽인 경우
• = 0.95 : 허용기준 AC-SD 에 따른 선수 격벽인 경우
• = 1.15 : 구획의 기타 수밀경계인 경우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 절의 요건은 면외압력 및 집중하중을 받는 1차 지지부재, 집중하중 및 압축 축 하중을 받는 필러에 대하여 적용
한다. 특정하중을 받는 부재에 대해서는 항복 검토가 수행되어야 한다.

2. 화물창 구역 내의 1차 지지부재

2.1 침수상태

2.1.1
이 항의 요건은 외판 또는 탱크 경계를 제외하고, 침수상태에 있어서 면외압력을 받는 수밀경계의 1차 지지부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침수상태에 대한 검증은 6장 2절에 따른 적절한 설계 하중조합과 [3.2]에 따른 치수요건에 대한 압력 및 선체거더하
중을 이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2 산적화물선

2.2.1 길이 150 m 이상의 산적화물선
화물창 구역 내에 1차 지지부재의 치수는 7장에 따른 유한요소 해석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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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길이 150 m 미만의 산적화물선
화물창 구역 내에 1차 지지부재의 치수는 2부 1장 4절 [4]에서 주어진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를 대신하여, 부
재의 치수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직접강도평가에 따라 검증될 수 있다.

2.3 유조선

2.3.1
화물창 구역 내에 1차 지지부재의 치수는 2부 2장 3절 [1]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고, 7장에 따른 유한요소 해석으
로 검증하여야 한다.

3. 화물창 구역 바깥의 1차 지지부재

3.1 적용

3.1.1
이 항의 요건은 선수/선미 및 기관구역 내의 면외압력을 받는 1차 지지부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3.2 치수요건

3.2.1 순 단면계수
면외압력을 받는 1차 지지부재의 순 단면 계수  (cm ) 는 다음 식에 의한 모든 적용 가능한 설계 하중조합(2절 
[2.1.3] 참조)의 값 중 최댓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cm )

  : 표 2에 따른 굽힘 모멘트 분포계수 
   : 표 1에 따른 허용 기준세트에 대한 허용 굽힘 응력계수

3.2.2 순 전단면적
면외압력을 받는 1차 지지부재의 순 전단 면적     (cm ) 은 다음 식에 의한 모든 적용 가능한 설계 하중조
합(2절 [2.1.3] 참조)의 값 중 최댓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cm )

  : 표 2에 따른 전단력 분포계수 
    : 표 1에 따른 허용 기준세트에 대한 허용 전단 응력계수

허용기준 1차 지지부재에 부착된 구조  및 

AC-S 갑판 및 플랫을 포함한 모든 경계 0.70

AC-SD 갑판 및 플랫을 포함한 모든 경계(1) 0.85

표 1  1차 지지부재의 허용 굽힘 및 전단응력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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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및 경계조건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 분포계수

(하중이 변하는 경우 
스팬 중간에서의 하중을 기초로 함)

위치 1




2


-

3


하중모델
1

지지
2

필드
3

지지

A
12.0
0.50

24.0
-

12.0
0.50

B
-

0.38
14.2

-
8.0
0.63

C
-

0.50
8.0
-

-
0.50

D
15.0
0.30

23.3
-

10.0
0.70

E
-

0.20
16.8

-
7.5
0.80

F
-
-

-
-

2.0
1.0

비고 
1. 지지점에 대한 굽힘 모멘트 계수  는 1차 지지부재에 대한 유효 굽힘 스팬의 끝단으로부터 0.2  거리에 걸

쳐 적용할 수 있다.
2. 지지점에 대한 전단력 분포계수 는 1차 지지부재에 대한 유효 전단 스팬의 끝단으로부터 0.2  거리에 걸쳐 

적용할 수 있다.
3.  및  의 적용 :

유효 스팬의 끝단으로부터 0.2  내의 단면계수 요건은 해당  및  를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는 12 이하여야 한다. 
스팬 중간의 단면계수는  = 24 또는  중 작은 값을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유효 스팬의 끝단으로부터 0.2  내의 전단 면적 요건은  = 0.5, 해당  또는  중 큰 값을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모델 A 부터 F 의 경우, 의 값은 0.2 에서 스팬 중간 방향으로 스팬 중간에서 0.5  로 점차적으로 경감
시킬 수 있다. 이때  는  또는  중 큰 값이다.

표 2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 계수,   및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6 장 선체 국부 구조치수 1 부 6 장 6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389

3.3 진보된 계산방법

3.3.1 직접계산
복합 격자 구조가 채택되는 경우 또는 크로스타이가 선측외판의 1차 지지부재에 설치되는 경우, 치수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직접계산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정적, 동적압력 및 힘의 분포 
• 중간지지(예 : 갑판, 거더 등)의 수 및 위치
• 보강재의 양단 및 중간지지에서 고정조건
• 중간 스팬에서 보강재의 기하학적 특성

3.3.2 해석기준
계산된 응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   

  :  을 기초로 한 전단응력(Nmm )
  :  을 기초로 한 수직응력(Nmm )
 ,   : 계수로서 [3.2]에 따른다. 

4. 필러

4.1 압축 축 하중을 받는 필러

4.1.1 기준
필러에 작용하는 최대 축 방향 압축하중  (kN) 은 다음 식에 의한 모든 적용 가능한 설계 하중조합(2절 [2] 참
조)의 값 중 최댓값으로 한다.

                (kN)

  : 지지하는 면적의 평균 폭(m )
  : 지지하는 면적의 평균 길이(m )
   : 해당되는 경우, 필러 상부로부터 축 방향 하중을 포함하는 필러의 축 방향 하중(kN)
   : 필러의 순 단면적(cm )

필러의 좌굴 검토는 8장 4절 [5.1]에 따르며 8장 5절 [3.1]의  (Nmm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Nmm )

4.2 축 방향 인장하중을 받는 필러

4.2.1 기준
축 방향 인장하중을 받는 필러 및 1차 지지부재는 [3.3.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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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편 1부 7장

 직접강도해석

제 1 절  강도평가

제 2 절  화물창구조 강도해석

제 3 절  국부구조 강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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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강도평가

1. 일반

1.1 적용

1.1.1   
이 장에서는 유한요소 해석을 사용하여 선체구조의 치수를 평가하는 요건으로서 길이 150 m  이상의 선박에 적용하
는 요건을 규정한다. 

1.1.2
유한요소 해석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a) 종 방향 선체거더 구조 부재, 1차 지지구조 부재 및 격벽의 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화물창해석 
b) 국부구조 상세에서의 상세 응력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상세 요소분할 해석(fine mesh analysis)
c) 9장에 따른 구조 상세의 피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매우 상세한 요소분할 해석(very fine mesh analysis)

1.1.3
유한요소 해석에 의한 강도평가는 다음의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치수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 화물창 구조해석은 2절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국부 구조해석은 3절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1.4
유한요소 해석에 기반을 둔 강도평가는 전체 화물창 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5
해석은 다음을 검증하기 위함이다.

a) 응력수준은 항복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b) 판 및 보강된 패널의 좌굴 능력은 8장에 따른 좌굴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c) 구조 상세의 피로 능력은 9장에 따른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1.1.6
유한요소 해석의 최소 요건을 보여주는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2. 순 치수

2.1 순 치수 적용

2.1.1
화물창 유한요소 해석, 국부 상세요소분할 유한요소 해석 및 매우 상세한 요소분할 해석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은 3
장 2절 표 1에 규정된 부식 추가를 적용하는 순 치수 방법에 기초하여야 한다. 모든 좌굴 능력 평가는 3장 2절 표 
1에 규정된 부식 추가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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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한요소 종류

3.1 사용된 유한요소 종류

3.1.1
구조평가는 3차원 구조 모델의 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유한요소 해석에 사용되는 유한요소의 일
반적인 종류들은 표 1과 같다. 

그림 1  유한요소 해석의 흐름도

유한요소의 종류 설명

봉(또는 트러스) 요소
축 강성만을 갖으며 요소의 전 길이에 걸쳐 동일한 단면적을 갖는 선 
요소

보 요소
축, 비틀림, 두 방향 전단 및 굽힘강성을 갖고 요소의 전 길이에 걸쳐 
동일한 단면특성을 갖는 선 요소

쉘(또는 판) 요소 면내 및 면외 굽힘강성을 갖는 동일한 두께의 쉘 요소

표 1  유한요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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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2절점 선 요소와 4절점 쉘 요소들은 선체구조를 구현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장에 주어진 요소분할 요건
들은 이들 요소들이 유한요소 모델에 사용된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더 높은 차수의 요소들이 사용될 수 
있다.

4. 결과의 제출

4.1 상세 보고서

4.1.1
규정된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설계자/건조자는 구조해석의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a) 날짜와 버전을 포함하는 사용된 도면 리스트
b) 도면과 대비한 모든 모델링 가정, 구조의 기하학적 형상 및 배치의 모든 차이를 포함하는 구조 모델링에 대한 

상세한 설명
c) 정확한 구조 모델링과 할당된 특성(두께 또는 단면 특성)을 설명하는 그림
d) 모델링에 쓰인 물성치, 판 두께, 보 특성 등의 세부 사항
e) 경계조건의 상세
f) 계산된 선체거더 전단력, 굽힘 모멘트 및 비틀림 모멘트 분포를 대상으로 검토된 모든 적하상태의 상세
g) 적용하중의 상세, 개별 및 전체 적용하중이 정확함을 확인
h) 적용된 하중 하에서 구조 모델의 정확한 거동을 보여주는 그림과 결과
i) 전체 및 국부 처짐의 요약과 그림
j) 어느 부재에서도 설계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요약 및 충분한 응력 분포도
k) 판과 보강 패널의 좌굴해석과 결과
l) 설계기준에 만족 여부를 보여주는 도표화 된 결과
m) 필요 시, 설계 기준에 만족함을 보여주는 변경된 응력 평가 결과, 좌굴 및 피로 특성을 포함하는 구조 개정안
n) 버전 및 날짜를 포함하는 유한요소 컴퓨터 프로그램의 참고 자료

5. 컴퓨터 프로그램

5.1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

5.1.1
굽힘, 전단, 축 및 비틀림 변형의 조합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1장 3절에 적합한 모든 유한요소 계산 
프로그램은 선체구조의 응력과 변형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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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화물창 구조해석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호에 대해서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4장 4절에 따른 허용 수직 정수중 굽힘 모멘트(kNm ) 
  : 4장 4절에 따른 호깅 또는 새깅 상태에서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kNm ) 
  : 4장 4절에 따른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kNm )
  : 4장 4절에 따른 항해 상태에서의 파랑 비틀림 모멘트(kNm ) 
  : 4장 4절에 따른 고려하는 격벽 위치에서의 허용 가능한 정수중 전단력(kN)
  : 4장 4절에 따른 수직 파랑 전단력(kN)
      : 중앙부 화물창의 선미 및 선수격벽 각각의 X 좌표
   : 유한요소 모델의 후단 지지점의 X 좌표
 for   : 유한요소 모델의 전단 지지점의 X 좌표
 : 특설늑골 위치  의 X 좌표
  : [4.4.6]에 따른 중앙 화물창의 후방격벽에서의 수직 전단력
  : [4.4.6]에 따른 중앙 화물창의 전방격벽에서의 수직 전단력
    : [4.3.3]에 따른 중앙 화물창의 후방격벽에서의 목표 전단력
   : [4.3.3]에 따른 중앙 화물창의 전방격벽에서의 목표 전단력

1. 목적 및 범위

1.1 일반

1.1.1
화물창 구조강도해석은 화물창 구역 내의 종 방향 선체거더 구조 부재, 1차 지지부재 및 격벽의 치수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이 절에서는 화물창 구조강도해석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다.

1.1.2
화물창 구조강도해석은 최후방 화물창의 후방격벽과 선수격벽을 포함하는 화물창 구역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평가구역은 [5.1.1]에 따른다.

1.1.3
유한요소 구조평가 및 하중 적용을 위하여, 화물창 구역은 그림 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선박의 길이 및 화물창 배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음의 화물창 구역을 포함한다.

•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
• 선수 화물창 구역
• 선미 화물창 구역
• 최전방 화물창
• 최후방 화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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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유한요소 구조평가를 위한 화물창 구역의 정의

• 선수 화물창 구역의 화물창은 최전방 화물창을 제외하고 종 방향 중심 위치가 AE 로부터 0.7  의 전방에 있는 
화물창을 말한다.

•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의 화물창은 종 방향 중심 위치가 AE 로부터 0.3  과 0.7   사이에 있는 화물창을 말
한다.

• 선미 화물창 구역의 화물창은 최후방 화물창을 제외하고 종방향 중심위치가 AE 로부터 0.3 의 후방에 있는 화
물창을 말한다.

• 최전방 화물창은 화물창 구역의 가장 앞쪽 위치에 있는 화물창을 말한다.
• 최후방 화물창은 화물창 구역의 가장 뒤쪽 위치에 있는 화물창을 말한다.

1.2 화물창 구조강도해석 절차

1.2.1 절차 설명

유한요소 해석은 다음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모델: 다음을 포함하는 3개 화물창 모델 :
• [2.2]에 따른 범위
• [2.3]에 따른 유한요소 종류
• [2.4]에 따른 구조 모델링

• [2.5]에 따른 경계조건 
• [3]에 따른 유한요소 하중조합
• [4]에 따른 하중적용
• [5.1]에 따른 평가구역
• [5.2] 및 [5.3]에 따른 강도평가

1.2.2 중앙 화물창의 정의
유한요소 해석의 목적을 위하여, 중앙 화물창은 3개 화물창 모델 길이의 유한요소 모델의 가운데 화물창으로 정의한
다.
최전방 및 최후방 화물창 평가의 경우, 중앙 화물창은 각각 최전방 화물창 또는 슬롭탱크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
는 최후방 화물창을 의미한다.

1.2.3 치수평가
치수평가는 고려하는 화물창에 적용하는 4장 8절에 따른 유한요소 하중조합을 사용하여 각 개별 화물창에 대하여 1
절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유한요소 해석 결과는 [5.1.1]에 따른 고려하는 화물창의 평가구역에 적용한다.
판, 보강재와 수평 스트링거를 포함하는 각각의 횡격벽 구조 부재는 2개 화물창 유한요소 해석 결과를 고려하여 평
가하여야 한다. 즉, 고려하는 격벽의 전방 화물창 또는 후방 화물창의 해석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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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 모델

2.1 모델링하여야 하는 부재

2.1.1 
다음을 포함한 종 방향 및 횡 방향의 모든 주요 구조 부재에 대하여 모델링을 하여야 한다.

• 내측판 및 선체외판
• 갑판
• 이중저 늑판 및 거더
• 횡 및 수직 특설 늑골
• 창구코밍
• 스트링거
• 횡 및 종격벽 구조
• 기타 1차 지지부재
• 선체거더 강도에 기여하는 기타 구조 부재

웨브 보강재를 포함하는 구조물의 모든 판과 보강재는 모델링하여야 한다. 1차 지지부재의 강도에 기여하는 브래킷 
및 [2.4.2]에서 규정한 전형적인 요소분할 크기( × ) 이상의 크기인 브래킷은 모델링하여야 한다.

2.2 모델의 범위

2.2.1 종 방향 범위
최전방 및 최후방 화물창 모델을 제외하고,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의 종 방향 범위는 3개 화물창 길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모델 끝단부에서의 횡격벽은 모델링하여야 한다. 파형 횡격벽이 설치된 경우, 모델은 모델의 끝단부에서 탱크/
화물창격벽 스툴의 선수미 구조를 포함하여야 한다. 모델의 끝단부에서의 특설늑골은 모델링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형상을 갖는 선박의 중앙부 화물창 구역의 전형적인 유한요소 모델을 그림 3 및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최전방 및 최후방 화물창은 다음과 같이 유한요소 모델의 가운데에 위치하여야 한다. 

• 최전방 화물창 : 2번 화물창의 후방격벽으로부터 선박의 최전방 단면(기선으로부터 강력갑판까지 연속으로 유지
되는 보강 링 또는 특설늑골을 가진 단면)까지

• 최후방 화물창 : 기관실의 후방격벽으로부터 N-1번 화물창의 전방격벽까지( 은 화물창의 수 또는 선수에서 선
미로 부여된 화물창 번호의 세트)

서로 다른 형상을 갖는 선박의 최전방 및 최후방 화물창 구역의 유한요소 모델의 예를 그림 5 및 그림 6에 나타내
었다.

2.2.2 선체형상의 모델링
일반적으로, 유한요소 모델은 선체형상의 기하학적 형상을 나타낸다.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에서, 유한요소 모델은 
중앙 화물창이 각주 형상(prismatic shape)을 가진 각주 형이다.
최전방 화물창 모델에서, 선수부의 중앙에서 [2.2.1]에 정의된 모델 단부까지의 횡단면의 선수 선체형상은 단순화된 
형상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선수부의 중앙에서 모델 단부까지의 횡단면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선수부 모델 단부까지 
확장할 수 있다.
최후방 화물창 모델에서, 기관구역 중앙의 후방쪽 선체형상은 단순화된 형상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기관구역의 중앙
에서의 횡단면은 그림 2에서와 같이 기관구역의 후방격벽까지 확장할 수 있다.
선체형상이 확장에 의해 모델링된 경우, 고려하는 구역(선수부 또는 기관구역)의 중앙에 위치한 횡단면의 기하학적 
특성이 단순화된 모델에 복사되어야 한다. 횡방향 특설늑골은 선수부 또는 기관구역내의 횡방향 특설늑골과 같은 특
성으로 확장된 부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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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전방 및 최후방 화물창 모델의 선체형상 단순화

2.2.3 횡 방향 범위

선박의 좌현 및 우현 모두를 모델링하여야 한다.

2.2.4 수직 방향 범위
선박의 전 깊이는 해당하는 경우 상갑판 상부의 1차 지지부재, 트렁크, 선수루 및/또는 창구코밍을 포함하여 모델링
하여야 한다. 
선루 또는 기관구역 위치의 갑판실 및 불워크는 모델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 

2.3 유한요소 종류

2.3.1
판은 쉘 요소로 모델링하여야 한다.

2.3.2
모든 보강재는 축, 비틀림, 두 방향 전단 및 굽힘 강성을 갖고 있는 보 요소로 모델링하여야 한다. 중립축의 편심은 
모델링하여야 한다.

2.3.3
1차 지지부재 및 브래킷의 면재는 봉 또는 보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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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라막스 유조선의 화물창 모델의 예 (전폭 모델의 우현측만을 표시)

VLCC의 화물창 모델의 예 (전폭 모델의 좌현측만을 표시)

석유제품 운반선의 화물창 모델의 예 (전폭 모델의 좌현측만을 표시)
그림 3  유조선의 중앙부 구역 내의 3개 화물창 모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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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화물선의 화물창 모델의 예(전폭 모델의 좌현측만을 표시)
그림 4  산적화물선의 중앙부 구역 내의 3개 화물창 모델의 예

그림 5  유조선의 최전방 화물창 구조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의 예

그림 6  산적화물선의 최후방 화물창 구조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의 예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7 장 직접강도해석 1 부 7 장 2 절

402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그림 7  특설늑골의 전형적인 유한요소 분할

그림 8  횡격벽의 전형적인 유한요소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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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구조 모델링

2.4.1 종횡비
쉘 요소의 종횡비는 일반적으로 3 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삼각형 쉘 요소의 사용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높
은 응력이나 급격한 응력 변화가 예상되는 부위의 쉘 요소 종횡비는 1에 가깝게 유지되어야 하고 삼각형 요소의 사
용은 피해야 한다.

2.4.2 요소 분할
쉘 요소 분할은 실행 가능한 한 보강구조 시스템을 따라야 하며, 이런 이유로 보강재 사이의 실제 패널이 표현되어
야 한다. 일반적으로, 쉘 요소 분할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a) 모든 종 보강재 사이에 하나의 요소(그림 7 참조) 
종 방향으로, 요소 길이는 1차 지지부재 사이에 3개의 요소를 최소로 하며 종 보강재 간격의 두 배를 넘지 않
아야 한다. 

(b) 횡격벽상의 모든 보강재 사이에 하나의 요소(그림 8 참조) 
(c) 횡 및 수직 방향 특설늑골, 크로스타이 및 스트링거의 모든 웨브 강재 사이에 하나의 요소(그림 7 및 그림 9 

참조) 
(d) 이중저 거더, 늑판, 횡 방향 특설늑골, 수직 방향 특설늑골 그리고 횡격벽의 수평 스트링거의 깊이 방향으로는 

적어도 3개의 요소로 분할한다. 웨브 깊이가 작은 크로스타이, 갑판 트랜스버스 그리고 제수 종/횡격벽의 수평 
스트링거의 경우, 적어도 매 웨브 보강재 사이에 1개의 요소가 배치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깊이 방향으로 2개
의 요소로 분할할 수 있다.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경우, 선측늑골의 깊이 방향으로 1개의 요소로 분할할 수 
있다. 인접 구조의 요소 분할 크기는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e) 호퍼 및 톱사이드 탱크 내 특설늑골의 요소 분할은 그림 7에서와 같이 웨브 링 개구 형상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상세해야한다.

(f) 1차 지지부재의 대형 브래킷 자유변의 곡률 형상은 기하학적 불연속 때문에 응력이 비현실적으로 높게 나오지 
않도록 모델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강재 간격과 같은 요소 분할 크기는 허용할 수 있다. 브래킷 토우는 
브래킷 암의 모델링 길이가 실제 브래킷 암 길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가까운 절점에서 종료시킬 수 
있다. 브래킷 플랜지는 그림 10에서와 같이 판에 연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플랜지가 테이퍼되는 부분의 모델링
은 [2.4.8]에 따른다. 그림 10은 허용할 수 있는 요소 분할의 예를 보여준다. 3절에 서와 같이, 브래킷 토우에
서의 응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요소를 더 상세하게 분할하여야 한다.

2.4.3 더 상세한 요소 분할
기하학적 형상을 화물창 모델에서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및 응력이 화물창 요소 분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만족하는 치수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더 상세한 요소 분할을 이러한 형상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서 
요구되는 요소 분할의 크기는 기하학적 형상에 의해 지배된다. 이러한 경우, [2.4]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동등한 지
역 내에서의 평균응력은 [5.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림 9  횡격벽의 수평 스트링거의 전형적인 유한요소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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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횡 방향 특설늑골의 주 브래킷에 대한 전형적인 유한요소 분할

2.4.4 파형격벽
스툴 내부의 다이어프램, 지지구조 및 스툴 판의 내부 종 / 수직 보강재들도 모델에 포함하여야 한다. 모델링은 다음
과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a) 파형은 파형의 기하학적 형상과 동일하게 모델링되어야 한다.
b) 파형의 플랜지 및 웨브에 대한 요소 분할은 일반적으로 스툴 내부의 보강재 간격을 따른다. 
c) 파형 종격벽의 요소 분할은 선체거더 수직 전단력에 대한 수정이 [4.4.7]에 따라 적용되는 횡 방향 특설늑골의 

종 방향 위치에 따라야 한다.
d) 파형에서의 요소 분할의 종횡비는 2를 넘지 않아야 하며, 최소 플랜지 폭 및 웨브 높이에 대하여 2개의 요소 

분할되어야 한다. 
e) 파형과 스툴 간의 요소 분할이 일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파형과 연결되는 스툴의 요소 분할을 조정할 수도 

있다. 
f) 상부 및 / 또는 하부스툴이 없는 파형격벽의 경우, 모델에서 기하학적 형상을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조정은 

파형 및 1차 지지부재의 형상과 위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보강재 및 
판 이음(seam)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g) 파형격벽에 액체 화물 또는 평형수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1 mm 의 단면적을 가지는 더미 봉 요소(dummy 
rod element)는 플랜지 및 웨브 사이의 파형 너클에서 모델링되어야 한다. 더미 봉 요소는 아래의 구조의 교
차점 과 가장 가까운 2 곳의 파형 너클에서 최소로 적용되어야 한다.

• 횡 및 종격벽
• 횡격벽 및 내측 종격벽
• 횡격벽 및 선측외판

h) 다이아프램 상의 맨홀은 [2.4.9]에 따라 모델링되어야 한다.

2.4.5
그림 11부터 그림 14는 화물창 구조의 모델링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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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산적화물선 화물창 구조의 모델링 예

그림 12 석유제품운반선의 파형횡격벽 구조의 모델링 예

그림 13  유조선 화물탱크 구조의 모델링 예 (Aframax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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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VLCC 및 석유제품운반선 화물탱크 구조의 모델링 예

2.4.6 스닙 보강재
불연속 보강재는 연속 보강재로 모델링하여야 한다. 즉, 스닙단에서의 웨브 높이의 감소는 모델링하지 않는다.

2.4.7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는 모델링하여야 한다. 이들 보강재들이 주요한 유한요소 분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조
정 거리가 고려하는 보강재 간격의 0.2 배를 넘지 않도록 가까운 절점을 따라 선 요소를 배치한다. 계산된 응력 및 
좌굴 사용계수는 이러한 조정에 대하여 수정할 필요는 없다. 플랜지와 평행한 대형 브래킷, 갑판 트랜스버스 및 스트
링거의 좌굴 보강재는 모델링하여야 한다. 이들 보강재는 봉 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 할 수 있다. 

2.4.8 1차 지지부재의 면재
1차 지지부재 및 브래킷의 면재의 곡선 부분에서의 유효 단면적은 3장 7절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면재의 테이퍼 
부분을 나타내는 봉 또는 보 요소의 단면적은 해당 요소 길이에서의 면재의 평균 단면적을 기초로 한다. 

2.4.9 개구부
1차 지지부재의 웨브에서 개구 및 맨홀을 나타내는 방법은 표 1에 따른다. 맨홀은 크기에 관계없이 적절한 요소를 
제거하여 모델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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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모델링 여부 해석

/ < 0.5 및 g < 2.0 개구를 모델링할 필요가 없다. 3절 [3.1.1]에 의한 심사절차에(screening)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맨홀

적절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개구 
형상을 모델링하여야 한다.

/ ≥ 0.5 또는 g ≥ 2.0 개구 형상을 모델링하여야 한다. 3절 [2.1.1]에 따른 상세분할해석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비고)
  : 다음 식에 의한 값

 







  



 




  : 1차 지지부재 웨브의 길이 방향과 평행한 개구의 길이(m , 그림 15 참조)
     개구부 간 거리  가 0.25  보다 작은 연속된 개구의 경우, 길이  는 그림 16과 같이 개구를 가로 지르

는 길이로 취하여야 한다. 
  : 웨브의 깊이 방향과 평행한 개구의 높이(m , 그림 15 및 그림 16 참조)
  : 개구가 위치한 1차 지지부재 웨브의 높이(m , 그림 15 및 그림 16 참조)

표 1  1차 지지부재 웨브에서의 개구의 표현

그림 15  웨브 내의 개구

그림 16     인 연속된 개구에 대한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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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계조건

2.5.1 일반
이 절에 기술된 모든 경계조건은 4장 1절의 전체 좌표계에 따른다.

2.5.2 적용
[2.5.3]에 따른 경계조건은 화물창 구역의 화물창 유한요소 해석에 적용한다.

2.5.3 경계조건
경계조건은 모델 단부, 절점 구속 및 단부 보에서 강체 연결로(rigid link) 구성되어 있다. 강체 연결은 모델 단부에
서의 종부재 상의 절점을 선체 중심선 상의 중립축에 있는 독립 절점과 연결한다. 최전방 화물창을 제외한 화물창 
모델의 단부에 적용하는 경계조건은 표 2에 따른다.
최전방 화물창의 경우, 화물창 모델의 단부에 적용하는 경계조건은 표 3에 따른다.

위치
병진 회전

     

후단

독립 절점 - 고정 고정  - -

횡단면
- 강체 연결 강체 연결 강체 연결 - -

단부 보, [2.5.4] 참조

전단

독립 절점 - 고정 고정 고정 - -

중심선과 내저판의 교차점 고정 - - - - -

횡단면
- 강체 연결 강체 연결 강체 연결 - -

단부 보, [2.5.4] 참조

(비고)  (1) [-]는 구속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함 (자유)
      (2) 그림 17 참조

표 2  최전방 화물창 모델을 제외한 모델 단부에서의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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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병진 회전

     

후단

독립 절점 - 고정 고정 고정 - -

중심선과 내저판의 교차점 고정 - - - - -

횡단면
- 강체 연결 강체 연결 강체 연결 - -

단부 보, [2.5.4] 참조

전단

독립 절점 - 고정 고정  - -

횡단면 - 강체 연결 강체 연결 강체 연결 - -

(비고)  
(1) [-]는 구속이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함 (자유)
(2) 그림 17 참조
(3) 전단에서의 경계 구속은 기선으로부터 강력갑판까지 연속으로 유지되는 최전방의 보강 링 또는 특설늑골에 

위치하여야 한다.

표 3  최전방 화물창 모델의 모델 단부에서의 경계조건

그림 17  모델 단부 단면에 적용된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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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단부 구속 보
단부 구속 보는 모든 종 방향 연속 구조 부재 및 산적화물선의 크로스갑판을 따라 모델의 양쪽 단부 단면에서 모델
링되어야 한다.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에 대한 한쪽 단부에서의 단부 보의 예는 그림 18과 같다.

그림 18  산적화물선에 대한 단부 구속 보

보의 특성은 전후단 단면에서 각각 계산되어야 하며, 모든 보는 양단부 단면에서 다음과 같이 동일한 특성을 갖는다.

• 순 관성 모멘트 :     =     =     = 순 치수 모델의 전후단 횡단면의 수직 선체거더 관성 
모멘트의 1/25

• 순 횡단면적  :     및     = 순 치수 모델의 전후단 횡단면의 단면적의 1/80

    : 보 요소의 Y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m )
    : 보 요소의 Z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m )
     : 비틀림 관성(m )
         : 보 요소의 Y 방향 전단 면적(m )
    : 보 요소의 Z 방향 전단 면적(m )

3. 유한요소 하중조합

3.1 설계 하중조합

3.1.1 유한요소 하중조합 정의
유한요소 하중조합은 주어진 동적 하중상태와 관련된 적하상태, 흘수, 정수중 굽힘 및 전단력의 값으로 정의된다.

3.1.2 강제 하중조합
화물창 구조해석의 경우, 4장 8절에 따른 설계 하중조합을 고려하는 선박의 종류와 고려하는 화물창 구역에 따라 사
용하여야 한다. 
4장 8절에 따른 각 설계 하중조합은 4장 2절에 주어진 적하상태 및 동적 하중상태로 구성된다. 각 하중조합에는 구
조 중량, 내 / 외부 압력 및 선체거더 하중을 적용하여야 한다. 항해상태의 경우, 정적 및 동적 하중상태(S + D)가 적
용된다. 항내 및 탱크시험상태의 경우, 정적 하중상태(S)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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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추가적인 적하상태
설계자에 의해 규정된 적하상태가 4장 8절에 주어진 하중조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러한 추가적인 적하상
태를 [4]의 절차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4. 하중적용

4.1 일반사항

4.1.1 구조중량
선체구조의 중량 효과는 정적하중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적하중에는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강재의 비중은 4장 6
절에 따른다.

4.1.2 부호규칙
이 절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굽힘 모멘트 및 전단력의 부호는 4장 1절에 정의된 부호규칙에 따른다.

4.2 외부 및 내부하중

4.2.1 외부압력
외부압력은 4장 5절에 따라 각 하중상태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외부압력은 정수압, 파랑압력 및 그린파랑압력
을 포함한다.
그린파랑압력에 의해 창구덮개에 작용하는 힘은 해당 창구코밍의 상단을 따라 분포되어야 한다. 창구덮개에 작용하
는 전체 힘은 4장 5절 [5]에 따른 창구덮개에 작용하는 그린파랑압력의 합으로 결정한다. 전체 힘은 평균 선하중을 
사용하여 창구코밍의 전체 길이에 분포하게 된다. 창구덮개 자중의 영향은 선체구조에 작용하는 하중으로는 무시하
여야 한다.

4.2.2 내부압력
내부압력은 4장 7절 표1에 따른 설계하중 시나리오에 대하여 4장 6절에 따라 각 하중상태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
다. 내부압력은 정적 건화물 및 액체 화물, 평형수 및 기타 액체압력, 압력도출 밸브의 설정압과 가속도에 의한 건화
물 및 액체 화물, 평형수 및 기타 액체압력의 동적압력을 포함한다.

4.2.3 유한요소에 압력적용
요소의 중심에서 계산한 일정 압력을 하중을 받는 표면의 쉘 요소에 적용한다.(예를 들어, 외부압력에 대한 외판 및 
갑판, 내부압력에 대한 탱크 / 화물창 경계) 대안으로 압력은 요소 내에서 선형 압력 분포를 적용하여 요소 절점에서 
계산될 수 있다.

4.3 선체거더 하중

4.3.1 일반사항
각 적하상태는 대응하는 선체거더 하중과 관련 있으며, 선체거더 하중은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에 대하여는 [4.4], 비
틀림 모멘트에 대하여는 [4.5]의 절차에 따라 모델에 적용하여야 한다. 선체거더 하중은 4장 8절에 따른 정수중 선
체거더 하중 및 파랑에 의한 선체거더 하중의 조합이다. 요구되는 각 유한요소 하중조합의 경우, 파랑에 의한 선체거
더 하중은 4장 2절에 규정되어 있는 하중조합계수(LCF)를 사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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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목표 선체거더 수직 굽힘 모멘트
주어진 유한요소 하중조합에 대한 종 방향 위치에서의 목표 선체거더 수직 굽힘 모멘트    (kNm ) 는 다음에 
따른다. 

          

    : 4장 8절에 따른 고려하는 하중조합에 대한 허용 정수중 굽힘 모멘트의 적용 비율
  : 4장 4절 [2.2.2]와 [2.2.3]에 따른 항해 및 항내상태에 대한 고려하는 종 방향 위치에서의 허용 정

수중 굽힘 모멘트(kNm )
   : 4장 4절 [3.5.2]에 따른 동적 하중상태에 대한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kNm )

  의 값은 다음과 같다.
•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 : 4장 8절에 따른 각 유한요소 하중조합에 대한 각 개별 화물창의 중앙부에서의 값
•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 이외 : 고려하는 유한요소 모델의 모든 특설늑골 및 횡격벽 위치에서의 값

     와     는 4장 8절에 따른 유한요소 하중조합에 따라 새깅이나 호깅상태 중의 하나가 된다. 

4.3.3 목표 선체거더 전단력
주어진 유한요소 하중조합에 대한 중앙 화물창의 후방 및 전방 횡격벽에서의 목표 선체거더 수직 전단력     
및    (kN) 은 다음과 같다.

•  ≥  : 
                  

               

•     : 
               

                     

   : [4.4.6]에 따른 중앙 화물창의 각각 전방 및 후방 격벽 위치에서의 국부하중에 의한 수직 전단
력(kN) 

    : 4장 8절에 따른 고려하는 하중조합에 대한 허용 정수 중 전단력의 적용 비율
        : 각각 4장 4절 [2.3.3] 및 4장 4절 [2.3.4]의 항해 및 항내상태에 대한 임의의 종 방향 

위치에서의 양 및 음의 허용 정수중 전단력(kN)
 : 전방격벽의 유한요소 하중분포 경향에 대한 전단력 조정(kN)은 다음에 따른다.

• 산적화물선의 경우 :
중앙부 화물창의 전방격벽에서 계산된  (5장 1절 [3.6.1]에 따른다.)의 절대치와 전방 화물창의 
후방격벽에서 계산된 값의 절대치 중 최솟값으로 다음에 따른다.

  
  

• 유조선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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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방격벽의 유한요소 하중분포 경향에 대한 전단력 조정(kN)은 다음에 따른다.
• 산적화물선의 경우 :

중앙부 화물창의 후방격벽에서 계산된  (5장 1절 [3.6.1]에 따른다.)의 절대치와 후방 화물창의 
전방격벽에서 계산된 값의 절대치 중 최솟값으로 다음에 따른다.

  
 



• 유조선의 경우 :
  

 : 4장 4절에 따른 파도의 진행방향에 대한 수정계수
 : 4장 2절에 따른 수직 파랑 전단력에 대한 하중조합계수
        : 4장 4절 [3.2.1]에 따른 양 및 음의 수직 파랑 전단력(kN)

    및    의 값은 고려하는 중앙 화물창의 후방 및 전방 횡격벽에서의 값으로 한다.

4.3.4 목표 선체거더 수평 굽힘 모멘트
주어진 유한요소 하중조합에 대한 목표 선체거더 수평 굽힘 모멘트    (kNm ) 는 다음에 따른다.

      

    : 4장 4절 [3.5.4]에 따라 계산된, 고려하는 동적 하중상태에 대한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kNm )
    의 값은 다음과 같다.

•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 : 고려하는 개별 화물창의 중앙부에서의 값
•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 이외 : 고려하는 유한요소 모델의 모든 특설늑골 및 횡격벽 위치에서의 값

4.3.5 목표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
산적화물선에만 적용되는, 동적 하중상태 OST 및 OSA에 대한 목표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    (kNm ) 는 
다음에 따른다.

        

    :  위치에서 계산한 동적 하중상태 OST 및 OSA에 대한 파랑 비틀림 모멘트(4장 4절 [3.5.5]에 
따른다.) 

  :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목표 위치로 다음에 따른다.
•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의 경우 :

•  ≤ 인 경우 : 중앙 화물창의 후방격벽
•   인 경우 : 중앙 화물창의 전방격벽

•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 이외 : 다음의 식이 최소가 되는 중앙 화물창의 횡격벽

    

    
          

 : 중앙화물창 중심의 X 좌표(m )
 : 중앙화물창의 후방 또는 전방 횡격벽의 X 좌표(m )

OST와 OSA가 아닌 산적화물선의 동적 하중상태의 경우 및 유조선의 모든 동적 하중상태의 경우, 중앙 화물창의 가
운데에서의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    는 0 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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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선체거더 전단력 및 굽힘 모멘트 조정 절차

4.4.1 일반사항
[4.4]의 절차는 요구되는 위치에서 요구되는 목표 값을 얻기 위하여 3개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에 대한 선체거더 수
평 굽힘 모멘트, 수직력 및 수직 굽힘 모멘트 분포를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선체거더 하중 목표 값은 [4.3]에 
따른다.
선체거더 전단력에 대한 목표 위치는 중앙 화물창의 횡격벽이다. 목표 위치에서 최종 조정된 선체거더 전단력은 목
표 선체거더 전단력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선체거더 굽힘 모멘트에 대한 목표 위치는 일반적으로 중앙 화물창의 중앙이다. 굽힘 모멘트의 최댓값이 중앙 화물
창의 중심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중앙 화물창내의 최종 조정된 최대 굽힘 모멘트는 목표 선체거더 굽힘 모멘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4.4.2 국부하중 분포
다음의 국부하중을 선체거더 전단력 및 굽힘 모멘트 계산에 적용하여야 한다.

a) 화물창 모델의 길이에 걸친 선체구조 강재 중량분포(정하중). 구조 강재 중량은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에서 사용
되는 0.5  감소된 순 두께의 유한요소 모델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b) 화물 및 평형수의 중량(정하중) 
c) 정적 해수압력, 동적 파랑압력 및 적용되는 경우 그린파랑하중. 항내/탱크시험 하중상태의 경우, 정적 해수압력

만을 적용해야 한다.
d) 항해 적하상태에 대한 동적 화물 및 평형수 하중

유한요소 모델에 적용하는 위의 국부하중과 유한요소 절점력은 유한요소 하중 생성절차를 통하여 얻어진다. 3차원 
절점력은 일차원 국부하중 분포를 얻기 위해 각 종 방향 스테이션에 집중되어야 한다. 종 방향 스테이션은 화물창 
모델 요소분할 크기 요건에 따라 늑골 사이에서 횡격벽/늑골 및 전형적인 종 방향 유한요소 모델 절점 위치에 위치
한다. 구조 상세를 모델링하기 위해 생성된 중간 절점은 국부하중 분포를 위한 종 방향 스테이션으로 고려하지 않는
다. 고려하는 종 방향 스테이션 간격의 전방의 절반 및 후방의 절반 이내의 절점력은 해당 스테이션으로 집중한다. 
집중(lumping) 과정은 종 방향 스테이션  에서의 집중된 수직 및 수평 국부하중(,  )을 얻기 위해 수직 및 수
평 절점력에 대해 분리하여 수행한다.

4.4.3 국부하중에 의한 선체거더 전단력 및 굽힘 모멘트
국부하중 분포와 선체거더 하중 종 방향 분포는 모델이 모델 단부에서 단순지지 된다는 가정 하에 얻을 수 있다. 모
델의 양쪽 단부에서의 반력 및 종 방향 스테이션에서의 국부하중에 의한 선체거더 전단력 및 굽힘 모멘트의 종 방향 
분포는 다음 식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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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경우

 
      




 ,   인 경우

 
      




 ,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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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단 및 전단에서의 수직 및 수평반력(kN)

  : 후단 지지점의 X 좌표(m )
 for   : 전단 지지점의 X 좌표(m )
 : [4.4.2]에 따른 종 방향 스테이션  에서의 집중된 수직 국부하중(kN)
 : [4.4.2]에 따른 종 방향 스테이션  에서의 집중된 수평 국부하중(kN)
 : 모델의 전체 순 종 방향 힘(kN)
  : [4.4.2]에 따른 종 방향 스테이션  에서의 집중된 종 방향 국부하중(kN)
  : 고려하는 종 방향 스테이션  의 X 좌표(m )
 : 종 방향 스테이션  의 X좌표(m )
 

   
   

   
  : 유한요소 모델에 작용하는 국부하중에 의해 종 방향 

스테이션  에서 생성되는 수직 및 수평 전단력(kN)과 굽힘 모멘트(kNm ). 반력의 부호규칙
은 양의 전단력의 방향을 양으로 한다. 

4.4.4 종 방향 불평형력
모델의 전체 순 종 방향 힘  이 0 이 아닌 경우, 해당 힘의 반대 종 방향 힘   를 X 방향 변위  가 고정되
는 모델의 한쪽 단부에 선체거더 굽힘에 유효한 모든 종 방향 요소에 종 방향 축 절점력의 분포에 의하여 적용하여
야 하며, 다음 식과 같다.

    





   (kN)

   :  번째 요소의 절점에 적용하는 축력(kN)
 : [4.4.3]에 정의된 모델의 전체 순 종 방향 힘(kN)
    :  번째 요소의 순 횡단면적(m )
    : 전단면의(fore end) 순 횡단면적(m ) 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 횡단면에서  번째 요소의 절점의 수(보 요소 :   = 1 , 4 절점 쉘 요소 :   = 2)

4.4.5 선체거더 전단력 조정 절차
이 요건에 따른 선체거더 전단력 조정 절차는 4장 8절에 주어진 모든 유한요소 하중조합에 적용한다. 4장 8절의 하
중조합 표(4장 8절 표 2에서 표 31)에 직접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하중조합은 각 경우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야 한다.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전단력 조정에 사용되어야 한다.

• 방법 1 (M1) : [4.4.6]에 따른 중앙 화물창의 한쪽 격벽에서의 전단력 조정의 경우
• 방법 2 (M2) : [4.4.7]에 따른 중앙 화물창의 양쪽 격벽에서의 전단력 조정의 경우

고려하는 유한요소 하중조합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방법은 다음에 따라 선택하여야 한다.
• 최대 전단력 하중조합의 경우(Max. SFLC), 다른 격벽에서 방법 1로 조정한 후의 전단력이 목표 값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방법 1을 표 4에서 언급한 격벽에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 2를 적용한다.
• 기타 전단력 하중조합의 경우 :

• 전단력 조정은 양쪽 격벽에서의 전단력이 목표 값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최후방 및 최
전방 화물창을 제외한 전체 화물구역의 화물창해석에 적용한다.
최후방 및 최전방 화물창해석의 경우, 전단력 조정은 방법 1을 적용한다. 선미 및 선수격벽에서의 전단력 목
표 값인     및    는 국부하중   및  에 의한 다음에 따른 전단력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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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1은 전단력이 한쪽 격벽에서의 목표 값을 넘거나 방법 1로 조정한 후의 다른 격벽에서의 전단력
이 목표 값을 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 2를 적용한다.

• 방법 2는 양쪽 격벽에서의 전단력이 목표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최대 전단력 하중조합”은 4장 8절의 하중조합 표에서 “Max SFLC“로 표시된다. “기타 전단력 하중조합”은 최대 전
단력 하중조합이 아닌 것들이다. 기타 전단력 하중조합은 4장 8절의 하중조합 표에 표시되지 않는다.

설계적하상태 격벽위치     의 조건 전단력을 조정하는 
중앙 화물창 격벽

항해상태

   

< 0
(새깅)

   전방

 ≤ 후방

> 0
(호깅)

   후방

 ≤ 전방

   

< 0
(새깅)

   후방

 ≤ 전방

> 0
(호깅)

   전방

 ≤ 후방

  ≤   및 
  ≥ 

- - (1)

항내 및 시험상태 위치에 상관없음 - - (1)

(1) 4장 8절의 하중조합 표에 포함되어 있는 유한요소 하중조합의 경우, 전단력 조정이 완료된 격벽은 해
당 표에 표시된다.

표 4  전단력 조정에 대한 중앙 화물창 격벽 위치

4.4.6 한쪽 격벽에서의 전단력 조정 - 방법 1
중앙 화물창의 후방 및 전방격벽에서 요구되는 전단력 조정은 유한요소 모델의 끝단에서 수직 굽힘 모멘트     
및   for  를 적용하여 결정된다. 최후방 및 최전방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의 경우, 표 7의 횡늑골 위치에서 다음
의 추가 수직하중을 적용해야 한다.

•  ′  – 최후방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인 경우
•  ′  – 최전방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인 경우

중앙 화물창의 횡격벽에서 전단력의 조정은 다음에 따른다.
• 후방격벽 :

      for  

 for   
     

′

    

 ′   

       , 단, 최후방 유한요소 모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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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  , 단, 최전방 유한요소 모델인 경우

• 전방격벽 :

      for  

 for   
     

′

 ′   

       , 단, 최후방 유한요소 모델인 경우

 ′   

      for  , 단, 최전방 유한요소 모델인 경우

 
,    

: 표 5의 선체거더 수직 전단력 조정을 위하여 [4.4.10]에 따라 후단 및 전단에 적용하는 수직 
굽힘 모멘트(kNm ). 부호규칙은 유한요소 모델의 축에 대한 부호규칙에 따른다.

 : 중앙 화물창의 후방격벽 위치 
에서 [4.4.3]에 따라 계산된 국부하중에 의한 수직 전단

력(kN). 수직 전단력은 횡격벽 위치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수직 전단력  은 중앙 화물
창 후방격벽의 바로 후방 및 전방 스테이션 사이의 전단력의 절대 값 중 최댓값으로 한다. 

 : 중앙 화물창의 전방격벽 위치 
에서 [4.4.3]에 따라 계산된 국부하중에 의한 수직 전단

력(kN). 수직 전단력은 횡격벽 위치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수직 전단력  은 중앙 화물
창 전방격벽의 바로 후방 및 바로 전방 스테이션 사이의 전단력의 절대 값 중 최댓값으로 한
다. 

   
′ ,    

′  : 최후방 및 최전방 화물창해석 시에만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수직 굽힘 모멘트(kNm )는 다
음과 같다.

• 후방격벽

   
′  


      

   
′  


      

• 전방격벽

   
′  


      for 

   
′  


      for 

 ′ : 표 8의 최후방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의 기관실 내 늑골 위치에서의 분포하중(kN)
 ′ : 표 8의 최전방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의 선수피크 내 늑골 위치에서의 분포하중(kN)
 ,  : 표 8의 전단력 조정
   ,    : [4.4.3]에 규정된 후단 및 전단에서 반력(kN)
               : 표 8의 최후방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에서의 기관실 길이(m )
               : 표 8의 최전방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에서의 선수피크 길이(m )
 ,           : 표 8의 늑골 간격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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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전단력도 중앙 화물창 내의 목표위치

전방격벽

후방격벽

 조정한 후의 수직 전단력 
 국부하중에 의한 수직 전단력

표 5  방법 1의 수직 굽힘 모멘트  
 및    

 적용에 따른 수직 전단력 조정 

4.4.7 양쪽 격벽에서의 전단력 조정 - 방법 2
중앙 화물창의 양쪽 횡격벽에서 전단력에 대해 요구되는 조정은 다음에 따른다.

• 모델 단부에서의 수직 굽힘 모멘트  
 및   

• 횡격벽 위치에서 수직 전단력   및  을 발생시키기 위한 표 7과 같은 횡늑골 위치에서의 수직하중
• 최후방 및 최전방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의 경우, 표 7의 횡늑골 위치에서 다음의 추가 수직하중을 적용해야 한

다.
•  ′  – 최후방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인 경우
•  ′  – 최전방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인 경우

표 6은 수직 굽힘 모멘트 및 수직하중에 의한 전단력 조정의 예를 보여준다.

 


   


       
 ′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7 장 직접강도해석 1 부 7 장 2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419

• 최후방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

 ′      

              
    



• 최전방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

 ′      

              
  for   



 
,   

 : 선체거더 수직 전단력 조정을 위하여 [4.4.10]에 따라 후단 및 전단에 적용하는 수직 굽힘 
모멘트(kNm ). 부호규칙은 유한요소 모델의 축에 대한 부호규칙에 따른다.

  : 중앙 화물창의 후방격벽에서의 전단력의 조정(kN)
  : 중앙 화물창의 전방격벽에서의 전단력의 조정(kN)

 
′           : 최후방 및 최전방 화물창해석 시에만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수직 굽힘 모멘트(kNm )는 

다음과 같다.

• 최후방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


′

   ′

• 최전방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


′

   ′

 ′ : 표 8의 최후방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의 기관실 내 늑골 위치에서의 분포하중(kN)
 ′            : 표 8의 최전방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의 선수피크 내 늑골 위치에서의 분포하중(kN)
 ,    : 표 8의 전단력 조정
   ,    : [4.4.3]에 규정된 후단 및 전단에서 반력(kN)
               : 표 8의 최후방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에서의 기관실 길이(m )
                : 표 8의 최전방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에서의 선수피크 길이(m )
 ,             : 표 8의 늑골 간격의 수

횡격벽 위치에서의 위의 전단력 조정(  및 )은 표 7과 같이 횡늑골 위치에서 수직하중을 적용하여 수
행하여야 한다. 산적화물선의 경우, 횡늑골 위치는 늑판의 위치와 일치한다. 수직 조정하중은 유한요소 모델의 횡수
밀격벽, 전방 화물창의 늑골 및 후방 화물창의 늑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격벽에서 전단력 증가/감소를 발생시키기 위해 각 횡늑골에 가해지는 수직하중은 표 7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균일
한 늑골 간격인 경우, 각 횡늑골에 분포되는 수직력의 양은 표 8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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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전단력 선도
후방격벽 전방격벽

목표 전단력 목표 전단력

    ve     ve

    ve     ve

 양쪽을 조정한 후의 수직 전단력
  

 및    
의 사용에 의한 조정한 후의 수직 전단력

 국부하중에 의한 수직 전단력

비고 1: ve 는 음의 의미
비고 2: ve 는 양의 의미

표 6  수직력의 적용에 의한 목표 및 요구되는 전단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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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위치에서의 수직력에 의한 전단력 분포

비고 1: 기호 정의에 대하여는 표 8을 참조한다. 

표 7  늑골 위치에서의 조정 수직력 분포 및 결과 전단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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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적인 경우

   

 

최후방 및 최전방 유한요소 모델인 경우

   

 
여기서,
 : 모델의 후방 화물창의 길이(m )
 : 모델의 중앙 화물창의 길이(m )
 : 모델의 전방 화물창의 길이(m )
 : 중앙 화물창의 후방격벽에서의 요구되는 전단력 조정(kN) (그림 [4.4.7] 참조)
 : 중앙 화물창의 전방격벽에서의 요구되는 전단력 조정(kN) (그림 [4.4.7] 참조)
 : 각 프레임에 수직하중의 적용으로 인한 단부 반력(kN)
 : 유한요소 모델의 후방 화물창 내에서 적용하는 전체 균일분포 수직하중(kN), 

 : 유한요소 모델의 중앙 화물창에 적용하는 전체 균일분포 수직하중(kN), 

 : 유한요소 모델의 전방 화물창에 적용하는 전체 균일분포 수직하중(kN), 

 : 유한요소 모델의 후방 화물창 내 늑골 간격의 수
 : 유한요소 모델의 중앙 화물창 내 늑골 간격의 수
 : 유한요소 모델의 전방 화물창 내 늑골 간격의 수
 : 유한요소 모델의 후방 화물창 내 늑골에서의 분포하중(kN)
 : 유한요소 모델의 중앙 화물창 내 늑골에서의 분포하중(kN)
 : 유한요소 모델의 전방 화물창 내 늑골에서의 분포하중(kN)
 ′ : 최후방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의 기관실 내 늑골 위치에서의 추가 분포하중(kN). [4.4.6] 및 [4.4.7]의 방법 1 및 

방법 2의 전단력 조정을 따른다.
 ′ : 최전방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의 선수피크 내 늑골 위치에서의 추가 분포하중(kN). [4.4.6] 및 [4.4.7]의 방법 1 및 

방법 2의 전단력 조정을 따른다.
 : 후방 화물창의 단부격벽에서 모델 후단까지 거리(m )

  최후방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인 경우
 : 전방 화물창의 전방격벽에서 모델 전단까지 거리(m )

 for  최전방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인 경우
 : 단부격벽의 범위를 넘는 부분을 포함하는 유한요소 모델의 전체 길이(m )로 다음 식에 의한 값,

   

비고 1 : 식에서 하중, 전단력 및 조정 수직력의 양의 방향은 표 6 및 표 7에 따른다.
비고 2 :  (최후방 및 최전방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의 경우 적용하지 않음)
비고 3 : 위의 식들은 각 화물창 내에서 동일한 늑골 간격이 사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개별 화물창의 길이 및 

늑골 간격은 다를 수 있다.

표 8  수직 전단력 조정을 위한 수직하중의 계산식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7 장 직접강도해석 1 부 7 장 2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423

각 화물창 내에서 불균일한 늑골 간격이 사용되는 경우, 평균 늑골 간격    이 표 8(여기서 각 화물창에 대하여 
=1, 2, 3)에 따라 평균 분포 늑골하중    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평균 분포 늑골하중    은 다음과 같이 불 균일 늑골에 재 분포된다. 


      

   


, 화물창  (=1, 2, 3)내에서의 각 늑골에 대하여 =1, 2, ...,   .

   : 화물창  (=1, 2, 3)내에서의 / 로 계산된 평균 늑골 간격(m )
 : 표 8의 화물창  (=1, 2, 3)의 길이(m )
 : 표 8의 늑골 간격의 수
   : 화물창  내의 표 8에 따른 분포하중으로 평균 늑골 간격을 사용하여 계산한 값이다.


  : 화물창  내에서의 불 균일 늑골  에 대한 분포하중

   
  : 화물창  내에서의 각 늑골 (=1, 2, …,  )에 대한 등가 늑골 간격(m )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

           

   
   

 
 
  

 

   




 


,  화물창  내에서의 =1(첫번째 늑골)에 대하여

   
  

 




 
  

,  화물창  내에서의 =2, 3, …   에 대하여

   
   

  
 
  

 

   
 



 
  

,  화물창  내에서의 = (마지막 늑골)에 대하여


     : 화물창 내에서의 늑골 -1과 사이의 늑골 간격(m )

요구되는 수직하중 (균일 늑골 간격에 대하여) 또는 
 (불 균일 늑골 간격에 대하여)는 5장 부록 1에 기술된 

고려하는 횡단면에서의 전단흐름분포에 따라 적용한다. 수직하중  하의 임의 늑골단면에서 요소 중앙점에서의 전
단흐름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횡늑골의  번째 요소의 중앙에서 계산된 전단 흐름(Nmm )
 : 표 8에 따른  번째 화물창의 각 횡늑골 위치에서의 분포하중(N)
    : 선체거더 횡단면의 관성 모멘트(mm )
   : 횡단면의 개방된 단부(전단응력 자유단)에서 시작하여 전단흐름   의 지점  까지의 누적 단면적

의 중립축에 대한 1차 모멘트(mm ) 로서, 다음에 따른다.

  



  

  : 적분점  에서 수직 중립축까지의 수직거리
  : 횡단면의 적분점에서의 판의 순 두께(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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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늑골의  번째 유한요소 절점에서의 분포 전단력    은 다음과 같이 연결된 요소의 전단흐름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 절점  에 연결된 횡늑골의  번째 요소의 길이(mm )
  : 절점  에 연결되는 요소의 총수

전단흐름은 횡단면을 따라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분포 전단력    은 벡터량이다. 선체거더 수직 전단수
정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전단흐름방법으로 계산된 수직 및 수평력 성분이 횡단면에 적용되어야 한다.

4.4.8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에 대한 수직 및 수평 굽힘 모멘트 조정 절차
목표 수직 굽힘 모멘트에 도달해야 하는 경우, 추가적인 수직 굽힘 모멘트는 모델의 중앙 화물창에서 이 목표 값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의 양쪽 단부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부 수직 굽힘 모멘트는 다음에 
따른다.

          (kNm )

    : [4.4.10]에 따라 유한요소 모델의 양쪽 단부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수직 굽힘 모멘트(kNm )
   : [4.3.2]에 규정된 호깅(양) 또는 새깅(음) 수직 굽힘 모멘트(kNm )
   : [4.4.3]의 국부하중 및 [4.4.5]에 따른 전단력 조정에 의한 중앙 화물창의 길이 내에서의 최대 

또는 최소 굽힘 모멘트(kNm )
   는    가 호깅(양)인 경우에는 최대 굽힘 모멘트로 취하며,    가 새깅
(음)인 경우에는 최소 굽힘 모멘트로 취한다.    는 단순지지보 모델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 한다.

                

 
  

    : [4.4.3]의 국부하중으로 인한 위치  에서의 수직 굽힘 모멘트(kNm )
 

 : 단부 굽힘 모멘트(kNm )로서, 다음에 따른다.

• 방법 1이 적용되는 경우 : [4.4.6]에 의한 값
• 방법 2가 적용되는 경우 : [4.4.7]에 의한 값
• 기타의 경우 :  

 = 0

     : 방법 2에 따라 늑골에 수직 선하중의 적용에 의한 위치  에서의 수직 굽힘 모멘트(kNm )로
서, 다음에 따른다.

       


 ,   인 경우

 : 표 7에 정의된 늑골에 수직하중의 적용으로 인한 모델 단부에서의 반력(kN)
  : 중앙 화물창에 인접하는 늑골의   좌표(m )
 : 요구되는 전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적용하는 스테이션  에서의 수직하중(kN)

 = - , 늑골  가 후방 화물창 내에 있을 때
 =  , 늑골  가 중앙 화물창 내에 있을 때
 = - , 늑골  가 전방 화물창 내에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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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수평 굽힘 모멘트에 도달해야 하는 경우, 추가적인 수평 굽힘 모멘트는 중앙 화물창 내에서 이 목표 값을 발생
시키기 위하여 화물탱크 유한요소 모델의 단부에 적용되어야 한다. 추가적인 수평 굽힘 모멘트는 다음에 따른다.

          (kNm )

   : [4.4.10]에 따라 유한요소 모델의 양쪽 단부에 적용하는 추가적인 수평 굽힘 모멘트(kNm )
   : [4.3.4]의 수평 굽힘 모멘트(kNm )
   : [4.4.3]의 국부하중에 의한 중앙 화물창의 길이 내에서의 최대 또는 최소 수평 굽힘 모멘트(kNm )

   은    가 양(우현측 인장)인 경우에는 최대 수평 굽힘 모멘트를 취하며,   

가 음(좌현측 인장)인 경우에는 최소 수평 굽힘 모멘트를 취한다.

   은 단순지지보 모델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 [4.4.3]에 기술된 국부하중으로 인한 위치  에서의 수평 굽힘 모멘트(kNm )

수직 및 수평 굽힘 모멘트는 각각의 최대/최소 굽힘 모멘트의 위치와 값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앙 화물창의 길이에 
걸쳐 계산되어야 한다.

4.4.9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 이외에서의 수직 및 수평 굽힘 모멘트 조정 절차
[4.3.2]에 정의된 각 늑골 및 횡격벽 위치에서의 수직 선체거더 목표 값에 도달하기 위하여, 수직 굽힘 모멘트 조정 
 은 그림 19에서와 같이 유한요소 모델의 특설늑골 및 횡격벽 위치에 적용되어야 한다. 각 종 방향 위치  에서
의 수직 굽힘 모멘트 조정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  번째 스테이션에 해당하는 인덱스(후단 단면에서 1로 시작하여  까지)
 : 수직 굽힘 모멘트 조정  이 적용된 종 방향 스테이션의 총 수
 : 스테이션  의 횡늑골 또는 격벽에 적용된 수직 굽힘 모멘트 조정(kNm )
    : 후단 단면(+1 스테이션)에 적용된 수직 굽힘 모멘트 조정(kNm )
 : 합계의 인수는 다음에 따른다.

• = 0,     인 경우
•   = ,     인 경우 

    : [4.3.2]에 따라 계산된 스테이션  에서 요구되는 목표 수직 굽힘 모멘트(kNm )
    : [4.4.3]에 주어진 국부하중에 의한 스테이션  에서의 수직 굽힘 모멘트 분포(kNm )
     : [4.4.8]에서 요구되는 수직 전단력 수정을 위한 선 하중에 의한 스테이션  에서의 수직 굽힘 모멘

트(kN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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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 그림에서  로 대체할 수 있고  는 FE 좌표계에서 양의 굽힘 모멘트이다.

그림 19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 이외에서의 굽힘 모멘트 조정

[4.3.4]에 정의된 각 늑골 및 횡격벽 위치에서의 수평 선체거더 목표 값에 도달하기 위하여, 수평 굽힘 모멘트 조정 
 은 그림 19에서와 같이 유한요소 모델의 특설늑골 및 횡격벽 위치에 적용되어야 한다. 각 종방향 위치  에서의 
수평 굽힘 모멘트 조정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 굽힘 모멘트 조정을 위한 종 방향 위치
  : 수평 굽힘 모멘트 조정이 적용된 종 방향 스테이션의 총 수
 : 스테이션  의 횡늑골 또는 격벽에 적용된 수평 굽힘 모멘트 조정(kNm )
    : 전단 단면(+1 스테이션)에 적용된 수평 굽힘 모멘트 조정(kNm )
 : 합계의 인수는 다음에 따른다.

• = 0,    인 경우
•   = ,     인 경우 

    : [4.3.4]에 따라 계산된 스테이션  에서 요구되는 목표 수평 굽힘 모멘트(kNm )
    : [4.4.3]에 주어진 국부하중에 의한 스테이션  에서의 수평 굽힘 모멘트 분포(kNm )

수직 및 수평 굽힘 모멘트 조정은 유한요소 모델의 모든 특설늑골 및 격벽위치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조정은 
[4.4.10]에 따라 모든 선체거더 굽힘 유효 종 방향 요소에 종 방향 축 절점력을 분포하게 함으로써 유한요소 모델에 
적용되어야 한다.

4.4.10 유한요소 모델에서 굽힘 모멘트 조정의 적용
요구되는 수직 및 수평 굽힘 모멘트 조정은 다음과 같이 5장 1절 [1.2]에 따라 고려하는 횡단면의 모든 선체거더 굽
힘 유효 종 방향 요소에 종 방향 축 절점력을 분포하게 함으로써 화물창 모델의 고려하는 횡단면에 적용되어야 한
다.

• 수직 굽힘 모멘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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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 굽힘 모멘트의 경우 :

    





  


  : 모델의 고려하는 횡단면에 적용되는 수직 굽힘 모멘트 조정(kNm )
  : 모델의 고려하는 횡단면에 적용되는 수평 굽힘 모멘트 조정(kNm )
  :  번째 요소의 절점에 적용되는 축력(kN)
    : 수평중립축에 대한 고려하는 횡단면의 선체거더 수직 관성 모멘트(m )
    : 수직중립축에 대한 고려하는 횡단면의 선체거더 수평 관성 모멘트(m )
  :  번째 요소의 중립축에서 횡단면적의 중심까지의 수직 거리(m )
  :  번째 요소의 중립축에서 횡단면적의 중심까지의 수평 거리(m )
    :  번째 요소의 횡단면적(m)
 : 횡단면에서  번째 요소의 절점의 수(보 요소는  = 1 , 4 절점 쉘 요소는  = 2)

모델 단부에서의 횡단면이 아닌 횡단면의 경우, 고려하는 횡단면의 전후방  번째 요소에 대응하는 평균면적이 사용
되어야 한다.

4.5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 조정 절차

4.5.1 일반사항
이 조항의 절차는 목표 위치에서 목표 비틀림 모멘트를 얻기 위하여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의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
트 분포를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의 목표 값은 [4.3.5]에 주어져 있다.

4.5.2 국부하중으로 인한 비틀림 모멘트
국부하중으로 인한 종방향 스테이션  에서의 비틀림 모멘트    (kNm ) 는 다음 식에 따라 결정된다.(그림 
20 참조)

   

     



  

   : 종 방향 스테이션  에서 국부하중으로 인한 집중 비틀림 모멘트(kNm )
  : 비틀림 기준점의 수직 좌표(m )

• 산적화물선의 경우,   = 0
• 유조선의 경우,   (중앙 화물창의 가운데에서의 전단 중심)

  : 종 방향 스테이션  에서 절점  의 수평 절점력(kN)
  : 종 방향 스테이션  에서 절점  의 수직 절점력(kN)
  : 종 방향 스테이션  에서 절점  의   좌표(m )
  : 종 방향 스테이션  에서 절점  의   좌표(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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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한요소 모델의 후단부에서의(최전방 화물창의 경우 전단부) 국부하중으로 인한 집중 비틀림 
모멘트(kNm )로서, 다음에 따른다.

    


     


   
    , 최전방 화물창 모델의 경우

    


     


   
    , 기타 화물창 모델의 경우

    : [4.4.3]에 정의된 전방 단부에서의 수평반력(kN)
    : [4.4.3]에 정의된 후방 단부에서의 수평반력(kN)
 : [2.5.3]에 정의된 독립 절점의 수직 좌표(m )

그림 20  단면에서의 비틀림 모멘트의 스테이션 힘과 작용하는 위치 

4.5.3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      (kNm ) 는 다음과 같이 후단부 단면으로부터(최전방 화물창의 경우 전단부) 
스테이션 비틀림 모멘트를 축적시킴으로써 얻어진다.

     


   (kNm )

•  ≥  인 경우 : 최전방 화물창 모델에 대하여
•    인 경우 : 기타의 경우에 대하여 

     : 종 방향 스테이션  에서의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kNm )
 : 고려하는 종 방향 스테이션  의 X 좌표(m )

[4.5.2]에 주어진 비틀림 모멘트 분포는 각 종 방향 스테이션에서 단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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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목표 값으로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
비틀림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모델의 후방 단부 단면(최전방 화물창의 전방 단부)의 독립 절점에 선체거더 비틀림 모
멘트    (kNm ) 를 적용함으로써 조정되어야 한다.

           

 : [4.3.5]에 정의된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목표 위치의   좌표(m )
   : [4.3.5]에 명시된 목표 위치에서 얻어진 목표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kNm )
     : 국부하중으로 인한 목표 위치에서의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kNm )

각 종 방향 스테이션에서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의 단계로 인하여, 선체거더 비틀림 모멘트는 다음에 따라 목표 위
치의 후방 및 전방 값으로부터 선택되어야 한다.

• 양의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최댓값
• 음의 비틀림 모멘트에 대한 최솟값

4.6 선체거더 하중조정의 요약

각각 화물창 구역에 대한 선체거더 하중조정의 요구되는 방법은 표 9에 주어져 있다.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

선미 및 선수 
화물창 구역

최후방 화물창 최전방 화물창

수직 전단력의 조정 [4.4.5] 참조

굽힘 모멘트의 조정 [4.4.8] 참조           [4.4.9] 참조

비틀림 모멘트의 조정 [4.5.4] 참조

표 9  유한요소 해석에서 선체거더 하중조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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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석기준

5.1 일반사항

5.1.1 평가영역
허용기준에 대한 결과의 검증은 그림 21 및 그림 22에서와 같이 중앙 화물창의 종 방향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한
다.

그림 21  유조선 평가영역의 종방향 범위

그림 22  산적화물선 평가영역의 종방향 범위

5.1.2 구조 부재
평가영역 내 다음의 구조 요소들은 [5.2] 및 [5.3]에 주어진 기준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 모든 선체거더 종 방향 구조 부재
• 모든 1차 지지구조 부재 및 중앙 화물창 내의 격벽
• 횡격벽의 일부분인 모든 구조 부재, 예를 들면 :

• 유조선의 경우 : 스트링거, 버트리스구조, 스툴탱크, 횡 방향 부재와 결합한 부분거더
• 산적화물선의 경우 : 연결된 종 방향 거더 및 이중저 늑판와 결합한 스툴탱크

• 선수격벽의 일부분인 모든 구조 부재 및 선수격벽의 전방으로 한 개의 특설늑골까지 연장한 부분의 모든 구조 
부재

• 기관실구역의 전방 횡격벽의 일부분인 모든 구조 부재 및 슬롭탱크를 제외한 최후방 화물창 길이 15 % 의 범위 
내에서 이 횡격벽의 후방에 있는 모든 선체거더 종 방향 구조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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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항복강도 평가

5.2.1 등가응력 (Von Mises stress)
[5.1.2]에 따른 구조 부재의 모든 판의 경우, 등가응력  (Nmm ) 은 쉘 요소의 멤브레인 수직응력(normal 
stress) 및 전단응력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응력은 다음과 같이 중앙평면(층)의 요소 중심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  : 요소 멤브레인 수직응력(Nmm )
 : 요소 전단응력(Nmm )

5.2.2 보 및 봉 요소에서의 축응력
보 및 봉 요소의 경우, 축응력  (Nmm ) 은 축력만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축응력은 요소 길이의 중앙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5.2.3 성긴 요소분할의 허용 항복사용계수
표 10의 성긴 요소분할의 허용 항복사용계수  는 [2.3]에서 [2.4]에 따른 요소분할 크기 및 요소 종류를 기초로 
한다.
각 구조 부재의 요소 응력으로부터 얻어진 항복사용계수는 표 10에 의한 허용 값을 초과 할 수 없다.

구조 부재 성긴 요소분할의 허용 항복사용계수, 

- 모든 종 방향 선체거더 구조 부재. 1차 지지구조 부재 및 격벽의 판
- 쉘 또는 봉 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하는 1차 지지부재의 면재
- 파형격벽의 더미 로더(dummy rod)

1.0  (하중조합 S + D) 
0.8  (하중조합 S)

- 액체하중에 의한 면외압력을 받는 하부스툴이 있는 수직 파형격벽 및 
수평 파형격벽의 파형(쉘 요소만)

- 하부스툴이 없는 파형격벽의 하단부 부근의 지지부재(1)

0.90  (하중조합 S + D) 
0.72  (하중조합 S) 

- 액체 하중에 의한 면외압력을 받는 하부스툴이 없는 수직 파형격벽의 
파형 (쉘 요소만)

0.81  (하중조합 S + D)
0.65  (하중조합 S)

(1)  횡 방향 파형격벽에 대한 지지구조는 격벽의 전방 및 후방으로 특설늑골 간격의 절반 이내의 구조, 수직 방향으로 
파형 깊이 내의 구조를 말한다.
종 방향 파형격벽에 대한 지지구조는 횡 방향으로 격벽의 양쪽으로 3개의 종 방향 보강재 간격 이내 구조, 수직 방
향으로 파형 깊이 내의 구조를 말한다.

표 10  성긴 요소분할의 허용 항복사용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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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항복기준
[5.1.2]의 구조 요소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항복사용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쉘 요소의 경우

 

 , 일반적으로 봉 또는 보 요소의 경우

  : 등가응력(Nmm )
 : 봉 및 보 요소에서의 축응력(Nmm )
 : 표 10에 따른 성긴 요소 분할의 허용 항복사용계수

다음의 부재에 대하여 항복검토 기준은 축응력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1차 지지부재의 플랜지
• [5.2.5]에 따른 파형의 플랜지와 웨브 간의 교차점

상세 요소 분할에 의해 검토 중인 구역에 인접한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 요소의 등가응력이 항복기준을 초과하는 경
우,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의 요소 분할 크기와 같은 면적에 해당하는 상세 요소 분할 해석의 등가응력의 평균은 위
의 항복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컷아웃(cut-outs)에 인접한 곳에 적용하는 항복사용계수는 [5.2.6]에 따른 전단응력 수정으로 얻어야 한다.

5.2.5 파형격벽의 파형
파형격벽의 파형에서의 응력은 다음을 기반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a) 파형의 플랜지와 웨브에 대한 쉘 요소에서의 등가응력 

b) 파형의 플랜지와 웨브에의 교차점에서 단위 단면특성으로 모델링된 더미 봉 요소에서의 축응력 

5.2.6 컷아웃에 대한 전단응력 수정
[5.2.7]에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 웨브 컷아웃 인근의 요소 전단응력은 다음 식에 따라 전단면적 감소에 대하여 수정
하여야 한다. 수정된 요소 전단응력이 항복기준에 대한 검증을 위한 요소의 등가응력을 계산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Nmm )

  : 수정된 요소 전단응력(Nmm )
  : 개구가 있는 거더 웨브 높이(mm ) (표 1 참조) 개구의 기하학적 형상을 모델링하는 경우,  는 

모델링된 개구의 높이를 뺀 거더의 웨브 높이로 취하여야 한다.
    : 개구가 있는 모델링된 웨브 두께(mm )
    : 보강재의 슬롯을 포함하는 모든 개구의 손실 면적을 공제한 웨브 면적을 취하고, 3장 7절 

[1.4.8]에 따라 계산된 웨브의 유효 순 전단면적(mm )
  : 수정 전의 요소 전단응력(N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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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개구의 전단력 수정에 대한 예외
컷아웃으로 인한 요소 전단응력의 수정은  가 [5.2.4]에 주어진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표 11에 주어
진 경우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는다.

구 별 그림

모델화된 전단면적과 모델화된 
전단면적의 유효 순 전단면적 간의 

차이(%)

     

     
∙

항복기준에 
대한 

감소계수 


러그 또는 칼라판이 있는 보강재의 상부 
및 하부 슬롯

 15 % 0.85

러그 또는 칼라판이 있는 보강재의 상부 
또는 하부 슬롯

 20 % 0.80

 개구에 인접하여 칼라판이 있는 보강재
의 상부 및 하부 슬롯

 40 % 0.60

     : 모든 개구 면적과 보강재의 슬롯을 제외한 웨브 면적을 취하고, 3장 7절 [1.4.8]에 따라 계산된 웨브
의 유효 순 전단면적(mm )

표 11  전단력 수정에 대한 예외

5.3 좌굴강도 평가

5.3.1
이 절에 따라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한 모든 구조 요소는 8장 4절에 정의된 좌굴 요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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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부구조 강도해석

1. 목적 및 범위

1.1 일반사항

1.1.1
구조 상세부의 국부구조 강도해석은 이 절에 주어진 요건에 따라야 한다.

1.1.2
상세 요소분할해석을 위한 구조 부재의 중요 위치의 선정은 이 절에 따라야 한다. 

1.1.3 상세 요소분할해석 절차
상세 요소분할해석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 상세부는 [4]의 모델링 요건에 따라 모델링하여야 하며, [5]의 하중조합
을 적용하고, [6]의 해석 기준을 만족하어야 한다.

1.1.4 상세 요소분할 검증의 범위
상세 요소분할 검증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 [2]에 따른 구조 상세부에 대한 상세 요소분할해석
• [3]에 따른 심사 절차

2. 상세 요소분할해석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 국부지역

2.1 의무적으로 상세 요소분할해석이 수행되어야 하는 구조 상세부

2.1.1 구조 상세부의 목록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 내에서, 다음의 구조 상세부는 [1.1.3]에 따른 상세 요소분할해석 절차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a) [2.1.2]의 이중선측 선박의 호퍼구조의 너클부
b) [2.1.3]의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선측늑골 단부 브래킷 및 호퍼구조의 하부 너클부  
c) [2.1.4]의 큰 개구
d) [2.1.5]의 갑판 및 이중저의 종 보강재와 횡격벽과의 연결부
e) [2.1.6]의 파형격벽과 인접한 구조의 연결부
f) [2.1.7]의 수평 스트링거의 힐 브래킷

위에서 언급한 구조 상세부 각각에 대하여, 하나의 상세 요소분할 모델이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을 포함하는 모든 
화물창 모델 내에서 필요하다.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의 모든 화물창해석에서, 이러한 상세 요소분할 모델 위치의 
선택은 [2.1.2]에서 [2.1.7]의 요건에 기초하여야 한다. 

2.1.2 이중선측 선박의 호퍼구조의 너클부
그림 1에 명시된 전형적인 횡 방향 특설늑골의 용접 또는 굽힘 형식의 호퍼구조의 상하부 너클부에 대하여 상세 요
소분할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호퍼 경사판이 없는 이중선측 구조의 경우(즉 내측 종격벽이 직접 내저판과 연결된 구조 배치), 횡 방향 특설늑골의 
힐에 대하여 상세 요소분할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화물창해석 결과에서 너클부에서 항복사용계수  가 최대인 횡 방향 특설늑골을 선택하여 상세 요소분할해석을 수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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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선측늑골 단부 브래킷 및 하부 호퍼 너클
그림 2에 명시된 용접 또는 굽힘 형식의 호퍼구조의 하부 너클부, 선측늑골의 상하단 브래킷에 대하여 상세 요소분
할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상세 요소분할해석을 위하여 화물창해석 결과에서 단부 브래킷 연결부에서 항복사용계수 
 가 최대인 선측늑골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림 1  이중선측 선박의 호퍼구조 너클부의 강제 해석부위

그림 2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호퍼구조 하부 너클부 및 선측늑골 단부 브래킷에서의 강제 해석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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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큰 개구
형상이 2절 [2.4.9]에 따라 화물창 모델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1차 지지부재의 큰 개구는 상세 요소분할 해석으로 평
가되어야 한다.
화물창해석 결과에서 항복사용계수  가 최대인 큰 개구에 인접한 구조 부재를 상세 요소분할해석을 위하여 선택하
여야 한다.

2.1.5 갑판 및 이중저 종 보강재와 횡격벽 인접 구조간의 연결부
갑판 및 이중저 종 보강재와 횡격벽(평면 또는 파형격벽) 인접구조의 연결부에 대하여 상세 요소분할해석이 수행되어
야 한다. 횡격벽 인접구조는, 있는 경우 격벽에 인접한 구조 부재, 부분 갑판거더 및 부분 이중저 거더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다음의 구조 부재(그림 3에 일부가 나타나 있음)는 평가되어야 한다:

• 내저 및 선저 종 보강재와 횡격벽 부근 구조의 연결부 최소 한 쌍
• 내저 및 선저 종 보강재와 횡격벽 부근 늑판과 연결된 구조 최소 한 쌍
• 갑판 종 보강재(갑판의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와 횡 유밀격벽의 수직 구조와의 연결부 최소 한 쌍
• 횡 유밀격벽 상부의 갑판 종 방향 부분거더(설치된 경우)와 횡 유밀격벽의 수직 구조와의 연결부
• 횡 유밀격벽의 선저 종 방향 부분거더(설치된 경우)와 횡 유밀격벽의 수직 구조와의 연결부

해석하여야 할 종 보강재와 수직 보강재의 연결부의 선택은 지지점 사이의 최대 상대 변위에 기초하여야 한다.(즉 늑
판과 횡격벽 사이 또는 갑판 트랜스버스와 횡격벽 사이) 보강재의 단부 연결 배치 또는 부재치수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이들 연결부에 대한 추가 해석을 우리 선급은 요구할 수 있다. 중앙부 화물창 이외의 경우, 상기 연결부
의 치수가 상세 요소분할해석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다면 중앙부 화물창 구역에서 구한 치수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
다.

2.1.6 파형과 하부구조의 연결부
파형과 하부 지지구조의 연결부에 대하여 상세 요소분할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의 구조 부재(그림 
4에 나타나 있음)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파형과 하부스툴 정판의 지지구조와의 연결부
• 하부스툴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파형 및 내저판의 지지구조와의 연결부
• 거싯판을 갖는 쉐더판이 하부스툴의 상부에 설치되는 경우, 파형과 거싯판 상부 모서리와의 연결부

화물창해석 결과에서, 파형 연결부에 있어서 항복사용계수  가 최대인 8장 4절 [3.3.2]에 정의된 단위 파형을 상세 
요소분할해석을 위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파형 지지구조의 배치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이들 위치에 대하여 우리 선급은 추가 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
종/횡 파형격벽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선박의 경우. 파형과 하부스툴 정판 또는 내저판의 지지구조와의 연결부에 대하
여 상세 요소분할해석이 요구된다. 하부스툴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종/횡 파형격벽간의 교차부에 대한 상세 요소분
할해석이 요구된다.

2.1.7 수평 스트링거의 힐 브래킷
수평 스트링거의 힐 브래킷은 상세 요소분할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내측 선체, 종격벽 및 횡격벽을 포함하여 힐에 
인접한 모든 구조 요소들은 허용응력 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화물창해석에서 최대 항복사용계수  를 가지는 수
평 스트링거의 힐은 상세 요소분할해석이 선택되어야 한다. 수평 스트링거와 힐 브래킷의 배치에 중요한 변화가 있
는 경우, 추가적인 구역에 대한 해석이 선급에 의하여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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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요소분할해석을 
요구하는 구역

그림 3  이중저와 갑판 보강재와의 연결부 및 횡격벽의 주위 구조의 강제 해석부위 예

그림 4  파형과 하부스툴와의 연결부의 강제 해석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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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절차(screening procedure)

3.1 심사 부위

3.1.1 
다음의 선체 부위에 대하여 이 심사 절차에 따라 구조 상세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 [3.2.1]의 상세부에 대해서는 전체 화물창 구역 내
• [3.2.2]의 상세부에 대해서는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 이외

3.2 구조 상세부의 목록

3.2.1 화물창 구역
화물창 구역 내의 다음의 구조 상세부 및 부위는 심사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a) 표 1 및 표 2의 횡 방향 특설늑골, 표 3의 수평 스트링거 및 이중저 내의 늑판 및 종거더와 같은 1차 지지부
재 웨브의 개구로서 2절 [2.4.9]에 따라 모델링이 요구되지 않는 개구 및 맨홀

b) 표 1 및 표 2의 횡 방향 특설늑골의 브래킷 토우, 표 3의 수평 스트링거의 브래킷 토우 및 횡 방향 평면격벽
과 이중저 또는 버트리스 구조와의 연결부

c) 표 3의 횡격벽 수평 스트링거의 힐
d) 그림 5의 횡 방향 하부스툴과 이중저 거더와의 연결부 및 종 방향 하부스툴과 이중저 늑판과의 연결부
e) 그림 5의 호퍼 하부와 횡 방향 하부스툴 구조와의 연결부
f) 그림 6의 톱사이드 탱크와 내측 종격벽판과의 연결부
g) 그림 7의 파형 및 상부 지지구조와 상부스툴과의 연결부
h) 그림 8의 창구코밍 단부 브래킷, 창구 모서리 및 창구 단부 보 연결부를 포함하는 창구 모서리 구역

화물구역 내에서 동일한 형상 및 동일한 상대적인 위치를 가지는 구조 상세부의 각 그룹 내에서, 항복사용계수 

가 최대인 상세부에 대하여 심사 검증은 수행할 수 있다.

3.2.2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 바깥구역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 바깥의 다음 구조 상세부는 심사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a) [2.1.2] 및 [2.1.3]의 호퍼구조 너클부
b) [2.1.3]의 선측늑골 단부 브래킷
c) [2.1.4]의 큰 개구
d) [2.1.6]의 파형과 지지구조와의 연결부
e) [2.1.7]의 수평 스트링거의 힐 브래킷

심사 대상인 파형과 주위 구조의 연결부 및 수평 스트링거의 힐 브래킷은 화물창 구역 중앙부 내의 상세 요소 분할
로 모델링된 해당 상세부와 형상, 비율 및 상대적인 위치가 유사하여야 한다.
화물창 구역 중앙부 바깥의 파형과 주위 구조의 연결부 및 수평 스트링거의 힐 브래킷이 화물창 구역 중앙부 내와 
다른 경우, 항복사용계수( )가 동일한 형상 및 동일한 상대적인 위치를 가지는 구조 상세부에 대하여 최대인 곳에 
위치한 상세부에 대하여 상세 요소분할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선급은 [1.1.3]에 따라 상세 요소분할해석을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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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킷 토우

개구 및 맨홀 (음영 부위)

개구 및 맨홀 
(음영 없는 부위)

다음의 개구를 제외하고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크기와 관
계없이 심사 절차에 의하여 평가되는 맨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및  

  - 개구의 각 변이 반원을 형성하는 경우(즉 개구의 반지름이 /2 인 
개구의 각 변)

,  및 은 2절 [2.4.9]에 따르며,  는 개구의 길이 및 폭 중에서 
작은 값이다.

표 1  유조선의 횡 방향 특설늑골의 심사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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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킷 토

개구 및 맨홀 (음영 부위)

개구 및 맨홀
(음영 없는 부위)

다음의 개구를 제외하고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크기와 관계
없이 심사 절차에 의하여 평가되는 맨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0.35 및  < 1.2
  - 개구의 각 단부가 반원을 형성하는 경우(즉 개구의 반지름이 b/2 인 

개구의 각 단부)

,  및 은 2절 [2.4.9]에 따르며,  는 개구의 길이 및 폭 중에서 작
은 값이다.

표 2  산적화물선의 횡 방향 특설늑골의 심사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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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킷 토 및 힐

개구 및 맨홀 (음영 부위)

개구 및 맨홀 
(음영 없는 부위)

다음의 개구를 제외하고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크기와 
관계없이 심사 절차에 의하여 평가되는 맨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 0.35 및  < 1.2
  - 개구의 각 단부가 반원을 형성하는 경우(즉 개구의 반지름이 /2

인 개구의 각 단부)

,  및 은 2절 [2.4.9]에 따르며,  는 개구의 길이 및 폭 중에서 
작은 값이다.

표 3  유조선의 수평 스트링거 및 횡격벽과 이중저와의 연결부의 심사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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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내저판 및 호퍼 탱크의 하부스툴과의 연결부의 심사 부위

그림 6  톱 사이드탱크와 내측 종격벽판의 연결부의 심사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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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파형 및 상부 지지구조와 상부스툴과의 연결부의 심사 부위

그림 8  산적화물선 창구 모서리에서의 심사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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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심사 기준

3.3.1 심사계수 및 허용심사계수
[3.1]의 각 심사 부위에 대한 심사계수  및 허용심사계수 는 표 4에 따른다.

상세의 종류 심사계수,  허용심사계수, 

전체 화물창 구역 내 S + D S

표 1 및 표 2의 횡 방향 특설늑골, 표 3의 수평 스트링거, 이중저 
내의 늑판 및 종거더와 같은 1차 지지부재 웨브의 개구로서 2절 
[2.4.9]에 따라 화물창 모델에서 모델링이 요구되지 않는 개구

표 5 1.70 1.36

맨홀  

표 1 및 표 2의 횡 방향 특설늑골의 브래킷 토우, 표 3의 수평 스트
링거의 브래킷 토우 및 횡 방향 평면격벽과 이중저 또는 버트리스 구
조와의 연결부

표 6 1.50 1.20

표 3의 횡격벽 수평 스트링거의 힐 표 7 1.50 1.20

그림 5의 횡 방향 하부스툴과 이중저 거더와의 연결부 및 종 방향 하
부스툴과 이중저 늑판과의 연결부
그림 5의 호퍼 하부와 횡 방향 하부스툴 구조와의 연결부
그림 6의 톱사이드 탱크와 내측 종격벽판과의 연결부
그림 7의 파형 및 상부 지지구조와 상부스툴과의 연결부

 

창구 모서리 부위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 바깥

호퍼구조 너클부





선측늑골 단부 브래킷(2) 

큰 개구(2) 

파형과 지지구조의 연결부 및 수평 스트링거의 힐 브래킷  

    (1)  

(비고)
 : 2절 [5.2.4]에 따른 성긴 요소분할 항복사용계수
 : 2절 [5.2.4]에 따른 성긴 요소분할 허용 항복사용계수
 : 심사 응력집중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2]에 따라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에서 계산된 고려하는 상세부에 대한 상세 요소분할 시 등가응력
(Nmm )

 : 2절에 따라 선체 중앙부 화물창 구역에서 계산된 고려하는 상세부의 성긴 요소분할 시 등가응력(Nmm )
 : 고려하는 상세부의 성긴 요소분할 시 등가응력(Nmm )
 : [6.2.1]에 따른 피로계수

(1) 각각의 심사한 상세부에 대한,   및  는 동일 평면 위치의 해당 요소에서 얻을 수 있다. 
(2) 큰 개구 및 맨홀 주위에서 최대 항복사용계수를 갖는 대표 요소는 검증되어야 한다.

표 4  심사계수 및 허용심사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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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2)

• 1차 지지부재 웨브 내의 개구인 경우

      
 

 


• 주요 브래킷 및 버트리스 웨브 내의 개구인 경우(아래 그림 참조)
     

 : 개구의 반지름(mm ) (아래 그림 참조)
 : 웨브 깊이와 평행한 개구의 높이(mm ) (아래 그림 참조)
 : 1차 지지부재 웨브 방향에 평행한 개구의 높이(mm ) (아래 그림 참조)
 : 개구가 있는 1차 지지부재 웨브의 높이(mm ) (아래 그림 참조)
 : 도시한 좌표계에 따라 화물창 유한요소 해석으로부터 결정된 요소의  방향 축 응력(Nmm )
 : 도시한 좌표계에 따라 화물창 유한요소 해석으로부터 결정된 요소의  방향 축 응력(Nmm )
 : 화물창 유한요소 해석으로부터 결정된 요소의 전단응력(Nmm ) (1)

 

기준에 따라 
검증되어야 하는 웨브 
내의 개별 요소

(1) 요소 전단응력은 심사 기준에 따라 검증을 하기 위한 항복사용계수의 평가에 앞서, 7장 2절 [5.2.6]에 따라 조정되
어야 한다.

(2) 개구의 형상이 2절 [2.4.9]에 따라 모델링되도록 요구되는 경우, 응력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세 요소분할 유한
요소 해석이 수행되어야 하며, 심사 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

표 5  1차 지지부재 내 개구의 심사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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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에서 브래킷 토우에 인접한 쉘 요소의 높이(mm ) (아래 그림 참조)
 :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에서 브래킷 면재의 보 또는 봉 요소의 단면적(mm )
 : 화물창 유한요소 해석으로부터 결정된 보 또는 봉 요소의 축 응력(Nmm )
 : 화물창 유한요소 해석으로부터 결정된 브래킷 토우에 인접한 쉘 요소의 등가응력(Nmm )
 : 브래킷 토우에 인접한 쉘 요소의 순 두께(mm ) (아래 그림 참조)
 : 연장 길이(leg length, mm )로서 1,400 mm  이하로 한다.(아래 그림 참조)

표 6  1차 지지부재의 브래킷 토우의 심사계수

3.3.2 심사 기준
[3.1]에 따른 지역에서의 응력과 [5]의 모든 적용 유한요소 하중조합에 대한 해석 결과는 다음 심사 기준으로 검토하
여야 한다.

 ≤ 

     : [3.3.1]에 따른 심사계수
  : [3.3.1]에 따른 허용심사계수

상기 심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구조상세의 상세 요소분할해석이 요구되며 [1.1.3]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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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선측 수평 스트링거 및 횡격벽 수평 스트링거 힐 부위의 경우(아래 그림의 위치 1, 2 및 3) 

           



       • 종격벽 수평 스트링거의 힐 부위의 경우(아래 그림의 위치 4)

           


    : 도시한 좌표계에 따라 화물창 유한요소 해석으로부터 결정된 요소의   방향 축응력(Nmm )
  : 화물창 유한요소 해석으로부터 결정된 힐에 인접한 쉘 요소의 등가응력(Nmm )

 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개별 요소

표 7  횡격벽 수평 스트링거의 힐 부위의 심사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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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 모델링

4.1 일반사항

4.1.1
고응력 위치에서의 상세 응력평가는 상세 유한요소 분할이 요구된다. 이러한 상세 요소분할해석은 화물창 모델에 반
영된 상세 요소분할 구역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화물창 모델에서 얻은 경계조건과 함께 상세 요
소분할 구역을 별도의 국부 유한요소 모델에 사용할 수 있다. 

4.2 모델의 범위

4.2.1
별도의 국부 상세 요소분할 모델이 사용되었다면, 모델의 범위는 관심 구역에서 계산된 응력이 부과된 경계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상세 요소분할 모델의 경계는 특설늑골, 거더 및 늑판과 같은 화물
창 모델 내의 1차 지지부재와 일치시켜야 한다. 

4.3 요소 분할 크기

4.3.1
상세 요소 분할 구역에서의 요소의 크기는 50 mm × 50 mm  이하이어야 한다. 

4.3.2
상세 요소 분할 구역의 범위는 검토 대상 구역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10개의 요소 이상이어야 한다. 상세 요소 분
할 구역에서 상세 요소 분할 모델 경계까지의 요소 분할 밀도는 순조롭게 변경되어야 한다.

4.4 요소

4.4.1
상세 요소 분할 구역 내의 모든 판은 쉘 요소로 모델링되어야 한다. 상세 요소 분할 구역 내 요소의 종횡비는 가능
한 1에 가깝게 유지되어야 한다. 상세 요소 분할 구역 내 요소 분할 밀도의 변화 및 삼각형 요소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상세 요소 분할 모델 내 요소의 종횡비는 3이하로 하여야 한다. 요소 모서리의 각도가 45도 미
만이거나 또는 135도를 초과하는 비뚤어진 요소는 피해야 한다. 상세 요소 분할 구역 내의 보강재는 쉘 요소로 모델
링 하여야 한다. 상세 요소 분할 구역 밖의 보강재는 보 요소로 모델링 할 수 있다.

4.4.2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화물창 늑골의 단부 연결부를 포함한 주요 브래킷 단부 연결부에 대하여 상세 요소분할해석
이 요구되는 경우, 상세 요소 분할 구역은 평가를 받는 구역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최소 10개 요소 이상이어야 한
다.(그림 9 참조) 

4.4.3
개구에 대하여 상세 요소분할해석이 요구되는 경우, 개구 주위 요소의 처음 두 층의 요소는 50 mm × 50 mm  이하
의 요소 분할 크기로 모델링 되어야 한다. 상세 요소 분할로부터 성긴 요소 분할로 요소 크기의 변화는 순조롭게 되
어야 한다. 개구 단부에 직접 용접된 단부 보강재는 쉘 요소로 모델링하여야 한다. 개구에 가까운 웨브 보강재는 개
구의 단부로부터 최소한 50 mm  거리에 위치하며 봉 또는 보 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 할 수 있다.(그림 10 참조) 

4.4.4
개구, 1차 지지부재 및 연결 브래킷의 면재는 양쪽으로 각각 최소 2개의 요소로 모델링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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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요소 분할 구역 
요소 크기 ≤ 50 mm  × 50 mm
범위 - 모든 방향으로 최소한 10개 요소
면재는 판 요소로 모델링하여야 함.

그림 9  브래킷 토우 주변의 상세 요소 분할 구역

상세 요소 분할 구역
요소 크기 ≤ 50 mm  × 50 mm

그림 10  개구 주변의 상세 요소 분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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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횡 방향 특설늑골

4.5.1
[4.2]에서 [4.4]의 요건에 추가하여, 이 조항의 모델링 요건은 전형적인 횡 방향 특설늑골 해석에 적용한다.

4.5.2
유한요소 부분 모델이 사용될 경우, 모델은 적어도 1 + 1 특설늑골 간격의 범위를 가져야 한다(즉 검토대상 횡 방향 
특설늑골의 양쪽으로 한 특설늑골 간격만큼 연장되어야 한다). 산적화물선의 경우, 특설늑골 간격은 톱사이드 탱크 
및 하부 호퍼탱크에서의 특설늑골의 중 큰 간격을 말한다. 다만, 검토 대상 특설늑골의 전후의 횡 방향 특설늑골은 
부분 모델에 포함할 필요는 없다. 

4.5.3
선박의 전 깊이와 전 폭에 걸쳐 모델링 하여야 한다.(그림 11 참조)
그림 12는 수직 특설늑골의 하부 및 이면 브래킷의 유한요소 분할의 예이다.

그림 11  특설늑골 브래킷 연결부 및 개구의 유한요소 분할을 위한 국부 모델 범위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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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횡 방향 특설늑골 하부에서의 유한요소 분할의 예 

4.6 횡격벽 스트링거, 버트리스 및 인접한 특설늑골 

4.6.1
[4.2]에서 [4.4]의 요건에 추가하여, 이 조항의 모델링 요건은 횡격벽 구조 및 인접한 특설늑골의 해석에 적용할 수 
있다.

4.6.2
횡격벽, 수평 스트링거, 특설늑골, 갑판 및 이중저 사이의 구조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유한요소 국부 모델은 전체 
선체 횡단면을 모델링할 것을 권장한다. 길이 방향으로, 모델의 단부는 검토를 필요로 하는 구역을 넘어 적어도 하나
의 특설늑골 간격만큼 연장되어야 한다.(그림 13 참조)

4.6.3
다른 방법으로, 그림 14와 같이 구조의 다른 부분을 해석하기 위하여 다수의 국부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횡격벽 
수평 스트링거 해석의 경우, 선박의 전폭을 모델링하여야 한다. 버트리스 구조해석의 경우, 국부 모델의 폭은 적어도 
4 + 4 종 보강재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즉 버트리스 양측으로 각각 4개의 종 보강재 간격을 모델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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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그림 15는 횡격벽 수평 스트링거의 유한요소 분할의 예이다. 그림 16은 횡격벽/이중저 구조와 버트리스 연결부 및 
개구의 해석을 위한 국부 모델의 예이다.

그림 13  횡격벽 및 인접 구조의 상세 요소분할 해석을 위한 국부 모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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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횡격벽 수평 스트링거의 유한요소 요소분할의 예

그림 14  국부 모델을 사용한 횡격벽 구조 국부해석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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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격벽 및 이중저 구조에 연결되는 버트리스의 해석을 위한 국부모델의 예
(모델의 좌현 반을 도시)

4.7 갑판, 이중저 종통재 및 연결되는 횡격벽 수직 보강재

4.7.1
[4.2]에서 [4.4]의 요건에 추가하여, 이 조항의 모델링 요건은 종/수직 방향 보강재 단부 연결부 및 부착된 웨브 보강
재의 해석에 적용한다.

4.7.2
국부 유한요소 모델이 사용되는 경우, 해당 모델의 각 단부는 검토 대상 구역으로부터 적어도 2개의 특설늑골 간격
만큼 선박 길이 방향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모델 폭은 적어도 2 + 2 종 보강재 간격으로 연장되어야 한다. 그림 17
은 갑판/이중저 종 보강재 및 연결되는 횡격벽 수직 보강재의 해석을 위한 국부 모델의 종 방향 범위를 나타내었다.

4.7.3
상세 요소 분할 구역 바깥쪽의 종 보강재의 웨브는 깊이에 걸쳐 적어도 3개의 쉘 요소로 분할하여야 한다. 또한 같
은 크기의 요소를 선저판 및 내저판 모델링에 사용하여야 한다. 종 보강재의 플랜지 및 브래킷의 면재는 한쪽 면에
서 최소 2개의 요소로 모델링 되어야 한다.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7 장 직접강도해석 1 부 7 장 3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455

4.7.4
요소 분할 크기 및 상세 요소 분할 구역의 범위는 [4.3.1]에 따른다.(그림 17 참조)

그림 17  갑판과 이중저 보강재 및 단부 연결부와 웨브 보강재의 상세 요소분할해석용 국부 모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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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파형격벽

4.8.1
[4.2]에서 [4.4]의 요건에 추가하여, 이 조항의 모델링 요건은 파형격벽과 하부스툴의 연결부 및 하부스툴과 내저판과
의 연결부의 해석에 적용한다.

4.8.2
국부 모델의 최소 범위는 다음과 같다.(그림 18 참조)

a) 수직 방향으로, 모델은 선저로부터 파형과 하부스툴의 연결부 상부로 최소 2 m  위치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국
부 모델의 상부 경계는 경계 변위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물창 유한요소 모델의 수평 요소 분할선과 일치
하여야 한다.([4.2] 참조) 

b) 파형 횡격벽의 경우, 국부 모델은 상세 요소 분할 구역의 양측의 하부스툴의 가장 가까운 다이어프램까지 횡 
방향으로 연장되어야 한다(즉, 국부 모델은 두 개의 하부스툴 횡방향 웨브/다이어프램 간격을 포함한다). 단부 
다이어프램은 모델링할 필요가 없다.

c) 파형 종격벽의 경우, 국부 모델은 상세 요소 분할 구역의 양측의 가장 가까운 특설늑골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즉, 국부 모델은 두 개의 늑골 간격을 포함한다). 단부 특설늑골은 모델링할 필요가 없다.

d) 파형격벽 및 파형격벽의 교차부에 근접하여 위치하는 파형과 하부스툴 연결부의 경우(석유제품 운반선과 같은), 
국부 모델은 상세 요소 분할 구역의 가장 가까운 다이어프램(횡 방향) 및 특설늑골(종 방향)사이의 구조를 포함
하여야 한다(어느 쪽이든 관련 있는). 추가로, 국부 모델은 횡 방향 및 종 방향 스툴 사이 교차부로부터 바깥쪽
으로 적어도 하나의 다이어프램/특설늑골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e) 하부스툴과 내저판 연결부의 경우, 해당되는 경우의 내저판, 하부스툴 판, 다이어프램 및 이중저 거더 사이 연
결부는 상세 요소 분할 구역의 중심부가 된다.

4.8.3
파형 연결부의 경우, 상세 요소 분할 구역은 적어도 검토 대상 파형 플랜지, 인접하는 파형 웨브 및 파형 웨브의 각 
단부로부터 500 mm  더 연장한 범위를 포함하여야 한다.(즉 상세 요소 분할 구역은 적어도 4개의 파형부 너클점을 
포함하며, 그림 18 및 그림 19를 참조) 상세 요소 분할 구역 내의 요소의 크기는 50 mm  × 50 mm  이하이어야 
한다.

위의 그림은 하부스툴과 파형 종격벽 연결부의 상세 요소 분할 구역의 범위를 보여준다. 파형 횡격벽도 같은 범위로 
한다. 위 모델의 범위는 최소한의 범위이다.

그림 18  파형격벽과 하부스툴 연결부 및 하부스툴과 내저판 연결부의 국부 모델 및 상세 요소 분할 구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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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하부스툴 내의 다이아프램 웨브, 브래킷 및 스툴 측판 및 다이아프램의 수직 보강재는 국부 모델의 범위 내 실제 위
치에서 모델링 하여야 한다. 상세 요소 분할 구역 내에서 다이아프램, 수직 보강재 웨브와 플랜지 및 브래킷의 모델
링에는 쉘 요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4.8.5
상세 요소 분할 구역 내에서의 수평 방향 보강재는 쉘 요소 또는 보 요소로 모델링하여야 한다.

4.8.6
그림 19는 종격벽과 하부스툴의 연결부 상세 요소분할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국부 모델의 예이다.

그림 19  파형격벽과 하부스툴 연결부의 해석을 위한 부분 국부 모델 예

4.8.7
그림 20은 하부스툴과 내저판의 연결부 상세 요소분할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국부 모델의 예이다.

그림 20  하부스툴과 내저판의 연결부 해석을 위한 부분 국부모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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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창구 모서리 구조

4.9.1
[4.2]에서 [4.4]의 요건에 추가하여, 이 조항의 모델링 요건은 창구 모서리 구조의 해석에 적용한다.

4.9.2
창구코밍 단부 브래킷, 창구 모서리 및 창구 단부 보의 연결부와 같은 고응력 부위는 상세 요소 분할 모델에 의한 
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세 요소 분할 구역은 이러한 부위를 포함하여야 한다.(그림 21 참조)

그림 21  창구개구 구조의 해석을 위한 국부모델 예

5. 유한요소 하중조합

5.1 일반사항

5.1.1
상세 요소분할해석은 해당 화물창해석에 적용된 모든 유한요소 하중조합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5.2 하중 및 경계조건의 적용

5.2.1 일반
상세 요소분할해석에서 별도의 국부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화물창 모델로부터 구한 절점 변위를 국부 모델 상의 대
응하는 경계 절점에 강제 변위로서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대신하여 화물창 모델로부터의 등가 절점력(equivalent 
nodal force)을 경계 절점에 적용할 수 있다.
화물창 모델 상의 절점과 일치하지 않는 국부 모델 경계 상의 절점들이 있는 경우, 다점 구속(multi-point 
constraints)을 사용하여 이들 절점에 강제 변위를 적용할 수 있다. 2개의 인접하며 일치하는 절점을 연결하는 선형  
다점 구속 방정식(liner multi-point constraint equation)의 사용은 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국부하중은, 선체거더 굽힘 모멘트 및/또는 전단력 수정에 적용한 모든 하중을 포함하여, 각각의 국부 유한요소 
모델 전체에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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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석기준

6.1 응력평가

6.1.1 일반사항
상세 요소분할해석의 응력평가는 4장 8절에 규정되어 있는 유한요소 하중조합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6.1.2 참조응력
참조응력은 등가응력  으로서 요소 중심에서 계산된 쉘 요소의 멤브레인 수직응력 및 전단응력을 기초로 계산하
여야 한다. 응력은 요소의 중심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6.1.3 허용응력
최대 허용응력은 [4.1]에서 [4.4]에 규정된 50 mm × 50 mm 의 요소 분할 크기에 기초한다. 더 작은 요소 분할 크
기를 사용한 경우, 규정된 요소 분할 크기와 같은 면적에 걸쳐 계산된 영역 가중치 부과 등가응력을 허용응력과 비
교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평균응력 계산은 요소 경계 전체가 대상 구역 내에 위치하는 요소만을 기초로 하여
야 한다. 평균응력은 요소 중심에서의 응력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즉 보간법 및/또는 외삽법에 의하여 얻어진 
응력 값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균응력 계산은 구조적 불연속부 및 인접구조를 통해서는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2 허용기준

6.2.1
허용기준에 대한 응력 결과의 검증은 [6.1]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구조평가는 응력이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 

       : 상세 요소분할 항복사용계수로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쉘 요소의 경우

 

 , 일반적으로 봉 또는 보 요소의 경우

 : 등가응력(Nmm )
 : 봉 요소의 축응력(Nmm )

   : 허용 상세요소분할 항복사용계수로 다음과 같다.

• 용접부에 인접하지 않은 요소 :
•    , S + D인 경우
•    , S인 경우

• 용접부에 인접한 요소 :
•    , S + D인 경우
•    , S인 경우

     : 피로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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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경우(모재의 자유단 포함) : 1.0
• 9장 2절의 피로평가 기준에 적합한 극상세분할(very fine mesh)에 의하여 평가하는 구역 : 1.2

비고 1 : 최대 허용응력은 50 mm × 50 mm 의 요소 분할 크기에 기초한다. 더 작은 요소 분할 크기를 사용한 
경우, 규정된 요소 분할 크기와 같은 면적에 걸쳐 [6.1]에 따라 계산된 평균 등가응력을 허용응력과 비교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비고 2 : 평균 등가응력은 요소 면적에 대한 가중 평균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한다. 

   


 


   

    : 평균 등가응력

비고 3 : 응력평균 계산은 구조적 불연속부 및 인접구조를 통해서는 수행 할 수 없다. 

6.2.2 파형 횡격벽 또는 파형 종격벽에 하부스툴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파형 횡격벽 또는 파형 종격벽에 하부스툴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6.2.1]에 주어진 허용응력은 상세 요소분할해석에 
의하여 검토 중인 부분에 대하여는 10 % 감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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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일반사항

제 2 절  세장비 요건

제 3 절  규정 좌굴요건

제 4 절  직접강도해석에 대한 좌굴요건

제 5 절  좌굴능력

부록 1  참조응력을 기반으로 한 응력
   

13편 1부 8장

좌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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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일반사항

1. 서론

1.1 가정

1.1.1
이 장은 국부 지지부재, 1차 지지부재 및 필러, 파형격벽, 브래킷과 같은 기타 구조의 좌굴 및 최종강도에 대한 강도 
기준을 포함한다. 이러한 기준은 선체 국부 치수에 대해서는 6장, 직접강도해석에 대해서는 7장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1.1.2
각 구조 부재의 경우, 좌굴강도 특성상 가장 불리한 또는 위험한 좌굴 모드로 취하여야 한다.

1.1.3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 장에서의 구조 부재의 치수 요건은 제공된 총 두께로부터 3장 3절에 따른  를 감
한 순 치수를 기반으로 한다. 

1.1.4
이 장에서는, 압축 및 전단응력은 양(+)으로, 인장응력은 음(-)으로 한다. 

2. 적용

2.1 범위

2.1.1
좌굴 검토는 다음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판, 종/횡 보강재, 1차 지지부재 및 브래킷의 세장비 요건에 대하여는 2절
• 판, 종/횡 보강재, 1차 지지부재 및 기타 구조의 규정 좌굴 요건에 대하여는 3절
• 판, 보강된 패널 및 기타 구조의 유한요소 해석의 좌굴 요건에 대하여는 4절
• 규정 및 유한요소 좌굴 요건의 좌굴 능력에 대하여는 5절

2.1.2 보강재
이 장에 언급된 보강재의 좌굴 검토는 좌굴 패널의 긴 변을 따라 설치된 보강재에 적용하여야 한다.

2.1.3 큰 보강재
상설접근설비(PMA)에 사용되는 큰 보강재(웨브 보강이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는 다음의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

a) 다음과 같은 1차 지지부재에 대한 세장비 요건 :

• 큰 보강재 웨브 : 2절 [4.1.1]의 a)
• 큰 보강재 플랜지 : 2절 [4.1.1]의 b) 및 2절 [5.1]
• 큰 보강재 웨브에 부착된 보강재 : 2절 [3.1.1] 및 2절 [3.1.3]

b) 다음과 같은 규정 요건의 좌굴강도 :

•큰 보강재 웨브 : 3절 [3.2]
•큰 보강재 웨브에 부착된 보강재 : 3절 [3.1] 및 3절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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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해당되는 경우 상설접근설비에 사용되는 모든 구조 요소는 4절의 유한요소 해석의 좌굴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
다.

d) 큰 보강재 웨브에 보강재가 부착되지 않은 종 방향 상설접근설비 플랫폼의 좌굴강도는 3절 [3.1] 및 3절 [3.3]
의 국부 지지부재에 관한 기준을 사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정의

3.1 일반사항

3.1.1 좌굴 정의
“좌굴”은 일반적으로 면내압축 및/또는 전단 및 면외하중을 받고 있는 구조의 강도를 기술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좌굴강도 또는 능력은 하중상태, 세장비 및 구조의 종류에 따라 하중의 내부 재분배를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3.1.2 좌굴 능력
이 원리에 기초한 좌굴능력은 최종능력의 하한 추정 또는 큰 영구 변형 없이 패널이 분담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제
공한다.
좌굴 능력 평가에서는 판에 대한 양의 탄성 후-좌굴 효과(positive elastic post-buckling effect)를 사용하며 판과 
보강재 사이와 같이 구조 부재들 간의 하중 재분배를 설명한다. 세장한 구조의 경우, 이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된 능
력 값은 이상화된 탄성좌굴응력(최소 고유치)보다 일반적으로 더 크다. 세장하고 보강된 패널에서의 구조 부재의 탄
성좌굴을 허용하는 것은 높은 좌굴 사용 범위(higher buckling utilization levels)에서 큰 탄성변형과 면내강성의 
감소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3.1.3 평가방법
좌굴평가는 서로 다른 경계조건 종류를 고려하여 2가지 방법 중 하나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방법 A : 요소 패널의 모든 단부는 주위 구조/인접 판 때문에 직선 형태(그러나 면내 방향으로는 자유롭게 이
동)를 유지하여야 한다.

• 방법 B : 요소 패널의 단부는 단부에서의 낮은 면내강성 및/또는 주위 구조/인접 판이 없기 때문에 직선 형태
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3.2 좌굴사용계수

3.2.1
사용계수  는 적용하중과 대응하는 최종능력 또는 좌굴강도와의 비율로 정의한다. 

3.2.2
조합하중의 경우, 사용계수  는 그림 1과 같이 적용 등가응력과 대응하는 좌굴능력과의 비율로 정의하며, 다음에 
따른다.

 


 

     

  : 작용 등가응력(Nmm )으로 다음에 따른다.

     , 판의 경우
   , 보강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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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가 좌굴능력(Nmm )으로 다음에 따른다.

     , 판의 경우

 

   , 보강재의 경우

   : 파손에서의 응력승수인자(Stress multiplier factor).

각각의 전형적인 파손 모드의 경우, 패널의 해당 능력은 실제 응력조합을 적용한 후 붕괴에 이를 때까지 비례적으로 
응력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구할 수 있다.
그림 1은  와   응력을 받는 구조 부재의 좌굴능력 및 좌굴사용계수를 나타낸다. 

그림 1  좌굴 능력 및 좌굴사용계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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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허용 좌굴사용계수

3.3.1 일반 구조요소
허용 좌굴사용계수는 표 1에 따른다.

구조 부재 허용 좌굴사용계수 

판 및 보강재
보강된 및 보강되지 않은 패널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수직 보강된 선측외판
개구에 주위의 웨브 판

하중조합 S + D 인 경우 1.00 
하중조합 S 인 경우 0.80 

스트럿, 필러 및 크로스타이
하중조합 S + D 인 경우 0.75 
하중조합 S 인 경우 0.65 

액체하중에 의한 면외압력을 받는 하부스툴이 있는 수직 파형격벽 및 
수평 파형격벽의 파형(쉘 요소만을 고려)
하부스툴이 없는 파형격벽의 하부 단부에 인접한 지지구조

하중조합 S + D 인 경우 0.90 
하중조합 S 인 경우 0.72 

액체하중에 의한 면외압력을 받는 하부스툴이 없는 수직 파형격벽의 파
형(쉘 요소만을 고려)

하중조합 S + D 인 경우 0.81 
하중조합 S 인 경우 0.65 

비고 1 : 횡 방향 파형격벽의 지지구조는 격벽 전후의 1/2 특설늑골 간격 내 및 파형 깊이와 동등한 수직 범위 내 종 
방향의 부재를 말한다.

비고 2 : 종 방향 파형격벽의 지지구조는 격벽의 양 측면으로부터 3개의 종보강재 간격 내 및 파형 깊이와 동등한 수
직 범위 내 횡 방향의 부재를 말한다.

표 1  허용 좌굴사용계수 

3.4 좌굴 허용기준

3.4.1
구조 부재의 좌굴강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3.2.2]에 따른 작용 응력에 기초한 좌굴사용계수 
  : [3.3]에 따른 허용 좌굴사용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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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세장비 요건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의 경우, 1장 4절을 참조한다.

   : 웨브 두께의 중간에서 플랜지 단부까지의 최대 거리(mm ) (그림 1 참조) 
  : 보강재 웨브의 깊이(mm ) (그림 1 참조)
 : 표 3에 따른 단부 브래킷의 유효 길이(mm )
  : 유효 지지점 사이의 보강재 길이(m )
 : 보강재 부착판의 유효폭(mm )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

  

 : 순 플랜지 두께(mm )
  : 판의 순 두께(mm )
  : 웨브의 순 두께(mm )

1. 구조요소

1.1 일반사항

1.1.1
모든 구조 부재는 [2]부터 [4]의 해당되는 세장비 또는 치수비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판

2.1 패널의 순 두께

2.1.1
패널의 순 두께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세장비계수로, 다음과 같다.
  = 100, 선체외판(hull envelope)과 화물 및 탱크 경계인 경우 
  = 125, 기타 구조인 경우  

  : 판 재료의 규정 최소 항복응력(Nmm )으로 고려하는 스트레이크에 있어서 낮은 최소 항복응력이 3절 및 
4절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낮은 항복응력이 세장비 기준에 사용될 수 있다. 

선박의 원통형 부분내의 빌지 판 및 둥근 거널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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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강재

3.1 보강재의 치수비

3.1.1 모든 보강재 종류의 순 두께
보강재의 순 두께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a) 보강재 웨브 판 

 ≥

 






b) 플랜지

 ≥

  






 ,  : 표 1에 따른 세장비계수

그림 1  보강재 치수 파라미터

보강재 종류  

형강, 2 및 3 75 12

 형강 75 12

구평강 45 -

평강 22 -

표 1  세장비계수

3.1.2 앵글 및 T형강의 순 치수

앵글 및  형강에 대한 전체 플랜지 폭  (mm )은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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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보강재의 굽힘강성
부착판에 평행한 중립축에 대한 유효폭의 판을 포함한 보강재의 순 관성 모멘트(c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
어야 한다.

 ≥  




 : 유효 부착판  을 포함한 보강재의 순 단면적(cm )
  : 부착판의 규정 최소 항복응력(Nmm )
  : 세장비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1.43, 스닙된 보강재를 포함한 종 보강재인 경우  
  = 0.72, 기타 보강재인 경우  

4. 1차 지지부재

4.1 치수비 및 강성

4.1.1 웨브 판과 플랜지의 치수비
1차 지지부재의 웨브 판과 플랜지의 순 두께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a) 웨브 판 :

 ≥

 






b) 플랜지 :

 ≥

  






  : 판 폭(mm ), 웨브 보강재의 간격과 같다. 
  : 웨브 판에 대한 세장비계수로서  = 100 으로 한다.
 : 플랜지에 대한 세장비계수로서  = 12 로 한다.

4.1.2 갑판 횡 방향 1차 지지부재
축 압축(선체거더 응력)을 받는 종 보강재를 지지하는 횡 방향 1차 지지부재에 대한 순 관성 모멘트   
(cm) 는 굽힘 스팬의 중앙부 절반 내에서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0.8  의 유효폭의 부착판을 포함한 1차 지지부재의 순 관성 모멘트(cm )
  : 3장 7절에 따른 1차 지지부재의 굽힘 스팬(m )
  : 3장 7절에 따른 1차 지지부재의 간격(m )
  : [3.1.3]에 따른 갑판 보강재의 관성 모멘트(cm ) 로서 굽힘 스팬의 중앙부 절반 내에서의 값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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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

4.2.1 웨브 보강재의 치수비
1차 지지부재에 부착된 웨브 보강재의 웨브 및 플랜지의 순 두께는 [3.1.1]과 [3.1.2]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2.2 웨브 보강재의 굽힘강성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보강재의 유효 부착판  을 포함한 순 관성 모멘트  (cm ) 는 표 2에 따른 최소 관성 모
멘트 이상이어야 한다.

보강재 배치 웨브 보강재의 최소 관성 모멘트(cm )

A

1차 지지부재 스팬을 따라 설치된 웨브 
보강재

s

l

 ≥  




B

1차 지지부재 스팬에 수직하게 설치된 
웨브 보강재

l

s

 ≥   
 

 
  

 


 

여기서,
 : 세장비계수로 다음에 따른다.

  = 1.43, 스닙된 보강재를 포함한 종 보강재의 경우   
  = 0.72, 기타 보강재의 경우  

 : 웨브 보강재의 길이(m )로서, 국부 지지부재에 용접되는 웨브 보강재는 국부 지지부재의 플랜지 사이의 
길이로 하며, 스닙된 웨브 보강재는 횡(lateral) 지지부재의 간격으로 한다. 즉 보강재 배치 B 와 같이 1
차 지지부재의 플랜지 사이의 전 길이로 한다.

 : 유효 부착판  을 포함한 웨브 보강재의 순 단면적(cm )
 : 1차 지지부재의 순 웨브 두께(mm )
 : 1차 지지부재 웨브의 규정 최소 항복응력(Nmm )

표 2  웨브 보강재의 강성 기준

5. 브래킷

5.1 트리핑 브래킷

5.1.1 지지되지 않은(Unsupported) 플랜지 길이
1차 지지부재 플랜지의 지지되지 않은 길이(즉, 트리핑 브래킷 사이의 거리, m )는 다음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 단,  m in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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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지지부재의 플랜지 폭(mm )
 : 세장비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0.022, 대칭 플랜지인 경우 
  = 0.033, 비대칭 플랜지인 경우  

  : 플랜지의 순 단면적(cm )
   : 웨브의 순 단면적(cm )
 : 1차 지지부재의 규정 최소 항복응력(mm )
  m in : 최소 플랜지 길이로서 다음에 따른다.

 m in  = 3.0 m , 화물탱크/화물창 구역, 화물탱크/화물창 경계 또는 외부 갑판을 포함하는 선체 외
곽판의 경우 

 m in  = 4.0 m , 기타 구역인 경우 

5.1.2 단부 보강
1차 지지부재의 트리핑 브래킷은 표 3에 따른 단부의 유효 길이  (mm ) 가 다음의 값보다 큰 경우 플랜지 또는 보
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 브래킷 순 웨브 두께(mm )

5.2 단부 브래킷

5.2.1 치수비
압축응력을 받는 단부 브래킷의 순 웨브 두께  (mm ) 는 다음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표 3에 따른 브래킷의 깊이(mm )
  : 표 3에 따른 세장비 계수
  : 단부 브래킷의 규정 최소 항복응력(Nmm )

5.3 단부 보강

5.3.1 브래킷 자유변의 보강
브래킷 자유변의 보강재 웨브의 깊이  (mm )는 다음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단,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 세장비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75, 단부 브래킷의 경우
  = 50, 트리핑 브래킷의 경우

  : 보강재의 규정 최소 항복응력(N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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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자유변 보강재의 치수비
자유변 보강재의 웨브 판과 플랜지의 순 두께는 [3.1.1] 및 [3.1.2]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브래킷 종류 C

자유변 보강재가 없는 브래킷

  
   

여기서:

 ≤ 


≤  

자유변 보강재가 있는 브래킷

C = 70

표 3  브래킷의 치수비에 대한 좌굴계수(C)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8 장 좌굴 1 부 8 장 3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473

6. 기타 구조

6.1 필러

6.1.1 I-단면 필러의 치수비
I-단면의 경우, 웨브 판의 두께 및 플랜지 두께는 [3.1.1] 및 [3.1.2]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6.1.2 상자형 단면 필러의 치수비
얇은 두께의 벽을 갖는 상자형 단면의 두께는 [3.1.1]의 (a)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6.1.3 원형 단면 필러의 치수비
원형 단면 필러의 순 두께  (mm ) 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두께 중간에서의 원형 단면의 반경(mm )

6.2 개구의 보강

6.2.1 개구 자유변 보강재의 깊이
그림 2와 같이 설치된 경우, 개구 자유변 보강재의 웨브 깊이  (mm ) 는 다음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 단,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 세장비 계수로  = 50 으로 한다.
  : 보강재의 규정 최소 항복 응력(Nmm )

6.2.2 보강재의 비율
보강재의 웨브 판 및 플랜지의 순 두께는 [3.1.1]과 [3.1.2]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림 2  전형적인 개구 자유변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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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규정 좌굴요건 

기호

  : 1절 [3.3]에 따른 허용 좌굴사용계수
EPP : 3장 7절 [2.1]에 따른 요소판 패널
LCP : 3장 7절 [2.2.2] 및 3장 7절 [3.2]에 따른 하중 계산점

1. 일반사항

1.1 범위

1.1.1 
이 절은 선체거더 압축 및 전단응력을 받는 곡면 패널을 포함한 패널과 보강재에 적용한다. 추가로, 압축응력을 받는 
다음의 구조 부재를 검토하여야 한다.

• 횡 방향 수직 파형격벽의 파형
• 종 방향 파형격벽의 파형
• 스트럿
• 필러
• 크로스타이

1.1.2
선체거더 좌굴강도 요건은 선박의 전체 길이에 걸쳐 적용한다.

1.1.3 설계하중세트
좌굴검토는 6장 2절 [1.3]에 따른 압력 조합을 갖는 비손상 및 침수상태에 대하여 6장 2절 [2]에 따른 모든 설계하
중조합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각 설계하중조합에 대하여, 모든 동적하중의 경우, 면외압력은 3장 7절에 정의된 하중계산점에서 4장에 따라 결정되
어야 하며, [2.2]에 따른 선체거더 응력조합과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1.2 등가 패널

1.2.1
종늑골 방식에서, 판 두께가 패널의 폭에 따라 변하는 경우, 좌굴검토는 더 얇은 판 두께( )와 결합된 등가 패널의 
폭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이 등가 패널의 폭  (mm ) 는 다음 식에 의해 정의된다.

    
 



  : 그림 1의 얇은 판 순 두께   패널 부분의 폭(mm )
  : 그림 1의 두꺼운 판 순 두께   패널 부분의 폭(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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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폭에 걸친 판 두께 변화 

1.2.2
횡늑골 방식에서, 요소판 패널이 다른 두께를 가지는 경우, 판과 보강재의 좌굴 검토는 하중 계산점에서 EPP의 응력
과 압력이 EPP 내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각 두께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2.3 재료
패널이 다른 재료로 이루어진 경우, 최소 항복강도가 좌굴평가에 사용되어야 한다.

2. 선체거더 응력

2.1 일반사항

2.1.1
선체거더 굽힘응력  (Nmm ) 은 6장 2절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2.1.2
판  에서의 선체거더 전단응력  (Nmm ) 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 선박 종 방향 위치  에서의 전체 수직 전단력(kN)으로, 다음의 값으로 한다.

• 설계하중조합이 S + D인 경우

• 항해중인 경우 :
       

• 길이가 150 m  또는 이상인 산적화물선에 대하여 해상에서 침수상태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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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하중조합이 S인 경우

   • 항내/보호된 수역에서의 항해의 경우:

     

 : 4장 4절 [2.3.3]에 따른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에서의 항해 시 정수중 허용 전단력
(kN)

   : 4장 4절 [2.3.4]에 따른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의 항내/보호된 수역에서의 정수중 허
용 전단력(kN)

   : 4장 4절 [2.3.5]에 따른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의 해상에서 침수상태에서의 정수중 
허용 전단력(kN)

   : 4장 4절 [3.5.3]에 따른 고려하는 동적 하중상태시 고려하는 선체 횡단면의 비손상 
또는 침수상태에서, 수직 파랑 전단력(kN)

 : 5장 1절 [3.2.1]에 따른 판  의 기여율
   : 전단응력 계산에 사용되는 5장 1절 [3.2.1]에 따른 판  의 순 두께(mm )

2.2 응력조합

2.2.1
각 요소판 패널 및 보강재는 다음의 응력조합에 대하여 [3]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a) 종늑골 방식 :
• 응력조합 1 :

  

  

  

• 응력조합 2 :
  

  

  

b) 횡늑골 방식 :
• 응력조합 1 :

  

  

  

• 응력조합 2 :
  

  

  

  : [2.1.1]에 따른 요소판 패널 또는 보강재에서의 선체거더 굽힘응력(Nmm )
  : [2.1.2]에 따른 요소판 패널 또는 보강재의 부착판에서의 선체 거더 전단응력(N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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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좌굴기준

3.1 전체 보강 패널

3.1.1
전체 보강 패널의 좌굴강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5절 [2.1]에 따른 최대 사용계수

3.2 판

3.2.1
요소 판 패널의 좌굴강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5절 [2.2]의 SP-A 에 따라 계산된 판의 최대 사용계수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수직 보강된 선측외판의 최대 사용계수(  ) 결정의 경우, 단변이 고정인 5절 표 3의 경우 
12 및 16의 경우에는 평균응력  과 응력비를    로 고려하여야 한다.

3.3 보강재

3.3.1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보강재 또는 선측늑골의 좌굴강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5절 [2.3]에 따른 보강재의 최대 사용계수

비고 1 : 이 능력 검토는 [3.1.1]에 따른 전체 보강 패널의 능력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3.4 수직 파형 횡격벽 및 종격벽

3.4.1
수직 파형 횡격벽 및 종격벽의 전단 좌굴강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파형 격벽의 최대 전단사용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격벽에서의 전단응력(Nmm ) 으로 다음에 따른다.
• 종격벽의 경우 : [2.1.2]에 따른 선체거더 전단응력
• 횡격벽의 경우 : 2부 1장 3절 [3.2.1]에 따른 파형에서의 전단응력

 : 5절 [2.2.3]에 따른 임계 전단응력(N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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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평 파형 종격벽

3.5.1
각 파형(플랜지의 반폭 + 웨브 + 플랜지 반폭)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5절 [3.1]에 따른 전체 기둥 사용계수

3.6 스트럿, 필러 및 크로스타이

3.6.1 
스트럿, 필러 및 크로스타이의 압축 좌굴강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5절 [3.1]에 따른 스트럿, 필러 또는 크로스타이의 최대 좌굴사용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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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직접강도해석에 대한 좌굴요건

기호
   : 1절 [3.3]에 따른 허용 좌굴사용계수
 : 5절에 따른 패널의 종횡비

1. 일반사항

1.1 범위

1.1.1
이 절의 요건은 압축응력, 전단응력 및 면외압력을 받는 직접강도해석의 좌굴 평가에 대해 적용한다.

1.1.2
7장에 따라 수행하는 유한요소 해석에서의 모든 구조 요소는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좌굴 검토는 다음의 구조
요소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보강 및 보강되지 않은 패널(곡면 패널 포함)
• 개구 주위의 웨브 판
• 파형 격벽
•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수직 보강된 선측외판
• 스트럿, 필러 및 크로스타이

2. 보강 및 보강되지 않은 패널

2.1 일반사항

2.1.1
선체구조의 패널은 보강 또는 보강되지 않은 패널로 모델링되어야 한다. 1절 [3]에 따른 방법 A와 방법 B는 표 1 
및 그림 1에서 그림 9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2.1.2 패널의 평균 두께
패널을 따라 판 두께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좌굴 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패널은 다음과 같이 가중 평균 두께로 7장
에 따라 모델링되어야 한다.

 






 






  

  :  번째 판 요소의 면적
  :  번째 판 요소의 순 두께
  : 좌굴 패널을 결정하는 유한 요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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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요소 평가 방법 통상적인 패널 정의

종 방향 구조 (그림 1, 그림 5 및 그림 7 참조)
종 방향으로 보강된 패널:

외판
갑판
내측 종격벽판
호퍼탱크 경사판
종격벽판

SP-A
길이 : 특설늑골 사이
폭 : 1차 지지부재 사이

종격벽과 일치하는 또는 호퍼탱크 경사판과 연결된 
이중저 종 방향 거더

SP-A
길이 : 특설늑골 사이
폭 : 웨브 전체 깊이

종격벽과 일치하지 않는 또는 호퍼탱크 경사판과 
연결되지 않는 이중저 종 방향 거더의 웨브

SP-B
길이 : 특설늑골 사이
폭 : 웨브 전체 깊이

호퍼탱크 경사판과 연결된 이중선측 구역 내 수평 
거더의 웨브

SP-A
길이 : 특설늑골 사이
폭 : 웨브 전체 깊이

호퍼탱크 경사판과 연결되지 않은 이중선측 구역 
내 수평 거더의 웨브

SP-B
길이 : 특설늑골 사이
폭 : 웨브 전체 깊이

단저구조의 종거더 웨브 UP-B 국부 보강재/면재/1차 지지부재 사이의 판

횡 방향 구조(그림 2, 그림 6 및 그림 8 참조)

브래킷을 포함하는 횡 방향 갑판늑골의 웨브 UP-B 국부 보강재/면재/1차 지지부재 사이의 판

이중선측 구역 내의 수직 웨브 SP-B
길이 : 웨브 전체 깊이
폭 : 1차 지지부재 사이

불규칙적으로 보강된 패널 (즉 호퍼탱크 및 빌지부 
부근의 웨브 패널)

UP-B 국부 보강재/면재/1차 지지부재 사이의 판

이중저 늑판 SP-B
길이 : 웨브 전체 깊이
폭 : 1차 지지부재 사이

브래킷을 포함하는 수직 특설늑골 UP-B 수직 웨브 보강재/면재/1차 지지부재 사이의 판

크로스타이 웨브 판 UP-B 수직 웨브 보강재/면재/1차 지지부재 사이의 판

횡 방향 유밀 및 수밀격벽(그림 3 참조) 및 횡 방향 제수격벽(그림 4 참조)

칼링과 같은 일반 보강재에 수직한 이차 좌굴 보강
재가 포함된 규칙적으로 보강된 격벽 패널

SP-A
길이 : 1차 지지부재 사이
폭 : 1차 지지부재 사이

불규칙적으로 보강된 격벽 패널(즉 호퍼탱크 및 빌
지부에 인접한 웨브 패널)

UP-B 국부 보강재/면재 사이의 판

브래킷을 포함하는 격벽 스트링거의 웨브 판 UP-B 웨브 보강재/면재 사이의 판

횡 방향 파형격벽 및 크로스갑판(그림 9 참조)

보강재를 포함하는 상부/하부스툴 SP-A
길이 : 내부 웨브 다이아프램 사이
폭 : 스툴 측판의 길이

스툴 내부 다이아프램의 웨브 UP-B 국부 보강재/면재/1차 지지부재 사이의 판
크로스갑판 SP-A 국부 보강재/1차 지지부재 사이의 판

비고 1 : SP와 UP는 각각 보강 패널과 보강되지 않은 패널을 의미한다.
비고 2 : A와 B는 각각 방법 A와 방법 B를 의미한다.

표 1  구조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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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패널의 항복응력
패널 항복응력   은 패널 내 요소의 규정 항복응력의 최솟값을 취한다.

그림 1  유조선에 대한 종방향 판

 그림 2  유조선 횡방향 특설늑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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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유조선의 횡격벽

그림 4  크로스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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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단일선체 산적화물선의 종 방향 패널  

그림 6  단일선체 산적화물선의 횡방향 특설늑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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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의 종 방향 판 

그림 8  이중선체 산적화물선의 횡방향 특설늑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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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산적화물선의 파형격벽 및 크로스 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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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강 패널

2.2.1
전체 좌굴 거동을 나타내기 위하여, 부착판을 가진 각 보강재는 표 1에 따른 범위의 보강 패널로 모델링되어야 한
다. 

2.2.2 
만일 보강 패널 내에서 보강재 특성 및 보강재 간격이 변한다면, 계산은 패널의 모든 구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즉 
보강재 사이의 각각의 보강재 및 판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판 두께, 보강재 특성 및 보강
재 간격은 전체 패널에 대하여 가정하여야 한다.

2.3 보강되지 않은 패널

2.3.1 불규칙 패널
특설늑골, 스트링거 및 브래킷의 경우, 패널의 형상(즉 웨브 보강재/면재에 의하여 구획되는 판)은 직사각형 모양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불규칙한 형상에 대하여는 [2.3.2] 및 삼각형 형상에 대하여는 [2.3.3]에 따라 등
가의 직사각형 패널을 정의하여야 하고 좌굴 평가를 만족하여야 한다.

2.3.2 불규칙한 형상인 보강되지 않은 패널의 모델링
판의 좌굴 평가를 위하여 불규칙한 형상이며 보강되지 않은 패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등가의 패널로 이상화하여야 
한다.

a) 판의 경계 다각형에서, 90도에 가장 가까운 4개의 모서리를 식별한다.

b) 식별된 4개의 모서리 사이 판의 경계 다각형을 따라 거리를 계산한다.(즉 모서리 사이의 직선으로 계산한 거리
의 합계)

c) 가장 작은 전체 길이를 갖는 마주보는 변의 쌍을 식별한다.(즉  및  중 최솟값)
d) 선택된 마주보는 변의 각 중앙점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한다.(즉 하나의 중앙점은 하나의 모서리로부터 다른 모

서리의 사이 거리의 반으로 정의된다.) 이 선분은 능력 모델의 종 방향을 의미하며, 이 선분의 길이는 하나의 끝
점으로부터 측정되며 능력 모델의 길이로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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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단변의 길이 b (mm ) 는 다음에 따른다.
   (mm )
A  : 판의 넓이(mm )
a  : d)에 따른 길이(mm )

f) 직접강도해석에서 구한 응력은 등가 직사각형 패널의 국부 좌표계로 변환하여야 한다. 이들 응력은 좌굴 평가에 
사용하여야 한다.

2.3.3 삼각형 형상을 가진 보강되지 않은 패널의 모델링
판의 좌굴 평가를 위하여 삼각형 형상인 보강되지 않은 패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등가의 패널로 이상화하여야 한
다.

a) 각 꼭짓점으로부터 마주보는 변의 길이 중앙을 잇는 중앙선을 아래 그림과 같이 만든다.

b) 가장 긴 중앙선을 식별한다. 이 중앙선의 길이  (mm ) 은 능력모델의 종 방향으로 정의한다. 

c) 모델의 폭  (mm ) 는 다음에 따른다.
   (mm )

 : 판의 면적(mm )

d) 등가의 직사각형 패널의 단변의 길이 b (mm ) 와 장변의 길이 α (mm ) 는 다음에 따른다.

  

 (mm )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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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직접강도해석에서 구한 응력은 등가 직사각형 패널의 국부 좌표계로 변환하여야 하며, 이들 응력은 좌굴 평가에 
사용하여야 한다.

2.4 참조응력

2.4.1
응력 분포는 직접강도해석으로부터 구하여야 하며, 좌굴 모델에 적용하여야 한다.

2.4.2
참조응력은 부록 1에 따른 참조응력에 기초한 응력을 사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5 면외압력

2.5.1
직접강도해석에 적용된 면외압력은 좌굴 평가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2.5.2
면외압력이 많은 유한 판 요소에 의해 정의된 좌굴 패널에서 균일하지 않는 경우, 평균 면외압력(Nmm ) 은 다음 
식에 따른다.

 






 






  

  :  번째 판 요소의 면적(mm )
  :  번째 판 요소의 면외압력(Nmm )
 : 좌굴 패널에서의 유한 요소의 수

2.6 좌굴 기준

2.6.1 UP-A
UP-A의 압축 좌굴강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5절 [2.2]의 방법 A에 따라 계산된 판의 최대사용계수

2.6.2 UP-B
UP-B의 압축 좌굴강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5절 [2.2]의 방법 B에 따라 계산된 판의 최대 사용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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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SP-A
SP-A의 압축 좌굴강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보강 패널의 최대사용계수로서 다음 중 최댓값으로 한다.
• 5절 [2.1]에 따른 전체 보강 패널의 능력
• 5절 [2.2]의 방법 A에 따른 판의 능력
• 특성(두께, 치수), [2.5.2]에 따른 압력 및 보강재 양쪽의 각 EPP의 참조응력을 별도로 고려하는 5절 [2.3]에 

따른 보강재의 좌굴강도

비고 1 : 보강재 좌굴 능력 검토는 5절 [2.1]에 따른 전체 보강 패널의 능력이 만족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2.6.4 SP-B
SP-B의 압축 좌굴강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보강 패널 좌굴 사용계수로서 다음 중 최댓값으로 한다.
• 5절 [2.1]에 따른 전체 보강 패널의 능력
• 5절 [2.2]에 따른 방법 B에 따른 판의 능력
• 특성(두께, 치수), [2.5.2]에 정의된 압력 및 보강재 양쪽의 각 EPP의 참조응력을 별도로 고려하는 5절 

[2.3]에 따른 보강재의 좌굴강도

비고 1 : 보강재 좌굴 능력 검토는 5절 [2.1]에 따른 전체 보강 패널의 능력이 만족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2.6.5 개구 주위의 웨브
개구를 갖는 1차 지지부재의 웨브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5절 [2.4]에 따른 개구 주위의 웨브의 좌굴사용계수

3. 파형격벽

3.1 일반사항

3.1.1
다음의 3가지 좌굴 파손 모드를 파형격벽에 대하여 평가하어야 한다.

• 전체 파형의 기둥 좌굴
• 플랜지 패널의 좌굴
• 웨브 패널의 좌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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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참조응력

3.2.1
파형의 각 플랜지 및 각 웨브 패널의 평가하여야 한다.

3.2.2
요소 중심에서의 멤브레인 응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3.2.3
파형에 평행한 최대 수직응력  는 다음의 2가지 응력 중 최댓값으로 한다.

• 파형 단부로부터  지점에서의 파형에 평행한 수직응력
• 파형의 스팬 중앙부에서 파형에 평행한 수직응력

파형 단부가 쉐더판에 부착된 경우, 단부에서 파형에 평행한 수직응력은 쉐더판과 플랜지 또는 웨브의 중간 너비에
서의 점의 교차점으로 부터  지점에서 값으로 하여야 한다.
최대 전단응력은 파형에 평행한 수직응력에 대하여 상기에서 정의된 단부로부터   지점에서 파형 플랜지 또는 웨
브에서 최대인 전단응력으로 한다.
단부로부터  지점에서 응력을 유한요소로부터 직접 구할 수 없는 경우, 이 지점에서의 응력은 보간법으로 구하여
야 한다. 이 보간법은 플랜지 또는 웨브의 중간 너비에서 측정된 파형의 단부로부터 또는 쉐더판(설치된 경우)의 교
차점으로부터  에 위치한 지점까지   와 동일한 거리에 거쳐서 연장된 요소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에서의 전단응력은  에서 가장 가까운 요소들 간의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얻어진다.
이 요건의 적용을 위하여 b 는 고려하는 플랜지 또는 웨브의 폭이다.

3.2.4
하나 이상의 판 두께가 플랜지 패널에 대해 사용되는 경우, 최대 응력은 각 두께 범위에 대해서 얻어지며, 각 두께에 
대하여 좌굴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3.3 전체 기둥좌굴

3.3.1
축 압축을 받는 파형격벽의 전체 좌굴 파손 모드는 기둥좌굴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예를 들어, 국부 수직력을 
받는 수평 파형격벽 및 수직 파형격벽) 

격벽 종류
파형 방향

수평 파형 수직 파형
종격벽 필수 국부 수직력을 받는 경우

(예를 들어, 크레인 하중), 필수횡격벽 필수

표 2  파형격벽에 대한 전체 기둥좌굴의 적용

3.3.2
각 파형의 단위(1/2 플랜지 + 웨브 + 1/2 플랜지)는 다음의 식을 만족하여야 한다.(그림 10 참조) 

   ≤ 

 : 파형의 길이와 같은 지지되지 않는 길이를 갖는 필러로 고려하여 5절 [3.1.1] 및 5절 [3.1.2]에 따른 
전체 기둥 최대 사용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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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단일 파형

3.3.3
파형 깊이의 2배 초과하는 폭을 갖는 스툴 위치에서 사용되는 고정단 지지를 제외하고는, 핀 단부에 대응하는 단부 
지지계수  를 적용하여야 한다. 

3.4 국부좌굴

3.4.1
파형격벽의 1개 단위 플랜지 및 1개 단위 웨브의 압축 좌굴강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5절 [3.2.1]에 따른 단위 플랜지 또는 단위 웨브의 최대 사용계수

상기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2가지 응력조합은 다음과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

   • 파형에 평행한 최대 수직응력이 발생하는 위치에서의 파형에 평행한 최대 수직응력   + 파형에 수직인 응력
 + 전단응력  

   • 최대 전단응력이 발생하는 위치에서의 최대 전단응력  + 파형에 평행한 최대 수직응력   + 파형에 수직인 
응력 

종횡비  가 2인 경우와 최대 압축/전단응력이 발생하는 곳에서의 부재의 두께에 대하여 좌굴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4.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수직으로 보강된 선측외판

4.1 좌굴 기준

4.1.1 선측외판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수직으로 보강된 선측외판의 압축 좌굴강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다음의 경계조건 및 응력조합을 고려하고 8장 5절 [2.2.1]의 방법 A에 따라 계산된 수직 보강 선측외판의 
최대사용계수

1) 4변 단순지지 패널(8장 5절 표 3의 경우 1, 2 및 15)

    a) 순수 수직 방향 응력 : 응력 요소 중 최대 수직 방향 응력은 다음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 1 및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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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종 방향 응력 및 전단응력과 결합된 최대 수직 방향 응력 : 
- 좌굴 패널에서 최대 수직 방향 응력 + 최대 수직 방향 응력이 발생하는 위치에서의 전단 및 방향 

응력은 다음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 2 및   =   = 1

- 좌굴강도 검토 시 고려해야 하는 판 두께는 최대 수직 방향 응력이 발생하는 지점에서의 판 두께
로 한다. 

    c) 종 방향 및 수직 방향 응력과 결합된 최대 전단응력 :
- 좌굴 패널에서 최대 전단응력 + 최대 전단응력이 발생하는 위치에서의 종 방향 및 수직 방향 응력

은 다음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 2 및   =   = 1

- 좌굴강도 검토 시 고려해야 하는 판 두께는 최대 전단응력이 발생하는 지점에서의 판 두께로 한
다.

2) 단변 2변이 고정된 패널(8장 5절 표 3의 경우 11, 12 및 16)

   a) 수직 방향 및 전단응력과 관련된 종 뱡향 응력 :
- 좌굴 패널의 실제 크기는  를 정의하는데 사용된다.
- 종 방향, 수직 방향 및 전단응력의 평균값이 사용되어야 한다.
-  ,  는 각각 1.0으로 하여 계산한다.
- 좌굴강도 검토에서 고려해야 하는 판 두께는 좌굴 패널 내에서 최소 두께로 한다.

4.1.2 선측늑골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선측늑골의 좌굴강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5절 [2.3]에 따른 보강재의 최대사용계수

5. 스트럿, 필러 및 크로스타이

5.1 좌굴 기준

5.1.1
스트럿, 필러 및 크로스타이의 압축 좌굴강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크로스타이의 좌굴강도는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 5절 [3.1]에 따른 스트럿, 필러 또는 크로스타이의 최대사용계수
  : 5절 [2.2]에 따른 UP-B로 계산된 최대 판 사용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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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좌굴능력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부착판을 제외한 보강재의 순 단면적(mm )
 : 표 3에 따른 패널의 장변의 길이(mm )
 : 표 3에 따른 패널의 단변의 길이(mm )
 : 보강재 플랜지의 폭(mm )
 : [2.3.5]에 따른 보강재 부착판의 유효폭(mm ).
 : 전단지연(shear lag) 효과가 없는 보강재 부착판의 유효폭(mm )으로 다음에 따른다.

•   의 경우
• 규정평가의 경우 :

 

    

• 유한요소 해석의 경우 :
   

•  ≤ 의 경우
  

 .  : 고려하는 보강재의 양쪽에서의 패널의 폭(mm )
 ,  : 고려하는 보강재의 양쪽의 EPP1 및 EPP2에 대하여 표 3의 경우 1에 따라 계산한 경감계수

 : 곡면 패널에 대한 원통의 축에 평행한 변의 길이(mm ) (표4 참조)
 : 3장 2절 그림 3에 정의된 웨브의 상단부에서 플랜지의 상면까지의 거리(mm )
 : 그림 1과 같이 부착판에서 플랜지의 중심까지의 거리(mm )로서 다음에 따른다.

   , 평강의 경우
      , 구평강의 경우
      , 형강, 2 및  형강의 경우
        , 3의 경우

  :  [2.2.4]에 따른 계수
 :  [2.2.5]에 따른 계수
 :  보강재 웨브의 깊이(mm ) (그림 1 참조)
 :  1차 지지부재 사이의 간격과 동일한 보강재의 스팬 또는 2부 1장 2절 그림 2에 따른 호퍼탱크와 톱사이

드 탱크 사이의 거리와 동일한 선측늑골의 스팬
 : 곡면 패널의 반지름(mm )
   : 판의 규정 최소 항복응력(Nmm )

   : 보강재의 규정 최소 항복응력(Nmm )
 : 부분 안전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1.1, 국부 집중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경우(예, 창구덮개의 컨테이너 하중, 지지대 등) 
  = 1.15, 산적화물선의 창구코밍, 톱사이드 및 호퍼탱크의 경사판, 내저판, 내측면(있는 경우), 단일선

체구조의 선측외판 및 횡격벽의 상부와 하부스툴의 보강재
  = 1.0, 기타 모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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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널의 순 두께(mm )
  : 보강재 웨브 순 두께(mm )
 : 플랜지 순 두께(mm )
 axis : 긴변에 평행한 직사각형 좌굴 패널의 국부 축
 axis : 긴변에 수직한 직사각형 좌굴 패널의 국부 축
 : 표 3에 정의된 패널의 종횡비로서 다음에 따른다.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min 

  : 좌굴 패널의 x축을 따라 변에 작용하는 응력(Nmm )
  : 좌굴 패널의 y축을 따라 변에 작용하는 응력(Nmm )
  : 최대 응력(Nmm )
  : 최소 응력(Nmm ) 
  : 탄성좌굴 참조응력(Nmm ) 으로 다음에 따라 구한다.
           •  [2.2.1]에 따른 판의 한계상태의 경우 :

              
   

 
 



         •  [2.2.6]에 따른 곡면 패널의 경우 :

              
   

 
 



 : 작용 전단응력(Nmm )
 : [2.2.3]에 따른 전단 좌굴강도(Nmm )
  : 단부 응력비로서 다음 식에 의한다.

  



 : 하중에 작용하는 응력승수(stress multiplier factor)로서, 하중이 상관식(interaction formular)에 도달
하는 경우,    로 한다.

  : 파손 시 응력승수
 : 전체 탄성 좌굴능력(global elastic buckling capacity) 응력승수

L2 L3

그림 1  보강재 횡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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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범위

1.1.1
이 절은 패널, 보강재, 1차 지지부재, 스트럿, 필러, 크로스타이 및 파형격벽의 좌굴능력 결정에 대한 방법을 규정한
다.

1.1.2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구조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  ,   및  는 다음에 따른다.

• 규정 요건의 경우 : 3절
• 유한요소 해석 요건의 경우 : 4절

1.1.3 최종 좌굴능력
최종 좌굴능력은 실제 응력조합을 적용한 후 [2.1.1], [2.2.1] 및 [2.3.4]의 상관식이 1.0 이 될 때까지 비례적으로 응
력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계산된다.

1.1.4 좌굴 사용계수
구조 부재의 좌굴 사용계수는 다른 좌굴 모드에 의해 얻어진 사용계수 중 가장 큰 사용계수와 동일하다.

1.1.5 면외압력
좌굴 강도평가에서 면외압력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고려한다.

2. 판 및 보강재의 좌굴능력

2.1 전체 보강 패널능력

2.1.1
탄성 보강 패널의 한계상태는 보강재의 좌굴 검토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2.3.4]와 관련되며, 다음 식을 기반으로 
한다.




 

응력승수 계수와 관련된 전체 탄성 좌굴능력 는 다음에 따른다.

     ≠ 이고,     또는   인 경우
      이고,    또는   인 경우
    ≠ 이고,  ≤  및  ≤ 인 경우

   ,   및  는 [2.1.2], [2.1.3] 및 [2.1.4]에 따른 다양한 하중 조합을 위한 응력승수이다. 
   ,   및  의 계산에서   및 는 0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  : [2.2.7]에서 정의하는 패널에 작용하는 수직응력(Nmm )
 : [2.2.7]에서 정의하는 패널에 작용하는 전단응력(N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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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이축 하중을 받는 보강 패널을 위한 응력승수  는 다음에 따른다.

  

 







  


 


  


 

 
 

 : 보강 패널의 축을 따라서 단면에 작용하는 단위 길이당 하중(Nmm )
      

 : 보강 패널의 축을 따라서 단면에 작용하는 단위 길이당 하중(Nmm )
  

 : 1차 지지부재 사이의 간격과 동일한 보강재 스팬,   
  산적화물선의 수직 보강된 단일 선측 외판의 경우,   

 : 보강 패널의 전체 폭으로 보강재 간격의 6배,   
 : 보강재 축에 수직인 방향으로의 반파(half waves) 수. 계수 는 0보다 큰 가장 작은 방파수 을 취

하여 최소화되어야 한다.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보강재 축의 법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착판에서의 응력을 고려하는 계수
      ≤   인 경우

  
       인 경우

 : 표 3 경우 2의 단부 응력비
 : 포아송 보정을 고려한 판 및 보강재의 평균 응력으로 다음에 따른다.

     ≥         및   인 경우
                              ≤  또는  ≤ 인 경우

 ,  ,  ,   : 보강 패널의 굽힘강성계수(Nmm )로서 다음에 따른다.

 




 
 

 


 
 

 


  

 


 : [2.3.4]에 따른 와 동일한 부착판의 유효폭을 포함하는 보강재의 관성 모멘트( cm ),

2.1.3
순수 전단하중을 받는 보강 패널을 위한 응력승수 는 다음에 따른다.

 




  













 


 ≥ 

인 경우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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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조합 하중을 받는 보강 패널을 위한 응력승수   는 다음에 따른다.

    








 





 



 



 




   ,    : [2.1.2] 및 [2.1.3]에 따른다.

2.2 판의 능력

2.2.1 판의 한계상태
판의 한계상태는 다음의 식을 기반으로 한다.


   




  




  



 
  



 
   



 


   

 


 
   

 


  ,  ≥   경우


   

 


 
   

 


  ,  ≥  경우


 



 

  min      

 ,   : [2.2.7]에 따라 계산된 패널의 작용 수직응력(Nmm )
 : 패널의 작용 전단응력(Nmm )

  : [2.2.3]의 좌굴 패널의 장변과 평행 방향의 최종 좌굴응력(Nmm ) (표 3의 경우 1 참조)


  : [2.2.3]의 좌굴 패널의 단변과 평행 방향의 최종 좌굴응력(Nmm ) (표 3의 경우 2 참조)


  : [2.2.3]의 최종 전단 좌굴응력(Nmm )
 ,  ,  ,   : 위의 여러 한계상태 각각 파손 모드의 응력승수. 다만,   및 는 각각  ≥  및 

 ≥  일 때만 고려하여야 한다.
  : 표 1에 따른 계수
  : 표 1에 따른 계수
  : 판의 세장비에 따른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작용응력  

 ≥   및  ≥   
 



    또는    1.0 2.0

표 1  계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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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세장비 참조 정도
세장비 참조 정도는 다음과 같다.

 




 

   : 표 3 및 표 4에 따른 좌굴계수

2.2.3 최종 좌굴응력
패널의 최종 좌굴응력은 다음 식에 따른다.

   
   

   
   

전단을 받는 패널의 최종 좌굴응력은 다음 식에 따른다.

    
  

 

   : 표 3에 따른 경감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1)  [2.2.1]의 첫 번째 식에 대하여,    또는    일 때, 경감계수는 다음에 따른다.

      

2)  1) 이외의 경우 :
• SP-A와 UP-A의 경우,  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 표 3에 따라 계산한다.

   
 ≥ 

• SP-B와 UP-B의 경우,  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 표 3에 따라 계산한다.
  

• 산적화물선의 수직 보강된 단일 선측외판의 경우,  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 표 3에 따라 계산한다.

   
 ≥ 

• 파형격벽의 파형의 경우,  는 다음 식을 사용하여 표 3에 따라 계산한다.

   
 ≥ 

판에 대한 경계조건은 단순지지로 고려한다.(표 3의 경우 1, 2 및 15 참조) 경계조건이 단순지지와 크게 다를 경우 
및 표 3과 다른 경우에는 우리 선급의 동의하에 적합한 경계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2.2.4 수정계수 
좌굴 패널 장변의 보강재 종류에 따른 수정계수  는 표 2에 따른다.  의 평균값은 다른 단부 보강재를 가
지는 패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2 이외의 보강재 종류의 경우,  의 값은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표 2에서 언급된 것보다 더 높은  의 값을 사용할 수 있으며,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 및 우리 선급
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패널의 좌굴강도 검토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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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수정계수 
수정계수  는 다음과 같다.

•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호퍼탱크와 톱사이드 탱크 사이의 횡늑골 방식 요소판 패널의 경우 :
•   = 1.25, 2개의 인접한 늑골이 인접한 패널에 설치되는 1개의 트리핑 브래킷에 의해 지지되는 경우
•   = 1.33, 2개의 인접한 늑골이 인접한 패널에 설치되는 2개의 트리핑 브래킷에 의해 지지되는 경우
•   = 1.15, 이외의 경우

• 다른 경우 :   = 1

구조 요소의 종류  

보강되지 않은 패널 1.0 N/A

보강 
패널

양단이 고정이 아닌 보강재 1.0 N/A

양단이 
고정인 
보강재

평강 (1)

    ,         


  경우

  


   ,   


≤  경우

0.10

구평강 0.30

형강, 2 및 3 0.40

 형강 0.30

큰 강성의 거더
(예, 선저 트랜스버스)

1.4 N/A

창구덮개의 U형강(2)

- U형강이 설치된 판의 변
     인 경우 :   
    ≥ 인 경우 : 

           
 



 

 



  

- 상기 이외의 변 :   

0.20

(1)  는 [2.2.3]에 정의된 수정을 하지 않은 순 웨브 두께(mm)
(2)  및  는 2부 1장 5절 그림 1에 따른다.     

표 2  수정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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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곡면 패널
곡면 패널의 한계상태에 대한 이 항의 요건은  ≤  인 경우에 적용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는 [2.2.1]의 
한계상태를 적용한다.
곡면 패널의 한계상태는 다음 식에 따른다.

 
   



   
     

      
   









  

   






 

  : 곡면 패널에 상응하는 원통에 작용하는 축응력(Nmm )으로 인장 축응력인 경우  = 0 으로 한다
  : 곡면 패널에 상응하는 원통에 작용하는 접선응력(Nmm )으로 인장 접선응력인 경우  = 0 으로 한

다.
   : 표 4에 따른 곡면 패널의 좌굴감소계수

곡면 패널의 응력승수 는 [2.2.1]에 따른 확장된 평면 패널에 대한 응력승수  보다 작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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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응력비() 종횡비( ) 좌굴계수() 경감계수( )

1

≥ ≥   
  •  ≤ 경우:   , 

 •  ≻ 경우: 
      ,  ≤ 경우

      



  ,  >  경우

   여기서: 
      ≤ 1.25

     
 



 

      

 ≤       

2

(뒷면계속)
≥ ≥

 


 

 

   
 



 (뒷면 참조) ≤ 6        

 > 6
   

    
 

다만,  

  이하이어야 한다.

표 3  평면 패널에 대한 좌굴계수 및 경감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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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응력비() 종횡비( ) 좌굴계수() 경감계수( )
(앞면에서 계속)

2.

(뒷면계속)

 ≥ 



(뒷면 계속)

  
  

 


• ≤ 경우:   , 

•   경우:

       
  

   ≤ 1.25
   ,  <  경우
 ,       ≥  경우

   

 



 


 ≥ 0


  , 및 1 ≤  ≤ 3 경우

 : [2.2.3]에 정의


   및 1 ≤  ≤ 3

[2.2.3]에 정의된  

  
  

 ≥ 

  





 > 

   

 

  다만,     이하이어야 한다.

   

 ≤  ≤ 
  


 

   

 ≤   
  


      


 

   

 ≤   

•    경우:

      

   

 


 

   

       
     

•  ≤  경우:

      


  

  

    
 


           

     
       

표 3  평면 패널에 대한 좌굴계수 및 경감계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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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응력비() 종횡비( ) 좌굴계수() 경감계수( )
(앞면에서 계속)

2.

 ≥ 


 ≤   

 

 


 



 
   mim  



(앞면 참조)

  



     


 



  

 


 max  

3
1 ≥  ≥ 0

  


  ,           ≤ 0.7 경우

 


 ,  > 0.7 경우

0 >  ≥ -1    


4

1 ≥  ≥-1    
 


5

-

 ≥ 1.64      

          


   

표 3  평면 패널에 대한 좌굴계수 및 경감계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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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평면 패널에 대한 좌굴계수 및 경감계수 (계속)

경우 응력비() 종횡비( ) 좌굴계수() 경감계수( )

6. 
≥ ≥   



   ≤  경우
 

 


    경우

  ≥    







7.  

≥≥    




8. 

-   







9.

-    

  ,      ≤ 0.83 경우

  



  ,  > 0.83 경우

10.

-     







  ,      ≤ 0.83 경우

  



  ,  > 0.83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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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응력비() 종횡비( ) 좌굴계수() 경감계수( )
11.

-

4³a       
  ,               ≤ 0.83 경우

  



  ,  > 0.83 경우

            






   





12.

-     경우 2에 따라 결정

 •    경우: 
      
 •  ≥  경우: 

       
 

:   경우 2에 따른다.

13.

-

4³a      
  ,          ≤ 0.83 경우

  



  ,   > 0.83 경우

          






  





14.

-   





 

 


  ,      ≤ 0.83 경우

 



  ,  > 0.83 경우

표 3  평면 패널에 대한 좌굴계수 및 경감계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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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응력비() 종횡비() 좌굴계수() 경감계수( )
15.

-  




  


 




 ,     ≤  경우 

 
 ,   경우

16.

-     



 




17.

-

  

 : 경우 11에 따른 

 : 개구 경감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다:

       
    

       

   

≤   및 


≤ 경우

18.

-     


표 3  평면 패널에 대한 좌굴계수 및 경감계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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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응력비() 종횡비() 좌굴계수() 경감계수( )
19.

-    (앞면 참조)

변의 경계조건     
------ 자유 변
─── 단순지지 변
▬▬▬ 고정 변

비고 1: 표에 나열된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들이다. 각 응력 성분(  )은 국부 좌표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표 3  평면 패널에 대한 좌굴계수 및 경감계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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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종횡비 좌굴계수() 경감계수( )

1



≤ 











일반적인 적용의 경우:

 , ≤  경우
  ≺ ≤ 경우
 

, ≺ ≤  경우
 

, ≻  경우

6장 4절 그림 1과 같이 평면 패널에 의해 제한받는 곡면 단
일 필드(예, 빌지 외판)의 경우:

 



≤ 



 









 





≥ 



-

2a

2b

  

 

  외부압력()



≤











 


일반적인 적용의 경우:

 ,  ≤ 
 ,   ≺ ≤ 
 

,  ≻ 

6장 4절 그림 1과 같이 평면 패널에 의해 제한받는 곡면 단
일 필드(예, 빌지 외판)의 경우:

  


≤ 



≻ 





-  




 


-

표 4  ≤의 곡면 패널에 대한 좌굴계수 및 경감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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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의 곡면 패널에 대한 좌굴계수 및 경감계수 (계속)

경우 종횡비 좌굴계수() 경감계수( )
3



≤





 










경우 2a에서와 같이



≻





 




 


4



≤ 





 

   





 , ≤  경우
 , ≺ ≤  경우

 

 , ≻  경우



≻ 




 



경계조건에 대한 설명:
--------  자유 변
────  단순지지 변
▬▬▬▬ 고정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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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패널에 작용하는 수직응력
[2.1.1] 및 [2.2.1]의 전체 보강 패널능력 및 판 패널능력 계산 시 적용하는 수직응력  및  (Nmm )은 다음에 
따른다.

• 유한요소 해석의 경우, 4절 [2.4]에 따른 참조응력
• 규정 평가의 경우, 3장 7절 [2]에 따른 고려하는 요소판 패널의 하중 계산점에서, 3절 [2.2.1]에 따라 계산된 축 

또는 횡 방향 압축응력
• 격자 보 해석의 경우, 응력은 다음에 따른다.         

     
 
     

     
 
  

 ,  : 부착된 거더 판의  또는  축을 따라 발생한 응력(Nmm )

[2.1.1] 및 [2.2.1]의 전체 보강 패널능력 및 판 패널능력 계산 시 적용하는 전단응력  (Nmm ) 은 다음에 따른다.

• 유한요소 해석의 경우, 4절 [2.4]에 따른 참조 전단응력
• 판 패널능력의 규정 평가의 경우, 3장 7절 [2]에 따른 고려하는 요소판 패널의 하중계산점에서, 3절 [2.2.1]에 

따라 계산된 전단응력
• 전체 보강 패널능력의 규정 평가인 경우, 다음의 하중 계산점에서 3절 [2.2.1]에 따라 계산된 전단응력

• 고려하는 보강재의 전체 스팬 의 중앙점
• 보강재와 부착판 사이의 교차점

• 격자 보 해석의 경우,  = 0

2.3 보강재

2.3.1 좌굴 모드
다음의 좌굴 모드를 검토하여야 한다.

• 보강재의 파손( )
• 부착판의 파손( )

2.3.2 평강의 웨브 두께
국부 면외 변형에 의한 강성의 감소를 고려하는 경우, [2.1] 및 [2.3.4]에서 평강 보강재의 경우 순 단면적  , 순 
단면계수   및 관성 모멘트  의 계산 시 보강재의 유효 웨브 두께(mm )는 다음 식에 의한 값을 사용한다.  

    






 
 




 






2.3.3 구평강의 이상화
구평강은 3장 7절 [1.4.1]에 따라 형강으로 치환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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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최종좌굴능력
    경우, 보강재에 대한 최종좌굴능력은 다음 식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 부착판을 갖는 보강재에 작용하는, 보강재의 스팬 중앙에서의 유효 축응력으로 다음 식에 의한다.

    

  

 : 부착판을 갖는 보강재에 작용하는 공칭 축응력(Nmm )
• 유한요소 해석의 경우,  는 보강재 축의 방향으로 부착된 판에서의 [2.3.6]에 따른 유한요소 수정응

력으로 한다.
• 규정 평가의 경우,  는 3장 7절 [3]에 따른 보강재의 하중 계산점에서, 3절 [2.2.1]에 따라 계산된 

축응력으로 한다.
• 격자 보 해석의 경우,  는 부착된 좌굴 패널의 x 축을 따라 작용하는 응력으로 한다.

 
 : 재료의 규정 최소 항복응력(Nmm )

    , 보강재의 파손( )

    , 부착판의 파손( )

 : 보강재의 굽힘응력(Nmm )으로 다음 식에 의한다.

 

 

  : [2.3.5]에 따른 판의 유효폭을 포함하는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cm )로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보강재의 파손에 대하여 보강재 플랜지의 상단에서 계산된 단면계수
 • 부착판의 파손에 대하여 부착판에서 계산된 단면계수

 : 면외하중  로 인한 굽힘 모멘트(Nmm )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 연속 보강재인 경우

  
×
    , 스닙된 보강재인 경우

  
 ×
    , 한쪽은 스닙, 다른 한쪽은 연속 보강재인 경우

  : 면외하중(kNm )으로 다음에 따른다.
   • 유한요소 해석의 경우, 면외하중은 부착판에서 4절 [2.5.2]에 따른 평균압력으로 한다.
   • 규정 평가의 경우, 면외하중은 3장 7절 [3]에 따른 보강재의 하중 계산점에서 계산된 압력으

로 한다.
 : 압력계수

 =  , 보강재의 파손인 경우
 =  , 부착판의 파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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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착판의 파손 압력계수
  = 1, 면외 압력이 보강재의 반대편 쪽에 작용하는 경우
  = -1, 면외 압력이 보강재와 같은 쪽에 작용하는 경우

 : 보강재의 파손 압력계수
  = -1, 면외 압력이 보강재의 반대편 쪽에 작용하는 경우
  = 1, 면외 압력이 보강재와 같은 쪽에 작용하는 경우

 : 보강재의 면외 변형  으로 인한 굽힘 모멘트(Nmm )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전제조건으로    

  : [2.1]의 전체 탄성 좌굴능력 응력승수
 : 보강재의 이상화된 탄성좌굴 힘(N)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 [2.3.5]에 따른 부착판의 유효폭을 포함하는 보강재의 관성 모멘트(cm )로서  는 다음의 요건
을 만족하여야 한다.

 ≥
 ×
 


 : 판의 순 두께(mm )로서 다음에 따른다.
• 규정 평가의 경우, 2개의 부착 패널의 평균 두께
• 유한요소 해석의 경우, 보강재의 어느 한 쪽에서의 고려하는 요소판 패널의 두께

  : 가정 초기변형(imperfection, mm )으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일반적인 경우
  , 일단 또는 양단 스닙 보강재의 보강재에 의한 파손을 고려하는 경우( )
   , 일단 또는 양단 스닙 보강재의 판에 의한 파손을 고려하는 경우( )

  : 부착판의 중앙점으로부터 [2.3.5]에 따라 부착판의 유효폭을 포함하여 계산된 보강재의 중립축
까지의 거리

 : 비틀림 변형에 의한 응력(Nmm )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단, 전제조건      보강재의 파손( )

 : 1차 지지부재 사이의 거리와 동등한 보강재 스팬,    . 트리핑 브래킷으로 보강된 경우, 는 1
차 지지부재와 부착된 트리핑 브래킷 사이의 최대 간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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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강재 횡단면의 중심으로부터 보강재 플랜지의 자유단까지의 거리(mm )로 다음 식에 의한 값

  

  

 , 평강인 경우

  

 
   



, 형강 및 구평강인 경우

     

 
   

    , 2인 경우

     

   
     



, 3인 경우

  

  형강

 : 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 비틀림 좌굴에 대한 참조응력(Nmm )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
  


  

 


∙  





  : 표 5에 따른, 그림 1의 지점 C에 대한 보강재의 순 극관성 모멘트(cm )
  : 표 5에 따른, 보강재의 순 상브난(St. Venant) 관성 모멘트(cm )
 : 표 5에 따른, 그림 1의 지점 C에 대한 보강재의 순 섹토리알 관성 모멘트(sectorial moment 

of inertia) (cm )
 :   내의 반 파장(half waves) 수, 비틀림 좌굴에 대한 가장 작은 참조응력으로서 양의 정수를 취한다.

평강(1) 구평강, 형강, 2, 3 및  형강

 
×

  

  


 
 

 
×
 



 
  ×

 


   
 ×

 


 
 

 
×

 


구평강, 형강, 2 및 3 경우


×








 













 




 형강의 경우


×

  



(1)   는 웨브 순 두께(mm ). [2.3.2]의    는 이 표에서 사용할 수 없다.

표 5  관성 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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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도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구평강, 형강, 2, 3 및  형강의 경우

  




평강인 경우

 : 웨브 순 면적(mm )
 : 플랜지 순 면적(mm )

2.3.5 부착판의 유효폭
보강재 부착판의 유효폭은 다음과 같다.

•   > 0 경우
• 유한요소 해석의 경우

  min    

• 규정 평가의 경우

  min
   

  

•   ≤0 경우
•    
  : 유효폭계수는 다음과 같다.

  min






 






 




 , 


≥ 인 경우

  

 , 


 인 경우

 : 보강재의 유효 길이(mm )로서 다음과 같다.

 

 , 양단이 고정된 보강재인 경우

    , 한쪽 단부는 단순 지지이며 다른 단부는 고정된 보강재인 경우

   , 양단이 단순 지지인 보강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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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보강재 능력에 대한 유한요소 수정응력
4절 [2.4]에 따라 유한요소 해석에 의해 얻어진 참조응력   및  이 모두 압축인 경우, 는 다음의 식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     경우
  

•  ≥   경우
    

2.4 1차 지지부재

2.4.1 개구에 인접한 웨브 판
개구를 갖는 1차 지지부재의 웨브 판은 조합 축압축 및 전단응력에 기초하여 좌굴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구에 인접한 양쪽의 웨브 판은 표 6과 같이 보강되지 않은 개별 패널로 간주하여야 한다.
[2.2.1]의 식은 다음의 값을 이용하여 적용한다.

•   
•   
•   

  : 표 3의 경우 1, 2 또는 3에 따라 고려하는 웨브 판 면적 내의 가중 평균 압축응력(Nmm ) (즉, 표 
6의 P1, P2, 또는 P3)

표 6을 적용하는 경우, 가중 평균 전단응력은 다음에 따른다.
• 1차 지지부재에 모델링된 개구 :

 : 고려하는 웨브 판 면적 내의 가중 평균 전단응력(N/mm2 ) (즉, 표 6의 P1, P2, 또는 P3)
• 1차 지지부재에 모델링 되지 않은 개구 :

 : 표 6에 주어진 가중 평균 전단응력(N/mm2 )

2.4.2 개구 주위 웨브의 경감계수
개구 주위의 웨브 패널의 경감계수( ,  ,  ) 는 표 6과 같다.

2.4.3
수직 보강재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1차 지지부재 웨브의 등가 패널은 그림 2와 같이 이상화할 수 있다.

관통 보강재의 적어도 한쪽에 웨브 
또는 컬러판이 설치되었다면, 다른 
슬롯 형상에 대해서도 패널 폭의 
수정이 가능하다.

그림 2  웨브의 이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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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  , 


1차 지지부재의 개구 좌란 이외의 개구

(a) 단부 보강이 없는 경우 분리 경감계수는 단부 
응력비   을 가
지고, 표 3의 경우 3 
또는 경우 6을 사용하
여 위치 P1 및 P2에 적
용할 수 있다. 

분리 경감계수는 표 3의 경우 18 
또는 19를 사용하여 위치 P1 및 
P2에 적용하여야 한다. 

1) 표 3의 경우 17를 적용하는 경우
공통 경감계수는 표 3의 경우 17을 사용하여 위치 P1 
및 P2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web로 한다.

2) 1)이외의 경우
공통 경감계수는 표 3의 경우 18 또는 19를 사용하여 
위치 P1 및 P2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web

 로 한다.

(b) 단부 보강이 있는 경우 분리 경감계수는 응력비 
  을 가지고, 표 
3의 경우 1에 대하여 
  또는 경우 2에 대
하여 를 사용하여 위
치 P1 및 P2에 적용하
여야한다. 

분리 경감계수는 표 3의 경우 15
을 사용하여 위치 P1 및 P2에 적
용하여야 한다. 

분리 경감계수는 표 3의 경우 15 사용하여 위치 P1 및 P2

에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web
 로 한다.

(c) 웨브 내 개구의 예

패널 P1 및 P2는 (a)에 따라서 평가하여야 한다. 
패널 P3는 (b)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개구위치에서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높이(m )
       :  웨브 깊이에서 측정된 개구의 높이(m )
 web  :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높이에 작용된 가중 평균 전단응력(Nmm  )

표 6  경감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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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구조의 좌굴강도

3.1 스트럿, 필러 및 크로스타이 

3.1.1 좌굴사용계수
축 방향 압축을 받는 스트럿, 필러 및 크로스타이에 대한 좌굴사용계수()는 다음과 같다.

  

  

 : 부재내의 평균 축 압축응력(Nmm )
 : 최소 임계좌굴응력(Nmm ) 은 다음과 같다.
   ,  ≤  인 경우

  
    ,    인 경우

 : [3.1.2]에서 [3.1.4]까지에 따른 최소 탄성압축 좌굴응력(Nmm )
  : 고려하는 부재의 규정 최소 항복응력(Nmm ). 조립 부재의 경우, 가장 낮은 규정 최소 항복응력이 

사용되어야 한다.

3.1.2 탄성 기둥 좌굴응력
축 압축을 받는 부재의 탄성 압축 기둥 좌굴응력  (Nmm ) 은 다음과 같다.

  
 

  



 

  : 횡단면의 축에 따른 가장 작은 순 관성 모멘트(cm )
  : 부재의 순 횡단면적(cm )

 : 부재의 길이(m ), 다음과 같다.
• 필러 및 스트럿의 경우 : 부재의 비지지 길이
• 크로스타이의 경우 :

• 중앙 탱크 내 : 크로스타이의 수평 보강재가 부착된 우현 및 좌현 종격벽상의 종 보강재 플랜지 사이의 
거리

• 윙 탱크 내 : 크로스타이의 수평 보강재가 부착된 종격벽상의 종 보강재 플랜지와 내측 종격판 사이의 
거리

  : 단부 지지계수, 다음과 같다.
• 필러 및 스트럿의 경우 :

•   = 1.0, 양단이 단순 지지인 경우
•   = 2.0, 한쪽 단부는 단순 지지이며 다른 쪽은 고정인 경우
•   = 4.0, 양단이 고정된 경우

• 크로스타이의 경우 :
•   = 2.0

적절한 크기의 브래킷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필러 단부는 고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브래킷은 필러보다 더 큰 굽
힘강성을 갖는 구조 부재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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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탄성 비틀림 좌굴응력
부재의 축 압축에 관한 탄성 비틀림 좌굴응력   (Nmm )은 다음과 같다.

 




   


  
 

 : 순 상브난(St. Venant) 관성 모멘트(cm ), 횡단면의 예에 대한 표 7을 참조
 : 횡단면의 전단 중심에 대한 순 극 관성 모멘트(cm )
     

  
 

 : 와핑(Warping) 정수(cm ), 횡단면의 예에 대한 표 7을 참조
  : [3.1.2]에 정의된 부재의 길이(m )
 : 횡단면 중심에 대한 상대적인 전단 중심의 횡 방향 위치(cm ), 횡단면의 예에 대한 표 7을 참조
 : 횡단면 중심에 대한 상대적인 전단 중심의 수직 방향 위치(cm ), 횡단면의 예에 대한 표 7을 참조

 : [3.1.2]에 정의된 순 횡단면적(cm )
 : y축에 관한 순 관성 모멘트(cm )
 : z축에 관한 순 관성 모멘트(cm )

3.1.4 탄성 비틀림/기둥 좌굴응력
단면 중심과 전단 중심이 일치하지 않는 단면의 경우, 비틀림 및 기둥 좌굴 모드 사이의 상호 작용을 검토하여야 한
다. 축 압축에 관한 탄성 비틀림/기둥 좌굴응력  (Nmm )은 다음과 같다.

  

          

 : 계수, 다음과 같다.

  


  



 : [3.1.3]에 정의된 횡단면 중심에 대한 상대적인 전단 중심의 횡 방향 위치(cm )
 : [3.1.3]에 정의된 횡단면 중심에 대한 상대적인 전단 중심의 수직 방향 위치(cm )
 : [3.1.2]에 정의된 순 횡단면적(cm )
 : [3.1.3]에 정의된 횡단면의 전단중심에 대한 순 극 관성 모멘트(cm )

  : [3.1.2]에 정의된 탄성 기둥 압축 좌굴응력
  : [3.1.3]에 정의된 탄성 비틀림 좌굴응력

3.2 파형격벽

3.2.1
파형격벽 파형의 플랜지와 웨브의 좌굴사용계수는 파형에 평형한 수직 압축응력 및 전단응력의 조합을 기반으로 한
다.
[2.2.1]의 상호작용 곡선은 다음 계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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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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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

            

     
  

 

cm

    
 



  

 



 cm

  
   

 


  


  cm

 


 

  cm

 


 

  cm

   

 
  cm

비고 1  : 모든 치수는 mm이다.
비고 2 : 횡단면 특성은 전형적인 횡단면에 대하여 주어진 것이다. 기타 횡단면에 대한 특성은 직접 계산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표 7  횡단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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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참조응력을 기반으로 한 응력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호의 경우 1장 4절을 참조한다.

 : 5절에 정의된 패널 장변의 길이(mm )
 : 5절에 정의된 패널 단변의 길이(mm )
  : 좌굴 패널의  번째 판 요소의 면적(mm )
 : 좌굴 패널에서의 판 요소의 수
  : 좌굴 패널의 짧은 단부를 따라 작용하는, x 방향에서의  번째 판 요소의 중심에서의 실제 응력(Nmm )
  : 좌굴 패널의 긴 단부를 따라 작용하는, y 방향에서의  번째 판 요소의 중심에서의 실제 응력(Nmm )
  : 5절에 정의된 단부 응력비
 : 좌굴 패널의  번째 판 요소의 중심에서의 실제 멤브레인 전단응력(Nmm )

1. 응력 기반 방법

1.1 서론

1.1.1
이 절은 최소 자승법을 사용하여 선형 근사에 의한 고려하는 좌굴 패널의 단부를 따라 응력 분포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이러한 방법을 응력 기반 방법이라고 한다.
참조응력은 고려하는 좌굴 패널의 국부계로 변환된 판 요소 중심에서의 응력 성분이다.  

1.1.2 정의
규칙적인 패널은 직사각형 모형의 패널이다. 불규칙 패널은 4절 [2.3.1]에서 설명하고 있는 규칙적이지 아니한 패널
이다. 
 
1.2 응력 적용

1.2.1 규칙적인 패널
참조응력은 다음의 조건이 만족하는 경우, 규칙적인 패널에 대하여 [2.2]의 정의를 따른다.  

• 적어도 하나의 판 요소 중심은 규칙적인 패널의 긴 단부(a) 각각의 세 번째 부분에 위치하여야 한다. 
• 이 요소 중심은 패널의 인접한 세 번째 부분의 적어도 하나의 요소 중심에서 a/4 이상의 패널의 국부 x 방향

의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조응력은 불규칙 패널에 대하여 [2.2]의 정의를 따른다. 

1.2.2 불규칙 패널 및 곡면 패널
불규칙 패널 및 곡면 패널의 참조응력은 [2.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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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조응력

2.1 규칙적인 패널

2.1.1 종방향 응력
좌굴 패널의 짧은 단부에 작용하는 종 방향 응력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

• 판 좌굴 평가의 경우,  의 분포는 다음과 같이 2차 다항곡선으로 가정한다.

∙
∙

가장 적합한 곡선  는 가중치로서 각 요소의 면적을 고려하여 오차 제곱( )을 최소화하여 얻을 수 있다.

 
  



     
   



알려지지 않은 계수 C, D 및 E는 반드시 첫 번째 부분유도(C, D 및 E에 관한  )에서 0으로 산출하여야 한
다.

 







 

  



 
   

   



 

  



    
   



 

  



    
   

알려지지 않은 계수 C, D 및 E는 상기 3개의 방정식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DC  b 또는 DC  a b의 경우,  는 무시하여야 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는 다
음에 따른다.

  


min

max
  




 


m in   


 


max  


 


종 방향 응력은 다음에 따른다.
  max     

단부응력비는 다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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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보강 패널 좌굴 및 보강재 좌굴 평가의 경우, 부착판의 짧은 단부에 작용하는  는 다음에 따른다.

 






 






   

응력  에 대한 단부 응력비  는 1.0 으로 동일하다.

2.1.2 횡 방향 응력
좌굴 패널의 긴 단부를 따라 작용하는 횡 방향 응력  는 고려하는 좌굴 패널 짧은 단부까지 모든 요소의 횡 방향 
응력의 외삽에 의하여 계산된다.

그림 1  좌굴 패널

 의 분포는 일직선으로 가정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다. 

    

 
가장 적합한 곡선  은 가중치로서 각 요소의 면적을 고려하여 오차 제곱( )을 최소화하는 최소자승법에 의하
여 얻을 수 있다.

 
  



     


알려지지 않은 계수 C와 D는 반드시 첫 번째 부분유도(C와 D에 관한  )에서 0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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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지 않은 계수 A와 B는 위의 2개의 방정식을 통하여 구할 수 있으며, 다음에 따른다.

 









 


  



 
  



 
 

  



 



  



 
  



 
 

  



 
  



 

 


  



 
  



 
 

  



 



  



 
  



  
  



 
  



 

  max  

 max 
min   ,  ≥ 인 경우

   ,   인 경우

2.1.3 전단응력
전단응력  은 가중평균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2.2 불규칙 패널 및 곡면 패널

2.2.1 참조응력
종 방향, 횡 방향 및 전단응력은 가중평균방법을 사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들은 다음에 따른다.

 






 






   
           






 






  
           






 






  

단부 응력비는 다음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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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편 1부 9장

 피로

제 1 절  일반사항

제 2 절  구조상세의 평가

제 3 절  피로평가

제 4 절  간이 응력해석

제 5 절  유한요소 응력해석

제 6 절  상세설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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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일반사항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설계자에 의하여 규정된 설계 피로수명(년), 다만 25년 이상이어야 한다.

1. 피로요건에 대한 규칙 적용

1.1 범위

1.1.1 일반사항
이 절은 설계피로수명,  와 동일한 북대서양 환경에서 운항시간을 고려하여 선박 구조상세의 피로강도평가를 위
한 150 m 에서 500 m  사이의 규칙 길이  을 가지는 선박에 적용하는 요건을 제공한다.

1.1.2 평가구역
다음의 피로파괴 유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로평가는 선박 화물창 구역에 위치한 구조상세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한
다.

• 용접된 토우부터 시작하는 피로균열 및 판으로 진행하는 피로균열
• 용접되지 않은 자유단으로부터 시작하는 피로균열

1.1.3 평가되어야 하는 구조상세
피로평가가 요구되는 구조상세는 2절에 따른다.

• 검토되어야하는 구조상세는 다음과 같다.
• 4절에 따른 단순응력해석 : 2절 [1] 또는
• 5절에 따른 유한요소 응력해석 : 2절 [2]

• 피로평가 심사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구조상세는 2절 표 2에 나타난다.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사안별로 우리 선급은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1.1.4 상세설계기준
6절의 상세설계기준은 다음의 피로파괴 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 구조상세에서의 용접요건을 제공한다.

• 용접 토우부터 시작되어 모재까지 이어지는 피로균열
• 용접 루트부터 시작하여 용접된 판의 단면으로 진행되는 피로균열
• 용접 루트부터 시작하여 용접 목을 통하여 진행되는 피로균열
• 자유단에서 거친 표면 및 노치로부터 시작되어 모재까지 이어지는 피로균열

1.1.5 재료
피로평가는 390 Nmm 이하의 규정 최소 항복응력의 강재에 대해 적용한다. 규정 최소 항복응력이 390 Nmm 
을 초과하는 강재 및 피로 성능이 향상된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S-N 선도의 적용은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
는 바에 따른다.

1.1.6 파랑하중
피로평가는 준정적(quasi-static) 파랑하중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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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파랑하중 이외의 하중
피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화물 진동과 같은 낮은 주기의 하중 또는 부분적으로 채워진 탱크의 슬로싱과 같은 충
격하중에 의한 피로는 이 장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2. 정의

2.1 핫스폿

2.1.1
공칭 구조응력 변동의 조합효과 및 용접 형상에 의한 응력 상승효과 또는 모재의 노치에 의한 유사한 효과에 의하여 
피로 균열이 시작될 수 있는 구조 내의 위치가 핫스폿이다.
핫스폿은 다음에 위치할 수 있다.

• 용접의 토우
• 부분 용입 또는 필릿 용접의 용접 루트
• 판의 자유단의 모재

2.2 공칭응력

2.2.1
공칭응력은 구조적 불연속 및 용접에 의한 응력 집중은 고려하지 않는 광범위한 구조형상 효과를 고려한 구조부재의 
응력이다. 공칭응력은 9장 5절에 요구된 성긴 분할 또는 상세분할 유한요소 해석을 사용하거나 9장 4절에서 요구되
는 보-이론에 기초한 분석적 계산을 사용하여 얻어야 한다.

2.3 핫스폿 응력

2.3.1 
핫스폿 응력은 구조적 불연속 및 용접된 부착물에 의한 응력 집중을 고려한 용접 토우에서의 응력으로 용접 토우에
서의 노치에 의한 비선형 응력은 무시한다. 고려하여야 하는 핫스폿은 용접 토우에서 판의 표면 상 2개의 주응력에 
대응한다. 첫 번째 주응력은 용접부에서 수직으로 ±45° 내에 작용하며 두 번째 주응력은 ±45° 바깥쪽으로 작용한
다. 핫스폿 응력은 공칭응력과 9장 5절 [5]에 따른 응력집중계수(SCF)을 곱하여 얻거나, 9장 5절 [3] 및 [4]에 따라 
매우 상세한 분할 유한요소 해석에 의해 직접적으로 얻어야 한다.

2.4 자유단에서의 국부응력

2.4.1
자유단에서의 국부응력은 9장 5절 [3.2]에 따라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유도된 판의 자유단에서의 응력이다.

2.5 피로응력

2.5.1
피로응력은 피로평가를 하기 위한 응력이다. 즉,

• 평균응력효과 및 두께효과수정을 가진 용접 토우에 대한 두개의 주 핫스폿 응력의 최댓값
• 모재 표면 다듬질, 평균응력효과, 두께효과 및 재료강도에 의하여 수정한 자유단에서 국부응력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9 장 피로 1 부 9 장 1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529

3. 가정

3.1 일반사항

3.1.1
피로평가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한다.

a) 선형누적 손상모델(즉 9장 3절 [5]에 주어진 Palmgren-Miner‘ Rule)은 9장 3절 [4]에 주어진 설계 S-N 선
도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b) 설계피로수명,  은 25년 이상이다.
c) 규정된 준-정적파랑 하중은 북대서양 파랑환경에 기초한다. 이들은 등가설계파(EDW) 개념에 의한 초과 확률수

준   에서 결정된다.
d) 순 두께   접근은 [5]에 따라 사용된다.
e) 용접 토우로부터 시작하는 균열에 대하여 사용된 응력의 종류는 핫스폿 응력이다. 용접되지 않는 상세의 자유

단으로부터 시작하는 균열에 대하여 사용된 응력의 종류는 자유단에서의 국부응력이다.
f) 피로응력 범위 ∆ 는 단순응력해석에 의하여 계산되거나 또는 복잡한 형상을 가진 상세 유한요소 응력해

석에 의하여 계산될 수 있다.
g) 구조상세에 대한 응력 범위의 장기분포는 2-변수 웨이블(Weibull) 분포에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웨이블 형

상계수  는 1과 동일하며 피로응력 범위 ∆ 는 초과 참조 확률 수준   로 주어진다.
h) 피로 검사에 대한 허용기준은 9장 3절 [2]에서 요구되는 설계피로수명에 대하여 전체 피로손상 D 는 1미만이

어야 한다.

4. 방법론

4.1 기본원칙

4.1.1 일반사항
구조상세의 적절한 피로강도는 다음을 사용함으로써 보장된다.

• 구체적인 설계 요구사항을 제공하는 9장 6절에 주어진 상세설계기준
• 핫스폿 응력계산을 위한 3가지 다른 방법을 토대로 피로 수명계산에 의한 피로강도평가 : 
  즉 단순응력해석, 매우 상세한 분할 유한요소 응력해석 및 피로 심사평가

4.2 단순응력해석

4.2.1
4절에 요구된 단순응력해석에 기초한 절차는 9장 2절 [1.1]에 주어진 종보강재 끝단 연결부의 용접 토우에서 핫스폿 
응력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공칭응력은 9장 4절 [3] 및 [4]에 따라 보 이론에 근거한 해석적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
한다. 핫스폿 응력은 9장 4절 [5.2]에 따라 고려하는 상세의 응력집중계수(SCF)를 공칭응력에 곱하여 구한다.

4.3 유한요소 응력해석

4.3.1
9장 5절에서 요구되는 유한요소 응력해석에 기초한 절차는 매우 상세한 분할 모델로부터 구조상세의 용접 토우에서
의 핫스폿 응력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핫스폿 응력은 일반적으로 구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유한요소 모델에 
크게 의존한다. 웨브로 보강된 십자형 이음부를 제외한 용접 상세에 대해 용접 토우에서의 핫스폿 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9장 5절 [3.1]에 주어진다. 웨브로 보강된 십자형 이음부에 대해 플랜지 연결 부위에서의 핫
스폿 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는 9장 5절 [4]에 주어진다. 용접되지 않는 부위에 대한 국부응력의 계산은 9장 5절 
[3.2]에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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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피로심사평가

4.4.1
피로심사절차는 2절 [2.1.3]에 주어진 특정한 구조상세의 피로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심사절차는 특정 구
조상세의 용접 토우에서의 핫스폿 응력을 심사하는 것을 근거로 하며 이러한 핫스폿 응력은 7장 3절에 요구된 상세
분할 유한요소 모델에 의해 구한 응력에 5절 표 2에 나타낸 고려하는 상세의 응력증가계수  을 곱하여 결정한다. 

4.5 피로설계기준

4.5.1
6절에 주어진 상세설계기준은 중요한 구조상세의 향상된 피로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피로 성능
이 만족함을 입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대체하는 상세설계배치가 허용될 수 있다.

5. 부식모델

5.1 순 두께

5.1.1 일반사항
피로평가는 3장 2절에 따른 순 두께에 근거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5.1.2 응력 조정
단순응력해석 및 유한요소 해석에 의해 계산된 응력에 대한 선체거더응력은 보정계수  을 계산된 응력에 곱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6. 적재상태 

6.1 설명

6.1.1
피로해석은 [6.2] 및 [6.3]에 주어진 의도된 선박 운항에 따른 대표적인 적재상태에 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6.2 유조선의 적재상태

6.2.1
유조선에 고려된 적재상태 및 각 적재상태에 대한 시간의 대응 부분,  은 표 1에 정의된다. 유조선의 피로평가를 
위한 표준 적재상태는 4장 8절 [5.1]에 제공된다.

적재상태 

만재 적재상태(균일) 0.5

통상 평형수 적재상태 0.5

표 1  유조선에 대한 각 적재상태에서 시간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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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산적화물선의 적재상태

6.3.1
산적화물선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적재상태 및 각 적재상태에 대한 시간의 대응 부분,  은 선박의 종류
(BC-A, BC-B, BC-C)에 따라 표 2 및 표 3에 각각 정의된다. 산적화물선의 피로평가를 위한 기준 적재상태는 4장 
8절 [5.2]에 제공된다.

선박 종류
만재 적재상태 평형수 적재상태

균일 격창 통상 평형수 황천 평형수

BC-A X X X X

BC-B X - X X

BC-C X - X X

표 2  산적화물선의 적재상태

선박의 길이 적재상태


BC-A BC-B, BC-C

   m

균일 0.60 0.70

격창 0.10 -

통상 평형수(1) 0.15 0.05

황천 평형수(1) 0.15 0.25

 ≥ m

균일 0.25 0.50

격창 0.25 -

통상 평형수 0.20 0.20

황천 평형수 0.30 0.30
(1) 황천 평형수 적재상태가 없는 BC-B 및 BC-C의 경우, 시간 배분  은 통상 평형수는 0.3, 

황천 평형수는 0 으로 한다.

표 3  산적화물선의 각 적재상태에 대한 시간 배분

7. 하중상태

7.1 가정

7.1.1
피로평가를 위하여 고려되는 하중상태는 4장 2절 [3]에 주어진다. 피로평가를 위한 설계 하중 시나리오는 4장 7절 
표 3에 정의된다. [6]에 정의된 각 적재상태에 대하여, 모든 피로 하중상태는 피로평가를 위한 동하중의 조합을 생성
시키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7.1.2 지배적인 하중상태
각 적재상태( )에 대한 지배적인 하중상태는 취약한 위치의 피로응력 범위가 모든 피로 하중상태 중에서 최댓값인 
경우의 하중상태로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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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구조상세의 평가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EA : 격창적재 조건의 빈 화물창
FA : 격창적재 조건의 만재 화물창

1. 단순응력해석

1.1 구조상세의 평가

1.1.1
화물지역의 전 범위에 걸쳐 1절에 따른 단순응력해석에 의하여 피로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취약한 구조상세는 다음
과 같다.

• 제수 격벽을 포함하는 횡격벽에서 종 방향 보강재의 단부 연결부
• 늑판 및 특설늑골에서 종 방향 보강재의 단부 연결부

2. 유한요소 해석

2.1 구조상세의 평가

2.1.1 일반사항
9장 5절에 따른 상세한 유한요소 해석에 의하여 피로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취약한 구조상세는 [2.1.2]부터 [2.1.4]
까지 나타난다. 표 4에서 표 18은 구조상세에 대한 핫스폿의 목록이다.

2.1.2 매우 상세한 분할 해석에 의하여 검토되는 상세
9장 5절 [1]에서 9장 5절 [4]에 따른 매우 상세한 분할 해석에 의하여 피로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취약한 구조상세
는 표 1에 나타난다.

2.1.3 피로평가심사에 의하여 검토되는 구조상세
7장 3절의 항복 요건을 따라서 해석된 유한요소 상세 분할 모델에 대한 표 2의 구조상세는 5절 [6]의 피로심사절차
를 사용하여 평가되거나 9장 5절 [1]에서 [4]에 따른 극 상세 분할(very fine mesh) 요소 해석으로 평가되어야 한
다.

2.1.4 상세설계기준에 따른 상세
표 3은 매우 상세한 분할 해석에 의한 피로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취약한 구조상세를 나타낸다. 매우 상세한 분할 
해석에 의한 피로평가는 설계가 6절의 상세설계기준을 따르는 경우에 생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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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중요 상세
적용

유조선 산적화물선

1
가장 취약한 늑골 위치(1)에서 용접된 하부 호퍼 
너클 연결부(호퍼 경사판, 내저판, 종 방향 거더, 
늑판 및 횡 방향 웨브의 교차부)

1개 화물탱크(4) 평형수 화물창

2
가장 취약한 늑골 위치(1)에서 곡률 하부 호퍼 너
클연결부(너클 내저판, 종방향 거더, 늑판 및 횡방
향 웨브의 교차부)

1개 화물탱크(4) 평형수 화물창

3

가장 취약한 늑골 위치(1)에서 호퍼 판과 내측 종
격벽 사이의 각이 130° 미만인 경우의 용접된 상
부 너클 연결부(호퍼 경사판의 교차부, 내측 종격
벽, 횡 방향 웨브 및 측면 스트링거)

1개 화물탱크(4) 이중선측 산적화물선의 
평형수 화물창

4
이중저 거더에 인접한 내저판에서 횡격벽 하부스
툴의 연결부(2)(3) 1개 화물탱크(4) 평형수 화물창

5
톱윙탱크의 평평한 바닥의 경우 상부 선측늑골 브
래킷 토우(1) N/A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FA화물창(4), EA화물창(4) 및 

평형수 화물창

6 갑판 및 종 방향 창구코밍 단부 브래킷 토우 N/A
2개 최후방 화물창, 선체 
중앙부 화물창 및 2개의 

최전방 화물창

(1) 가장 취약한 늑골 위치는 일반적으로(하지만, 반드시는 아님) 화물창의 중앙부에 근접하게 위치한다. 
   제수격벽이 설치된 경우, 일반적으로 제수격벽과 유밀격벽 사이의 중앙부에 근접하게 위치한다.
(2) 화물창 각 단부의 스툴 연결부는 중앙 화물창에 관하여 대칭이 아닌 경우 검토되어야 한다.
(3) 가장 큰 화물창의 중앙 폭에서 위치
(4) 선체 중앙부에 근접한 위치의 화물창

표 1  매우 상세한 분할 해석 평가 대상 구조상세

번호 취약한 구조상세
적용

유조선 산적화물선

1 횡 방향 웨브 프레임의 브래킷 토우 적용 가능(1) N/A

2 수평 스트링거의 토우 적용 가능(1) N/A

3
평형수 화물창으로 지정되지 않은 EA화물창(2) 및 
FA화물창(2)의 하부 호퍼 너클 연결부

N/A 적용 가능(1)

4
선박에 평형수 화물창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EA화
물창(2) 및 FA화물창(2)의 횡격벽 하부스툴과 내저판
의 연결부

N/A 적용 가능(1)

(1) 7장 3절 [3.2]에 따른 상세한 분할 해석에 의하여 평가된 상세의 경우
(2) 중앙부에 근접하게 위치한 화물창

표 2  피로평가 심사 대상 구조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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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취약한 구조상세
대응되는 

상세설계기준

적용

유조선 산적화물선

1
가장 취약한 늑골 위치(1)에서 곡률 상부 
호퍼 너클 연결부(너클 내측판, 선측거더 
및 횡 방향 웨브의 교차부)(1)

6절 [4] 1개 화물탱크(4) 이중선측 산적화물선의 
평형수 화물창

2
격벽의 파형과 하부스툴 또는 내저판과
의 연결부 (2)(3) 6절 [6] 및 [7] 1개 화물탱크(4) 평형수 화물창

3
횡격벽의 파형과 상부스툴과의 연결부
(2)(3) 6절 [6] N/A 평형수 화물창

4

선박 깊이의 중간 위치 및 최상부에 근
접한 스트링거에 대하여 이중선측에서 
선측 스트링거와 횡격벽 수평 스트링거 
사이의 십자 힐 연결부

6절 [5] 1개 화물창(4) N/A

5
가장 취약한 프레임 위치에서의 선측늑
골 상/하부의 브래킷 토우(1) 6절 [8] N/A

단일선체 산적화물선의 
FA화물창(4), EA화물창(4) 

및 평형수 화물창

6
웨브 보강재 연결부를 가지지 않은 특설
늑골에서 종 방향 보강재에 대한 컷아웃 6절 [2.1] 1개 화물창(4) FA화물창(4), EA화물창(4) 

및 평형수 화물창

7
중앙 화물창에 근접한 강력갑판에서 블
록 연결부 주위의 스캘럽(및 갑판 모서리
부터 0.1D)

6절 [3] 1개 화물창(4) FA화물창(4), EA화물창(4) 
및 평형수 화물창

(1) 가장 취약한 늑골 위치는 일반적으로(하지만, 반드시는 아님) 화물창의 중앙부에 근접하게 위치한다. 
   제수격벽이 설치된 경우, 일반적으로 제수격벽과 유밀격벽 사이의 중앙부에 근접하게 위치한다.
(2) 화물창 각 단부의 스툴 연결부는 중앙 화물창에 관하여 대칭이 아닌 경우 검토되어야 한다.
(3) 가장 큰 화물창에서 고려하는 횡단면의 폭의 중앙 또는 종단면의 길이 중앙에서 위치
(4) 선체 중앙부에 근접한 위치의 화물창

표 3  상세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되지 않는 경우 매우 상세한 분할 해석에 의해 평가 되어야 하는 구조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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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폿 위치 핫스폿 응력의 계산절차

핫스폿 1 : 화물탱크 측면에서, 내저판
핫스폿 2 : 화물탱크 측면에서, 호퍼 경사판 5절 [4.2]

핫스폿 3 : 선측거더 선외측의, 호퍼 웨브
핫스폿 4 : 선측거더 선내측의, 이중저 늑판
핫스폿 5 : 선측거더

5절 [4.3]

핫스폿 6 : 내저판의 스카핑 브래킷 5절 [3.1], 형식 ‘b'

핫스폿2
핫스폿1

호퍼판

 내저판

트랜스버스 웨브

핫스폿3
핫스폿4

선측거더

선측거더

핫스폿5
핫스폿5

스카핑
브래킷

핫스폿6

핫스폿6
내저판

트랜스버스 웨브

표 4  용접된 하부 호퍼 너클 연결부의 핫스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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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폿 위치 핫스폿 응력의 계산절차

핫스폿 1 : 선측거더 선내측의, 평형수 탱크 측면에서 내저판
핫스폿 2 : 선측거더 선외측의, 평형수 탱크 측면에서 곡률 호퍼 경사판
핫스폿 3 : 트랜스버스 웨브 방향의 선측거더 선외측의 곡률 호퍼 경사판
핫스폿 4 : 선측거더의 선외측의, 호퍼 웨브
핫스폿 5 : 선측거더의 선내측의, 이중저 늑판
핫스폿 6 : 선측거더

5절 [3.3]

표 5  둥근 하부 호퍼 너클 연결부의 핫스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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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폿 위치 핫스폿 응력의 계산절차

핫스폿 1 : 평형수 탱크 측면에서 선측 스트링거
핫스폿 2 : 평형수 탱크 측면에서 호퍼경사판 5절 [4.2]

핫스폿 3 : 스트링거 아래, 횡 방향 웨브
핫스폿 4 : 스트링거 위, 횡 방향 측면 웨브
핫스폿 5 : 평형수 탱크 측면에서 내측 종격벽

5절 [4.3]

핫스폿1

핫스폿2

선측
스트링거

선측
스트
링거

핫스폿4

핫스폿3

내측 종격벽

   호퍼판

   트랜스버스 웨브

핫스폿5
핫스폿5

   호퍼판

내측 종격벽
선측 스트링거

표 6  용접된 상부 너클 연결부의 핫스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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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폿 위치 핫스폿 응력의 계산절차

핫스폿 1 : 화물창 측면에서 내저판
핫스폿 2 : 화물창 측면에서 스툴 경사판

5절 [4.2]

핫스폿 3 : 스툴판과 정렬된 늑판을 지지하는, 화물창 아래 종거더
핫스폿 4 : 스툴판과 정렬된 늑판을 지지하는, 스툴 공간 아래 종거더
핫스폿 5 : 스툴판과 정렬된 늑판을 지지하는 이중저

5절 [4.3]

핫스폿2

핫스폿1

하부 스툴판

     내저판 하부 스툴판

핫스폿4 핫스폿3

이중저 늑판

핫스폿5
핫스폿5

이중저 늑판

   종거더

종거더

표 7  이중저 거더에 인접한 내저판과 횡격벽 하부스툴 연결부에 대한 핫스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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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폿 위치 핫스폿 응력의 계산절차

핫스폿 1 및 3  : 쉐더판 위의 파형 웨브
핫스폿 4  : 쉐더판 아래의 파형 웨브
핫스폿 5, 7 및 8  : 파형 플랜지
핫스폿 6  : 거싯판
핫스폿 9  : 스툴 정판에서 하부스툴 판
핫스폿 10  : 스툴 정판에서 파형모서리
핫스폿 11  : 파형 모서리에 인접한 거싯판

5절 [3.1] 형식 ‘a'

핫스폿 2  : 쉐더판 아래의 파형 웨브 5절 [4.3]

쉐더판

거싯판

쉐더판

쉐더판

  평형격벽 웨브

 핫스폿3

 핫스폿1

  핫스폿4

  핫스폿2 거싯판

  평형격벽 플랜지

  핫스폿8

  핫스폿7

  핫스폿6

핫스폿5

핫스폿10

핫스폿9

핫스폿11

표 8  파형격벽과 하부스툴 연결부에 대한 핫스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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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폿 위치 핫스폿 응력의 계산절차

교차하는 쉐더판

핫스폿 12 : 쉐더판의 교점 5절 [3.1] 형식 ‘a'

핫스폿12

쉐더판

거싯판

스툴 정판

다이어프랭
웨브 링

단일 측면 쉐더판

하부스툴 정부에서 파형의 웨브 및 면재의 용접 이음 
핫스폿의 상세(표 10 참조), 핫스폿 1-3 지지 브래킷
이 설치된 경우, 핫스폿 4에 대해 표 10 참조

5절 [3.1] 형식 ‘a'

쉐더판

거싯판

스툴
정판

다이어프램
웨브 링

핫스폿

표 9  하부스툴에서 파형격벽에 대한 핫스폿 - 쉐더판과 단일 측면 쉐더판의 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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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폿 위치 핫스폿 응력의 계산절차

핫스폿 1 : 내저판/하부스툴 정부
핫스폿 2 : 내저판/하부스툴 정부에 인접한 파형격벽
           플랜지의 모서리
핫스폿 3 : 내저판/하부스툴 정부에 인접한 파형격벽
           웨브의 모서리
핫스폿 4 : 파형격벽 웨브를 지지하는 브래킷에 인접한
           내저판/하부스툴 정부

5절 [3.1] 형식 ‘a'

핫스폿 5 : 지지 브래킷의 단부 5절 [3.2]

내저판/스툴 정판 평면도

늑판

핫스폿1

핫스폿1

핫스폿1

보강재

파형격벽

파형격벽 플랜지
파형격벽 웨브

파형격벽 
웨브

내저판/
스툴 정판 

이중저 늑판/
하부스툴 판

핫스폿2
핫스폿3

핫스폿4

내저판/
스툴 정판 

파형격벽 웨브

핫스폿5

표 10  하부스툴 또는 내저판 연결부에서의 파형격벽에 대한 핫스폿

핫스폿 위치 핫스폿 응력의 계산절차

표 9 참조 5절 [3.1] 형식 ‘a'

표 11  하부스툴 정부에서 파형 종격벽의 연결부에 대한 핫스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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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폿 위치 핫스폿 응력의 계산절차

표 8 및 표 9 참조 파형격벽 플랜지에 인접한 갑판 보강재에서 
격벽에 의해 야기된 추가적인 굽힘응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표 12  상부스툴 판 또는 스툴 정부가 없이 설계된 탱커 갑판에서 파형 횡격벽의 연결부에 대한 핫스폿

핫스폿 위치 핫스폿 응력의 계산절차

핫스폿 1 : 횡격벽 수평스트링거의 힐에서 횡격벽의 측면에서(즉 보강재에
서 반대측면)화물탱크 측면연결부의 내측종격벽판

핫스폿 2 : 횡격벽 수평스트링거의 힐에서 측면의 횡격벽판(즉 보강재 반
대편) 

5절 [4.2]

핫스폿 3 : 횡격벽 수평 스트링거의 힐
핫스폿 4 : 이중선측 대각선으로 반대 수평 스트링거에서 측면 스트링거
핫스폿 5 : 수평 스트링거와 일직선인 이중선측에서 측면 스트링거

5절 [4.3]

횡격벽

선측 스트링거

핫스폿1 핫스폿2

내측판

수평 스트링거

수평 
스트링거

핫스폿5

핫스폿4
횡격벽

내측
종격벽

핫스폿3

표 13  스트링거의 힐에서 횡격벽 수평 스트링거 및 이면 브래킷이 없는 선측 스트링거에 인접한 횡격벽과 내측
       종격벽 사이의 연결부에 대한 핫스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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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폿 위치 핫스폿 응력의 계산절차

핫스폿 1 : 면재가 브래킷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 브래킷 단부
핫스폿 4 : 브래킷 토우의 곡률

5절 [3.2]

핫스폿 2 : 브래킷 토우에서 내측 종격벽
핫스폿 3 : 브래킷 토우에서 횡격벽
핫스폿 6 : 브래킷 토우에 인접한 선측 스트링거
핫스폿 7 : 브래킷 토우에 인접한 수평 스트링거

5절 [3.1] 형식 ‘a'

핫스폿 5 : 면재가 브래킷에 설치된 경우, 면재 단부에 인접한 브래킷
에서 면재의 용접 이음 5절 [3.1] 형식 ‘b'

횡격벽

선측 스트링거

내측판

핫스폿5

핫스폿2

핫스폿3

핫스폿1
수평 스트링거

표 14  스트링거의 힐에서 횡격벽 수평 스트링거 및 이면 브래킷을 가진 선측 스트링거에 인접한 횡격벽과 선체   
       내측 종격벽 사이의 연결부에 대한 핫스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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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폿 위치 핫스폿 응력의 계산절차

핫스폿 1 : 선측늑골 토우에 인접한 호퍼 경사판 5절 [3.1] 형식 ‘a'

핫스폿 2 : 면재 단부에 인접한 선측늑골 토우 5절 [3.1] 형식 ‘b'

핫스폿1

핫스폿2

선측외판

빌지호퍼판

표 15  하부 선측늑골 브래킷 토우에 대한 핫스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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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폿 위치 핫스폿 응력의 계산절차

우리 선급의 동의하에서 각 설계에 대한 취약한 핫스폿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 핫스폿 종류가 고려된다.

핫스폿 1 : 컷아웃의 모서리 5절 [3.2]

핫스폿 2 : 슬롯에 인접한 종 방향 보강재 웨브에서 횡 방향 웨브/
          러그판의 연결부
핫스폿 3 : 횡 방향 웨브 및 러그판 사이에 겹침 연결부

5절 [3.1] 형식 ‘b'

핫스폿1 핫스폿1

핫스폿3

핫스폿1

핫스폿2

핫스폿2

표 16  컷아웃 및 러그판을 포함하는 종 방향 보강재 및 횡 방향 웨브의 연결부에 대한 핫스폿

핫스폿 위치 핫스폿 응력의 계산절차

핫스폿 1 : 스캘럽에 인접한 종 방향 보강재 웨브에서 맞대기 용접
핫스폿 2 : 스캘럽에 인접한 갑판

5절 [3.1] 형식 ‘a'

보강재

맞대기 용접

핫스폿1

핫스폿2

갑판

표 17  갑판에서 블록 연결 이음에 인접한 스캘럽에 대한 핫스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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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폿 위치 핫스폿 응력의 계산절차

핫스폿 1 : 창구 모서리 곡률 단부
핫스폿 3 : 창구코밍 브래킷 토우의 곡률

5절 [3.2]

핫스폿 2 : 창구코밍 브래킷 토우에 인접한 갑판 5절 [3.1] 형식 ‘a'

핫스폿 4 : 면재가 브래킷에 설치된 경우, 면재 단부에 인접한 브래킷에
서 면재의 용접 연결부

5절 [3.1] 형식 ‘b'

표 18  갑판 및 종 방향 창구코밍 단부 브래킷 토우에 대한 핫스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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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피로평가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 ) : 4장 2절 [3]에 규정된 하중 종류 HSM, FSM, BSR-P, BSR-S, BSP-P, BSP-S, OST-P 또는 OST-S를 표시하
는 접미사
‘1’ 가 표시하는 하중 종류 : HSM-1, FSM-1, BSR-1P, BSR-1S, BSP-1P, BSP-1S, OST-1P 또는 OST-1S
‘2’ 가 표시하는 하중 종류 : HSM-2, FSM-2, BSR-2P, BSR-2S, BSP-2P, BSP-2S, OST-2P 또는 OST-2S

( ) : 하중조건을 표시하는 접미사
9장 1절 [6.2]에 정의된 유조선을 위한 만재하중 또는 통상 평형수 9장 1절 [6.3]에 정의된 산적화물선을 위한 
만재 균일하중, 만재 격창 적재하중, 통상 평형수 또는 황천 평형수 하중조건

 : 표 5 에 따른 부식 환경에서 노출된 시간(년)
 : 설계수명, 25년
 : 9장 1절에 정의된 설계피로수명(년)
 : [5]를 따라 계산된 피로수명(년)
  : 공기중 환경에 대한 표 2 및 부식 환경에 대한 표 3에서 주어진 설계 S-N 선도의 역기울기, 공기중 환

경 S-N 선도에 대한 역기울기는    주기에서  부터  + 2 까지 변한다.
  : 9장 1절 [6.2] 및 [6.3] 정의된, 적용 가능한 하중조건의 개수
 : 9장 1절 [5.1.2] 정의된 수정계수
  : [3.3]에 주어진 판 두께 영향에 대한 수정계수
  : [3.2]에 주어진 평균응력 영향에 대한 수정계수

1. 피로해석방법

1.1 누적손상

1.1.1
구조의 피로평가는 Palmgren-Miner 누적손상  의 적용에 기초한다.  는 다음을 따른다.

  
  

 

 



 : 응력범위 ∆ 의 반복 횟수
  : 응력범위 ∆에서 파손까지의 반복 횟수
  : 응력범위 블록의 총 개수
 : 응력범위 블록 지표

1.1.2
선박에서 구조상세의 장기 응력범위 분포는 1절 [3.1.1]에 주어진 2계수 웨이블 분포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 피로
손상은 [5]에 주어진 폐쇄 형태 방정식에 의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9 장 피로 1 부 9 장 3 절

548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1.2 피로강도평가

1.2.1
[2]를 따른 구조부재의 피로강도의 평가는 다음 3가지 단계를 포함한다.

a) [3]에 따른 응력범위의 계산
b) [4]에 따른 설계 S-N 선도의 선택
c) [5]에 따른 누적손상도의 계산 및 피로수명의 계산

2. 허용기준

2.1 설계수명 및 허용기준

2.1.1
계산된 피로수명,  는 다음의 식을 따른다.

 ≥ 

3. 피로평가의 참조응력

3.1 피로응력범위

3.1.1
각 하중조건의 각 하중상태에 대한 피로응력범위는 용접 이음에 대하여 [3.1.2] 및 모재 자유단에 대하여 [3.1.3]에 
정의된다. 고려된 각 하중조건 ( )의 응력 범위는 1절 [7.1.2]를 따르는 지배적인 하중상태로부터 구해진 응력 범위
이다. 

∆   max ∆   (Nmm )

∆    : 용접 연결에 대하여 [3.1.2] 및 모재 자유단에 대하여 [3.1.3]에 정의된 하중조건( )의 하중
상태( )에 대한 피로응력범위(Nmm )

3.1.2 용접 이음
용접 이음에 대한 평균응력영향, 두께영향 및 와핑(뒤틀림)영향에 대하여 수정된 피로응력범위 ∆    (Nmm)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단순응력해석 :
∆       ∙  ∙  ∙ ∆   (Nmm )

• 유한요소 해석 :
• 웨브 보강된 십자 이음 :

∆     ∙  max∆     ∆     (Nmm )
• 이외의 이음 :

∆    max   max∆     ∆     (N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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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절 [2.1.1]에 주어진 하중조건 () 의 하중상태 () 에서 동하중에 의한 핫스폿 응력범위 

(Nmm )
∆   : 핫스폿 주응력범위, ∆   에 의한 피로 응력범위(Nmm )

∆          ∙  ∙  ∙ ∆    

∆   : 핫스폿 주응력범위, ∆   에 의한 피로 응력범위(Nmm )
∆          ∙  ∙  ∙ ∆    

 ,  : 5절 그림 15 및 그림 16의 A-A 선분의 각각 왼쪽 및 오른쪽 
 : 용접선에 따라 응력변화의 효과에 대한 수정계수로서 0.96 으로 한다.
 : 지지재의 효과에 대한 수정계수로서 0.95 로 한다.
      : [3.2]에 주어진 평균응력영향에 대한 수정계수
      : [3.2]에 주어진 평균응력영향에 대한 수정계수

  : 와핑(뒤틀림) 영향으로 인한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 산적화물선의 창구 모서리부에서 종 방향 창구코밍에 가장 근접한 갑판 종 보강재(그림 1 

참조) (모든 적하상태에 대하여 OST 상태가 지배적인 경우에는 1.0으로 한다.)
•    , 산적화물선의 다음의 갑판 종 보강재(모든 적하상태에 대하여 OST 상태가 지배적인 경우에

는 1.0으로 한다.)
• 가장 근접한 갑판 종 보강재로서 창구 모서리에서 1개의 웨브 간격만큼 떨어진 위치(그림 1 참조)
• 창구 모서리부에서 종 방향 창구코밍에서 두 번째 근접한 보강재(그림 1 참조)

•    , 이외의 경우

∆   : 5절 [3.1.2], [3.3.2] 및 [4.2.3]에 따라 2가지 형식의 쉘 요소(4절점 또는 8절점)에 대하여 결
정된, 용접 토우에서 수직선의 ±45° 이내에 각각 작용하는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에서 동
하중에 의한 핫스폿 주응력 범위(Nmm )

∆   : 5절 [3.1.2], [3.3.2] 및 [4.2.3]에 따라 2가지 형식의 쉘 요소(4절점 또는 8절점)에 대하여 결
정된, 용접 토우에서 수직선의 ±45° 바깥쪽에 각각 작용하는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에서 
동하중에 의한 핫스폿 주응력 범위(Nmm )

그림 1  산적화물선의 종방향 갑판보강재의 와핑(뒤틀림)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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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모재의 자유단
모재 자유단에 대한 피로응력범위 ∆   (Nmm ) 는 자유단에서 국부응력범위 ∆    로서 나타내며, 수
정계수와 함께 1절 [2.4]에서 정의된다.

∆     ∙  ∙     ∙  ∙  ∙ ∆    (Nmm )

 : [4.2.3]에서 모재에 대한 표면처리계수
  : 모재 강도에 대한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     :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에서 동하중에 의한 국부응력범위(Nmm ) 는 다음과 같다.
∆               

∆    ∆     : 5절에 규정된 매우 상세한 분할 유한요소해석에 의해 구해진 하중조건( )의 하중

상태 ‘ ’ 및 ‘ ’에서 국부응력(Nmm )

3.2 평균응력효과

3.2.1 평균응력효과에 대한 수정계수
용접 이음의 각 핫스폿 주응력범위 ∆      또는 자유단에서 국부응력범위 ∆   에 대해 고려된 평균응력 
수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a) 용접 이음

  









min




 ∆ 

  


   ≥ 인경우

max



 ∆ 

  


    인경우

b) 모재

  









min




 ∆ 

  


   ≥ 인경우

max



 ∆ 

  


    인경우

  











  max ≤  인 경우
 max   max   인 경우

max 











max ∆    용접 이음의경우
max ∆    모재의경우

  max  

   : [3.2.2]에 따라 계산된 모재 또는, [3.2.3] 또는 [3.2.4]에 따라 계산된 용접 이음에 대한 피로평

균응력(N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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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모재 자유단의 평균응력
하중조건( )의 정하중 및 동하중상태 ‘ ’ 및 ‘ ’에 의한 모재 자유단에 대한 피로평균응력     (Nmm ) 은 
국부응력에 기초한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Nmm )

3.2.3 간이 계산방법에 대한 평균응력
간이 응력해석에 의하여 평가된 용접 이음의 피로평균응력은 4절 [2.2]를 따른다.

3.2.4 유한요소 해석에 대한 평균응력
핫스폿 주응력 범위 방향,   및  에 속한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 ’ 및 ‘ ’에 대한 정하중 및 동하중상태에 
관하여 용접 이음에 대한 피로평균응력       (Nmm ) 및       (Nmm )은 5절 [3.1.2], 
[3.3.2] 및 [4.2.2]에 정의된 핫스폿 응력 구성에 기초한 다음 공식에 의해 계산된다.

   

  


  
 



           


 
 

 
   ∙cos

  
  ∙sin

           

   

  


  
 



 

           


 
 

 
  

∙cos 

  
  ∙sin

            

θ : 요소 좌표계의  방향 및 핫스폿 주응력 범위 좌표계의  주방향 사이의 각도(5절 [3.1.2], [4.2.3]). 
좌표계의  방향은 용접 토우의 법선으로서 정의된다.

45° 미만 주응력 방향을 가지는 절대 값을 가지는 2개의 평균응력        및        중의 하나는 
∆   에 속한     로서 정의된다. 다른 하나의 평균응력은 ∆   에 속한     로서 정의
된다.

3.3 두께영향

3.3.1
판 두께는 주로 형상효과를 통한 용접 이음의 피로강도 및 관통 두께 응력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 판 두께영향에 대
한 조정계수  는 다음과 같다.

•    ,  ≤  mm  경우
•    ,    mm  경우

    
  : 용접 이음 또는 모재 자유단의 핫스폿에 인접한 고려하는 부재의 순 두께(mm )

간이 응력해석의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보강재의 순 두께는 다음과 같다.
• 평강 및 벌브 형상 : 수정 없음
• 형강 및 T형 바 : 프랜지의 순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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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 해석의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순 두께는 균열이 시작 및 전파되는 부재의 순 두께이다.
십자 용접 이음, 횡 방향 T이음 및 횡 방향 부착물을 가진 판 같이 90° 부착물의 경우, 고려하여야 하는 순 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min


 

 : 용접 및 용접되지 않은 연결부에 대하여 각각 표 1 및 표 4에 제공된 두께지수.  은 고려하는 응력 방
향에 따라서 선택되어야 한다. ∆   및 ∆ 는 각각 용접에 대하여 수직 및 수평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토우 거리(mm ), 그림 2에 나타나며, 다음에 따른다.
    

   : 그림 2에 나타나는 연속적인 판의 순 두께(mm )
   : 그림 2에 나타나는 핫스폿이 평가될 경우 횡 방향 부착판의 순 두께(mm )
   : 필릿 용접 각장(mm )

용접 후 처리 방법이 고려하는 용접 이음의 피로수명을 개선하기 위해 적용되는 경우 두께지수는 [6]에 제공된다.

그림 2  십자 용접 이음, 횡 방향 T이음 및 횡 방향 부착물을 가진 판에 대한 토우 거리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9 장 피로 1 부 9 장 3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553

순번 이음 범주 설명 형상 조건 n

1
십자 이음,

횡 방향 T-이음,
횡 방향 부착물을 가진 판

용접 그대로 0.25

용접 후 개선 방법에 
의해 처리된 용접 

토우
0.2

2 횡 방향 맛대기 용접

용접 그대로 0.2

평평하게 그라인딩 
또는 용접 후 개선 
방법에 의해 처리된 

용접 토우

0.1

3
종 방향 용접

또는 판 가장자리 부착

모든 조건 0.1

용접 후 개선 방법에 
의해 처리된 용접 

토우
0.1

4
평강 또는 벌브 형상의 종 

방향 부착

모든 조건 0

용접 후 개선 방법에 
의해 처리된 용접 

토우(1)
0

표 1  용접이음 : 두께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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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 방향 부착 및 이중판

용접 그대로 0.2

용접 후 개선 방법에 
의해 처리된 용접 

토우
0.1

7
종 방향으로 지지되는 종 

방향 부착 및 이중판

용접 그대로 0.1

용접 후 개선 방법에 
의해 처리된 용접 

토우(1)
0

(1) 종 방향 단부 연결부의 용접 후 처리에 의한 적용 가능한 이점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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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N 선도

4.1 기본 S-N 선도

4.1.1 수용능력
피로강도에 대한 용접된 강재 연결부 및 강재 모재의 수용 능력은 구조상세에 적용된 응력범위와 파손에 이르는 일
정 진폭하중의 반복 횟수사이에 관계를 형성해 주는 S-N 선도에 의하여 정의된다.

4.1.2 설계 S-N 선도
피로평가는 피로시험으로부터 나타낸 S-N 선도의 이용에 기초한다. 설계 S-N 선도는 관련된 실험 자료에 대해 생존
확률 50 % 에 해당하는 평균 S-N 선도 아래로 2개의 표준 편차로서 나타낸다. 표 2 및 표 3에 주어진 설계 S-N 
선도는 생존확률 97.7 % 해당한다.

4.1.3 S-N 선도 적용범위
S-N 선도는 규정된 최소 항복응력 390 Nmm 값 까지 연강 및 고장력강에서 적용가능하다.

4.1.4 공기중 환경
그림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기중 환경에서 기본 설계 선도는 다음과 같이 log∆ 및 log 사이의 선형 관
계로 주어진다.

log    log    ∙ log∆

log    log    ∙ log 

 : 표 2에 주어진 평균 S-N 선도에 관련된 상수
 : 표 2에 주어진 설계 S-N 선도에 관련된 상수
 : 표 2에 주어진 log 의 표준편차
∆ : 표 2에서 주어진 설계 S-N 선도에 관련된 주기    에서의 응력범위(Nmm )

등급




표준편차




×

사이클에서
설계응력범위

×

사이클에서
설계응력범위

 log log  ∆ Nmm
Nmm

B 2.343E15 15.3697 4.0 0.1821 1.01E15 100.2 149.9

C 1.082E14 14.0342 3.5 0.2041 4.23E13 78.2 123.9

D 3.988E12 12.6007 3.0 0.2095 1.52E12 53.4 91.3

표 2  공기중 환경에서 기본 S-N 선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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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공기중 환경에서 기본설계 S-N 선도

4.1.5 부식환경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부식 환경에 대한 기본설계 선도는 다음과 같이 log∆ 및 log 사이에 선형 관
계로 주어진다.

log    log     ∙ log∆

 : 응력범위 ∆을 받을 때 파단에 이르는 예상 사이클 수
 : 표 3에서 주어진 설계 S-N 선도에 관련된 상수

그림 4  부식 환경에서 기본설계 S-N 선도

등급   × 사이클에서 설계응력범위(Nmm )

  × 4.0 126.1

  × 3.5 101.6

  × 3.0 72.4

표 3  부식 환경에서 기본 S-N 선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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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N 선도의 선택

4.2.1 용접 이음
공기중 환경에 노출된 용접 이음의 피로평가에 대해 표 2에 정의된 S-N 선도가 이용된다. 부식 환경에 대해 표 3에 
정의된 S-N 선도  가 이용된다.

4.2.2 모재 자유단
공기중 환경에 노출된 자유단에서 모재의 피로평가에 대해 표 2에 정의된 S-N 선도 B 또는 C가 이용된다. 부식 환
경에 대해 표 3에 정의된 S-N 선도    또는  가 이용된다.

4.2.3 표면처리계수
S-N 선도 C는 표 4의 표면처리계수에 따라 운항에 따른 부식, 쇠모 및 찢어짐에 의한 노치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하
여 용접되지 않는 위치의 대부분에 적용한다. 
쇠모, 부식 및 찢어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가 되는 경우 표 4와 같이 고품질 표면처리에 대하여 S-N 선도 B
를 적용할 수 있으며, 5절 [2]에 따른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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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구성, 피로 균열 위치 및 
응력 방향

모서리 절단 
절차

모서리 처리 표면처리 n 

S-N
선도

1

압연 또는 사출 판 및 
단면, 이음 없는 파이프, 

표면 또는 압연 결함 없음

N/A N/A
표면 또는 압연 

결함 없음
0 0.94 B

2

절단 모서리
기계 절단

(열 가공 절단,  
전단 모서리 

절단)

부드러운 그라인딩 
(Smooth grinding), 
하중 방향과 평행한 

방향의 홈 (groove)에 
의한 

챔퍼링(chamfered) 
또는 둥글게 가공된 

절단 모서리

균열 및 노치가 
없는

부드러운 표면
1, 2

0.1 1.00 B

손상되거나 둥근게 
가공된 절단 모서리

균열 및 노치가 
없는

부드러운 표면
1, 2

0.1 1.07 B

모서리 처리 안함

균열 및 심각한 
노치가 없는 

표면(검사절차)
1, 2

0.1 1.0 C

불꽃에 의한 
수동 

열 절단
모서리 처리 안함

균열 및 심각한 
노치가 없는 

표면(검사절차)
1, 2

0.1 1.24 C

1 : 고려되어야 하는 절단의 형상에 관한 응력 증가
2 : 5절 [2]에 따른 상세 요소 분할 해석

표 4  용접되지 않은 이음 : 두께지수 및 표면처리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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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로손상계산

5.1 일반사항

5.1.1
설계 피로수명은 다른 하중조건 및 부식 방지의 제한 때문에 시간 간격의 수로 구분된다.
부식 방지(즉, 도장시스템)는 공기중 환경에서 구조상세가 보호되는 것과 같이 제한된 기간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고 
가정한다. 표 5에 명시된 설계수명의 나머지 부분 동안 구조상세는 보호되지 않는다. 즉, 부식 환경에 노출된다.

5.1.2
[5.2]에 주어진 요소 피로손상은 보호된 조건(즉, 공기중 환경) 또는 보호되지 않은 조건(즉, 부식환경)의 특정 환경조
건에 관련된 특정 하중조건( )동안 축적된 손상이다. [5.3]에서 주어진 조합 피로손상은 공기중 및 부식 환경 시간에 
대한 특정 하중조건( )에 대해 축적된 손상의 조합이다. [5.4]에 주어진 전체 피로손상은 모든 하중조건에서 구해진 
조합 피로손상의 합이다.

5.2 요소 피로손상

5.2.1
각 피로 하중조건( )에 대한 요소 피로손상은 지배적인 하중상태에 대하여 구한 피로응력 범위를 근거로 하여 보호
된 공기중 환경 및 보호되지 않은 부식 환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독립적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 
ln  

∆ 


∙  ∙    

 

 : 설계수명 동안 선박에 의해 경험된 파도 주기의 총 수는 다음과 같다.

   ×       log

        : 적하 및 양하, 수리 등 제외한 항해상태에서 시간을 고려한 계수로 다음과 같다.
  

    : 유조선에 대한 1절 표 1 및 산적화물선에 대한 1절 표 3에 주어진 각 하중조건에서 시간의 부분

∆  :   의 초과 참조 확률수준에서 피로응력 범위(Nmm )
 :   의 초과 참조 확률수준에 상응하는 사이클 횟수로 다음과 같다.

   
    : Weibull 형상 변수로 다음과 같다.

  

  : 완전 감마 함수
 : 공기중 환경에 대한 표 2 및 부식 환경에 대한 표 3에서 주어진 설계 S-N 선도 상수
 : S-N 선도의 역경사의 변화를 고려하는 계수( )로 다음과 같다.

• 공기중 환경

   
  




  


   

 ∆ ∙    

 ∆    
      

   ∆   

∆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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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식 환경
  

   : 불완전 감마 함수
∆ : 표 2에 주어진   주기에서 설계 S-N 선도의 두 선분의 교점에 상응하는 응력 범위(Nmm )
∆  : S-N 선도의 역경사의 변화로 다음과 같다.

∆  

5.3 조합 피로손상

5.3.1
각 하중조건( )에 대한 보호된 상태, 즉, 공기중 환경 및 보호되지 않는 부식 환경에서의 조합 피로손상은 다음에 따
라 계산되어야 한다.

       ∙

  
     ∙



    : [5.2.1]에 주어진 하중조건( )에 대해 공기중 환경의 요소 피로손상
    : [5.2.1]에 계산된 하중조건( )에 대해 부식 환경의 요소 피로손상

용접 이음 또는 구조상세의 위치 부식 환경 시간   (년)

평형수 탱크

10화물유 탱크

산적화물창 및 평형수 화물창의 하부(1)

하부(1)를 제외한 산적화물창 및 평형수 화물창
5

보이드 스페이스 이외의 구역

(1) 하부는 단일선측구조의 화물창에 대한 늑골 단부 브래킷 하방 또는 이중선측구조의 화물창에 대한 호퍼탱크 
상단 하방 300 mm  거리에 위치하는 수평선 하방 화물창 부분을 의미한다. 

   (2부 1장 2절 그림 1 참조)

표 5  부식 환경 시간 

5.4 전체 피로손상

5.4.1
모든 적용 가능한 하중조건에 대한 전체 피로손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5.3]에 주어진 적용 가능한 하중조건에 대한 조합 피로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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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피로수명계산

5.5.1
피로수명,  는 다음과 같다.

  

 , 


≤    인 경우

      


    

 , 이외의 경우

  : 공기중 환경에서 모든 하중조건에 대한 전체 피로손상은 다음과 같다.

   
  



      

  : 부식 환경에서 모든 하중조건에 대한 전체 피로손상은 다음과 같다.

   
  



    

6. 용접 개선 방법

6.1 일반사항

6.1.1
용접 후 피로강도 개선 방법은 요구된 피로수명을 달성하는 추가 수단으로 고려되며 품질관리 절차 및 1부 3장 4절
의 부식방지에 영향을 받는다. 

6.1.2 용접 후 처리의 장점에 대한 제한
용접 후 처리 이점이 적용 가능한 구조상세에 대하여, 용접 후 처리 효과가 제외된 고려하는 구조상세에 대하여 설
계단계에서 피로수명은  이상이어야 한다. 단, 산적화물창 내부의 구조상세에 대하여, 용접 후 처리 효과가 
제외된 설계 단계에서의 피로 수명은 25년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1 :  가 25년 일 때, 계산된 용접 후 처리 효과가 제외된 고려하는 구조상세에 대한 설계 단계에서의 
피로수명은 17년 이상이어야 한다.

6.1.3 조립 단계에서 용접 후 처리 방법
조립 단계에서 피로강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편에서 고려된 하나의 기본적인 용접 후 처리 방법은 용접 형상 통제 
및 절단 자국의 그라인딩에 의한 결함 제거이다.

6.1.4 용접 토우
개선 방법은 용접 토우에 적용된다. 즉, 용접 토우에서 일어나는 잠재적인 피로파손의 관점에서 용접의 피로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다른 위치에서 파손 시작의 가능성은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용접 후 처리를 적용함으로서 용
접 토우에서 루트로 파손이 이동된 경우, 이음의 전반적인 피로 성능의 상당한 개선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용접 루트
에 대한 개선은 용접 토우에 적용된 처리로부터 기대할 수 없다.
각 방법의 간략한 설명 및 얻을 수 있는 개선 정도는 [6.2]에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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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용접 개선이 계획될 때 12장 3절 [2.4]에 따라 최소 루트 면의 완전 또는 부분 용입 용접은 용접 루트에서 균열 가
능성을 완화시키기거나 또는 제거하기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6.2 용접 토우 절단 자국에 대한 그라인딩

6.2.1
용접 토우에서 응력 집중을 감소시키거나 결함을 제거하여 좋은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숫돌 연마 도구(burr 
grinding)를 사용하여 가공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침입, 언더컷, 및 콜드랩과 같은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 용접 토우에 인접한 재료는 제거되어야 한다. 그라인딩의 깊
이는 눈에 보이는 언더컷의 바닥 아래로 0.5 mm 이어야 한다. 절단 자국에 대한 그라인딩의 전체 깊이는 2 mm 와 
가공된 판의 국부 총 두께의 7 % 중 작은 값 미만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따르지 않는 언더컷은 승인된 방법에 의해 
수리되어야 한다.

6.2.2
작은 곡진 홈에 의한 해로운 노치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그라인딩된 용접 토우에서 절단 자국의 지름은 판 두께에 
비례하여 가공되어야 한다. 10 에서 50 mm 의 판 두께를 가지는 용접 이음에 대하여, 지름은 10 에서 25 mm  범위
에 있어야 한다. 홈의 루트 곡률의 결과는 0.25     이상이어야 한다. 절단 자국에 대한 그라인딩 후 각목 및 
각장은 승인된 도면에 나타난 규칙 요건 또는 증가된 용접 크기를 만족하여야 한다. 검사절차는 용접 토우 곡률, 절
단 자국에 대한 그라인딩 깊이 및 용접 토우 언더컷이 완전히 제거되는지의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림 5  그라인딩 용접 토우 형상의 상세

6.3 피로개선계수

6.3.1
계수 1.3(즉, 1.3의 유효 응력 범위의 감소)의 피로강도의 증가에 대해 상응하는, 공기 중에  까지 감소하는 
절단 자국에 대한 그라인딩의 이점

    : 3절 [5.3.1]에 주어진 공기중의 피로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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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적용

6.4.1
이 절에서 제공된 용접 후 개선 방법 및 피로개선계수의 적용은 다음 제한에 따라야 한다.

• [6.1.5]에 따르는 용접 유형
• 용접 개선은 높은 주기의 피로조건 하에 구조상세의 피로강도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피로개선계수

는 낮은 주기(즉,  ≤ × 일 때)의 피로 조건에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은 파손 수명 주기의 수이다.
•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피로개선계수는 6 mm 에서 50 mm  두께의 강판의 용접 및 이음에 사용되어야한

다.
• 피로개선계수는 종 방향 단부 연결부를 제외한 용접된 횡 방향 맛대기 용접, 용접된 T-연결/십자 용접 및 용접

된 종 방향 부착 용접에 적용된다.
• 기계적인 손상의 영향이 있는 지역에 인접한 피로개선은 적절이 보호된 경우 보장할 수 있다.
• 상호 비드 토우의 처리는 그림 6에 나타는 것처럼 큰 다중 패스 용접에 대하여 요구된다.
• 건조자는 용접 후 처리가 적용된 상세 목록 및 범위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림 6  용접 면에서 상호 비드 토우를 제거하기 위한 용접 토우 절단 자국에 
대한 그라인딩 범위

      
  : 용접 각장
w    : 홈 너비
    : 그라인드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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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사

7.1 적용

7.1.1
일반적으로 구조상세에 대한 피로 성능은 조립정렬 및 용접 컨트롤을 포함하는 강화된 작업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개
선될 수 있다.

7.2 건조 상세에 대한 공사 제어

7.2.1 조립정렬 및 허용 기준 제어
건조 허용 오차를 초과하는 조립 정렬 상태는 구조상세에 대하여 피로 성능을 감소시키는 추가적인 응력 집중을 유
발할 수 있다. 조선소는 12장 1절에 규정된 건조 요건에 적합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7.2.2 용접 형상 제어
양호하지 못한 용접 형상은 추가적인 응력 집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용접 토우에서 좋은 형상 및 매끄러운 
형상 변화를 얻기 위하여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용접 형상 제어(즉, 강화된 공사)는 취약한 용접 토우 위치 주위
에서 우리 선급에 의해서 요구될 수 있다. 용접 노치응력 집중은 플랭크 각 및 용접 토우 반경의 직접 함수이다. 언
급한 S-N 선도 유효성은 50도의 최대 평균값의 용접 플랭크 각 및 0.5 mm의 최소 평균값의 용접 토우 반경을 기
본으로 한다. 용접 상세는 계산된 피로수명을 고려하는 취약한 지역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될 수 있
다.

7.2.3 용접 후 처리 방법
용접 후 처리 방법은 [6]에 명시된 구조상세의 피로 저항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설계 단계에서 계산
된 피로수명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처리에서 파생된 이점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개구 모양의 개선, 부드러운 브래
킷 토우, 국부적인 두께 증가 또는 구조상세의 형상 변화와 같은 대안의 설계 방법을 사용하여도 피로수명이 합리적
으로 달성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이러한 이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사안별로 우리 선급에 의하여 고려되어
야 한다.

7.2.4 상세 설계기준
구조상세의 개선된 설계에 대한 요건은 6절에 제공된다. 이 상세 설계기준 또한 공사 및 용접 요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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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간이 응력해석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 ) : 4장 2절 [3.1] 규정한 동하중 상태 HSM, FSM, BSR-P, BSR-S, BSP-P, BSP-S, OST-P 또는 OST-S를 나타
내는 아래첨자 ‘' ’'는 동하중 상태 HSM-1, FSM-1, BSR-1P, BSR-1S, BSP-1P, BSP-1S, OST-1P 또는 
OST-1S를 나타낸다. ‘' ’'는 동하중 상태 HSM-2, FSM-2, BSR-2P, BSR-2S, BSP-2P, BSP-2S, OST-2P 또
는 OST-2S를 나타낸다.

( ) : 하중조건을 나타내는 아래첨자
1절 [6.2] 표 1에 정의된 유조선에 대한 “만재 적재” 또는 “통상 평형수”
1절 [6.3] 표 1에 정의된 산적화물에 대한 “만재 균일적재”, “만재 격창적재”, “통상 평형수” 또는“황천 평형수”

 : 3장 7절에 정의된 보강재의 유효 굽힘 스팬(m )
   : 고려되는 종 방향 위치에서 순 수직 선체거더 관성 모멘트(m )
   : 고려되는 종 방향 위치에서 순 수평 거더 관성 모멘트(m )
 : 고려되는 하중 계산점의 횡 방향 좌표(m )
  : 고려하는 하중 계산점의 수직 좌표(m )
 : 기선에서 수평 중립축까지의 거리(m )
 : 1절 [5.1.2]에 정의된 조정계수
  : 조정계수, 다음과 같다.

• 산적화물선 :
•    ,    ≤ 인 경우
•    ,     인 경우
•   :  의 상기 이외 값은 선형 보간법 사용

• 유조선 :   

  : [5.2]에 주어진 축하중으로 인한 응력에 대한 기하하적 응력집중계수
 : [5.2]에 주어진 면내압력으로 인한 응력에 대한 기하하적 응력집중계수
  : [5.1]에 정의된 비대칭 보강재 형상으로 인한 응력집중계수

1. 일반 사항

1.1 적용

1.1.1
이 절은 단순응력평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며 이 절차는 종통 보강재 단부 연결부의 피로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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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그림 2에 나타난 종보강재 주위의 핫스폿 응력 범위 및 핫스폿 평균응력은 다음의 위치에서 종보강재의 플랜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a) 횡 방향 웨브 또는 늑판 이외의 위치
• 화물창의 제수격벽을 포함하는 횡격벽 또는
• 스툴 부근 

상대 변위로 인한 추가적인 핫스폿 응력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b) 횡 방향 웨브 또는 늑판 위치
• 화물창의 제수격벽을 포함하는 횡격벽 또는
• 스툴 부근

상대 변위로 인한 추가적인 핫스폿 응력은 고려되어야 한다. 

[5.1]에 따르는 비대칭 보강재 형상 및 [5.2]에 따르는 ‘A' 및 'B'점에서 보강재 단부 연결 형상으로 인한 응력집중계
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1.2 가정

1.2.1
다음 가정은 종보강재 단부 연결부에 대한 피로평가에 적용한다.

a) 핫스폿 응력은 다음을 근거로 한다.
• 공칭응력
• [5]에 주어진 응력집중계수
• 1절 [6]에 명시된 적재조건

b) 종보강재 단부 연결부 형태는 [5.2]에서 설명한다.

1.2.2
[5.2]에 주어진 단부 연결부는 축 및 면외하중을 받는 전형적인 이음부 형상을 기초로 한다. 구조상세가 표 4에 보인 
것과 다른 경우, 유한요소 해석은 [5.3]에 따라 피로강도 관점에서 해당 상세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2. 핫스폿 응력

2.1 핫스폿 응력범위

2.1.1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에 대한 동하중으로 인한 핫스폿 응력 범위(Nmm ) 는 다음 식을 따른다.

∆                                   (Nmm )

    ,      : [3.1.1]에 정의된 전체 선체 거더 파랑 굽힘 모멘트에 의한 응력(Nmm )
    ,      : [4.1.1]에 정의된 국부 동압력에 의한 응력(Nmm ) 
    ,      : [4.2.4] 및 [4.2.5]에 정의된 파랑에서 상대 변위에 의한 응력(N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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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핫스폿 평균응력

2.2.1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에 대한 정하중 및 동하중의 핫스폿 평균응력(Nmm ) 은 다음 식을 따른다.

                         (Nmm )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에 대한 경우 :
   : [3.2.1]에 정의된 정수중 선체거더 굽힘 모멘트에 의한 응력(Nmm )
   : [4.1.2]에 정의된 국부 정압력에 의한 응력(Nmm )
   : [4.2.7]에 정의된 정수중 상대 변위에 의한 응력(Nmm )
    : 국부 동하중에 의한 평균응력(Nmm ),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       : [4.1.1]에 정의된 국부 동압력에 의한 응력(Nmm )
    : 전체 파랑 굽힘 모멘트에 의한 평균응력(Nmm )로서 다음 식을 따른다.

    

          

    ,       : [3.1.1] 정의된 전체 파랑 굽힘 모멘트에 의한 응력(Nmm ) 

3. 선체거더응력

3.1 선체거더 파랑 굽힘 모멘트에 의한 응력

3.1.1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및 에 대한 선체거더응력(Nmm ) 은 다음 식을 따른다.

      ∙    

    
     ∙     

     
   (Nmm )

      :   및  에 동등한 에 의한 하중조건 (j)에 대해 고려된 종방향 위치에서 선체거더 하중 계
산 점의 4절에 정의된 고려하는 동하중 상태의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kNm )

      :   및  에 동등한 에 의해 하중조건 (j)에 대해 고려된 종방향 위치에서 선체거더 하중 계
산 점의 4절에 정의된 고려하는 동하중 상태의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kNm )

3.2 정수중 선체거더 굽힘 모멘트

3.2.1
하중조건( )에서 정수중 굽힘 모멘트에 의한 선체거더 핫스폿 응력(Nmm ) 은 다음 식을 따른다.

      

 ∙  ∙  ∙  ∙  ∙     
  (Nmm )

  : 고려된 종 방향 위치의 선체거더 하중 계산 점의 4장 4절에 정의된 허용 정수중 수직 굽힘 모멘트 
(kNm )

 : 표 1에 정의된 허용 정수중 수직 굽힘 모멘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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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종류 하중조건 고려된 부분의 종 방향 위치 

유조선
균일상태

N/A

새깅 상태에서 0.60

통상 평형수 호깅 상태에서 0.80

산적화물선

균일상태 새깅 상태에서 0.40

격창상태 호깅 상태에서 0.75

통상 평형수 호깅 상태에서 0.80

황천 평형수
(그림 1 참조)

평형수 화물창 새깅 상태에서 0.75

평형수 화물창에 인접한 
화물창

새깅 상태에서 0.75와
호깅 상태에서 0.45 사이의 

선형 보간법

이외의 화물창 새깅 상태에서 0.75

표 1  허용 정수중 수직 굽힘 모멘트의 부분 

횡
격
벽

횡
격
벽

횡
격
벽

횡
격
벽

횡
격
벽

횡
격
벽

이외의
화물창

평형수 화물창
주위의 화물창 평형수 화물창

평형수 화물창
주위의 화물창

이외의
화물창

그림 1  평형수 화물창의 피로평가를 위한 정수중 굽힘 모멘트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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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부 보강재 응력

4.1 보강재 굽힘으로 인한 응력

4.1.1 동압력에 의한 응력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및  에서 국부 동압력에 의한 핫스폿 응력(Nmm ) 은 다음 식을 따른다.

        

   
                    






 








 




 

    :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및  에서 스팬 중앙부의 동적 파랑압력(kNm ) (5절 [1.4] 참조)
     :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및  에서 4장 6절 [1.1.1]에 따른 스팬 중앙부의 탱크 동적 액체압력

(kNm ). 보강재의 양 측면에 작용하는 압력(즉, 보강재의 부착판 또는 보강재 측에 작용)은 관련 하
중 조건이 있을 경우, 동시에 고려될 수 있다. 산적화물선의 갑판 종보강재의 경우 톱사이드 탱크의 
내부 압력은 없는 것으로 고려한다.

    :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및  에서 스팬 중앙부의 동적 산적 건화물 압력(kNm ) (6절 [2.4.1] 
참조)

    : 압력 일반계수는 다음을 따른다.
   고려하는 압력이 보강재 측면에 적용될 때 
    상기 이외

 : 파랑압력의 비선형성에 대한 조정계수로 다음을 따른다.
   ,       경우

  

  
  ,      ≤     경우

  

  
  ,      ≤     경우

   ,      ≤     경우

   

   ,      ≤     경우

    

   ,      ≤     경우

  

  
  ,      ≤     경우

   ,  ≤     경우

 : 4장 5절에 정의된 수선에서의 압력과 동일한 수두(m )
 : 스팬  의 가까운 단부로부터 핫스폿까지의 거리(m ) (그림 2 참조)
   : 부착판의 유효폭  을 고려하여 계산된 고려하는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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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팬의 끝단부 및 단부 브래킷과 지지부재의 근처에서 규정된 부착판의 유효폭(mm )으로 다음을 따
른다.

 

   ∙ min






 


  

 ∙ 












, 

  

 × ≥   경우

   

 × , 

  

 ×   경우

     

그림 2  유효 굽힘 스팬 및 핫 스팟까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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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정압력에 관한 응력
하중조건( )에서 국부 정압력에 의한 핫스폿 응력(Nmm ) 은 다음과 같다. 

       

    
                  






 








 



    : 하중조건( )에서 정적 외부압력(kNm ) (4장 5절 [1.2] 참조)
     : 하중조건( )에서 정적 액체 탱크압력(kNm ) (4장 6절 [1.2] 참조). 양 측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하

중조건에서 관련된 경우 동시에 고려된다.
    : 하중조건( )에서 정적 산적건화물 압력(kNm ) (4장 6절 [2.4.2] 참조)
 ,  ,   : 압력 평균계수는 다음과 같다.

   , 고려하는 압력이 보강재 측면에 적용될 때
    , 상기 이외

4.2 상대변위에 의한 응력

4.2.1 일반사항
다음에 위치한 트랜스버스 웨브 또는 늑판에 부착된 종보강재 끝단 연결부에 대하여

• 화물창의 제수격벽을 포함하는 횡격벽 또는
• 스툴 부근

상대변위로 인한 추가적인 핫스폿 응력은 고려되어야 한다.

4.2.2 상대변위의 정의
상대변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스툴 부근의 늑판을 관통하는 종부재에 대하여, 상대변위는 스툴 주위 늑판에서의 종부재의 변위 대비 첫 번째 
선수(Fwd) 늑판 또는 선미(Aft) 늑판에서의 종부재의 변위로 정의한다.

• 이외의 종부재에 대하여, 상대변위는 제수격벽을 포함한 횡격벽에서의 종부재 변위 대비 첫 번째 선수(Fwd) 또
는 선미(Aft) 트랜스버스 특설늑골(또는 늑판)에서 종부재의 변위로 정의한다.

4.2.3 부호 규정
상대변위에 의한 핫스폿 지점(즉, 종부재의 플랜지)에서의 응력이 인장력인 경우, 상대변위의 부호는 양의 부호이다.

4.2.4 유조선
유조선에 대한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및 에 대해 상대변위에 의한 추가적인 핫스폿 응력은 유한요소법 이용 
([4.2.6] 참조) 또는 다음 식에 정의된 국부 동하중 응력 요소의 응력계수를 적용함으로서 구하여야 한다.

         ∙    

    : 국부 동적응력([4.1.1] 참조)
 : 그림 3에 나타난 지지부재 사이의 상대변위에 의해 야기되는 종통 보강재에 대한 굽힘응력계수(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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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두 개의 종통 격벽을 갖는 유조선에 대하여 만재 적재상태에서  계수

4.2.5 산적화물선
산적화물선에 대한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및  에 대해 상대변위에 의한 추가적인 핫스폿 응력은 [4.2.6]에 규
정된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2.6 유한요소법으로부터 구해진 상대변위에 의한 응력
다음 절차는 상대변위에 의한 응력을 계산하기 위하여 7장 2절 [2]에 따른 화물창 모델을 기초로 한다. 두 지점 “a” 
및 “f”에 대해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및  에 대해 상대변위에 의한 응력(Nmm )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직
접 계산하여야 한다.

위치
 

만재 적재조건 평형수 조건

선저 종부재

종격벽, 선저거더 또는 버트리스 구조 사이 중앙점 1.50

종격벽, 선저거더(중심선거더 제외) 또는 버트리스 구조 1.15

중심선 거더 1.30

선저위치 사이에 중앙점 선형 보간

선측 종부재

최하부 선측 스트링거 및 선측에서의 갑판 사이의 중앙점 1.30 1.15

최하부 선측 스트링거 및 선측에서의 갑판 1.15 1.15

중앙점 선형 보간 1.15

이외의 종부재 1.15

표 2  횡격벽(제수격벽 포함) 및 인접한 특설늑골(늑판) 사이의 상대변위에 의한 종부재의 굽힘응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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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인경우
    위치 ″″인경우

(Nmm )

 : 1 또는 2
,  : 그림 4에 나타난 위치를 표시하는 아래첨자
 ,  : 그림 4에 나타난 횡격벽으로부터 후(Aft) 및 전(Fwd) 방향을 표시하는 아래첨자
 : 표 4에 정의된 점 "A" 또는 "B"에 상응하는 위치 "a" 또는 "f "의 굽힘에 의한 응력 집중 계수

    ,      ,     ,      : 하중조건( )의 하중상태  및 에 있어서, 각각 
제수격벽을 포함하는 횡격벽 또는 스툴 부근 늑판과 전(Fwd) 및 후(Aft)의 트랜스버스 웨브 또는 
늑판 사이의 상대변위로 인한 점 ‘A’ 및 ‘f’에서의 부가응력(Nmm )으로 각각 다음과 같다. 

                   

            

    

   



  

   

  


    




   



    

   

  


    




                     

              

    

    ,    : 전(Fwd) 및 후(Aft) 종통재의 순 관성 모멘트(cm )
   ,    : 전(Fwd) 및 후(Aft)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cm )
 ,  : 전(Fwd) 및 후(Aft) 종통재의 스팬(m ) (그림 4 참조)
 ,  : 각각   및  의 가까운 단부로부터 위치 “” 또는 “ ”에서의 핫스폿까지 거

리(m ) (그림 2 참조)
   ,   : 횡격벽(제수격벽 또는 스툴 부근의 늑판을 포함하는)과 전(Fwd) 및 후(Aft) 트랜스버

스 웨브(또는 늑판) 사이의 부착판에 대한 수직 방향의 상대변위(mm ) (그림 4 참조)

그림 4  상대변위의 정의(선측 종통재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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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정수중 상대변위에 의한 응력
횡격벽 또는 스툴 부근 늑판과 인접한 트랜스버스 웨브 또는 늑판 사이의 부착판에 대하여 수직 방향의 상대변위로 
인한 부가 핫스폿 응력(Nmm ) 은 동적 국부응력   및 동압력을 정적 국부응력   및 정압력으로 대체하여, 
유조선 및 산적화물선에 각각에 대하여 [4.2.4] 및 [4.2.5]의 절차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

5. 응력집중계수

5.1 비대칭 보강재

5.1.1
웨브 중앙부 두께 위치에서 계산된 면외하중하에 조립 및 압연 앵글 보강재의 비대칭 플랜지에 대한 응력집중계수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그림 5 참조)

  
   

  

 
 



 

 

 
  
 ∙   ∙  

   


∙  


  


 
 

 

  : 면재를 포함한 보강재 높이(mm ) (그림 6 참조)
   : 순 웨브 두께(mm ) (그림 6 참조)
    : 순 웨브 높이(mm ) (그림 6 참조)
    : 부착판의 순 두께(mm ) (그림 6 참조)

    

   , 조립식 형상의 경우

     

   , 압연 앵글 형상의 경우

    : 플랜지 모서리부터 웨브 중심선까지 거리에 해당하는 보강재의 편심 거리(mm ) (그림 6 참조)
   : 플랜지의 순 폭(mm ) (그림 6 참조)
   : 순 플랜지 두께(mm ) (그림 6 참조)

  

  
   

 

   : 보강재 간격  와 동일한 부착판 폭을 가진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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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대칭 및 비대칭 플랜지를 가진 보강재의 굽힘응력

그림 6  보강재 - 순치수 

5.1.2 벌브 형상
벌브 형상  계수는 등가의 조립식 형상을 이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그림 7 참조) 등가의 조립식 형상의 플랜지
는 벌브 형상과 동일한 값(즉, 수직축 및 중립축 위치에 있어서 같은 단면적 및 관성 모멘트)을 가져야한다. 
등가 조립형상 치수의 HP 벌브 형상의 예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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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벌브 형상 및 등가 조립형 형상

HP-구평강 총 두께의 등가 조립 플랜지

높이
(mm )

총 웨브 두께
 (mm )



(mm )


(mm )


(mm )

200 9 – 13  + 24.5 22.9 (  + 0.9)/2

220 9 - 13  + 27.6 25.4 (  + 1.0)/2

240 10 – 14  + 30.3 28.0 (  + 1.1)/2

260 10 – 14  + 33.0 30.6 (  + 1.3)/2

280 10 – 14  + 35.4 33.3 (  + 1.4)/2

300 11 – 16  + 38.4 35.9 (  + 1.5)/2

320 11 – 16  + 41.0 38.5 (  + 1.6)/2

340 12 – 17  + 43.3 41.3 (  + 1.7)/2

370 13 – 19  + 47.5 45.2 (  + 1.9)/2

400 14 – 19  + 51.7 49.1 (  + 2.1)/2

430 15 – 21  + 55.8 53.1 (  + 2.3)/2

표 3  HP 등가 조립 형상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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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종통 보강재 단부 연결부

5.2.1
축 및 면외하중을 받는 단부 연결부에 대한 응력집중계수  및  는 표 4에 주어진다. 소프트 토우에 대한 표 4
에 주어진 값은 토우 형상이 [5.2.5]에 주어진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또한, 면외하중에 대한 응력집
중계수  는 상대 변형에 의한 응력에 대하여 이용되어야 한다.

5.2.2 이외의 연결 형식
표 4에 주어진 이외의 연결 형식이 있는 경우, 제안된 연결 종류에 대한 피로강도는 핫스폿 응력을 직접 구하기 위
해 5절에 규정된 매우 상세한 분할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거나 또는 [5.3]에 따른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한 응력집
중계수를 계산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5.2.3 겹침 연결
종통 보강재에 대한 종 겹침 연결 형태(즉 종통재의 웨브에 부착 용접)는 화물창 구역에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5.2.4 웨브 보강재에 연결되지 않는 단부 보강재
다음에 인접한 위치에 웨브 보강재가 생략되거나 종 방향 플랜지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 1.1   하방 선측외판 
• 선저
• 1.1   하방 내측 선체 종격벽
• 호퍼
• 1.1   하방 톱사이드 탱크 경사판
• 내저판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 그림 8에 정의된 완전한 칼라(Collar) (즉, 표 4의 연결 형식 ID 31) 또는,
• 6절 [2.1]에 규정된 절단면(Cut-out)에 대한 상세 설계 

7절 [2.2]에 주어진 컬러를 포함하는 1차 지지부재의 웨브 판의 절단면(Cut-out) 주위의 핫스폿 응력을 기초로 한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피로가 평가 될 경우, 6절 [2.1]에 주어진 절단면(Cut-out)과 동일함이 인정될 수 있다.

비수밀 단면의
경우에만 스캘럽
시공 가능

그림 8  완전한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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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웨브 보강재 및 이면 브래킷의 소프트 토우
웨브 보강재 및 이면 브래킷의 토우 형상 단부 연결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 

 toe ≤ max(    ; 15)

  : 토우의 각( deg) (그림 9 참조)
 toe : 토우의 높이(mm ) (그림 9 참조)
    : 브래킷의 총 두께(mm )

5.2.6 권장 상세 설계
소프트 토우 및 이면 브래킷을 가진 종 방향 단부 연결부에 대한 권장 상세 설계는 그림 9에서 주어진다.

필러 보강재의 소프트 토우 및 이면 브래킷의 권고된 설계

필러 보강재의 소프트 토우 및 이면 브래킷의 권고된 설계

트리핑 브래킷 소프트 토우의 권고된 대안 설계

소프트 토우의 높이:
최대 15mm 또는
브래킷 두께를
초과하지 않을 것

그림 9  소프트 토우 및 이면 브래킷에 대한 상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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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결 형식 (2)(3)
A점 B점

   

1(1)

1.28,
 ≤ 인 경우

1.36, 
   ≤ 

인 경우
1.45,

r   인 경우

1.40, 
 ≤ 인 경우

1.50, 
   ≤ 

인 경우
1.60,

  인 경우

1.28,
 ≤ 인 경우

1.36, 
   ≤ 

인 경우
1.45,

  인 경우

1.60

2(1)

1.28,
 ≤ 인 경우

1.36, 
   ≤ 

인 경우
1.45,

  인 경우

1.40,
 ≤ 인 경우

1.50, 
   ≤ 

인 경우
1.60,

  인 경우

1.14,
 ≤ 인 경우

1.24,
   ≤ 

인 경우
1.34,

  인 경우

1.27

3 1.28 1.34 1.52 1.67

4 1.28 1.34 1.34 1.34

5 1.28 1.34 1.28 1.34

6 1.52 1.67 1.34 1.34

7 1.52 1.67 1.52 1.67

표 4  응력집중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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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응력집중계수 (계속)

번호 연결형식 (2)(3) A점 B점
   

8 1.52 1.67 1.52 1.67

9 1.52 1.67 1.28 1.34

10 1.52 1.67 1.52 1.67

11 1.28 1.34 1.52 1.67

12 1.52 1.67 1.28 1.34

13 1.52 1.67 1.52 1.67

14 1.52 1.67 1.34 1.34

15 1.52 1.67 1.52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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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응력집중계수 (계속)

번호 연결형식 (2)(3) A점 B점
   

16 1.52 1.67 1.28 1.34

17 1.28 1.34 1.52 1.67

18 1.28 1.34 1.34 1.34

19 1.28 1.34 1.28 1.34

20 1.28 1.34 1.52 1.67

21 1.28 1.34 1.52 1.67

22 1.28 1.34 1.34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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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응력집중계수 (계속)

번호 연결형식 (2)(3) A점 B점
   

23 1.28 1.34 1.28 1.34

24 1.28 1.34 1.52 1.67

25(1)

1.28,
 ≤ 인 경우

1.36, 
   ≤ 

인 경우
1.45,

  인 경우

1.40,
 ≤ 인 경우

1.50, 
   ≤ 

인 경우
1.60,

   인 경우

1.14,
 ≤ 인 경우

1.24, 
   ≤ 

인 경우
1.34,

  인 경우

1.25,
 ≤ 인 경우

1.36, 
   ≤ 인 

경우
1.47,

  인 경우

26 1.28 1.34 1.34 1.47

27 1.52 1.67 1.34 1.47

28 1.52 1.67 1.34 1.47

29 1.28 1.34 1.34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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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응력집중계수 (계속)

번호 연결형식 (2)(3) A점 B점
   

30 1.28 1.34 1.34 1.47

31(4) 1.13 1.20 1.13 1.20

32
(4)(5)(6) 1.13 1.14 N/A N/A

(1) 부착물 길이,  (mm )는 스캘럽의 공제없이 종보강재 플랜지에 용접된 부착물의 길이로 정의한다.
(2) 종보강재가 평강이고 웨브 보강재/브래킷이 평강 보강재에 용접된 경우, 표의 응력집중계수는 1.12를 곱하여야 

한다. 이것은 웨브 보강재/브래킷의 두께가 평강 두께의 0.7배를 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규정은 보강재 플랜
지의 단부와 웨브 보강재/브래킷 사이의 간격이 8 mm  미만의 경우 비대칭 형강(구평강 또는 앵글 같이 간격이 
8 mm  미만인 형강)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겹침 연결/부착물을 가진 설계, [5.2.3] 참조
(4) 웨브 보강재가 생략되거나 종보강재 플랜지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의 상세는 번호 31 및 32를 참조한다. [5.2.4] 

참조
(5) 컬러가 및/또는 웨브 판이 플랜지에 용접되지 않은 번호 32의 연결 형식의 경우, 슬롯 모양에 상관없이 이 표의 

응력집중계수가 사용되어야 한다.
(6) 피로평가 지점 ‘A'는 보강재 웨브와 횡특설늑골 또는 러크판 사이에 위치한다.

5.3 대안 설계

5.3.1 대안 설계의 응력집중계수 유도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 대안 설계에 대한 기하학적 응력집중계수는 5절에 주어진 절차에 따라 매우 상세한 분
할 유한요소 해석에 의해 계산되어야 한다. 매우 상세한 분할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보강재 단부 연결부에 대하여 
기하학적 응력집중계수를 구하기 위한 추가 요건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a) 유한요소 모델범위 : 유한요소 모델범위(그림 10 참조)는 중앙 늑골에 위치한 고려된 상세를 가진 종보강재 방
향으로 최소한 4개의 특설늑골 간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같은 종류의 단부 연결부는 모든 특설늑골에서 모델링
이 되어야한다. 횡 방향에 대하여 모델은 한 개의 보강재 간격으로 제한될 수 있다.

b) 하중 적용 : 일반적으로 두 개의 하중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 모델 끝단에서 적용된 강제변위에 의한 축 하중 및
• 외판에 적용된 단위 압력 하중에 의한 면외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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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경계 조건 :
• 대칭조건은 판 플랜지의 종 방향 절단위치, 특설늑골 및 웨브 보강재 상단에서 횡 방향 및 수직 방향 절단위치

에 적용된다.
• 면외압력 하중 : 모델은 전 및 후단 양쪽의 모든 자유도에서 고정되어야 한다.
• 축하중 : 모델은 강제 축 변위가 전단에 적용되는 경우 모델 후단의 종 방향 변위에 대하여 또는 이와 반대의 

경우에 고정되어야 한다.
d) 유한요소 분할 밀도 : 고려하는 핫스폿의 위치에서 요소 크기는 보강재 플랜지의 두께 또는 보강재의 종류에 

따라 10 mm 이어야 한다. 모델의 남아 있는 부분에서 요소 크기는 /10 이어야 한다. 여기서,  는 보강재 간
격을 말한다.

그림 10  기하학적 응력집중계수를 구하기 위한 매우 상세한 분할 유한요소모델 
(면재를 갖는 보강재의 예)

상기에 규정된 2가지 하중상태에 대하여, 응력집중계수는 다음을 따른다.

• 축하중 상태 :

 

     

• 굽힘하중 상태 :

 

     

 : 축하중에 대한 보강재 플랜지에서의 핫스폿 응력(Nmm )
 : 유한요소 계산에 적용된 축하중에 대하여 [3.1]을 따르는 보강재 플랜지에서 계산된 공칭 축 

응력(Nmm )
 : 단위압력하중에 대한 보강재 플랜지에서 결정된 핫스폿 응력(Nmm )
 : 유한요소 계산에 적용된 단위압력하중에 대하여 핫스폿 주위에서 [4.1]을 따르는 보강재 플랜

지에서 계산된 공칭 굽힙응력(Nmm )

대안 설계에 대한 응력집중계수의 유도는 문서화되어야 하고 우리 선급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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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유한요소 응력해석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절은 유한요소 응력해석에 의해 피로평가에 적용된다. 이 방법은 핫스폿 응력 접근에 기초고 있으며 이 요건은 용
접 및 용접되지 않는 핫스폿 모두에 대해 주어진다. 핫스폿 응력은 용접 이음의 구조상세에 의한 구조적 불연속을 
고려하지만 용접 토우의 노치효과는 제외한다.

1.1.2
핫스폿 응력은 일반적으로 구조 표현에 사용한 유한요소 모델 및 핫스폿 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에 크게 의존한
다. 핫스폿 응력에 기초한 유한요소 계산을 위하여 이 절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은 적용될 수 없다.

1.1.3
‘'’' 및 ‘' ’‘ 에 표기된 2가지 종류의 핫스폿은 표 1에 설명된다. 이는 판에서 위치 및 용접 토우에서 방위에 따라 정
의된다.(그림 1 참조)

그림 1  핫스폿의 종류

1.1.4
용접 상세에 대하여 용접 토우에서 핫스폿 응력의 계산 방법은 웨브 보강 십자 이음을 제외하고 [3.1]에 주어진다. 
용접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국부응력의 계산에 대한 방법은 [3.2]에 주어진다.

1.1.5
호퍼너클 연결부, 횡격벽 하부스툴과 내저판 연결부 및 수평 스트링거 힐과 같은 웨브 보강된 십자 이음에서 핫스폿 
응력의 계산에 대한 방법은 [4]에 주어진다.

1.1.6
[5]에 주어진 단순 연결부에 대하여, 핫스폿 응력방법의 제한적 특성에 주의하여야 한다.

종류 설명

 판 표면의 용접 토우에서 핫스폿

 판 끝단 주위의 용접 토우에서 핫스폿

표 1  핫스폿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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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한요소 모델링

2.1 일반사항

2.1.1
피로평가에 대한 핫스폿 응력의 평가는 높은 응력집중 위치 주위에서 매우 상세한 요소 분할 사용이 요구된다.
이러한 매우 상세한 분할 구역은 전체 모델에 포함된다(그림 2 참조). 화물창의 성긴(coarse) 요소 분할은 7장 2절 
[2.4]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대신하여 매우 상세한 분할 유한요소 해석은 화물창의 전체 모델로부터 구한 경
계조건을 적용하여 매우 상세한 분할 구역을 가진 분할된 국부 유한요소 모델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매우 상
세한 분할을 가진 호퍼너클의 전형적인 국부 유한요소 모델은 그림 3, 그림 4 및 그림 5에 나타난다. 

2.1.2 부식모델
피로평가를 위하여 이용된 매우 상세한 분할요소 모델은 1절 [5.1]에 따라 순 두께  을 이용하여 만들어져야 한
다.

2.1.3 별도의 국부 유한요소 모델
별도의 국부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 계산된 응력이 설정된 경계조건 및 적용하중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
지 않도록 국부 모델의 범위를 잡아야 한다. 상세 분할 요소 모델의 경계는 가능한 화물창 모델에서 거더, 스트링거 
및 늑판과 같은 인접한 1차 지지부재이어야 한다. 국부 모델의 경계에서 횡 방향 특설늑골 스트링거판 및 거더는 국
부 모델에서 나타낼 필요가 없다.

2.1.4
‘'’‘ 형식 핫스폿에 대한 핫스폿 응력의 평가는  ×  의 분할 크기를 갖는 셀 요소에 기초하여야 하며, 여기서 
 은 고려된 핫스폿에 인접한 판의 순 두께이다. ‘' ’‘ 형식 핫스폿에 대한 핫스폿 응력의 평가는 10 × 10 mm 의 
분할 크기를 갖는 셀 요소에 기초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분할 크기는 매우 상세한 분할 요소 구역 내에 유지하
여야 하며, 피로 핫스폿 위치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최소한 10 개의 요소에 걸쳐 확장하여야 한다. 성긴 분할과 매우 
상세한 분할 구역 사이에서 요소의 전환은 점차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허용할 수 있는 분할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
다. 이러한 전환 분할 요소는 작은 요소로부터 큰 요소로 점진적인 전환을 가진 일정한 모양의 분할을 가져야 한다. 
선측늑골 브래킷 토우에 인접한 분할 전환의 예는 그림 6에 나타난다.

2.1.5
매우 상세한 분할 요소 영역에서는, 굽힘 및 막 특성을 갖는 4절점 셀 요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4절점 요소는 면내
응력이 완전한 선형이어야 하고 요소의 순수 면내 굽힘은 정확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응력 구배가 심한 경우, 8
절점 박판 셀 요소가 실행 가능하다면 사용하여야 한다. 셀 요소는 판의 중립면에 나타내야 한다. 실적용을 위하여, 
서로 다른 두께를 연결하는 판들은 그 중심선이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두께 변화 위치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용접부 기하학적 형상과 구조적 불일치에 대한 모델링은 요구되지 않는다.

2.1.6
매우 상세한 분할 요소 영역에 근접한 모든 구조는 쉘 요소로 명확히 모델링 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삼각형 요소
는 피하여야 한다. 극단적인 종횡비(예를 들어 3을 초과하는 종횡비) 및 찌그러진 요소(예를 들어, 요소의 모서리  
각이 60도 미만 또는 120도 초과)의 사용을 피하여야 한다.

2.1.7
특설늑골에서 보강재 연결부를 위한 절단면(cut-out), 판의 단부 및 해치 코너부와 같은 자유단에서 응력 평가를 해
야 하는 경우, 요구하는 국부단부 응력 값을 구하기 위해 인접한 판 두께와 같은 깊이 및 무시할 수 있는 너비를 갖
는 보 요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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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호퍼너클의 용접 연결부

2.2.1
[2.1]에서 일반적인 요건 이외에도 이 절의 모델링 요건은 빌지 호퍼 하부 너클 및 상부 너클의 용접 연결부의 모델
링에 적용 가능하다.

2.2.2
분리된 국부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 국부 모델의 최소 범위는 다음을 다음에 따른다.

a) 길이 방향으로, 모델은 2 개의 특설늑골 간격(즉, 고려하는 횡특설늑골 프레임의 양방향으로 각각 1 개씩 연장한 
특설늑골 간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부 모델 단부의 횡특설늑골은 국부 모델에 표현할 필요는 없다.

b) 수직 방향으로, 탱커 및 이중 선체 산적화물선에 대하여 기선으로부터 이중선측 평형수 탱크 내의 하부 스트링
거까지 모델을 확장하여야 한다. 단일선체 산적화물선에 대하여 기선에서 호퍼 평형수 탱크의 상부까지 모델을 
확장하여야 한다. 상부 너클 연결부에 대하여 피로평가를 하는 경우, 모델은 이중선측 평형수 탱크 내의 하부 
스트링거 상방 4 개의 종통재 간격까지 확장하여야 한다.

c) 선폭 방향으로 호퍼 하부 너클에 대하여 선측에서 이중저 측거더로부터 선체 중심선 방향으로 4 개의 종통재 
간격까지 모델을 확장하여야 한다. 상부 호퍼 너클에 대하여 선측에서 이중저 측거더까지 모델을 확장하여야 
한다.

2.2.3
내저판에 인접한 특설늑골의 모든 스카핑 브래킷, 너클 핫스폿으로부터 떨어진 첫 번째 종통 보강재 및 주 프레임 
위치에서 벗어난 모든 칼링과 브래킷은 셀 요소를 사용하여 정확히 모델링하여야 한다. 너클부로부터 떨어져 있는 
종통 보강재는 보 요소로 모델링 할 수 있다. 거더의 바깥쪽의 내저판 “돌출부”는 스카핑 브래킷 범위까지 셀 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여야 한다. 종 방향에서 스카핑 브래킷과 떨어진 내저판 “돌출부”는 등가 면적을 갖는 선 요소로 
모델링 할 수 있다. 너클점으로부터 하나의 보강재 간격 내에 있는 전선, 관 및 접근용 개구와 같은 모든 구멍은 정
확하게 모델링하여야 한다.

2.2.4
그림 3, 그림 4 및 그림 5는 호퍼너클 연결부의 전형적인 국부 유한요소 모델 및  ×   분할 요소 구역의 확
대도를 보여준다.

2.3 수평 스트링거 힐 연결부

2.3.1
[2.1]의 일반적인 요건 이외에도 이 절에서 모델링 요건은 수평 스트링거 힐 연결부의 모델링에 적용가능하다.

2.3.2
분리된 국부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 국부 모델의 최소 범위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a) 길이 방향으로, 모델은 스트링거 힐에서 스트링거 토우의 앞에 최소한 하나의 특설늑골 간격으로부터 떨어진 
하나의 특설늑골 간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부 모델 단부의 횡특설늑골은 국부 모델에 표현할 필요는 없다.

b) 수직 방향으로, 모델은 최소한 고려하는 스트링거 힐 위치의 위아래로 인접 스트링거 수준까지 확장하여야 한다.
c) 선폭 방향으로, 내측 종격벽에 위치한 스트링거 힐의 경우에 선측부터 탱크 너비의 절반까지 모델을 확장하여

야 한다. 다른 종격벽에 위치한 스트링거 힐의 경우에는 고려된 스트링거 힐의 어느 한측에서 탱크 너비의 절
반까지 모델을 횡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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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스트링거 힐 연결부 및 인접한 보강재의 모델링에는 셀 요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힐 핫스폿으로부터 떨어진 첫 번째 
종통재 및 수직 보강재는 셀 요소를 사용하여 정확히 모델링 하여야 한다. 핫스폿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종 방향 및 
횡 방향 보강재는 보 요소로 모델링될 수 있다. 그림 7은  ×   분할 크기를 가지는 매우 상세한 분할 요소 
지역에 스트링거 힐 연결부의 전형적인 유한요소 모델을 나타낸다.

2.4 하부스툴-내저판 연결부

2.4.1
[2.1] 이외에도 이 절에서 모델링 요건은 하부스툴 판 및 내저판 사이의 연결부의 평가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다.

2.4.2
국부 모델의 최소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수직 방향으로, 내저판에서 내저판 위의 최소 2 m 수준까지 또는 하부스툴의 상부 정판에서 파형격벽의 연결부 
까지 중 큰 값

b) 국부 모델은 횡 방향으로 상세 분할 요소 영역의 각 측면에서 인접한 하부스툴 내의 가장 가까운 다이어그램 
판까지(즉 인접한 이중저 거더까지) 모델링하여야 한다. 모델 양단 다이어그램은 모델링 할 필요는 없다.

c) 길이 방향으로 후방 하부스툴-내저판 연결부의 후방 늑판 간격 및 전방 하부스툴-내저판 연결부의 전방 늑판 
간격을 포함하여야 한다.

2.4.3
하부스툴 내의 다이어그램 웨브, 브래킷 및 스툴 판의 보강재는 국부 범위 내의 실제 위치에 모델링하여야 한다. 다
이어그램 및 보강재의 모델링에는 셀 요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부스툴 판에서 첫 번째 수직 및 수평 보강재 및 내
저판에서 첫 번째 종보강재는 셀 요소에 의해 나타낸다. 다른 보강재는 보 요소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8은 
 ×   분할 크기를 가지는 매우 상세한 분할 구역의 하부 스툴-내저판 연결부의 전형적인 유한요소 모델을 보
여준다.

2.5 하부스툴-파형격벽 연결부

2.5.1
[2.1] 이외에도 이 절에서 모델링 요건은 하부스툴 판과 파형격벽의 연결부 평가에 적용가능하다.

2.5.2
국부 모델의 최소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수직 방향으로 하부스툴의 선저로부터 하부스툴의 상부 정판위에 최소 2 m  수준까지
b) 국부 모델은 횡 방향으로 상세 분할 요소 영역의 양측으로 인접한 하부스툴 내의 다이어그램 판까지(즉 인접한 

이중저 거더에서) 모델링하여야 한다. 모델 양단에 있는 다이어그램은 모델링 할 필요는 없다.
c) 길이 방향으로 후방 하부스툴-내저판 연결부의 후방 늑판 간격 및 전방 하부스툴-내저판 연결부의 전방 늑판 

간격을 포함하여야 한다.

2.5.3
하부스툴 내의 다이어그램 웨브, 브래킷 및 스툴 판의 보강재는 국부 범위 내의 실제 위치에 모델링하여야 한다. 다
이어그램 및 브래킷의 모델링에는 셀 요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부스툴 판에서 첫 번째 수직 및 수평 보강재 셀 요
소에 의해 나타내어야 하며, 다른 보강재는 보 요소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9는  ×   분할 크기를 가
지는 매우 상세한 분할 구역의 하부 스툴-파형격벽 연결부의 전형적인 유한요소 모델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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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선측늑골 브래킷과 호퍼 경사판 연결부

2.6.1
[2.1]의 일반적인 요건 이외에도 이 절에서 모델링 요건은 선측늑골과 호퍼 경사판 브래킷 연결부의 모델링에 적용가
능하다.

2.6.2
선측늑골 브래킷, 호퍼탱크 경사판 및 인접한 보강재의 모델링에는 셀 요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10은 
 ×   분할 크기를 가지는 매우 상세한 분할 구역의 선측늑골 브래킷과 호퍼 경사판 연결부의 전형적인 유한
요소 모델을 보여준다.

2.6.3 
분리된 국부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 국부 모델의 최소 범위는 다음에 따른다.

a) 길이 방향으로, 모델은 2개의 특설늑골 간격(즉, 고려하는 브래킷의 양방향으로 각각 1개씩 연장한 특설늑골 간
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부 모델 단부의 횡특설늑골은 국부 모델에 표현할 필요는 없다.

b) 수직 방향으로, 기선으로부터 톱사이드 탱크 경사판의 선저까지 모델을 확장하여야 한다.
c) 횡 방향으로, 선측에서 인접한 이중저 측거더까지 모델을 확장하여야 한다.

2.7 선측늑골 브래킷과 상부경사/선저 평면부 윙탱크 연결부

2.7.1
[2.1]의 일반적인 요건 이외에도 이 절에서 모델링 요건은 선측늑골 브래킷과 상부경사/선저 평면부 윙탱크 연결부의 
모델링에 적용 가능하다.

2.7.2
선측늑골 브래킷, 상부경사 또는 선저 평면부 및 인접한 보강재의 모델링에는 셀 요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11
은  ×   분할 크기를 가지는 매우 상세한 분할 구역의 선측늑골 브래킷과 상부경사 윙탱크의 전형적인 유한
요소 모델을 보여준다.

2.7.3
분리된 국부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 국부 모델의 최소 범위는 다음에 따른다.

a) 길이 방향으로, 모델은 2 개의 특설늑골 간격(즉, 고려하는 브래킷의 양 방향으로 각각 1 개씩 연장한 특설늑골 
간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부 모델 단부의 횡특설늑골은 국부 모델에 표현할 필요는 없다.

b) 수직 방향으로, 갑판 높이로부터 호퍼 경사판의 상단까지 모델을 확장하여야 한다.
c) 횡 방향으로, 선측에서 상부경사/선저 평면부 윙탱크의 끝단까지 모델을 확장하여야 한다.

2.8 해치코너 및 해치코밍 단부 브래킷

2.8.1
[2.1]의 일반적인 요건 이외에도 이 절에서 모델링 요건은 해치코너/해치코밍 단부 브래킷의 모델링에 적용 가능하
다. 피로해석에 대한 해치코너/해치코밍 단부 브래킷의 선택은 화물창 유한요소 해석으로부터 나타낸 응력 수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8.2
분리된 국부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 최소 범위는 다음에 따른다.

a) 횡 방향으로 선박의 반폭이상
b) 길이 방향으로 고려한 해치코너/해치코밍 단부 브래킷이 위치한 화물창의 중심점으로부터 인접한 화물창 및 고

려된 해치코너/해치코밍 단부 브래킷에서 가장 가까운 크로스갑판의 전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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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수직 방향으로 코밍의 상판에서 측면 또는 내저판을 가지는 톱사이드 탱크 경사판의 교차부까지

2.8.3
1차 지지부재 및 코밍 스테이는 막 및 굽힘 특성 모두를 가지는 셀 유한요소에 의하여 나타내야 한다. 그림 12는 
 ×   분할 크기를 가지는 매우 상세한 분할 구역의 갑판에 종 방향 해치코밍 단부 브래킷 토우 연결부의 전
형적인 유한요소 모델을 보여준다.

2.8.4
유한요소 분할 개선의 수준은 해치코너 형상으로 인한 응력 집중을 핫스폿 응력에 포함하여야 한다. 상갑판 및 크로
스갑판 구조의 높이에서 해치 개구 코너의 단부가 평가되어야 한다. 갑판에서 해치코밍 단부 브래킷 및 용접된 토우 
연결부의 브래킷의 자유단 또한 평가되어야 한다. 요구되는 국부단 응력 값([2.1.7] 참조)을 구하기 위하여, 해치 개
구 코너의 판의 단부 또는 해치코밍 단부 브래킷의 자유단에는 인접한 판 두께 및 무시할 수 있는 너비와 같은 깊이
를 갖는 보 요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2.8.5
특히 고려하는 부분의 국부 구조 형상을 나타내야 한다. 해치코너 지역은 단부에서 국부 응력을 포함하기 위한 충분
히 작은 크기의 요소를 이용하여 분할되어야 한다. 둥근 모서리에 대한 창구 곡률 판의 반경을 표현하기 위하여 일
반적으로 90도 호(Arc)에서 최소 15개의 요소를 이용하여야 한다(그림 13 참조). 타원형 또는 포물선 코너에 대해, 
최소 15개의 요소를 안쪽 곡률단부에서 반장축의 종 방향 거리의 절반에 위치한 단부의 점까지 이용하여야 한다. 해
치코너의 타원형 단부에서 전체 20개의 요소를 이용하여야 한다(그림 14 참조). 그러나 곡률의 자유단에 따른 요소 
단부 치수는 나타낸 판의 두께 이상이어야 하며, 나타낸 판의 두께는 5배 이하여야 한다. 실용적인 분할 고려가 필
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상적인 높이는 브래킷 판 이상 유지되어야 하고 스트링거 판, 갑판 및 코밍으로 확장하여야 
한다. 분할 전환은 브래킷 토우에 근접하게 배열되지 않아야 한다. 

2.9 경계조건

2.9.1 화물창 모델
화물창 모델의 단부에 적용된 경계조건은 7장 2절 [2.5]에 따른다.

그림 2  화물창 모델에 직접 포함된 매우 상세한 분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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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분리된 국부 유한요소 모델
핫스폿 응력 범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분리된 국부 유한요소 모델이 이용되는 경우, 경계조건 및 하중적용은 7장 3절 
[4.2]에 따른다.

그림 3  내저판 및 호퍼판 사이의 호퍼너클 연결부의 매우 상세한 분할 
국부 모델 ( × )

그림 4  내저판, 호퍼판, 특설늑골, 거더 및 브래킷 사이의 호퍼너클 
연결부의 매우 상세한 분할 국부 모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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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내측판 및 호퍼판 사이의 상부 호퍼너클 연결부의 매우 상세한 분할 
국부모델, ( × )

성긴(coarse) 분할 구역

변환 구역

매우 상세한 요소 구역

성긴(coarse) 분할 구역

그림 6  성긴(coarse)분할과 매우 상세한 분할 사이의 변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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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스트링거힐 연결부의 유한요소 모델

그림 8  내저판 및 하부 스툴판 사이에서 하부스툴 연결부의 국부 유한요소 모델, 
 ×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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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파형격벽 및 하부스툴판 사이에 하부스툴-파형격벽 연결부의 국부 유한요소 
모델,  ×  분할

그림 10  선측늑골 브래킷  ×  분할의 국부 유한요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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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상부 선측늑골 브래킷  × 분할의 국부 유한요소 모델

그림 12  매우 상세한 분할 구역,  × 분할의 갑판에서
종방향 해치코밍 단부 브래킷의 국부 유한요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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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소

그림 13  둥근 해치코너에 대 분할밀도

  요소   요소

그림 14  타원형 해치 코너에 대한 분할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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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웨브 보강된 십자형 이음 이외의 상세에 대한 핫스폿 응력

3.1 용접상세

3.1.1
핫스폿 '’ 종류에 대해 구조 핫스폿 응력,  은  ×   분할 밀도를 가지는 유한요소 해석으로부터 계산하며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  (Nmm )

  : 표면 주응력(Nmm ), 교차점으로부터  의 위치에서 계측
  : 용접 토우 주변의 판 순 두께(mm )

'’ 종류 핫스폿이 웨브 보강된 십자 이음으로서 분류된 구조상세에 [4.2]에 따른 응력이 적용되어야 한다.
' ’ 종류 핫스폿에 대해 응력 분포는 판 두께에 의존되지 않으며 즉 구조 핫스폿 응력,  은 분할 밀도 10 × 10 
mm 의 유한요소 해석으로부터 파생되며 다음의 식으로 구할 수 있다. 

   ∙  (Nmm )

  : 표면 주응력(Nmm ), 5 mm 의 용접 토우로부터 절대적인 거리에서 계측

3.1.2 응력 계측 방법
요소 종류에 따라서 다음 응력 계측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 4절점 셀 요소 :
중심점에서 요소 표면 응력 구성은 'a’ 종류 핫스폿에 대한 교선으로부터    거리에 위치한 응력 계측점에
서 하중상태 ‘ ’ 및 ' ’ 대한 응력 구성을 결정하기 위해 선 A-A(그림 15 참조)에서 선형으로 추정된다. 2개 
주 핫스폿 응력 범위는 선 A-A의 각 측면(side L 및 side R)으로부터 계산된 응력 구성 텐서 차이(하중 상태 
‘ ’ 및 ' ’ 사이)로부터 응력 계측점에서 결정된다. 요소 좌표계의 방향   및 주 핫스폿 응력 범위 좌표계의 
주 방향   사이에 각  는 결정되어야 한다.

• 8절점 셀 요소 :
8절점 요소 종류를 사용하는  ×   요소 분할과 함께 요소 중간부분 절점은 핫스폿 ‘a’ 종류에 대해  
 거리에 선 A-A에서 위치한다. 이 절점은 응력 계측점과 일치한다. 하중상태 ‘ ’ 및 ' ’에 대한 요소 표
면 응력 구성은 선 A-A(그림 16 참조)의 각 측면(side L, side R)에 위치한 각 인접한 요소내에 외삽법 없이 
직접 이용해야 한다. 두 개의 주 핫스폿 응력 범위는 선 A-A의 각 측면으로부터 계산된 응력 구성 텐서 차이 
(하중상태 ‘ ’ 및 ' ’사이)로부터 응력 계측점에서 결정된다. 요소 좌표계의 방향   및 주 핫스폿 응력 범위 
좌표계의 주방향   사이에 각  는 결정되어야 한다.

' ’ 종류 핫스폿의 피로평가에 대해, 보 요소는 피로응력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이용된다. 응력 범위는 보 요소에서 
축 및 굽힘응력에 기초한다. 면내 너비는 무시할 수 있는 반면에 보 요소는 연결판 두께와 같은 너비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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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4 절점 요소에 대한 응력 계측 및 핫스폿 응력의 결정

그림 16  8 절점 요소에 대한 응력계측 및 핫스폿 응력의 결정

3.1.3
위의 계측 절차는 요소 표면응력을 기초로 한다. 일반적으로 유한요소 소프트웨어에서 요소응력은 요소 내부에 위치
한 가우스 적분법에서 계산된다. 유한요소 소프트웨어에서 실행된 요소 종류의 고려하는 요소 중앙점 또는 요소 끝
단의 표면에서 고려된 응력 계측점에서 실제 응력을 결정하기 위해 몇 차례 보간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3.2 모재

3.2.1

자유 판 단부에서 피로평가에 대하여, 보 요소는 피로응력 범위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면내 너비는 무시할 
수 있는 반면에 보 요소는 연결판 두께와 같은 너비를 가져야 한다. 

3.3 굽힘형 호퍼너클

3.3.1
굽힘형 호퍼너클의 횡 방향 및 종 방향 내저판/호퍼 경사판에서 핫스폿 응력(즉, 2절 표 5에 정의된 핫스폿 1, 2 및 
3)은 고려된 부재 및 용접 각장에 의해 부착된 부재 사이에 교선으로부터 떨어진 위치에서 표면 주응력 계측으로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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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스폿 응력은 다음 식에 따른다.

   (Nmm )

  : [4.2.1]에서 정의된 이동된 계측 위치에서의 표면 주응력(Nmm ) 이며 다음에 따른다.
        

   :   위치에서의 굽힙응력(Nmm )
   :   위치에서의 막응력(Nmm )

3.3.2
내저판/호퍼 경사판에서의 핫스폿 응력의 계산에 대한 절차는 웨브-보강된 십자 이음에 대한 것과 유사하다([4.2.1] 
참조). 굽힘형 호퍼너클에 인접한 내저판/호퍼 판의 평형수 탱크 측면에서 핫스폿에 대해 적용하기 위한 절차는 그림 
18 및 그림 19에서 용접된 너클에 대한 내저판의 화물탱크 측면에 적용된 거와 같은 원리이다. 교차선은 중심선이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이음의 중앙 두께에서 나타낸다. 판각 수정계수 및 [4.2.2]에서 웨브-보강된 십자 이음 굽
힘 응력의 감소는 굽힘형 호퍼너클 종류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3.3.3
굽힘형 호퍼너클 종류에서 횡 방향 웨브 및 선측거더에 인접한 핫스폿에서 응력(즉, 2절 표 5에 정의된 핫스폿 4, 5 
및 6 ) 은 [4.3.1]에서 웨브-보강된 십자 이음에 대해 설명함으로서 기술한 바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

4. 웨브-보강된 십자이음에 대한 핫스폿 응력

4.1 적용

4.1.1
2절 표 3에 기재되어 평가된 구조상세 중, 다음 구조상세는 웨브-보강된 십자 이음으로서 고려된다.

a) 용접된 호퍼너클 연결부(그림 17 참조)
b) 수평 스트링거의 힐(그림 17 참조)
c) 하부스툴 - 내저판 연결부

웨브-보강된 십자 이음과 관련된 핫스폿의 두 가지 종류는 평가되어야 한다.

• 웨브-보강된 십자 이음의 플랜지에서의 핫스폿
• 웨브-보강된 십자 이음의 웨브 주위의 핫스폿

4.1.2
웨브-보강된 십자 이음의 플랜지에서의 핫스폿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는 [4.2]에 따른다.

4.1.3
웨브-보강된 십자 이음의 웨브 주위의 핫스폿을 계산하기 위한 절차는 [4.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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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퍼판

웨브 주위의
핫스폿

플랜지의 핫스폿

웨브 주위의
핫스폿

플랜지의 핫스폿

종격
벽

횡격벽

그림 17  웨브-보강된 십자 이음

4.2 플랜지에서 핫스폿 응력의 계산

4.2.1
웨브 보강된 십자 이음의 플랜지에서 핫스폿 응력에 대하여, 고려된 부재와 실제 용접 토우 위치에 붙은 부재 사이
의 교선으로부터 떨어진 위치로부터 표면 주응력은 이동점으로 부터 계측되어야 하며 1.12에 의해 곱해져야 한다. 
교선은 중심선에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십자 이음의 중간 두께를 나타낸다.
핫스폿 응력은 다음에 따른다.

   (Nmm )
  : 이동된 응력 계측점에서 표면 주응력(Nmm )

교선으로부터 떨어진 이동된 응력 계측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1번 판의 순 두께(mm ) (그림 18 참조)
   : 확장된 필렛 용접의 각장(mm ), 다만,     이하이어야 한다.(그림 18 참조)

4.2.2
이동점에서 응력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되며 그림 19에 나타나 있다.

       ∙      ∙  (Nmm )

     : 이동점에서의 굽힘응력(Nmm ) 으로서 다음과 같다.
           

     :   위치에서 전체 표면응력(Nmm ) (막응력 및 굽힘응력 포함)
    :   위치에서 막응력(N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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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 각의 핫스폿 응력 수정계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인 경우,

      


    

 


∙     인 경우:   

      


    

 


∙     인 경우:

      


    

 


       
  : 웨브-보강된 십자이음을 형성하는 판 사이의 각(그림 19 참조)

주어진 각도 중간의 연결에 대한 수정계수는 상기의 값의 선형 보간에 기초로 하여 파생되어야 한다. 계산된 핫스폿 
응력은 3절 [4.2]에 따른 용접 토우 연결부에 대한 핫스폿 S-N 곡선과 연관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림 18  웨브-보강된 십자이음부의 기하하적 변수
                      

그림 19  웨브-보강된 십자이음부에서 핫스폿 응력의 계산에 대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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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웨브-보강된 십자이음부에 대한 응력계측점 결정

4.2.3
선A-A 왼쪽 및 오른쪽의 2 개 첫 번째 요소의 중심점에서의 표면 주응력은 평균값으로 웨브위치 주위의(선 A-A) 표
면 주응력으로 취해진다. 그림 20에 나타난  에 위치한 응력 계측점에서의 핫스폿 주응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하중상태 ‘ ' 및 ’ ‘ 에 대한 표면 주응력은 선분 A-A을 따라 선형 보간 한다. 2 개의 주 핫스폿응력 범위는 하중 
상태 ‘ ' 및 ’ ' 사이의 응력 계측점에서 결정한다.

4.3 웨브에서 핫스폿 응력의 계산

4.3.1
그림 21에 나타난 웨브 주위에 위치한 핫스폿은 그림 21에 표현된 수직 및 수평 요소 교선으로부터   거리 떨
어진 교선에서 최대 주 표면응력에서 정의된 핫스폿을 가지고 검토되어야 한다. 교선은 중간 정렬선으로 가정되는 
십자이음의 중간 두께에서 취해진다.
핫스폿 응력(Nmm )은 다음과 같다.

       (Nmm )
  :   거리만큼 떨어진 교선에서 최대 주 표면응력(Nmm )

교차 떨어진 지점의 응력 계측점은 다음과 같다.

 

  
 

   : 웨브 순 두께(mm) (그림 21 참조)
 : 연장된 필릿 용접 각장(mm)

  min  

 ,   : 수직 및 수평 용접선의 각장(mm) (그림 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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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웨브 주위의 핫스폿

5. 핫스폿 응력접근의 제한

5.1 핫스폿 응력접근의 적용

5.1.1
1절 [2.3.1]에 주어진 핫스폿 응력접근은 그림 22의 방향 I에서 응력 흐름이 고려되는 경우, 단순 십자 이음 및 단순 
T 이음에 적용가능하지 않다. 핫스폿 위치 "c“ (방향 I)에서 용접에 법선 방향의 응력에 대하여, 쉘 모델에서 한 면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처럼 횡 방향 판으로의 응력 흐름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는 핫스폿 위치 “a” 에 면내 방향(방향 
II)에 대한 응력을 유도한다. 그림 1에 나타난 횡 방향 판 뒷면에 브래킷이 시공될 경우, 횡 방향 판에 법선 방향 강
성, 횡 방향 판으로 흐르는 응력, 핫스폿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5.1.2
단순 십자 이음 및 단순   이음에 대한 ‘'c’‘ 위치의 핫스폿 응력은 [3.1]에 주어진 응력계측절차와 기하하적 응력집
중 계수 1.3 을 곱하여 결정되며, 다음과 같다.

   ∙        (N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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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판 하중에 적용된 직각에 용접된 부착판에 인접한 체크포인트의 설명

6. 피로평가 심사

6.1 심사절차

6.1.1 가정
심사피로절차는 다음에 기초 한다.

• 고려된 구조상세의 응력할증계수에 의해 7장 3절에 따라 유한요소해석에 의해 계산된 응력에 곱하여 구해진 핫
스폿 응력심사

• 평균응력효과 및 두께효과는 3절 [3.2] 및 [3.3]에 따라 이용된다.

6.1.2 절차
피로심사절차는 3 가지 단계를 포함한다.

a) 1단계 : 피로응력의 계산
• 모든 하중조건에 대한 모든 피로 하중상태(1절 [7] 정의)에 대해 7장 3절에 따라 50 × 50 mm 의 요소 크

기를 가지는 상세 분할 요소해석으로부터 응력 계측점에서 응력은 계산된다. 사용되는 응력은 [6.2.3]에 정의
된 요소 평균 막구성응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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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력확대계수  에 의해 곱하진 응력으로부터 각 하중상태 ' ' 및 ' ‘ 에 대하여 핫스폿 표면 응력 구성이 
계산되며, 다음과 같다.

•         

•         

• 핫스폿 주표면응력 범위는 각 하중상태 ‘ ’ 및 ‘ ’ 에 대하여 구해진 핫스폿응력 구성의 차이이다.
• 용접 이음에 대한 피로응력 범위는 평균응력 및 두께효과에 대한 수정계수와 함께 핫스폿 주 표면응력 범위

로 부터 결정된다.

      : 하중조건의 하중상태 ‘ ’ 에서 상세분할 해석으로부터 계산된 응력([6.2] 정의)
      : 하중조건의 하중상태 ‘ ’ 에서 상세분할 해석으로부터 계산된 응력([6.2] 정의)
       : 응력확대계수(표 2 참조)

b) 2단계 : S-N 선도의 선택
S-N 선도 D (3절 [4] 정의)는 피로심사절차에서 용접 토우의 피로응력 범위를 가지고 이용되어야 한다.

c) 3단계 : [6.1.3]에 따른 피로손상 및 피로수명 계산

선박의 종류 구조 상세 분류 산적 화물창 응력 확대계수

유조선
스트링거의 토우 - 2.45

트랜스버스 웨브의 브래킷 토우 - 1.65

산적
화물선

호퍼탱크 경사판 하부의 용접된 너클부
FA(1) 2.28

EA 또는 C(1) 2.00

하부스툴 
-내저판

수직이 아닌 구조
(너클 각 > 90°)

FA(1) 1.81

EA 또는 C(1) 1.47

수직 구조
(너클 각 = 90°)

FA(1) 2.09

EA 또는 C(1) 2.75

(1) FA 및 EA 는 각각 격창 적하시의 “만재 화물창” 및 “공창”을 의미한다. C 는 BC-B 및 BC-C 산적화
물선의 화물창을 의미한다.

표 2  응력 확대계수

6.1.3 피로 기준 심사
심사된 세부사항의 전체 피로손상 및 피로수명은 3절 [2]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허용기준을 따르지 않는 구조상세는 5절에 정의된 매우 상세한 분할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피로강도를 검토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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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응력계측절차

6.2.1 브래킷 토우
브래킷 토우의 응력 계측점은 브래킷 토우로부터 떨어진 50 mm 거리에 위치한다.(그림 23 참조)

6.2.2 너클 상세
하부 호퍼너클 및 횡격벽 하부스툴과 내저판 사이의 연결부에 대한 응력 계측점은 너클선(즉 모델 교선)으로부터 떨
어진 50 mm 거리에 위치한다.(그림 24 참조)

응력 계측점

막응력 요소 중심점

그림 23  브래킷 토우의 응력 계측점 

너클선

막응력 요소 중심점 응력 계측점

그림 24  너클 상세 응력 계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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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계측점 응력
50 × 50 mm 의 요소 크기를 가지고 모델링되고 응력 계측점(또는 절점)에 연결된 4개 요소의 중심에서 막응력 구
성의 평균은 계측점 응력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요소크기가 50 × 50 mm 미만인 경우, 계측점의 응력은 그림 25에 나타낸 등가 구역의 요소를 사용하여 유도될 
수 있다.

등가 구역 중심에 위치한 계측점

등가 구역

등가 구역의 요소 중심점

핫스폿

그림 25  50 × 50 mm 미만의 요소 크기에 대한 등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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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상세설계 기준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1. 일반

1.1 목적

1.1.1
설계기준은 다음 관점을 고려하여 구조설계과정에서 초기단계에 피로저항 상세설계를 제공한다. 

• 피로설계 원리의 적용
• 건조허용 및 다른 실용성 고려
• 운항 경험 및 피로성능

1.1.2
설계기준은 다음 단계에 따라 선박 구조상세의 설계에 적용한다.

• 선체 구조 내에 잠재적인 취약 구역 강조
• 각 취약한 구조상세에 대한 피로 핫스폿 위치의 식별
• 적합한 해결책을 선택함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개선된 형상의 세트 제공
• 기하학적인 형상, 치수, 용접 요건 및 건조 허용에서의 요건
• 용접 토우 그라인딩과 같은 피로수명 개선의 제작 방법

1.2 적용

1.2.1
이 절에서 설명된 구조상세는 주어진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되어야 하며, 그 외 상세설계 형상은 만족할만한 피로성
능의 검증을 통하여 인정될 수 있다. 이 절에 주어진 설계기준의 준수와 별도로, 2절 표 1의 상세는 매우 상세한 분
할 유한요소 해석에 의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세부사항이 이 절의 설계기준을 따라 설계된 경우, 2절 표 3의 상세는 
매우 상세한 분할 유한요소 해석에 의한 피로 평가가 생략될 수 있다.

2. 보강재-늑골 연결부

2.1 설계 기준 A

2.1.1
웨브 보강재가 생략 되거나 종 방향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 절단(cut out)에 대한 설계는 다음 부재에 대하여 타이트 
컬러(tight collar) 또는 개선된 설계 기준 A(표 1 참조) 또는 대등한 설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 1.1  아래의 선측
• 선저
• 1.1  아래의 내저 선체 종격벽
• 1.1  아래의 톱사이드
• 호퍼
• 내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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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그림 1에 나타낸 것과 다른 설계는 만족한 피로성능의 검증을 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즉, 상대적인 유한
요소 해석을 이용) 상대적인 유한요소 해석은 그림 1에 주어진 다음 모델링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웨브 보강재가 생략되거나 종 방향 플랜지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 횡 방향 웨브에서 종 방향에 대한 절단(cut out).

설계 기준 A

1 2

3 4

1. “*” 표시의 소프트 토우는 용접으로부터 곡진 부분까지 부드럽게 전환하고 용접 각장에 알맞도록 필요한 치수로 하
여야 한다. 최대 15 mm  또는 횡 방향 웨브/컬러 판/러그판의 두께 중 큰 값

2. 치수 1 및 4 는 허용되는 겹친 러그판을 보여준다.

취약 위치 높은 응력 집중을 가지는 절단 주위의 위치 및 용접 단부에 인접한 위치

상세설계기준
용접 이음에 의해 전달된 전단하중 및 국부압력 하중에 의한 횡 방향 웨브에서 높은 응력 집중을 피
하기 위한 개선된 슬롯 현상

조립 편차 IACS Recommendation No.47에 따른 모든 연결부재의 정렬 및 절단의 정확한 치수 통제 확보 

용접 규정 횡 방향 웨브와 종 방향 보강재 웨브의 연결부 주위에 노치 또는 언더컷이 없는 둘러치는 용접

표 1  설계 기준 A - 보강재-늑골 연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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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강재-늑골 연결부의 등가설계

2.2.1
[2.1]에 보강재-늑골 연결부에 대한 요구된 설계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안설계는 설계 기준 A 와 같은 등가 피로강
도 또는 만족스러운 피로 성능을 가지는 것이 검증되어야 한다. 대안설계는 [2.2.2] 내지 [2.2.5]에 주어진 절차를 따
라 검증되어야 하며, 그 결과의 문서를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2.2.2
[2.2.3] 및 [2.2.4]의 절차는 횡 방향 링(즉, 이중저 및 이중선측)에서 모든 위치에 대하여 대안설계가 등가 피로강도
를 가지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대안설계 및 요구된 설계의 핫스폿 응력은 절단에 인접한 취약한 핫스폿
에서 비교되어야 한다. 취약한 핫스폿은 상세설계에 의존하며 우리 선급의 동의하에 선택되어야 한다. 핫스폿 응력은 
5절 [3.1] 및 [3.2]에 따라 파생되어야 한다. 자유단에서 용접 핫스폿은 "b“ 종류의 핫스폿으로 분류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검토를 위한 전형적인 핫스폿의 예는 2절 [2]와 같다.

2.2.3
매우 상세한 유한요소 모델은 이중선측 또는 이중선저에 인접한 거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모델은 단면에서 
3 개 보강재의 범위를 가져야 한다.(즉, 전/후 방향 모두에서 4 개 보강재 간격 및 종 방향 범위는 늑골의 1/2 이다.) 
전형적인 모델은 그림 1에서 나타낸다. 개구 접근에 대한 절단이 모델에서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러그 또는 특설늑
골과 종 방향 보강재 웨브 연결부, 특설늑골에서 러그 및 절단의 특설늑골 및 자유단에서 러그의 연결부는 순 판 두
께 크기( ×  )의 요소로 모델링 되어야 한다. 순 판 두께 크기의 분할은 모든 방향에서 최소한 5 개 요소를 
연장하여야 한다. 이 지역 외의 분할 크기는 5절 [2]의 요건에 따라 점차 증가되어야 한다. 겹침 러그판의 편심은 모
델에 포함되어야 한다. 횡 방향 웨브 및 러그판은 편심 요소(횡 방향 판 요소)에 의하여 연결되어야 한다. 편심 요소
의 높이는 횡 방향 웨브의 중간층과 웨브-프레임 판의 순 두께    의 2 배의 두께를 가지는 러그판 사이의 거
리이다. 필릿 용접을 나타내는 편심 요소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1  등가 설계의 검증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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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셀 요소에 의한 편심 러그판의 모델링

2.2.4
3 가지 하중상태는 설계기준 및 대안설계의 모델에 적용된다.

• 단위 값의 외부압력, 모델의 상단 및 하단에서 고정된 경계조건
• 모델 상단에서 규정된 단위 변위량에 의한 전단응력 및 모델 하단에서 고정된 경계조건
• 모델 상단에서 규정된 단위 변위량에 의한 축하중 및 모델 하단에서 고정된 경계조건

모델의 전부 및 후부 부분은 이중 선체구조에서 거동을 설명하는 대칭 조건을 가져야 한다. 하중 적용 및 경계조건
은 그림 3과 같다.

2.2.5
보강재-늑골 연결부의 실제 위치에 있는 대안설계의 매우 상세한 모델이 해석되는 경우, 대안설계는 서브 모델링 기
술을 이용하여 만족스러운 피로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검증할 수 있다. 대안설계는 1절의 피로 허용기준을 만족할 
경우 허용된다. 피로 허용기준은 1절, 3절 및 5절에 설명된 방법을 적용함으로서 검토한다. 대안설계는 특별한 위치
에 분석된 경우에 이에 대한 허용이 고려된다.

하부
고정

상부
고정

하부
고정

하부
고정

횡 방향 규정된 변위
수직 방향 0 변위

수직 방향
규정된 변위

그림 3  하중 적용 및 경계조건 – 대안설계의 검증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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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록 연결부의 스캘럽

3.1 설계 기준 B

3.1.1
강력갑판에 위치하는 화물탱크/화물창 구역 및 기선으로부터 0.9   위의 선측은 설계 기준 B(표 2 참조)에 따라 설
계되어야 한다.

표 2  설계 기준 B - 블록 연결부의 스캘럽

블록 연결부의 갑판 보강재에 대한 용접

취약 구역 설계 기준 B

이중선체 유조선

산적화물선

보강재의 오프셋 
버트(butt) 갑판

갑판 보강재

보강재의 확장 스캘럽

칼러로 막은 스캘럽

스캘럽을 덮는
칼러 시공할것

비고 1: 선택 II의 대안의 스캘럽 형상은 
용접 위치에서의 추가적인 응력집중계수를 고려한 
선체거더 하중에 대한 만족스러운 피로수명 검증을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취약 위치

갑판의 횡단면

갑판

단면 A-A

갑판 종방향
취약한 위치

갑판

취약 위치 화물탱크 지역, 강력갑판 및 기선으로부터 0.9   위의 
선측에서 블록 연결부의 갑판 보강재에 대한 용접

상세설계기준 모든 스캘럽은 상세 설계 기준 B에 따라 설치된다.

조립 편차 IACS Recommendation No.47에 따른 모든 구조부재의 정렬 확보

용접 규정
특히 선택 II에 대한 스캘럽의 용접 단부에 인접한 블록 연결부에서 종 방향 보강재의 웨브 및 
플랜지 주위의 언더컷 및 노치가 없는 완전 용입 맞대기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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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퍼너클 연결부

4.1 설계 기준 C 에서 H

4.1.1
이중 선체 유조선에 대한 호퍼판과 내저판 사이에 용접 너클은 표 3의 설계 기준 C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표 4의 설계 기준 D는 호퍼 연결부에서 피로강도를 증가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4.1.2
산적화물선에 대한 호퍼판과 내저판 사이의 용접 너클은 표 5의 설계 기준 E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4.1.3
이중선체 유조선에 대한 호퍼판과 내저판 사이에 곡률 너클은 표 6의 설계 기준 F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대
신하는 구조배치는 5절 [3.3]에 따라 검증될 경우 인정될 수 있다.

4.1.4 
산적화물선에 대한 호퍼판과 내저판 사이의 곡률 너클은 표 7의 설계 기준 G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4.1.5
유조선 및 이중선측 산적화물선에 대한 호퍼판과 내측판 사이의 곡률 너클은 표 8의 설계 기준 H에 따라 설계되어
야 한다.

4.1.6
표 3부터 표 8에 주어진 용접, 용접 드레싱 및 조립편차에 대한 규정된 최소 요건은 일반적으로 따라야 한다. 피로
수명이 만족된다면, 횡 방향 및 종 방향 브래킷과 같은 지지부재의 위치를 바꾸거나 면제시킬 수 있다. 규정된 것에 
추가적인 삽입 및/또는 용접 드레싱은 핫스폿 피로해석이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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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저 탱크의 늑판과 호퍼탱크의 연결부 
내저판과 호퍼 경사판을 용접한 호퍼 모서리 연결부

취약 구역 설계 기준 C

증가된 
반경, r

선측 거더

늑판

단면 B-B

스캘럽 제거 및
내저판 연장

완전 또는 
부분
용입용접

취약 위치

호퍼
취약위치

내저판

선저외판

취약위치

단면 A-A

최소 규정
최소 요건으로 상세설계 기준 C 또는 D에 따라야 한다. 도장을 하지 않는 화물탱크의 하부 너
클 구역의 경우, 연마된 표면은 적절히 배합된 도료로 덧칠(stripe coat)을 하여야 한다.

취약 위치
늑판 주변 내저판과 호퍼 경사판의 연결부
호퍼 모서리 주변 내저판 및 선측거더와 연결되는 늑판 연결부

상세설계기준
호퍼 코너에 스캘럽을 제거하여야 하며, 반복적인 외부 동적수압, 화물관성 압력 및 선체거더 하
중에 기인하는 응력값을 줄이기 위하여 내저판을 연장한다. 스카핑 브래킷의 두께는 너클부에 인
접한 내저판 두께 정도로 한다.

조립 편차
호퍼 경사판의 중립선과 거더 중립선은 일치하여야 하며, 그 허용 오차는    /3 또는 5
mm  중 작은 값 내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는 선측거더 조립 두께이다. 허용오차는 
내저판에 평행하게 계측되어야 한다.  

용접 규정

만재 또는 부분 용입 용접은 호퍼 경사판과 내저판 연결부에 적용되어야 한다. 부분 용입 용접은 
내저판에서 선측거더의 연결부, 내저판 및 선측거더에서 늑판의 연결부, 호퍼 경사판에서 호퍼 
횡 방향 웨브, 호퍼 너클에 인접한 내저판 및 선측거더의 연결부에 적용되어야 한다. 완전 및 부
분 용입 용접의 정의 및 요구된 범위는 12장 3절에 주어진다. 호퍼판과 내저판 사이의 용접은 
확대되며 매끄럽게 연마되어야 한다. 가시 언더컷은 제거되어야 한다.(3절 [6] 참조) 용접 확대 
및 연마(grinding)는 늑판의 각 선측에 최소 200 mm  적용 가능하다.

표3  설계 기준 C - 이중선체 유조선의 용접된 브래킷 없는 호퍼너클 연결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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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저 탱크의 늑판과 호퍼탱크의 연결부 
내저판과 호퍼 경사판을 용접한 호퍼 모서리 연결부

취약 구역 설계 기준 D

브래킷

비고 1 : 화물탱크 내부에 설치된 브래킷
비고 2 : 첫 번째 종늑골까지 연장된 브래킷
비고 3 : 브래킷 토우를 소프트한 모양이 되도록 설계
비고 4 : 브래킷 재료는 내저판과 동일 재료를 사용
비고 5 : 8장 2절 [5.2]에 따른 브래킷의 세장비

취약 위치

최소 규정 최소 요건으로 설계 기준 C 또는 D 는 적용되어야 한다.

취약 위치
늑판 위치의 내저판과 호퍼 경사판의 연결부. 호퍼 모서리 위치의 내저판 및 선측거더와 연결되는 
늑판 연결부. 내저판과 호퍼 경사판에서 브래킷 연결부

상세설계기준
호퍼코너에 스캘럽을 제거하여야 하며, 반복적인 외부 동적수압, 화물관성 압력 및 선체거더 하중
에 기인하는 응력값을 줄이기 위하여 내저판을 연장한다. 스카핑 브래킷의 두께는 너클부의 내저판 
두께 정도로 한다.

조립 편차
호퍼 경사판의 중립선과 거더 중립선은 일치하여야 하며, 그 허용오차는 /3 또는 5 mm  중 작은 
값 내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는 선측거더 조립 두께이다.

용접 규정

부분 용입 용접은 호퍼 경사판 및 내저판 연결부 내저판에서 선측거더의 연결부, 내저판에서 늑판
의 연결부 및 선측거더, 호퍼 경사판과 호퍼 횡 방향 웨브의 연결부, 내저판 및 호퍼너클에 인접한 
선측거더에서 적용된다. 부분 용입 용접은 내저판에서 브래킷 연결부 및 호퍼 경사판에서 적용된
다. 완전 용입 용접은 브래킷 토우에서 적용된다. 완전 및 부분 용입 용접의 정의 및 그들의 요구 
범위는 12장 3절에 주어진다.

표 4  설계 기준 D - 이중 선체 유조선의 용접된 브래킷을 가진 호퍼너클 연결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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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저 탱크의 늑판과 호퍼탱크의 연결부 
내저판과 호퍼 경사판의 호퍼 모서리 연결부

취약 구역 설계기준 E

a) 너클에서의 개선

스캘롭 없음. 완전 또는
부분 용입 용접 스카핑

브래킷

부분 용입 용접

내저판

스카핑 브래킷 배치
(단면 B-B)

종거더

   스카핑 브래킷
     (거싯판)

호퍼
트랜스버스
링웨브

늑판

BB

취약 위치

종방향 단면

취약위치 WB창
해당

호퍼
트랜스버스
링프레임

늑판 내저판

선측거더

선저외판
횡방향 단면 A-A

내저판
종거더

취약위치

늑판

호퍼
트랜스버스
링 웨브
프레임

최소 규정

최소 요건으로 설계 기준 E 를 따라야 한다. 
평형수 화물창 : 스캘럽 없음 또는 칼라를 가지는 막힌 스캘럽
스카핑 브래킷 : 늑판 간격이 2.5 m  이상일 경우 중간 브래킷
건화물창 : 스캘럽 없음 또는 칼라를 가지는 막힌 스캘럽 및 스카핑 브래킷

취약 위치
늑판 위치의 내저판과 호퍼 경사판의 연결부
호퍼너클 위치의 내저판 및 선측거더와 연결되는 늑판 연결부

상세설계기준
호퍼너클에 스캘럽을 제거하여야 하며, 반복적인 외부 동적수압, 화물관성 압력 및 선체거더 하
중에 기인하는 응력값을 줄이기 위하여 내저판을 연장한다. 스카핑 브래킷의 순 두께는 같은 항
복 강도의 너클 및 강재의 내저판의 최소 80 % 이다. 

조립 편차
호퍼 경사판의 중립선과 거더 중립선은 일치하여야 하며, 그 허용오차는 /3 또는 5 mm  
중 작은 값 내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는 선측거더의 조립 두께이다.

용접 규정

완전 또는 부분 용입 용접은 화물창의 길이에 걸쳐서 호퍼 경사판 및 내저판 연결부에 적용된다. 
부분 용입 용접은 내저판에서 선측거더의 연결부, 내저판에서 늑판의 연결부 및 선측거더, 호퍼 
경사판에서 호퍼 횡 방향 웨브의 연결부, 호퍼 모서리 주변 내저판 및 선측거더에 적용된다. 호
퍼판과 내저판 사이의 용접은 확대되고 매끄럽게 연마되어야 한다. 가시 언더컷은 제거되어 한
다. 용접 확대 및 연마(grinding)는 늑판의 각 선측에 최소 200mm 적용 가능하다. 완전 및 부
분 용입 용접의 정의 및 요구된 범위는 12장 3절에 주어진다.

표 5  설계 기준 E - 산적화물선의 용접된 호퍼너클 연결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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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저 탱크의 늑판과 호퍼탱크의 연결부
내저판과 호퍼 경사판의 굽힘식 호퍼너클 연결부

취약 구역 설계 기준 F

너클 반경은 4.5   
또는 100 mm 중 큰 값 이상일 것.
여기서, t 는 판 두께

너클에서 가까운 거리의
선측거더 및 추가
종 방향/횡 방향 브래킷의
스캘롭 제거

단면 A-A 단면 B-B

단면 C-C

완전
용입 용접

부분
용입용접

너클선 횡 방향 브래킷

횡 방향 브래킷
종 방향 브래킷종 방향 

브래킷
거더

늑판

횡 방 향
브래킷

비고 1 : 선측거더에서 너클의 중심까지 거리는 가능한 작아야 하며, 50 mm  이
하여야 한다.

비고 2 : 너클 곡률은 4.5     또는 100 mm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는 너클 부분의 조립 두께이다.

비고 3 : 횡 방향 늑판/호퍼 연결부의 선측중의 적합한 거리에서 추가적인 
        횡 방향 브래킷 오프셋
비고 4 : 경사판의 측면에서 추가 종방향 브래킷
비고 5 : 종 방향 및/또는 횡 방향 브래킷은 거더가 너클선에서 충분한 지지가 

제공되는 것이 증명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즉, 5절에 따른 피로요건 및 7장 3절에 따른 국부 강도 해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취약 위치

호퍼
너클선

중요위치

내저판

보기 A

보기 A선저외판
너클선 선측거더

중요위치

늑판

취약 위치
호퍼너클 위치에서 내저판 및 호퍼 경사판 각각 선측거더의 늑판과 호퍼 횡 방향 웨브늑판 위치
에서 측거더의 내저판 연결부

상세설계기준
반복적인 외부 동적수압, 화물 관성압력 및 선체거더 전체하중에 기인하는 응력의 피크 값 및 범
위를 낮추기 위해 호퍼/거더 연결부 및 추가적인 횡 방향 및 종 방향 브래킷의 스캘럽을 제거하
여야 하며 경사판에 추가적인 지지를 제공한다. 

조립 편차
두 인접한 부재(즉, 늑판 및 호퍼 웨브판)의 두께 중심 사이의 공칭거리는 선측거더의 조립 두께
의 1/3 이하여야 한다.

용접 규정

완전 용입 용접은 곡률 호퍼 너클에 인접한 호퍼/내저판에서 늑판의 연결부에 적용되어야 한다. 
부분 용입 용접은 호퍼 모서리에 인접한 선측거더에서 늑판/호퍼 횡 방향 웨브의 연결부, 호퍼/
내저판에서 선측거더의 연결부에 적용되어야 한다. 완전 및 부분 용입 용접의 정의 및 요구된 범
위는 12장 3절에 주어진다. 피로강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용접 확대 및 그라인딩을 곡률 너클, 
늑판 및 선측거더 사이의 교점으로부터 최소 300 mm 를 가지는 완전 및 부분 용입 용접에 적
용할 수 있다.

표 6  설계 기준 F - 이중선체 유조선의 굽힘식 호퍼너클 연결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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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저 탱크의 늑판과 호퍼탱크의 연결부
내저판과 호퍼 경사판의 굽힘식 너클을 가진 호퍼 연결부

취약 구역 설계 기준 G 

비고 1 : 선측거더에서 너클의 중심까지 거리는 가능한 작아야하며, 50 mm  
이하여야 한다.

비고 2 : 너클 곡률은 4.5     또는 100 mm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는 너클 부분의 조립 두께이다.

비고 3 : 횡 방향 늑판/호퍼 연결부의 양측의 추가 횡 방향 브래킷
비고 5 : 횡 방향 브래킷은 거더가 너클선에서 충분한 지지가 제공되는 것

이 증명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즉, 5절에 따른 피로요건 및 7장 3절에 따른 국부 강도 해석 요건

을 만족하는 경우)

취약 위치

단면 A-A

너클선거더

오프셋

늑판

취약
위치

호퍼 
트랜스버스
링 웨브 프레임

늑판

취약 위치
늑판에 인접한 내저판에서 선측거더 연결부. 호퍼 모서리에 인접한 내저판 및 호퍼 경사판, 및 늑
판 및 호퍼 횡 방향 웨브 연결부

상세설계기준

호퍼/거더 연결부에 인접한 스캘럽의 제거
평형수 화물창 : 늑판/ 호퍼 웨브로부터 대략 0.5 늑판 간격에서 설치된 중간 브래킷
건화물창 : 늑판 간격이 2.5 m 이상일 경우 늑판/호퍼 웨브로부터 0.5 늑판 간격에서 설치된 중

간 브래킷

조립 편차
두 인접한 부재(즉, 늑판 및 호퍼 웨브판 및 추가 지지 브래킷)의 두께 중심 사이의 공칭거리는 선
측거더의 조립 두께의 1/3 이하이어야 한다.

용접 규정

완전 용입 용접은 곡률 호퍼너클에 인접한 호퍼/내저판에서 늑판의 연결부에 적용되어야 한다. 부
분 용입 용접은 호퍼 모서리에 인접한 선측거더에서 늑판/호퍼 횡 방향 웨브의 연결부, 호퍼/내저
판에서 선측거더의 연결부에 적용되어야 한다. 완전 및 부분 용입 용접의 정의 및 요구된 범위는 
12장 3절에 주어진다.

표 7  설계 기준 G - 산적화물선의 굽힘식 호퍼너클 연결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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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저 탱크의 늑과 호퍼탱크의 연결부
내측 종격벽과 호퍼 경사판의 굽힘식 너클을 가진 호퍼 모서리 연결부

취약 구역 설계 기준 H 

취약위치

너클선

호퍼

너클선

부분 용입 용접

너클선

단면 B-B

단면 C-C

보기 A

횡 방향
웨브

횡 방향
브래킷

종 방향
브래킷

종 방향
브래킷

종 방향
브래킷

횡방향
브래킷

스캘롭 제거, 
선측 스트링거로
부터 너클 거리를 
최소 및 종/횡 방
향 브래킷 추가

Note 1 : 선측거더에서 너클의 중심까지 거리는 가능한 작아야 하며. 50
mm  이하이어야 한다.

Note 2 : 너클 곡률은 12장 1절 [3] 및 [4]에 따라서 4.5     또
는 100 mm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는 
너클 부분의 건조 두께이다.

Note 3 : 횡 방향 늑판/호퍼 연결부의 선측중의 적합한 거리에서 추가적
인 횡 방향 브래킷 오프셋

Note 4 : 경사판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종 방향 브래킷
Note 5 : 종 방향 및/또는 횡 방향 브래킷은 거더가 너클선에서 충분한 

지지가 제공되는 것이 증명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즉, 5절에 따른 피로요건 및 7장 3절에 따른 국부 강도 해석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취약 위치

취약위치

취약 위치

트랜스버스 웨브

선측 스트링거

선측 스트링거

종격벽
선측외판

너클선

호퍼

너클선

호퍼
트랜스버스 링

 취약 위치
트랜스버스 웨브 근처의 내측 종격벽에서 선측 스트링거 연결부
호퍼 모서리에 인접한 선측 종격벽 및 선측 스트링거에서 이중선측 탱크 횡 방향 웨브 및 호퍼 횡 
방향 웨브 연결부

상세설계기준
선측 스트링거로부터 호퍼, 가까운 너클 거리에 인접한 스캘롭의 제거
반복적인 외부 동적수압 및 화물 관성압력으로부터 기인하는 응력의 피크 값 및 범위를 낮추기 위한 
추가적인 종/횡 방향 브래킷,

조립 편차
두 인접한 부재에 대한 두께 중심 사이의 공칭 거리는 선측 스트링거의 조립 두께의 1/3 이하여야 
한다.

용접 규정

부분 용입 용접은 선측 종격벽에서 선측 스트링거의 연결부, 선측 종격벽에서 이중선측 탱크 횡 방
향 웨브의 연결부 및 선측 스트링거, 경사진 선측 종격벽에서 호퍼 횡 방향 웨브의 연결부 및 호퍼 
모서리에 인접한 선측 스트링거에 적용된다. 스캘럽을 제거하는 경우, 종격벽에서 선측 스트링거의 
연속 용접 완성 후에 용접에 의해 매공되는 적절한 형상의 작은 스캘럽을 가져야 한다. 완전 및 부
분 용입 용접의 정의 및 그들의 요구 범위는 12장 3절에 주어진다.

표 8  설계 기준 H - 유조선 및 이중선측 화물선의 굽힘식 상부 호퍼너클 연결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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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평 스트링거 힐

5.1 설계 기준 I 

5.1.1
이중선체 유조선에 대한 횡 방향 유밀/제수 격벽 판 및 내저 선체 종격벽 판 사이의 수평 스트링거 힐 위치는 설계 
기준 I 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표 9 참조)

6. 하부 및 상부 스툴에서 격벽 연결부

6.1 설계 기준 J, K 및 L

6.1.1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의 하부스툴에서 격벽의 용접 연결부는 각각 설계 기준 J 및 K 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표 
10 및 표 11 참조)

6.1.2
산적화물선의 상부스툴에서 격벽의 용접 연결부는 설계 기준 L 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표 12 참조)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9 장 피로 1 부 9 장 6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621

평면 유밀 횡격벽 또는 제수격벽의 수평 스트링거와 내측 종격벽의 연결부

취약 구역 설계 기준 I

가장자리 부드러운 그라인딩

브래킷 토우 높이,  는
브래킷 건조 두께 또는
15 mm  중 큰 값 이하여야 함

비고 1 : 면재가 필요한 경우, 면재 단부에서 응력집중을 낮추기 위한 설
계형상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즉 테이퍼 및 소프트 단부) 단
부에 인접한 브래킷 단부에서 용접의 적절한 피로 수명을 확인
한다.

비고 2 : Slit 종류 절단은 다음 그림과 같이 브래킷 토우에 인접하여 적
용된다. 대안으로 삽입 종류 컬러의 절단을 허용하며 스캘럽은 
피해야 한다.

취약 위치

취약 위치
직각 모서리를 형성하는 횡격벽 수평 스트링거의 웨브와 이중선측 탱크 선측 스트링거의 교차
부

상세설계기준

소프트 토우 이면 브래킷을 설치할 경우 다음 브래킷 크기가 권장된다.
 • VLCC : 상기의 그림과 같이 소프트 토우를 갖는 800×800×30, R600 을 설치
 • 다른 탱커 : 상기의 그림과 같이 소프트 토우를 갖는 800×600×25, R550 을 설치, 여기서 
내측 선체 위치에서 더 긴 암 길이로 한다. 
브래킷에 대한 단순 최소 항복응력은 315 Nmm  이상이며, 자유단은 모서리 부근에서 부드럽
게 연마되어야 한다.

조립 편차
두 인접한 부재의 두께 중심 사이의 공칭 거리는 내저 선체 종격벽의 조립 판 두께의 1/3 이하
이어야 한다.

용접 규정

내측 선체 판 및 횡격벽판 사이의 수직 용접, 최소 용접계수의 0.44를 가지는 필릿 용접. 브래
킷 토우의 위치를 제외한 이면 브래킷 및 연결하는 판 사이의 용접은 최소 용접계수의 0.44를 
가지는 필릿 용접을 이중으로 한다. 완전 용입 용접은 브래킷 토우로부터 200 mm 의 거리에 대
한 내측 선체 및 횡격벽판의 부착 연결부에 대해 적용되어야 하며, 용접 토우는 매끄럽게 연마
되어야 한다.

표 9  설계 기준 I - 횡격벽 선측 스트링거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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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스툴과 횡격벽 연결부

취약 구역 설계 기준 J

취약위치

하부스툴과 횡격벽 연결부

취약 위치
하부스툴 정판과 하부스툴 및 파형 횡격벽의 연결부
쉐더판과 파형 횡격벽 연결부

상세설계기준

스캘럽은 하부스툴 상판의 다이아프램/웨브를 피해야 한다. 거싯판은 파형격벽에 설치되어야 한
다. 거싯판은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야 하며 파형격벽으로서 같은 조립 두께를 가져야 한다. 그리
고 거싯판의 높이는 파형 폭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쉐더판 교차부에서 응력 집중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판은 다른 판 보다 높이 이동되어야 한다.
(그림 참조) 대안으로 이면 보강재는 평형수 화물창에 맞닿은 쉐더판 하부 교차점에 설치되어야 
한다.

조립 편차 하부스툴 경사판과 파형 면재는 IACS Recommendation No.47에 따라 구조 일치를 확보해
야 한다.

용접 규정

완전 용입 용접은 하부스툴 정판 및 하부스툴의 측판과 파형격벽 사이에 적용되어야 한다.
부분 또는 완전 용입 용접은 거싯판 주위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완전 용입 용접은 하부스
툴 정판과 거싯판 사이에 적용되어야 한다. 용접의 시작과 끝을 확보하기 위해 취약한 모서리로
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 

표 10  설계 기준 J - 산적화물선의 횡격벽 연결부 상세 (평형수 화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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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스툴과 횡격벽 또는 종격벽의 연결부 - 유조선

취약 구역 설계 기준 K 

취약 위치

취약위치

취약 
위치

스툴 정부 평면도

보강재 파형 격벽 
위치

스툴정부

선저늑판/
거더 또는 
호퍼 웨브

취약 위치 파형 횡격벽 또는 종격벽과 하부스툴 정판의 연결부 

상세설계기준
스캘럽의 이용은 하부스툴 정판에서 다이아프램/웨브를 피해야 한다. 지지 브래킷은 파형 웨브와 
정렬되게 설치되어야 한다.(6절 4절 [2.6.2] 참조) 지지 브래킷에 스캘럽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립 편차 하부스툴 경사판과 파형면재는 IACS Recommendation No.47에 따라 구조일치를 확보해야 
한다.

용접 규정

완전 또는 부분 용입 용접은 하부스툴 정판 및 하부스툴의 측판 사이에 적용되어야 한다.
완전 용입 용접은 하부스툴 정판 및 수직 파형격벽 사이에 적용되어야 한다. 완전 또는 부분 용
입 용접은 하부스툴 정판 및 지지 브래킷 사이에 적용되어야 한다. 용접의 시작과 끝을 확보하기 
위해 취약한 모서리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 스툴정판에서 정렬된 지지 브래킷 및 하
부스툴의 연결부 “J"(그림 참조)는 모서리로부터 최소 300 mm 에서 완전 또는 부분 용입 용접이
다.

표 11  설계 기준 K - 파형 횡격벽 또는 종격벽 연결부 상세, 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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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스툴 경사판과 횡격벽의 연결부

취약 구역 설계 기준 L

취약 위치

 

취약 위치 톱사이드 탱크 경사판 및 상부스툴에서 파형 횡격벽의 연결부

상세설계기준

스캘럽의 이용은 하부스툴 정판에서 다이아프램/웨브를 피해야 한다. 거싯판은 황천 평형수 화물
창에 위치한 파형격벽의 면재 사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인접한 황천 평형수 화물창, 깊은 횡 방향 
웨브 또는 잘 보강된 이면 보강재는 하중을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파형격벽의 면재를 톱사이
드 탱크의 정렬된 위치에 제공하여야 한다. 거싯판은 파형 면재에 요구된 것 이상의 두께 및 재
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조립 편차
톱사이드 탱크에서 수밀격벽 및 깊은 횡 방향 웨브(또는 잘 보강된 이면 보강재) 뿐만 아니라 스
툴 측판에서 파형격벽의 면재 사이에 IACS Recommendation No.47에 따른 구조 일치를 확
보해야 한다.

용접 규정

• 부분 또는 완전 용입 용접은 상부스툴 선저판 및 파형격벽 사이에 적용되어야 한다.
• 최소 용접계수의 0.44 를 가지는 필릿 용접은 상부스툴 선저판 및 상부스툴 선측판 사이에 적

용되어야 한다.
• 최소 용접계수의 0.44 를 가지는 필릿 용접은 상부스툴 선저판 및 다이아프램/웨브 링 사이에 

적용되어야 한다.

용접의 시작과 끝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화물창에서 취약한 모서리로부터 가능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

표 12  설계기준 L - 산적화물선의 횡격벽 연결부 상세 (평형수 화물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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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저판과 격벽 연결부

7.1 설계 기준 M

7.1.1
화물탱크 및 황천 평형수 탱크의 내저/호퍼판에서 수직 파형격벽의 연결부는 설계 기준 M 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표 13 참조)

스툴이 없는 내저판/호퍼판에서 수직 파형격벽의 연결부

취약 구역 설계 기준 M 

비고 1 : 내저판 및 호퍼탱크 판 아래에 브래킷을 파형 웨브와 정렬
되게 배열하여야 한다.

비고 2 : 6장 4절 [2.6.4] 항목 b 에 따라 쉐더판과 거싯판이 제공된 
경우 정렬된 브래킷은 거싯판의 측면에서 생략할 수 있다.

취약 위치

보강재

내저판 평면도
취약
위치

파형격벽
위치

선저늑판/
거더 또는 
호퍼 웨브

취약 위치 -

재료 및 치수 
규정

파형에 인접한 내저판 및 호퍼탱크 판은 6장 4절 [2.6.4]에 따른다. 파형 면재를 지지하는 늑판/거
더 및 호퍼 웨브는 6장 4절 [2.6.4]에 따른다. 파형 웨브에 정렬된 지지 브래킷은 8장 2절 [5.2] 
및 8장 4절 [2.6.4]에 따른다.

상세설계기준 지지 브래킷은 6장 4절 [2.6.2]에 요구된 파형 웨브에 일치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스캘럽은 지지 
브래킷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조립 편차
파형의 중립선과 지지부재의 중립선은 일치하여야 하며 그 허용편차는  또는 5 mm  중 
작은 값 내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는 내저판 건조 두께이다. 

용접 규정

내저판/호퍼판에서 수직 파형격벽의 연결부에 대해 완전 용입 용접은 12장 3절 [2.4]에 따라 제공
되어야 한다. 내저판/호퍼판에서 지지구조의 연결부에 대해 부분 또는 완전 용입 용접은 12장 3절 
[2.4]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부분 또는 완전 용입 용접은 모서리로부터 최소 300 mm 에서 12
장 3절 [2.4]에 따라 파형 웨브 아래에 정렬된 브래킷의 연결부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

표 13  설계 기준 M - 화물탱크 및 황천 평형수 화물창에서 수직 파형격벽에 대한 연결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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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물창 늑골의 하부 및 상부 토우

8.1 설계 기준 N

8.1.1
산적화물선의 화물창 늑골의 하부 및 상부 브래킷 토우의 용접 연결부는 설계 기준 N 에 따라 설계된다.(표 15 참
조)

하부 및 상부 화물 늑골 연결부

취약 구역 설계 기준 N

화물창 늑골의 단부에서 소프트 토우 및 확장된 토우의 예

화물창 늑골의 하부 및 상부 단부 브래킷의 연결부

취약 위치

정부 선측 판

빌지 호퍼 판

취약위치

선측 외판

최소 규정
최소 요건으로 상세 설계 기준 N 은 적용되어야 한다. 테이퍼 확장 토우는 더 효율적이며 고장력강 
선측늑골에 대해 고려되어야 한다.

취약 위치 면재 단부를 포함한 호퍼 및 톱사이드 경사판에서 선측늑골 하부 및 상부 브래킷의 토우 연결부.

표 14  설계 기준 N - 화물창 늑골-산적화물선의 하부 및 상부 토우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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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설계 기준 N - 화물창 늑골-산적화물선의 하부 및 상부 토우 상세(계속)

하부 및 상부 화물창 늑골 연결부

취약 구역 설계 기준 N

상세설계기준

상기 규정의 대안 형상은 만족한 피로성능의 검증을 조건으로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두께 챔퍼링 
및 면재 너비 테이퍼링에 대한 최대 각(그림 참조)은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면재 단부 및 토우 곡
률(또는 토우 테이퍼)의 시작부 사이에 브래킷 토우 높이 및 거리는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하부 또는 상부 브래킷에서 화물창 늑골의 면재는 그림에서와 같이 테이퍼 및 챔퍼 해야 한다. 면재
의 두께가 25 mm  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챔퍼링이 시행될 때는 필요한 경우 큰 경사로 시행할 것이 
권고된다. 
늑골은 상부 및 하부 브래킷 전체의 대칭 단면을 조립하며 소프트 또는 확장 토우에 배열된다.(그림 
참조) 선측 늑골 면재는 단부 브래킷의 연결부에서 곡선이다.(너클은 아님)
여기서 늑골 상부 브래킷이 링 웨브 아래에 직접 위치하지 않는 경우, 지지 브래킷은 제공되어야 한
다. 톱사이드 탱크 보강재가 늑골 상부 브래킷의 단부 위에 위치한 경우를 확보하기 위한 설계에서 
보강재 절단은 피하거나 완전 칼라로 막아야 한다. 지지 브래킷의 크기 증가는 취약 구역에서 응력 
집중을 감소시킬 것이다. 
여기서 늑골 하부 브래킷이 링 웨브 위에 직접 위치하지 않을 경우, 지지 브래킷은 제공되어야 한
다. 호퍼탱크 보강재가 늑골 하부 브래킷의 단부 아래에 위치한 경우를 확보하기 위한 설계에서 보
강재 절단은 피하거나 완전 칼라로 막아야 한다. 지지 브래킷의 크기 증가는 취약 구역에서 응력 집
중이 감소시킬 것이다.

조립 편차
IACS Recommendation No.47에 따라 선측늑골 하부 및 상부 브래킷 및 횡 방향 링 웨브 또는 
지지 브래킷 사이에서 구조 일치를 확보해야 한다. 최대 어긋남은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
서 는 정렬된 웨브의 얇은 조립 두께이며 어긋남은 조립된 얇은 두께의 돌출부이다 

용접 규정
용접은 12장 3절 [3]을 따른다.
면재 단부에서 둘러싸인 용접 주위에 곡률 부분에서 노 오버-런(no over - run)을 확보하기 위하
여 주의하여야 하며 토우는 노치와 언더컷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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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치 코너

9.1 설계 기준 O

9.1.1
산적화물선의 강력갑판의 화물창 지역에서 해치 코너는 설계 기준 O 따라 설계가 요구된다.(표 15 참조)

해치 코너 (산적화물선)

설계 기준 O

삽입판

삽입판을 가지지 않는 경우 삽입판을 가지는 경우

취약 위치   해처 코너 곡선 갑판에서 곡률 반경 전환 삽입판

상세설계기준 2편 1장 2절에 요구된 해치코 너의 형상

2편 1장 2절에 요구된 곡률 및 삽입판 치수 및 
두께. 
삽입판은 갑판에서 부드러운 두께 전환으로 테
이퍼 되어야 하며, 전환 테이퍼 길이는 오프셋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후처리 반경 내에 절단 단부의 연마(grinding) 반경 내에 절단 단부의 연마(grinding)

표 15  설계 기준 O - 산적화물선의 해치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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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편 1부 10장

 기타구조

제 1 절  선수부

제 2 절  기관구역

제 3 절  선미부

제 4 절  슬로싱 하중을 받는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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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선수부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 패널 종횡비에 관한 수정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1.0 이상일 필요는 없다.

    



 : 굽힘 모멘트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단부의 구속정도에 따른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앙단이 낮은 고정인 경우(단순지지)
   , 한쪽이 고정, 다른 쪽은 단순지지인 경우
   , 연속된 부재 또는 양단에 브래킷이 있는 경우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 절의 요건은 1장 1절 [2.4.2]에 따른 선수부의 다음 구조에 대하여 적용한다. 즉:

• 선수구조
• 선수재

이에 추가하여, 이 절의 요건은 충격하중을 받는 다음 구조에도 적용한다.
• [3.2]에 따른 선수 선저부
• [3.3]에 따른 선수부

2. 구조배치

2.1 늑판 및 선저거더

2.1.1 늑판
횡늑골 방식인 경우, 실체늑판을 각 웨브 늑골 위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종늑골 방식인 경우, 실체늑판의 간격은 3.5 m  또는 횡늑골 4개 간격 중 작은 것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선체 중심선에서 늑판의 최소 깊이는 최전방 화물창에 요구되는 이중저 깊이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2장 3절 [2.3] 
참조)

2.1.2 선저거더
선체 중심선에 중심선 거더를 선미 방향으로 연장하거나 또는 디프 거더나 중심선 격벽을 설치하여 지지구조를 설치
하여야 한다. 중심선 거더가 설치된 경우, 최소 깊이 및 두께는 화물창 지역의 이중저 깊이에 요구되는 것보다 작아
서는 아니 되고, 상단은 보강되어야 한다.
횡늑골 방식인 경우, 선저거더의 간격은 2.5 m 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종늑골 방식인 경우, 선저거더의 간격은 3.5 m 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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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대체 설계 검증
설계자가 격자 해석이나 유한요소 해석에 의해 검증을 수행하고 수행한 해석의 전체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 [2.1.1], 
및 [2.1.2]에 따른 간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적용 허용기준은 6장 6절 [3]에 따르며 유한요소 해석은 7장의 요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2.2 제수격벽

2.2.1
중심선 제수격벽이 설치된 경우, 최하단 판의 두께는 중심선 거더에 요구되는 것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종 방향 제수격벽이 선저 트랜스버스를 지지하는 경우, 격벽 내 개구의 상세 및 배치는 제수격벽과 선저 트랜스버스
의 연결에 높은 응력이 걸리는 지역을 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3 선측외판 지지구조

2.3.1 특설늑골
1장 4절 표 5의 특설늑골의 간격  는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3.5 m 보다 클 필요는 없다. 특설늑골의 유효 스팬
이 10 m 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구를 갖는 평판(perforated flats)이 설치되어야 한다.

      (m )

2.3.2 스트링거
선수격벽 스트링거 전방의 횡늑골 방식은 약 3.5 m  간격이어야 한다. 스트링거의 유효스팬은 10 m  이하이어야 하
며, 특설늑골에 의하여 적절히 지지되어야 한다.

2.3.3 대체 설계 검증
설계자가 보 해석이나 유한요소 해석에 의해 선측외판 지지 구조물의 검증을 수행하고 수행한 해석의 전체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 특설늑골 및 스트링거의 간격은 증가시킬 수 있다.
적용 허용기준은 6장 6절 [3]에 따르며 유한요소 해석은 7장의 요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2.4 트리핑 브래킷

2.4.1
선수격벽 전방에 있고 수직 방향으로 보강된 선측외판 및 탱크 격벽에 대하여는, 그림 1에 따라 1차 지지부재, 갑판 
및/또는 플랫폼 사이에 2.6 m 를 넘지 않는 간격으로 트리핑 브래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트리핑 브래킷의 건조 두께는 연결된 선측늑골 웨브의 건조 두께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그림 1  트리핑 브래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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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구상선수

2.5.1 일반사항
구상선수가 설치되는 경우, 구조배치는 구상선수가 적절히 지지되고 선수 피크구조와 일체이어야 한다.

2.5.2 다이어프램 
구상선수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깊은 중심선 웨브와 함께 약 1 m  간격의 수평 다이어프램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
다. 일반적으로, 수직 횡 방향 다이어프램은 피크늑골로부터 구상선수 늑골로 변화하는 부위에 배치되어야 한다.

2.5.3 특별한 구상선수에 대한 설계
일반적으로 넓은 구상선수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강으로써 중심선 제수격벽이 설치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긴 구상
선수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강으로써 횡 방향 제수격벽 또는 튼튼한 특설늑골이 설치되어야 한다.

2.5.4 앵커 및 체인 케이블 접촉에 대한 보강
구상선수의 전단 및 앵커 조작 중에 앵커 및 체인과 접촉이 되는 부위의 외판에 대하여 두께를 증가시켜야 한다. 증
가된 판 두께는 [4.1.1]에 따른 평판 선수재에 요구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3. 충격하중을 받는 구조

3.1 일반사항

3.1.1 적용
이 항은 선수부 구조에 발생하는 국부 충격하중에 대한 보강요건을 규정한다. [3.2] 및 [3.3]의 충격하중은 4장 5절 
[3]에 따른다.

3.1.2 일반 치수요건
6장의 해당 치수요건에 추가하여 [3.2] 및 [3.3]의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충격하중에 의한 국부 치수 증가는 하드
스폿(hard spot), 노치 및 기타 유해한 응력 집중의 상세 및 회피에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3.2 선저 슬래밍

3.2.1 적용
4장 5절 [3.2.1]에 의한 최소 선수 흘수     또는    가 0.045 보다 작은 경우, 선수선저부는 선저 슬래밍 
압력에 대하여 추가로 보강하여야 한다. 
선저부 보강 시 흘수는 외판전개도 및 적하지침서에 명시되어야 한다.(1장 5절 참조) 
1차 지지부재의 단면계수 및 전단면적은 3장 7절 [4]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2.2 보강범위
보강범위는 선저의 평편부 및 기선으로부터 500 mm  높이까지 보강재를 포함한 판의 F.P. 로부터 0.3  전방까지로 
한다.(그림 2 참조)
선저 슬래밍에 대하여 보강범위 밖에서의 치수는 종강도 및/또는 횡강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테이퍼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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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선저 슬래밍에 대한 보강범위

3.2.3 선저 슬래밍에 대한 설계
선저 슬래밍 지역 내의 보강재 끝단부는 지지부재를 관통하여 보강재를 연속되게 하거나 3장 6절 [3.2]에 적합한 단
부 브래킷을 설치하여 고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요건을 실행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신하여 단부 고정부에서의 
순 소성 단면계수    은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cm )

    : [3.2.5]에 따른 순 소성 단면계수(cm )

보강재 주위의 격벽을 포함한 1차 지지부재의 치수 및 배치는 [3.2.7]에 적합하여야 한다.

3.2.4 선체외판
선박의 원통형 부분내의 횡식으로 보강된 만곡부 외판을 제외한 선체외판의 순 두께  (m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mm )

  : 판 용량 수정계수로서  = 1.3으로 한다. 
 : 허용 굽힘 응력계수로서 다음에 의한 값

   , 허용기준 AC-I인 경우

선박의 원통형 부분내의 횡식으로 보강된 만곡부 외판은 1부 6장 4절 [2.2]의 요건에 따른다.

3.2.5 외판 보강재
[3.2.2]에 따른 보강범위 내의 외판 보강재는 다음 기준을 따라야 한다.

a) 보강재의 순 소성 단면계수  (cm ) 은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cm )

  : 허용 굽힘 응력계수로 다음에 의한 값
   , 허용기준 AC-I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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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보강재의 순 웨브 두께  (m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mm )

  : 허용 전단 응력계수로 다음에 의한 값
   , 허용기준 AC-I인 경우

c) 보강재의 세장비는 8장 2절에 적합하여야 한다.

3.2.6 1차 지지부재의 선저 슬래밍 하중면적
[3.2.7]에 따른 치수는 4장 5절 [3.2]의 슬래밍 압력을 다음 식에 의한 선체외판의 이상화된 하중면적  (m ) 에 
적용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m )

3.2.7 1차 지지부재
늑판 및 거더의 웨브 내 개구의 크기 및 수는 a) 에 따른 전단면적을 고려하여 최소화하여야 한다.

a) 순 전단면적
스팬을 따라 임의의 위치에서 1차 지지부재 웨브의 순 전단면적    (cm ) 은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cm )

   : 가장 취약한 위치의 패치하중  의 적용에 따른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슬래밍에 의한 최대 전단력
(kN)으로 b) 또는 c) 에 따른다.

     : 허용 전단 응력계수로 다음에 의한 값
   , 허용기준 AC-I인 경우

b) 슬래밍 전단력의 단순 계산
격자 영향이 무시될 수 있는 1차 지지부재의 단순 배치인 경우, 전단력  (kN) 은 다음에 따른다.

     (kN)

     : 단일 1차 지지부재에 작용하는 패치하중의 비율에 대한 수정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패치하중 수정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스팬내 위치에 따른 최대 전단력 분포계수로서 그림 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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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치하중(kN)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kN)

     : 스팬 방향의 슬래밍 하중 면적의 범위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0.5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m )
     :  1차 지지부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충격면적의 폭으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m )

    : [3.2.6]에 따른 이상화 면적(m )

그림 3  단순 1차 지지부재의 전단력 분포계수 

c) 슬래밍 전단력의 직접계산법
1차 지지부재가 복합 배치인 경우, 1차 지지부재의 최대 전단력  는 표 1에 따른 직접계산법에 의하여 계
산하여야 한다.

d)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두께
1차 지지부재의 순 웨브 두께  (m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mm )

     : 웨브 보강재의 간격(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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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방법 모델 범위 늑판의 가정 단부 고정

보이론 유효 굽힘 지지부재 사이 부재의 전체 스팬 양단 고정

이중저 격자
종 방향 범위 : 한 개의 화물창
횡 방향 범위 : 내측 호퍼 너클과 중심선 사이

늑판 및 거더 : 모델경계에서 고정

비고 1. 각 1차 지지부재의 최대 전단력은 [3.2.6]의 하중면적에 하중패치를 적용하여 구한다. 이 때 하중패
치는 스팬의 길이에 해당하는 하중면적의 수만큼 적용한다.

비고 2. 길이 및 폭에 있어서 보다 넓은 범위의 모델이 고려될 수 있다.

표 1   의 유도에 대한 직접계산법

3.3 선수충격

3.3.1 적용
F.P. 로부터 0.1  전방지역 내의 선측구조는 선수 충격압력에 대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보강범위는 F.P. 로부터 0.1  전방까지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최소 설계 평형수 흘수, (1장 4절 [3.1.3] 참조, 
그림 4 참조) 상부 및 선수루(있는 경우)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그림 4 참조)

그림 4  선수충격에 대한 보강범위

보강된 지역 밖에서의 치수는 종강도 및/또는 횡강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테이퍼 되어야 한다.

3.3.2 선수 충격하중에 대한 설계
a) 선수 충격지역에서는 실행 가능한 한 전방으로 종늑골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선수 충격지역 내의 보강재 단

부 연결은 지지부재를 관통하여 보강재를 연속되게 하거나 3장 6절 [3.2]에 적합한 단부 브래킷을 설치하여 고
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요건을 실행 불가능한 경우, 이를 대신하여 단부 고정부에서의 순 소성 단면계수 
   (cm ) 은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cm )

     : [3.3.4]에 의한 요구 순 소성 단면계수(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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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갑판 및 격벽을 포함한 1차 지지부재의 치수 및 배치는 [3.3.6]에 적합하여야 한다. 최대 선수 충격하중을 받는 
부분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체외판에 수직으로 배치된 웨브 보강재를 설치하고 보강재 양쪽에 칼라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외판늑골을 지지하는 갑판 및 격벽의 주 보강재 방향은 지지되는 외판 늑골의 스팬 방향과 평행하게 하여 좌굴
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3 선측외판
선측외판의 순 두께  (m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mm )

    : 허용 굽힘 응력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허용기준 AC-I인 경우

3.3.4 선측외판 보강재
[3.3.1]에 정의된 보강지역 내의 외판 보강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 부착판을 포함한 보강재의 순 소성 단면계수  (c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cm )

     : 허용 굽힘 응력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허용기준 기준 AC-I인 경우

b) 보강재의 순 웨브 두께  (mm ) 은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mm )

     : [1.4.3]에 의한 보강재의 유효 웨브 깊이(mm )
      : 허용 전단 응력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허용기준 AC-I인 경우

c) 세장비는 8장 2절에 적합하여야 한다.

3.3.5 1차 지지부재에 대한 선수 충격 하중면적
[3.3.6]에 따른 1차 지지부재의 치수는 4장 5절 [3.3.1]의 선수 충격압력을 다음 식에 의한 선수 충격 하중면적   
(m ) 에 적용하는 것을 기초로 한다.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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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1차 지지부재
a) 1차 지지부재의 단면계수는 단부 브래킷을 제외한 굽힘 스팬을 따라서 적용하여야 하고 1차 지지부재의 단면

적은 단부/지지부재에 적용하여야 하며 그림 3의  의 분포에 따라 단부/지지부재로부터 스팬을 따라서 점
차 감소될 수 있다.

b) 선수 충격지역 내 1차 지지부재는 강도의 유효한 연속성을 확보하고 하드 스폿을 회피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c) 1차 지지부재의 단부 브래킷의 자유변은 적절히 보강되어야 한다. 브래킷 끝단의 설계는 횡단면의 급격한 변화
를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d) 트리핑 브래킷의 배치는 8장 2절 [5.1.1]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트리핑 브래킷은 단부 브래킷의 
단부 및 1차 지지부재의 플랜지가 너클되거나 굽은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e) 1차 지지부재의 순 단면계수  (c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cm )

   : 패치하중을 고려하여 끝단에서 굽힘 모멘트에 대한 수정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패치하중 수정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스팬 방향의 선수 충격 하중면적의 범위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m )

 : [3.3.5]에 의한 선수 충격 하중면적(m )

   : 1차 지지부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충격 하중면적의 폭(m )으로서 4장 1절의 1차 지지부재의 간격으로 
한다. 다만,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굽힘 모멘트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연속된 면재를 가지는 1차 지지부재 또는 양단에 3장 6절 [4.4]에 적합한 브래킷이 설치된 

경우
   : 허용 굽힘 응력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허용기준이 AC-I인 경우

f) 단부 브래킷의 토우/지지부에서 1차 지지부재 웨브의 순 전단면적    (c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cm )

  : 패치하중 수정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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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팬 방향의 선수 충격 하중면적의 범위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m )

  : 허용 굽힘 응력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허용기준이 AC-I인 경우

g) 외판에 인접한 갑판 및 격벽의 두께 및 1차 지지부재의 순 웨브 두께  (mm ) 은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
서는 아니 된다.

 sin

  (mm )

  : 1차 지지부재 웨브와 외판 사이의 각도(deg) (그림 5 참조)
  : 8장 5절 [2.2.3]에 주어진 적용하중에 대하여 1차 지지부재 또는 갑판/격벽 패널 웨브의 압축상태에서

의 임계 좌굴응력(Nmm ). 계산시, 8장 5절 [2.2.3]에 주어진   와   둘 다 고려되어야 하고 UP-B
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림 5  외판 1차 부재와 외판 사이의 각도

4. 추가 치수 요건

4.1 평판 선수재

4.1.1
평판 선수재의 순 두께  (m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다 클 필요는 
없다.

        (mm )

   : 수평 스트링거(부분 또는 전체), 브레스트 훅, 또는 이와 동등한 수평 보강재 사이의 간격(m ) 

하기 만재흘수선 상방 0.6 m  위치에서부터  +  까지의 평판 선수재의 순 두께는 0.8  까지 점차 감소시
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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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브레스트 훅 및 다이어프램
[3.3.1]의 선수 충격 보강지역 주위의 브래스트 훅/다이어프램의 최소 순 두께  (m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
아서는 아니 된다.

  

 




 (mm )

 : 1장 4절 표 5의 웨브 보강재 간격(mm ). 보강재가 없는 경우 웨브의 깊이로 한다.

4.2 스러스트 터널

4.2.1
터널 판의 순 두께  (mm ) 은 선수 스러스트 근처의 외판에 요구되는 순 두께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이에 추
가하여  는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mm )

   : 터널의 내경(mm )으로서 970 mm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터널의 바깥쪽 끝에 봉 또는 격자가 설치되는 경우, 봉 또는 격자는 유효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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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관구역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 절의 요건은 기관구역 내 구조의 치수 및 배치에 적용한다. 기관 제조자의 요건에 따라 선박을 설계하는 것은 조
선소의 책임이다.

2. 기관실 배치

2.1 구조배치

2.1.1
기관구역의 갑판/격벽에 개구가 설치되는 경우, 갑판, 선측 및 선저구조를 지지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1.2
기관, 축 등의 모든 부분은 하중을 선체구조에 분산시키도록 지지되어야 한다. 인접한 구조는 적절히 보강되어야 한
다.

2.1.3
1차 지지부재는 유효한 구조적 설계가 되도록 연속된 보강재 및 정렬된 필러 지지를 고려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
다.

2.1.4
횡늑골 방식의 기관구역에 대하여 특설늑골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늑골 다섯개 간격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특설늑골
은 상단과 하단에서 적절한 강성의 부재와 연결되어야 하고 갑판 트랜스버스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2.1.5
횡격벽에서 종보강재의 단부연결은 적절한 고착, 측면 지지를 제공하여야 하고,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프트 토
우 브래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보강재와 겹침 방식으로 연결되는 브래킷이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2.1.6
횡늑골 방식이 채택된 경우, 필러 또는 필러 격벽을 고려한 적절한 종거더를 배치하여 갑판 보강재를 지지하여야 한
다. 설치된 경우, 갑판 트랜스버스는 단부 고정 및 강도의 횡 방향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설늑골과 일치하여 
배치되어야 한다. 종늑골 방식이 채택된 경우, 갑판 보강재는 필러 또는 필러 격벽을 고려하여 특설늑골과 일치하는 
갑판 트랜스버스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2.1.7
기관실 케이싱은 필러 또는 필러 격벽을 고려하여 갑판 트랜스버스 및 종거더를 적절히 배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특별히 큰 기관실 케이싱 개구에 대하여는, 크로스타이가 필요할 수 있다. 이들은 갑판 트랜스버스와 일치하여 배치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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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주추진기관, 감속기, 축 및 스러스트 베어링의 거치대, 그리고 이들 거치대의 지지구조는 예상되는 모든 하중상태에
서 요구되는 정열 및 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관 제조자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도면의 제출이 고려되어야 한다.

(a) 주추진기관의 거치대
(b) 감속기의 거치대
(c) 스러스트 베어링의 거치대
(d) (a), (b) 및 (c)의 지지구조

2.2 이중저

2.2.1 이중저 높이
기관구역의 위치에 상관없이 중심선에서의 이중저 높이는 2장 3절 [2.3.1]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이 깊
이는 주기 거치대의 형식이나 깊이에 따라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기관구역이 매우 크거나 경하상
태와 만재상태의 흘수차가 큰 경우 조선소는 상기 높이를 증가시켜야 한다. 기관구역 내의 이중저 높이가 인접구역
과 다른 경우, 종부재의 구조적 연속성은 적절한 종 방향 범위에 걸쳐 내저판을 경사시켜 확보하여야 한다. 경사진 
내저판의 너클은 늑판 근처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중저 구조의 전체 강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국부적으로 낮은 
이중저 높이가 허용될 수 있다.

2.2.2 중심선 거더
이중저에는 중심선 거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심선 거더 상의 맨홀을 위한 개구는 이중저로의 접근 및 보수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국부적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2.2.3 선저 선측거더
기관구역에서 선저 선측거더의 수는 인접한 지역에 따라, 구조의 적절한 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히 증가되어야 
한다. 종늑골 방식 이중저 내의 선저 선측거더는 기관구역에 인접한 지역 내에서 선저 종보강재와 연속되어야 하고, 
종보강재 간격의 3배 이하로 최대 3 m 보다 크지 아니한 간격이어야 한다.

2.2.4 기관 거치대에 인접한 거더
기관 거치대에 인접하여 추가로 선저 선측거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2.2.5 종늑골 방식 이중저의 늑판
이중저가 종늑골 방식인 경우, 늑판은 주기관과 추력 베어링 아래 모든 늑골에 설치되어야 한다. 주기관 및 베어링 
거치대의 바깥 측에서는 늑판을 늑골 한개 건너마다에 설치할 수 있다.

2.2.6 횡늑골 방식 이중저의 늑판
기관구역의 이중저가 횡늑골 방식인 경우, 늑판은 매 늑골마다 배치되어야 한다.

2.2.7 맨홀 및 웰
시트 및 인접한 지역의 근처에 위치한 늑판에 설치되는 맨홀의 수 및 크기는 이중저로의 접근 및 보수 유지에 필요
한 것으로 최소화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맨홀의 가장자리는 플랜지로 보강되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 
늑판은 맨홀의 측면에 평강으로 적절히 보강되어야 한다. 이동식 다공판을 가진 맨홀이 기관실 후단격벽의 근처에 
배치된 웰 부근의 내저판에 설치되어야 한다. 터널의 배수는 터널 후단에 위치한 웰로 이루어지도록 배치되어야 한
다.

2.2.8 내저판
주기관 또는 스러스트 베어링이 내저판에 직접 볼트 체결이 되는 경우, 내저판의 순 두께는 19 mm  이상 이어야 한
다. 거치 볼트는 늑판 및 종거더에 가능한 가깝게 배치되어야 한다. 판 두께 및 거치 볼트의 배치는 또한 제조자의 
권고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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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무거운 설비 
내저판 상에 무거운 설비가 직접 탑재되는 경우, 늑판과 거더의 두께는 적절히 증가되어야 한다.

3. 기관 거치대

3.1 일반사항

3.1.1
주기관 및 스러스트 베어링은 작용하는 다양한 중력, 추력, 토크, 동력 및 진동력을 견디기에 충분한 강도의 거치대
에 의하여 선체구조에 유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3.1.2
고출력 내연기관 또는 터빈 장치인 경우, 거치대는 일반적으로 이중저 구조와 일체형이어야 한다. 기관 거치대 또는 
터빈기어 케이스 및 스러스트 베어링 근처의 내저판 두께를 충분히 증가시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그림 1 형식 
1 참조)

3.1.3
그림 2 형식 2의 거치대로 지지되는 주기관의 경우, 기관으로부터 인접한 구조에 전달되는 힘은 가능한 한 균등하게 
분산되어야 한다. 거치대를 지지하는 종 방향 부재는 이중저 내의 거더와 일치하여야 하고, 횡 방향 보강재는 늑판과 
일치되게 배치되어야 한다.(그림 2 형식 2 참조)

그림 1  기관 거치대 형식 1 

비고 1 : 브래킷은 가능한 한 커야 한다. 기관 제조자의 권고에 따라 기관 거치대의 
거더와 간섭되는 경우 브래킷은 생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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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관 거치대 형식 2

비고 1 : 브래킷은 가능한 한 커야 한다. 기관 제조자의 권고에 따라 기관 거치대의 
거더와 간섭되는 경우 브래킷은 생략될 수 있다.

3.2 내연기관 및 스러스트 베어링의 거치대 

3.2.1 
내연기관 및 스러스트 베어링 거치대의 치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기관의 일반적인 강성 및 평형력을 벗어난 경우
의 설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2.2
일반적으로, 내연기관 및 스러스트 베어링의 거치대에는 두개의 거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보기의 거치대

3.3.1
보기는 기관으로부터의 하중을 지지구조에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적절한 크기와 배치를 가지는 거치대 상에 고정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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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미부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 절의 요건은 선미격벽 후방 구조의 치수 및 배치에 적용한다.

2. 선미피크

2.1 구조배치

2.1.1 늑판
늑판은 선미피크 내에서 각 늑골 간격마다 설치되어야 하고, 최소한 선미관 상부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늑판이 터널 
갑판 또는 갑판까지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 늑판의 상단은 플랜지로 보강하여야 한다. 러더혼의 후면 근처와 러더혼 
내의 웨브에 일치하여 두꺼운 늑판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들은 첫 번째 갑판 또는 터널갑판까지 연장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절단, 스켈롭 또는 기타 개구는 최소화 하여야 한다.

2.1.2 플랫폼 및 선측거더
선미피크 내의 플랫폼 및 선측거더는 바로 전방부에 위치한 플랫폼 및 선측거더와 일치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만
일 선체의 형상 및 접근의 필요성 때문에 이러한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폭이 넓은 테이퍼링 브래킷을 사용하여 선
미피크와 바로 전방의 구조 사이의 구조적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선미피크가 선측이 종늑골 방식인 기관구역에 
인접한 경우, 선미피크 내의 선측거더에는 테이퍼링 브래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선미탱크 상단으로부터 노천갑판까지
의 깊이가 2.6 m 보다 크고 선측이 횡늑골 방식인 경우, 가능한 전방의 구조와 유사하게 일치시기 위하여 한개 또는 
그 이상의 선측거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2.1.3 종 방향 격벽
일반적으로 선미피크의 상부의 선체 중심선에는 매 늑골 간격마다 보강 된 비수밀 종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튀어
나온 선미가 매우 크거나, 수밀 또는 제수격벽으로 분리된 구역의 최대 폭이 20 m 를 넘는 경우, 추가의 종 방향 제
수격벽이 요구될 수 있다.

2.1.4 대체설계 검증
설계자가 격자해석이나 유한요소 해석에 의해 검증을 수행하고 수행한 해석의 전체 문서를 제공하는 경우, [2.1.1], 
[2.1.2] 및 [2.1.3]에 정의된 간격 및 배치 요건이 증가될 수 있다. 적용 허용기준은 6장 6절 [3]에 따르며 유한요소 
해석은 7장의 요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2.2 선미피크의 늑판과 거더의 보강

2.2.1
프로펠러 상부에 위치한 선미피크 평형수 또는 청수탱크의 늑판 및 거더의 보강재는 [2.2.2] 및 [2.2.3]에 따라서 설계
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종 방향으로 러더의 전단과 프로펠러 보스의 후단 사이의 지역, 횡 방향으로 프로펠러의 지
름 이내의 지역에 위치한 보강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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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늑판 및 거더의 보강재 높이  는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mm ), 평강 보강재인 경우
    (mm ), 구평강 및 플랜지 보강재인 경우

    : 그림 1에 따른 보강재의 길이로서 5 m 보다 클 필요는 없다.

2.2.3
단부 브래킷은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야 한다.

•    가 4 m 를 넘는 경우, 브래킷은 상단 및 하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    가 2.5 m 를 넘는 경우, 브래킷은 하단에 설치되어야 한다.

    : 보강재의 총 길이(m )로서 그림 1에 따른다.

a)    > 4인 경우 b)     > 2.5인 경우 c)    ≤ 2.5인 경우

그림 1  선미피크 내 늑판 및 거더의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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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미재

3.1 일반사항

3.1.1
선미재는 강판 또는 중공단면을 가진 주강으로 제작될 수 있다. 적용하는 재료상세 및 강재의 등급에 대하여는 3장 
1절을 참조하여야 한다. 기타 재료 또는 구조의 선미재는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3.1.2
주강 및 조립 선미재는 표 1 또는 표 2에 정의된 선미재 요구 두께 의 총 두께 80 % 이상인 적절한 간격의 판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주강에서는 급격한 단면 변화를 피하여야 한다. 모든 단면은 적절한 테이퍼링 반경을 가져야 한다.

3.1.3
프로펠러 상부에 있어서, 선형이 전폭에 걸치고(full) 중심선에 지지구조가 있는 경우 선미재의 총 두께는 [3.2.1]에 
의한 두께의 80 % 까지 감소할 수 있다. 

3.2 프로펠러 포스트

3.2.1 프로펠러 포스트의 총 치수
프로펠러 포스트의 총 치수는 1축선에 대하여는 표 1, 2축선에 대하여는 표 2의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프로펠러 포스트의 종축에 대한 단면계수가 표 1 또는 표 2중 해당 프로펠러 포스트의 요구 치수로 계산한 단
면계수보다 큰 경우 상기와 다른 프로펠러 포스트의 치수 및 비율을 인정할 수 있다.

3.2.2 프로펠러 축 보싱
1축선의 경우, 프로펠러 포스트를 포함하여 프로펠러 축 보싱의 두께는 직사각형 단면의 바 프로펠러 포스트에 대하
여 [3.2.1]에서 요구하는 치수 “b” 의 60 %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프로펠러 포스트의 
총 치수(mm )

조립식 프로펠러 포스트

l

주조식 프로펠러 포스트 직사각형단면을 가지는 주조 또는 
단조의 바 형식의 프로펠러 

포스트

a 
 


  

b 
 


  

 
 

 -

 - 
 -

 
 

 -

R - 50 -

표 1  1축선 – 프로펠러 포스트의 총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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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펠러 포스트의 
총 치수(mm )

조립식 프로펠러 포스트 주조식 프로펠러 포스트 직사각형단면을 가진 주조 또는 
단조의 바 형식의 프로펠러 

포스트

a     64.2 +L

b     28.0 +L

t1     -

t2     -

t3 -   -

     -

표 2  2축선 - 프로펠러 포스트의 총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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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결

3.3.1 선체구조와의 연결
선미재는 선미구조와 유효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프로펠러 포스트의 하부에 요구되는 선미재의 치수는 프로펠러 샤
프트 중심선의 프로펠러 포스트 후단으로부터 용골과의 유효한 연결을 위하여 1500 + 6  mm  이상의 길이까지 연
장되어야 한다. 다만, 선미재가 선미격벽을 넘어서까지 연장될 필요는 없다.

3.3.2 용골과의 연결
선미재 하부의 두께는 중실 바 용골 또는 판 용골의 두께까지 점차 감소시킬 수 있다. 판 용골의 경우, 선미재의 하
부는 용골과 유효하게 연결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3.3 트랜섬 늑판과의 연결
타주 및 프로펠러 포스트는 이중저 높이보다 낮지 않은 높이를 갖고 다음 식에 의한 두께보다 두꺼운 순 두께를 가
지는 트랜섬 늑판에 연결되어야 한다.

     (mm )

3.3.4 중심선 거더와의 연결
선미재가 주강인 경우, 선미재의 하부에는 실행 가능한 한 중심선 거더와의 연결을 위하여 종 방향 웨브를 설치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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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판 구조에 대한 특별한 치수 요건

4.1 외판

4.1.1 선미재와 연결된 외판
선미재와 연결된 외판의 순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mm )

보스 및 용골 판 주위의 외판의 순 두께  (m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mm )

    : 3장 7절 [2.2.2]의 패널의 너비(mm )

4.1.2 두꺼운 외판
[2.1.1]에 의한 두꺼운 늑판 근처에는 두꺼운 외판이 국부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두꺼운 외판의 순 두께는 [4.1.1]에 
주어진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두꺼운 늑판의 바깥쪽에서의 외판의 두께는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점차 경감될 
수 있다. 러더혼의 판이 외판쪽으로 곡률을 가지는 경우, 외판과 연결되는 곳의 곡률  (mm ) 은 다음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mm )

4.1.3 스러스트 터널 판
터널 판의 순 두께  (mm ) 는 1절 [4.2.1]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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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슬로싱 압력을 받는 탱크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 패널 종횡비에 대한 보정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다만, 1.0 보다 클 필요는 없다.

    



 : 3장 7절 [2.1.1]에 의한 패널의 길이(mm )
 : 3장 7절 [2.1.1]에 의한 패널의 너비(mm )
 : 3장 7절 [1.1.2]에 의한 유효 굽힘 스팬(m )
 : 4장 6절 [6.3.2]에 의한 유효 슬로싱 길이(m )
 : 4장 6절 [6.4.2]에 의한 유효 슬로싱 너비(m )
   : 5장 1절 [1.5]에 의한 고려하는 종 방향 위치에서 선체거더 순 수평 관성 모멘트(m ) 
 : 4장 4절 [2.2.2]에 의한 고려하는 지점에서의 항해상태 선체거더의 호깅 및 새깅 정수중 허용 굽힘 모멘

트(kNm )
 : 5장 1절에 의한 기선에서 수평 중립축까지의 거리(m )
 : 고려하는 하중계산점 또는 기준점의 수직 좌표(m )
 : 3장 7절 [2.2] 또는 3장 7절 [2.2]에 의한 하중계산점에서 계산된 선체거더 굽힘응력으로 다음 식에 따른

다.

    

      (Nmm )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 절의 요건은 액체를 운송하는 탱크 내에 발생할 수 있는 국부적인 슬로싱 하중에 대한 보강요건에 적용한다. 탱
크 내 액체의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인한 슬로싱 하중은 4장 6절 [6]에 따른다.

1.2 일반 요건

1.2.1 화물 및 평형수 탱크의 적재 높이
모든 화물탱크 및 평형수 탱크의 치수는 다음 경우에 대하여 이 절에 규정된 슬로싱 요건을 따라야 한다.

• 평형수 탱크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는 적재 높이
• 화물탱크에 대하여는 화물 비중이 4장 6절의  에서의 제한이 없는 적재 높이
• 화물 비중이  인 화물탱크에 대하여  까지의 모든 적재 높이.   는 다음 식에 따른다.

  

 ∙  ∙  (m )

 : 고액비중이  인 고려하는 화물탱크의 부분적재와 관련한 최대 허용 적재 높이(m )
 : 탱크 최대 높이(m )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10 장 기타구조 1 부 10 장 4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653

 : 4장 6절의 화물 비중
 : 4장 6절의 계수
 : 4장 6절의 최대 허용 액체 화물 밀도

1.2.2 산적화물선의 평형수 적재 화물창
산적화물선의 평형수 적재 화물창은 항해상태에서는 가득차거나 비어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슬로싱 압력에 대한 평가
는 요구되지 아니 한다.

1.2.3 구조상세
슬로싱 하중에 기인한 국부치수 증가는 하드 스팟, 노치 및 기타 유해한 응력집중의 상세 및 회피에 충분히 고려하
여야 한다.

1.3 슬로싱 압력의 적용
1.3.1 일반사항
다음 탱크의 구조부재는 [1.3.4] 및 [1.3.5]에 따른 설계 슬로싱 압력      및    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한
다.

(a) 유조선의 화물 및 슬롭탱크
(b) 선수피크 및 선미피크 평형수 탱크
(c) 액체가 자유 운동할 수 있는 기타 탱크 즉, 평형수 탱크, 연료유 탱크 및 청수탱크 등

유효 슬로싱 길이  가 0.03   보다 작은 경우,     에 관련된 계산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유효 슬
로싱 폭  이 0.32   보다 작은 경우,    에 관련된 계산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1.3.2 최소 슬로싱 압력
4장 6절 [6.2]에 따른 최소 슬로싱 압력   m in 은 [1.3.1]의 값보다 작은 유효 슬로싱 길이   혹은 폭  을 
가지는 탱크에 적용해야 한다.

1.3.3 평가대상 구조부재
다음의 구조부재가 평가되어야 한다.

(a) 탱크의 경계를 이루는 판 및 보강재
(b) 제수격벽의 판 및 보강재

  (c) 탱크 내에 위치한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및 웨브 보강재
(d) 탱크 내의 1차 지지부재를 지지하는 트리핑 브래킷

1.3.4 종 방향 액체운동에 의한 설계 슬로싱 압력의 적용
4장 6절 [6.3.3]에 따른 종 방향 액체운동에 기인한 설계 슬로싱 압력     는 그림 1과 같이 다음의 부재에 
적용되어야 한다.

(a) 횡 방향 수밀격벽
(b) 횡 방향 제수격벽
(c) 횡 방향 수밀 및 제수격벽의 스트링거
(d) 횡격벽으로 부터의 다음에 의한 거리 중 작은 것 내에 있는 종격벽, 갑판 및 내측 선체의 판 및 보강재

• 0.25 

• 고려하는 높이에서 탱크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 횡격벽과 첫 번째 특설늑골사이의 거리 

이에 추가하여, 그림 1과 같이 특설늑골이 격벽으로부터 0.25  내에 있는 경우, 횡 방향 수밀 또는 제수격벽 부근
의 첫 번째 특설늑골은 4장 6절 [6.3.4]에 의한 슬로싱 압력    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4장 6절 [6.2]에 
따른 최소 슬로싱 압력   m in 은 모든 기타 부재에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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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종 방향 액체운동에 기인한 슬로싱 하중의 적용

1.3.5 횡 방향 액체운동에 의한 설계 슬로싱 압력의 적용
4장 6절 [6.4.3]에 따른 횡 방향 액체운동에 의한 설계 슬로싱 압력    는 그림 2와 같이 다음의 부재에 적용
되어야 한다.

(a) 종 방향 수밀격벽
(b) 종 방향 제수격벽
(c) 종 방향 수밀 및 제수격벽의 수평 스트링거
(d) 종격벽으로부터의 다음에 의한 거리 중 작은 값 내에 있는 스트링거 및 갑판을 포함한 횡 수밀격벽의 판 및 

보강재
• 0.25 

• 고려하는 높이에서 탱크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 횡격벽과 첫 번째 거더 사이의 거리 

이에 추가하여, 그림 2와 같이 거더가 종격벽으로부터 0.25   내에 있는 경우, 종 방향 수밀 또는 제수격벽 주위
의 첫 번째 거더는 4장 6절 [6.4.4]에 따른 슬로싱 압력    에 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4장 6절 [6.2]에 따른 최소 슬로싱 압력   m in 은 모든 기타 부재에 적용되어야 한다.

1.3.6 횡 방향 및 종 방향 유체운동의 결합
횡 방향 및 종 방향 유체운동에 기인한 슬로싱 압력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구조부재는 종 방향 및 횡 방향 유체운동에 기인한 최대 슬로싱 압력에 기초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1.3.7 추가적인 슬로싱 충격 평가
유효 슬로싱 폭  이 0.56  보다 크거나 또는 유효 슬로싱 길이  가 0.13  보다 큰 탱크인 경우, 우리 선급
의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슬로싱 충격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지침 참조]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10 장 기타구조 1 부 10 장 4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655

2. 치수 요건

2.1 판

2.1.1 순 두께
슬로싱 압력이 작용하는 탱크경계 및 제수격벽을 형성하는 판의 순 두께  (m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
는 아니 된다.

   




 (mm )

 : 허용 굽힘응력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다만,   m ax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그림 2  횡 방향 액체운동에 기인한 슬로싱 하중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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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m ax  : 표 1에 따른다. 
  : 새깅 및 호깅 굽힘 모멘트의 최대 값에 상응하는 선체거더 굽힘응력(Nmm )

  : [1.3]에 따른     ,     혹은   m in  중 가장 큰 값

표 1   ,   및   m ax 의 정의

2.2 보강재

2.2.1 순 단면계수
슬로싱 압력이 작용하는 보강재의 순 단면 계수  (c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cm )

 : 굽힘 모멘트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각 끝단부에서 회전에 대하여 고정된 보강재인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연속 보강재에 적용

한다.
   , 한쪽 혹은 양쪽 끝단부에 회전에 대하여 고정되지 아니한 보강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불연속 

보강재에 적용한다.
 : 허용 굽힘 응력계수로써 다음에 따른다.

∙ 선체거더 응력을 받는 부재들 : 표 2의 계수에 따른다.
∙ 그 이외의 경우 :     m ax

 : [1.3]에 따른     ,     또는   m in  중 큰 값
  m ax : 표 3에 따른 계수

허용기준 구조부재   

AC-S

다음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이를 포함하는 화
물탱크지역 내의 종강도 부재
- 갑판
- 평면 종격벽
- 수평 파형 종격벽
- 종 방향 거더 및 스트링거

종 방향으로 
보강된 판

0.9 0.5 0.8

횡 방향 또는 
수직 방향으로 

보강된 판
0.9 1.0 0.8

다음을 포함한 기타 강도부재
- 수직파형 종격벽
- 평면 횡격벽
- 파형 횡격벽
- 횡 방향 스트링거 및 특설늑골
- 화물탱크지역 밖의 탱크 경계판 및 1차 지지부재

0.8 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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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거더
굽힘응력의

부호, 
(1)

면외압력이 
작용하는 쪽(2)

보강재 
경계조건(3)  계수 

인장(+)

보강재 측

F - F 12
    

   

다만,   m ax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F - S 8
    

  

다만,   m ax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S - S 8     m ax

판 측

F - F 12     m ax

F - S 8     m ax

S - S 8
    

  

다만,   m ax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압축(-)

보강재 측

F - F 12     m ax

F - S 8     m ax

S - S 8
    

  

다만,   m ax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판 측

F - F 12
    

  

다만,   m ax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F - S 8
    

  

다만,   m ax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S - S 8     m ax

(비고)
(1)  는 호깅 및 새깅상태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2) 고려하는 탱크 내부에 있는 1차 지지부재 및 제수격벽에 대하여는 슬로싱 압력은 보강재 및 판 측에 각각 적용하

여야 한다.
(3) F – F 는 회전에 대하여 보강재의 양단이 고정된 것을 의미한다.
   F – S 는 회전에 대하여 보강재의 한쪽 끝단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단은 고정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S – S 는 회전에 대하여 보강재의 양단이 고정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표 2  허용 굽힘응력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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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및   m ax 의 정의

2.3 1차 지지부재

2.3.1 웨브
1차 지지부재의 웨브 순 두께  (mm ) 는 다음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mm )

 : [1.3]에 따른     ,    ,    ,     및   m in  중 가장 큰 값. 압력은 그림 1 
및 그림 2와 같이 부재의 높이에 따른 분포를 고려하여 3장 7장 [4.1]의 하중 작용점에서 계산되어야 
한다.

 : [2.1.1]에 따른 허용 판 굽힘 응력계수

2.3.2 웨브 보강재
슬로싱 압력이 작용하는 1차 지지부재 웨브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  (m ) 는 다음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m )

 : [1.3]에 따른     ,    ,    ,     및   m in  중 가장 큰 값. 압력은 그림 1 
및 그림 2와 같이 부재의 높이에 따른 분포를 고려하여 3장 7절 [3.2]의 하중 작용점에서 계산되어야 
한다.

 : [2.2.1]에 따른 허용 굽힘 응력계수
 : [2.2.1]에 따른 굽힘 모멘트계수

2.3.3 1차 지지부재를 지지하는 트리핑 브래킷
1차 지지부재를 지지하는 트리핑 브래킷의 순 단면계수  (cm ) (트리핑 브래킷의 유효 길이  이내 기선 부근)와 
개구 및 슬롯을 공제한 순 전단면적  (cm ) 은 다음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cm )

허용기준 구조부재    

AC-S

다음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이를 포함하는 
화물탱크지역 내의 종강도 부재:
- 갑판 보강재
- 종격벽의 보강재
- 종 방향 거더 및 스트링거의 보강재

종 방향 보강재 0.85 1.0 0.75

횡 방향 또는
수직 방향 보강재

0.7 0 0.7

다음을 포함한 기타 강도부재
- 횡격벽의 보강재
- 횡 방향 스트링거 및 특설늑골의 보강재
- 화물탱크지역 밖의 탱크경계 및 1차 지지부재의 보강재

0.75 0 0.75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11 장 선루, 갑판실 및 선체의장 13편 1부 11장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659

   

   
(cm )

 : [1.3]에 따른     ,    ,    ,     및   m in  중 가장 큰 값. 평균압력은 그
림 1 및 그림 2와 같이 부재의 높이에 따른 분포를 고려하여 트리핑 브래킷의 중앙점에서 계산될 수 
있다.

  : 트리핑 브래킷 사이 또는 기타 1차 지지부재 또는 격벽 사이의 평균 간격(m )
 : 트리핑 브래킷의 높이(m ) (그림 3 참조)
 : 트리핑 브래킷에 대한 허용 굽힘 응력계수로서 0.75 로 한다.
 : 트리핑 브래킷에 대한 허용 전단 응력계수로서 0.75 로 한다.

트리핑 브래킷의 단면계수 계산에 사용되는 부착된 판의 유효 폭은 /3 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3  트리핑브래킷의 유효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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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편 1부 11장

 선루, 갑판실 및 선체의장

제 1 절  선루, 갑판실 및 승강구

제 2 절  불워크 및 보호난간

제 3 절  설비

제 4 절  갑판설비에 대한 지지구조

제 5 절  작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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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선루, 갑판실 및 승강구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아니한 기호는 1장 4절을 따른다.

 : 고려하는 선루의 측면 또는 갑판에 작용하는 압력(kNm )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노출 갑판의 경우, 

비노출 갑판의 경우,  
선루의 측면인 경우,  

 : 4장 5절 [2], [4.2]에 따른 노출 갑판의 면외압력(kNm )
 : 4장 6절 [5]에 따른 비노출 갑판의 면외압력(kNm )
 : 4장 5절 [4.3]에 따른 선루의 측면의 면외압력(kNm )
 : 4장 5절 [3.3.1]에 따른 선수 충격요건에 영향을 받는 선측외판의 면외압력(kNm )
  : 4장 5절 [4.4.1]에 따른 선루격벽 및 갑판실 벽에 대한 외압(kNm )
 : 3장 7절에 정의된 유효 굽힘 스팬(m )
  : 3장 7절에 정의된 유효 전단 스팬(m )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보, 거더 및 횡 방향 부재에서 하나 혹은 양 끝단이 단순지지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 인 경우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절의 요건은 강재의 선루, 갑판실 및 승강구에 적용한다. 선루 또는 갑판실의 측벽이 선측외판의 일부인 경우, 선
루의 노출갑판 및 선루 또는 갑판실의 측벽에 대하여는 이 절의 요건에 추가하여 6장의 요건을 적용한다. 

1.1.2
이 절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루는 선체 중앙부에서 선수 혹은 선미 방향으로 0.4  에 위치하거나 길이가 0.15  보
다 작은 것으로 고려한다.

1.1.3
이 절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체 중앙부에서 0.4  이내에 위치한 갑판실의 길이는 0.2  이하로 고려한다.

1.2 총 치수

1.3.1
3장 2절 [1.1.3]과 관련하여, [3]에 언급된 모든 치수산정 및 치수는 총 치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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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배치 

2.1 구조적 연속성

2.1.1 갑판실의 격벽 및 측벽
후단격벽, 전단격벽 및 선측격벽은 격벽, 거더 및 필러와 같은 갑판 하부구조에 의해 유효하게 지지되어야 한다. 측
벽, 주종격벽 및 주횡격벽은 거주구의 여러 층에 걸쳐 일치시켜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 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기타 
유효한 구조로 지지되어야 한다. 조립 단계에서의 불연속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측면에서
의 모든 개구는 견고히 보강되어야 하고 충분히 둥근 모서리를 가져야 한다. 문 및 유사한 개구의 상부 및 하부에는 
연속된 코밍 또는 거더를 설치하여야 한다.

2.1.2 갑판실 모서리부
강력갑판에 부착된 갑판실의 모서리부에서는 갑판하부 지지구조로 하중을 전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2 단부 연결

2.2.1 갑판 보강재
횡 방향 보는 3장 6절 [3.2]에 적합한 브래킷에 의하여 선측늑골과 연결되어야 한다. 종 방향의 벽 및 거더를 통과
하는 보는 종 방향의 벽의 보강재 및 거더의 웨브와 각각 브래킷 없이 용접으로 연결할 수 있다.

2.2.2 종 방향 및 횡 방향 갑판거더
면재는 3장 6절 [4.3]에 따른 트리핑 브래킷에 의해 보강되어야 한다. 

2.2.3 선루 늑골의 단부 연결
수직 늑골은 하부의 주늑골 또는 하부에 충분한 지지구조를 갖는 갑판과 용접되어야 한다.

2.3 격벽의 국부보강

2.3.1
큰 개구 및 구명설비 또는 기타 장비나 의장품 등의 큰 하중을 지지하는 부분은 국부적으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
다.

3. 치수

3.1 선루 측벽 및 갑판

3.1.1 노출 측판 및 갑판
지지 구조물을 포함하는 노출된 측판 및 노출갑판은 [3.2.1]부터 [3.2.5]의 요건을 따라야 하고, 적용 가능한 10장 1
절 [3.3]의 선수 충격요건을 따라야 한다.

3.1.2 비노출 갑판
선루의 비노출 갑판의 지지구조 및 갑판은 [3.2.2] 및 [3.2.5]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3.2 갑판실갑판

3.2.1 노출 갑판
판의 총 두께   exp (mm ) 는 다음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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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 (mm ) 1층인 경우

  exp  



 , (mm ) 2층인 경우

  exp  



 , (mm ) 3층 및 그 상부인 경우

    : 보강재 또는 보의 표준 참조 간격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mm )

피복재에 의해 보호되는 갑판인 경우, 갑판의 총 두께는 1.5 mm  감소시킬 수 있다. 다만, 5 mm 보다 작아서는 아
니 된다. 
나무 이외의 다른 피복재가 사용되는 경우, 피복재가 강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피복재는 갑판에 유효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2.2 비노출 갑판
비노출 갑판의 총 두께    (m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5.5 mm  이상이어
야 한다.

      exp (mm ), 고려되는 층에서

    


  (mm )

3.2.3 갑판보 및 보강재
갑판보 및 보강재의 총 단면계수  (cm ) 및 총 전단면적    (cm ) 은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cm )

      


 (cm )

3.2.4 거더 및 트랜스버스
갑판거더 및 트랜스버스의 총 단면계수  (cm ) 및 총 전단면적    (cm ) 은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cm )

       (cm )

거더의 깊이는 /25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갑판보의 연속을 위하여 스켈롭이 있는 거더의 웨브 깊이는 최소한 
갑판보 깊이의 1.5 배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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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갑판거더 및 트랜스버스의 격자 해석
갑판거더 및 트랜스버스가 격자구조와 같이 작용하도록 배치된 경우에는, 총 치수에 근거한 구조 모델과 함께 추가
적인 해석이 수행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응력은 다음으로 얻어지는 허용굽힘, 전단 및 등가응력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Nmm )
   (Nmm )
   (Nmm )

3.3 갑판실벽 및 선루단 격벽

3.3.1 적용
[3.3]의 요건은 개구 및 거주구의 유일한 보호를 형성하는 선루단 격벽 및 갑판실 벽에 적용한다. 건현갑판, 선루갑
판 또는 가장 낮은 층의 갑판실 정판의 개구를 보호하지 않는 갑판실의 격벽 치수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해당 격벽이 거주구역을 포함하지 않거나 선박의 운항에 필수적인 장비를 보호하지 않는 경우, 기관실 위벽을 보호
하지 않는 갑판실의 격벽 치수는 특별히 고려할 수 있다.

3.3.2 판
판의 총 두께  (m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mm )

  
  (mm ), 가장 낮은 층인 경우

  
  (mm ), 상부 층인 경우, 다만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3.3.3 보강재
보강재의 총 단면계수  (cm ) 는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cm )

이 요건은 가장 낮은 층 보강재의 웨브가 갑판과 유효하게 용접된 것으로 가정한다. 다른 형식의 단부 연결에 대한 
치수는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갑판실의 선측 보강재의 단면계수는, 간격  와 스팬  을 고려하여, 바로 밑에 
위치한 갑판 상 선측늑골보다 클 필요는 없다.

3.4 승강구

3.4.1
승강구의 치수는 [3.2] 및 [3.3]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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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불워크 및 보호난간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노출된 건현갑판 및 선루갑판의 경계, 제1층 갑판실의 경계 및 선루의 끝단에는 불워크 또는 보호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최소 높이

1.2.1
불워크 또는 보호난간의 높이는 피복재로부터 측정하여 최소한 1.0 m 이어야 하며, [2.2] 및 [3.2]의 요건에 따라 제
작되어야 한다. 다만, 이 높이가 선박의 통상의 작업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보다 낮은 높이가 허용될 수 있다. 보다 
낮은 높이의 허용이 요청되는 경우,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불워크

2.1 일반사항

2.1.1
판재 불워크는 상단부가 적절한 레일로 보강되고 2.0 m  이하의 간격으로 스테이 또는 브래킷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스테이 또는 판재 브래킷의 자유변은 보강되어야 한다.

2.1.2
선체 중앙부 0.6  내에서, 불워크는 선체거더 응력을 받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2.1.3
불워크는 계선 파이프 부근에서 적절히 보강하고 두께를 증가시켜야 한다. 현문 또는 기타 개구는 선루단으로부터 
가능한 한 떨어져 배치하여야 한다.

2.1.4
불워크는 계선 및 예인용의 호저홀, 페어리더 부근 및 슈라우드용 아이플레이트 또는 하역장치에 사용되는 기타 태
클 부근에서도 적절히 보강되어야 한다.

2.1.5
불워크의 개구는 적어도 [3.1.2]에 규정된 횡봉을 설치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하여 횡봉을 대신하여 약 230 mm 간격으로 수직 레일 또는 봉을 인정할 수 있다. 

2.1.6
갑판에 목재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특별한 건현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1.7
계류장치가 불워크에 큰 하중을 가하는 경우, 스테이의 강도를 적절히 증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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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불워크의 구조

2.2.1 판
노출된 건현갑판 및 선루갑판의 경계에서 불워크 판의 총 두께는 표 1에 주어진 값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불워크의 높이 총 두께

1.8 m  이상
동일한 위치에서의 선루 측벽의 요구되는 두께로써 11장 1절 

[3.2.1]에 따라 구한다. 다만, 6.5 mm  이상이어야 한다.

1.0 m 6.5 mm

중간 높이 선형 보간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표 1  불워크 판의 두께

2.2.2 스테이
스테이의 총 단면계수    (cm ) 는 다음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cm )

  : 갑판상면으로부터 난간 상면까지의 불워크 높이(m )
  : 스테이의 간격(m )

단면계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갑판에 연결된 재료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스테이의 벌브 또는 플랜지는 갑판에 연결된 
경우 고려될 수 있다. 불워크 판이 현측후판에 연결된 경우, 600 mm 를 넘지 아니하는 부착판의 폭이 포함할 수 있
다.

2.2.3
불워크가 끝나는 곳에서 스테이나 증가된 강도의 브래킷을 개구 끝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불워크 스테이는 적절한 
갑판하부 보강재에 의하여 지지되거나 연결되어야 한다. 보강재는 불워크 스테이 연결 부근에서 양면 연속 필릿 용
접되어야 한다.

2.2.4
선루의 끝단 및 측판이 불워크로 연결되는 부분은 측판과 동일한 두께이어야 하고, 이러한 부분의 불워크에 개구가 
있는 경우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3. 가드레일

3.1 일반사항

3.1.1
선루가 트렁크에 연결된 경우, 건현갑판의 노출부 전체 길이에 걸쳐 오픈 레일이 설치되어야 한다.

3.1.2
B-100형 및 A형 선박은 폭로부 길이의 적어도 절반에 대하여 건현갑판 노출부에 오픈 레일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대신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만재흘수선협약(ICLL)에 적합한 방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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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보호난간의 구조

3.2.1
보호난간의 지지대는 다음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a) 고정식, 탈착식 또는 힌지식의 지지대는 약 1.5 m의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b) 적어도 매 3번째 지지대는 브래킷이나 스테이에 의해 지지되어야 한다.
(c) 탈착식 또는 힌지식 지지대는 직립된 상태에서 고정될 수 있어야 한다.
(d) 둥근 현측후판을 가지는 선박인 경우, 지지대는 갑판의 평평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e) 용접된 현측후판을 가지는 선박인 경우, 지지대는 현측후판, 상부 스탠드 또는 연속된 거터 바에 부착되어서는 

아니 된다.

3.2.2
보호난간의 최하부 횡봉과 갑판 또는 상부 스탠드까지의 간격은 230 mm 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나머지 횡봉의 간
격은 380 mm  이하이어야 한다. 

3.2.3
특별한 경우 및 제한된 길이 내에서 보호난간 대신에 와이어 로프가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와이어 로프는 턴버클
을 이용하여 팽팽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3.2.4
두개의 고정된 지지대 및/또는 불워크 사이에 설치되는 경우, 보호난간 대신에 체인이 인정될 수 있다. 개구가 큰 경
우, 횡 봉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인에 수직 봉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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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의장설비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 절에 규정된 묘박 설비는 선박이 정박, 조수 등을 기다릴 때 항구 또는 보호된 수역 내에서의 선박의 임시적인 
계류를 목적으로 한다.

1.1.2
규정된 설비는 황천에 완전히 노출된 해안에 있는 선박을 고정시키거나 또는 이동 중이거나 표류 중인 선박을 정지
시키기에 적절하려고 의도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묘박 설비에 작용하는 하중은 그 구성 요소가 손상 또는 
손실될 수 있는 정도로 증가한다.

1.1.3
요구되는 묘박 설비에 대한 의장수(EN)식은 최대 조류속력 2.5 ms, 최대 풍속 25 ms 및 최소 6 섀클의 체인 케
이블 길이를 기초로 한다. 체인 케이블의 길이는 펼쳐진 체인의 길이와 수심 사이의 비율로 정의된다. 길이가 135
m  이상인 선박의 경우, 요구되는 묘박 설비는 최대 조류속력 1.54 ms, 최대 풍속 11 ms 및 2 m  높이의 최대 
유의파고로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다. 평상시 선박은 한 번에 한 개의 선수 앵커와 체인 케이블만을 사용하는 것으
로 가정한다. 

2. 의장수 계산

2.1 요건

2.1.1
선박에는 다음 식에 의한 의장수 EN 에 따라 표 1에 정하는 것 이상의 앵커 및 체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    

 : 하기 만재흘수선에 대한 형배수량()
 : 하기 만재흘수선으로부터 갑판실 상부까지의 유효 높이(m )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계산 시 현호와 트림은 고려하지 않는다. 최하층에서의  는 그림 1에서와 같이 상갑판의 중심선 또
는 상갑판에서 국부적인 불연속부가 있는 갑판선으로부터 측정되어야 한다.

 : 선체중앙의 선측에 있어서 만재흘수선으로부터 최상층 전통갑판보의 상면까지의 수직거리(m )
 : 최상층 전통갑판으로부터 너비가 /4 를 넘는 선루 또는 갑판실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의 

정부까지의 높이(m ). 이 높이의 측정에 있어서 현호 및 트림은 무시한다. 또한 너비가 /4 를 넘는 
갑판실이 너비가 /4 를 넘지 않는 갑판실의 상부에 있을 경우에는 너비가 /4 이하인 갑판실의 
높이는 산입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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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이  의 범위 내에 있고 너비가 /4 를 넘는 하기만재흘수선 상부의 선체, 선루 및 갑판실의 측면투
영면적(m )

높이가 1.5 m  이상인 고정된 스크린(screen) 및 불워크는  및  의 계산 시 선루 또는 갑판실의 일부로 간주한
다. 특별히, 그림 2의 빗금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 
컨테이너와 같은 갑판상의 화물 높이와 창구코밍의 높이는  및  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1.2
의장수가 16,000을 넘는 선박에 대하여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hFB

그림 1  높이 측정

그림 2  스크린 및 불워크의 투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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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수 스톡이 없는 선수 앵커 체인 케이블 스터드 링크 선수 체인 지름

초과 이하
앵커의 개수 

(1)
앵커중량

(kg)
길이
(m )

연강
(1급)(mm )

고장력강
(2급)(mm )

특수고장력강
(3급)(mm )

150 175 2 480 275 22 19 * 

175 205 2 570 302.5 24 20.5 *

205 240 2 660 302.5 26 22 20.5

240 280 2 780 330 28 24 22

280 320 2 900 357.5 30 26 24

320 360 2 1020 357.5 32 28 24

360 400 2 1140 385 34 30 26

400 450 2 1290 385 36 32 28

450 500 2 1440 412.5 38 34 30

500 550 2 1590 412.5 40 34 30

550 600 2 1740 440 42 36 32

600 660 2 1920 440 44 38 34

660 720 2 2100 440 46 40 36

720 780 2 2280 467.5 48 42 36

780 840 2 2460 467.5 50 44 38

840 910 2 2640 467.5 52 46 40

910 980 2 2850 495 54 48 42

980 1060 2 3060 495 56 50 44

1060 1140 2 3300 495 58 50 46

1140 1220 2 3540 522.5 60 52 46

1220 1300 2 3780 522.5 62 54 48

1300 1390 2 4050 522.5 64 56 50

1390 1480 2 4320 550 66 58 50

1480 1570 2 4590 550 68 60 52

1570 1670 2 4890 550 70 62 54

1670 1790 2 5250 577.5 73 64 56

1790 1930 2 5610 577.5 76 66 58

1930 2080 2 6000 577.5 78 68 60

2080 2230 2 6450 605 81 70 62

2230 2380 2 6900 605 84 73 64

2380 2530 2 7350 605 87 76 66

2530 2700 2 7800 632.5 90 78 68

표 1  의장 – 선수 앵커 및 체인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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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수 스톡이 없는 선수 앵커 체인 케이블 스터드 링크 선수 체인 지름

초과 이하
앵커의 개수 

(1)
앵커 중량

(kg)
길이
(m )

연강
(1급)(mm )

고장력강
(2급)(mm )

특수고장력강
(3급)(mm )

2700 2870 2 8300 632.5 92 81 70

2870 3040 2 8700 632.5 95 84 73

3040 3210 2 9300 660 97 84 76

3210 3400 2 9900 660 100 87 78

34 3600 2 10500 660 102 90 78

3600 3800 2 11100 687.5 105 92 81

3800 4000 2 11700 687.5 107 95 84

4000 4200 2 12300 687.5 111 97 87

4200 4400 2 12900 715 114 100 87

4400 4600 2 13500 715 117 102 90

4600 4800 2 14100 715 120 105 92

4800 5000 2 14700 742.5 122 107 95

5000 5200 2 15400 742.5 124 111 97

5200 5500 2 16100 742.5 127 111 97

5500 5800 2 16900 742.5 130 114 100

5800 6100 2 17800 742.5 132 117 102

6100 6500 2 18800 742.5 * 120 107

6500 6900 2 20000 770 * 124 111

6900 7400 2 21500 770 * 127 114

7400 7900 2 23000 770 * 132 117

7900 8400 2 24500 770 * 137 122

8400 8900 2 26000 770 * 142 127

8900 9400 2 27500 770 * 147 132

9400 10000 2 29000 770 * 152 132

10000 10700 2 31000 770 * * 137

10700 11500 2 33000 770 * * 142

11500 12400 2 35500 770 * * 147

12400 13400 2 38500 770 * * 152

13400 14600 2 42000 770 * * 157

14600 16000 2 46000 770 * * 162

(비고)
(1) 예비 앵커는 요구되는 앵커의 개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체인 등급은 이 지름에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 1  의장 – 선수 앵커 및 체인 케이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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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묘박 설비

3.1 일반사항

3.1.1 일반사항
두 개의 선수앵커가 체인 케이블에 연결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탑재되어야 한다. 

3.1.2 설계
앵커는 승인된 형식의 것이어야 하고 선급의 요건에 따라서 시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3.2 스톡앵커

3.2.1 앵커 중량
표 1에 정하는 수와 같은 수의 선수 앵커(bower anchor)의 합계 질량이 동표에 정하는 질량 및 수를 곱한 것보다 
적지 않을 때에는 개개의 앵커 질량은 표 1에 정하는 것에 ±7 % 의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앵커는 스톡이 없
는 형식의 것이어야 한다. 핀 및 부속품을 포함한 스톡이 없는 앵커의 헤드의 중량은 앵커의 총 중량의 60 %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3.3 고파지력 앵커

3.3.1 일반사항
선주가 동의하는 경우, 특별한 형식의 앵커를 사용할 것을 고려한다. 고파지력(HHP) 앵커(즉, 적용되는 선급규칙의 
요건에 따라 승인된 일반 앵커보다 파지력이 2배 높은 앵커)는 해저면에 대한 사전 조정이나 특수한 배치를 요구하
지는 않는다.

3.3.2 고파지력 또는 초고파지력 앵커 중량
선수 앵커로 사용되는 고파지력 앵커는 각 앵커의 무게가 표 1의 스톡리스 앵커에서 요구되는 질량의 75 % 이상이
어야 한다.

3.3.3 적용
고파지력 앵커는 보통 형태의 호저 파이프로부터 낙하시키는 경우 해저에 처음 착지한 각도 또는 위치와 관계없이, 
지체없이 해저를 유효하게 파지하고 우리 선급에서 요구하는 파지력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능에 대하여 입증이 요구될 수 있다. 

3.4 체인 케이블

3.4.1 일반사항
앵커 체인은 강의 종류 및 제조형식에 따라 제1종, 제2종 또는 제3종으로 구분한다. 앵커 체인에 사용된 재료의 종
류 및 제조방법은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인을 만드는 소재와 체인 완성품은 우리 선급의 해당 규칙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의장품의 일부를 이루고자하는 체인 케이블은 선박이 진수될 때 체크 체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4.2 적용
표 1에 따라 본선 탑재가 요구되는 체인의 전체 길이는 두 선수 앵커 사이에 대략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선주가 82.5 m 보다 깊은 깊이에서 투양묘를 위한 설비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되는 체인 케이블의 적절한 전체 길이
를 명시하는 것은 선주의 책임이다. 이 경우, 체인 케이블을 두개의 다른 길이로 분배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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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체인 로커와 적재된 앵커

3.5.1 일반사항
체인 로커는 체인 케이블을 적절히 적재하고 케이블이 완전히 적재되었을 때 케이블을 체인 파이프를 통하여 쉽게 
곧바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용적을 가진 적절한 형태의 것이어야 한다. 좌우현의 케이블은 분리된 구역을 
가져야 한다. 체인 로커의 경계 및 출입구는 수밀이어야 한다. 악천후에서 체인 로커가 침수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체인 로커에 대한 적절한 배수설비가 제공되어야 한다. 체인 또는 스퍼링 파이프는 적절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마모 방지용 덧판(chafing lip)이 설치되어야 한다.

3.5.2 체인 케이블의 내부 끝단의 고박
체인의 선내단을 선체구조에 고정하는 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고정장치 및 지지구조는 설치된 체인 케이블의 
최소 파단강도의 15 % 이상 30 % 미만의 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선체에 대한 체인의 고정은 앵커 및 체인을 포
기해야 하는 비상시, 체인 로커 외부의 접근 가능한 위치로부터 체인을 신속히 이탈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3.5.3. 적재된 앵커의 고박
앵커 래싱은 래싱 재료의 항복 강도의 40 % 를 넘지 않으면서 케이블의 길이 10 m 를 더한 앵커의 질량의 2배에 해
당하는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6 체인 스토퍼

3.6.1 일반사항
체인 스토퍼는 체인이 풀릴 때 각 체인 케이블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3.6.2 적용
체인 스토퍼의 고정 장치는 영구 변형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3.4.1]에서 요구되는 체인 케이블의 파단하중의 80 %
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7 양묘기

3.7.1 일반사항
충분한 출력과 체인의 크기에 적합한 양묘기가 우리 선급의 요건에 따라 본선에 설치되어야 한다. 선주가 규칙요건
을 크게 초과하는 설비를 요구하는 경우, 증가된 양묘기의 출력을 명시하는 것은 선주의 책임이다. 양묘기는 어느 쪽
의 케이블도 감을 수 있어야 한다.

3.7.2 적용
양묘기의 설계는 스퍼링 파이프 상에 덮개 또는 충분한 강도의 시일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체인 파이프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체인 로커 또는 선수루의 침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등한 배치는 특별히 허용될 수 있다.

3.7.3 양묘기 시험
각 양묘기는 본선 설치 이후에 만족스러운 작동을 검증하기 위하여 작동상태에서 시험되어야 한다. 각 구성 장치는 
다음과 같이 개별적으로 시험되어야 한다.

(a) 제동
(b) 클러치 기능
(c) 체인 케이블과 앵커의 강하 및 인양
(d) 체인 리프터 상에 체인의 적절한 걸침
(e) 호저 파이프 및 체인 파이프를 통한 체인의 적절한 이송
(f) 체인 및 앵커의 유효적절한 격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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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시험 중, 양묘기는 다음에 대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a) 모든 특정설계 투양묘 깊이에서, 82.5 m 의 깊이에서 27.5 m 의 깊이까지 9 mmin 의 평균속도로 앵커를 끌
어올리는 것

(b) 82.5 m  보다 큰 특정설계 투양묘 깊이에서, (a)에 추가하여 그 특정설계 투양묘 깊이에서 82.5 m 의 깊이까지 
3 mmin 의 평균속도로 앵커를 끌어올리는 것

(c) 시험지역의 수심이 부적절한 경우, 적절한 동등한 모의 시험조건이 대체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3.8 호저 파이프

3.8.1 일반사항
호저 파이프는 체인 케이블이 적절한 틈새를 가지고 선측을 통하여 체인 스토퍼로부터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와 배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호저 파이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호저 파이프의 위치 및 기울기는 
체인 케이블을 잘 인도하고 앵커를 효과적으로 격납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하며, 래터(latter)가 접이식인 경우 작동 
중에 선체 손상을 피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충분한 레이업(lay-up)을 가진 적절한 형태 및 체인 케이
블의 크기에 적절한 반지름을 가지는 마모 방지판이 갑판 및 외판에 설치되어야 한다. 호저 파이프 주위의 외판은 
필요한 경우 보강되어야 한다. 호저 파이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체장치가 특별히 고려되어 한다.

3.8.2 적용
호저 파이프는 두꺼운 덧댐판 또는 삽입판에 연속 용접으로 확실히 부착되어야 한다.

3.8.3 앵커의 저장과 전개장치
호저 파이프 및 앵커 포켓은 케이블이 찍히는 것을 최소화 하고, 케이블 링크가 높은 굽힘응력을 받을 가능성을 최
소화하기 위하여 완전 원형플랜지 또는 고무로 된 바를 가져야 한다. 곡률반경은 선박이 정박할 때 체인 케이블을 
풀거나 인양하는 동안 지지되는 부분인 호저 파이프의 상단 및 하단의 곡률 부위에서 최소한 세 개의 체인 링크가 
동시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앵커를 조작하는 동안 앵커와 외판사이의 적절한 간격을 얻을 수 없는 구상선
수를 갖는 선박인 경우, 외판 두께를 증가시킴으로써 구상선수의 국부보강을 하여야 한다.

3.9 예인삭 및 계류삭
3.9.1 일반
계류삭 및 예인삭은 선급의 조건으로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설계자는 아래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예인삭
• 길이(m )
• 절단하중(kN)

• 계류삭
• 갯수
• 길이(m )
• 절단하중(kN)

적하지침서에 규정된 갑판 화물을 포함하는 측면 투영면적은 예인삭 및 계류삭을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11 장 선루, 갑판실 및 선체의장 1 부 11 장 4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677

제 4 절  갑판설비에 대한 지지구조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SWL : [4.1.4]의 안전사용하중
수직응력 : 수직응력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전단응력을 가진 굽힘응력 및 축응력의 합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 절에 나열된 갑판설비 및 의장품의 지지구조에 대한 자료를 승인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절은 다음 설비 및 의장의 지지구조 및 거치대에 대한 치수요건을 규정한다.

(a) 양묘기
(b) 앵커 체인 스토퍼
(c) 계류윈치
(d) 갑판크레인, 데릭 및 리프팅마스트
(e) 볼러드 및 비트, 페어리더, 스탠드롤러, 촉 및 캡스턴

1.1.2
갑판설비가 작동하중 및 그린파랑하중과 같은 복합하중를 받는 경우, 작동하중 및 그린파랑하중은 거치대 및 지지구
조의 강도평가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1.2 제출자료

1.2.1
1장 3절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양묘기 및 체인 스토퍼

2.1 일반사항

2.1.1
양묘기는 갑판에 유효하게 거치되고 고정되어야 한다.

2.1.2
선박 건조자 및 양묘기 제조자는 거치대가 양묘설비의 안전한 작동 및 유지보수에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
다.

2.1.3
지지구조는 [2.1.5] 및 [2.1.6]에 규정된 각 하중시나리오에 대하여 응력이 [2.1.12]및 [2.1.15]의 허용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11 장 선루, 갑판실 및 선체의장 1 부 11 장 4 절

678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2.1.4
이러한 요건은 순 치수를 기반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1.5
다음의 하중상태에서 앵커의 작동을 적절히 검토하여야 한다.

(a) 체인 스토퍼가 설치되었지만 양묘기에 부착되지 않은 경우 : 체인 케이블 최소 파단강도의 45 %
(b) 체인 스토퍼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체인 스토퍼가 양묘기에 부착된 경우 : 체인 케이블 최소 파단강도의 80 %
(c) 체인 스토퍼 : 체인 케이블 최소 파단강도의 80 %

2.1.6
다음의 힘들이 0.25   전방의 그린파랑하중에 의한 설계하중에 대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독립된 하중상태에 적용되
어야 한다.(그림 1 참조)

xx AP 200= (kN), 축에 수직으로 작용
fAP yy 150= (kN), 축에 평행하게 작용(선내측 및 선외측 방향이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투영 정면 면적(m )
 : 투영 측면 면적(m )
 : 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다만, 2.5 보다 클 필요는 없다.

     

 : 축에 평행하게 측정한 양묘기의 폭(m ) (그림 1 참조)
 : 양묘기의 전체 높이(m ) (그림 1 참조)

그림 1  힘과 중량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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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양묘기를 갑판에 고정시키는 볼트, 쵸크 및 스토퍼에 그린파랑 설계하중에 의한 하중이 계산되어야 한다. 양묘기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볼트를 포함하는 몇 개의 볼트 그룹  에 의하여 지지된다.(그림 2 참조)

그림 2  볼트 배치 및 부호규정

2.1.8
인장을 양으로 하는 볼트 그룹(또는 볼트)  내의 축력  및  는 다음에 따른다.

     

    

   

 : 양묘기 축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kN)
 : 양묘기 축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볼트 그룹  내의 힘(kN)으로 선내측 또는 선외측 중 큰 값 
 : 양묘기 거치대로부터 양묘기 축까지의 높이(cm ) (그림 1 참조)
,  : 전체  개의 볼트그룹의 기하학적 중심으로부터 볼트그룹 의  및  좌표(cm ). 힘이 작용하는 반

대 방향을 양으로 한다.
  : 그룹  내의 모든 볼트의 단면적(cm )
 :  개의 볼트 그룹에 대하여  방향 관성(cm )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 

         


 :  개의 볼트 그룹에 대하여  방향 관성(cm )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 
         



 : 양묘기의 중량에 의한 볼트 그룹  에서의 정적 반력(kN)

2.1.9
볼트 그룹  에 작용하는 전단력  및  그리고 합성력  는 다음 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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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찰계수로서 0.5 로 한다.
 : 양묘기 중량()
 : 중력 가속도로 9.81 ms 로 한다.
 : 볼트 그룹의 수

2.1.10
[2.1.5] 및 [2.1.6]에 규정된 하중에 의한 합성력은 지지구조의 설계 시에도 고려하여야 한다.

2.1.11
양묘기의 제동기를 위하여 별도의 거치대가 설치되는 경우, 제동기는 [2.1.5]에 따른 하중상태 (a) 및 (b)가 작용한다
고 가정하여 합성력의 분포를 계산하여야 한다.
 
2.1.12
지지구조에 전달되는 앵커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은 다음의 허용 값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법선응력, 1.00 

• 전단응력, 0.6 

2.1.13
각 볼트 그룹  내의 개별적인 볼트 내에서의 그린파랑 설계하중으로 인한 인장 축응력은 상기 힘을 받는 상태에서
의 볼트 내력의 50 % 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하중은 체인 케이블 방향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설치된 볼트가 한쪽 또
는 양쪽 방향으로 이들 전단력을 지지하도록 설계된 경우, 본미세스(von-Mises) 등가응력은 볼트 내력의 50 % 를 넘
어서는 아니 된다.

2.1.14
그린파랑 설계하중   및  로 인한 수평 방향 힘은 전단 쵸크에 의하여 지지될 수 있다. 거치대에 접착을 위하
여 수지가 사용되는 경우, 계산에 합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2.1.15
지지구조에 전달되는 그린파랑 설계하중으로 인한 응력은 다음의 허용 값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법선응력, 1.00 

• 전단응력, 0.6 

3. 계류윈치

3.1 일반사항

3.1.1
계류윈치는 갑판에 유효하게 거치되고 고정되어야 한다.

3.1.2 거치대
선박 건조자 및 계류윈치 제조자는 거치대가 계류윈치 설비의 안전한 작동 및 유지보수에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야 한다.

3.1.3 정격 인장력(Rated pull)
정격 인장력은 계류윈치의 사용 중 계류윈치가 설계 최대 작동하중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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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유지하중(Holding Load)
유지하중은 계류윈치가 작동 중에 견디도록 설계된 최대하중으로 정의되고 설계 제동하중(max brake holding 
load) 또는 이와 동등한 것으로 한다.

3.1.5 지지구조
지지구조는 [3.1.7]의 각 하중상태에 대하여 응력이 [2.1.12]의 허용 값을 넘지 아니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0.25   
전방에 위치한 계류윈치인 경우, [2.1.6]의 하중상태에 대하여 응력이 [2.1.13]부터 [2.1.15]의 허용 값을 넘지 아니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1.6 부식모델
이러한 요건은 순 치수를 기반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3.1.7
다음의 하중상태가 계류작업에 기인한 설계하중에 대하여 적절히 검토되어야 한다.

(a) 계류윈치 최대인장 : 정격 인장력(rated pull)의 100 %
(b) 유효한 제동기가 있는 계류윈치 : 제동하중(holding load) 100 %
(c) 로프강도 : 설계자에 의해 제공된 계류삭의 절단강도의 125 % (3절 [3.9] 참조)

정격 인장력 및 제동하중은 [3.1.3] 및 [3.1.4]에 따른다. 설계하중은 계류 배치도면에 명시된 배치에 따라 계류라인 
전체에 적용된다.  

3.1.8
0.25  전방에 위치한 계류윈치인 경우, 그린파랑 설계하중으로부터 얻어지는 볼트 내의 합성력은 [2.1.6]부터 
[2.1.9]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3.1.9
계류윈치의 제동기용으로 별도의 거치대가 설치되는 경우, 합성력의 분포는 다른 하중 경로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동
기는 [3.1.7.] (b)의 힘에만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4. 크레인, 데릭, 리프팅 마스트 및 구명설비

4.1 일반사항

4.1.1 
일반적으로 구명설비의 지지 구조 및 안전사용하중이 30 kN 보다 크거나 지지구조에 대한 최대 전도 모멘트가 100 
kNm 보다 큰 크레인, 데릭, 리프팅 마스트의 지지구조는 이 요건을 따라야 한다.

4.1.2
이 요건은 갑판과 크레인, 데릭 및 리프팅 마스트의 지지구조의 연결에 적용한다. 크레인, 데릭 또는 리프팅 마스트
가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각각 4편 5장 또는 9편 2장의 관련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4.1.3
이 요건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는 아니한다.

(a) 구명설비용 지지대를 제외한 선원 또는 여객을 위한 승강설비의 지지
(b) 하역설비의 페데스탈(pedestal) 또는 갑판연결부 상부의 지주(post) 구조
(c) 하역설비의 일부로 고려되는 거치볼트와 그 배치

하역설비라 함은 크레인, 데릭 또는 리프팅 마스트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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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안전사용하중(SWL)의 정의
안전사용하중이라 함은 하역설비가 임의의 특정 아웃리치(outreach)에서 달아 올릴 수 있다고 보증된 최대하중으로 
정의된다.

4.1.5 자중
자중은 모든 하역부속장구(cargo fitting)와 하역장구(loose gear)의 중량을 포함하여 하역설비의 계산된 총 자중이
다.

4.1.6 전도 모멘트(overturning moment)
전도 모멘트는 아웃리치 및 자중을 고려하여, 안전사용하중에서 작동 시 하역설비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역설비와 선
체구조의 연결부에서 계산되는 최대 굽힘 모멘트이다.

4.1.7
크레인 페데스탈 및 데릭 마스트의 정의는 그림 3에 따른다.

4.1.8
갑판 및 갑판하 구조는 하중 및 최대 전도 모멘트에 대하여 데릭 마스트 및 크레인 페데스탈을 적절히 지지할 수 있
어야 한다. 갑판이 관통되는 경우, 갑판은 적절히 보강되어야 한다.

4.1.9
갑판구조의 구조적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갑판하 부재는 크레인 페데스탈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에 따
른다.

(a) 페데스탈이 갑판상부 브래킷 없이 갑판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크레인 페데스탈에 직접 일치되도록 적절한 갑
판하 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크레인 페데스탈이 브래킷 없이 갑판에 부착되는 경우 또는 크레인 페데스탈이 
갑판을 통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크레인 페데스탈과 갑판의 용접 및 갑판하 지지구조는 적절한 완전 용입 
용접되어야 한다. 용접 연결부의 설계는 [4.1.15]에 따라 용접 연결부의 계산된 응력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b) 페데스탈이 브래킷으로 갑판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갑판하 지지구조는 하중을 만족스럽게 전달하고 구조적으
로 취약한 지역을 피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갑판상 브래킷은 페데스탈의 내측 또는 외측에 설치될 수 있고 
갑판거더 및 웨브와 일치되어야 한다. 급격한 단면의 변화에 의한 응력 집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브래킷 및 기타 직접하중을 전달하는 구조와 갑판하 지지구조는 적절한 완전 용입 용접으로 갑판에 용접되
어야 한다. 용접 연결부의 설계는 [4.1.15]에 따라 계산된 응력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그림 3  크레인 페데스탈 및 데릭 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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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
갑판 재료는 크레인 페데스탈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두꺼운 삽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가 인장
을 받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인장이 작용하는 구조에는 덧댐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1.11
[4.1.13] 및 [4.1.14]에 규정된 하중상태에 대하여 응력이 [4.1.15]의 허용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좌굴 손상에 견딜 수 있는 지지구조의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4.1.12
이러한 요건은 총 치수를 기반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4.1.13
항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하역설비인 경우, 설계하중은 하역설비의 자중에 안전사용하중의 1.3배를 더한 값이어
야 한다.

4.1.14
구명설비의 지지구조의 설계하중은 안전사용하중의 2.2배로 취하여야 한다.

4.1.15
지지구조에 응력은 다음 허용 값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 법선응력, 0.67 

• 전단응력, 0.39 

5. 볼러드 및 비트, 페어리더, 스탠드롤러, 쵸크 및 캡스턴

5.1 일반사항

5.1.1
이 조에서는 윈치나 캡스턴의 지지구조의 강도뿐만 아니라 계류 작업과 선수, 선측 및 선미에서 통상적인 예인을 위
해 사용되는 선체의장설비 및 지지구조의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해야하는 요건을 제공한다. 통상적인 예인은 선박의 
정상 운항과 관련된 항내 및 보호된 수역에서의 조종에 필요한 예인작업을 의미한다.
기타 예인작업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선박의 경우, 선체의장설비 및 지지구조는 이 조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5.1.2
이 조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특수 예인작업에 사용되는 선체의장설비 및 지지구조의 설계 및 시공에는 적용
하지 않는다.

a) 에스코트 예인 : 특별히 화물을 산적한 유조선과 같이 특정 하구에서 요구되는 예인 작업. 에스코트 예인의 주
된 목적은 추진 또는 조타장치의 고장 시 선박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것은 Oil Companies 
International Marine Forum(OCIMF)에서 제공하는 지침과 같이 현지의 에스코트 요건 및 
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b) 운하 통과 예인 : 파나마 운하와 같이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의 예인 작업. 이것은 현지의 운하 통과 요건을 참
고하여야 한다.

c) 탱커 비상 예인 : 비상시 탱커를 돕는 예인 작업. 비상 예인 장치의 경우, SOLAS II-1/3-4. 1의 적용을 받는 
선박은 관련 규정 및 개정된 Res. MSC.35(63)을 따라야 한다.

5.1.3
페어리더가 불워크에 설치된 경우 불워크의 두께는 증가될 수 있다.(11장 2절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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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지지구조는 [5.2.1] 및 [5.3.1]에 규정된 하중상태에 대하여 [5.5]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좌굴 손상에 견딜 수 있는 지지구조의 능력이 8장에 따라서 확보되어야 한다.

5.1.5
이러한 요건은 순 치수를 기반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5.2 예인

5.2.1 예인설계하중
선체의장설비를 위한 지지구조에 적용하는 최소 설계하중은 다음에 따른다.

a) 통상적인 예인 작업의 경우, 예인 및 계류배치도에 명시된 계획 최대 예인력(정적 볼라드 풀)의 1.25 배
b) 기타 예인 작업의 경우, 설계자에 의해 제공된 예인삭의 최소 절단강도(3절 [3.9] 참조)
c) 통상적인 예인 작업 및 기타 예인 작업 모두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선체의장설비의 경우, a) 및 b)에 따른 

설계하중 중에서 큰 값

[5.2.4]에 따라 결정된 하중보다 더 큰 안전예인하중이 신청자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설계하중은 [5.2.1] 및 [5.2.4]
에 주어진 적절한 안전예인하중/설계하중 관계에 따라 증가되어야 한다.

설계하중은 예인 및 계류배치도의 배치를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선체의장설비에 하중을 적용하여
야 한다. 예인삭이 선체의장설비에서 감기는 경우, 선체의장설비에 적용되는 전체 설계하중은 예인삭에 작용하는 설
계하중의 합력을 적용하여야 한다(그림 4 참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선체의장설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이 예인삭 
설계하중의 두 배 이상일 필요는 없다.

그림 4  의장설비의 설계하중

5.2.2 선체의장설비
선체의장설비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산업규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적어도 다음과 같은 하중에 기초하여야 한다.

a) 통상적인 예인 작업의 경우, 예인 및 계류배치도에 명시된 계획 최대 예인력(정적 볼라드 풀)
b) 기타 예인 작업의 경우, 설계자에 의해 제공된 예인삭의 최소 절단강도(3절 [3.9] 참조)
c) 통상적인 예인 작업 및 기타 예인 작업 모두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선체의장설비의 경우, a) 및 b)에 따른 

설계하중 중에서 큰 값

산업규격이 예인삭 부착 방법(예: 8자형 또는 아이 스플라이스 부착)을 구별하는 경우, 예인용 비트(더블 볼라드)는 
아이 스플라이스가 부착된 예인삭을 선택할 수 있다. 선체의장설비가 인정된 산업규격에서 선택되지 않은 경우, 선체
의장설비의 강도 및 선체의장설비의 선박 부착에 따른 강도는 이 조에 따른다. 예인용 비트는 아이 스플라이스가 부
착된 예인삭으로 인한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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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예인력의 작용점
선체의장설비에 작용하는 예인력의 작용점은 예인삭의 부착점 또는 예인삭의 방향이 변경되는 곳으로 설정하여야 한
다. 볼라드 및 비트의 경우, 예인삭의 부착점은 기준면 위 기둥 높이의 4/5 이상이어야 한다(그림 5 참조).

그림 5  예인삭의 부착점

5.2.4 안전예인하중(TOW)
안전예인하중(ton)은 예인 목적의 하중 한계치이다. 안전예인하중에 대한 다음의 요건은 1개의 예인삭을 사용하는 경
우에 적용한다. 별도로 부착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한, 예인 비트(더블 볼라드)에 대해 안전예인하중은 아이 스플라
이스가 부착된 예인삭의 하중 한계치이다.

a) 통상적인 예인 작업에 사용되는 안전예인하중은 [5.2.1]의 a)에 따른 설계하중의 80 %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
다.

b) 기타 예인 작업에 사용되는 안전예인하중은 [5.2.1]의 b)에 따른 설계하중의 80 %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c) 통상적인 예인 작업 및 기타 예인 작업 모두에 사용되는 의장설비의 경우, a) 및 b)에 따른 안전예인하중 중 

큰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d) 예인 및 계류 모두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의장설비의 경우, [5.3]의 요건이 계류에 적용되어야 한다.

각 선체의장설비의 안전예인하중은 예인용 갑판 의장설비에 용접 비드 또는 이와 동등한 것에 의해 표시되어야한다. 
예인 및 계류 모두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의장설비의 경우, [5.3.4]에 따른 안전사용하중(ton)을 안전예인하중에 추
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3 계류

5.3.1 계류설계하중
선체의장설비를 위한 지지구조에 적용하는 최소 설계하중은 설계자에 의해 제공된 계류삭의 최소 절단강도의 1.15
배 이상이어야 한다.(3절 [3.9] 참조)
윈치를 위한 지지구조에 작용하는 최소 설계하중은 계획된 최대 제동하중의 1.25 배 이어야 하며, 이 최대 제동하중
은 설계자에 의해 제공된 계류삭의 최소 절단강도의 80 % 이상으로 가정되어야 한다.(3절 [3.9] 참조)
캡스턴의 지지구조의 경우, 최대 견인력의 1.25 배를 최소 설계하중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5.3.4]에 따라 결정된 하중보다 더 큰 안전사용하중이 설계자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위에서 주어지는 설계하중은 
안전사용하중/설계하중 비에 따라 증가되어야 한다.
설계하중은 예인 및 계류배치도의 배치를 고려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선체의장설비에 하중을 적용하여
야 한다. 계류삭이 선체의장설비에서 감기는 경우, 선체의장설비에 적용되는 전체 설계하중은 계류삭에 작용하는 설
계하중의 합력을 적용하여야 한다(그림 4 참조). 하지만, 선체의장설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이 계류삭 설계하중의 두 
배 이상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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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선체의장설비
선체의장설비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산업규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적어도 설계자에 의해 제공된 계류삭의 최소 
절단강도에 기초하여야 한다.(3절 [3.9] 참조)
산업규격이 계류삭 부착 방법(예: 8자형 또는 아이 스플라이스 부착)을 구별하는 경우, 계류용 비트(더블 볼라드)는 8
자형으로 부착되는 계류삭을 선택하여야 한다. 선체의장설비가 인정된 산업규격이 아닌 경우, 선체의장설비의 강도 
및 선체의장설비의 선박 부착에 따른 강도는 이 조에 따른다. 계류용 비트(더블 볼라드)는 8자형으로 부착되는 계류
삭으로 인한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3.3 계류력의 작용점
선체의장설비에 작용하는 계류력의 작용점은 계류삭의 부착점 또는 계류삭의 방향이 변경되는 곳을 설정하여야 한
다. 볼라드 및 비트의 경우, 계류삭의 부착점은 기준면 위 기둥 높이의 4/5 이상이어야 한다(그림 6 의 a) 참조). 다
만, 계류삭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 핀이 볼라드 기둥에 설치되는 경우, 계류삭의 부착점은 핀의 위치로 설
정할 수 있다(그림 6 의 b) 참조).

그림 6 계류삭의 작용점

5.3.4 안전사용하중(SWL)
안전사용하중은 계류 목적의 하중 한계치이다.
안전사용하중에 대한 다음의 요건들은 1개의 계류삭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설계자가 더 큰 안전사용하중을 요구하지 않는 한, 안전사용하중은 설계자에 의해 제공된 계류삭의 최소절단강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3절 [3.9] 참조)
각 갑판 선체의장설비의 안전사용하중은 계류용 갑판 선체의장설비에 표시(용접 비드 또는 이와 동등한 것에 의해)되
어야 한다. 계류 및 예인 모두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의장설비의 경우, [5.2.4]에 따른 안전예인하중(ton)을 안전사
용하중에 추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4 지지구조

5.4.1
예인 및 계류를 위한 선체의장설비, 계류를 위한 캡스턴과 윈치는 예인 또는 계류하중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하여 갑
판구조의 일부인 보강재 및/또는 거더 상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계획된 사용에 강도가 적절하다고 확인되면 상기 외
의 배치(불워크에 위치하는 촉 등)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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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선체의장설비의 하부에 있는 보강부재는 선체의장설비에 작용하는 예인/계류력의 방향(수평 및 수직) 변화에 효과적
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그림 7 참조)

그림 7 보강부재의 배치 예

5.4.3
계류 및/또는 예인에 사용되는 선체의장설비(볼라드와 비트, 페어리더, 스탠드롤러와 촉) 및 캡스턴은 갑판 또는 불워
크 구조에 설치하여야 한다.

5.4.4
강도의 연속성이 유지되게 구조가 배치되어야 한다. 선체의장설비 및 지지구조가 일치하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캡스
턴 주위의 시트 및 선체의장설비 주위의 선체구조의 구조적 배치는 응력 집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형상 또는 단면
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피하여야 한다. 특별히 높은 응력 부위인 날카로운 모서리부와 노치는 피해야한다.

5.5 허용 기준

5.5.1
[5.2.1] 및 [5.3.1]에 명시된 설계하중에 대하여 선체의장설비, 지지구조 및 용접부에 발생하는 응력은 해당되는 경우 
[5.5.3] 및 [5.5.4]에 정의 된 허용 값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5.2
선체의장설비의 강도평가는 보 이론 또는 격자해석을 수행하거나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기 해석에 의한 강도평가의 대안으로 선체의장설비의 하중시험을 인정할 
수 있다.

5.5.3
보 이론 또는 격자해석을 통한 강도 평가의 경우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 법선응력 : 1.00 

• 전단응력 : 0.6 

법선응력은 법선응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전단응력에 상응하는 굽힘응력과 축응력의 합이다. 응력집중계수는 고려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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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유한요소 해석의 강도평가에서 고려되는 등가응력은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한요소 해석에 의한 강도계
산의 경우, 형상은 가능한 실제적으로 이상화되어야 한다. 요소의 종횡비는 3 미만이어야 한다. 거더는 판 또는 평면
응력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여야 한다. 대칭 거더 플랜지는 보 또는 트러스 요소로 모델링 할 수 있다. 거더 웨브
의 요소 높이는 웨브 높이의 1/3 미만이어야 한다. 
거더 웨브의 작은 개구부에서의 웨브 두께는 웨브 높이에 걸친 평균 두께로 감소시켜야 한다. 큰 개구부는 모델링하
여야 한다. 보강재는 판, 평면응력 또는 보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 할 수 있다. 응력은 개별 요소의 중심에서 읽어
야 한다. 판 요소의 경우 응력은 요소의 중간 평면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5.6 선체의장설비의 부식 추가

5.6.1
선체의장설비의 부식 추가()는 다음의 값 이상이어야 한다.

a) 인정된 산업규격에 따른 선체의장설비의 일부가 아닌 갑판상 페데스탈 및 지지대의 경우 : 2.0 mm

b) 인정된 산업규격을 선택하지 않은 선체의장설비인 경우 : 2.0 mm

5.6.2
부식 추가에 추가하여 인정된 산업규격을 선택하지 않은 선체의장설비에 대한 쇠모한도()는 1.0 mm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정기적으로 삭(line)과 접촉하는 표면에 추가되어야 한다.

5.7 예인 및 계류배치도

5.7.1
각 선체의장설비의 계획된 용도에 대한 안전사용하중(SWL) 및 안전예인하중(TOW)은 선장의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
도록 본선의 예인 및 계류배치도에 명시하여야 한다. 안전예인하중은 예인 목적을 위한 하중 제한치이고 안전사용하
중은 계류 목적을 위한 하중 제한치 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배치도는 각각의 선체의장설비에 대한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선박내의 위치
b) 선체의장설비의 형식 
c) 안전사용하중 및/또는 안전예인하중
d) 목적(계류/항내 예인/기타 예인)
e) 라인 제한각(limiting fleet angle)을 포함한 예인삭 또는 계류삭의 하중 적용의 방법

d) 및 e)에 대한 c)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7.2
도면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f) 삭의 개수( )를 보여주는 계수삭의 배치
g) 개별 계류삭의 최소 절단강도(MBL)
h) 허용 환경조건 :

• 모든 방향으로부터의 30초 평균 풍속
• 선수 또는 선미에 작용하는 최대 조류속도(±10 ° )

도선사에게 항내 및 기타 예인 작업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도선사 카드(pilot card)에 이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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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예인 및 계류 배치도에 예인삭 및/또는 계류삭의 사용 방법을 정의하여야 한다.

6. 기타 갑판설비

6.1 지지 및 부착

6.1.1
다음의 일반요건은 선체구조상에 상대적으로 작은 하중을 부과하는 기타 설비의 지지 및 부착의 설계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세의 배치도 및 도면 승인은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6.1.2
지지위치는 선체구조에의 부착이 끝단 브래킷의 끝단과 같이 갑판개구 및 응력 집중부에서 떨어지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지지의 설계는 갑판에의 부착이 하드 포인트의 생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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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작은 창구

기호
이 절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장 4절을 참조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1.2] 부터 [1.6]의 요건은 1장 4절 [3.2]에 정의된 노천갑판상의 제1위치 및 제2위치에 있는 작은 창구에 적용한다. 
[2]의 요건은 0.25   전방의 노출된 선수갑판 상에 설치된 작은 창구에 적용한다. [1.4.1]의 작은 창구의 정의에 포
함되지 않는 산적화물선의 창구는 2부 1장에서의 해당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2 재료

1.2.1
강재 창구덮개의 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우리 선급의 해당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2.2
강재와 다른 재료의 사용은 사안별로 우리 선급에 의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1.3 창구코밍의 높이

1.3.1
갑판상 창구코밍의 높이는 다음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제1위치에서 600 mm

• 제2위치에서 450 mm

1.3.2
개스킷과 고박장치가 있는 강재 창구덮개에 의하여 폐쇄되는 창구코밍의 높이([1.3.1] 참조)는 어떠한 해상상태에서도 
선박의 안전이 그것에 의해서 저하되지 않는다고 주관청이 만족하는 조건으로 상기 값까지 경감될 수 있거나 코밍이 
완전히 면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창구덮개의 치수, 개스킷, 고박설비 및 갑판 내 리세스의 배수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작은 창구

1.4.1
작은 창구는 갑판 하부의 구역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설계된 창구이며 풍우밀 또는 수밀로 폐쇄될 수 있어야 한다. 
작은 창구의 개구는 일반적으로 2.5 m 이하이어야 한다.
노출된 갑판에서의 창구덮개는 풍우밀이어야 한다.
평형수 탱크, 연료유 탱크 또는 기타 탱크에 설치된 창구덮개는 수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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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모든 해상상태에서 풍우밀이 유지되도록 고박설비는 배치되고 창구덮개의 변은 보강되어야 한다. 최소한 하나의 잠
금장치를 각 측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원형 구멍 힌지는 잠금장치와 동등한 것으로 고려될 수 있다.

1.4.3
특별히 설계된 창구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1.4.4
덮개의 총 두께는 8 mm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덮개의 보강재 간격이 0.6 m 을 넘는 경우 덮개 두께는 증가되거
나 또는 충분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1.4.5
코밍의 총 두께는 다음 값 중 작은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코밍의 높이와 보강재 간격 중 작은 값을 보강재의 간격으로 가정하여, 창구덮개 주위 갑판의 총 두께
• 10 mm

코밍은 그 형태가 적절한 강성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한, 높이가 0.80 m 를 넘거나 또는 수평방향 크기가 1.2 m 를 
넘는 경우 보강되어야 한다.

1.5 화물탱크 출입창구

1.5.1
[1.2] 부터 [1.4]의 요건은 화물탱크 출입창구에 관한 최소 요건이다.
[1.5.4]의 요건은 접시형 덮개나 기타 특별히 승인된 설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1.5.2
화물탱크 및 인접구역을 위한 출입창구, 탱크 세정용 개구 및 기타 개구의 덮개는 다음의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a) 3장 1절에 적합한 연강
(b) 청동 또는 황동과 같은 비철재료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화물탱크 및 이에 인접한 구역으로의 모든 개구의 

덮개에 알루미늄합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c) 작업조건과 관련된 내화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합성재료가 고려될 수 있다. 재료특성, 덮개의 설

계, 제조방법의 상세를 승인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창구덮개의 패킹 재료는 적재되는 화물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하며, 기능이 유효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1.5.3
건현갑판 상면상의 창구코밍 높이는 600 mm  이상이어야 한다. 이보다 낮은 높이는 주관청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창구코밍의 정부는 그 창구코밍이 설치된 탱크의 가장 높은 점 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며, 손상복원
성을 위하여 충분한 높이를 가져야 한다. 
코밍 판의 총 두께는 10 mm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된 코밍의 높이가 600 mm 를 초과하는 경우, 그 두께의 증가 
또는 단부 보강이 요구될 수 있다. 1.2 m 이상의 면적을 갖는, 그리고/또는 충분히 둥근 형태를 갖는 형상이 아닌 
탱크 출입용 창구코밍의 치수는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1.5.4
1.2 m 이하인 면적을 갖는 보강되지 않은 창구 덮개의 총 두께는 12.5 mm  이상이어야 한다. 이 보다 더 넓은 면
적을 가진 덮개의 총 두께는 증가시키거나 보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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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창구의 편평하고 보강되지 않은 덮개는 600 mm  이하의 간격을 갖는 잠금장치로 고정하여야 한다. 
사각형 창구인 경우, 잠금장치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450 mm  이하로 하여야 하며, 창구 모서리와 인접한 잠금장치
의 거리는 230 mm  이하이어야 한다.
덮개가 힌지를 갖는 경우, 힌지 부근의 코밍 및 덮개는 적절한 보강을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힌지는 덮개의 고정 
장치로 볼 수 없으며, 개스킷을 과도하게 조이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6 개스킷

1.6.1 
풍우밀을 위하여 비교적 부드러운 압축탄성재료의 연속된 개스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1.6.2
개스킷과 접촉되는 코밍과 창구덮개의 강재부분은 예리한 모서리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2. 선수부 노출갑판 상에 설치된 작은 창구

2.1 일반사항

2.1.1
이 요건은 선수 수선으로부터 0.25   내에 있고, 창구 위치에서 하기 만재홀수선으로부터 0.1   또는 22 m  중 작
은 높이에 설치된 노출갑판상의 작은 창구(일반적으로 개구면적이 2.5 m 이하)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비상탈출용으로 설계된 창구는 [2.3.1] (a) 및 (b), [2.4.3] 및 [2.5.1]의 요건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2.1.3
비상탈출용 창구의 잠금장치는 신속히 작동하는 형식(예를 들면, 단일조작의 휠 손잡이가 창구덮개의 잠금 및 잠금 
해제를 위한 중앙식 잠금장치로서 제공됨)으로 하여야 하며 창구덮개의 양측으로부터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2.2 강도

2.2.1
사각형의 작은 강재 창구덮개인 경우, 판의 총 두께, 보강재의 배치 및 치수는 표 1 및 그림 2에 의한 값(mm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설치된 경우, 2차 보강재는 [2.4.1]에 규정에 의한 금속 간 접촉점에 맞추어 배치하여야 한다.
(그림 2 참조) 1차 보강재는 연속성이 있어야 하며 모든 보강재는 내부 끝단 보강재에 용접하여야 한다.(그림 1 참
조)

호칭치수
(mm  × mm )

덮개판 두께
(mm )

1차 보강재 2차 보강재

평강 치수(mm ) ; 보강재 수

630 × 630 8 - -

630 × 830 8 100 × 8 ; 1 -

830 × 630 8 100 × 8 ; 1 -

830 × 830 8 100 × 10 ; 1 -

1030 × 1030 8 120 × 12 ; 1 80 × 8 ; 2

1330 × 1330 8 150 × 12 ; 2 100 × 10 ; 2

표 1  선수갑판 상의 작은 창구덮개에 대한 총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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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창구코밍의 상부 모서리는 통상 코밍의 상부 모서리로부터 190 mm 를 넘지 아니하는 위치에 수평 부재에 의하여 
적절하게 보강되어야 한다.

2.2.3
원형 또는 유사한 형상의 작은 창구덮개인 경우, 덮개 두께 및 보강은 작은 사각형 창구에 대한 요건과 동등한 강도 
및 강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2.2.4
연강 이외의 재료로 제작된 작은 창구덮개인 경우, 요구되는 치수는 동등한 강도 및 강성을 제공하여야 한다.

2.3 1차 잠금장치

2.3.1
1차 잠금장치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적절하게 잠금되어 창구덮개를 정 위치에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하고 
풍우밀이 되어야 한다.

a) 포크(클램프) 위에서 조여 주는 나비 너트
b) 순간 작동 클리트
c) 중앙식 잠금장치

쐐기를 갖는 조임 핸들(dog, 돌려서 조여주는 핸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4 1차 잠금장치의 요건

2.4.1
창구덮개에는 탄성재료의 개스킷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것은 설계된 압축에서 금속 대 금속 접촉이 허용되어야 하며, 
잠금장치가 느슨해지거나 벗겨지는 원인이 되는 그린파랑하중에 의한 개스킷의 과도한 압축을 방지하여야 한다. 금
속 대 금속 접촉은 그림 2에 보인 바와 같이 각각의 잠금장치에 가깝게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력(bearing force)을 
견디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2.4.2
1차 잠금장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한 사람에 의하여 설계압축압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2.4.3
나비 너트를 사용한 1차 잠금장치에 대하여 포크(클램프)는 견고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포크는 끝부분을 올려서 포크
를 상방으로 구부리거나 혹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 중에 나비 너트가 이탈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보강하지 
아니한 강재포크의 판 두께는 16 mm  이상이어야 한다. 장치의 한 예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2.4.4
최전방 화물창구 전방의 노출갑판에 위치한 작은 창구덮개의 힌지는, 그린파랑의 주방향으로 설치함으로써 덮개가 
닫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는 힌지가 보통 앞쪽 끝단에 위치하여야 함을 뜻한다.

2.4.5
주화물창구와 주화물창구 사이, 예를 들어 1번과 2번 창구사이에 위치한 작은 창구의 힌지는 횡파 또는 선수 사파
(bow quartering)상태에서 그린파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앞쪽 끝 또는 바깥쪽 끝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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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차 잠금장치

2.5.1
선수갑판 상의 작은 창구는 슬라이딩 볼트, 이완 부착품의 걸쇠(hasp) 또는 고리와 같은 독립된 2차 잠금장치를 설
치하여야 한다. 이 장치는 1차 잠금장치가 느슨해지거나 또는 이탈되는 경우에도 창구덮개를 정 위치에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장치는 창구덮개 힌지와 반대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 1  1차 잠금장치(primary securing method)의 예

그림 2  보강재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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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용접시공

제 3 절  용접이음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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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건조 및 제작

1. 일반사항

1.1 공사

1.1.1
모든 공사는 조선해양산업의 품질요구수준에 적합해야 하고 검사원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접은 2절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어떤 결함도 페인트, 시멘트 또는 기타 합성물로 도장되기 전에 검사원이 만족하도록 보수되어
야 한다.

1.2 제작표준

1.2.1
구조물 제작은 IACS Recommendation No.47 또는 제작/건조 개시 전에 우리 선급의 인정을 받은 공인 제작표준
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

1.2.2
제작/건조 중에 사용되어야 하는 제작표준은 제작/건조 개시 전에 우리 선급의 입회 검사원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
다.

1.2.3
제작표준에는 다음의 항목에 대한 적용범위 및 허용한도가 설정되어야 하고 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 절단면 가장자리 : 절단면 가장자리의 경사도와 거칠기
b) 플랜지가 있는 보강재와 브래킷 및 조립 보강재 : 플랜지의 너비 및 웨브의 깊이, 웨브와 플랜지의 각도, 그리

고 플랜지의 평면도 또는 면재의 상부에서의 직선도
c) 필러 : 갑판 사이의 직선도 및 원통모양 구조의 지름
d) 브래킷 및 평판 보강재 : 트리핑 브래킷과 평판 보강재의 자유단에서의 뒤틀림
e) 소조립 보강재 : 면재 및 웨브의 스닙 끝단부 상세
f) 판조립 : 평블록 및 곡블록의 치수(길이와 너비), 뒤틀림, 직각도 그리고 판에 대한 내부재의 편차
g) 3차원 블록의 조립 : 3차원 평블록 및 곡블록의 경우 판조립에 대한 기준에 추가해서 상부와 하부 판 사이의 

비틀림 편차
h) 특별 조립
  상부 및 하부 거전 사이의 거리, 프로펠러보스의 선미단과 선미격벽 사이의 거리, 선미재의 비틀림, 주기관 거치

대 정판의 폭 및 길이. 프로펠러 보스 및 선미재, 스케그 또는 솔피스의 보링이 선미 주요부의 용접을 완료한 
후 시행되는 경우 또는 블록 보링을 하는 경우, 축계 정렬의 방법 및 순서가 우리 선급에 제출되어야 하며 인정
(recognised)되어야 한다. 러더, 핀틀 및 축의 취부 및 정렬은 선미 주요부의 용접을 완료한 후 시행하여야 한
다. 핀틀, 러더스톡 및 러더축의 접촉상태는(conical surface) 최종 설치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i) 판재의 맞대기 이음 : 판재 맞대기 이음의 정렬
j) 십자 이음 : 십자 이음의 중심선과 힐라인(heel line)에서 계측된 정렬
k) 내부재의 정렬 : T자형 플랜지의 정렬, 판 보강재의 정렬, T자형 이음과 겹침 이음의 간극, 그리고 조립 및 탑

재 용접 이음에서 스캘럽과 연속 보강재를 위한 개구 사이의 거리
l) 용골과 선저 계측 : 선박의 전 길이 및 두 인접한 격벽간 거리의 변형, 선수부와 선미부의 코킹업 및 선박 중앙

부 늑판의 상승 정도
m) 치수 : 수선간장, 중앙부에서의 형 폭 및 형 깊이, 프로펠러 보스의 선미단에서 주기관까지의 거리
n) 늑골사이의 판의 직선도 : 외판, 내저판, 격벽, 상갑판, 선루갑판, 갑판실 및 벽의 늑골 사이의 변형
o) 늑골을 포함한 판의 직선도 : 외판, 내저판, 격벽, 강력갑판과 그 외의 구조에서 늑골을 포함하여 계측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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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단, 판의 단부

2.1 일반사항

2.1.1
절단부, 창구 모서리 등의 자유변(절단면)은 적절히 가공처리 되어야 하며 노치가 없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절단면의 
드래그 라인 등은 완만하게 그라인딩 처리를 하여야 한다. 모든 모서리 또는 높은 응력을 받는 부분의 경우에 적절
한 둥근 모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열간 또는 기계 절단된 판재 또는 면재의 자유변은 그 모서리가 예리해서는 안 
되며, 위에 규정한 대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절단면의 드래그 라인 등에도 적용하며, 특히 현측후판의 상
부 가장자리 및 이와 유사하게 용접 이음부, 단면 변화부 또는 구조적 불연속부에 적용되어야 한다.

2.1.2
창구의 모서리는 기계 절단하여야 한다.

3. 냉간 가공

3.1 특수 구조부재

3.1.1
노치 인성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선체거더의 높은 응력을 받는 부재의 경우(즉, 둥근 거널과 만곡부 외판과 
같이 3장 1절 표 3에서 Class III이 요구되는 구조부재), 냉간 가공하는 경우 C-Mn강(3장 1절 참조)은 판재의 안쪽 
굽힘 반지름은 건조 판 두께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3.3]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용 안쪽 굽
힘 반지름은 경감시킬 수 있다.

3.2 파형격벽 및 호퍼너클

3.2.1
파형격벽 및 호퍼너클에 대해 냉간 가공된 판의 안쪽 굽힘 반지름은 C-Mn강(3장 1절 참조)에 대해 건조 판 두께의 
4.5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3.3]에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용 안쪽 굽힘 반지름은 경감시킬 수 있다.

3.3 굽힘 반지름

3.3.1
안쪽 굽힘 반지름이 [3.1] 및 [3.2]에 따라 각각 건조 두께의 10배 또는 4.5배 이하일 경우, 이 요건을 만족한다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굽힘 반지름은 어떤 경우에도 건조 두께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최소한으로 다음 추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a) 모든 굽은 판에 대하여
• 변형된 부위에 대하여는 100 % 육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자분탐상검사를 무작위로 실시하여야 한다.

b) a)항에 추가하여, 탱크 또는 평형수 화물창 경계의 곡면 판인 경우에는
• 강재는 D/DH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 재료는 변형시효 조건에서(strain-aged condition) 충격시험을 하고,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제작 중 변형량  은 다음 식에 의한 것과 같아야 한다.
              

      : 판재의 건조 두께
    : 굽힘 반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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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개의 시험대에 계산된 변형량 또는 5 % 중 큰 값으로 영구 변형을 가하고 250 °C 에서 한 시간 동안 
인공시효 처리를 한 후 샤르피 충격시험을 한다. 변형시효 후의 평균 충격에너지는 사용되는 강재 등급에 
대한 충격시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4. 열간 가공

4.1 온도요건

4.1.1
강은 임계 온도의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 가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만약 압연강, 제어 압연강, TMCP강 또는 일반적
인 강에 대한 열간 가공 온도가 650 °C를 초과하거나 또는 담금질 후 템퍼링 열처리 강에 대한 열간 가공 온도가 
템퍼링 온도에 비해 적어도 28 °C보다 더 낮지 않다면, 이러한 온도가 강의 인장 및 충격 특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
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기계적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2.1]에 따라 선상 가열 또는 점 가열에 의하여 곡 가공 
또는 곡직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계적 시험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4.1.2
열간 가공과 응력 완화 열처리를 위해 TMCP강에 대해 [4.1.1]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열처리 후에는, 대표적인 재료
를 이용한 시공절차 시험을 실시하여 기계적 특성이 명시된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4.2 선상 가열 또는 점 가열

4.2.1
선상 가열 또는 점 가열에 의한 곡 가공 또는 곡직은 재료의 특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승인된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표면에서의 가열 온도는 당해 강판의 등급에 적용 가능한 최대 허용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
되어야 한다.

5. 조립 및 정렬

5.1 일반사항

5.1.1
개별 구조 요소를 조립하거나 단면을 탑재하는 동안 지나치게 큰 힘을 가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개별 구조부재에 
발생된 주요변형은 다음 조립공정 이전에 수정되어야 한다. 용접 완료 후 곡직과 정렬은 재료의 특성에 심각한 영향
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의심되는 경우, 우리 선급은 절차시험 또는 시공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5.1.2
구조부재는 IACS Recommendation No.47 표 7의 요건에 따라 정렬되거나,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공인 제작 기
준의 요건에 따라 정렬되어야 한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재인 경우 필요시 시험구멍을 뚫어 확인한 후 다시 용접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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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용접 가공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 절의 요건은 선체구조 용접 이음부의 용접 준비, 시공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접 절차에 대한 적용범위

1.2.1 용접 형식, 크기 및 재료
용접 형식, 크기 및 재료에 대한 이 절의 요건은 다음 고려 사항들에 기초한 것이다:

• 이음 형식
• 이음의 취약성
• 이음 내 응력의 크기, 형태 및 방향
• 모재 및 용접 재료의 재료특성
• 용접 간극의 크기

1.2.2 용접 준비, 시공 및 검사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편의 요건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2. 용접 절차, 용접용 재료 및 용접사

2.1 일반사항

2.1.1
모든 용접은 우리 선급의 규칙에 따라 승인된 용접용 재료를 사용하여 승인된 용접 절차에 따라 우리 선급의 기량자
격을 보유한 용접사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자동용접기 및 장비를 조작하는 작업자는 충분히 훈련되고 우리 선
급에 의해 자격이 증명된 사람이어야 한다.

3. 용접 이음

3.1 일반사항

3.1.1
용접 이음은 승인된 도면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3.1.2
조선소에서 채택한 품질기준은 우리 선급에 제출되어야 하며,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용접 이음부에 적용되
어야 한다.

3.1.3
채택한 용접 절차 때문에 발생하는 평판, 조립 등의 전반적인 수축의 영향과 조립 순서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용접은 과도한 중단 없이 각 용접 이음부가 올바른 순서에 따라 완료되도록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가능한 한 
용접은 각 부분이 하나 또는 여러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음부의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또는 조립품
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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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완성된 용접 이음부의 품질은 우리 선급의 입회 검사원이 만족하는 것 이어야 한다. 개선 및 루트 간격은 승인된 용
접 절차에 따른다. 연결되는 부재 사이의 간격은 IACS Recommendation No.47에 주어진 최댓값 또는 우리 선급
이 승인한 공인 제작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연결되는 부재사이의 간격이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경우, 승인된 
용접 절차 시방서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3.1.5
두꺼운 평판이나 형강을 용접하는데 작은 크기의 필릿 용접이 사용되는 경우, 승인된 용접 절차 시방서에 기초하여 
용접한다. 예열, 저수소계 용접봉 또는 저수소 용접 절차의 사용과 같은 특별한 방법이 인정된다.

3.1.6
두꺼운 구조부재를 상대적으로 얇은 판에 용접하는 경우, 용접 크기와 용접 순서에 대해 수정이 요구 될 수 있다.

3.1.7
용접되는 각 강재에 요구되는 최소치 보다 높은 등급의 용접용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이 있는 경
우, 사용되는 용접용 재료는 12장 3절 [2.5.2]에 규정된 최솟값보다 큰 용착금속 항복강도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용접 크기는 높은 등급의 용접용 재료에 대한 항복강도를 근거로 결정할 수 있다.

3.1.8
일반적으로 맞대기 이음은 양면 모두 용접되어야 한다. 반대쪽 면을 용접하기 전에 부적절한 금속은 뒷면에서 적절
한 방법으로 제거 되어야 한다. 일면 맞대기 용접은 승인된 용접 절차 시방서에 따라 특정한 용도에만 허용된다.

3.1.9 용접 접합부에서의 정렬
연속 필릿 용접으로 부착되는 보강재가 완전히 종료된 맞대기 또는 심 용접부를 교차하는 경우, 교차하는 부근의 용
접부는 편평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강재 웨브의 맞대기 용접부도 필릿 용접이 되기 전에 용접한 
후 편평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편평하게 처리된 부분의 가장자리는 노치 또는 단면 형상의 급격한 변화 없이 완만한 
형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강재 웨브에 스캘럽을 시공하여야 한다. 스캘럽은 돌
림 용접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위치 및 크기이어야 한다.

3.1.10 누설 멈추개(leak stopper)
구조부재가 탱크의 경계를 관통하는 경우, 인접한 구역으로의 누설은 위험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부재에 대하여는 탱크 경계의 양쪽으로 적어도 150 mm  이상 완전 용입 용접을 하여야 한다. 이를 대
신하여 그 부재에 대하여 구획의 바깥쪽 경계에 근접하여 적절한 형상의 작은 스캘럽을 시공하고, 모든 주위를 주의 
깊게 용접할 수 있다.

4. 비파괴검사(NDE)

4.1 일반사항

4.1.1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는 비파괴검사 방안서는 검사 위치와 검사 수, 적용된 용접 절차 및 비파괴
검사 방법 등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조선소는 모든 용접이 만족스럽게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용접 완료 후 육안검사를 하여야 한다. 육안검사에 추가하여 용접 이음은 초음파탐상시험, 방사선투과시험, 
자분탐상시험, 와류탐상시험, 액체침투탐상시험 또는 용접 형태에 적합한 그 외의 인정 가능한 방법 중 하나 또는 이
들의 조합을 사용하여 검사되어야 한다. 위의 검사는 2편의 요건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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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용접에 대한 비파괴검사는 용접의 균열이나 허용되지 않는 내부 결함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비파괴검사 방안서에 
표시된 위치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비파괴검사는 공인 기준에 따라 공인 단체에 의하여 증명된 유자격자에 의
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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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용접이음의 설계

기호

 : 필릿 용접의 유효면적(cm )
 : 루트면(mm )
 : 용접계수
 : [2.5.2]에 따른 용착금속의 항복강도를 고려한 수정계수
 : 용접금속의 총 용착 길이(mm )
 : 연속 필릿 용접, 겹치기 필릿 용접 또는 단속 필릿 용접의 각장(mm )
  : 용접 연결부의 길이(mm)
 

: 용착 금속의 최소 항복강도(Nmm )
   : 연결된 부재의 건조 두께(mm )
 : 허용 용접 간극으로 2.0 mm 로 한다.
  : [2.5.3]의 필릿 용접의 목 두께(mm )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 절의 요건은 선체구조 용접 이음부의 설계에 대하여 적용하고 2절 [1.2.1.]에 언급된 사항을 기초로 한다.

1.1.2
용접 크기와 용접 상세를 나타내는 도면 및/또는 사양서는 승인용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1.1.3
용접 각장은 표 1에 주어진 최소 용접 각장을 만족하여야 한다.

1.2 대안

1.2.1
이 절에 주어진 요건은 선체 건조에서 전기 아크 용접에 대한 최소 요건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대체하는 방법, 배치 
및 상세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T 이음 또는 십자 이음 

2.1 적용

2.1.1
판과 다른 판의 연결뿐 아니라 판과 1차 지지부재 및 보강재 웨브와의 이음은 그림 1에 나타낸 필릿 용접 또는 용
입 용접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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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 또는 십자이음

    : 부착된 부재의 건조 두께(mm )
  : 연결 각도(deg)

2.1.2
연결부에 높은 응력이 걸리거나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결되는 판의 가장자리에 개선을 주어 부분 용입 용접 
또는 완전 용입 용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2 연속 필릿 용접

2.2.1
다음의 위치에는 연속 용접이 적용되어야 한다. 

a) 모든 부재의 면재와 웨브의 연결부
b) 고장력강이 사용된 모든 필릿 용접부
c) 창구코밍, 갑판승강구 및 그 외의 개구를 포함한 풍우밀 갑판 및 구조물의 경계
d) 탱크와 수밀구획의 경계
e) 탱크와 화물창 내부의 모든 구조
f) 탱크 경계의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
g) 선미의 모든 구조와 선미격벽의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
h) 선수의 모든 구조
i) 단부 브래킷, 러그, 스캘롭을 포함한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끝부분 연결부 및 다른 부재와 직각으로 연결

되는 부분의 용접
j) 주 선체에서의 모든 겹치기 용접부
k) 선수부 0.3   내의 1차 지지부재와 보강재의 선저외판과 용접
l) 평강 종보강재와 판의 용접
m) 고장력강판에 설치되는 소형 의장품과 기타 연결부 또는 부착품
n) 필러 상부와 하부
o) 창구코밍 스테이의 웨브와 갑판의 연결부([2.4.5] 참조).

2.3 단속 필릿 용접

2.3.1
연속 용접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 단속 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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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보, 보강재, 늑골 등이 단속으로 용접되고 슬롯이 있는 거더, 받침대 또는 스트링거를 관통하는 경우, 모든 교차부의 
양쪽에 한 쌍의 양면 단속 용접이 시공되어야 한다. 또한 보, 보강재 및 늑골은 거더, 받침대 및 스트링거에 유효하
게 용접되어야 한다. 
단속 용접 또는 일면 연속 용접이 허용되는 경우, [2.5.2] 및 [2.5.3]에 적합한 양면 연속 용접을 전단 스팬의 1/10 
범위에 걸쳐 적용하여야한다.

2.3.3 갑판실
갑판실 건 구역 내부에 대하여 일면 연속 필릿 용접이 허용될 수 있다.

2.3.4 일면 연속 용접의 크기
  계수가 2.0 인 경우, 일면 연속 용접의 크기는 단속 용접에 대하여 [2.5.2]에 요구된 필릿 용접과 같다.

2.4 부분 또는 완전 용입 용접

2.4.1 고응력부의 정의
이 절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고응력부란 상세분할 유한요소 해석을 시행하고 용접부에 인접한 요소의 상세분할 
항복사용계수가 7장 3절 [6.2]에 따른 상세분할 허용사용계수의 90 % 를 초과하는 구역을 말한다.  

2.4.2 부분 또는 완전 용입 용접
높은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구역 또는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는, 완전 용입 용접 또는 부분 용입 용접을 하여야 
한다. 완전 용입 용접의 경우, 이면 용접 전 가우징 등으로 루트면을 제거하여야 한다. 
부분 용입 용접의 경우, 루트면은 3 mm  와    /3 사이 값이어야 한다. 
홈의 루트까지 용접 비드가 관통되도록 만들어진 홈 개선각( )은 보통 40 ° 에서 60 ° 이다. 
완전/부분 용입 용접의 용접 비드는 홈의 루트를 덮어야 한다. 
부분 용입 용접의 예는 그림 2에서 주어진다.

그림 2  부분 용입 용접

2.4.3 일면 부분 용입 용접
일면개선 부분 용입 용접인 경우 개선 반대쪽에서의 필릿 용접은 [2.5.2]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4.4 완전 또는 부분 용입 용접의 범위
[2.4.5] 및 [2.4.6]의 개별 위치에서 완전 또는 부분 용입 용접의 범위는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완
전/부분 용입 용접의 최소 범위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기준점(즉 구조부재의 교차점, 브래킷 토우의 끝단부 등)
으로부터 300 m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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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완전 용입 용접이 요구되는 위치
다음의 위치 및 이 편의 다른 요건에 따라 요구되는 위치에는 완전 용입 용접을 하여야 한다.(그림 3 참조)

a) 굽힘식 호퍼너클에 인접한 호퍼/내저판과 늑판의 용접
b) 둥근 창구코밍의 모서리부와 갑판의 용접
c) 수직 파형격벽이 하부스툴 없이 설치된 경우, 화물창 지역 내에서 하부 호퍼 경사판 및 내저판과 수직 파형격

벽의 용접
d) 수직 파형격벽이 하부스툴 없이 설치된 경우, 파형 격벽 플랜지와 일치하는 이중저 내의 구조부재와 내저판의 

연결부
e) 수직 파형격벽과 호퍼판과의 연결부, 그리고 하부스툴의 연결부를 벗어난 호퍼판에 파형격벽 플랜지와 일치하는 

호퍼 구역의 구조부재와의 연결부
f) 하부스툴의 정판과 수직 파형격벽의 용접
g) 파형격벽의 하부스툴의 정판과 측판의 연결부
h) 파형격벽의 하부스툴의 측판과 내저판의 연결부
i) 이중저 내의 구조부재와 해상에서 액체를 적재하는 화물창의 내저판의 연결부, 하부스툴의 측판으로부터 300

mm (그림 3 참조)
j) 개구의 치수가 300 mm  초과할 때, 중앙부 0.6   이내에 강력갑판, 현측후판 및 선저외판과 개구의 보강재 또

는 파이프 관통부의 용접
k) 강도계산용 흘수 하부에 있는 해수 흡입구, 러더 트렁크, 및 트랜섬을 포함하는 선체 외부를 형성하는 건조 두

께 12 mm  이하의 판과 외판의 용접. 건조 두께가 12 mm  이상인 경우에는 [2.4.2]에 따른 부분 용입 용접을 
적용한다.

l) 크레인 페데스탈과 관련 브래킷 및 지지구조.
m) 갑판과 종 방향 창구코밍 단부 브래킷의 토우 연결부(측면 코밍 단부 브래킷의 토우로부터 0.15   범위이내, 

 는 창구코밍 높이)
n) 외판과 러더혼 및 샤프트 브래킷의 용접
o) 선측 특설늑골과 긴 횡 특설늑골의 두꺼운 플랜지의 용접. 격벽 1차 지지부재와 긴 종거더의 두꺼운 플랜지의 

용접

2.4.6 완전 또는 부분 용입 용접이 요구되는 위치
다음의 위치에는 [2.4.2]에 적합한 부분 용입 용접을 하여야 한다.(그림 3의 예 참조)

a) 내측 종격벽(내측 선각)과 호퍼 경사판의 용접
b) 이중저 및 설치된 이면 브래킷의 양단부와 버트리스 구조를 포함하는 종/횡격벽 1차 지지부재 단부의 용접
c) 내저판과 파형격벽 하부스툴 지지늑판의 용접
d) 파형격벽의 거싯판과 쉐더판의 용접
e) 조립식 수직파형 격벽의 경우 파형의 하단으로부터 파형 길이의 15 %
f) [2.4.5]의 i)를 제외한 격벽 1차 지지부재 및 스툴 판 하부의 이중저 내의 구조부재
g) 내저판과 하부 호퍼판의 용접
h) 격벽 수평 스트링거의 브래킷 토우 및 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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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용입 용접
(스툴을 지지하는 늑판을 내저판에 용접시)

완전 용입 용접
(정판과 선저판에 스툴 용접시)

완전 용입 용접
(스툴 정판에 격벽 용접시)

부분 용입 용접
(내측 종격벽과 호퍼판 용접)

부분 용입 용접
(내저판과 호퍼판 용접)

부분 용입 용접

실체늑판
(단절부재)

* 최소 300 mm
선저 측거더

(연속된 부재)

하부스툴 
측판

완전 용입 용접

그림 3  높은 응력을 받는 구역의 용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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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상세 분할 유한요소 해석
고응력부의 경우, 최소한 [2.4.2]의 부분 용입 용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완전 또는 부분 용입 용접의 최소 범
위는 다음보다 커야 한다.

• 가장 높은 항복 사용계수를 갖는 요소로부터 어느 방향으로든 150 mm

• 위에서 언급한 항복 사용계수를 초과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범위

2.4.8 쉐더판
쉐더판이 파형격벽의 하단에 설치된 경우, 쉐더판은 일면 용입 용접으로 파형격벽 및 횡 방향 하부스툴의 정판에 용
접되어야 한다.

2.5 용접 크기 기준

2.5.1 
요구되는 용접 크기는 0.5 mm  간격으로 반올림 하여야 한다.

2.5.2
연속 필릿 용접, 겹치기 이음 또는 단속 필릿 용접의 각장  (mm ) 은 다음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mm )
           (mm )

 : 표 1에 따른다. 
 : 용접 종류에 따른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양면 연속 용접
   : 단속 용접

 : 개선 형상에 따른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개선이 없는 용접
   : 일면/양면 개선 및      /3 의 용접

 : 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용착부의 최소 항복응력(Nmm )으로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Nmm,     Nmm 인 연강의 용접

 
  Nmm,    ∼  Nmm 인 고장력강의 용접 

 
  Nmm,     Nmm 인 고장력강의 용접

 : 구조부재의 종류에 따른 용접계수로서 표 2, 표 3 및 표 4에 따른다.  
 : 용접되는 부재의(abutting member) 재료계수
 : 용접 종류에 대한 수정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양면 연속 용접
  =      : 단속 또는 체인 용접 

   : 연속된 필릿 용접부 사이의 거리(mm ) (그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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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그림 4와 같이, 용접 각목  (mm ) 은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4  용접 치수 정의

구역 구역 종류 최소 각장(mm )

화물창 구역

화물탱크 / 화물창
탱크 정부 하방 3 m  이내(2) 6.5(1)

상기 이외의 경우 6.0(1)

평형수 탱크
탱크 정부 하방 3 m  이내(2) 6.5(1)

상기 이외의 경우 6.0(1)

건조 구역 / 보이드 스페이스 5.0

기타 탱크 6.0(1)

그 외
구역

평형수 탱크
탱크 정부 하방 3 m  이내(2) 6.0(1)

상기 이외의 경우 5.5(1)

연료유 탱크, 디젤유 탱크, 청수탱크 및 다른 탱크 4.5

건조구역 / 보이드 스페이스 4.0

선루 및 갑판실 3.5
(1) 해당 부재의 건조 두께가 12 mm  미만인 경우, 최소 각장은 0.5 mm  감소할 수 있다.
(2) 탱크 정부가 노출갑판인 화물탱크와 평형수 탱크에만 적용, 3 m  거리는 탱크 정부에 평행하고 수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표 1  최소 용접 각장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12 장 건조 1 부 12 장 3 절

710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선체구역
연결부

부재 취부되는 부재

이 표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일반구역(1)

수밀판 경계판 0.48

유밀판 경계판 0.51

부재 단부의 브래킷 0.48

일반보강재 및 칼라판
디프탱크 격벽 0.24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및 칼라판 0.38

일반보강재의 웨브

판 (디프탱크 격벽 제외) 0.20

조립보강재의 면재
단부 (스팬의 15 %) 0.38

상기 이외의 경우 0.20

선저 및 
이중선저

일반보강재 선저 및 내저판 0.24

중심선거더
외판 0.38

내저판 0.38

단절판을 포함한 측거더 선저 및 내저판 0.24

늑판

외판 및 내저판
양단에서 2 프레임 간격만큼의 

길이
0.38

호퍼탱크 부근의 중심선거더 및 측거더 0.38

상기 이외의 경우 0.24

중심선거더의 브래킷 중심선 거더, 내저 및 외판 0.38

웨브 보강재 늑판 및 거더 0.20

이중선측 
구조의 측면 

및 내측
1차 지지부재의 웨브

측판 0.30

내측판 및 1차 
지지부재의 웨브

갑판부근의 횡 방향 및 단부 
연결부

0.43

크로스 타이에 인접 0.36

상기 이외의 경우 0.30

갑판

강력
갑판

 ≥
선박 중앙부 0.6  내의 선측외판 PPW(3)

상기 이외의 경우 0.48

 ≺ 선측외판 0.48

기타 갑판
선측외판 0.38

일반보강재 0.20

창구코밍 갑판

창구 코너에서 창구코밍 
높이의 15 % 길이의 종 방향 

창구코밍 
FPW(4)(1)

창구 코너에서 창구코밍 
높이의 15 % 길이로부터 창구 
길이의 15 % 길이에 해당하는 

종 방향 창구코밍

0.48

상기 이외의 경우 0.38

표 2  용접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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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용접계수  (계속)

선체구역
연결부


부재 취부되는 부재

갑판 웨브 보강재 코밍의 웨브 0.20(2)

격벽(5)

비수밀격벽구조 경계부 제수격벽 0.24

일반보강재 격벽판
단부 브래킷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단부(스팬의 25 %)
0.48

선미단 내부재
흘수선 아래의 경계 및 상호간 0.38

흘수선 위 0.20
선수단 내부재 경계 및 상호간 0.20

기관실

중심선거더 용골 및 내저판 0.48

늑판 중심선거더 0.48

엔진 받침대 거더 정판 및 주요 선체구조 PPW(3)

늑판 및 거더 내저판 및 외판 0.38

선루 및 
갑판실

외부격벽 (첫 번째 및 두 
번째 탑재층)

갑판 , 외부격벽 0.48

외부격벽 및 내부격벽 상기 이외의 경우 0.20

(1)   : 화물창 외의 창구덮개
(2) 연속 용접
(3) PPW : [2.4.2]에 따른 부분 용입 용접
(4) FPW : [2.4.2]에 따른 완전 용입 용접
(5) 선루 및 갑판실의 격벽은 “선루 및 갑판실”의 부재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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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구역 연결부 

창구덮개
수밀/유밀 연결부 0.48(1)

보강재의 끝단 0.38(2)

상기 이외 0.24
마스트, 대릭 포스트, 크레인 받침대 등 갑판/갑판 하부 보강구조 0.43

갑판 기계류 받침대 갑판 0.24
계류 장비 받침대 갑판 0.43

덮개 형식 접근 개구를 위한 링 모든 곳 0.43
선측외판 문 및 수밀문의 보강 모든 곳 0.24

외판 및 수밀문의 프레임 모든 곳 0.43
환풍기 및 공기관의 코밍 갑판 0.43

환풍기 등, 피팅 모든 곳 0.24
환풍기, 공기관 등의 코밍과 갑판 갑판  0.43

배수구 및 배출구 갑판 0.55
불워크 스테이 갑판 0.24

불워크 판 갑판 0.43
보호난간, 스텐션 갑판 0.43
클리트 및 피팅 창구코밍 및 창구덮개 0.24(3)

(1) 산적화물선의 창구덮개의 수밀 연결부 : 0.38
(2) 산적화물선의 창구덮개의 보강재 끝단 : 0.24
(3) 최소 용접 계수.   mm 인 경우,  는 0.62  를 넘을 필요는 없다. 설계에 따라 부분 용입 

용접이 요구될 수 있다.

표 3  기타 의장품에 대한 용접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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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표 2 및 표 3에서 규정하지 않은 1차 지지부재에 대해서는 표 4의 용접계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2.5.5
부착되는 종보강재의 건조 웨브 두께가 15 mm  초과하고 부착판의 두께를 초과하는 경우, 용접은 양면 연속 용접이
어야 하고 용접 각장은 다음 중 가장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a) 0.30     :    는 부착 판의 건조 두께로서 30 mm  이하로 한다.
b) 0.27      :    는 용접되는 부재의 건조 두께. 용접 각장의 크기는 8.0 mm 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
c) 표 1에 따른 용접 각장

2.5.6
최소 용접 크기가 [2.5.2]의 두 번째 식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외판, 갑판 또는 격벽의 용접은 보강재가 부재를 관
통한다면 절단부의 재료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 슬롯부의 너비가 보강재 간격의 15 % 를 초과하는 경우 용접 각장의 
크기는 다음 식에 의한다.



  (mm )

 : 보강재 간격(mm ) (그림 5 참조)
 : 슬롯 사이의 웨브 판의 길이(mm ) (그림 5 참조)

그림 5  보강재 관통부의 유효 재료 

부재
연결부


부재 취부되는 부재

1차 
지지부재

웨브 판

외판, 갑판, 
내저판, 격벽

전단 스팬의 단부 15 % 이내와 부재의 끝단까지의 연장부 0.48

이외의 경우 0.38

면재 판

탱크/ 화물창에서 선수단으로부터 0.125  내에 위치한 부재 0.38

면재의 단면적이 65 cm 을 초과하는 경우의 상기 이외의 구역 0.38

상기 이외의 경우 0.24

단부 연결부
평형수 탱크 및 화물탱크의 경계부근 0.48

이외의 경우 0.38

표 4  1차 지지부재의 용접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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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1차 지지부재 단부 연결부의 전단면적
전단 스팬의 10 % 포함하는 1차 지지부재의 끝단부 용접은 용접 면적이 부재의 총 횡단면적과 동등한 것이어야 한
다. 용접 각장  는 다음 식에 따른다. 

  

    (mm )

 : 1차 지지부재의 웨브 높이(mm )
 : 전단스팬의 10 % 를 포함하는 단부 연결부의 웨브의 총 요구 두께(mm )로서 화물창 유한요소 해석으로

부터 항복에 대해 가장 높은 평균 사용계수 또는 화물창 구역 바깥에서 1차 지지부재에 대한 전단면적 
요건에 따른 값으로 한다. 

 : 용접 연결부의 길이(mm ) (그림 6 참조)
  : 용착 금속의 총 길이(mm ) (그림 6 참조)

  =  

용접 각장은 [2.5.2]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 길이  는 용접 연결부의 길이를 말한다. 양면 연속 필릿 용접을 한 용착 금속의 총 길이  는 용접 연
결부의 길이  의 2배이다.

그림 6  1차 지지부재의 전단면적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12 장 건조 1 부 12 장 3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715

2.5.8 종보강재
판재와 종보강재의 용접은 보강재 끝단부에서 3장 7절 [1.1.3]의 전단스팬 15 % 의 범위 내는 양면 연속 용접이어야 
한다. 1차 지지부재 부근에서 양면 연속 용접부 길이는 종보강재의 깊이 또는 끝단부 브래킷의 깊이 중 큰 값 이상
이어야 한다.

2.5.9 갑판 종늑골
갑판 종늑골의 경우 1차 지지부재와 종늑골의 교차부는 양면 연속 용접을 하여야 한다.

2.5.10 브래킷에 의해 확보되는 종늑골의 연속성
종강도 부재가 1차 지지부재에서 단절되고, 강도의 연속성이 브래킷에 의해 확보되는 경우, 용접 면적  는 그 
부재의 횡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용접면적  (cm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cm )

2.5.11 브래킷이 없는 보강재
단속 용접이 허용되는 경우, 선체외판, 수밀/유밀 격벽 및 갑판실 전단벽의 브래킷이 없는 보강재에 대하여는 양단부
에서부터 보강재 길이의 1/10 만큼 양면 연속 용접을 하여야 한다. 비수밀격벽, 갑판실의 측벽 및 후단벽의 브래킷 
없는 보강재는 양단부에서 한 쌍의 단속 용접을 하여야 한다.

2.5.12 용접 크기의 경감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은 깊은 용입 용접 절차를 적용하고 또한 품질관리로 용접 부재 사이의 틈을 1 mm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표 2에 따른 용접계수를 15 % 경감시킬 수 있으나 필릿 용접 각장을 1.5 mm  초과하여 
경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선소가 아래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용접계수는 20 % 까지 경감시킬 수 있으나, 필릿 용접 각
장을 1.5 mm  초과 경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최소 및 최대 루트 간격을 포함하는 용접 절차 인정시험에 의해 확인된 적절한 용접 절차에 따라 작업할 것
b) 루트에서의 용입량은 경감되는 각장과 같은 양일 것
c) 품질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있음을 입증할 것

2.5.13 용접 크기 경감의 정당성
용접 크기의 경감 방법 중 어느 하나가 적용된 경우, 그 경감을 정당화하는 요건을 도면에 나타내야 한다. 도면에는 
경감된 용접 길이에 대한 용접 설계와 치수요건 및 용접 각장의 경감 없이 [2.5.2]에 주어진 용접 각장 요구치를 자
세히 나타내야 한다. 또한, 두 용접 각장의 차이와 그들의 적용요건을 설명하는 주석이 도면에 추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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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맞대기 용접 이음

3.1 일반사항

3.1.1
보강 패널 구조의 판 요소에서 이음은 일반적으로 맞대기 용접에 의해 연결되어야 한다.(그림 7 참조)
                                            

                     
3.2 두께 차이

3.2.1 테이퍼
건조 두께 차가 4 mm 초과하는 두 판을 용접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두꺼운 판을 테이퍼 가공한다. 테이퍼 부의 길
이는 두 부재의 건조 두께 차의 3 배 이상이다. 개선의 너비가 두께 차이의 3 배 이상인 경우 이러한 테이퍼 가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른 종류의 용접 이음

4.1 겹치기 이음

4.1.1 구역
겹치기 이음 용접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겹치기 이음 용접은 다음의 경우
에 적용할 수 있다.

• 이중판의 바깥 둘레 용접
• 매우 작은 응력을 받는 내부 구조 요소

  
4.1.2 겹침 너비
겹치기 이음을 적용하는 경우, 겹침 너비  는 연결되는 판의 건조 두께의 3 배 이상 4 배 미만이어야 한다(그림 
8 참조). 연결되는 판 중 얇은 판의 건조 두께가 25 mm  이상인 경우, 겹치기 이음의 적용은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
다.

        L형 맞대기  K형 맞대기

          X형 맞대기 뒷댐판을 가지는 V형 맞대기 일면 용접

그림 7  전형적인 맞대기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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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겹치기 이음에서 필릿 용접

4.1.3 칼라의 겹침
웨브와 격벽판을 관통하는 보강재 슬롯의 칼라(러그)의 겹침의 범위는 칼라 총 두께의 3배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50 mm  넘을 필요는 없다.

4.1.4 겹침 단부 연결
겹침 단부 연결은 각 가장자리에 대하여 그림 8과 같은 용접 각장  (mm ) 으로 연속 용접 하여야 하며, 두 각장
의 합은 얇은 판 두께의 1.5 배 이상이어야 한다. 

4.1.5 겹침 심 용접
겹침 심 용접은 탱크/화물창의 경계 또는 수밀격벽에 대하여 [2.5.2]에 의한 용접 크기로 양쪽 가장자리를 연속 용접
하여야 한다. 탱크/화물창 이외의 건조 두께가 12.5 mm  이하인 판의 심은 수밀격벽 경계에 대한 [2.5.2] 요건에 따
라 단속 용접을 한 쪽 가장자리에 적용할 수 있다.

4.2 슬롯 용접

4.2.1
슬롯 용접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선박의 중앙부 0.6   이내의 선체
외판 바깥쪽 및 강력갑판상의 이중판에 대한 슬롯 용접은 허용되지 않는다.

4.2.2 
슬롯은 둥글게 가공되어야 하고, 75 mm 의 최소 슬롯 길이  와 건조 두께 2배의 너비  을 가져야 한다. 
이중 보강판 또는 유사한 위치에 슬롯 용접을 적용하는 경우, 슬롯간의 거리  는 일반적으로 최소 슬롯 길이 
 의 2배∼3배로 하고 250 mm  이하이어야 한다(그림 9참조). 필릿 용접의 크기는 얇은 판의     및 용접
계수 0.48을 이용하여 [2.5.2]의 두 번째 식에 의한다.

4.2.3 막음판
내부 웨브에 판을 연결함에 있어서, 용접을 위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웨브에 취부된 면재에 슬롯 필릿 
용접으로 막음판을 부착할 수 있다.

4.2.4
슬롯은 둥글게 가공되어야 하고 90 mm의 최소 슬롯 길이  와 건조 두께 2배의 최소 너비  을 가져야 한
다. 판의 슬롯 절단부는 매끄럽고 가장자리가 직각이어야 하며, 슬롯간의 거리   는 일반적으로 140 mm  넘지 
않아야 한다. 슬롯은 용접으로 채워져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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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슬롯 용접

4.3 스터드 및 리프팅 러그 용접

4.3.1
높은 응력이 발생하는 주요 구조 부위에 영구 또는 임시의 스터드 또는 리프팅 러그를 용접으로 취부하는 경우, 적
용하는 위치는 승인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연결부 상세

5.1 빌지 킬

5.1.1
표 4에 따라 그라운드 바는 연속 필릿 용접으로 외판에 연결되어야 하고, 빌지 킬은 그라운드 바에 연속 필릿 용접
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5.1.2
빌지 킬과 그라운드 바의 맞대기 용접은 그림 10에서 나타낸 것처럼 서로 멀리 떨어져야 하고 외판의 맞대기 용접
과도 멀리 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외판의 맞대기 용접은 그라운드 바와 교차부에서 평평하게 되어야 하고 그라
운드 바의 맞대기 용접은 빌지킬과 교차부에서 평평하게 되어야 한다. 그라운드 바의 맞대기 용접과 외판 사이의 직
접연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거 가능한 뒷판(backing)을 이용하여 작업할 수 있다.

연결되는 구조부재
용접 각장(mm )

끝단에서(1) 이외의 경우

외판에 연결되는 그라운드 바 0.62  0.48 

그라운드 바에 연결되는 빌지 킬 웨브 0.48  0.30

  : 그라운드 바의 건조 두께(mm )
  : 빌지 킬 웨브의 건조 두께(mm )
(1) : 3장 6절 [7.5.4]에서 “끝단”의 정의 참조

표 4  빌지 킬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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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그라운드 바는 표 4에서 주어진 각장 두께로 연속적으로 필릿 용접되어야 한다. 그라운드 바의 단부에서의 각장은 
그림 10과 같이 그라운드 바의 건조 두께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표 4에 주어진 것처럼 증가해야 한다. 판 연결의 그
라운드 바 단부에서의 용접 크기의 변화는 45 ° 이하의 용접 측면 각도로 형성되어야 한다.

5.1.4
일반적으로 스캘럽 및 컷아웃은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균열 멈춤 구멍은 가능한 그라운드 바에 근접하여 빌지킬 
맞대기 용접 내에 뚫려야 한다. 구멍의 지름은 맞대기 용접의 폭보다 커야하고 최소한 25 mm 이어야 한다. 맞대기 
용접에 비파괴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균열 멈춤 구멍은 생략될 수 있다.

그림 10  빌지 킬

5.2 산적화물선 선측늑골

5.2.1
다음 요건은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선측늑골, 단부 브래킷 및 트리핑 브래킷에 적용한다.

5.2.2
그림 11에 나타낸 ‘'a’' 및 ‘'b’' 구역의 양면 연속 필릿 용접의 용접 각장은 각각 0.62     및 0.57    로 
하며,    (mm ) 는 두 개의 부재중 얇은 판의 건조 두께이다.

5.2.3 
트리핑 브래킷과 선측늑골 및 외판과의 연결은 양면 연속 용접을 하여야 한다. 이 연결부에 대한 용접각장 
(mm ) 는 다음에 따른다.

•       ,     < 10 mm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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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mm  ≤     < 20 mm  경우
•       ,     ≥ 20 mm  경우

이들 식에서    는 연결 부재(abutting member)의 두께이다.

그림 11  산적화물선의 선측늑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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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필러 및 크로스타이의 단부 연결부

5.3.1
필러 및 크로스타이의 단부 연결부의 유효 필릿 용접 면적  (c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용접 
길이와 용접 목두께의 곱).

    

 


 (cm )

 : 고려하는 구조의 설계하중(kN)
 : 계수

   , 압축하중만 받는 필러 또는 크로스타이인 경우
   , 인장하중을 받는 필러 또는 크로스타이인 경우

5.4 두 판의 연결 각도가 작은 경우

5.4.1
필릿 용접되는 두 판의 각도 가 그림 12에서처럼 75도 미만인 경우, 큰 각도를 가지는 측에서 필릿 용접의 크기 
 (mm ) 은 다음 식에 따라 증가되어야 한다.

 
 sin 



 (mm )

 : [2.5.2]에 따른 필릿 용접의 각장(mm )
 : 두 판이 이루는 각도(그림 12 참조)

그림 12  연결 각도 그림

5.4.2
가 45도 미만인 경우, 주 강도부재 연결부는 건조구역 및 보이드 스페이스에만 적용된다(그림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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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기본원칙 및 검사요건

제 2 절  허용기준

13편 1부 13장

 운항 - 신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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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기본원칙 및 검사요건

1. 기본원칙

1.1 적용

1.1.1
이 장의 목적은 선체 구조부재의 허용 쇠모한도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1.1.2
이 기준은 이 규칙에 따라서 우리 선급에 등록되어 운항중인 선박에만 적용한다.

1.1.3
명시된 신환기준에 대하여 선체구조를 평가하기 위하여 두께 계측을 하여야 한다.

1.1.4
선체검사요건은 다음과 같이 1편을 적용한다.

• 단일선측 산적화물선 : 1편 3장 1절 및 2절
• 이중선체 유조선 : 1편 3장 1절 및 5절
• 이중선측 산적화물선 : 1편 3장 1절 및 6절

1.2 부식 허용 개념

1.2.1 부식 허용
부식 허용은 3장 2절 [1.1.2]와 같이 국부 및 전체 부식의 2가지 관점으로 구성된다.

1.2.2 평가
선박의 운항 수명 동안, 국부 및 전체 부식 신환기준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구조부재의 계측 두께가 2절 [2]의 신환 두께 보다 크다면, 3장 3절에 주어진 부식 추가가 반영된 신조선 요건 및 
관련된 모든 하중과 한계상태 즉 항복, 좌굴 및 피로를 고려하는 신조선 요건에 대한 평가는 선박의 운항 수명 동안 
요구되지 않는다.

1.2.3 강재 신환
국부 또는 전체 부식 허용을 초과하는 경우, 강재 신환이 요구된다.

1.3 문서화 요건

1.3.1 도면
1장 3절에 따라서 본선에 제공되어야 하는 도면은 각 구조 요소에 대하여 13장 2절에 정의된 건조 두께 및 신환 
두께를 포함하여야 한다. 자발적인 추가 두께도 도면에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본선에 비치되어야 하는 도면 및 자료
의 목록은 1편 1절 103에 따른다. 

1.3.2 선체거더 단면특성
본선에 제공되어야 하는 중앙횡단면도는 모든 화물창의 대표적인 횡단면에 대하여 5장 1절에 따른 최소 요구 선체
거더 단면특성 값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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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체검사요건

2.1 일반사항

2.1.1 최소 선체검사요건
두께 계측을 포함하여 선급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최소 선체검사요건은 1편에 따른다.([1.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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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허용기준

기호

   : 건조 두께(mm )
 : 부식 추가(mm ) (3장 2절 참조)
 : 예비 두께(mm )로서 0.5 mm로 한다.
 : 자발적 추가 두께(mm)

1. 일반사항

1.1 적용

1.1.1
이 절은 허용기준의 적용에 대한 요건을 제공한다.

1.2 정의

1.2.1 갑판구역
갑판구역은 선체거더강도에 기여하는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 산적화물선 : 기선으로부터 0.9D 상방의 다음과 같은 부재들
• 강력갑판
• 갑판 스트링거
• 현측후판
• 선측외판
• 내측판 및 기타 종격벽판(있는 경우)
• 수평 및 수직 스트레이크를 포함한 톱사이드 탱크 경사판
• 위의 언급된 판에 부착된 종 보강재, 거더 및 스트링거

• 유조선 :
• 강력갑판
• 갑판 스트링거
• 현측후판
• 내측판 및 기타 종격벽의 최상부 스트레이크
• 위의 언급된 판에 부착된 종 보강재, 거더 및 스트링거

1.2.2 선저구역
선저구역은 선체거더강도에 기여하는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 산적화물선: 호퍼탱크 경사판 상단까지 또는 호퍼탱크가 없는 경우 내저판까지의 다음 요소들
• 용골판
• 선저외판
• 만곡부 외판
• 선저거더
• 내저판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13 장 운항-신환기준 1 부 13 장 2 절

728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 호퍼탱크 경사판 및 수평판(있는 경우)
• 위에 언급된 판에 부착된 종 보강재
• 선측외판

• 유조선 :
• 용골판
• 선저외판
• 만곡부 외판
• 종격벽 하부 스트레이크
• 선저거더
• 위에 언급된 판에 부착된 종 보강재

1.2.3 중립축구역
중립축구역은 갑판구역 및 선저구역 사이의 다음 요소를 포함한다.

• 선측외판
• 내측 종격벽 및 종격벽(있는 경우)
• 톱사이드 탱크 경사판

선체거더의 웨브를 형성하는 경사진 종강도 부재에 대하여, 구역에 포함되는 부재의 면적은 수직면에 투영된 면적을 
기초로 한다.

2. 신환기준

2.1 국부부식

2.1.1 국부구조부재의 신환 두께
국부구조부재는 국부 지지부재 및 1차 지지부재를 포함한다. 계측된 두께  (mm ) 가 다음 식에 의한 신환 두께 
  보다 작을 경우 강재 신환을 하여야 한다.

         (mm )

2.1.2 신환 부위
일반적으로 [2.1.1]의 신환기준에 기초하여 신환이 요구되는 부위는, 원래의 것과 동등 이상의 급(grade) 및 항복강
도를 갖고 다음의  (mm ) 이상의 두께를 갖는 재료를 삽입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mm )

2.1.3 대체 방법
계측된 두께  가 다음과 같은 경우(과도한 부식) 1편 2장 202의 1항 (30)호의 요건에 따른다.

 ≤          



13 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13 장 운항-신환기준 1 부 13 장 2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729

2.2 전체부식

2.2.1 적용
선령이 10년을 넘는 선박인 경우 계측된, 신환된 또는 보강된 구조부재의 두께를 사용하여 정기검사에 선체의 종강
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2.2.2 신환기준
선체거더 강도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a) 갑판 및 선저구역 :
계측 두께에 의하여 결정된 갑판 및 선저의 현재 선체거더 단면계수는 5장 1절에 따라 제공 총 두께로 계산된 
단면계수의 90 %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대신하여, 선저구역과 갑판구역의 현재 단면적, 즉 고려하는 구역에서 
계측된 부재의 단면적의 합이 제공 총 두께로 결정된 해당구역에 대한 단면적의 90 % 이상이어야 한다.

b) 중립축구역 :
중립축구역에 대한 현재의 단면적, 즉 이 구역의 계측 두께에 의한 단면적의 합은 제공 총 두께 – 0.5  에 의
해 계산된 중립축구역의 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주어진 횡단면에서 선체거더강도에 기여하는 모든 부재의 제공 총 두께의 실제 감소가 갑판 및 선저 구역에서
는 10 % 미만이고 중립축구역에서는 0.5  미만인 경우, 이 횡단면의 선체거더 강도기준은 만족하는 것이며 계측된 
두께를 사용하여 다른 구역에 대하여 계산할 필요는 없다. 
제공 총 두께는 3장 2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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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화물선



13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1 장 산적화물선  2 부 1 장 1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733

제 1 절  일반배치설계

1. 선수루

1.1 일반

1.1.1
폐위된 선수루가 건현갑판 상에 설치되어야 한다. 폐위된 선수루의 후단격벽은 그림 1과 같이 최전방 화물창의 전단
격벽 위치 또는 그 후방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이 요건으로 인하여 창구덮개 작동에 방해가 된다면, 선수루의 후
단격벽은 선수루 길이가 선수재의 앞면보다 후방으로 1부 1장 4절 [3.1.2]에 규정된 선박의 건현용 길이의 7 % 이상
인 경우, 최전방 화물창 전단격벽의 전방에 설치할 수 있다. 

그림 1  선수루 배치

1.1.2
주갑판상 선수루의 높이  는 다음 값 중 큰 것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1부 1장 4절 [3.3]에 규정된 선루의 표준 높이
•    m , 여기서  는 최전방 화물창, 즉 제1번 화물창의 전단 창구코밍의 높이이다.

1.1.3
선수루 갑판의 선미단의 모든 지점은 창구코밍 판으로부터 다음 식에 의한 거리  (m )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1.1.4
선수루갑판 상부에는 창구코밍 또는 창구덮개를 보호할 목적으로 쇄파기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다른 목적
으로 설치된 경우, 쇄파기 중심선에서의 상단이 선수루 갑판의 선미단으로부터 전방으로  tan    거리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는 선수루 상방 쇄파기 높이이다.(그림 1 참조)

선수격벽

창구코밍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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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 설비

2.1 산적화물선의 특별배치

2.1.1
덕트 킬 또는 파이프 터널을 설치하는 경우, 개방갑판으로 두 개의 탈출로가 제공되어야 하며, 최대한 멀리 배치되어
야 한다.
기관실에서 덕트 킬의 후방으로의 접근은 가능하다. 기관실에서 덕트 킬의 후방으로의 접근이 제공된 경우, 덕트 킬
의 접근 개구에는 수밀덮개 또는 수밀문이 설치되어야 한다.
통풍장치는 필요시 기계식 수단이 사용될 수 있다.

2.1.2
덕트 킬로의 접근을 위한 수밀문을 설치하는 경우, 수밀문의 부재치수는 우리 선급의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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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구조설계원칙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부 1장 4절을 참조한다.

1. 적용

1.1

1.1.1
이 절의 요건은 1부 3장 6절에 주어진 요건에 추가하여 산적화물선의 모든 부분의 구조에 적용한다.

2. 부식 보호

2.1 일반

2.1.1 보이드 스페이스인 이중선측 공간
보이드 스페이스인 이중선측 공간은 [2.2]에 적합한 부식 보호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2.1.2 화물창 및 밸러스트 창
화물창 및 밸러스트 창은 [2.3]에 적합한 부식 보호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2.2 이중선측 보이드 스페이스의 보호

2.2.1
건현용 길이()가 150 m  이상인 선박의 화물지역 내의 이중선측 보이드 스페이스는, 경화 보호도장 또는 이와 동
등한 효율적인 부식 방지 시스템을 가져야 한다.

2.3 화물창구역의 보호

2.3.1 도장
계획된 화물, 특히 그 화물과의 호환성을 위하여 적절한 도장을 선택하는 것은 건조자 및 선주의 책임이다.

2.3.2 적용
창구코밍 및 창구덮개의 모든 내부 및 외부 표면, 그리고 내저판, 호퍼탱크 경사판 및 하부스툴 경사판을 제외한 화
물창(선측 및 횡격벽)의 모든 내부 표면은 제조자의 권고에 따라 적용되는 에폭시 종류 또는 이와 동등한 효율적인 
보호 도장을 하여야 한다. 선측 및 횡격벽 지역은 각각 [2.3.3] 및 [2.3.4]에 따라 도장하여야 한다.

2.3.3 도장해야 하는 선측구역
도장을 하여야 하는 구역은 다음 구조의 선내측 표면이다.

• 내측 종격벽판
• 톱사이드 탱크 경사판
•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선측늑골 단부 브래킷 하방 또는 이중선측 산적화물선의 호퍼탱크 상단 하방 300 mm  

거리에 있는 호퍼탱크 경사판

도장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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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도장해야 하는 선측구역

2.3.4 도장해야 하는 횡격벽 구역
도장해야 하는 횡격벽 구역은 단일선측 구조의 늑골 단부 브래킷 하방 또는 이중선측 구조의 호퍼탱크 상단 하방 
300 mm  거리에 위치하는 수평선 위의 모든 지역이다.

3. 구조 상세 원칙

3.1 이중저 구조

3.1.1 적용
1부 2장 3절 [2]의 요건에 추가하여, 이 항에서의 요건은 다음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 길이 150 m  미만인 모든 산적화물선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평형수를 운반하는 화물 창구가 배치된 길이 150 m  이상의 산적화물선 

3.1.2 이중저 높이
화물창 구역에서 화물창의 중간 위치의 용골에서 측정한 이중저 높이  (m ) 는 다음보다 작아선 아니 된다.  

    

다만, 아래의 모든 요건을 만족한다면 더 낮은 이중저 높이가 허용될 수 있다. 

• 거더 간격이 4.6 m  또는 선저 또는 내저 보강재 간격의 5배 중 작은 값 이하이어야 한다.
• 늑판 간격이 3.5 m  또는 선측늑골 간격의 4배 중 작은 값 이하이어야 한다. 선측늑골이 횡식구조가 아닐 경우 

설계자가 정한 공칭 늑골 간격이 적용할 수 있다. 

3.1.3 거더 간격
인접한 거더 간의 간격(m )은 일반적으로 4.6 m 와 선저 또는 내저 일반 보강재 간격의 5배 중 작은 값 이하이어야 
한다.

3.1.4 늑판 간격
늑판의 간격(m )은 일반적으로 3.5 m  또는 선측늑골 간격의 4배 중 작은 값 이하이어야 한다. 선측늑골이 횡식구조
가 아닐 경우 설계자가 정한 공칭 늑골 간격이 사용될 수 있다. 

톱사이드
탱크

톱사이드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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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단일선측 구조

3.2.1 적용
이 규정은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횡늑골식 단일선측 구조에 적용한다. 
단일선측 구조가 횡 또는 종 1차 지지부재에 의하여 지지되는 경우, 이중선측의 1차 지지부재로 간주하여 1부 3장 
6절 [8]의 규정을 적용한다.

3.2.2 일반배치
선측늑골은 매 늑골 간격마다 배치하여야 한다.
공기관이 화물창을 통과하는 경우, 이 공기관은 기계적인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으로 보호되어야 한
다.

3.2.3 선측늑골
늑골은 상단 및 하단에 일체형 브래킷을 갖는 대칭 단면으로 제작하며 소프트 토우를 적용하여야 한다. 
단부 브래킷과의 연결부에서 선측늑골의 플랜지는 너클이 아닌 곡면으로 하여야 한다. 곡률 반지름  (mm ) 은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1부 3장 3절에 따른 부식 추가(mm )
 ,  : 곡면 플랜지의 폭 및 순 두께(mm ). 플랜지의 단부는 스닙시켜야 한다.

길이 190 m  미만의 선박에서, 연강재의 늑골은 분리 브래킷을 갖는 비대칭 단면으로 할 수 있다. 
브래킷의 면재 또는 플랜지는 양단에서 스닙시켜야 한다. 브래킷은 소프트 토우를 적용하여야 한다.
선측늑골의 치수는 그림 2에 따른다.

3.2.4 상부 및 하부 브래킷
브래킷의 면재 또는 플랜지는 양단에서 스닙시켜야 한다. 브래킷은 소프트 토우를 적용하여야 한다. 브래킷의 건조 
두께는 연결되는 선측늑골의 웨브의 건조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하부 및 상부 브래킷의 치수(특히 높이 및 길이)는 
그림 3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13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1 장 산적화물선  2 부 1 장 2 절

738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그림 2  선측늑골 치수

그림 3  하부 및 상부 브래킷의 치수

(일반적으로)

웨브 높이

톱사이드 탱크

호퍼탱크

하부
브래킷

상부
브래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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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트리핑 브래킷
최전방 화물창 및 BC-A 선박의 화물창에서는, 비대칭 단면을 갖는 선측늑골은 그림 4와 같이 2개의 늑골마다 트리
핑 브래킷을 설치하여야 한다. 트리핑 브래킷의 건조 두께는 연결되어 있는 선측늑골 웨브의 건조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트리핑 브래킷과 선측늑골 웨브 및 외판과의 연결은 양면 연속 용접으로 하여야 한다.

그림 4  최전방 화물창에 인접하게 부착된 트리핑 브래킷

3.2.6 지지구조
호퍼 및 톱사이드 탱크 내에서 선측늑골의 하단 및 상단 연결부와의 구조적 연속성은 그림 5와 같이 연결 브래킷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 5  하단부 지지구조의 예 

하부 브래킷
웨브 길이

소프트 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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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갑판구조

3.3.1 톱사이드 탱크에서의 웨브 프레임 간격
길이 150 m 보다 작은 산적화물선인 경우, 톱사이드 탱크에서 웨브 프레임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선측늑골 간격의 6
배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3.3.2 산적화물선의 창구 사이 크로스갑판
창구 개구 선 안쪽에서 크로스갑판 구조가 횡식구조로 채택된 경우, 창구 단부 보와 크로스갑판 보는 거더에 의하여 
적절히 지지되어야 하며, 창구 측 거더로부터 선측으로 두 번째 종보강재까지 바깥쪽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바깥쪽으
로 거더의 연장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창구 측 거더와 두 번째 종보강재 사이에 단속 보강재(intercostal stiffener)
를 설치하고 이 구조의 검증은 1부 7장의 요건에 적합하게 수행하거나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
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크로스갑판을 지지하는 횡 방향 1차 부재는 선측탱크 또는 톱사이드 탱크의 1차 지지부재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선측에서 횡식 크로스갑판과 강력갑판의 부드러운 연결은 중간 두께 판에 의하여 확보되어
야 한다.

3.3.3 톱사이드 탱크 구조
톱사이드 탱크 경사판은 종식구조로 하여야 한다. 톱사이드 탱크 구조는 기관구역 내로 가능한 한 멀리 연장시켜야 
하며 적절히 점차 감소시켜야 한다. 톱사이드 탱크내 웨브 프레임의 면 밖에 이중선측 1차 지지부재가 설치되는 경
우, 구조 연속성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3.4 강력갑판 개구 - 창구 모서리
a) 화물창구역 내
화물창구역 내에 위치한 화물 창구에 대하여, 다음 식으로 결정되는 두께를 갖는 삽입판을 절단면이 원형인 창구의 
모서리에 배치하여야 한다. 창구코밍 하부에 연속 종 방향 갑판거더가 설치되는 경우, 원형 모서리의 반지름은 창구 
폭의 5 % 이상이어야 한다. 폭 방향으로 두 개 이상의 창구를 배치하는 경우, 모서리 반지름은 우리 선급이 적절하
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화물창구역 내에 위치하는 창구에 대하여 절단면이 타원형, 포물선 및 반타원형 또는 반
포물선 아치형을 갖고 다음 값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창구 모서리에 삽입판을 요구하지 않는다. 

• 폭 방향으로 창구 폭의 1/20 과 600 mm  중 작은 값
• 선수미 방향으로 폭 치수의 두 배

삽입판이 요구되는 경우, 순 두께(mm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이상이고 1.6  이하이
어야 한다.

   

   (mm )

 : 고려하는 모서리에서, 종 방향으로 측정한 두 개의 연속하는 창구 사이 크로스갑판의 길이(m ) 
(1부 3장 6절 그림 15 참조)

 : 고려하는 창구의 횡 방향으로 측정한 폭(m ) (1부 3장 6절 그림 15 참조)
 : 창구 측면에서 갑판의 제공된 순 두께(mm )

선수미단 창구의 각각 선수미단 모서리에는 삽입판이 요구된다. 이 삽입판의 순 두께는 인접 갑판의 순 제공 두께보
다 1.6배 이상이어야 한다. 계산 결과 창구 모서리에서의 응력이 허용 값보다 작은 경우 우리 선급은 더 작은 두께
를 허용할 수 있다. 
삽입판이 요구되는 경우, 그 배치는 1부 9장 6절 표 15와 같이 하고,  ,  ,   및  는 보강재 간격보다 커야 
한다. 길이 150 m  이상의 선박에 있어서, 창구 모서리 반지름, 삽입판 두께 및 범위는 1부 7장의 직접강도평가 결
과와 1부 8장 및 1부 9장 각각에 따른 창구 모서리의 좌굴 및 피로강도평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그러한 선박의 
경우 창구 모서리는 원형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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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화물창구역 바깥
화물창구역 바깥에 위치하는 창구에 대하여, 삽입판 두께의 경감은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3.3.5 와이어로프에 대한 보호 
화물창 개구 근처의 와이어로프 홈은 창구 측 거더(즉, 톱사이드 탱크 판 상부 부위) 및 화물창의 창구 단보 및 창구
코밍의 상부에 하프 라운드 바와 같은 적절한 보호재를 부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3.3.6 기계적 손상에 대한 화물창구 개구 모서리의 보호
정상 상태에서 수직 그랩 와이어와 직접 접촉하여 발생하는 창구 개구 모서리의 기계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
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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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체국부치수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부 1장 4절을 참조한다.

 ,  ,  ,  ,  ,   : 1부 4장 2절의 하중결합계수
 : 1부 3장 7절 [1.4.3]의 보강재의 유효 전단 깊이 
 : 1부 4장 6절 표 7의 합성력(kN)
   : 1부 4장 6절　[4.3.1]에 정의된 정하중(kN)으로 보강재는  을  로 한다.
  : 1부 4장 6절　[4.2.1]에 정의된 전체하중(kN)으로 보강재는  을  로 한다.
    : 1부 4장 6절　[4.3.2]에 정의된 정하중(kN)으로 보강재는  을  로 한다.
  : 1부 4장 6절　[4.2.2]에 정의된 전체하중(kN)으로 보강재는  을  로 한다.
 : 1부 4장 6절의 거리(m )
  : 1부 4장 6절의 거리(m )
 : 1장 2절 그림 2의 선측늑골의 스팬(m )으로 0.25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1부 3장 7절 [1.1.2]에 따른 유효 굽힘 길이(m )
 : 1부 6장 2절 [2]에 따라 고려된 설계하중조합 및 1부 3장 7절 [3.2]의 하중 계산 지점에서의 설계압력

(kNm )
 : 1부 4장 6절 표 7의 합성 압력(kNm )
 : 판 폭(mm )으로, 파형 플랜지의 폭  또는 웨브의 폭  중 큰 것으로 한다.(1부 3장 6절 그림 21 참

조)
 : 1부 3장 6절 그림 21의 파형 플랜지의 반 피치(half pitch) (mm )

1. 단일선측 산적화물선의 화물창 선측늑골

1.1 강도 기준

1.1.1 순 단면계수 및 순 전단면적
면외압력을 받는 선측늑골의 스팬 중앙부에서 순 단면계수  (cm ) 및 순 전단면적  (c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cm )

    

 ∙   

      (cm )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선형 BC-A 인 경우
   , 다른 선형인 경우

  : 굽힘계수로서 10 으로 한다.
   : 고려된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허용 굽힘응력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허용기준조합 AC-S 인 경우
   , 허용기준조합 AC-SD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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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BC-A 선박의 격창 적재상태에서 공창의 선측늑골 
   , 그 밖의 선측늑골 

 : 그림 1에 따른 선측늑골 하부 브래킷의 길이(m ) 
 : 1부 6장 2절 표 1에 따른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압력(kNm ) 
  : 고려된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허용 전단응력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허용기준조합 AC-S 인 경우
    , 허용기준조합 AC-SD 인 경우

1.1.2 평형수 화물창의 선측늑골
[1.1.1]에 추가하여, 황천 평형수상태에서 평형수를 적재하는 화물창의 선측늑골의 경우, 전 스팬에 걸쳐 순 단면계수 
 (cm ) 및 순 웨브 두께  (mm ) 는 선측늑골의 스팬이 단부 브래킷을 고려한 1부 3장 7절 [1.1]의  인 경우에
는 1부 6장 5절에 따라야 한다.

1.1.3 추가 강도 요건
충돌격벽으로부터 3번째까지의 선측늑골의 순 단면 2차 모멘트  (c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cm )

 : 선수격벽에서부터 고려하는 선측늑골까지의 늑골 개수로서 후방으로 1, 2 또는 3 으로 한다. 

대체 방법으로 선수격벽과 호퍼탱크 및 톱사이드 탱크의 설치된 횡 특설 웨브와 일직선상에 있는 선측늑골 사이에 
수평 스트링거와 같은 지지부재를 설치하여, 최전방 화물창과 선수창 내의 스트링거와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2  선측늑골의 하부 브래킷 

1.2.1
1장 2절 그림 2에 규정하는 늑골 하부 브래킷의 위치에 있어서, 선측외판을 고려한 하부 브래킷 또는 일체형 하부 
브래킷의 순 단면계수는 [1.1.1]에 의한 선측늑골의 스팬 중앙부에서 요구되는 순 단면계수  (cm ) 의 2배 이상이
어야 한다.

그림 1  선측늑골 하부 브래킷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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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평형수를 적재하는 화물창의 하부 브래킷 위치에서의 순 단면계수  (cm ) 는 [1.1.1] 및 [1.1.2]에 주어진 요구 순 
단면계수 중 큰 것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1.2.3
하부 브래킷의 순 두께  (m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mm )
  : 선측늑골 웨브의 순 두께(mm )

1.2.4
하부 브래킷의 순 두께  (m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대칭인 단면을 가지는 선측늑골




≤ 

• 비대칭인 단면을 가지는 선측늑골




≤    

여기에서 선측늑골의 하부 브래킷 웨브 깊이  는 호퍼탱크 경사판과 선측외판과의 교점에서 하부 브래킷 면재에 
수직으로 측정해야 한다(1장 2절 그림 5 참조). 
충돌격벽 바로 후방에 위치한 3개의 선측늑골에 있어서, [1.1.3]에 따라 보강하고 선측늑골 하부 브래킷의 순 두께 
 가 선측늑골 웨브의 순 두께  의 1.73 배 보다 큰 경우, [1.2.4]의  는 다음 식에 의한 ′ 로 할 수 있다.

′  
   (mm )

  : [1.1.1]에 따라 결정된  에 상응하는 선측늑골 웨브의 순 두께(mm )

1.3 선측늑골의 상부 브래킷 

1.3.1
1장 2절 그림 2에 규정하는 늑골 상부 브래킷의 위치에 있어서, 선측외판을 고려한 상부 브래킷 또는 일체형 상부 
브래킷의 순 단면계수는 [1.1.1]에 의한 선측늑골의 스팬 중앙부에서 요구되는 순 단면계수  의 2배 이상이어야 한
다.

1.3.2
평형수를 적재하는 화물창의 상부 브래킷 위치에서의 순 단면계수  (cm ) 는 [1.1.1] 및 [1.1.2]에서 구한 요구 순 
단면계수 중 큰 것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상부 브래킷의 순두께  는 선측늑골 웨브의 순 두께보다 작아서는 아
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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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선측늑골 상하부의 지지구조

1.4.1 순 단면계수
다음의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하부 연결 브래킷을 지지하는, 선측외판 및 호퍼탱크의 종보강재 
• 상부 연결 브래킷을 지지하는, 선측외판 및 호퍼탱크의 종보강재 




  ≥ 

 
 



 : 선측늑골의 상/하단부 연결 브래킷을 지지하는, 선측외판 및 호퍼/톱사이드 탱크의 종보강재의 수 
 : 선측늑골의 상/하단부 연결 브래킷을 지지하는, 선측외판 및 호퍼/톱사이드 탱크의  번째 종보강재의 

순 소성 단면계수(cm )
   : 선측외판과 호퍼탱크/톱사이드 탱크의 교차점으로부터  번째 종보강재까지의 거리(m ) 
    : 호퍼탱크/톱사이드 탱크 내의 횡 특설웨브의 간격(m ) 
  : 선측늑골 상/하 단부 연결 브래킷을 지지하는 선측외판 및 호퍼탱크/톱사이드 탱크의 종보강재 재료

의 규격 항복응력 중 최솟값(Nmm )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선측늑골 하부 연결 브래킷을 지지하는 종보강재의 경우  
      , 선측늑골 상부 연결 브래킷을 지지하는 종보강재의 경우 

1.4.2 브래킷의 연결 순 단면적
지지 종보강재에 연결된 상부 또는 하부 연결 브래킷의 연결부 순 단면적은 다음 식에 따른다.




      ≥    
       

  :  번째 종 방향 보강재 연결 브래킷의 제공된 연결 순 단면적(cm )
   : [1.4.1]에 따른다.
     :  번째 종방향 보강재 연결 브래킷의 명시된 최소 항복응력(Nmm )
 : 횡늑골의 간격(mm )

2. 목재 화물깔개(dunnage) 위에 강재코일을 적재한 구조

2.1 일반

2.1.1
강재코일을 적재하는 선박의 내저판, 빌지호퍼 경사판 및 내측 종격벽판의 순 두께는 호퍼 또는 내측판에 접하는 코
일의 상층 이상의 높이까지 [2.3.1] 및 [2.4.1]에 적합하여야 한다. 
강재코일을 운반하기 위한 선박인 경우 내저, 호퍼탱크 상부 및 내측 종격벽의 종보강재의 순 단면계수 및 순 전단
면적은 호퍼 또는 내측판에 접하는 코일의 상층 이상의 높이까지 [2.3.1] 및 [2.4.1]에 적합하여야 한다. 
강재코일의 고박에 대한 표준용어 및 방법은 그림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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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강재코일이 적재된 내저판

2.2 하중 적용

2.2.1 설계하중조합
정역학 및 동역학적 하중 요소는 1부 4장 7절 표 1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회전반경   및 메타센터 높이 GM 
은 설계하중조합에 명시되어 있는 고려된 적재상태에 대한 1부 4장 3절 표 2에 따라야 한다. 
강재코일 적재에 관한 설계하중조합은 표 1에 따른다.

  
         
2.3 내저구조

2.3.1 내저판
종식구조의 내저판의 순 두께(mm )는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mm ), 설계하중조합 BC-9인 경우 

  




  ×

(mm ), 설계하중조합 BC-10인 경우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구조부재 설계하중조합 하중요소 흘수 설계하중 적재상태

내저, 호퍼 경사판 및 
내측 종격벽 판

BC-9
    

또는 
    

 S
강재코일
적재상태

내저, 호퍼 경사판 및 
내측 종격벽 판

BC-10
  
또는 

 

 S + D
강재코일
적재상태

표 1　설계하중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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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1부 6장 4절 [1.1.1]에 따른 허용 굽힘응력계수

2.3.2 내저판의 보강재
내저판의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  (cm ) 와 순 웨브 두께  (m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cm ) 및  

    
×   (mm ), 설계하중조합 BC-9인 경우

  

 
    (cm ) 및  

 
×     (mm ), 설계하중조합 BC-10인 경우

 : 표 2에 따른 계수
    ,       인 경우

  : 1부 6장 5절 [1.1.2]에 따른 허용 굽힘응력계수(1부 6장 5절 [1.1.2] 참조)
  : 고려된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허용 전단응력계수로서 다음에 의한다.

    , 허용기준조합 AC-S인 경우.
    , 허용기준조합 AC-SD인 경우.

     : 내저판의 각 EPP 마다의 하중점의 수(1부 4장 6절 [4.1.3] 참조)

  

 1 2 3 4 5

   




 

 


 

 


 




 6 7 8 9 10

  

 


 

 


 

 


 

 


 

 


표 2  계수   

2.4 호퍼탱크 및 내측 종격벽 판

2.4.1 호퍼탱크 경사판 및 내측 종격벽 판
종식구조의 빌지호퍼탱크 경사판 및 내측 종격벽판의 순 두께(mm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mm ), 설계하중조합 BC-9에 해당하는 경우 

  




 
 (mm ), 설계하중조합 BC-10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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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1]의 계수
 : [2.3.1]에 따른다. 

2.4.2 호퍼탱크 경사판 및 내측 종격벽 판의 보강재
빌지호퍼탱크 경사판 및 내측 종격벽판의 일반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  (cm ) 및 순 웨브 두께  (m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cm ) 및   

    
× (mm ), 설계하중조합 BC-9인 경우

  

 
     (cm ) 및  

 
× (mm ), 설계하중조합 BC-10인 경우

 : 표 2에 따른 계수
    ,       인 경우

  ,   : [2.3.2]에 따른다.

3. 침수상태시의 수직 파형 횡격벽

3.1 파형격벽의 순 두께

3.1.1 냉간 가공된 파형격벽 
수직 파형 횡격벽의 순 두께  (m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mm )

추가하여 순 두께는 1부 6장 4절 [1.2.1]의 요건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3.1.2 조립 파형격벽
조립형 수직 파형 횡격벽의 플랜지 및 웨브의 두께가 다를 경우, 순 두께는 다음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좁은 판의 순 두께  (m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  




 (mm )

 : 좁은 판의 폭(mm )

• 넓은 판의 순 두께  (mm ) 는 아래 식에 의한 값 중 큰 것 이상이어야 한다. 

  ∙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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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 )

  : 좁은 판의 제공 순 두께(mm ) 다음 값 이하이어야 한다.

  ∙  






추가하여 순 두께는 1부 6장 4절 [1.2.2]의 요건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3.1.3 파형격벽의 하부 
파형격벽 하부의 순 두께는 하부스툴 정판으로부터 또는 하부스툴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내저판으로부터 0.15   이
상의 범위에 걸쳐 유지되어야 한다. 파형의 스팬  (m ) 는 1부 3장 6절 [10.4.5]에 따른다. 

3.1.4 파형격벽의 중앙부
파형의 중앙부의 순 두께는 상부스툴 저판 또는 상부스툴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갑판으로부터 0.3   이내의 범위에 
걸쳐 유지되어야 한다. 순 두께는 [3.2.1] 및 1부 6장 4절 [1.2]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3.2 굽힘, 전단 및 좌굴 확인

3.2.1 굽힘 및 전단능력
수직 파형 횡격벽의 굽힘능력 및 전단능력은 다음의 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




 ≤



  : 파형의 굽힘 모멘트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kNm )

그림 3  파형격벽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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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부 4장 6절 [3.1.7]에 따른 합성력(kN)
  : 1부 3장 6절 [10.4.5]에 따른 파형격벽의 스팬(m )

 : [3.3]에 따라 파형격벽의 하단에서 계산한 1/2 피치의 파형 순 단면계수(cm )로서 다음 식의 값 이하이
여야 한다. 

    

    
   (cm )

  : [3.3]에 따라 쉐더판 또는 거싯판의 상부에서 계산한 1/2 피치 파형의 순 단면계수(cm )
 : 파형격벽 하단에서의 전단력(kN)으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그림 4에서 그림 6에 따른 쉐더판 또는 거싯판의 높이(m ) 

 : 1부 4장 6절 [3.1.7]에 따라 쉐더판 또는 거싯판의 중앙에서 계산된 압력(kNm )
 : [3.3]에 따라 파형격벽의 스팬 중앙에서 계산한 1/2 피치 파형의 순 단면계수(cm ) 

다만,   이하로 한다.
 : 파형격벽의 전단응력으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Nmm )

 : 1/2 피치 파형의 전단면적(cm ) 으로, 계산된 순 전단면적은 파형인 웨브와 플랜지 사이의 각
으로 인해 전단 효율성이 감소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감소된 전단면적은 
sin 에 의한 웨브 단면적을 곱함으로서 구할 수 있다.

 : 웨브와 플랜지가 이루는 각(1부 3장 6절 그림 21 참조)

그림 3의 스팬 상부의 파형 순 단면계수는 1부 6장 4절 [1.2]에 의한 스팬 중앙부의 순 단면계수의 75 % 이상이어
야 하며, 최소 항복응력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3.2.2 파형격벽의 웨브의 전단좌굴 평가 
[3.2.1]에 따라 계산된 전단응력  는 다음 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 

   : 임계 전단좌굴응력(Nmm )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

    ,                    ≤


  인 경우

  

 
 

  ,      


  인 경우 

 : 오일러(Euler)의 전단좌굴응력(Nmm )으로 다음 식에 따른다.  

     
 



 : 계수로서 6.34 로 한다. 
 : 파형격벽의 웨브 순 두께(mm ) 
 : 1부 3장 6절 그림 20에 따른 파형격벽의 웨브의 폭(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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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파형격벽 하단에서의 순 단면계수

3.3.1 유효 플랜지 폭
파형격벽 하단에서의 순 단면계수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하인 유효 플랜지 폭  을 가진 압축 플랜지를 포함하
여 계산하여야 한다.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인 경우

   ,  ≤   인 경우

 : 계수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1부 3장 6절 그림 21에 따른 파형격벽의 플랜지의 폭(mm ) 
 : 플랜지 순 두께(mm )

3.3.2 국부 브래킷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웨브
[3.3.5]에 적합하지 않은 경사된 스툴 정판으로서, 파형격벽의 하부에서 파형의 웨브가 스툴 정판 하부(또는 내저판 
하부) 국부 브래킷에 의하여 지지되지 않는 경우, 파형의 하단 단면계수는 파형 웨브의 30 % 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3.3 유효 쉐더판
파형격벽의 하단(그림 4, 단면 ①)의 단면계수를 계산할 때, 그림 4와 같이 유효 쉐더판이 설치되는 경우 플랜지 판
의 순 면적은 다음 식에 따라서  만큼 증가될 수 있다.

  ∙    (cm ), 다만  
   이하로 한다. 

 : 1부 3장 6절 그림 20에 따른 파형격벽 플랜지의 폭(mm ) 
 : 쉐더판 순 두께(mm )
 : 플랜지 순 두께(mm )

유효한 쉐더판은 다음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 너클부가 없어야 한다.
• 파형격벽과 하부스툴 정판이 1부 12장에 따라 용접되어야 한다.
• 경사각 45도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그 하변은 하부스툴 정판과 일치시켜야 한다.
• 쉐더판의 순 두께는 파형격벽 플랜지 요구 순 두께의 75 % 이상이어야 한다.
• 플랜지의 요구 재료 특성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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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칭 및 비대칭 쉐더판

그림 5  대칭 및 비대칭 거싯/쉐더판

그림 6  비대칭 거싯 / 쉐더판

쉐더판

쉐더판

하부스툴 하부스툴

거싯판 거싯판

하부스툴 하부스툴

하부스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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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유효 거싯판
파형격벽의 하단에서 단면계수를 계산할 때 유효 거싯판이 설치되는 경우(그림 5 내지 그림 6의 단면 ①), 플랜지 
판의 순 면적은 다음 식에 따라서  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cm )

 : 그림 5 및 그림 6 에 따른 거싯판 높이(m ), 다만,    이하로 한다.
 : 거싯판의 폭(m )
 : 플랜지 순 두께(mm )

유효 거싯판은 다음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 [3.3.3]에서 요구되는 두께, 재료특성 및 용접 구조를 가진 쉐더판과 결합되어야 한다.
• 거싯판 높이가 플랜지 폭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 스툴 측판과 일치시켜 설치되어야 한다.
• 하부스툴 정판, 파형격벽 및 쉐더판에 1부 12장 3절 [2.4.5]에 따라 용접되어야 한다.
• 거싯판의 순 두께는 플랜지의 요구 순 두께 및 재료특성 이상이어야 한다.

3.3.5 경사진 스툴 정판
수평면과 45도 이상의 각도를 가진 경사진 스툴 정판에 파형격벽 웨브가 용접되는 경우, 파형격벽 하단에서의 단면
계수는 파형격벽 웨브가 전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할 수 있다. 45도 미만의 각도인 경우, 웨브의 유효한 정
도는 0 도를 0 %, 45 도를 100 % 로 하여 해당 각도에 대한 선형 보간법으로 구할 수 있다. 
유효한 거싯판이 설치되는 경우, 파형격벽 순 단면계수를 계산할 때 [3.3.4]에 규정한 바와 같이 플랜지 판의 순 면
적을 증가시킬 수 있다. 쉐더판만 있는 경우 면적 증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4. 침수시 BC-A 및 BC-B 선박의 허용적재하중

4.1 이중저의 용량 및 허용적재하중의 평가

4.1.1 이중저의 전단능력
이중저의 전단능력은 다음 각 단부에서 전단강도의 합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 스툴에(스툴이 없는 경우 횡격벽에) 인접한 2개의 늑판은 전단강도의 1/2의 강도로서 평가하며, 늑판의 전단강
도는 [4.1.3]에 따른다.

• 스툴(스툴이 없는 경우에 횡격벽에)에 연결된 이중저 거더의 전단강도는 [4.1.3]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이중저의 전단능력을 계산할 때 고려되어야 할 늑판 및 거더는 호퍼탱크 및 스툴(스툴이 없는 경우 횡격벽)으로 폐위
되는 범위 내의 것만 고려하여야 한다. 거더 또는 늑판의 양단부가 화물창 경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있지 않은 경
우, 그들의 전단강도는 연결된 단부에 대해서만 평가하여야 한다. 
스툴 하부(스툴이 없는 경우 횡격벽)와 직접 연결된 호퍼탱크 측 거더 및 늑판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특별히 설계된 이중저의 경우, 이중저의 전단능력은 해당되는 경우 1부 7장의 요건에 따라 직접계산에 의하여 계산
되어야 한다.

4.1.2 늑판 전단강도
늑판의 전단강도는 다음 식에 따른다. 

• 호퍼탱크에 연결되는 늑판

  


  (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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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선측의 베이(bay)에 있는 개구 위치의 늑판 

  


  (kN)

  
 : 호퍼탱크와 연결된 늑판의 순 단면적(mm ) 
   : 가장 선측 베이의 개구 위치의 늑판의 순 단면적(mm )  
 : 허용 전단응력(Nmm )으로 다음 중 작은 값으로 한다.

  




  



스툴 또는 횡격벽에 인접한 늑판의 허용 전단응력  는 다음과 같이 취한다.

 



 : 늑판 웨브의 순 두께(mm ) 
 : 고려하는 패널의 보강재 간격(m ) 

 : 계수로서 1.1 로 한다. 
  : 계수로서 1.2 로 한다. 다만,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 가장 선측 베이의 개구 주위를 보강을 한 

경우는 1.1 로 할 수 있다. 

4.1.3 거더 전단강도
거더의 전단강도는 다음 식에 따른다. 

• 스툴(스툴이 없는 경우 횡격벽)에 연결된 거더 

  


  (kN) 

• 스툴(스툴이 업는 경우 횡격벽)에 가장 가까운 베이에 있는 개구의 거더

  


  (kN) 

 
 : 스툴(스툴이 없는 경우 횡격벽)에 인접한 거더 패널의 순 단면적(mm ) 
   : 스툴(스툴이 업는 경우 횡격벽)에 가장 가까운 베이에 있는 개구 위치에서의 거더 패널의 순 단면적

(mm )
     : 허용 전단응력(Nmm )으로 [4.1.2]에 따른다. 단,  는 거더의 순 두께로 한다. 
     : 계수로서 1.1 로 한다.
     : 계수로서 1.15 로 한다. 다만, 스툴(스툴이 업는 경우 횡격벽)에 가장 가까운 베이의 개구를 우리 선

급이 인정하는 보강을 한 경우에는 1.1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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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화물창의 허용적재중량 
허용적재중량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

 : 1부 4장 6절 [2.3.3]의 산적화물 밀도(tm )
 : 높이  까지 적재된 경우의 화물 용적(m )
 : 계수로서 다음에 의한다.

   , 일반적인 경우
   , 강재 화물인 경우

 : 화물의 적재 높이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m )

 : 압력(kNm )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 산적 건화물의 경우 다음 식에 의한 값 중 작은 값

 
 


 

       
(kNm )

          (kNm )

• 강재 화물의 경우  

 




       
(kNm )

 : 선박의 깊이(m )로서, 선체 중앙부 선측에서 기준선부터 건현갑판까지의 거리(m )
    : 트림 및 횡경사가 없는 상태에어 내저판으로부터 화물창의 침수 수두  (m )까지의 높이(m )
     : 1부 4장 6절 [3.1.3]에 따른 침수 수두(m )
  : 화물의 침수율로서 0.3 이하
    : 강의 밀도로서 7.85 (tm )로 한다.
      : 압력(kNm )으로서 다음 식에 의한 값 중 작은 값

 



 



  : [4.1.1]에 따른 이중저의 전단능력(kN)으로서, 늑판은 [4.1.2]에 따른 전단강도  과 
 중 작은 값으로 한다. 거더는 [4.1.3]에 따른 전단강도  과  중 작은 값으
로 한다. 

 : 면적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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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1]에 따른 이중저의 전단능력(kN)으로서, 늑판은 [4.1.2]에 따른 전단강도  과 
 중 작은 값으로 한다. 거더는 [4.1.3]에 따른 전단강도  과  중 작은 값으
로 한다. 

 : 면적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m )

 : 스툴(스툴이 없는 경우 횡격벽) 사이의 늑판의 수
 :  번째 늑판의 간격(m ) 
  : 길이(m )로서 다음에 따른다.  

  =   : 늑판이  < 일 경우 
  =   : 늑판이  ≥ 일 경우 

 : 그림 8에 따른 호퍼탱크 사이의 이중저의 너비(m )
 : 그림 8에 따라 고려된 두 개의 개구 사이의 거리(m )
 : 호퍼탱크에 인접한 내저판 종보강재의 간격(m )

그림 7  이중저 구조

그림 8    및   의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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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길이가 150 m 미만인 산적화물선의 선체국부치수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부 1장 4절을 참조 한다.

   : 1차 지지부재의 허용 전단응력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AC-S 경우
     , AC-SD 경우

 : 고려하는 화물창의 이중저의 길이(m )로서, 횡격벽에 스툴이 있는 경우,  는 스툴 토우 사이 거리로 한
다.

 : 고려하는 화물창의  의 중심에서 호퍼탱크 경사판의 토우 사이 거리(m )
 : 1부 1장 4절 [3.6]에 규정된 기준 좌표에 따라 고려하는 이중저 중심의  좌표(m )
   : 1부 1장 4절 [3.6]에 규정된 기준 좌표에 따라 계산 지점의  ,   및   좌표(m )
 : 개구의 큰 쪽 지름(m )
       :  또는   중 큰 것(m )

1. 일반

1.1 적용

1.1.1 
별도의 정의가 없는 한, 이 절의 요건은 길이 150 m  미만의 산적화물선에 적용되는 강도기준을 규정한다.

2. 보강재에 연결된 스트러트

2.1 치수 요건

2.1.1 순 단면적 및 관성 모멘트
보강재와 스트러트의 주축에 대한 순 단면적  (cm ) 및 관성 모멘트  (c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작아서는 
아니 된다.

 

  
(cm )

      

       


(cm )

 : 압력(kNm )으로서 아래의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한다. 
      (kNm )
   (kNm )

 : 스트러트가 위치한 구획의 외측에서 스트러트의 한면에 작용하는 외부압력(kNm )
 : 스트러트가 위치한 구획의 외측에서 스트러트의 다른 한면에 작용하는 외부압력(kNm )
 : 스트러트가 위치한 구획에서 스트러트 스팬 중앙부에 작용하는 내부압력(kNm )
 : 현을 따라 스팬 중앙부에서 측정한 보강재 간격(mm )
 : 1부 3장 7절 [1.1.5]에 따른 스트러트과 연결되는 보강재의 스팬(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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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러트의 길이(m ) 
 : 스트러트의 실제 순 단면적(cm )

3. 평형수 겸용 화물창의 횡 파형 횡격벽

3.1 판 두께

3.1.1
웨브 및 플랜지 판의 순 두께는 1부 6장 3절 [1.1.1] 및 1부 6장 4절 [1.2]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3.2 순 단면계수

3.2.1
면외압력을 받는 평형수 겸용 화물창의 파형격벽의 순 단면계수  (c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cm )

 : 단부 연결의 유형에 따라 표 1 및 표 2에 주어진 계수로서    일 때, 내저판에서의 하부스툴
의 단면계수 및 파형격벽 1/2 피치당 단면계수가 모두 검토하여야 한다.

 : 1부 6장 2절 표 1에 따른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설계압력(kNm )으로서, 1부 3장 7절 [3.2]에 따른 하
중 계산점에서의 값이다. 

 : 1부 3장 6절 그림 21에 따른 파형격벽의 1/2 피치의 길이(mm )
 : 그림 1에 따른 지지부재간의 거리(m ) 
 : 1부 6장 5절 [1.1.2]에 따른 계수 
 : 1부 6장 5절 [1.1.2]에 따른 계수 

파형격벽의 순 단면계수를 계산할 때, 압축상태에서 파형 플랜지의 유효폭은 1장 3절 [3.3.1]에 따라 고려되어야 한
다.

상단부의 지지조건 

갑판에 직접 용접 선체구조에 의해 효과적으로 지지되는 스툴에 용접

1.00 0.83

표 1   ≥   인 경우의  값

 단면계수
상단부의 지지조건

갑판에 연결 스툴에 연결

파형격벽의 0.71 0.65

스툴 하부의 1.25 1.13

표 2     인 경우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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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 지지부재

4.1 적용

4.1.1
이 절의 요건은 길이 150 m  미만의 선박이 면외압력을 받을 때, 화물창 구조의 1차 지지부재 강도 확인에 적용한
다.

4.1.2
[4.1.1]의 대안으로, 강도 확인은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직접강도평가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다.

4.2 설계하중조합

4.2.1 적용
길이 150 m  미만 산적화물선의 화물창 경계에서 1차 지지부재에는 표 3에 주어진 설계하중조합이 고려되어야 한
다.

4.2.2 적재상태
설계하중조합 BC-11 와 BC-12 에서   의 계산에는 적하지침서, 또는 설계자에 의하여 특별히 지정된 가장 가혹
한 적재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1차 지지부재가 갑판 구조물 또는 탱크/수밀경계를 지지할 경우, 1부 6장 2절 표 1의 적용 가능한 설계하중조합 또
한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1  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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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설계하중조합 하중요소 흘수 설계하중 적재상태

평형수 겸용 
화물창

WB-4    



  
(3) S + D 황천 평형수 적재상태

WB-6  - S 항내/시험상태

화물창
BC-11    



 S + D 화물적재상태 

BC-12    



- S 항내상태

액체류를 운반하지 
않는 구획

FD-1(2)   S + D 침수상태 

FD-2(2)  S 침수상태 

(1)   은 외판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2)  FD-1 및 FD-2 는 외판에 적용되지 않는다.
(3)  황천 평형수 적재상태 중 최소 흘수가 사용되어야 한다. 

표 3  화물창구역의 1차 지지부재에 대한 설계하중조합

4.3 중심선 거더 및 측거더 

4.3.1 웨브 순 두께 
이중저 구조의 거더의 순 두께는 위치에 따라 다음 식에 의한   및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가 
0.25   미만인 경우에는 는 0.25  로 한다.

        

    

 


 (mm )

  




′

    
 (mm )

   : 1부 6장 2절 [2.1.3]에 따라 고려하는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설계압력(kNm )으로서, 횡격벽 또는 횡격벽 
스툴의 토우 사이 중앙에 위치한 늑판의 중앙점에서 계산된다. 

   : 고려하는 중심선거더 또는 측거더의 간격(m )으로 인접하는 거더와 간격의 평균값으로 한다.
  : 고려하는 중심선거더 또는 측거더의 깊이(m ) 
  : 고려하는 위치에 있어서 개구의 깊이(m ) 
  :    에 따라 표 4에 주어진 계수로서    의 중간 값인 경우 는 선형 보간법으로 구한다. 
  : 고려되는 위치에서의 거더의 깊이(m ). 다만, 거더에 수평 보강재가 설치된 경우  는 수평 보강재와 선저 

외판 또는 내저판과의 거리(m ), 또는 해당 수평 보강재간의 거리로 한다. 
 : 수직 보강재 또는 늑판의 간격(m )


′  :  에 따라 표 5에 주어진 계수로서.  의 중간 값인 경우 

′는 선형 보간법으로 구한다.
 : 다음에 따른다.

• 거더에 보강되지 않는 개구를 설치하는 경우:

   



• 그 밖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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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이하 0.6 0.8 1.0 1.2 1.4 1.6 이상

 0.5 0.71 0.83 0.88 0.95 0.98 1.00

표 4  계수 


0.3 
이하

0.4 0.5 0.6 0.7 0.8 0.9 1.0 1.2
1.4 
이상


′ 64 38 25 19 15 12 10 9 8 7

표 5  계수 
′

4.4 늑판

4.4.1 웨브 순 두께
이중저 구조 늑판의 순 두께는 다음 각 위치에 따라 명시된   및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가 0.25
  미만인 경우에는 는 0.25  로 하며, 가 

′  미만인 경우에는 는 
′ 로 한다.

 

       

 
′

  

  


 (mm )

  




′

    
 (mm )

 : 1부 6장 2절 [2.1.3]에 따른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설계압력(kNm )으로서, 횡격벽 또는 스툴의 토우 사
이 중앙에 위치한 늑판의 중앙점에서의 값으로 한다. 

 : 늑판의 간격(m ) 
 :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늑판의 깊이(m )  
 : 고려하는 위치에서 개구의 깊이(m ) 

′ : 고려하는 늑판의 위치에서 호퍼탱크의 토우 사이의 거리(m )

 :  /  에 따라 표 6에 주어진 계수,  /  의 중간 값일 경우 선형 보간법으로 구한다. 
 :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늑판의 깊이(m ). 단, 늑판에 수평 보강재를 설치하는 경우,  는 수평 보강재와 선

저외판 또는 내저판 사이의 거리(m ), 또는 수평 보강재 사이의 거리로 한다.
 : 수직 보강재 또는 거더의 간격(m )


′ :  에 따라 표 7에 주어진 계수.  의 중간 값인 경우 선형 보간법에 의한다. 

 : 다음 식에 의한 값 

늑판에 보강된 개구를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개구가 없는 경우  
• 보강되지 않은 슬롯을 설치하는 경우 :   

  




  단, 1.0 이상 

• 보강된 슬롯을 설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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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판에 보강되지 않은 개구를 설치하는 경우  
• 보강되지 않은 슬롯을 설치하는 경우 :  

   







  단,  

  이상

• 보강된 슬롯을 설치하는 경우 : 

   



  : 늑골의 상하에 설치되어 있는 보강되지 않은 슬롯의 깊이(m )로서, 큰 쪽의 값으로 한다.  

  0.4 이하 0.6 0.8 1.0 1.2 1.4 1.6 이상

 0.48 0.47 0.45 0.43 0.40 0.37 0.34

표 6  계수 



0.3 
이하

0.4 0.5 0.6 0.7 0.8 0.9 1.0 1.2
1.4 
이상


′ 64 38 25 19 15 12 10 9 8 7

표 7  계수 
′

4.5 이중선측구조의 스트링거 

4.5.1 웨브 순 두께
이중선측구조의 스트링거의 순 두께는 위치에 따라 다음 식에 의한   및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가 0.25   미만인 경우에는 는 0.25  로 한다.

       

    (mm )

  




′

    
 (mm )

 : 1부 6장 2절 [2.1.3]에 따른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설계압력(kNm ) 으로서, 종 방향으로  의 중심, 
수직 방향으로 호퍼탱크의 상단부에서의 값으로 한다.

 : 스트링거가 지지하는 부분의 폭(m ) 
 : 스트링거의 깊이(m ) 
 :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개구의 깊이(m ) 
 : 고려하는 이중선측의 횡격벽 사이의 거리(m ) 
 : 이중선측의 높이(m )로서, 고려하는 화물창의 횡격벽 사이 중간점에 위치한 빌지호퍼의 상단과 톱사이드 

탱크의 하단 사이의 거리(m ) 
  :  /  에 따라 표 8에 주어진 계수.  /  의 중간 값인 경우 선형 보간법으로 구한다.
     :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스트링거의 깊이(m ), 다만, 수평 보강재가 스트링거에 부착되어 있다면  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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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평 보강재로부터 선측외판 또는 이중선측의 종격벽판까지의 거리로 하거나 고려중인 수평 보강재 
간의 거리로 한다. 

  : 횡 방향 보강재 또는 웨브 프레임의 간격(m ) 


′  :  에 따라 표 9에 주어진 계수.  의 중간 값인 경우 선형 보간법으로 구한다. 

  : 다음 식에 따라 구한 값
• 스트링거에 보강되지 않는 개구를 설치하는 경우 :  

   

   

• 그 밖의 경우 : 
  

  0.5 이하 0.6 0.7 0.8 0.9 1.0 1.1 1.2 1.3 이상

 0.16 0.23 0.30 0.36 0.41 0.44 0.47 0.50 0.54

표 8  계수 


0.3 
이하

0.4 0.5 0.6 0.7 0.8 0.9 1.0 1.2
1.4 
이상


′ 64 38 25 19 15 12 10 9 8 7

표 9  계수 
′

4.6 이중선측구조의 횡 방향 웨브

4.6.1 웨브 순 두께
이중선측구조의 횡 방향 웨브의 순 두께는 다음 각 위치에 따라 명시된   및  의 중 큰 값 이상이어야 한다. 
   가 0.4 ′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는 0.4 ′ 로 한다.

       

  
 


′

  
 (mm )

  




′

    
 (mm )

  : 1부 6장 2절 [2.1.3]에 따른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설계압력(kNm ) 으로서, 종 방향으로  의 중심, 
수직 방향으로 호퍼탱크의 상방 단부에서의 값으로 한다.

  : 트랜스버스가 지지하는 부분의 폭(m ) 
  : 트랜스버스 깊이(m ) 
  :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개구의 깊이(m ) 
  :  /  에 따라 표 10에 주어진 계수로서  /  의 중간 값인 경우 선형 보간법으로 구한다. 
  : 호퍼탱크 상단의 1부 1장 4절 [3.6]의 좌표계에 따른   좌표(m ) 
  : [4.5.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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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하는 위치에서의 호퍼탱크의 상단과 톱사이드 탱크의 하단 사이의 이중선측의 높이(m )
   : [4.5.1]에 따른다.
 : 고려하는 위치에서 트랜스버스의 깊이(m ). 다만, 트랜스버스에 수직 보강재를 설치하는 경우,  는 수직 

보강재와 선측외판 또는 내측 종격벽까지의 거리 또는 수직 보강재 사이의 거리(m )로 한다.   
  : 수평 보강재 또는 스트링거의 간격(m ) 


′  :  에 따라 표 11에 주어진 계수.  의 중간 값인 경우는 선형 보간법으로 구한다.

  : 다음 식에 따른다.  
• 트랜스버스에 보강되지 않는 개구를 설치하는 경우 :

   



• 그 밖의 경우 :
  



 0.5 
이하

0.6 0.7 0.8 0.9 1.0 1.1 1.2
1.3 
이상

 0.62 0.61 0.59 0.55 0.52 0.49 0.46 0.43 0.41

표 10  계수   



 0.3 
이하

0.4 0.5 0.6 0.7 0.8 0.9 1.0 1.2
1.4 
이상


′ 64 38 25 19 15 12 10 9 8 7

표 11  계수 
′

4.7 빌지호퍼탱크, 톱사이드 탱크의 1차 지지부재

4.7.1 경계조건 
이 규정은 양단이 고정단인 1차 지지부재에 적용한다. 이것과 다른 경계조건의 1차 지지부재의 항복강도평가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4.7.2 순 단면계수, 순 전단면적 및 웨브 두께
면외압력이 작용하는 1차 지지부재의 순 단면계수  (cm ), 순 전단면적  (cm ) 및 웨브의 순 두께  (mm )
는 아래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cm )

   

  (cm )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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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부 6장 2절 [2.1.3]에 따른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설계압력(kNm )으로서, 횡격벽 화물창 사이 중앙에 
위치한 웨브 프레임 스팬의 중앙점에서의 값으로 한다.

     : 1차 지지부재의 간격(m )
   : 1부 3장 7절 [1.1.6]의 지지부재 사이에서 측정된 1차 지지부재의 유효 굽힘 스팬(m )
   : 1부 3장 7절 [1.1.7]의 지지부재 사이에서 측정된 1차 지지부재의 유효 전단 스팬(m )
   : 굽힘 모멘트 계수로서 다음에 의한다.

• 연속된 1차 지지부재 및 고정단을 가지는 1차 지지부재의 끝단 연결이 이상적으로 설치된 경우
  

• 경감된 끝단 1차 지지부재인 경우, 항복 확인은 사안별로 고려되어야 한다. 

    : 1차 지지부재에 대한 허용 굽힘응력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AC-S 경우
     , AC-SD 경우

    : 웨브 높이(mm )
    :   및  에 따라 표 12에 의해 정해지는 계수. 의 중간 값인 경우는 선형 보간법으로 구한다. 
     : 웨브 보강재 또는 웨브에 설치된 트리핑 브래킷 간격(m ) 
    : 판에 평행한 웨브 보강재의 간격(m ) 

 / 

0.3 
이하

0.4 0.5 0.6 0.7 0.8 0.9 1.0 1.5
2.0 
이상

  60.0 40.0 26.8 20.0 16.4 14.4 13.0 12.3 11.1 10.2

표 12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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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화물창 창구덮개

기호
이 절에 정의되지 않은 기호는 1부 1장 4절을 참조 한다.

 : [4.1]에 따른 정수중 압력(kNm )
 : [4.1]에 따른 파랑압력(kNm )
 : [6.2]에 따른 창구코밍에 작용하는 압력(kNm )
 ,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및    , 평형수 화물창의 창구덮개에 대한 평형수 하중의 경우
       및    , 기타의 경우

 : [3]에 따른 일반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부착판의 유효폭(mm )
 : 보강재 또는 1차 지지부재의 순 전단면적(cm )
 :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에 대한 경계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가 양단에서 단순지지 되는 경우 또는 한쪽 끝단에서 지지되고 다른 
한쪽 끝단에서는 구속된 경우

    , 일반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가 양단에서 구속된 경우
 : [1.4]에 따른 총 부식추가(mm )
 ,  : [1.5]에 따른 허용응력(Nmm )

1. 일반 

1.1 적용 

1.1.1 
[1] 내지 [8]의 요건은 1부 1장 4절 [3.2]에 따른 노천갑판 상의 제1위치 및 제2위치에 있는 강재 창구덮개에 적용
한다.

1.2 재료

1.2.1 강
치수 산정을 위하여 [5]의 식은 강재 창구덮개에 적용된다. 강재 창구덮개의 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2편에 적합하여
야 한다.

1.2.2 기타 재료
강재 이외의 재료의 사용은 치수 산정을 위해 채택된 기준이 강재 창구덮개의 기준과 동등한 강도 및 강성을 확보하
는 것을 검토하여 우리 선급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1.3 순 치수

1.3.1
이 절에 언급된 모든 치수는 순 치수이다. 즉 부식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5.3] 및 [5.4]에서 응력  및  를 계
산할 때, 순 치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총 치수는 1부 3장 2절에 따라 구한다. 부식추가는 [1.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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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식추가

1.4.1
창구덮개의 판 및 내부재에 대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양측의 총 부식추가는 표 1에 따른다.
창구코밍 및 코밍스테이의 부식추가는 1부 3장 3절에 따른다.

양측의 부식추가  (mm )

단일 창구덮개의 판 및 보강재 2.0

이중 창구덮개의 정판 및 바닥판 2.0

이중 창구덮개의 내부 구조부재 1.5

표 1  창구덮개에 대한 부식추가 

1.5 허용응력

1.5.1
허용응력  (Nmm ) 및  (Nmm ) 는 표 2에 따른다.

허용좌굴계수는 표 3에 따른다.

표 3  허용좌굴계수

2. 배치

2.1 <삭제>

2.1.1
<삭제>

2.1.2
<삭제>

부재위치 적용하중  (Nmm )  (Nmm )

풍우밀 창구덮개의 부재 [4.1.2]에 따른 외부압력  

풍우밀 창구덮개의 부재 [4.1.3]에서 [4.1.6]에 따른 
기타의 하중

 

표 2  허용응력(Nmm )

구조부재 적용하중 허용좌굴계수, 

판 및 보강재
PSM의 웨브 

[4.1.2]에 따른 외부압력 0.80, 하중조합: S+D

[4.1.3]에서 [4.1.6]에 따른 
기타의 하중

0.80, 하중조합: S+D
0.64, 하중조합: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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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창구덮개

2.2.1
창구덮개의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는 실행 가능한 한, 창구덮개의 폭과 길이에 걸쳐 연속이어야 한다. 이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스닙 끝단 연결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충분한 하중전달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배치가 채
택되어야 한다.

2.2.2
보강재의 방향과 평행한 1차 지지부재의 간격은 1차 지지부재 스팬의 1/3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2.2.3
1차 지지부재 면재의 폭은 3 m 보다 큰 면외 지지되지 아니한 스팬에 대하여 그 깊이의 40 %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면재와 연결된 트리핑 브래킷은 1차 지지부재의 면외 지지로 고려할 수 있다.
면재의 한 쪽의 폭은 면재 총 두께의 15 배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2.2.4
창구덮개 상의 화물에 의하여 종 방향 및 횡 방향 힘이 작용하는 경우, 창구덮개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잠금장치는 창구코밍 측면 브래킷 근처에 설치되어야 한다.

2.2.5
창구덮개의 각 지지면(bearing surface)의 폭은 최소 65 mm  이어야 한다.

2.3 창구코밍

2.3.1
코밍, 보강재 및 브래킷은 창구덮개 위에 적재된 화물로 인한 하중뿐만 아니라 창구덮개의 고박 및 이동을 위한 조
임장치 및 작동설비에 따른 국부적인 힘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3.2
선수창구의 횡 방향 전단코밍의 강도 및 이 코밍의 창구덮개용 폐쇄장치의 치수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3.3
종 방향 코밍은 최소한 갑판보의 하단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 종 방향 코밍이 연속된 갑판거더의 일부가 아닌 경우, 종 방향 코밍의 하단은 개구의 끝단을 넘어 최소한 늑골 
2개 간격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 종 방향 코밍이 갑판거더의 일부인 경우, 그 치수는 1부 6장 6절 및 1부 8장 3절에 따라야 한다.

2.3.4
웨브 프레임 또는 유사한 구조가 갑판 하부에 횡 방향 코밍과 일치시켜 설치되어야 한다. 횡 방향 코밍은 갑판 하부
로 연장되고 웨브 프레임과 연결되어야 한다.

3. 부착판의 폭

3.1 보강재

3.1.1
보강재의 검토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부착판의 폭  (mm ) 는 다음 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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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착판이 보강재의 양쪽에 있는 경우 :
   (mm )

• 부착판이 보강재의 한쪽에만 있는 경우 :
    (mm )

3.2 1차 지지부재

3.2.1
분리된 보 또는 격자 모델을 통하여 1차 지지부재의 항복 및 좌굴검토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부착판의 유효폭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 판이 1차 지지부재의 양쪽에 있는 경우 :
   (mm )

• 판이 1차 지지부재의 한쪽에만 있는 경우 :
   (mm )
 : 부착판의 유효폭으로 1부 3장 7절 [1.3.2]에 따른다.

분리된 보 또는 격자 모델을 기초로 한 구조해석의 경우, 일반 보강재의 면적은 1차 지지부재의 부착판 면적에 포함
되어서는 아니 된다.

4. 하중 모델

4.1 면외압력 및 힘

4.1.1 일반
창구덮개에 작용하는 면외압력 및 힘은 [4.1.2] 부터 [4.1.6]에 따른다.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패널이 힌지에 의해 연
결되는 경우, 각각 독립적인 패널은 분리된 것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노출갑판 상에 위치한 창
구덮개에 대하여 [4.1.2]에 따른 해수압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추가하여, 균일화물, 특별화물 또는 컨테이너를 
운송하고자 하는 창구덮개인 경우, [4.1.3] 부터 [4.1.6]에 규정된 압력 및 힘은 해수압력과는 별개로 고려되어야 한
다. 

4.1.2 해수압력
정수 및 파랑 면외압력이 고려되어야 하며 다음에 따른다. 

• 정수압 :   

• 1부 4장 5절 [5.2]에 따른 파랑압력   

4.1.3 평형수로 인한 내부압력
적용되는 경우, 평형수로 인한 내부 정적 및 동적 면외압력이 고려되어야 하며 1부 4장 6절 [1]에 따른다.
4.1.4 균일화물로 인한 압력
적용되는 경우, 균일화물로 인한 정적 및 동적압력이 고려되어야 하며 1부 4장 5절 [5.3.1]에 따른다.

4.1.5 특별화물로 인한 압력 및 힘
항해 중 일시적으로 물을 보유할 수 있는 특별화물(예: 관 등)을 창구덮개 상에 운송하는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면
외압력 및 힘은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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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컨테이너로 인한 힘
창구덮개 상에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경우, 컨테이너 모서리 하부의 집중하중은 4편 2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4.1.7 자중
창구덮개 구조물의 자중 효과는 정하중에 포함되어야 하며 동하중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4.2 하중점

4.2.1 노출갑판 상의 창구덮개에 대한 파랑면외압력
각 창구덮개에 작용하는 파랑 면외압력은 다음 위치의 점에서의 값으로 한다.

• 종 방향으로, 창구덮개 길이의 중간에서
• 횡 방향으로, 선박 대칭의 종단면 상에서
• 수직 방향으로, 창구덮개 상단에서

4.2.2 파랑압력 이외의 면외압력 
면외압력은 창구덮개의 밀폐 경계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 판 : 판의 기하학적 무게 중심
•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 : 스팬의 중앙

5. 강도검토

5.1 일반

5.1.1 적용
강도검토는 한 방향 또는 종/횡 방향의 격자 형태로 배치된 1차 지지부재로 설계 된 것으로, 균일압력이 작용하는 직
사각형 창구덮개에 적용한다. 
후자의 경우, 예로 창구덮개가 종, 횡 방향 1차 지지부재의 격자로 배치되어 있거나 또는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1차 지지부재의 응력은 격자해석이나 유한요소 해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집중하중에 의한 응력은 [5.4.4]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되어야 한다. 
유한요소 해석의 경우, [5.2.3], [5.3.4] 및 [5.4.6]에 규정된 좌굴평가는 유한요소 해석에 의한 응력만을 고려하여 평
가할 수 있다.
그림 1과 같은 U형 보강재의 창구덮개는 유한요소 해석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보강재의 횡단면에서, 절점은 보강재
의 웨브와 창구덮개 판의 연결부 및 보강재의 웨브와 플랜지의 연결부에 있어야 한다. [5.2.3], [5.3.4] 및 [5.4.6]에 
규정된 좌굴평가는 유한요소 해석에 의한 응력만을 고려하여 평가되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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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형식 보강재가 시공된 창구덮개의 예

5.1.2 컨테이너를 지지하는 창구덮개
컨테이너를 지지하는 창구덮개의 치수는 4편 2장에 적합하여야 한다. 

5.1.3 특별화물을 적재하는 창구덮개
특별화물을 적재하는 창구덮개에 대하여,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는 보강재 배치 및 상대 관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
로 직접계산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특별화물에 의한 응력이 [5.4.4]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되어야 한다.

5.2 판

5.2.1 순 두께
강재 창구덮개 정판의 순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mm )

  : 멤브레인 응력 및 굽힘응력의 조합을 위한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일반적인 경우

  

 ,  ≥ 인 경우 1차 지지부재의 부착된 판에 대하여

 : [5.4.3]에 따라 계산되거나 격자해석 또는 유한요소 해석으로 결정된 1차 지지부재의 부착판의 수직응력
(Nmm )

U형 보강재의 창구덮개에 대하여, 좌굴 패널 b1, b2 및 c (그림 1 참조)는 각각 평가되어야 한다.

5.2.2 최소 순 두께
[5.2.1]에 추가하여, 창구덮개의 정판의 순 두께는 다음 값 중 큰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또는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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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좌굴강도
[4.1]에 따른 적재상태에 대한 창구덮개 판의 좌굴강도는 다음 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 

  : 1부 8장 5절 [2.2]에 따른 방법 A에 따라 계산된 판의 최대 사용계수
• 보 이론으로부터 얻어진 응력에 대하여(유한요소 해석으로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 

  혹은  는 1차 지지부재에 평행한 방향으로 판의 일축 좌굴검토에 사용
  

• 유한요소 해석으로 계산된 응력인 경우 :  ,  ,  은 유한요소 해석으로부터 구한다.
  : 허용사용계수로서 표 3에 따른다.

U형 보강재가 시공된 [4.1]의 하중을 받는 창구덮개의 좌굴강도는 U형 보강재를 다음과 같은 동등한 T형 단면으로 
고려하여 상기 요건에 따라 검증하여야 한다.

• 웨브 높이 : 1부 3장 6절 그림 21의  와 동일한 웨브 높이 
• 웨브 두께 : 2  와 동일한 웨브 두께
• 플랜지 너비 : 그림 1의 플랜지 너비 

• 플랜지 두께 : 그림 1의 플랜지 두께  
• 부착판의 유효 폭 : 다음 식에 의한 유효 폭

            

           :  경우 1에 따른 EPP  및  에 대하여 계산된 1부 8장 5절 표 3에 정의된 경감계수

5.3 보강재

5.3.1
평강 보강재의 의 비율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 





5.3.2 웨브의 최소 순 두께
보강재 웨브의 순 두께는 4 mm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5.3.3 순 단면계수 및 순 전단면적
면외압력을 받는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  (cm ) 및 순 전단면적  (c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cm )

 

      (cm )

 : 보강재의 스팬(m )으로 1차 지지부재의 간격(m ) 또는 1차 지지부재와 끝단 지지부재 사이의 거리로 한다. 
모든 보강재의 양단에 브래킷이 설치된 경우, 보강재의 스팬은 최소 브래킷암 길이의 2/3 로 경감할 수 있
다. 다만 각각의 브래킷에 대하여 전체 스팬의 10 % 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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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좌굴강도
[4.1]에 따른 적재상태에 대한 창구덮개 보강재의 좌굴강도는 다음 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 

 : 1부 8장 5절 [2.3]에 따른 보강재의 최대사용계수

• 보 이론에 의해 계산된 단축응력인 경우(유한요소 해석에 의하지 않은 경우) 
•  : 보강재 축 응력 
•    
•   

• 유한요소 해석에 의해 계산된 응력인 경우
•  : 유한요소 해석에 의한 보강재 축 응력
•  : 보강재에 수직인 응력
•  : 부착판에서의 전단 응력

 : 표 3에 따른 허용사용계수

U형 보강재가 시공된 [4.1]의 하중을 받는 창구덮개의 좌굴강도는 U형 보강재를 다음과 같은 동등한 T형 단면으로 
고려하여 상기 요건에 따라 검증하여야 한다.

• 웨브 높이 : 1부 3장 6절 그림 21의 d 와 동일한 웨브 높이 
• 웨브 두께 :  와 동일한 웨브 두께
• 플랜지 너비 : 그림 1의 플랜지 너비 

• 플랜지 두께 : 그림 1의 플랜지 두께  
• 부착판의 유효폭 : 다음 식에 의한 유효폭

      

   :  경우 1에 따른 EPP   및  에 대하여 계산된 1부 8장 5절 표 3에 정의된 경감계수

5.4 1차 지지부재

5.4.1 적용
[5.4.3]부터 [5.4.5]의 요건은 분리된 보 모델을 통하여 해석된 1차 지지부재에 적용한다.
배치가 격자 형식이고 분리된 보 모델을 통하여 해석될 수 없는 1차 지지부재는 [5.4.4]의 기준을 사용하여 직접계
산에 의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5.4.2 웨브의 최소 순 두께
1차 지지부재 웨브의 순 두께는 6 mm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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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분리된 보의 법선응력 및 전단응력
[5.1.1]의 요건에 따라 격자해석 또는 유한요소 해석이 수행되지 아니한 경우, 1차 지지부재의 최대 법선응력 

(Nmm ) 및 전단응력  (Nmm ) 은 다음 식에 의한다.

 

    


(Nmm )

 

     (Nmm )

 : 1차 지지부재의 굽힘 스팬(m )

5.4.4 검토기준
각 경우에 따라, [5.4.3]에 따라 계산되거나, 격자해석 또는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결정된 법선응력  및 전단응력 
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 

5.4.5 변형한도
구조의 자중을 제외한 해수압력에 의한 하중을 받는 경우, 1차 지지부재의 순 관성 모멘트는 변형이 m ax 을 넘지 
아니 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  계수로서 풍우밀 창구덮개의 경우, 0.0056 으로 한다.
max : 1차 지지부재의 최대 스팬(m )

5.4.6 1차 지지부재 웨브의 좌굴강도
[4.1]에 따른 적재상태에 대한 1차 지지부재의 웨브의 좌굴강도는 다음 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 

 : 1부 8장 5절 [2.2]에 따른 방법 A에 따라 계산된 판의 최대 사용계수로서, 다음의 응력을 사용한다. 개구
주위의 웨브는 1부 8장 5절 [2.4]에 따른 방법 A에 따라서 계산하여야 한다.

• 보 이론에 의해 구한 전단응력([5.4.3]에 따라 계산되었거나 격자해석을 통하여 결정되었을 경우) 
• 유한요소 해석에 의해 구한  ,  , 

 : 표 3에 따른 허용사용계수

5.4.7 세장비 기준
1차 지지부재 웨브의 좌굴 보강재의 비율   는 다음 식을 만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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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불균일 단면인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

5.5.1
불균일 단면인 일반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순 단면계수  (cm ) 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 중 큰 값보다 작아
서는 아니 된다.

   (cm )

   

     (cm )

 : [5.4.4]의 검토기준에 적합한 균일 횡단면에 대한 순 단면계수(cm )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그림 1에 따른 불균일 단면부분의 길이(m )
 : 그림 1에 따른 지지부재 사이에서 측정된 스팬(m )

 : 그림 1에 따른 끝단에서 순 단면계수(cm )
 : 그림 1에 따른 스팬의 중앙에서 순 단면계수(cm )

또한, 불균일 단면인 일반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순 관성 모멘트(cm )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 중 큰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cm )

 



  

   (cm )

 : [5.4.5]에 적합한 균일 단면의 순 관성 모멘트(cm )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그림 1에 따른 끝단에서 순 관성 모멘트(cm )
   : 그림 1에 따른 스팬의 중앙에서 순 관성 모멘트(cm )

이들 식의 사용은 횡단면의 급격한 변화가 그 길이에 걸쳐 일어나지 아니하는 보강재 및 1차 지지부재의 강도 결정
에 제한되어야 한다.

그림 2  불균일 단면 보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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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구코밍

6.1 보강

6.1.1
창구코밍의 보강재는 창구코밍의 폭 및 길이에 걸쳐 연속되어야 한다.

6.1.2
코밍은 그 상단에서 창구덮개 폐쇄장치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형상의 보강재에 의하여 보강되어야 한다.

6.1.3
코밍의 높이가 900 mm 를 넘는 경우, 추가적인 보강이 요구될 수도 있다. 다만 보호된 지역의 횡 방향 코밍에 대하
여는 경감할 수 있다.

6.1.4
두 개의 창구가 서로 근접한 경우, 종 방향 코밍의 강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갑판하 보강재를 종 방향 코밍
과 연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길이가 늑골 9개 간격을 넘는 창구의 끝단에는 늑골 2개 간격에 걸쳐 유사한 보강
을 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우리 선급은 코밍의 연속성이 갑판 상부에 걸쳐 유지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1.5
금속성의 수밀 창구덮개가 설치된 경우, 동등한 강도의 다른 장치가 채택될 수 있다.

6.2 하중 모델

6.2.1
창구코밍에 작용하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면외압력  (kNm ) 는 [6.2.2] 및 [6.2.3]에 따른다. 

6.2.2
제1번 선수창의 횡 방향 창구코밍의 파랑 면외압력  (kNm ) 는 다음에 따른다.

•    , 1장 1절 [1]에 따라 선수루가 설치된 경우
•    , 기타의 경우

6.2.3
제1번 선수창의 횡 방향 창구코밍 이외의 창구코밍의 파랑 면외압력  (kNm ) 는 다음에 따른다.

•   

6.2.4
평형수를 운송하는 화물창인 경우, 창구코밍에 작용하는 액체 내부압력은 1부 4장 6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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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치수

6.3.1 판
창구코밍 판의 순 두께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9.5 mm  이상이어야 한다.

   




 (mm )

6.3.2 보강재
창구코밍에 설치되는 종 방향 또는 횡 방향 보강재의 순 단면계수  (cm ) 는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cm )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일반적인 경우
   , 코밍의 모서리에서 스닙된 보강재의 끝단 스팬인 경우

  : 일반 보강재의 탄성 단면계수에 대한 소성 단면계수의 비율로서 부착판 폭(mm )은 40  로 한다.  는 판의 
순 두께이다. 다만, 정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1.16 로 할 수 있다.

6.3.3 코밍 스테이
갑판과의 연결부에서 갑판과 연결된 플랜지를 가진 보 또는 스닙되고 브래킷이 설치된(그림 2 및 그림 3 참조) 코밍 
스테이의 순 단면계수  (cm ) 및 강도요구 두께  (m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cm )

 

   (mm )

 : 스테이 높이(m )
 : 스테이 간격(mm )
 : 갑판과의 연결부에서 스테이 깊이(mm )

코밍 스테이의 단면계수를 계산할 때, 코밍 스테이 면재의 면적은 면재가 갑판에 완전 용입 용접으로 용접되고 적절
한 갑판하 구조가 이를 통하여 전달된 응력을 지지하도록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4 및 그림 5와 같이 다른 설계의 코밍 스테이인 경우, 각 경우에 따라 격자해석 또는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결
정된 응력 수준을 적용하고 가장 높은 응력 부위를 검토하여야 한다.
응력 수준은 다음 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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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코밍 스테이: 예1 그림 4  코밍 스테이: 예2

그림 5  코밍 스테이: 예3 그림 6  코밍 스테이: 예4

 

6.3.4 국부상세 
국부상세의 설계는 창구덮개로부터 갑판 지지구조까지 적절한 구조 연속성을 확보하는 이 절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창구코밍 및 지지구조는 종 방향, 횡 방향 및 수직 방향으로 창구덮개로부터의 하중을 수용하기 위하여 적절히 
보강되어야 한다. 스테이를 통한 하중 전달에 의하여 갑판하 구조에 발생하는 법선응력  (Nmm ) 및 전단응력 

(Nmm ) 는 다음 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  (Nmm )

 ≤  (Nmm )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용접 및 재료는 2편에 적합하여야 한다. 
양면 연속 필릿 용접이 스테이 웨브와 갑판의 연결에 적용되어야 하며 용접 각장의 크기는 0.62  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는 스테이 웨브의 총 두께이다. 
스테이 웨브의 토우는 갑판에 스테이 폭의 15 % 이상 거리에 걸쳐 양면 개선 부분 용입 용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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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풍우밀, 폐쇄장치, 고박장치 및 스토퍼

7.1 풍우밀

7.1.1
창구가 노출된 경우,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개스킷 및 고박장치에 의하여 풍우밀이 확보되어야 한다.

7.1.2
일반적으로, 최소한 두 개의 고박장치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이 창구덮개의 각 측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7.2 개스킷

7.2.1
선체운동에 의하여 발생한 관성력과 함께, 창구덮개 또는 그 위에 적재된 모든 화물의 무게는 선체구조로 전달되어
야 한다. 

7.2.2
필요한 풍우밀을 얻기 위하여 비교적 부드러운 압축 탄성재료의 연속된 개스킷에 의하여 밀봉이 되어야 한다. 십자 
연결 요소 사이에 유사한 밀봉 장치가 배치되어야 한다. 설치된 경우, 개스킷과 접촉하는 부위의 압축 평강 또는 앵
글의 모서리는 충분히 둥글게 하여야 하고 내식성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7.2.3
개스킷 및 고박장치는 창구덮개와 선체구조 사이 또는 창구덮개사이의 큰 상대운동에 대하여 그 유효성이 유지되어
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운동을 제한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7.2.4
개스킷의 재료는 선박이 만날 수 있는 모든 환경조건에 적절한 품질의 것이어야 하고, 화물 운송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선택된 개스킷의 재료 및 형상은 창구덮개의 형식, 고박장치 및 창구덮개와 선체구조 사이의 예상되는 상대운
동과 연계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개스킷은 창구덮개에 유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7.2.5
개스킷과 접촉되는 코밍과 창구덮개의 강재부분에는 예리한 모서리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7.2.6
창구덮개와 선체구조사이에 접지를 위하여 금속성의 접촉이 요구된다.

7.3 폐쇄장치, 고박장치 및 스토퍼

7.3.1 일반
패널 창구덮개는 코밍을 따라서 그리고 덮개사이에 적절한 간격의 적절한 장치(볼트, 웨지 또는 유사한 것)에 의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특수한 밀봉장치를 가지는 창구덮개, 단열된 창구덮개, 평편한 창구덮개 및 [2.1.2]에 따라 경감된 높이의 코밍을 가
지는 창구덮개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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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배치
고박장치 및 스토퍼는 창구덮개와 코밍사이 및 인접한 창구덮개 사이의 개스킷에 충분한 압력을 확보하도록 배치되
어야 한다. 
배치 및 간격은 고박장치 사이의 창구덮개 모서리의 강성 뿐 아니라 창구덮개의 형식 및 크기에 따른 풍우밀의 유효
성에 주의를 기울여 결정되어야 한다. 
십자 연결 다중 패널 덮개에서, 하중을 받는 패널과 하중을 받지 아니하는 패널 사이의 과도한 상대 수직 변형을 방
지하기 위하여 (양/음) 수직 가이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스토퍼의 위치는 창구덮개와 선체구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사이의 상대운동에 적합하여야 한다. 스토퍼
의 수는 가능한 한 적어야 한다.

7.3.3 간격
잠금장치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6 m  이하이여야 한다.

7.3.4 구조
갑판에 해수가 들이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 경감된 치수의 고박장치가 허용될 수 있다. 
고박장치는 신뢰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고 화물 창구코밍, 갑판 또는 창구덮개에 확실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각 창구덮개의 개별적인 고박장치는 거의 유사한 강성 특성을 가져야 한다.

7.3.5 고박장치의 횡단면적
각 고박장치의 순 횡단면적  (c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은 0.7  보다 커서
는 아니 된다. 

    

 


(cm )

 
 : 고박장치의 간격(m )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Nmm 경우
   ,  ≤  Nmm 경우

창구덮개, 코밍과 십자 연결 사이에는 고박장치에 의하여, 풍우밀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패킹 라인압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패킹 라인압력이 5 Nmm 를 넘는 경우, 순 횡단면적  는 정 비례로 증가되어야 한다. 패킹 라인압력은 명시
되어야 한다. 
일반적이 아닌 창구의 폭으로 특이한 응력을 받는 고박장치의 경우, 잠금장치의 순 횡단면적  는 직접계산을 통하
여 결정되어야 한다.

7.3.6 모서리부재의 관성력
창구덮개 모서리의 강성은 고박장치 사이의 적절한 밀봉압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모서리 요소의 관성 모
멘트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cm )

 : 밀폐 라인압력(Nmm )으로서 5 Nmm  이상이어야 한다. 
 : 고박장치의 간격(m )

7.3.7 로드 또는 볼트의 직경
면적 5 m 을 넘는 창구인 경우, 로드 또는 볼트의 총 직경은 19 mm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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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스토퍼
창구덮개는 175 kNm 의 압력으로부터 발생하는 횡 방향 힘에 대하여, 스토퍼에 의하여 유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제1번 창구덮개를 제외하고, 창구덮개는 175 kNm 의 압력으로 인한 선수단에 작용하는 종 방향 힘에 대하여 스토
퍼에 의하여 유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제1번 창구덮개는 230 kNm 의 압력으로 인한 종 방향 힘에 대하여 스토퍼에 의하여 유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1
장 1절 [1]에 따라 선수루가 설치되는 경우, 이 압력은 175 kNm 까지 경감될 수 있다. 
스토퍼, 그 지지구조 및 스토퍼 용접의 각목에서 계산된 등가응력은 0.8  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7.4 클리트

7.4.1
로드 클리트가 설치된 경우, 탄성 와셔 또는 완충물이 함께 설치되어야 한다.

7.4.2
유압 클리트가 설치된 경우, 유압 장치가 고장난 경우 유압 클리트가 폐쇄 위치에서 기계적으로 잠긴상태가 유지되
도록 보장하는 능동적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8. 배수로

8.1 배치

8.1.1
배수로는 거터 바 또는 창구 측면 및 끝단 코밍의 수직 연장의 수단에 의하여 개스킷 라인의 내측에 배치되어야 한
다. 

8.1.2
배수구는 배수로의 끝단에 배치되어야 하고 바깥으로부터 해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지밸브 또는 이와 동등
한 유효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8.1.3
다중 패널 창구덮개의 십자 연결 부분에는 그 구역 상부로부터의 배수 및 개스킷 하부의 배수로가 배치되어야 한다.

8.1.4
창구덮개와 선체구조 사이에 연속적인 외측 강재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 강재 접촉과 개스킷 사이의 구역으로부터
의 배수로도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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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추가 부기부호 GRAB 

기호
 : 그랩의 무게()

1. 일반

1.1 적용

1.1.1
이 절의 요건에 따라 최대 무게 [X]톤의 그랩으로 양하/적하하도록 설계된 화물창을 갖는 선박에 대하여 1부 1장 1
절 [3.2.2]에 따라 추가 부기부호 GRAB [X]를 부여한다.

1.1.2
이 추가 부기부호에도 불구하고 더 큰 그랩을 사용할 수 있으나 선주나 작업자는 정기적이고 빈번한 사용으로 인한 
내저판의 손상 및 조기 교체에 대하여 인지하여야 한다.

2. 치수

2.1 판

2.1.1 일반
빌지 웰을 제외하고, 내저판 및 수직 경사 화물창 판의 순 두께는 다음 중 큰 값으로 한다. 

• 1부 6장 및 7장의 요건에 따라 구한 

• [2.1.2] 및 [2.1.3]에 따른 

2.1.2 내저판
내저판의 순 두께  (mm ) 은 다음 식에 의한다. 

   
 



(mm )

2.1.3 수직 및 경사 화물창 경계
이 조에 정의된 순 두께  는 다음 구조에 적용된다.

• 호퍼탱크 경사 판
• 횡 방향 하부스툴 판
• 횡 방향 평면 격벽 판
• 하부스툴이 없는 파형 횡격벽의 면재
• 내측 종격벽 판

내저판 최저점으로부터 상방 3.0 m 까지는 다음 식에 의한다.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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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일반배치설계

1. 일반

1.1 일반

1.1.1 
이 절은 기국 요건 및 국제 요건에 기초한 유조선에 대한 일반 구조배치 요건을 포함한다.  

2. 화물탱크의 분리

2.1 일반

2.1.1
설계자는 화물펌프실, 화물탱크, 슬롭탱크 및 코퍼댐, 주 화물제어장소, 제어장소, 거주구역 및 업무구역 뿐만 아니라 
화물탱크를 기관구역으로부터 격리하는 배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1.2
<삭제>

3. 이중선체 배치

3.1 일반

3.1.1
모든 유조선은 1부 2장 3절에 따라 이중저 탱크 및 구역과 이중선측 탱크 및 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중저 및 
이중선측 탱크 및 구역은 화물탱크 및 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화물유의 수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1.2
화물탱크는 선박의 길이 방향의 어떤 장소에서도 선측 및 선저 손상 시의 가상 기름 유출량이 제한 내에 있도록 크
기 및 배치가 선정되어야 한다.

4. 접근설비

4.1 유조선의 특별요건

4.1.1
덕트 킬 또는 파이프 터널을 설치하는 경우는 개방갑판으로 두 개의 탈출로가 제공되어야 하며, 최대한 멀리 배치되
어야 한다. 덕트 킬 또는 파이프 터널은 기관구역을 통과해서는 아니 되며 펌프실에서 덕트 킬의 후방으로의 접근은 
가능하다. 펌프실에서 덕트 킬의 후방으로의 접근이 제공된 경우 펌프실에서 덕트 킬의 접근 개구에는 유밀 해치 또
는 수밀문이 설치되어야한다. 
덕트 킬이나 파이프 터널에는 기계식 통풍장치가 제공되어야 하며 출입 전에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파이
프 터널의 각 출입구에는 출입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 동안 통풍 팬을 작동시켜야 함을 나타내는 주의판이 설치되어
야 한다. 또한 터널의 공기는 가스 측정기에 의하여 시료가 채취되어야 하며, 화물탱크에 불활성 기체 시스템이 설치
된 경우 산소 측정기가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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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덕트킬의 접근을 위한 수밀문을 펌프실에 설치하는 경우의 수밀문의 부재치수는 3편 14장 4절의 요건에 추가하여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a) 수밀문은 선교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주 펌프실 입구의 외부에서 수동으로 폐쇄가 가능하여야 한다. 문의 
개폐 상태를 알리는 지시기를 해당구역 및 선교에 설치하여야 한다.

b) 파이프 터널의 출입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한 본선 운항 중에는 수밀문이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의판
이 각 조작위치에 부착되어야 한다.

4.1.3
화물탱크 격벽에 유밀덮개와 함께 영구적인 수리 및 정비 용 접근 개구가 설치되는 경우 특별한 고려가 요구된다. 
만재흘수선 및 이러한 배치의 기름 유출 측면을 고려하여 관련 기국 규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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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구조설계의 원칙

1. 부식방지

1.1 일반

1.1.1 화물탱크에서 음극방식체계
설치된 경우 화물탱크의 음극방식체계는 [1.2]에 따른다.

1.1.2 알루미늄 성분을 포함한 페인트
화물탱크에 사용된 알루미늄 성분을 포함한 페인트는 [1.3]에 따른다.

1.2 내부 음극방식체계

1.2.1
인화점이 60 °C 미만인 액체 화물용 탱크 내의 강 구조에 음극방식체계를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면을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치는 화재와 폭발에 안전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승인은 인접한 탱크에 대
하여도 요구된다.

1.2.2
화물탱크에 인접하지 않는 해수 평형수 용도로만 사용하는 탱크를 제외하고는 마그네슘 또는 그 합금으로 제조된 영
구 희생양극을 탱크 내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부 전원법은 염소와 수소의 발생으로 인하여 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화물탱크 내부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인화점이 60 °C 미만인 액체 화물탱크나 인접한 평형수 탱크 내부에는 알루미늄 희생양극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알루미늄 희생양극은 이완되거나 떨어지더라도 운동에너지가 275 J 을 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1.2.3
알루미늄 희생양극은 낙하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희생양극은 인접한 구조물에 의하
여 보호되지 않는 한, 탱크 해치 또는 버터워어드(butterworth) 개구부의 아래에 위치해서는 아니 된다.

1.2.4
희생양극이 설치된 탱크에는 가스가 모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 순환용 구멍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1.3 알루미늄 성분을 포함한 페인트

1.3.1
화물탱크, 화물탱크 갑판구역, 펌프실, 코퍼댐에서는 건조 도막 무게에서 10 % 를 초과하는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알
루미늄 도장의 사용은 금지된다.

1.3.2
평형수 탱크, 불활성화된 화물탱크 및 위험구역에서 우발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된다면 개방갑판상의 알루미늄 파이
프는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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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체국부치수 

기호
이 절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에 대하여는 1부 1장 4절을 참조한다.

 : 1부 3장 7절 [1.2.2]에 따른 1차 지지부재의 간격(m )
   : 1차 지지부재의 허용 전단응력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AC-S 경우
     , AC-SD 경우

   : 1차 지지부재의 허용 굽힘응력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AC-S 경우
     , AC-SD 경우

 : 파형격벽의 하프 피치 길이(mm ) (그림 4 참조)
 : 하부스툴과 상부스툴 사이의 거리로 정의된 파형격벽의 길이(m ). 하부스툴과 상부스툴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은 그림 4에 따라 하부 또는 상부 끝단까지 측정되어야 한다.

1. 화물창 구역의 1차 지지부재

1.1 일반

1.1.1
1차 지지부재의 형상 및 고정도가 선체 중앙부와 유사한 경우, 다음 요건은 선체 중앙부 0.4   이내 및 선체 중앙부 
0.4   바깥의 1차 지지부재 치수의 결정에 관련 된다. 

1.1.2
이 항에 포함된 1차 지지부재의 단면계수 및 전단면적 기준은 1부 1장 1절 그림 2에 나타낸 구조배치 및 다음 구
조요소에 적용된다.

a) 이중저의 늑판 및 거더
b) 갑판 트랜스버스
c) 이중선측구조의 선측 트랜스버스
d) 크로스타이가 있거나 또는 없는 종격벽의 수직 특설늑골
e) 버트리스 또는 기타 중간지지가 설치된 것을 제외하고 횡격벽 상의 수평 스트링거
f) 선측 화물탱크 및 중앙 화물탱크 내의 크로스타이

1.1.3
수평 스트링거 또는 버트리스에 의해 추가적인 지지를 받는 횡격벽에 인접한 늑판, 수평 스트링거, 선측 트랜스버스 
및 수직 웨브는 이 절의 적용으로부터 제외된다.

1.1.4
1차 지지부재의 웨브는 1부 8장 2절 [4]에 따라 보강되어야 한다.

1.1.5
1차 지지부재의 웨브는 해당되는 경우 [1.5.1], [1.7.1] 및 [1.8.1]에 주어진 것 이상의 깊이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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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슬롯이 개방된 경우, 보강재를 위한 슬롯을 가지는 1차 지지부재는 그 슬롯 깊이의 2.5 배 이상의 깊이를 가져야 한
다.

1.1.7
1차 지지부재를 요구하는 웨브 깊이에 맞추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착되는 부재가 요구되는 것과 동등한 관성 모
멘트 또는 변형을 가지는 조건으로 경감된 깊이로 하는 것이 허용된다. 요구되는 동등한 관성 모멘트는 요구되는 연
강재에 대한 단면계수를 만족시키는 요구 판 두께, 요구 깊이 및 두께의 웨브, 충분한 폭과 두께의 면재를 가지는 동
등한 단면을 근거로 한다. 
동등한 관성 모멘트는 또한 요구되는 부재와 같은 변형을 가지는 동등한 부재에 의해 구현될 수 있다. 
규칙의 다른 요건, 즉, 최소 두께, 세장비, 단면계수 및 전단면적은 경감된 깊이의 부재를 만족하여야 한다.

1.2 설계하중조합

1.2.1
1차 지지부재의 평가에 대한 설계하중조합은 표 1에 따른다.

항목
설계하중조합

(1)(5)(6) 하중성분 흘수 설계하중 하중조건

이중저 
늑판 및 거더(3)

SEA-1   
(2) S + D 해수압만 

작용SEA-2    S

OT-4       S + D 화물압력과 
해수압의 
순 압력차OT-5     

(4) S

선측 
트랜스버스(3)

SEA-1    S + D
해수압만 

작용
SEA-2    S

OT-1     S + D

화물압만 
작용

OT-2     S + D

OT-3    - S

갑판 트랜스버스

SEA-1    S + D
그린파랑압력만 

또는 갑판상 
기타 하중

OT-1     S + D

화물압만 
작용

OT-2    - S + D

OT-3     S

표 1  1차 지지부재에 대한 설계하중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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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차 지지부재에 대한 설계하중조합(계속)

항목
설계하중조합

(1)(5)(6) 하중성분 흘수 설계하중 하중조건

종격벽의 
수직웨브늑골

OT-1     S + D
한쪽면의 압력만 

공창인 화물탱크에 
인접한 만재화물탱크

OT-2     S + D

OT-3    - S

횡격벽의
수평 스트링거

OT-1     S + D 한쪽면의 압력만 
공창인 화물탱크 전방 

또는 후방의 
만재화물탱크 

OT-2     S + D

OT-3    - S

중앙 탱크의 
크로스타이

OT-1 
          S + D

만재인 윙 화물탱크, 
공창인 중앙탱크

OT-2 
          S + D

OT-3 - - S

윙 탱크의
크로스타이

OT-6 
     S + D

만재인 중앙 탱크, 
공창인 윙 화물탱크

OT-7 
     S + D

OT-8 
     S

(비고)
      : 좌측 윙 탱크로부터 설계압력(KNm )
     : 우측 윙 탱크로부터 설계압력(KNm )

(1) 정적 및 동적하중성분은 1부 4장 7절 표 1에 따라 결정된다.
(2) 공창인 화물탱크 및 0.9  이상의 평균 선박흘수의 조합인 적하상태가 선박의 적하지침서를 포함한다면 최대 대

응 흘수는 고려된다.
(3) 선저늑판, 거더 및 선측 트랜스버스에 대하여 규정된 흘수는 1부 4장 8절 [2] 및 1부 4장 8절 [3]에 규정된 운

항상 제한에 기초를 둔다. 선택적 적하상태가 규칙에서 요구하는 적하상태를 넘어서는 경우, 흘수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된다.

(4) 두 개의 유밀 종격벽을 가지는 유조선인 경우, 흘수는 0.25  로 본다. 중심선 격벽을 가지는 유조선인 경우 흘
수는 0.33  로 본다. 

(5) 선박의 배치가 위에 식별된 구조부재 또는 구조배치로 설명될 수 없는 경우 1차 지지부재의 치수요건을 결정하기 
위한 해당 설게하중조합은 다음으로부터 모든 해당 상태를 규정할 수 있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 부재의 한 측은 만재탱크이고 다른 측의 탱크 또는 구역은 공창
      • 부재의 한 측은 만재탱크이고 외부압력은 최소화
      • 외부압력은 최소화되고 인접한 탱크 또는 구역은 공창
(6) 보이드 또는 건조구역인 경우, 보이드 측으로부터 압력성분은 무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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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중저 내의 늑판

1.3.1 구조배치
늑판은 횡격벽 및 격벽스툴의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1.3.2 순 전단면적
늑판의 임의 위치에서 늑판의 순 전단면적    (cm ) 은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cm )

    : 설계 전단력(kN)으로서 다음에 의한 값

     

   : 전단력 분포계수로서 다음에 의한 값

     
  다만, 0.2 이상이어야 한다.

   : 표 2에 따른 스팬   끝단에서의 전단력 분포계수
 : 이중저 늑판의 유효 전단스팬(m )으로, 브래킷 단부 근처에서 유효 전단 스팬은 1부 3장 7절 

[1.1.7]에 따른 유효 끝단 브래킷의 토우까지 측정한다. 호퍼 또는 스툴 구조에서 늑판이 거
더에서 끝나는 경우, 유효 전단 스팬은 그림 2와 같이 거더로부터 거더에 인접한 선저 및 
내저판의 종보강재 거리의 1/2 인 점까지로 측정한다.

 : 늑판의 고려하는 지점으로부터 유효 전단 스팬  의 가장 가까운 끝단까지의 거리(m )
    : 표 1에 따른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설계압력(kNm )으로, 횡격벽 사이 또는 횡격벽과 제수격벽(설치된 경

우) 사이 중간에 위치한 늑판의 유효 전단 스팬  의 중간 위치에서의 값으로 한다.

 

구조배치
중앙 탱크

(그림 1의 )

윙 탱크

선내단
(그림 1의 )

호퍼너클 끝단
(그림 1의 )

중심선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 - 0.40 0.60

2열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 0.50 0.50 0.65

표 2  늑판에서의 전단력 분포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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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중저 내의 거더

1.4.1 구조 배치 
호퍼탱크 경사판하부, 종격벽과 격벽스툴 하부, 중심선 또는 덕트 킬에는 연속된 이중저 거더가 배치되어야 한다.

1.4.2 중심선거더의 순 전단면적
상부에 종격벽이 없는 이중저 중심선거더인 경우, 각 횡격벽 및 제수격벽(설치된 경우)으로부터 첫 번째 베이 근처에
서 중심선거더의 순 전단면적    (cm ) 은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cm )

 : 설계전단력(kN)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그림 1  늑판에서의 전단력 분포계수

그림 2  늑판에서의 유효 전단스팬



13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2장 유조선 2 부 2 장 3 절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793

     


 : [1.3.2]에 따른 유효 전단 스팬

 : [1.3.2]에 따른 설계압력(kNm )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1부 3장 7절 [1.2.2]에 따른 이중저 늑판 간격(m )

1.4.3 선측거더의 순 전단면적
상부 종격벽이 없는 이중저 선측거더인 경우, 각 횡격벽 및 제수격벽(설치된 경우)으로부터 첫 번째 베이 근처에서 
선측거더의 순 전단면적    (c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cm )

 : 설계 전단력(kN)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1부 3장 7절 [1.2.2]에 따른 이중저 늑판 간격(m )
 : [1.3.2]에 따른 유효 전단 스팬

 : [1.3.2]에 따른 설계압력(kNm )

1.5 갑판 트랜스버스

1.5.1 웨브 깊이 
갑판 트랜스버스의 웨브 깊이는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 0.20    , 2열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의 윙 화물탱크 내의 갑판 트랜스버스인 경우
• 0.13    , 2열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의 중앙화물탱크 내의 갑판 트랜스버스인 경우, 중앙 화물탱크 내의 갑판 

트랜스버스의 웨브 깊이는 윙 화물탱크 내의 갑판 트랜스버스의 웨브 깊이의 90 % 이상이어야 한다.
• 0.10    , 중심선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의 갑판 트랜스버스인 경우
• [1.1.6]에 따른 웨브 높이

    : [1.5.2]에 따른 유효 굽힘 스팬(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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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갑판 하부에 설치된 갑판 트랜스버스의 순 단면계수
갑판 트랜스버스의 순 단면계수는 다음 식에 의한      (cm ) 및      (cm ) 이상이어야 한다. 윙 화물탱
크 내의 갑판 하부에 설치된 갑판 트랜스버스의 순 단면계수는 중앙 탱크 내의 갑판 하부에 설치된 갑판 트랜스버스
에 요구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 

        

  (cm )

       

 (cm )

    : 화물압력에 기인하는 설계 굽힘 모멘트(kNm )로서, 다음에 따른다.
• 2열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의 윙 화물탱크 내의 갑판 트랜스버스인 경우 및 중심선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의 

화물탱크 내의 갑판 트랜스버스인 경우 :
           

    , 다만,   이상이어야 한다. 

• 2열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의 중앙탱크 내의 갑판 트랜스버스인 경우 : 
           

    , 다만,   이상이어야 한다.

 : 선측 트랜스버스로부터 전달되는 굽힘 모멘트(kNm )로서 다음에 따른다. 윙 화물탱크 내에 크
로스타이가 설치되고      가 0.7    보다 큰 경우, 다음 식의    는 
      로 대체한다.  

          


  : 종격벽의 수직 특설늑골로부터 전달되는 굽힘 모멘트(kNm )로서 다음에 따른다.
     가 0.7    보다 큰 경우, 다음 식의    는      로 대체한다. 
  는 갑판 트랜스버스 간격에 걸쳐 파형격벽 상단의 굽힘 모멘트와 동등하게 취해져야 한
다.

          


  : 최소 굽힘 모멘트 (kNm )로서 다음에 따른다.

          


    : 표 1에 따른 고려하는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설계 화물압력(kNm )으로 탱크 중간에 위
치한 갑판 트랜스버스의 유효 굽힘 스팬    의 중간 위치에서의 값으로 한다.

    : 표 1에 따른 고려하는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설계화물압력(kNm )으로 탱크 중간에 위
치한 선측 트랜스버스의 유효 굽힘 스팬    의 중간 위치에서의 값으로 한다.

    : 표 1에 따른 두 개의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의 중앙 화물탱크 내의 대응 설계화물압력
(kNm )으로 탱크 중간에 위치한 종격벽의 수직 특설늑골의 유효 굽힘 스팬    의 
중간 위치에서의 값으로 한다.

    : 표 1에 따른 설계 그린파랑압력(kNm )으로 탱크 중간에 위치한 갑판 트랜스버스의 유
효 굽힘 스팬    의 중간 위치에서의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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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다만 0.10 이상이고 0.65 이하이어야 한다.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다만 0.10 이상이고 0.50 이하이어야 한다. 

      
     

   
    : 갑판 트랜스버스의 유효 굽힘 스팬(m ). (1부 3장 7절 [1.1.6] 및 그림 3 참조) 다만, 

고려하는 지점에서의 탱크 폭의 60 % 이상이어야 한다.
   : 갑판 트랜스버스와 빌지 호퍼탱크사이의 선측 트랜스버스의 굽힘 스팬(m ). (1부 3장 

7절 [1.1.6] 및 그림 3 참조)
       : 윙 화물탱크 내에 설치된 경우, 갑판 트랜스버스와 크로스타이 중간 깊이 사이에서 

선측 트랜스버스의 유효 굽힘 스팬(m ). (1부 3장 7절 [1.1.6] 참조)
   : 갑판 트랜스버스와 선저구조 사이에서 종격벽의 수직 특설늑골의 유효 굽힘 스팬 

(m ) (1부 3장 7절 [1.1.6] 및 그림 3 참조)
     : 갑판 트랜스버스와 크로스타이의 중간 깊이에서 종격벽의 수직 특설늑골의 유효 굽

힘 스팬(m ) (1부 3장 7절 [1.1.6] 참조)
 : 표 3에 따른 계수
 : 표 3에 따른 계수
   : 스팬의 중간에서 1부 3장 7절 [1.3.2]에 따른 부착판의 유효폭을 고려한 갑판 트랜

스버스의 순 관성 모멘트(cm )
   : 스팬의 중간에서 1부 3장 7절 [1.3.2]에 따른 부착판의 유효폭을 고려한 선측 트랜

스버스의 순 관성 모멘트(cm )
   : 스팬의 중간에서 1부 3장 7절 [1.3.2]에 따른 부착판의 유효폭을 고려한 종격벽 수

직 특설늑골의 순 관성 모멘트(cm )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다만 0.6 이상이여야 한다.

      
    

    : 유효 굽힘 스팬    의 끝단으로부터 갑판 트랜스버스의 단부 브래킷 토우까지의 거리
(m )

 : 그린파랑압력에 의한 설계 굽힘 모멘트(kNm )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13편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공통구조규칙 
 2장 유조선 2 부 2 장 3 절

796  선급 및 강선규칙 2021

1.5.3 갑판 하부에 설치된 갑판 트랜스버스의 순 전단면적
갑판 하부에 설치된 갑판 트랜스버스의 순 전단면적은 다음 식에 의한      (cm ) 및     
(cm ) 값 이상이어야 한다. 

        

  (cm )

        

 (cm )

      : 화물압력에 기인하는 설계전단력(kN)
              

      : 그린파랑압력에 기인하는 설계전단력(kN)
        

    : [1.5.2]에 따른 설계압력(kNm )
    : [1.5.2]에 따른 설계압력(kNm )
    : [1.5.2]에 따른 유효 스팬(m )
     : 갑판 트랜스버스의 유효 전단 스팬(m ) (1부 3장 7절 [1.1.7] 참조)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2열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의 윙 화물탱크 내
   , 2열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의 중앙탱크 내
   , 중심선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인 경우

      : 중앙 탱크의 폭(m )

구조배치  

중심선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 0.056 -

2열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

중앙 화물탱크 내의 
크로스타이

 에 기초한  - 0.044

 에 기초한  또는 
에 기초한 

0.044 0.016

윙 화물탱크 내의 
크로스타이

 에 기초한  또는 
 에 기초한 

0.044 0.044

 에 기초한  또는   
에 기초한 

0.041 0.015

표 3  갑판 트랜스버스에 대한   및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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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갑판 상부에 설치된 갑판 트랜스버스
갑판의 상부에 갑판 트랜스버스가 설치된 경우, 갑판 트랜스버스의 순 단면계수 및 전단면적은 각각 다음 식에 의한 
 (cm ) 및    (cm ) 이상이어야 한다. 요구 단면계수 및 전단면적은 스팬의 전체 길이에 걸쳐 유지되어
야 한다.  

      

   


(cm )

      

      

     (cm )

          : 표 1에 따른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설계압력(kNm )으로 탱크 중간에 위치한 수직 특설늑골의 유
효 굽힘 스팬    의 중간 위치에서의 값으로 한다.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표 1에 따른 설계하중세트 OT-1, OT-2 및 OT-3의 경우
   , 표 1에 따른 설계하중세트 SEA-1의 경우

        : 계수로서 0.5 로 한다.

그림 3  갑판, 선측트랜스버스, 종격벽의 수직 특설늑골 및 횡격벽의 수평 스트링거의 스팬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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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판의 상부에 설치된 갑판 트랜스버스의 유효 굽힘 스팬(m )으로 갑판과 용접된 내측 종격벽으로
부터 화물창 내 종격벽까지 또는 상부스툴이 있는 경우 상부스툴 경사판까지의 거리로 한다. 

         : 갑판의 상부에 설치된 갑판 트랜스버스의 유효 전단 스팬(m )으로 갑판과 용접된 내측 종격벽으로
부터 화물창 내 종격벽까지 또는 상부스툴이 있는 경우 상부스툴 경사판까지의 거리로 한다. 

요구 단면계수 및 전단면적은 흘수는  , 화물밀도는 1.025 tm 으로 1부 4장 8절 [3.2.9]에 따른 하중패턴 A1, 
A2 또는 B1, B2 를 고려하여 1부 7장에 적합한 유한요소법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1.5.5 횡격벽에 인접한 갑판 트랜스버스 
횡격벽에 인접한 갑판 트랜스버스의 치수는 설계 그린파랑압력에 대하여만 [1.5.2] 내지 [1.5.4]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6 선측 트랜스버스

1.6.1 순 전단면적 
선측 트랜스버스의 순 전단면적    (cm ) 은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cm )

   : 설계전단력(kN)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  , 선측 트랜스버스의 상부인 경우
  =  , 선측 트랜스버스의 하부인 경우

  : 전단력(kN)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윙 화물탱크 내에 크로스타이가 설치되고    가 0.7  보다 큰 
경우,  는    로 한다.
             

  : 전단력(kN)으로서 다음 값 중 큰 것으로 한다. 윙 화물탱크 내에 크로스타이가 설치되고    가 0.7
 보다 큰 경우, 상기식의 는    로 한다.

•             
•         

• 

 : 표 1에 따른 고려하는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설계압력(kNm )으로 탱크 길이의 중간에서   중
간 높이에서의 값으로 한다.

  : 표 1에 따른 고려하는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설계압력(kNm )으로 탱크 길이의 중간에서    중간 
높이에서의 값으로 한다.

 : 선측 트랜스버스의 길이(m )로서 다음에 따른다.
• 갑판 하부에 갑판 트랜스버스가 설치된 경우,  는 갑판 트랜스버스의 플랜지로부터 설치된 경우, 

윙 화물탱크 내의 크로스타이의 깊이 중간까지의 거리
• 갑판 상부에 갑판 트랜스버스가 설치된 경우,  는 선측에서 갑판으로부터 내저판까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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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측 트랜스버스의 길이(m )로서 다음에 따른다.
• 갑판 하부에 갑판 트랜스버스가 설치된 경우,    는 갑판 트랜스버스의 플랜지로부터 설치된 

경우, 윙 화물탱크 내의 크로스타이의 깊이 중간까지의 거리
• 갑판 상부에 갑판 트랜스버스가 설치된 경우,    는 선측에서 갑판으로부터 설치된 경우, 윙 화

물탱크 내의 크로스타이의 깊이 중간까지의 거리
 : 선측 트랜스버스의 상부 브래킷의 유효길이(m )로서 다음에 따른다.

• 갑판 하부에 갑판 트랜스버스가 설치된 경우, 는 그림 3과 같다.
• 갑판 상부에 갑판 트랜스버스가 설치된 경우, 

• 내측 종격벽이 다음을 만족하는 톱 윙 구조와 함께 설치된 경우, 는 선측에서 갑판으로부
터 톱 윙 구조의 경사판의 하단까지의 거리

• 윙 구조의 상단에서 폭은 이중선측 폭의 1.5 배보다 크고,
• 내측 종격벽과 경사판 판이 이루는 각과 경사판과 갑판이 이루는 각은 수직에 대하여 

30 도 이상이어야 한다.
• 기타의 경우:  는 0 값을 취해야 한다. 

 : 빌지호퍼의 높이(m ) (그림 3 참조)
  : 표 4에 따른 계수.
 : 표 4에 따른 계수.

1.6.2 선측 트랜스버스의 길이에 걸친 전단면적
선측 트랜스버스의 길이에 걸친 전단면적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항복응력이 다른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재료 
항복응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a) 상부의 요구 전단면적은 상부 0.2  에 걸쳐 유지되어야 한다.
b) 하부의 요구 전단면적은 상부 0.2  에 걸쳐 유지되어야 한다.
c)  및  가    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하부의 요구 전단면적은 크로스타이 하부에서 유지되어야 한

다.
d) 윙 화물탱크 내에 크로스타이가 없는 선박인 경우, 상부 및 하부 사이의 요구 전단면적은 스팬의 중간에서 하

부의 요구 전단면적의 50 % 까지 선형적으로 감소되어야 한다.
e) 윙 화물탱크 내에 크로스타이가 있는 선박인 경우, 스팬을 따라서 요구되는 전단면적은 상부 및 하부 사이에서 

선형적으로 테이퍼 되어야 한다.

    : 선측 트랜스버스의 유효 전단 스팬(m )으로 다음에 의한다.
  =      ,   및  가  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   및  가    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1.6.1]에 따른다. 

구조배치   

선측 스트링거의 수 3개 미만 3개 이상 3개 미만 3개 이상

중심선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

0.12 0.09 0.29 0.21
2열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

중앙 화물탱크 내의 크로스타이

윙 화물탱크 
내의 

크로스타이

   에 기초한   또는 

 에 기초한  또는   0.08 0.20

표 4  선측 트랜스버스에 대한    및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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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종격벽의 수직 특설늑골

1.7.1 웨브 깊이
종격벽의 수직 특설늑골의 웨브 깊이는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 0.14     : 중심선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인 경우
• 0.09     : 2열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인 경우
• [1.1.6]에서 요구되는 웨브 높이

    : [1.7.2]에 따른 유효 굽힘 스팬(m )

1.7.2 순 단면계수
수직 특설늑골의 순 단면계수   (cm ) 는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cm )

 : 설계 굽힘 모멘트(kNm )로서 다음에 따른다. 크로스타이가 설치되고      가 
0.7     보다 큰 경우,    는      로 대체한다.

  =       
 ,특설늑골의 상부인 경우

  =       
 , 특설늑골의 하부인 경우

 : 표 1에 따른 고려하는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설계압력(kNm )으로 탱크 중간에 위치한 수직 
특설늑골의 유효 굽힘 스팬    의 중간 위치에서의 값으로 한다.  

   : 종격벽 수직 특설늑골의 유효 굽힘 스팬(m )으로 갑판 트랜스버스로부터 선저구조까지의 거리
(그림 3 참조)

     : 종격벽 수직 특설늑골의 길이(m )로서 2열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에서 갑판 트랜스버스와 크로
스타이의 깊이 중간까지의 거리

 : 표 5에 따른 계수
  : 표 5에 따른 계수

1.7.3 수직 특설늑골의 길이에 걸친 단면계수
종격벽상의 수직 특설늑골의 길이에 걸친 단면계수는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항복응력이 다른 재료가 사용되는 경
우, 재료 항복응력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구조배치  

중심선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 0.057 0.071

2열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

중앙 화물탱크 내의 
크로스타이

     에 기초한  0.057 0.071

   에 기초한  0.012 0.028

윙 화물탱크 내의 
크로스타이

     에 기초한  0.057 0.071

   에 기초한  0.016 0.032

표 5  종격벽상의 수직 특설늑골에 대한   및 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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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부의 요구 전단면적은 상부 0.2     또는 0.2      에 걸쳐 유지되어야 한다. 
b) 하부의 요구 전단면적은 하부 0.2     또는 0.2      에 걸쳐 유지되어야 한다.
c) 요구 단면계수가      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하부의 단면계수는 크로스타이 하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d) 상부 및 하부 사이에서 요구되는 단면계수는 스팬 중간에서 하부의 요구 단면계수의 70 % 까지 선형적으로 감

소되어야 한다.

   ,       : [1.7.2]에 따른 유효 굽힘 스팬(m )

1.7.4 순 단면적
수직 특설늑골의 순 단면적    (cm ) 은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cm )

  : 설계 전단력(kN)으로 다음에 따른다.
    , 특설늑골의 상부인 경우
    , 특설늑골의 하부인 경우
  : 전단력(kN)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중앙 또는 윙 화물탱크 내에 크로스타이가 설치되고    가

0.7 보다 큰 경우,  는    로 대체한다.
              

  : 전단력(kN)으로서 다음 중 큰 것으로 한다. 중앙 또는 윙 화물탱크 내에 크로스타이가 설치되고 
    가    보다 큰 경우,   는     로 대체한다.
•               

•          

•  

  : 표 1에 따른 고려하는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설계압력(kNm )으로 탱크 중간에 위치한 수직 특설
늑골의 상부 브래킷  의 중간 높이에서의 값으로 한다.

   : 표 1에 따른 고려하는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설계압력(kNm )으로 탱크 중간에 위치한 수직 특설
늑골의 하부 브래킷  의 중간 높이에서의 값으로 한다.

  : 수직 특설늑골의 길이(m )로서 갑판 트랜스버스의 면재로부터 내저판까지의 거리(그림 3 참조).
    : 수직 특설늑골의 길이(m )로서 갑판 트랜스버스의 면재로부터 설치된 경우, 크로스타이의 깊이 

중간까지의 거리 
  : 그림 3에 따른 수직 특설늑골 상부 브래킷의 유효 길이(m )
  : 그림 3에 따른 수직 특설늑골 하부 브래킷의 유효 길이(m )
   : 표 6에 따른 계수
   : 표 6에 따른 계수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중심선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인 경우
    , 2열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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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수직 특설늑골의 길이에 걸친 전단면적
수직 특설늑골의 길이에 걸쳐 전단면적은 다음을 만족하여야 한다. 항복응력이 다른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재료 항
복응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a) 상부의 요구 전단면적은 상부 0.2  에 걸쳐 유지되어야 한다.
b) 하부의 요구 전단면적은 하부 0.2  에 걸쳐 유지되어야 한다.
c)    및   가    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하부의 요구 전단면적은 크로스타이 하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d) 윙 또는 중앙 화물탱크 내에 크로스타이가 없는 선박인 경우, 상부 및 하부 사이의 요구 전단면적은 스팬 중간

에서 하부의 요구 전단면적의 50 % 까지 선형적으로 감소하여야 한다.
e) 윙 또는 중앙 화물탱크 내에 크로스타이가 있는 선박인 경우, 스팬을 따라서 요구되는 전단면적은 상부 및 하

부 사이에서 선형적으로 테이퍼 되어야 한다.

   :  선측 트랜스버스의 유효 전단 스팬으로 다음에 따른다.
       ,    및  가   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및  가    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 [1.7.4]에 따른다. 

1.8 횡격벽의 수평 스트링거

1.8.1 웨브 깊이 
횡격벽의 수평 스트링거의 웨브 깊이는 다음 이상이어야 한다.

• 0.28    , 2열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의 윙 화물탱크의 수평 스트링거인 경우
• 0.20    , 2열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의 중앙 탱크의 수평 스트링거인 경우, 다만 중앙탱크 내의 수평 스트

링거의 웨브 깊이는 윙 화물탱크 내의 수평 스트링거의 요구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 0.20    , 중심선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의 수평 스트링거인 경우
• [1.1.6]에 따른 웨브 높이

    : [1.8.2]에 따른 유효 굽힘 스팬(m )

1.8.2 순 단면계수
끝단 0.2    에 걸쳐 수평 스트링거의 순 단면계수   (cm ) 은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cm )

구조배치  

중심선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
0.17 0.28

2열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
   에 기초한   또는 

 에 기초한   또는   0.075 0.18

표 6  종격벽상의 수직 특설늑골에 대한    및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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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 굽힘 모멘트(kNm )로서 다음 식에 의한다.
             



   : 표 1에 따른 고려하는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설계압력(kNm )으로 수평 스트링거의 유효 굽힘 스팬 
   의 중간 위치 및 간격  의 중간 위치에서의 값으로 한다.

    : 수평 스트링거의 유효 굽힘 스팬(m ), 다만 고려하는 지점에서 탱크 폭의 50 % 이상이어야 한
다.(그림 3 참조)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중심선 격벽을 가지는 선박의 화물탱크의 수평 스트링거인 경우
   , 2열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의 윙 화물탱크의 수평 스트링거인 경우
   , 2열 종격벽을 가지는 선박의 중앙 탱크의 수평 스트링거인 경우

1.8.3 수평 스트링거의 길이에 걸친 단면계수
유효 굽힘 스팬의 중간에서 요구되는 단면계수는 끝단에서 요구되는 것의 70 % 로 하여야 하고, 중간 값은 선형 보
간법에 따른다. 항복응력이 다른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재료 항복응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1.8.4 순 전단면적
끝단 0.2   에 걸쳐 수평 스트링거의 순 전단면적    (cm ) 은 다음 식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cm )

  : 설계전단력(kN)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 표 1에 따른 고려하는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설계압력(kNm )으로 수평 스트링거의 유효 굽힘 스팬 
   의 중간 위치 및 간격   의 중간 위치에서의 값으로 한다.

   : [1.8.2]에 따른 간격
  : 수평 스트링거의 유효 전단 스팬(m )

1.8.5 유효 전단스팬 중간에서 전단면적 
유효 전단 스팬 중간에서 요구되는 전단면적은 끝단에서 요구되는 것의 50 % 로 이어야 하며, 중간 값은 선형 보간
법에 따른다. 항복응력이 다른 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재료 항복응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1.9 크로스타이

1.9.1
크로스타이에 작용하는 최대 작용 축 하중  는 허용하중     이하이어야 한다. 

 ≤  

  : 작용 축 하중(kN)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 표 1에 따른 고려하는 설계 적용하중조합에 대한 최대 설계압력(kNm )으로 탱크 중간에 위치한 크로
스타이에 의해 지지되는 면적의 중심에서의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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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팬(m )으로 다음에 따른다. 
• 중앙 화물탱크 내에 크로스타이가 설치된 경우:         
• 윙 화물탱크 내에 크로스타이가 설치된 경우:　    

- 중앙 화물탱크로부터 설계 화물압력에 대해      

- 설계 해수압력에 대해      

   : [1.5.2]에 따른 유효 굽힘 스팬(m )
   : [1.5.2]에 따른 유효 굽힘 스팬(m )

    : 허용하중(kN)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 1부 8장 1절 [3.3]에 따른 허용 좌굴사용계수
  : 1부 8장 5절 [3.1.1]에 따른 순 단면특성을 사용하여 계산된 압축 상태의 크로스타이의 임계

좌굴응력(Nmm )
   : 크로스타이의 순 횡단면적(cm )

1.9.2 용접 연결부
웨브를 통한 압축하중의 전달을 위하여 용접부의 적합성 및 보강재 배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크로스타이의 양단 브래킷 토우의 용접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9.3 수평 보강재
수평 보강재는 크로스타이의 끝단에서 종격벽의 종보강재와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직 파형격벽

2.1 적용

2.1.1
1부 6장 4절 [1]의 요건에 추가하여, 유조선의 수직 파형격벽은 [2.2]의 요건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2.2 치수요건

2.2.1 높이에 걸친 순 판 두께
[2.2.3] 및 [2.2.4]에 요구되는 순 판 두께는 하단으로부터 파형 길이  의 2/3 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그 상부의 
순 판 두께는 파형 상단의 순 단면계수가 [2.2.4]에 따른다면 파형의 중간부의 [2.2.3]에 의한 요구 순 두께보다 
20% 경감할 수 있다.

2.2.2 높이에 걸친 순 웨브 판 두께 
파형 하부 15 % 의 순 웨브 판 두께  (mm ) 는 1부 6장 2절 [2]에 따른 요구 순 두께와 모든 설계하중조합에 대
하여 다음 식에 따른 값 중 최댓값으로 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하부스툴이 없는 파형격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mm )

  : 파형의 하단에서 웨브판에 작용하는 설계전단력(kN)으로 다음 식에 의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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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파형 하단에서의 설계압력(kNm ) (1부 6장 2절 표 1 참조)
   :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파형 상단에서의 설계압력(kNm ) (1부 6장 2절 표 1 참조)

  : 파형의 깊이(mm ) (그림 4 참조)
     : 허용 전단응력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허용기준조합 AC-S

      , 허용기준조합 AC-SD

2.2.3 높이에 걸친 플랜지의 순 두께 
하부 끝단에서부터 파형 길이의 2/3 에 대한 파형격벽 플랜지의 순 두께  (mm ) 는 1부 6장 2절 [2]에 의한 요구 
순 두께와 모든 적용 설계하중조합에 대하여 다음 식에 의한 요구 순 두께 중 최댓값으로 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하부스툴이 없는 파형격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m ax
  (mm )

  m ax : 면재 내 수직 굽힘응력(Nmm )의 최댓값으로 다음 식에 의한다. 굽힘응력은 파형의 하단 및 스
팬 중간에서 계산되어야 한다.

  m ax    

 


  : [2.2.4]에 따른 수직 굽힘 모멘트(kNm )

    : 파형의 하단 및 스팬 중간에서의 실제 순 단면계수(cm )

  : 계수로서, 다음 식에 의한다.

      
   



  : 면재의 폭(mm ) (그림 4 참조)
   : 웨브의 폭(mm ) (그림 4 참조)

2.2.4 높이에 걸친 순 단면계수
단위 파형의 하단과 상단 및 파형의 길이 중간(  )에서 순 단면계수   (cm ) 은 1부 6장 2절 [2]에 의한 값과 
모든 적용 설계하중조합에 대하여 다음 식에 이한 값 중 최댓값으로 하여야 한다. 

       

   (cm )

  : 수직 굽힘 모멘트(kNm )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kN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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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균압력(kNm)로서 다음 식에 따른다.

      
    

      : 1부 6장 2절 표 1에 따른 고려하는 설계하중조합에 대한 각각 파형의 하단 및 상단에서의 설계압

력(kNm )으로 다음 위치에서의 값으로 한다.
• 파형 횡격벽인 경우, 각 탱크의 종격벽으로부터   지점
• 파형 종격벽인 경우, 각 탱크의 단부, 즉 전후단 횡격벽과 종격벽의 교차점
 : 격벽에서 측정된 고려된 탱크의 최대 폭(m )

 : 파형의 유효 굽힘 스팬(m )으로 다음에 따른다.(그림 4 참조)
• 하부스툴의 깊이 중간으로부터 상부스툴의 깊이 중간까지의 거리 
• 상부 또는 하부스툴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은 상단으로부터 하단까지의 거리 

  : 표 7에 따른 굽힘 모멘트계수

    : 허용 굽힘응력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파형길이   중간의 경우

      , 다만 허용기준조합 AC-S인 경우 0.75 이하일 것
      , 다만 허용기준조합 AC-SD인 경우 0.90 이하일 것

파형길이   상하단의 경우
      , 허용기준조합 AC-S인 경우
      , 허용기준조합 AC-SD인 경우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 인 경우

   ,              인 경우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면재의 폭(mm ) (그림 4 참조)
 : 파형 면재의 순 두께(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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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벽  의 하단에서  의 중간에서  의 상단에서

횡격벽   

종격벽   

(비고)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다만, 0.60 이상일 것

  




  하부스툴이 없는 횡격벽의 경우, 다만 0.55 이상일 것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하부스툴이 없는 횡격벽의 경우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하부스툴이 없는 횡격벽의 경우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다만, 0.55 이상일 것

    




   하부스툴이 없는 횡격벽의 경우, 다만 0.60 이상일 것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하부스툴이 없는 횡격벽의 경우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하부스툴이 없는 횡격벽의 경우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다만, 0.60 이상일 것

    




  하부스툴이 없는 종격벽의 경우. 다만, 0.55 이상일 것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하부스툴이 없는 종격벽의 경우

표 7    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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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의 값 (계속)

(비고)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하부스툴이 없는 종격벽의 경우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다만, 0.55 이상일 것

    




   하부스툴이 없는 종격벽의 경우. 다만, 0.60 이상일 것

 : 계수로서 다음과 같다.

   



         
   , 하부스툴이 없는 종격벽의 경우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 하부스툴이 없는 종격벽의 경우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횡격벽의 경우

 : 계수로서 다음에 따른다.

     


  


   


   종격벽의 경우

    : 횡격벽 하부스툴의 평균 폭(m ) (그림 4 참조)
    : 종격벽 하부스툴의 평균 폭(m ) (그림 4 참조)

 : 횡격벽 상부스툴의 형선(moulded line)으로 폐위된 단면적(m )으로, 상부스툴이 없는 경우 0 으로 
한다.

 : 종격벽 상부스툴의 형선으로 폐위된 단면적(m )으로, 상부스툴이 없는 경우 0 으로 한다.
 : 횡격벽의 하부스툴의 형선으로 폐위된 횡단면적(m )
 : 종격벽의 하부스툴의 형선으로 폐위된 횡단면적(m )
 : 횡격벽 하부스툴의 높이(m ) (그림 4 참조)
 : 종격벽 하부스툴의 높이(m ) (그림 4 참조)
 : 내저판에서의 화물탱크의 폭(m )으로 호퍼탱크 사이의 거리 또는 호퍼탱크와 하부스툴 사이의 거리 

(그림 4 참조)
 : 갑판에서의 화물탱크의 폭(m )으로 상부 윙 탱크 사이 거리 또는 상부 윙 탱크 및 선체 중심선 갑판 

박스 사이 거리 또는 상부스툴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파형 면재 사이의 거리
 : 내저판에서의 화물탱크의 길이(m )로 횡격벽 하부스툴 사이의 거리(그림 4 참조)
 : 갑판에서의 화물탱크의 길이(m )로 횡격벽 상부스툴 사이 거리 또는 상부스툴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에는 파형 면재 사이의 거리(그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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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파형격벽에 대한 계수의 정의
 (중심선에서 종격벽을 가지는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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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선체의장

1. 비상예인장치용 부품의 지지구조

1.1 일반

1.1.1
SOLAS 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재화중량 20,000 톤 이상인 모든 유조선의 선수와 선미에 설치되는 비상예인장치가 
설계자의 책임하에 제공되어야 한다.

1.1.2
설계자는 예인장치의 설계 및 제작 시 기국 또는 위임 받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상기 시켜야 한다.

1.2 제출문서

1.2.1
갑판의 연결을 포함하여, 비상예인장치에 대한 지지구조의 상세를 나타내는 도면을 승인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작
동하중의 위치 및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상세를 나타내는 비상예인장치의 정보가 참고용으로 제출되어야 한
다.

1.3 구조배치

1.3.1 강도의 연속성
구조배치는 강도의 연속성을 제공해야 한다.

1.3.2 응력집중
비상예인장치 주위의 구조배치는 응력집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격한 형상변화 또는 단면변화를 피해야 한다. 특히 
높은 응력을 받는 지역에서는 예리한 모서리나 노치가 없어야 한다.

1.4 최소 두께 요건

1.4.1 갑판
스트롱 포인트(strong-point) 및 페어리드의 주위 갑판의 총 두께는 15 mm  이상 이어야 한다.

1.5 하중

1.5.1 안전사용하중
비상예인장치의 안전사용하중은 다음 값 이상이어야 한다.

• 재화중량이 20,000 톤 이상 50,000 톤 미만인 유조선의 경우, 1,000 kN
• 재화중량이 50,000 톤 이상인 유조선의 경우, 2,000 kN

1.5.2 하중상태
스트롱 포인트 및 의장품과 갑판 및 지지구조의 연결에 대한 설계하중은 안전사용하중의 두 배로 하여야 한다. 비상
예인장치 배치도에 나타난 적용된 설계하중의 작용선의 정보가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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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치수요건

1.6.1 일반
지지구조의 치수는 [1.5.2]에 규정된 하중상태인 경우, 지지구조의 계산된 응력이 [1.6.3]에 주어진 허용응력 값을 넘
지 않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좌굴손상에 대해 저항하는 지지구조의 능력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

1.6.2 계산절차
이들 요건은 총 두께를 이용한 탄성 보 이론, 2차원 격자 또는 유한요소 해석에 기초한 공학적 해석을 사용하여 평
가되어야 한다.

1.6.3 허용응력
[1.5.2]에 규정된 설계하중의 경우, 스트롱 포인트 및 페어리드의 주위 지지구조와 용접부에 발생하는 굽힘응력을 포
함한 전단응력 및 수직응력은 구조의 총 두께에 기초하여 다음 허용 값 이하이어야 한다.

• 수직응력 1.00 
• 전단응력 0.58 

2. 각종 갑판 부착물

2.1 화물 매니폴드

2.1.1 화물 매니폴드 지지   
화물 매니폴드 지지부재의 설계는 운항 시 또는 항만에서 양하 및 적하 시에 배관에 부과되는 하중을 선박구조로 분
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화물 매니폴드 지지부재와 갑판의 연결은 주요 선체구조의 보강재와 정렬하여 배
치하거나 또는 하드 포인트의 발생을 피할 수 있게 보강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단면변화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
여 갑판 부착물을 형성하는 구조의 상세설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상세배치 및 승인은 우리 선급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3. 가드레일 및 불워크

3.1 일반

3.1.1 
일반적으로, 개방된 가드레일이 상부갑판에 설치되어야 한다. 갑판 상 누출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고 휘발성 가스
의 축적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설비가 제공된다면, 하부 단부에 높이 230 mm 의 연속적인 개구를 가지는 판재 불
워크는 허용할 수 있다. 

3.1.2
화물갑판 주위로 최소 100 mm  높이의 영구적인 연속의 코밍을 설치하여 갑판상 누설이 거주구역, 작업구역으로의 
확산 및 해상으로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조선의 화물갑판의 후부 선측면을 따라, 최소 300 mm  높이를 가지
는 코밍이 모서리에서 전방으로 최소 4.5 m  연장되어야 한다. 화물갑판의 후부 끝단에서는, 최소 300 mm  높이의 
코밍이 선박의 선측에서 선측까지 설치되어야 한다. 

3.1.3
기계식 갑판 배수구 플러그가 설치되어야 한다. 코밍 내부의 기름 및 오수를 제거하거나 배수시키는 수단이 제공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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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침의 적용」

이 적용지침은 선급 및 강선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규칙 적용상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항 및 규칙에 상세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에 추가

하여 이 적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적용지침에서 정하는 것과 동등하다고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고

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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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1장 규칙의 일반원칙

제 2 절  규칙 원칙

3.2 선형 제한 

3.2.1
파랑하중은 부록 13-1의「직접파랑하중 계산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3.4 환경조건

3.4.4 설계온도 
일일 평균온도보다 낮은 평균온도의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재료는 규칙 3편 1장 4절 406.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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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3장 구조설계원칙
제 1 절  재료

2. 선체 구조용 강재

2.1 일반

2.1.3 
YP47 강판에 대하여는 규칙 2편 1장 3절 311.에 따른다.

2.6 스테인리스 강

2.6.1
스테인리스강은 규칙 3편 1장 4절 401.에 따른다.

5. 기타 재료 및 제품

5.2 주철제 부품(iron cast parts)

5.2.2 
창과 현창의 재료는 규칙 4편 8장 8절 804. 및 9절 90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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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4장 구조설계원칙

제 6 절  내부하중

6. 탱크 내의 슬로싱 압력

6.1 일반

최대 유효 슬로싱 폭  가 0.56  를 초과하는 탱크 또는 0.05 max 에서 0.95 m ax 까지의 모든 수위에서의 유
효 슬로싱 길이  가 0.13  을 초과하는 탱크의 경우, 규칙 [6.3] 및 [6.4]에 명시된 슬로싱 압력 계산을 위한 
 는 다음의 값으로 한다.

 

0.0 0.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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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중간 값일 경우  값은 선형 보간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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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10장 기타구조

제 4 절  슬로싱 압력을 받는 탱크

1. 일반사항

1.1 적용

유효 슬로싱 폭  이 0.56 B 보다 크거나 또는 유효 슬로싱 길이  가 0.13  보다 큰 탱크인 경우, 지침 4장 6
절 [6.1]을 고려하여 계산된 슬로싱 압력을 이 절에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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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1  직접파랑하중 계산에 관한 지침

기호

이 장에서 정의하지 않은 기호는 규칙 1부 4장에 따른다.

 : 직접 계산법에 의한 선체중앙부의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kNm )
 : 직접 계산법에 의한 0.75L 에서의 수직 파랑 전단력(kN)
 : 직접 계산법에 의한 선체중앙부의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kNm )
 : 직접 계산법에 의한 비틀림 모멘트(kNm )
 : 직접 계산법에 의한 횡동요 가속도(ms )
  : 직접 계산법에 의한 종동요 가속도(ms )
 : 직접 계산법에 의한 전후동요 가속도(ms )
 : 직접 계산법에 의한 좌우동요 가속도(ms )
 : 직접 계산법에 의한 상하동요 가속도(ms )
 : 직접 계산법에 의한 횡동요각(deg)
 : 직접 계산법에 의한 종동요각(deg)
 : 직접 계산법에 의한 흘수선상에서의 파랑압력(kNm )
 : 직접 계산법에 의한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와 규칙 1부 4장 4절에 의한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의 비
 : 직접 계산법에 의한 수직 파랑 전단력과 규칙 1부 4장 4절에 의한 수직 파랑 전단력의 비
 : 직접 계산법에 의한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와 규칙 1부 4장 4절에 의한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의 비
 : 직접 계산법에 의한 횡동요 가속도와 규칙 1부 4장 3절에 의한 횡동요 가속도의 비
  : 직접 계산법에 의한 종동요 가속도와 규칙 1부 4장 3절에 의한 종동요 가속도의 비
 : 직접 계산법에 의한 전후동요 가속도와 규칙 1부 4장 3절에 의한 전후동요 가속도의 비
 : 직접 계산법에 의한 좌우동요 가속도와 규칙 1부 4장 3절에 의한 좌우동요 가속도의 비
 : 직접 계산법에 의한 상하동요 가속도와 규칙 1부 4장 3절에 의한 상하동요 가속도의 비
 : 직접 계산법에 의한 횡동요 각도와 규칙 1부 4장 3절에 의한 횡동요 각도의 비
 : 직접 계산법에 의한 종동요 각도와 규칙 1부 4장 3절에 의한 종동요 각도의 비
 : 직접 계산법에 의한 수선에서의 최대압력과 규칙 1부 4장 5절에 의한 수선에서의 최대압력의 비

1. 일반

1.1 적용

이 부록은 규칙 1부 1장 2절 [3.2.1]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파랑하중을 구하기 위한 직접 계산법을 제공한다. 파
랑하중은 선체운동, 가속도, 동압력 및 선체거더하중을 포함한다.

1.2 방법

1.2.1 해석프로그램
파랑하중은 산란파 및 방사파를 고려한 3차원 선형 포텐셜 이론으로 개발된 해석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되어야 한다. 
해석 프로그램은 실험 자료에 의해 검증 및 확인되어야 하고 비교 보고서를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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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단기 및 장기 예측
파랑하중의 포락선 값은 다음의 조건으로 주어진 해상상태의 단기 예측과 파랑 분산표의 장기 예측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 파랑 스펙트럼 : 2 Parameter Pierson-Moskowitz Spectrum
- 파랑 확산 : cos2

- 파랑 분산표 : 북대서양 해역에 대한 IACS 표준 파랑 자료(IACS Rec. No. 34)
- 파고 확률 : Rayleigh 분포
- 초과 확률 : 10-8 (강도평가)

10-2 (피로평가)
- 입사각 : 동일한 확률

1.2.3 등가설계파
등가설계파는 하중 인자의 장기 예측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규칙파이다. 등가설계파는 선박의 구조와 치수에 지배적인 
주요 하중 인자들로 결정되어야 한다. 각각의 등가설계파에서 두개의 동하중상태(최대 및 최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강도평가와 피로평가를 수행하여 모든 등가설계파의 동하중상태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1.2.4 순서도
파랑하중을 구하기 위한 직접 계산법의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직접 계산법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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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해석

2.1 적하상태

유조선의 경우 다음의 적하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 만재적재 상태
- 부분적재 상태
- 평형수적재 상태

산적화물선의 경우, 다음의 적하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 균일 만재적재 상태
- 격창적재 상태
- 통상 평형수적재 상태
- 황천 평형수적재 상태

2.2 유체모델

수치해석상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충분히 작은 크기의 패널로 모델링을 해야 한다. 선박 길이 방향으로 최소 30∼
40개의 단면을 사용하고 각 단면의 한쪽 현을 15∼20개의 패널로 정의하여야 한다. 형상이 복잡한 부위(선수미부 
및 빌지부)는 패널수를 증가시켜 기하학적 형상을 잘 표현하고 형상이 변하지 않는 부위(중앙 횡단면)도 동적압력의 
구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적절히 분할하여야 한다.

2.3 중량모델

2.3.1 자중
각 구조부재의 총중량은 구조모델의 용적에 밀도를 곱하여 구하며, 구조모델에서 제외된 부분의 중량을 고려하기 위
하여 적절히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추가되는 중량은 적하지침서상의 경하중량 중심에 일치하도록 선박 전체에 
적절히 분포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2.3.2 화물중량
화물중량은 적하지침서에 따라 길이 방향, 폭 방향 및 높이 방향의 정확한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2.4 정적균형

유체모델과 중량모델은 정적 평형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계산된 정수중 굽힘 모멘트의 분포는 가능한 한 적하지침서
상의 그것과 일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 배수량 : 1%
- LCG : 선박 길이의 0.1%
- 정수중 굽힘 모멘트 : 3%

2.5 계산조건

2.5.1 선박의 속도
강도평가를 위한 선박의 속도는 5 노트로 한다. 피로평가를 위한 선박의 속도는 설계 속도의 2/3 로 한다.

2.5.2 파 입사각
파 입사각은 0° ~ 360° 사이의 모든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최대 30° 간격으로 입사각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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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파 주파수
파 주파수는 0.15∼1.25 rad/sec 로 고려하여야 하고 주파수 간격은 0.05 rad/sec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3. 통계 해석

3.1 단기해석

선박의 운동해석과 불규칙 해상상태를 정의하는 파랑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단기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파랑 스펙
트럼은 “Bretschneider 또는 2 Parameter Pierson - Moskowitz spectrum”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음 식에 의한 
것으로 한다.

   






 


  exp 

 

 


 

 : 유의 파고 (m)
  : 각 주파수 (rad/s)
 : 평균 제로 업 크로싱(zero up-crossing) 파랑 주기 (s)

  

 




주어진 입사각에 대한 응답의  차 스펙트럼 모멘트는 다음을 따른다.

  



  

  

         

보통        로 정의되는 퍼짐 함수(spreading function)를 사용한다. 다만,  는 다음
의 값으로 한다.


  

  

    

  : 주요 파 입사각
  : 주요 파 입사각 주위의 상대적 퍼짐(relative spreading)

3.2 장기해석

3.1항에서 구한 단기해석 결과와 파랑자료를 이용하여 장기해석을 수행한다. 장기해석에 사용하는 파랑자료는 그림 
2의 8, 9, 15, 16에 해당하는 북대서양 해역에 대한 것으로 표 1의 분산표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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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영국 해양기술(British Marine Technology)의 글로벌 파랑 통계에서 유도한 북대서양 해역에서의 100000 관찰에 
대한 해상상태 확률

 * 1.5 2.5 3.5 4.5 5.5 6.5 7.5 8.5 9.5 10.5 11.5 12.5 13.5 14.5 15.5 16.5 17.5 18.5 SUM
0.5 0.0 0.0 1.3 133.7 865.6 1186.0 634.2 186.3 36.9 5.6 0.7 0.1 0.0 0.0 0.0 0.0 0.0 0.0 3050
1.5 0.0 0.0 0.0 29.3 986.0 4976.0 7738.0 5569.7 2375.7 703.5 160.7 30.5 5.1 0.8 0.1 0.0 0.0 0.0 22575
2.5 0.0 0.0 0.0 2.2 197.5 2158.8 6230.0 7449.5 4860.4 2066.0 644.5 160.2 33.7 6.3 1.1 0.2 0.0 0.0 23810
3.5 0.0 0.0 0.0 0.2 34.9 695.5 3226.5 5675.0 5099.1 2838.0 1114.1 337.7 84.3 18.2 3.5 0.6 0.1 0.0 19128
4.5 0.0 0.0 0.0 0.0 6.0 196.1 1354.3 3288.5 3857.5 2685.5 1275.2 455.1 130.9 31.9 6.9 1.3 0.2 0.0 13289
5.5 0.0 0.0 0.0 0.0 1.0 51.0 498.4 1602.9 2372.7 2008.3 1126.0 463.6 150.9 41.0 9.7 2.1 0.4 0.1 8328
6.5 0.0 0.0 0.0 0.0 0.2 12.6 167.0 690.3 1257.9 1268.6 825.9 386.8 140.8 42.2 10.9 2.5 0.5 0.1 4806
7.5 0.0 0.0 0.0 0.0 0.0 3.0 52.1 270.1 594.4 703.2 524.9 276.7 111.7 36.7 10.2 2.5 0.6 0.1 2586
8.5 0.0 0.0 0.0 0.0 0.0 0.7 15.4 97.9 255.9 350.6 296.9 174.6 77.6 27.7 8.4 2.2 0.5 0.1 1309
9.5 0.0 0.0 0.0 0.0 0.0 0.2 4.3 33.2 101.9 159.9 152.2 99.2 48.3 18.7 6.1 1.7 0.4 0.1 626
10.5 0.0 0.0 0.0 0.0 0.0 0.0 1.2 10.7 37.9 67.5 71.7 51.5 27.3 11.4 4.0 1.2 0.3 0.1 285
11.5 0.0 0.0 0.0 0.0 0.0 0.0 0.3 3.3 13.3 26.6 31.4 24.7 14.2 6.4 2.4 0.7 0.2 0.1 124
12.5 0.0 0.0 0.0 0.0 0.0 0.0 0.1 1.0 4.4 9.9 12.8 11.0 6.8 3.3 1.3 0.4 0.1 0.0 51
13.5 0.0 0.0 0.0 0.0 0.0 0.0 0.0 0.3 1.4 3.5 5.0 4.6 3.1 1.6 0.7 0.2 0.1 0.0 21
14.5 0.0 0.0 0.0 0.0 0.0 0.0 0.0 0.1 0.4 1.2 1.8 1.8 1.3 0.7 0.3 0.1 0.0 0.0 8
15.5 0.0 0.0 0.0 0.0 0.0 0.0 0.0 0.0 0.1 0.4 0.6 0.7 0.5 0.3 0.1 0.1 0.0 0.0 3
16.5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2 0.2 0.2 0.1 0.1 0.0 0.0 0.0 1
SUM 0 0 1 165 2091 9280 19922 24879 20870 12898 6245 2479 837 247 66 16 3 1 100000

* 유의파고( )와 평균 제로업 크로싱 주기( ) 값은 해당구간에서의 중간 값을 의미한다.

그림 2  북대서양 해역의 구역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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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하중상태

4.1 등가설계파의 결정

설계파의 입사각과 파장은 전달함수가 최대가 될 때의 값을 사용하고 진폭은 장기해석 값을 전달함수의 최대치로 나
눔으로써 구할 수 있다. 만약 선정된 설계파의 경사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파고/파장 > 1/7) 최대치일 때의 파장
보다 약간 긴 파장을 선택하여 경사도를 완화시켜야 한다.

4.2 주요 하중 요소

설계파의 산정기준인 주요 하중 요소는 하중이 최대로 작용하거나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구조 안전성을 반드시 검증
하여야 할 위치에 대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HSM 하중상태 : 
HSM-1 와 HSM-2 : 선체 중앙부에서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가 각각 최소 및 최대가 되는 선수파에 대한 등

가설계파
• HSA 하중상태 :

HSA-1 와 HSA-2 : 선수에서 선수파에 의한 수직 가속도가 각각 최대 및 최소가 되는 선수파에 대한 등가
설계파

• FSM 하중상태 : 
FSM-1 와 FSM-2 : 선체 중앙부에서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가 각각 최소 및 최대가 되는 선미파에 대한 등

가설계파 
• BSR 하중상태 : 

BSR-1P 와 BSR-2P : 좌현으로부터 오는 파도에 의하여 좌현의 상하 방향으로의 횡동요 운동이 각각 최소 
및 최대가 되는 횡파에 대한 등가설계파

BSR-1S 와 BSR-2S : 우현으로부터 오는 파도에 의하여 우현의 상하 방향으로의 횡동요 운동이 각각 최대 
및 최소가 되는 횡파에 대한 등가설계파

• BSP 하중상태 : 
BSP-1P 와 BSP-2P : 중앙부 흘수선에서 좌현의 동적수압이 각각 최대 및 최소가 되는 횡파에 대한 등가설

계파
BSP-1S 와 BSP-2S : 중앙부 흘수선에서 우현의 동적수압이 각각 최대 및 최소가 되는 횡파에 대한 등가설

계파
• OST 하중상태 :

OST-1P 와 OST-2P : 좌현으로부터 오는 파도에 의하여 AE 로부터 0.25L 위치에 비틀림 모멘트가 각각 최
소 및 최대가 되는 등가설계 사파

OST-1S 와 OST-2S : 우현으로부터 오는 파도에 의하여 AE 로부터 0.25L 위치에 비틀림 모멘트가 각각 최
대 및 최소 등가설계 사파

• OSA 하중상태 :  
OSA-1P 와 OSA-2P : 좌현으로부터 오는 파도에 의하여 종동요 가속도가 각각 최대 및 최소가 되는 등가설

계 사파
OSA-1S 와 OSA-2S : 우현으로부터 오는 파도에 의하여 종동요 가속도가 각각 최대 및 최소가 되는 등가설

계 사파

강도평가 시 고려하는 주요 하중요소는 기본적으로 피로평가 시 주요 하중요소와 동일하다. 그러나 선박의 속도를 
고려하는 경우 수직 가속도가 최대가 되는 등가설계파와 모멘트가 최대가 되는 등가설계파가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피로평가 시 HSA 하중상태는 HSM 하중상태로, OSA 하중상태는 OST 하중상태로 통합되어 HSA 하중상태와 OSA 
하중상태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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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하중조합계수

하중조합계수  는 다음 식과 같이 주요 하중요소와 종속 하중요소의 장기예측 및 응답함수를 고려하여 각각의 등
가설계파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cos  

 : 번째 주요 하중요소(규칙 1부 4장 2절의 주요 하중 요소)
 : 번째 종속 하중요소
 : 번째 주요 하중요소의 규칙 설계 파고
 : 번째 종속 하중요소의 규칙 설계 파고
 : 번째 등가설계파의 주요 하중요소의 파장
 : 번째 등가설계파의 주요 하중요소의 입사각
 : 번째 등가설계파의 주요 하중요소의 위상각
  : 번째 등가설계파의 종속 하중요소의 위상각
  : 번째 등가설계파의 종속 하중요소의 전달함수
 : 종속 하중요소의 전달함수의 최대값

5. 선체거더하중

5.1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

선박의 길이방향 임의 위치에서 수직 파랑 굽힘 모멘트는 다음 식에 의한다. 

호깅 상태 :
              (kNm )

새깅 상태 : 
              (kNm )

   
   

    다만, 1.0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2 수직 파랑 전단력

선박의 길이방향 임의 위치에서 수직 파랑 전단력은 다음 식에 의한다. 

          (kN)
           (kN)

     

    다만, 1.0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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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

선박의 길이방향 위치에서 수평 파랑 굽힘 모멘트는 다음 식에 의한다.

      

     (kNm )

   
 


    

    다만, 1.0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5.4 파랑 비틀림 모멘트

기선에 대해 선박의 길이방향 위치에서 파랑 비틀림 모멘트는 다음 식에 의한다.

         (kNm )

      

   다만, 1.0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선체운동 및 가속도

6.1 종 가속도

각각의 동적하중상태에 대한 임의 위치에서의 종 가속도는 다음 식에 의한다.

     sin                   (ms )

   

   다만, 1.0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선박의 수직방향 무게중심

6.2 횡 가속도

각각의 동적하중상태에 대한 임의의 위치에서의 횡 가속도는 다음 식에 의한다.

     sin                 (ms )

   

   다만, 1.0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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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수직 가속도

각각의 동적하중상태에 대한 임의의 위치에서의 수직 가속도는 다음 식에 의한다.

                     (ms )
     : 6.2항에 따른다.
    : 6.1항에 따른다.
  : 선박의 길이방향 무게중심

7. 동적압력

임의의 위치에서 외부 동적압력은 다음과 같다.

              (kNm )

        (kNm )

   : 1부 4장 5절에 따른 동적압력으로,       

    

    다만, 1.0 미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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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GENERAL HULL REQUIREMENTS 
 
CHAPTER 1 
RULE GENERAL PRINCIPLES 

SECTION 3 
VERIFICATION OF COMPLIANCE 

2 DOCUMENTS TO BE SUBMITTED 

2.2 Submission of plans and supporting calculations 

2.2.1 Plans and supporting calculations are to be submitted for approval 

Table 1: Plans and supporting calculation to be submitted for approval 

Plan or supporting calculation Containing also information on 
[Omitted] [Omitted] 

Sea chests, stabiliser recesses, etc - 
Plan of manholes - 
Plan of access to and escape from spaces - 

[Omitted] [Omitted] 
 

2.2.2 Plans to be submitted for information 

In addition to those in [2.2.1], the following plans are to be submitted to the Society for information: 

a) General arrangement. 

b) Capacity plan, indicating the volume and position of the centre of gravity of all compartments and 

tanks. 

c) Lines plan, when deemed necessary by the Society. 

d) Hydrostatic curves. 

e) Lightweight distribution. 

f) Docking plan. 

g) Arrangement of lifting appliances 

h) Plan of manholes  

SECTION 4 
SYMBOLS AND DEFINITIONS 

2 SYMBOLS 

2.1 Ship’s main data 

2.1.1  
Table 2: Ship’s main data 

Terms Definition Units 
[Omitted] [Omitted]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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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AL-H   Heavy ballast draught at midship m 
TBAL-E   Emergency ballast draught or gale ballast draught at midship m 

[Omitted] [Omitted] [Omitted] 
 

Table 7: Definition of terms 

Terms Definition 
[Omitted] [Omitted] 

Corrugation - Plating arranged in a corrugated fashion, shedder 
and gusset plates excluded. 

[Omitted] [Omitted] 

 

3 DEFINITIONS 

3.1 Principal Particulars 

3.1.9 Lightweight 

The lightweight is the ship displacement, in t, complete in all respects, but without cargo, consumable, stores, 
passengers and crew and their effects, and without any liquids on board except that machinery and piping 
fluids, such as lubricants and hydraulics, are at operating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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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GENERAL ARRANGEMENT DESIGN 

SECTION 3  
COMPARTMENT ARRANGEMENT 

7 BALLAST TANKS 

7.1 Capacity and disposition of ballast tanks 

7.1.1  

[Omitted] 
• In addition, for oil tankers, the moulded draught amidships, Tmid, excluding any hogging or sagging 

correction, is not to be less than: 
Tmid = 2.0 + 0.02 LLLL, in m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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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STRUCTURAL DESIGN PRINCIPLES 

SECTION 1  
MATERIALS 

2 Hull structural steel 

2.3 Steel grades  

 
Table 5: Minimum material grades for ships with length exceeding 250 m 

Structural member category (1) Material grade 
Shear Sheer strake at strength deck Grade E/EH within 0.4 L amidships 
Stringer plate in strength deck Grade E/EH within 0.4 L amidships 
Bilge strake Grade D/DH within 0.4 L amidships 
(1)     Single strakes required to be of Grade D/DH or Grade E/EH as shown in the above table and within 0.4 L amidships are to have 

breadths not less than 800+5 L (mm), need not be greater than 1800 (mm), unless limited by the geometry of the ship’s 
design. 

 
 

SECTION 6  
STRUCTURAL DETAIL PRINCIPLES 

2 GENERAL PRINCIPLES 

2.3 Connection of longitudinal members not contributing to the hull girder longitudinal strength  

2.3.1  

Where the hull girder stress at the strength deck or at the bottom as defined in Ch 5, Sec 1, [2.2.2] is higher 
than the permissible stress as defined in Ch 5, Sec 1, [2.2.1] for normal strength steel, longitudinal members 
not contributing to the hull girder longitudinal strength and welded to the strength deck or bottom plating and 
bilge strake bilge plating, such as longitudinal hatch coamings, gutter bars, strengthening of deck openings, 
bilge keel, are to be made of steel with the same specified minimum yield stress as the strength deck or 
bottom structure steel. 

 

3 STIFFENERS 

3.2 Bracketed end connection of non-continuous stiffeners  

3.2.5  Brackets at the ends of non-continuous stiffeners 

[Omitted] 
For connections similar to item (b) in Figure 3, but not lapped, the bracket arm length is to comply with  
lbkt ≥ 2.0 hstf   
[Omitted] 
 

5 INTERSECTION OF STIFFENERS AND PRIMARY SUPPORTING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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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Connection of stiffeners to PSM 

5.2.7  

Where the web stiffener of the PSM is parallel to the web of the intersecting stiffener, but not connected to it, 
the offset PSM web stiffener is to be located in close proximity to the slot edge as shown in Figure 10. The ends 
of the offset web stiffeners are to be suitably tapered and softened. 

Locations where the web stiffener of the PSM are not connected to the intersecting stiffeners as well as the 
detail arrangements are to be specially considered on the basis of their ability to transmit load with equivalent 
effectiveness to that of [5.2.2] through [5.2.7]. Details of calculations made and/or testing procedures and 
results are to be submitted. 

 

7 DOUBLE BOTTOM STRUCTURE 

7.5 Bilge keel 

7.5.3 Ground bars 

Bilge keels are not to be welded directly to the shell plating. A ground bar, or doubler, is to be fitted on the 
shell plating as shown in Figure 18 and Figure 19. In general, the ground bar is to be continuous. 
The gross thickness of the ground bar is not to be less than the gross thickness of the bilge strake bilge plating 
or 14 mm, whichever is the lesser. 
 

10 BULKHEAD STRUCTURE 

10.5 Non-tight bulkheads 

10.5.2 Non-tight bulkheads not acting as pillars 

In general, the maximum spacing of stiffeners fitted on non-tight bulkheads not acting as pillars is to be: 
• 0.9 m, for transverse bulkheads. 
• Two frame spacings, with a maximum of 1.5 m, for longitudinal bulkheads. 
The net thickness of bulkhead stiffener, in mm, is not to be less than: 
t = 3 + 0.015 L2 
The depth of bulkhead stiffener of flat bar type is in general not to be less than 1/12 of stiffener length. 
A smaller depth of stiffener may be accepted based on calculations showing compliance with Ch 6, Sec 5 Ch 10, 
Sec 4, [2.2] and Ch 8. 
 

SECTION 7  
STRUCTURAL IDEALISATION 

Symbols 

φw : Angle, in deg, between the stiffener or primary supporting member web and the attached plating, 
see Figure 14. φw is to be taken equal to 90 deg if the angle is greater than or equal to between 75 and 105 deg 
including 75 and 105 deg. 

1 STRUCTURAL IDEALISATION OF STIFFENERS AND PRIMARY SUPPORTING MEMBERS 

1.4 Geometrical properties of stiffeners and primary supporting members 

1.4.3 Effective shear depth of stiffe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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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ive shear depth of stiffeners, dshr, in mm, is to be taken as: 

dshr=(hstf -0.5tc-stf +tp + 0.5tc-pl) sinφw 

where: 

hstf : Height of stiffener, in mm, as defined in Ch 3, Sec 2, Figure 2. 

tp  : Net thickness of the stiffener attached plating, in mm, as defined in Ch 3, Sec 2, Figure 2. 

tc_stf  :Corrosion addition, in mm, of considered stiffener as given in Ch 3, Sec 3. 

tc_pl  : Corrosion addition, in mm, of attached plate of the stiffener considered as given in Ch 3, Sec 3. 

φw : Angle, in deg, as defined in Figure 14. φw is to be taken as 90 degrees if the angle is greater than or 
equal to 75 degrees. 

 

1.4.4 Elastic net section modulus and net moment of inertia of stiffeners 

The elastic net section modulus, Z , in cm3 and the net moment of inertia, I, in cm4 of stiffeners, is to be taken as: 

Z = Zstf sin φw 

I =Istsin2φw 

where: 

Zstf  : Net section modulus of the stiffener, in cm3, considered perpendicular to its attached plate, i.e. with 
φw = 90 deg. 

Ist :  Net moment of inertia of the stiffener, in cm4, considered perpendicular to its attached plate, i.e. 
with φw = 90 deg. 

φw : Angle, in deg, as defined in Figure 14. φw is to be taken as 90 degrees if the angle is greater than or 
equal to 75 degrees. 

 

Figure14: Angle between stiffener web and attached plating 

 
 
 

1.4.6 Effective net plastic section modulus of stiffeners 

The effective net plastic section modulus, Zpl, of stiffeners, in cm3, which is used for assessment against impact 
loads, is to be taken as: 

( )2 2 1
2000 1000

f f ctrw w w
pl

A hf h tZ
γ −−

= +      for  75° ≤ φw ≤ 90105° 

( ) ( )2 2 1 sinsin
2000

co
1 0

s
00

f f ctr w f ctrw w w w
pl

wA h bf h tZ
γ φφ φ− −− −

= +   for   φw< 75° or φw> 105° 

where: 

[Omitted] 

tf      : Net flange thickness, in mm. 

 tf = 0 for flat bar stiffeners. 

 For bulb profiles tf is defined in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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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Primary supporting member web not perpendicular to attached plating 

Where the primary supporting member web is not perpendicular to the attached plating, the actual net shear 
area, in cm2, and the actual net section modulus, in cm3, can be obtained from the following formulae: 

 Actual net shear area: 

Ash–n50 = Ash–0–n50sinφw   for  φw < 75° 

Ash–n50  = Ash–0–n50  for 75° ≤φw≤ 90° 

 Actual net section modulus: 

Zn50  = Zperp–n50sin φw   for φw< 75° 

Zn50 = Zperp–n50                   for 75° ≤ φw≤ 90° 

where: 

Ash–0–n50 : Actual net shear area, in cm2, of the primary supporting member assumed to be perpendicular to the 
attached plating, to be taken equal to: 

( ) 2
0 50 50 50 50 10sh n w f n p n w nA h t t t −

− − − − −= + +  

( ) 2
0 50 50 50 50 10sh n eff f n p n w nA h t t t −

− − − − −= + +  

Zperp–n50  : Actual section modulus, in cm3, with its attached plating of the primary supporting member assumed 
to be perpendicular to the attached plating. 

 

3 STIFFENERS 

3.2 Load calculation points 

3.2.2 LCP for hull girder bending stress 

The load calculation point for the hull girder bending stresses is defined as follows: 

 For prescriptive yielding verification according to Ch 6 and Ch 10, Sec 4: 

• At the middle of the full length, ℓ, of the considered stiffener. 

• At the reference point given in Figure 23.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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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LOADS 

SECTION 4  
HULL GIRDER LOADS 

2 VERTICAL STILL WATER HULL GIRDER LOADS 

 

2.3 Vertical still water shear force 

2.3.2 Minimum still water shear force in harbour/sheltered water conditions for oil tankers 

[Omitted] 
b) For oil tankers with two cargo tanks across the breadth of the ship: 
Qsw-min Qsw-p-min = ±0.45𝜌𝜌𝜌𝜌𝐵𝐵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𝑙ℓ𝑡𝑡𝑡𝑡𝑇𝑇𝑆𝑆𝑆𝑆  
and is to be taken as maximum value of Qsw-p-min calculated for cargo/ballast tanks forward and aft of 
the transverse bulkhead. 
 
 
 

SECTION 6  
INTERNAL LOADS 

1 PRESSURE DUE TO LIQUID 

1.5 Dynamic pressure in flooded conditions 

1.5.1 Dynamic pressure in flooded compartment 

The dynamic pressure, Pfd, in kN/m2, for watertight boundaries of flooded compartments is to be taken as: 
[Omitted] 
full-l, full-t: Longitudinal and transverse correction factors: 
 
 When zFD > ≤ z0, full-l and full-t are to be taken as defined in [1.3.1]. 

When zFD ≤ > z0, full-l = 1.0 and full-t = 1.0. 

 
 

6 SLOSHING PRESSURES IN TANKS 

6.3 Sloshing pressures due to longitudinal liquid motion 

6.3.2 Effective sloshing length 

The effective sloshing length, ℓ𝑠𝑠𝑙𝑙ℎ, in m, is to be taken as defined in Table 11. 
 

Table 11: (omitted) 
 
where: 
𝛼𝛼𝑊𝑊𝑊𝑊: Transverse wash bulkhead coefficient, to be taken as (see 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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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𝛼𝛼𝑊𝑊 = 𝐴𝐴𝑂𝑂𝑂𝑂𝑂𝑂
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ℎ

 

 For tanks with changing shape along the length and/or with wash bulkhead of different shape the 
transverse wash bulkhead coefficient, 𝛼𝛼𝑊𝑊𝑊𝑊, may be taken as the weighted average of all wash 
bulkhead locations in the tank given as: 

 𝛼𝛼𝑊𝑊𝑊𝑊 =
∑

𝐴𝐴𝑂𝑂𝑂𝑂𝑂𝑂𝑖𝑖
𝐴𝐴𝑡𝑡𝑡𝑡−𝑡𝑡−ℎ𝑖𝑖

𝑛𝑛𝑂𝑂𝑂𝑂
𝑖𝑖=1

𝑛𝑛𝑂𝑂𝑂𝑂
 

 
[Omitted] 
 

6.4 Sloshing pressures due to transverse liquid motion  

6.4.2 Effective sloshing breadth 

The effective sloshing breadth, 𝑏𝑏𝑠𝑠𝑙𝑙ℎ, in m, is to be taken as in Table 12, but not less than 0.3B. 
 
Table 12: (omitted) 
 
Where: 
𝑛𝑛𝑊𝑊𝐿𝐿: Number of longitudinal wash bulkheads in the tank. 
𝛼𝛼𝑊𝑊𝐿𝐿: Longitudinal wash bulkhead coefficient: 
 𝛼𝛼𝑊𝑊𝐿𝐿 = 𝐴𝐴𝑂𝑂𝑂𝑂𝑂𝑂

𝐴𝐴𝑡𝑡𝑡𝑡−𝑂𝑂−ℎ
 

 For tanks with changing shape along the breadth and/or with wash bulkhead of different shape the 
longitudinal wash bulkhead coefficient, 𝛼𝛼𝑊𝑊𝐿𝐿, may be taken as the weighted average of all wash 
bulkhead locations in the tank given as: 

 𝛼𝛼𝑊𝑊𝐿𝐿 =
∑

𝐴𝐴𝑂𝑂𝑂𝑂𝑂𝑂𝑖𝑖
𝐴𝐴𝑡𝑡𝑡𝑡−𝑂𝑂−ℎ𝑖𝑖

𝑛𝑛𝑂𝑂𝑂𝑂
𝑖𝑖=1

𝑛𝑛𝑂𝑂𝑂𝑂
 

 
𝛼𝛼𝑔𝑔𝑔𝑔𝑔𝑔: Girder coefficient, to be taken as: 

 𝛼𝛼𝑔𝑔𝑔𝑔𝑔𝑔 = 𝐴𝐴𝑂𝑂−𝑔𝑔𝑔𝑔𝑔𝑔−ℎ
𝐴𝐴𝑡𝑡𝑡𝑡−𝑂𝑂−ℎ

 

 For tanks with changing shape along the breadth and/or with girder of different shape the girder 
coefficient, 𝛼𝛼𝑔𝑔𝑔𝑔𝑔𝑔, may be taken as the weighted average of all girder locations in the tank given as: 

 𝛼𝛼𝑔𝑔𝑔𝑔𝑔𝑔 =
∑

𝐴𝐴𝑂𝑂−𝑔𝑔𝑔𝑔𝑔𝑔−ℎ𝑖𝑖
𝐴𝐴𝑡𝑡𝑡𝑡−𝑂𝑂−ℎ𝑖𝑖

𝑛𝑛𝑔𝑔𝑔𝑔𝑔𝑔
𝑖𝑖=1

𝑛𝑛𝑔𝑔𝑔𝑔𝑔𝑔
 

[omitted] 

7 DESIGN PRESSURE FOR TANK TESTING 

7.1 Definition    

Table 13 : Design testing load height zST 

Compartment zST 

Double bottom tanks(1) 
The greater of the following: 
zST = ztop + hair 
zST = zbd 

Hopper side tanks, topside tanks, double side 
tanks, fore and after peaks used as tank 

The greater of the following: 
zST = ztop + hair 
zST = ztop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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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 bulkheads, deep tanks, fuel oil bunkers 

The greater of the following: 
zST = ztop + hair 
zST = ztop + 2.4 
zST = ztop + 0.1PPV 

Ballast hold zST = zh + 0.9 

Chain locker (if aft of collision bulkhead) zST = zC 

Independent tanks 
The greater of the following: 
zST = ztop + hair 
zST = ztop + 0.9 

Ballast ducts Testing load height corresponding to 
ballast pump maximum pressure 

where: 
zbd : Z coordinate, in m, of the bulkhead deck. 
zh : Z coordinate, in m, of the top of hatch coaming. 
zC : Z coordinate, in m, of the top of the chain pipe. 
(1)              For double bottom tanks connected with hopper side tanks, topside tanks or double side tanks, zST  

corresponding to “Hopper side tanks, topside tanks, double side tanks, fore and aft peaks used as tank,  
cofferdams” is applicable. 

 

 

SECTION 8 
LOADING CONDITIONS 

 

4 BULK CARRIERS 

4.1 Specific design loading condition 

4.1.4 Cargo loading condition for BC-A 

As required for BC-B, plus: 

At least one cargo loaded condition with specified holds empty, with cargo density 3.0 t/m3, and the same 
filling ratio (cargo mass/hold cubic capacity) in all loaded cargo holds at scantling draught with all ballast tanks 
empty. 

The combination of specified empty holds is to be indicated with the additional service feature {hHolds a, b, … 
may be empty}. 

In such cases where the design cargo density applied is different from 3.0 t/m3, the maximum density of the 
cargo that the ship is allowed to carry is to be indicated in the loading manual. If the maximum density is less 
than 3.0 t/m3 then the additional service feature {hHolds a, b, … may be empty with maximum cargo density 
x.y t/m3} is to be indicated as defined in Ch 1, Sec 1, [3.2.1].      

 

4.2 Design load combinations for direct strength analysis 

4.2.1 Application general loading patterns 

The following loading patterns are to be applied: 

a) Any cargo hold carrying MFull with fuel oil tanks in way of the cargo hold, if any, being 100% full and 
ballast water tanks in the double bottom in way of the cargo hold being empty, at scantling draught. 

b) Any cargo hold carrying minimum 50% of MH, with all double bottom tanks and all fuel oil tanks in 
way of the cargo hold being empty, at scantling draught. 

c) Any cargo hold taken empty, with all double bottom tanks and all fuel oil tanks in way of the cargo 
hold being empty, at the deepest ballast draught. Where a topside and double bottom tank are 
permanently connected as a common tank,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to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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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itted] 

4.2.2 Multiport conditions 

The following multiport conditions are applicable to all types of bulk carriers except when the service feature 
{no MP} is assigned: 

a) Any cargo hold carrying MFull with fuel oil tanks in way of the cargo hold, if any, being 100% full and 
ballast water tanks in the double bottom in way of the cargo hold being empty, at 67% of scantling 

draught. 
b) Any cargo hold taken empty with all double bottom tanks and all fuel oil tanks in way of the cargo 

hold being empty, at 83% of scantling draught. 
c) Any two adjacent cargo holds carrying MFull with the next holds being empty, with fuel oil tanks in 

way of the cargo hold, if any, being 100% full and ballast water tanks in the double bottom in way of 
the cargo hold being empty, at 67% of the scantling draught. This requirement to the mass of the 
cargo and fuel oil in double bottom tanks in way of the cargo hold applies also to the condition where 
the adjacent hold is filled with ballast.   

d) Any two adjacent cargo holds being empty with the next holds being full, with all double bottom 
tanks and fuel oil tanks in way of the cargo hold being empty, at 75% of scantling draught. 

 
4.2.3 Alternate conditions 

The following alternate conditions are applicable to BC-A only: 

a) Cargo holds which are intended to be empty at scantling draught, being empty with all double bottom 
tanks and fuel oil tanks in way of the cargo hold also being empty. 

[omitted] 
 
4.2.4 Heavy ballast condition 

The following condition applies to ballast holds only: 

• Cargo holds which are designed as ballast water holds, being 100% full of ballast water including 
hatchways, with all double bottom tanks and fuel oil tanks in way of the cargo hold being 100% full, at 
any heavy ballast draught. For ballast holds adjacent to topside wing, hopper and double bottom tanks, 
it shall be strengthwise acceptable that the ballast holds are filled when the topside wing, hopper, stool, 
and double bottom tanks are empty. 

 
4.2.5 Additional harbour condition for all bulk carriers 

The following additional harbour conditions apply to all bulk carriers: 

a) At reduced draught during loading and unloading in harbour, the maximum allowable mass in a cargo 
hold may be increased by 15% of the maximum mass allowed at the scantling draught in seagoing 
condition, but is not to exceed the mass allowed at scantling draught in the seagoing condition. The 
minimum required mass may be reduced by the same amount. 

b) Any single cargo hold holding the maximum allowable seagoing mass at 67% of scantling draught, in 
harbour condition. with fuel oil tanks in way of the cargo hold, if any, being 100% full and ballast 
water tanks in the double bottom in way of the cargo hold being empty. 

Any two adjacent cargo holds carrying MFull with the next holds being empty, with fuel oil tanks in the double 
bottom in way of the cargo hold, if any, being 100% full and ballast water tanks in the double bottom in way of 
the cargo hold being empty, at 67% of scantling draught, in harbour condition. 

 

  



COMMON STRUCTURAL RULES CORRIGENDA 1 
 

 
  PAGE 15 OF 34 

CHAPTER 5  
HULL GIRDER STRENGTH 

SECTION 1 HULL GIRDER YIELDING STRENGTH 

3 HULL GIRDER SHEAR STRENGTH ASSESSMENT 

3.4   Effective net thickness for longitudinal bulkheads between cargo tanks of oil tankers 

3.4.6 Equivalent net thickness of corrugation 

The equivalent net thickness, in mm, of the corrugation of vertical and horizontal corrugated bulkheads, tcor-n50, 
to be used for the calculation of the effective net shear area of A3-n50 in Table 7 and for the unit shear flow, is 
given as follows:     
 

𝑡𝑡𝑙𝑙𝑙𝑙𝑔𝑔−𝑛𝑛50 =
𝑡𝑡𝑤𝑤−𝑔𝑔𝑔𝑔 + 𝑡𝑡𝑓𝑓−𝑔𝑔𝑔𝑔

2
∙
𝑆𝑆𝑙𝑙

𝑐𝑐 + 𝑎𝑎
− 0.5𝑡𝑡𝑙𝑙 

 
where: 
tw-gr : Gross corrugation web thickness, in mm. 
tf-gr : Gross corrugation flange thickness, in mm. 
Sc : Projected length of one corrugation, in mm, as defined in Ch 3, Sec 6, Figure 21. 
c : Breadth of corrugation web, in mm, as defined in Ch 3, Sec 6, Figure 21. 
a : Breadth of corrugation flange, in mm, as defined in Ch 3, Sec 6, Figur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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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HULL LOCAL SCANTLING 

SECTION 4 
PLATING 

1 PLATING SUBJECTED TO LATERAL PRESSURE 

1.2 Plating of corrugated bulkheads 

1.2.1 Cold, hot formed and built-up corrugations 

The net thicknesses, t in mm, of the web and flange plates of corrugated bulkheads are not to be taken less 
than the greatest value calculated for all applicable design load sets, as defined in Ch 6, Sec 2, [2.1.3], given by: 

𝑡𝑡 = 0.0158𝑏𝑏𝑝𝑝�
|𝑃𝑃|

𝑆𝑆𝐶𝐶𝐶𝐶𝑅𝑅𝑒𝑒𝑒𝑒
  

where: 

bp : Breadth of plane corrugation plating: 

bp = a bf-cg for flange plating, in mm, as defined in Ch 3, Sec 6, Figure 21.  

bp = c bw-cg for web plating, in mm, as defined in Ch 3, Sec 6, Figure 21. 

CCB : Permissible bending stress coefficient for corrugated bulkhead plating taken equal to: 

[omitted] 

 

2 SPECIAL REQUIREMENTS 

2.2 Bilge plating 

2.2.1 Definition of bilge area plating       

The definition of bilge area plating is given in Ch 1, Sec 4, [3.8.1]. 

 

2.4 Sheer strake 

2.4.2 Welded Sheer strake 

The net thickness of a welded sheer strake is not to be less than the offered net thickness of the adjacent 2 m 
width side plating, provided this adjacent side plating is located entirely within the top wing tank or double side 
tank as the case may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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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DIRECT STRENGTH ANALYSIS 

SECTION 2 
CARGO HOLD STRUCTURAL STRENGTH ANALYSIS 

4 LOAD APPLICATION 

4.4 Procedure to adjust hull girder shear forces and bending moments 

4.4.7 Method 2 for vertical shear force adjustment at both bulkheads 

 [Omitted] 

Table 8 : Formulae for calculation of vertical loads for adjusting vertical shear forces  

𝛿𝛿𝑤𝑤1 =
∆𝑄𝑄𝑙𝑙𝑓𝑓𝑡𝑡(2𝑙𝑙 − 𝑙𝑙2 − 𝑙𝑙3) + ∆𝑄𝑄𝑓𝑓𝑤𝑤𝑔𝑔(𝑙𝑙2 + 𝑙𝑙3)

(𝑛𝑛1 − 1)(2𝑙𝑙 − 𝑙𝑙1 − 2𝑙𝑙2 − 𝑙𝑙3) + 𝛿𝛿𝑤𝑤1′  

𝛿𝛿𝑤𝑤2 =
(𝑊𝑊1 + 𝑊𝑊3)

(𝑛𝑛2 − 1) =
�∆𝑄𝑄𝑙𝑙𝑓𝑓𝑡𝑡 − ∆𝑄𝑄𝑓𝑓𝑤𝑤𝑔𝑔�

(𝑛𝑛2 − 1)  

𝛿𝛿𝑤𝑤3 =
−∆𝑄𝑄𝑓𝑓𝑤𝑤𝑔𝑔(2𝑙𝑙 − 𝑙𝑙1 − 𝑙𝑙2) − ∆𝑄𝑄𝑙𝑙𝑓𝑓𝑡𝑡(𝑙𝑙1 + 𝑙𝑙2)

(𝑛𝑛3 − 1)(2𝑙𝑙 − 𝑙𝑙1 − 2𝑙𝑙2 − 𝑙𝑙3) − 𝛿𝛿𝑤𝑤3′  

[OMITTED] 

[OMITTED] 

[O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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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BUCKLING 

SECTION 1 GENERAL 

3 DEFINITION 

3.2 Buckling utilization factor 

3.2.2.   

For combined loads, the utilisation factor, ηact, is to be defined as the ratio of the equivalent applied equivalent 
stress and the corresponding buckling capacity, as shown in Figure 1, and is to be taken as: 

  
Where: 

𝑊𝑊𝑙𝑙𝑙𝑙𝑡𝑡   : Equivalent applied equivalent stress, in N/mm2:, the actual applied stress are given in Sec 3 and Sec 4 
respectively for buckling assessment by prescriptive and direct strength analysis. 

𝑊𝑊𝑙𝑙𝑙𝑙𝑡𝑡 = �𝜎𝜎𝑥𝑥2 + 𝜎𝜎𝑦𝑦2 + 𝜏𝜏2   for plate  

𝑊𝑊𝑙𝑙𝑙𝑙𝑡𝑡 =  𝜎𝜎𝑙𝑙 + 𝜎𝜎𝑏𝑏 + 𝜎𝜎𝑤𝑤  for stiffener 

𝑊𝑊𝑢𝑢 : Equivalent buckling capacity, in N/mm2, to be taken as: for plates and stiffeners, their respective 
buckling or ultimate capacities are given in Sec 5. 

 𝑊𝑊𝑢𝑢 = �𝜎𝜎𝑙𝑙𝑥𝑥2 + 𝜎𝜎𝑙𝑙𝑦𝑦2 + 𝜏𝜏𝑙𝑙2  for plate 

𝑊𝑊𝑢𝑢 = 𝑅𝑅𝑒𝑒𝑒𝑒−𝑆𝑆
𝑆𝑆

   for stiffener 

𝛾𝛾𝑙𝑙   : Stress multiplier factor at failure 

For each typical failure mode, the corresponding capacity of the panel is calculated by applying the actual 
stress combination and then increasing or decreasing the stresses proportionally until collapse. 
Figure 1 illustrates the buckling capacity and the buckling utilisation factor of a structural member subject to σx 
and σy stresses. 
 

SECTION 2 SLENDERNESS REQUIREMENTS 

3 STIFFENERS 

3.1 Proportions of stiffeners 

3.1.3 Bending stiffness of stiffeners 

The net moment of inertia, in cm4, of the stiffener with the effective width of attached plate, seff, about the 
neutral axis parallel to the attached plating, is not to be less than the minimum value given by: 

[Omitted] 

5 BRACKETS 

5.1 Tripping brackets 

5.1.1 Unsupported flange length 

… 

𝜂𝜂𝑙𝑙𝑙𝑙𝑡𝑡 =
𝑊𝑊𝑙𝑙𝑙𝑙𝑡𝑡

𝑊𝑊𝑢𝑢
=

1
𝛾𝛾𝑙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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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min : Minimum unsupported flange length taken as:  

Sb-min = 3.0 m for the cargo tank/hold region, on tank/hold boundaries or the hull envelope including 
external decks. 

Sb-min = 4.0 m for other areas. 

 

6 OTHER STRUCTURES 

6.2 Edge reinforcement in way of openings 

6.2.1 Depth of edge stiffener 

When fitted as shown in Figure 2, the depth of web, hw in mm, of edge stiffeners in way of openings is not to be 
less than: 

    ℎ𝑤𝑤 = Cℓ�𝑅𝑅𝑒𝑒𝑒𝑒
235

 or 50 mm, whichever is greater. 

Where: 

C : Slenderness coefficient taken as: 

50=C  

ReH : Specified minimum yield stress of the edge stiffener material, in N/mm2. 

ℓ : Length of edge stiffener in way of opening, in m, as defined in Figure 2.  

 
 

SECTION 3 PRESCRIPTIVE BUCKLING REQUIREMENT 

1 GENERAL 

1.1 Scope 

1.1.1  

This section applies to plate panels including curved plate panels and stiffeners subject to hull girder 
compression and shear stresses. In addition the following structural members subject to compressive stresses 
are to be checked:            

• Corrugation of transverse vertically corrugated bulkhead. 

• Corrugation of longitudinal corrugated bulkhead. 

• Strut. 

• Pillar. 

• Cross 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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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UCKLING CRITERIA 

3.4 Vertically corrugated transverse and longitudinal bulkheads 

3.4.1  

The shear buckling strength of vertically corrugated transverse and longitudinal bulkheads is to satisfy the 
following criterion: 

𝜂𝜂𝑆𝑆ℎ𝑒𝑒𝑙𝑙𝑔𝑔 ≤  𝜂𝜂𝑙𝑙𝑙𝑙𝑙𝑙  

where: 

[Omitted] 

𝜏𝜏𝑏𝑏ℎ𝑔𝑔: Hull girder Sshear stress, in N/mm2, in the longitudinal bulkhead taken as defined in [2.1.2] 

• For longitudinal bulkheads: hull girder shear stress defined in [2.1.2] 

• For transverse bulkheads: shear stress in the corrugation defined in Pt 2, Ch 1, Sec 3, [3.2.1]. 

[Omitted] 

 

SECTION 4 BUCKLING REQUIREMENTS FOR DIRECT STRENGTH ANALYSIS 

2 STIFFENED AND UNSTIFFENED PANELS 

2.2 Stiffened panels 

2.2.2  

[Omitted] 

 
 
 
 

3 CORRUGATED BULKHEAD 

S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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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Reference stress 

3.2.4  

Where more than one plate thicknesses are used for flange or web panel, maximum stress is to be obtained for 
each thickness range and to be checked with the buckling criteria for each thickness.  
 

SECTION 5 BUCKLING CAPACITY 

2 BUCKLING CAPACITY OF PLATES AND STIFFENERS 

2.1 Overall stiffened panel capacity 

2.1.2  

The stress multiplier factor 𝛾𝛾𝐺𝐺𝐺𝐺𝐺𝐺,𝑏𝑏𝑏𝑏 for the stiffened panel subjected to biaxial loads is taken as: 

𝛾𝛾𝐺𝐺𝐺𝐺𝐺𝐺,𝑏𝑏𝑏𝑏 =
𝜋𝜋2

𝐿𝐿𝐺𝐺12 𝐿𝐿𝐺𝐺22
[𝐷𝐷11𝐿𝐿𝐺𝐺24 + 2(𝐷𝐷12 + 𝐷𝐷33)𝑛𝑛2𝐿𝐿𝐺𝐺12 𝐿𝐿𝐺𝐺22 + 𝑛𝑛4𝐷𝐷22𝐿𝐿𝐺𝐺14 ]

𝐿𝐿𝐺𝐺22 𝑁𝑁𝑥𝑥 + 𝑛𝑛2𝐿𝐿𝐺𝐺12 𝐾𝐾𝑡𝑡𝑔𝑔𝑙𝑙𝑛𝑛𝑁𝑁𝑦𝑦
 

where: 

[Omitted] 

𝜎𝜎𝑥𝑥,𝑙𝑙𝑎𝑎 : Average stress, in N/mm2, for both plate and stiffener with Poisson correction, taken as: 

𝜎𝜎𝑥𝑥,𝑙𝑙𝑎𝑎 = 𝜎𝜎𝑥𝑥 − 𝜈𝜈𝑐𝑐𝜎𝜎𝑦𝑦 𝐴𝐴𝑠𝑠/(𝐴𝐴𝑝𝑝 + 𝐴𝐴𝑠𝑠) ≥ 0  for 𝜎𝜎𝑥𝑥 > 0 𝑎𝑎𝑛𝑛𝑎𝑎 𝜎𝜎𝑦𝑦 > 0 

 𝜎𝜎𝑥𝑥,𝑙𝑙𝑎𝑎 = 𝜎𝜎𝑥𝑥    for 𝜎𝜎𝑥𝑥 ≤ 0 or 𝜎𝜎𝑦𝑦 ≤ 0 

[Omitted] 

2.1.3  

[Omitted] 

where: 

𝑁𝑁𝑥𝑥𝑦𝑦 = 𝜏𝜏𝑡𝑡𝑝𝑝  

 

2.2 Plate capacity 

2.2.6 Curved plate panels 

 [Omitted] 

Table 4: Buckling and reduction factor for curved plate panel with R/tp ≤ 2500  

Case Aspect Ratio Buckling factor K Reduction factor C 
1 

 

𝑎𝑎
𝑅𝑅
≤ 0.5�

𝑅𝑅
𝑡𝑡𝑝𝑝

 K = 1 + 2
3
𝑔𝑔2

𝑅𝑅𝑡𝑡𝑝𝑝
  

For general application: 
𝐶𝐶𝑙𝑙𝑥𝑥 = 1 for λ ≤ 0.25 
𝐶𝐶𝑙𝑙𝑥𝑥 = 1.233 − 0.933λ  for 
0.25 < λ ≤ 1 
𝐶𝐶𝑙𝑙𝑥𝑥 = 0.3 λ3⁄  for 1 < λ ≤
1.5 
𝐶𝐶𝑙𝑙𝑥𝑥 = 0.2 λ2⁄  for λ > 1.5 
 
For curved single fields, e.g. 
bilge strake bilge plating, 
which are bounded by plane 

𝑎𝑎
𝑅𝑅

> 1.63�
𝑅𝑅
𝑡𝑡𝑝𝑝

 K = 0.267 𝑔𝑔2

𝑅𝑅𝑅𝑅𝑡𝑡𝑝𝑝
�3 −

𝑔𝑔
𝑅𝑅
�𝑡𝑡𝑝𝑝

𝑅𝑅
� ≥ 0.4 𝑔𝑔2

𝑅𝑅𝑡𝑡𝑝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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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s as shown in Ch 6, Sec 
4, Figure 1: 

𝐶𝐶𝑡𝑡𝑔𝑔 =
0.65
𝜆𝜆2

≤ 1.0 

2a 

 
2b 

 

𝑎𝑎
𝑅𝑅
≤ 1.63�

𝑅𝑅
𝑡𝑡𝑝𝑝

 K =
𝑎𝑎

�𝑅𝑅𝑡𝑡𝑝𝑝
+ 3

�𝑅𝑅𝑡𝑡𝑝𝑝�
0.175

𝑎𝑎0.35  
For general application: 
𝐶𝐶𝑡𝑡𝑔𝑔 = 1 for λ ≤ 0.4 
𝐶𝐶𝑡𝑡𝑔𝑔 = 1.274 − 0.686λ  for 
0.4 < λ ≤ 1.2 
𝐶𝐶𝑡𝑡𝑔𝑔 = 0.65

𝜆𝜆2
 for λ > 1.2 

 
For curved single fields, e.g. 
bilge strake bilge plating, 
which are bounded by plane 
panels as shown in Ch 6, Sec 
4, Figure 1: 

𝐶𝐶𝑡𝑡𝑔𝑔 =
0.8
𝜆𝜆2

≤ 1.0 

𝑎𝑎
𝑅𝑅

> 1.63�
𝑅𝑅
𝑡𝑡𝑝𝑝

 K = 0.3
𝑎𝑎2

𝑅𝑅2
+ 2.25�

𝑅𝑅2

𝑎𝑎𝑡𝑡𝑝𝑝
�
2

 

[Omitted] 

2.2.7 Applied normal and shear stresses to plate panels 

The normal stresses, σx and σy, in N/mm2, to be applied for the overall stiffened panel capacity and the plate 
panel capacity calculations, as given in [2.1.1] and [2.2.1] respectively, are to be taken as follows: 
 

• For FE analysis, the reference stresses as defined in Ch 8, Sec 4, [2.4]. 
 

• For prescriptive assessment of the overall stiffened panel capacity and the plate panel capacity, the 
axial or transverse compressive stresses calculated according to Ch 8, Sec 3, [2.2.1], at load calculation 
points of the considered stiffener or the considered elementary plate panel, as defined in Ch 3, Sec 7, 
[3] and [2], respectively. However, in case of transverse stiffening arrangement, the transverse 
compressive stress used for the assessment of the overall stiffened panel capacity is to be taken as the 
compressive stress calculated at load calculation points of the stiffener attached plating, as defined in 
Ch 3, Sec 7, [2]. 

 
• For grillage analysis where the stresses are obtained based on beam theory, the stress taken as: 

𝜎𝜎𝑥𝑥 =
𝜎𝜎𝑥𝑥𝑏𝑏 + 𝜐𝜐𝜎𝜎𝑦𝑦𝑏𝑏

1 − 𝜐𝜐2
 

𝜎𝜎𝑦𝑦 =
𝜎𝜎𝑦𝑦𝑏𝑏 + 𝜐𝜐𝜎𝜎𝑥𝑥𝑏𝑏

1 − 𝜈𝜈2
 

where 
σxb, σxb: Stress, in N/mm2, from grillage beam analysis respectively along x or y axis of the attached 
plate attached to the PSM webof girders. 

[Omitted] 
• For grillage beam analysis, τ = 0 in the attached plate attached to the PSM webof girders. 

 

APPENDIX 1 STRESS BASED REFERENCE STRESSES 

2 REFERENCE STR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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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Regular Panel 

2.1.2 Transverse stress           

[Omitted] 
The unknown coefficients C and D A and B must yield zero first partial derivatives, ∂Π with respect to C and D A 
and B,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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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OTHER STRUCTURES 

SECTION 1 
FORE PART 

3 STRUCTURE SUBJECTED TO IMPACT LOADS 

3.3 Bow impact 

3.3.6 Primary supporting members 

[Omitted] 

g) The net web thickness of each primary supporting member, tw, in mm including decks/bulkheads in 
way of directly welded to the side shell is not to be less than: 

[Omitted] 

 

SECTION 3 
AFT PART 

3 STREN FRAMES 

3.1 General 

3.1.2  

Cast steel and fabricated stern frames are to be strengthened by adequately spaced horizontal plates with 
gross thickness not less than 80% of required thickness for stern frames, t1, as defined in Table 1 or Table 2. 
Abrupt changes of section are to be avoided in castings; all sections are to have adequate tapering rad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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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2  
CONSTRUCTION 

SECTION 3 
DESIGN OF WELD JOINTS 

2 TEE OR CROSS JOINT 

2.4 Partial or full penetration welds              

2.4.6 Locations required for partial penetration welding 

Partial penetration welding as defined in [2.4.2], is to be used in the following locations (see examples in Figure 
3): 

a) Connection of hopper sloping plate to longitudinal bulkhead (inner hull) or horizontal girder in double 
side space.  

b) Longitudinal/transverse bulkhead primary supporting member end connections to the double 
bottom.  

c) Corrugated bulkhead lower stool supporting floors to inner bottom. 

d) Corrugated bulkhead gusset and shedder plates. 

e) Lower 15% of the length of built-up corrugation of vertical corrugated bulkheads  

f) Structural elements in double bottom below bulkhead primary supporting members and stool plates, 
except in way of [2.4.5] i). 

g) Lower hopper plate to inner bottom.  

h) Horizontal stringers on bulkheads in way of their bracket toe and the heel. 

 

2.5 Weld size criteria              

[Omitted] 

 

Table 2 : Weld factors for different structural members    

Hull area 
Connection 

fweld 
Of To 

[Omitted] 

Deck Strength 
deck 

tas_built ≥ 13 
Side shell plating within 0.6L midship PPW (3) 

Elsewhere 0.48 

tas_built < 13 Side shell plating 0.48 

[Omitted] 

Machinery Space 

Centre girder Keel and inner bottom 0.48 

Floor Centre girder and engine foundation 
girder 0.48 

Engine foundation girders 
Top plate and primary hull structure 

of main engine bed and inner 
bottom plate, where applicable 

PPW (3) 

Floors and girders Inner bottom and shell plate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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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weld = 0.43 for hatch coaming other than in cargo holds. 

(2)       Continuous welding. 

(3)       PPW: Partial penetration welding in accordance with [2.4.2]. When one side partial penetration weld is adopted, fweld = 0.48 
is to be used for the fillet. 

(4)       FPW: Full penetration welding in accordance with [2.4.2]. 

(5)       Bulkheads of superstructure and deckhouses are to be considered in the row corresponding to “Superstructure and deck 
house”. 

 

Table 3 : Weld Factors for Miscellaneous Fittings and Equipment 

Item Connection to fweld 

Hatch cover 

Primary supporting 
members 

Watertight/oil-tight joints At 
ends(10% of span) of PSM  0.48(1) 

Elsewhere 0.24 

Stiffeners 
At ends of stiffeners 0.38 (2) 

Elsewhere 0.20 

Mast, derrick post, crane pedestal, etc. Deck / Underdeck reinforced 
structure 0.43 

Deck machinery seat Deck 0.24 

Mooring equipment seat Deck 0.43 

Ring for access hole type cover Anywhere 0.43 

Stiffening of side shell doors and weathertight 
doors Anywhere 0.24 

Frames of shell and weathertight doors Anywhere 0.43 

Coaming of ventilator and air pipe Deck 0.43 

Ventilators, etc., fittings Anywhere 0.24 

Ventilators, air pipes, etc., coaming to deck Deck 0.43 

Scupper and discharge Deck 0.55 

Bulwark stay Deck 0.24 

Bulwark plating Deck 0.43 

Guard rail, stanchion Deck 0.43 

Cleats and fittings Hatch coaming and hatch cover 0.60 (3) 

(1)       For bulk carrier hatch covers fweld = 0.38 for watertight joints  

(2)       For bulk carrier hatch covers fweld  = 0.24 at ends of stiffeners 

(3)      Minimum weld factor. Where tas-built >11.5 mm, ℓleg need not exceed 0.62tas-built. Penetration welding may be require 
depending o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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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3  
SHIP IN OPERATION – RENEWAL CRITERIA 

SECTION 2 
ACCEPTANCE CRITERIA 

1 GENERAL 

1.2 Definition 

1.2.1 Deck zone   

The deck zone includes all the following items contributing to the hull girder strength: 

… 

• For oil tankers: elements above or crossed by the 0.9D level line above the baseline such as: 

• Strength deck plating. 

• Deck stringer. 

• Sheer strake. 

• Inner hull and other plane longitudinal bulkheads upper most strake. 

• Topside tank sloped plating, including horizontal and vertical strakes. 

• Longitudinal upper stool. 

• Longitudinal stiffeners, girders and stringers connected to the above mentioned plating. 

 

1.2.2 Bottom zone     

The bottom zone includes the following items contributing to the hull girder strength: 

• For bulk carriers: elements up to the upper level of the hopper sloping plating or up to and including 
the inner bottom plating if there is no hopper tank: 

• Keel plate. 

• Bottom plating. 

• Bilge plating. 

• Bottom girders. 

• Inner bottom plating. 

• Hopper tank sloping plating, and horizontal plating, if any. 

• Longitudinal stiffeners connected to the above mentioned plating. 

• Side shell plating. 

• Plane longitudinal bulkheads lower strake. 

• Longitudinal stiffeners connected to the above mentioned plating. 

• For oil tankers: elements up to the upper level of the hopper sloping plating or up to and including 
the inner bottom plating if there is no hopper tank 

• Keel plate. 

• Bottom plating. 

• Bilge plating. 

• Plane longitudinal bulkheads lower str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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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ttom girders 

• Longitudinal stiffeners connected to the above mentioned plating. 

• Inner bottom plating. 

• Hopper tank sloping plating, and horizontal plating, if any. 

• Side shell plating. 

• Longitudinal lower stool. 

• Longitudinal stiffeners connected to the above mentioned p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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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SHIP TYPES 
 
CHAPTER 1 
BULK CARRIERS 

SECTION 3 HULL LOCAL SCANTLINGS    

SYMBOLS 

[Omitted] 
scw  : Plate width, in mm, taken as the width of the corrugation flange abf-cg or the web cbw-cg, whichever is 
greater, see Pt 1, Ch 3, Sec 6, Figure 21. 
sCscg : Half pitch, in mm, of the corrugation flange as defined in Pt 1, Ch 3, Sec 6, Figure 21.  

3 TRANSVERSE VERTICALLY CORRUGATED WATERTIGHT BULKHEADS SEPARATING CARGO 
HOLDS IN FLOODED CONDITION 

3.2 Bending, shear and buckling check  

3.2.1 Bending capacity and shear capacity 

[Omitted] 
Ashr : Net shear area, in cm2, of one half pitch corrugation. The calculated net shear area is to consider 

possible reduced shear efficiency due to non-straight angles between the corrugation webs and 
flanges. In general, the reduced shear area may be obtained by multiplying the web sectional area by 
sin ϕφ. 

ϕφ  : Angle between the web and the flange, see Pt 1, Ch 3, Sec 6, Figure 21. 
[Omitted] 

3.2.2 Shear buckling check of the bulkhead corrugation webs 

[Omitted] 
τE : Euler shear buckling stress, in N/mm2, to be taken as: 

 bw-cg 
[Omitted] 
 cbw-cg: Width, in mm, of the corrugation webs as shown in Pt 1, Ch 3, Sec 6, Figure 21. 

3.3 Net section modulus at the lower end of the corrugations 

3.3.1 Effective flange width 

The net section modulus at the lower end of the corrugations is to be calculated with the compression flange 
having an effective flange width beff not larger than the following formula: 

beff = CE abf-cg 

[omitted] 

B : Coefficient to be taken equal to: 

   
a bf-cg : Width, in mm, of the corrugation flange as shown in Pt 1, Ch 3, Sec 6, Figure 21. 

tf : Net flange thickness, in mm. 

3.3.3 Effective shedder plates 

bf-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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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ded that effective shedder plates are fitted as shown in Figure 4, when calculating the section modulus at 
the lower end of the corrugations (Sections ’1’ in Figure 4), the net area, in cm2, of flange plates may be 
increased by ISH to be taken as: 

  
Where: 

a bf-cg : Width, in mm, of the corrugation flange as shown in Pt 1, Ch 3, Sec 6, Figure 21. 

[omitted] 

 

4 ALLOWABLE HOLD LOADING FOR BC-A & BC-B SHIPS IN FLOODED CONDITIONS 

4.1 Evaluation of double bottom capacity and allowable hold loading 

4.1.4 Allowable hold loading 

[Omitted] 

hB : Level of cargo, in m, to be taken as: 

ℎ𝐺𝐺 = 𝑃𝑃
𝜌𝜌𝐶𝐶𝑔𝑔

  

[Omitted] 

zF : Flooded level, in m, as defined in Pt 1, Ch 4, Sec 6, [3.1.3][3.2.3]. 

[Omitted] 

 

SECTION 4 
HULL LOCAL SCANTLING FOR BULK CARRIERS L < 150M 

SYMBOLS 

[Omitted] 

ϕ : Major diameter Depth of the openings in parallel to web depth of primary support members, in m. 

[Omitted] 

 

3 TRANSVERSE CORRUGATED BULKHEADS OF BALLAST HOLDS 

3.2 Net section modulus 

3.2.1  

The net section modulus Z, in cm3, of corrugated bulkhead of ballast holds, subjected to lateral 
pressure are not to be less than the values obtained from the following formula: 

 
where: 
[Omitted] 
sCscg : Half pitch length, in mm, of the corrugation, as defined in Pt 1, Ch 3, Sec 6, Figure 21. 
[Omitted] 

bf-cg bf-cg 

s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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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IMARY SUPPORTING MEMBERS 

4.2 Design load sets 

4.2.2 Loading conditions  

Table 3: Design load sets for primary supporting members in cargo hold region 

Item Design 
load set Load component Draught Design 

load Loading condition 

Bulk cargo hold 
assigned as ballast 
hold 

WB-4 Pin – Pex (1) TBAL-H (3) S+D Heavy ballast 
condition 

WB-6 Pin - S Harbour/test 
condition 

Bulk cargo hold 
BC-11 Pin – Pex (1) TSC S+D Cargo loading 

condition 

BC-12 Pin – Pex (1) - S Harbour condition 

Compartments not 
carrying liquids 

FD-1(2) Pin TSC S+D Flooded condition 

FD-2(2) Pin  S Flooded condition 

(1) Pex is to be considered for external shell only 

(2) FD-1 and FD-2 are not applicable to external shell 

(3) Minimum draught among heavy ballast conditions is to be used. 

 

 

 

SECTION 5 
CARGO HATCH COVERS 

2 ARRANGEMENTS 

2.3 Hatch coamings   

2.3.3               

Longitudinal coamings are to be vertically extended at least to the lower edge of deck beams or hatch side 
girders below deck are to be fitted in line with longitudinal coamings. Extended coaming plates are to be 
flanged or fitted with face bars or half-round bars at the level of lower edge of the deck beams. Figure 1 gives 
an example. 

• Where they are not part of continuous deck girders, the lower edge of longitudinal coamings including 
below deck structure as an extension measure above are to extend for at least two frame spaces 
beyond the end of the hatch openings.   

• Where longitudinal coamings they are part of continuous deck girders, their scantlings are to be as 
required in Pt 1, Ch 6, Sec 6 and Pt 1, Ch 8, Sec 3. 

 

Figure 1: Example of extension to lower edge of deck beams of longitudinal coaming by fitting a hatch side gi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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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TRENGTH CHECK 

5.1 Stiffeners 

5.1.1 Net Section modulus and net shear sectional area 

[Omitted] 

 

5.3 Stiffeners 

5.3.3 Net Section modulus and net shear sectional area 

The net section modulus Z, in cm3, and the net shear sectional area Ashr, in cm2, of a stiffener subject to lateral 
pressure are to be taken not less than given by the following formulae: 

 
[Omitted] 

5.5 Stiffeners 

5.5.1  

[Omitted] 

 

 

10-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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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ATCH COAMING 

6.3 Scantlings 

6.3.3 Coaming stays 

[Omitted] 

 
[Omitted]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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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OIL TANKERS 

SECTION 2 STRUCTURE DESIGN PRINCIPLES 

1 CORROSION PROTECTION 

1.2 Internal cathodic protection systems 

1.2.2  

Permanent magnesium or magnesium alloy anodes in tanks made of, or alloyed with magnesium are not 
acceptable, except in tanks solely intended for water ballast that are not adjacent to cargo tanks. 

[Omitted] 

 

SECTION 4 HULL OUTFITTING 

1 SUPPORTING STRUCTURES FOR COMPONENTS USED IN EMERGENCY  

1.6 Scantling requirements         

1.6.3 Permissible stresses 

For the design load given in [1.5.2], the shear stresses and normal stresses, including bending stresses induced 
in the supporting structure and welds, in way of strong-points and fairleads, are not to be exceed the 
permissible values given below based on the gross thickness of the structure: 

• Normal stress, 1.00 ReH. 
• Shear stress, 0.58 ReH. 

Allowable buckling utilization factor is to be used as given in Ch 8, Sec 1, Table 1, for static and dynamic load 
scenario, S+D. Buckling assessment method is to be used according to Pt 1, Ch 8, Sec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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